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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절  2005년도 부패방지 관련 전반적인 흐름과 동향

2005년도는 여러 가지로 의미있는 해 다. 지난 2002년 설립된 부패방

지 원회가 설립된 지 3년 6개월만인 2005년 7월 국가청렴 원회로 명칭을 

변경하여 새출발을 하게 되었다. 한 그 동안 개선의 여지가 많은 것으로 

지 되어 왔던 부패방지법이 충분하지는 않지만 일부 개정되는 등 법제도면

에서도 변화가 있었기 때문이다. 부패방지법의 개정과 국가청렴 원회로의 

새로운 출범을 계기로 우리나라 부패방지  청렴성 제고를 한 정부정책들

이 보다 새롭게 추진되고  정 인 성과를 거두기를 국민들은 기 하고 

있다.

2005년에도 국가청렴 원회는 

그 동안 수행하여왔던 각종 련 

정책과 과제들을 지속 으로 추

진하 으며, 일부는 새롭게 도입

하여 시작하기도 하 다. 즉 부

패취약분야를 심으로 하는 각

종 제도개선, 내부공익신고에 

한 처리  보호․보상제도의 획기  개선과 운용, 부패실태조사, 부패방지 

시책 추진평가, 공직자행동강령의 시행, 부패방지를 한 교육․홍보 등은 

국가청렴 원회의 고유한 사업으로서 지속 으로 추진되어 왔다.  

이러한 사업 이외에도 지난 2005년도에는 새롭게 부패 향평가제도

국가청렴위원회 표지석 제막식(’05.7.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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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5년 7월)가 도입되어,  법률, 통령령, 총리령, 부령  그 임에 따

른 훈령, 규, 고시, 공고와 조례, 규칙의 부패유발 요인을 분석,  검토하여 

그 법령 등의 소  기 의 장에게 그 개선을 하여 필요한 사항을 권고할 

수 있도록 하는 기능을 수행하게 되어, 부패방지를 한 활동이 다양하게 이

루어지게 되었다. 여기에서는 지난 2005년에 이루어졌던 다양한 부패방지 

활동 에서 국가청렴 원회를 심으로 이루어졌던 주요 정책들을 심으로 

그 경향과 특징을 살펴보고자 한다.  

1. 거버 스 지향 인 부패방지의 추진

거버 스(Governance)는 이제 국가정책에 있어서 의미있고 요한 경향

의 하나로서 자리 잡고 있다. 비록 방법이나 정도 등에 있어서 차이는 있지

만 거버 스 인 입장을 수용하는 것은 보편 인 상으로서 자리를 잡게 되

었다. 이에 따라서 정부 내에서 다양한 주체의 참여가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으며, 그 역도 차 넓어지고 있는 추세이다. 

국가청렴 원회도 이와 같은 거버 스 지향 인 정책을 활발하게 추진하

고 있다. 특히 청렴 원회는  민 력을 담하는 부서를 설치하여 운 함

으로써 조직 인 거버 스 지향  부패방지 활동을 개하고 있다.

국가청렴 원회의 거버 스 지향 인 활동으로서 우선 정부 내 으로는 

반부패 계기 의회를 들 수 있다. 이 의회는 통령이 직  주재한다는 

에서, 부패문제가 국가  이슈(National Agenda)로서 리되고 있음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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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타내고 있다. 한 이 의회를 실무 으로 지원하기 하여 국가청렴 원

회가 주 하는 반부패 안 책 실무회의가 운 되고 있는데, 이를 통하여 그 

동안 부패방지정책의 추진에 있어서 정책조정이 미흡하고 체계성을 갖추지 

못하고 있다는 비  지 을 어느 정도는 해소할 수 있게 되었다. 

2005년도의 가장 의미있는 거버 스 지향  활동의 하나로서 “반부패투

명사회 약”의 체결을 들 수 있을 것이다. 이 약은 정치권, 경제권, 공공기

, 민간부문의 4  주체들이 참여하여 체결된 것으로서, 효율 인 부패방지

를 한 국가  수 의 거버 스를 형성한 것이라고 평가할 수 있다. 공공부

문의 경우, 2005년 11월 기 으로 8개 앙행정기 , 5개 역자치단체, 

18개 공기업이 참여하여 활동하고 있다. 경제계와 시민사회도 나름 로 노

력을 하고 있다. 

그리고 국제 인 수 에서의 거버 스 활동으로서, APEC 반부패투명성 

심포지움이 개최되기도 하 다. 이러한 활동은 우리나라의 부패문제와 방지 

노력을 국제사회에 충분히 알리고, 이를 통하여 국제사회로부터 제 로 된 

평가를 받을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할 수 있다는 에서 정 으로 평가할 수 

있다.  

이와 같은 거버 스 지향 인 부패방지 노력은 국가청렴 원회만이 아니

라 세청, 건설교통부 등 다양한 행정기 에서 극 으로 이루어지고 있다

는 에서, 이제는 하나의 보편 인 틀로서 확산되고 있다.

이와 같이 여러 부문에서 다양한 주체들에 의하여 효과 인 부패방지를 

하여 거버 스 지향 인 활동들이 활발하게 개되고 있는 것은 매우 정

인 흐름이라고 할 수 있다. 그러나 아직도 기단계로서 다양한 방식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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력과 참여가 이루어지고 있지만, 핵심 인 의사결정과정에 한 민간의 참여 

등 실질 인 참여는 아직까지 부족한 실정이다. 특히 2005년도의 가장 의미

있는 활동으로 평가될 수 있는 반부패투명사회 약에 있어서, 가장 극 으

로 참여해야 할 정치권의 활동이 미흡한 것으로 평가되고 있다는 에서, 앞

으로 보다 극 인 활동이 필요하다고 할 것이다. 약의 확산도 요하지

만, 이젠 어느 정도 의미있는 성과를 확보하는 것이 필요하기 때문이다. 

2. 효율  부패방지를 한 역의 확  : 

정부에서 공공, 민간으로

부패문제는 진공 속에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늘 다양한 주체들이 상호

작용하는 가운데서 이루어진다. 즉 부패문제의 기본  속성의 하나는 바로 

“상호작용성”이라고 할 수 있다. 때문에 부패방지를 한 활동에 있어서 늘 

다양한 주체들을 고려한, 즉 상호성있는 정책이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부패

방지 활동의 성과는 이와 같은 노력이 제 로 이루어졌을 때 확보될 수 있

다. 정부만의 노력과 활동으로는 효율 인 부패방지가 불가능한 것이 바로 

이와 같은 이유에 있는 것이다. 따라서 이젠 부패방지의 논의와 상이 정부

에서 정부 밖의 다양한 민간 역으로 확장될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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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1      정부에서 민간부문으로의 부패방지정책의 확산

 민간부문
공공부문

정부

부패방지정책의 확산

이러한 에서 국가청렴 원회가 공공부문  민간부문으로 부패방지 정

책을 확장하여 실시하는 것은 매우 바람직하다. 물론 아직까지 그 게 다양

한 정책이 이루어지고 있지는 않지만, 이 성과를 토 로 보다 다양한 정책의 

개발과 추진이 가능할 수 있을 것이다.

무엇보다도 공무원 행동강령의 역을 확 하여 공직자행동강령으로 그 

폭을 넓 서 시행하는 것은 공공부문의 요성을 인식하고 추진하 다는 

에서 정 인 평가가 가능하다. 그 동안 부패방지의 주요 상으로 정부를 

주로 논의하 는데, 공기업이나 산하기  등 비록 형식 으로는 정부가 아니

지만 정부에 버 가는 공공성을 지니고 있다는 에서 이와 같이 공공부문 

반으로 역을 확 하는 것이 매우 필요하고 요하다.

그리고 민간기업과의 계에서도 민간기업의 윤리성 제고를 한 활동들

을 개한 것도 시사할 만하다. 특히 기업회계 투명성의 확보, 기업윤리성의 

제고 등을 하여 기업윤리 을 설치하고 기업윤리센터(2004년 6월 개설)

을 운 하여, 기업을 상으로 부패문제와 련한 자료 조사, 상담, 교육훈

련의 지원 등 다양한 활동을 개하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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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부문  민간부문에서의 반부패활동을 체계 으로 지원하기 한 노

력도 기울 다. 를 들어서 반부패교육  홍보를 하여 청렴교육센터를 

설치하고, 이를 통하여 다양한 부패 련 자료를 제공하고, 각 역에서의 청

렴교육을 한 지원센터로서의 기능을 수행하게 한 것이나, 부정부패신고센

터를 설치하여  내부 공익신고자들의 부패문제에 한 신고와 효율  지원을 

한 기능을 담당하도록 한 것은 국가청렴 원회의 본질  기능 수행에 매우 

충실한 응이라고 할 수 있다.

이와 같이 정부 내부 심의 정책에서 공공부문과 민간부문으로의 그 

역을 확장하여 정책을 추진하고자 한 것은 매우 정 으로 평가할 수 있다. 

다만 일방 인 제공이나 지원으로는 그 효과를 발휘하기 어렵다는 에서, 

상호 력에 바탕을 둔 정책  지원과 활동이 되어야 할 것이다. 신뢰에 바탕

을 둔 상호작용을 통하여 지속성있는 정책의 추진은 물론 성과의 확보가 가

능하다는 에서, 무엇보다도 상호작용을 통한 신뢰형성과 정책의 추진이 

요하다. 그리고 기에는 단기 인 성과의 확보가 미진할 수도 있는데, 앞으

로 지속 이고 일 된  노력을 하게 되면 신뢰성의 구축은 물론 의미있는  

성과를 조기에 확보할 수 있을 것이다.

3. 윤리 리의 제도화 

부패방지에 있어서 방의 요성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는다. 

부패방지의  다른 이름으로 윤리를 말하는 것이  어색하지 않은 이유

가 바로 여기에 있다. 따라서 효과 인 부패방지와 청렴성의 확보를 해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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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발과 처벌 심의 정책과 더불어 윤리 리를 심으로 하는 방활동이 

강조될 수밖에 없다. 특히 윤리 리(ethics management)는 비용면에서 

매우 효과 인 제도라는 에서 앞으로 강조되어야 할 분야이다. 

국가청렴 원회도 이와 같은 방 심  윤리 리의 요성을 고려하여 

2003년 5월 공무원 행동강령을 제정하여 지 까지 시행하여 오고 있다. 공

무원 행동강령의 제정과 운용을 통하여 기존에 비체계 으로 이루어져오던 

공무원에 한 윤리 리가 체계화된 것은 매우 의미있는 것이라고 할 수 있

다. 최근에 와서는 공무원 행동강령을 개정하여 그 동안 일부 미비하 던 문

제 들을 개선하는 등 지속 인 개선작업이 이루어지고 있다. 

공무원의 윤리성을 확보하기 한 요한 방안의 하나로서 “이해충돌

(Conflict of Interest) 방지”의 제도화를 들 수 있다. 이해충돌은 말 그

로 공직자가 직무상 수행하는 공직인 역할과 사 인 이익간의 충돌을 의미하

는 것으로서, 이것의 방은 공직자의 윤리확보  잠재 인 부패의 방지를 

한 매우 효과 인 제도의 하나이다. 공무원 행동강령에도 일부 이 조항이 

들어가 있었지만, 공직자윤리법 개정을 통하여 공직자의 이해충돌을 방지하

기 한 “백지신탁제도(Blind Trust)”가 도입됨으로서 상당히 체계화될 수 

있게 되었다. 물론 아직까지 공직자윤리법에는 이해충돌의 방지를 한 반

인 내용들이 포함되지 못하고, 주식을 심으로 하는 이해충돌의 방지만 

포함되었다는 에서 아쉬움을 남기고 있다.

앞서도 언 하 지만 부패방지와 윤리 리는 결국 정부의 투명성이나 청

렴성 등 동일한 가치를 지향하고 있기 때문에 동 의 양면과 같은 존재라고 

할 수 있다. 따라서 양자를 분리하여 논의하는 것은 합리 이지 않다는 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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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 이를 통합하여 논의할 필요성이 있다. 그럼으로서 정부 투명성이나 청렴

성의 확보가 보다 체계 으로 이루어질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아직까지 

련 법, 제도, 그리고 담당기구가 다양하게 분산되어 있다는 에서, 이를 통

합할 필요성이 상존하고 있다.

4. 아직도 미흡한 정부신뢰도

참여정부는 이와 같이 부패방지를 한 다양한 활동들을 하 다. 이와 같

은 부패방지 활동은 단순히 부패 자체를 이는 데만 목 이 있는 것이 아니

라, 보다 궁극 으로는 정부의 투명성과 청렴성을 확보하고, 이를 통하여 국

민들의 깊은 신뢰를 확보하는데 있는 것이다. 청렴하고 깨끗하지 못한 정부

는 국민들의 신뢰를 받지 못할 뿐만 아니라, 아무리 선한 의도를 갖고 있는 

정책이라 하더라도 국민들의 불신을 받을 수밖에 없으며, 이로 인하여 결국 

정부만이 아니라 국가 체 으로 비효율성이 만연될 수밖에 없게 된다.  

그 동안 정부를 포함한 국가 체 인 노력으로 과거와 비교하여 부패가 

어들었고,  외 인 평가도 비교  나아진 것으로 평가되고 있다. 즉 

그림에서 보는 바와 같이, TI에서 조사하여 발표하고 있는 부패인식지수가 

지난 2000년의 4.0에서 2005년에는 5.0으로 상승하 으며, 순 도 90개

국  48 에서 159개국  40 로 상승하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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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2         TI의 부패인식지수의 변화(2000-2005)

그러나 이러한 상승세에도 불구하고 국민들의 부패에 한 인식은 아직까

지도 상당히 부정 인 것으로 조사되고 있다. 지난 2005년 6월 한국투명성

기구 부산본부와 부산시 교육청이 공동으로 조사한 결과에 따르면, 응답 학

생의 24.1%가 뇌물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면 그 게 하겠다고 응답하

으며, 감옥에서 10년을 살아도 10억원을 번다면 부패를 지르겠다고 응답

한 경우가 15.2%에 이르 다. 한 2005년 10월 국가청렴 원회와 한국

투명성기구가 공동으로 조사한 결과에 따르면, 나에게 손해가 되면 부정부패

를 목격해도 모른체하겠다고 응답한 비율이 24.7%에 이르고, 나와 가족, 

친척의 부정부패는 감아  수 있다고 응답한 비율도 16.3%에 이르는 등 

부패문제에 한 용  분 기가 상당히 많이 남아있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물론 시간이 필요하기는 하지만, 아직까지 부패방지를 한 다양한 법과 

정책들이 충분히 제도화되지 못하고 있음을 나타내고 있는 것이라고 할 수 

있다. 즉 효율 인 부패방지를 해서는 분명히 제도와 시스템의 마련이 필

요하다. 그리고 이러한 제도와 시스템이 효과를 발휘하기 해서는 어느 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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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의 안정화 시기가 필요하다. 즉 시행착오 등의 과정을 거쳐서 제도와 시스

템이 개선되고, 안정화된다는 에서, 지나치게 성 하게 성과를 기 하는 

것은 피해야 할 것이다. 다만 이것은 단지 많은 시간이 필요하다는 것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제도와 시스템의 실질 인 작동을 한 보다 극

인 활동이 요함을 의미하는 것이다. 따라서 이미 만들어진 수많은 부패방

지를 한 법과 제도, 그리고 정책들이 제 로 작동되어 소기의 성과를 확보

할 수 있도록 보다 극 이고 지속 인 실천 활동이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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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절  부패방지의 지속성 확보를 위한 전략적 대응 

부패문제는 단순히 일시 인 일탈의 문제가 아니라, 구조와 문화의 문제

이기도 하다. 즉 수많은 부패문제들은 일부 비윤리 인 공직자에 의하여 발

생하는 일시 인 문제가 아니라, 사회 으로 뿌리 깊게 내재되어 있는 구조

와 문화의 문제인 것이다. 때문에 부패문제에 한 정확한 인식 자체가 어려

울 뿐만 아니라, 이에 효과 으로 응하는 것도 매우 어렵다. 따라서 부패

방지를 한 노력은 어느 정책보다도 략 인 응을 필요로 한다. 즉흥

이고 일시 으로, 그리고 의욕만 갖고서 응할 문제가 아니라는 것이다. 여

기에서는 이와 같은 에서, 부패문제의 효과 인 억제를 한 략  응

방안을 심으로 살펴보고자 한다. 모든 부문을 다 논의하는 것은 아니며, 

앞으로 특히 강조되어야 할 부문을 심으로 논의를 정리하 다.

1. 국가발 과 윤리  정부

부패는 그 자체로서 방지의 상이 된다. 즉 부패는 정상 인 사회질서를 

무 뜨리고, 정의를 무력하게 만들고, 정부와 국가의 정상 인 발 을 해

하기 때문이다. 부패가 존재한다는 것은 곧 국가 자체가 매우 비효율 으로 

운 되고 있음을 의미하는 것이며, 국가의 지속 이고 안정 인 성장과 발

이 어려움을 나타내는 것이라고 할 수 있다. 부패의 억제 자체가 국가의 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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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직 으로 강화시킨다고 할 수는 없지만, 만연된 부패가 국가의 성장

과 발 을 해함은 이미 많은 연구결과와 경험 인 사례들을 통하여 증명되

었다. 

다음의 그림에서 보는 바와 같이, 우리나라의 정부 효율성과 국가경쟁력

은 2003년 이후 완만하지만 지속 으로 성장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그런

데 이와 같은 지속 인 성장은 앞서 살펴보았던 TI의 부패인식지수의 개선

과 그 궤를 같이 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즉 부패의 개선과 정부 효율성, 국

가 경쟁력간에는 정의 상 계가 존재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그림 1-3        국가경쟁력과 정부효율성의 변화(2000-2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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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 가 경 쟁 력 정 부 효 율 성

따라서 효과 인 부패방지와 성과의 확보는 어도 우리나라의 국가경쟁

력과 정부 효율성을 제고시키는데 기여한다는 에서, 앞으로도 지속 이고 

체계 인 노력이 요구된다고 할 수 있다. 

자료：IMD, World Competitiveness Year book, 2005

      Nam Kung-Keun, 2005 APEC Anti-Corruption and Transparency Symposium 발표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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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거버 스 지향  부패방지 정책의 지속  강화

이미 부패방지를 한 다양한 민 력사업을 통하여 확인하 듯이, 이제 

거버 스는 정부 정책에 있어서 하나의 요한 흐름으로 자리를 잡고 있다. 

정부정책이 국민들의 신뢰를 받고, 나아가서 정부 자체가 국민들로부터 신뢰

를 받기 해서는 무엇보다도 투명성과 윤리성을 갖추고 있는 민주 인 정부

이어야 할 것이다. 그리고 민주 인 정부의 요체는 다름 아닌 국민이다. 국

민이 정부 정책에 있어서 수동 인 존재가 아닌 능동 인 주체가 될 수 있을 

때, 민주 인 정부가 되는 것이며, 투명하고 깨끗한 정부가 될 수 있는 것이

다. 부패방지를 한 정책도 마찬가지로 국민이 극 인 주체로서 참여할 

수 있을 때, 부패방지 정책에 한 신뢰의 확보는 물론 성과의 확보도 가능

하다.

이와 같은 거버 스 지향 인 부패방지 정책이 되기 해서는 무엇보다도 

먼  정부와 시민사회간에 요한 정보의 공유와 더불어, 이를 토 로 정부 

정책과정에 한 국민들의 실질 인 참여가 확보될 수 있어야 할 것이다. 즉 

정보의 공개, 공유, 그리고 참여가 가장 요한 핵심이라고 할 수 있다. 이를 

한 정부의 극 인 노력이 필요하다. 

그리고 기존에 수행하고 있었던 다양한 민 력사업들을 보다 내실있게 

추진하는 것이 필요하다. 물론 기단계에는 력  네트워크의 구축 자체가 

요하다. 그러나 이것이 활성화되지 못할 때는 형식에 그칠 가능성이 매우 

높다. 따라서 민 력이 형식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실질 인 성과를 확보

할 수 있도록 다양한 방안들이 마련되어야 할 것이다. 특히 민 력사업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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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하여 성공 인 부패방지 모델을 만들어내고, 이를 확산시킬 수 있는 방안

의 모색이 필요하다. 이를 해서는 정부 정책에 민간 문가가 참여하는 제

한 인 방식에서 벗어나, 지역사회, 지역주민에게 보다 많은 향을 미치고, 

한 민감도가 높은 생활 역에서의 사례들을 발굴하여 민 력사업화하는 

것이 필요하다. 즉 정부 심 인 시각과 입장이 아니라 지역사회와 주민의 

시각과 입장에서의 정책의 발굴과 사업의 추진이 요구된다. 

3. 자치단체의 책임성 강화방안 마련

민선자치가 시작된 지 10년이 경과하 다. 이 기간 동안 앙의 많은 권

한들이 자치단체로 넘어갔는데, 이러한 경향은 참여정부 들어와서 더욱 더 

증 하 다. 과도한 앙집권  국가 운 구조가 갖고 있는 문제 들을 해소

하기 한 방안의 하나로서 지방자치나 분권의 강화는 분명히 의미 있는 조

치임에 틀림없다. 그러나 이 게 늘어나는 자치단체의 권한에 상응하는 책임

의 증 는 제 로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다. 즉 자치권의 강화와 함께 부패의 

가능성 한 증 되고 있는 것이 사실이다. 

실제로 지난 10년 동안 선거  정치자 법 반, 뇌물수수 등의 의로 

기소된 자치단체장이 약 160여명에 이르고, 지방의원은 460여명 이상에 이

르는 등 지방자치 실시 이후 새롭게 지방정치와 련한 부패가 증 하고 있

다. 이와 같은 지방정치에 있어서 부패의 증가는 곧 자치단체 반에 매우 

부정 인 향을 미칠 수밖에 없다는 에서 많은 우려를 낳고 있다. 따라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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늘어나는 자치단체의 권한에 상응하는 책임성 확보장치를 만드는 것이 매우 

요하다. 특히 2006년도에는 새롭게 지방자치 선거가 실시된다는 에서, 

이를 계기로 지방자치단체의 투명성 확보를 한 체계 인 방안이 마련될 수 

있어야 할 것이다.

물론 이를 하여 정부 신지방분권 원회에서도 로드맵을 통하여 다양한 

방안들을 제시하 다. 를 들어서 지난 2004년도에 도입된 주민소송제가 

표 인 방안의 하나라고 할 수 있다. 그러나 아직까지 반 으로 매우 미

흡한 실정이다. 특히 무엇보다도 자치단체 내부의 자율 인 통제 시스템을 

마련하는 것이 선무이다. 즉 자치단체내부의 자체감사 시스템이 제 로 작

동할 수 있도록, 감사체계의 문성과 독립성을 확보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필요하다. 이를 포함하여 자치단체의 반 인 투명성과 책임성을 확보할 수 

있는 체계 인 로드맵이 마련되어 실천될 수 있어야 할 것이다.

4. 지속성 있는 부패방지 정책의 확립 :

제도, 시스템, 문화의 조화 

부패방지를 한 노력에 있어서 가장 요한 것으로 지 되고 있는 것이 

바로 부패방지 정책의 지속성을 확보하는 것이다. 즉 일회 으로 그치고 마

는 것이 아니라, 특정한 정권을 넘어서서 지속 으로 정책이 추진될 수 있어

야 할 것이다. 특히 우리의 경우처럼 단임의 통령제라는 통치구조를 택하

고 있는 경우에는 더욱 더 그러하다고 할 수 있다. OECD의 조사에 따르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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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로 마련된 부패방지 정책이 소기의 성과를 나타내려면 최소한 10년 이

상 일 되게 추진되어야 한다는 조사를 발표하기도 하 다. 

이와 같은 부패방지 정책의 일 성과 지속성을 확보하기 한 방안의 하

나로서 고도화된 정보기술을 극 으로 활용할 수 있을 것이다. 이미 조달

청의 자입찰제(G2B)와 서울시의 온라인 민원처리공개(OPEN) 시스템을 

통하여 그 효과를 확인하 듯이, 고도화된 정보기술은 효과 인 부패방지의 

수단으로 충분히 활용될 수 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부패 항 인 문화를 형성하는 것이 요하다. 항상 

지 되듯이 부패의 근 에는 부패 친화 인 문화가 자리 잡고 있다는 에

서, 부패 항 인 문화를 형성하려는  지속  노력이 필요하다. 물론 이를 

해서는 무엇보다도 통치권자, 정치인, 사회 지도층의 윤리성을 확보하는 

것이 가장 요할 것이다. 

5. 략 인 부패방지

부패방지라는 목 의 당 성만으로 정책이 성공 으로 추진되고 성과를 

확보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다. 특히 부패방지 정책은 어느 정책보다도 어렵

고, 한 성공 가능성이 높지 않은 정책이라는 에서 더욱 더 그러하다. 이

와 같은 사실은 부패방지 정책이 성공한 것으로 평가되고 있는 국가들이 의

외로 많지 않음을 통해서도 확인할 수 있다. 즉 략 인 근이 필요하다. 

주어진 여건과 상황을 고려하여 정책 효과성을 극 화할 수 있는 방안이 모



제1장 2005년 부패방지 개관∙19

색될 수 있어야 할 것이다.

략 인 부패방지에는 다양한 내용들이 포함될 수 있다. 를 들어서 부

패방지를 한 다양한 정책들 간의 련성, 우선순 , 핵심화, 모듈화 등을 

포함하는 략지도(strategy map)을 만드는 것도 략  응을 하여 활

용할 수 있는 방안의 하나이다. 부패방지를 한 수많은 정책들이 개발되어 

실시되고 있지만 그 효과를 제 로 발휘하지 못하고 있다는 에서, 이와 같

은 요소들을 고려한 정책의 재 검이 으로 필요하다.

한 다양한 지수와 지표에 의한 정책 리도 고려할 수 있다. 이미 청렴도 

지수를 개발하여 활용하고 있듯이, 투명성 지수, 윤리 험성 지수 등 부패

방지와 련된 다양한 지표  지수를 개발하여 활용하는 것이 필요하다. 이

들을 통하여 정책의 구체 인 방향과 략을 명확하게 정립할 수 있기 때문

이다. 물론 이를 해서는 부패와 련된  각종 데이터의 표 화, 집 화  

체계 인 분석이 이루어질 수 있어야 할 것이다. 이미 국가청렴 원회가 구

축하여 활용하고 있는 부패방지정보시스템을 고도화하여 활용성을 제고하는 

것이 필요하다.

무엇보다도 필요한 것은 역시 부패방지의 요성이나 필요성에 한 공감

를 형성하는 것이다. 의외로 부패방지 부문에 있어서 이와 같은 공감 가 

강하게 형성되어 있지 않다는 에서, 공감  형성을 한 노력이 필요하다. 

즉 부패문제와 련된 다양한 담론의 장을 형성하고, 이를 통하여 다양한 논

의가 활발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는 것도 략 인 부패방지 활동을 

하여 필요한 활동의 하나이다. 

마지막으로 일반 행정 리와 부패방지를 포함하는 윤리 리를 통합할 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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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가 있다. 재는 행정 리와 윤리 리가 개별 으로 이루어지고 있어서 각

기 제 로 된 효과성을 발휘하지 못하고 있다는 에서, 양자를 통합하여 일

상 인 행정 리 속에서 부패방지  윤리 리 활동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여야 할 것이다. 를 들어서 인사 리에 있어서 윤리성이 핵심 인 가치

로 활용될 수 있도록 하는 방안들을 극 으로 모색하여야 할 것이다.

6. 결  론

앞으로도 여 히 부패방지가 가장 요한 국가 인 이슈로서 체계 으로 

리되어야 할 것이다. 즉 이미 많은 OECD 보고서 등에서 제시하고 있듯

이, 효과 인 부패방지는 국가발 을 한 인 라의 의미를 담고 있기 때문

이다. 

2005년에도 다양한 부패방지 활동들이 이루어졌다. 정 인 성과를 확

보한 경우도 있었고,  일부 미흡한 부분들도 있었다. 2005년도에 본격

으로 시작된 투명사회를 한 약이 단순히 체결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이

젠 일정한 성과를 확보할 수 있도록 보다 많은 노력이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그리고 2005년에는 부패방지를 한 다양한 방안들이 논의되었는데, 성

과를 보지 못한 것도 있다. 를 들어서 공직부패수사처 설치문제는 정부의 

입법안 제출에도 불구하고, 결국 정치권에서 논의만 되다가 그치고 말았다. 

시민단체 등이 오랫동안 주장하 고, 정부에서도 이것의 설치를 하여 노력

하 지만, 결국 아쉬움만 남긴 채 2006년도로 해를 넘기고 말았다. 말로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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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거창한 부패방지가 아니라 작으나마 의미있는 실천이 아쉬운 때이다.

이제 부패방지 원회가 국가청렴 원회로 명칭을 변경하여 새 출발을 하

다. 단순한 명칭의 변경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보다 넓은 역으로 그 역

할의 범 가 확 되고 요해졌음을 의미한다. 뿐만 아니라 이에 따라서 국

가청렴 원회에 한 국민들의 기 도 더 커졌다는 에서, 2006년도에도 

보다 극 인 노력과 체계 인 활동을 통하여 국민들의 신뢰를 받을 수 있

는 충분한 성과를 확보할 수 있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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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 절 국가청렴위원회 출범과 활동방향

1. 청렴선진국 진입을 한 제2의 도약

   

2002. 1월 출범한 부패방지 원회가 설립된 지 3년 6개월만인 2005. 

7.21 부패방지법을 개정하여 “국가청렴 원회”로 명칭을 변경하는 한편, 그

동안 부패방지기능 시행과정에서 나타난 제도상 미비  등을 모아서 최 로 

개선․보완하 다.

국가청렴 원회의 명칭변경은 부패방지라는 부정 ․소극 ․타율 인 

의미에서 청렴이라는 보다 정 이고 극 ․자율 이며 미래지향 인 의

미를 지닌 포지티  략의 상징성을 갖는 것이다.

한 번 부패방지법의 개정에는 부패행  신고자에 한 보호․보상제도

를 획기 으로 개선하여 청렴선진국 수 에 비교하여도 부족함이 없도록 하

고, 각종 법령 제․개정시 부패유발요인을 사 으로 발굴․개선토록 하는 부

패 향평가제를 도입하 으며, 공직자행동강령 운 기 으로서의 법  근거를 

마련하는 등 반부패․청렴정책총 기 으로서의 활동기반을 공고히 하므로써 

청렴선진국 진입을 한  한차원 높은 제2의 도약기에 어 들었다고 하겠다.

2. 국가청렴 원회 직원의 새로운 각오

국가청렴 원회로의 출범을 계기로 투명하고 공정한 청렴국가실 이라는 

정책목표를 차질없이 달성하기 하여 국가청렴 원회 직원들은 극 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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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래지향 인 자세와 각오를 새롭게 다지면서 국민“청렴서약문”을 마련하

여 서약식을 가졌다.

청렴서약문

나는 국가청렴 원회 직원으로서 명 와 지를 가지고  시  과제

인 부패청산과 청렴국가 달성을 해 최선을 다할 것을 다짐하면서 다음

과 같이 서약합니다.

  첫째, 바르고 깨끗한 생활을 솔선 실천함으로써 윤리와 원칙이 살아있는 

사회문화를 선도해 나가겠습니다.

  둘째, 맡은 직무를 공명정 하게 수행하고 부패와 싸우는 용기있는 시민을 

극 보호․지원하겠습니다.

  셋째, 국민의 소리를 언제나 경청하면서 부패와 청렴의 정책과제에 한 

문성을 더욱 높여 국제 으로 평가받는 청렴 선진한국을 이룩하

는데 앞장서겠습니다.

청렴서약문(’05.7.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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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청렴국가 실 을 한 원회 역할  활동방향

가. 여건전망 및 상황인식

  시민사회의 극 인 정책참여에 의한 거버 스 시 로 공공서비스의 기

본정신이 수요자 심으로 환되었으며, 행정분권과 자율화의 진 , 디지털

시 의 도래로 정보화의 격한 진 이 이루어지고 있다.

  공공부문, 정치부문, 경제부문, 시민사회 부문 등 사회 각 부문이 함께하

는 투명사회 약 체결로 범 국민 인 투명사회분 기가 확산되고 있으며, 다

양한 분야에서 탈국경 상과 국제  기   표 화(Global Standard)의 

필요성이 증 되고 있고, 국제사회의 반부패 투명성 강화 움직임이 가속화 

되는 추세이다.

  국제투명성기구의 부패인식지수(CPI)에서 청렴도가 꾸 히 개선되는 등 

정부의 반부패정책이 차 가시 인 성과를 나타내기 시작하는 단계이나 부

패문제에 한 국민의 상승된 도덕  윤리  기 에 미치지 못하고 있다.

  부패문제의 복잡․다양화에 따라 사 방과 사후 처벌을 포 하는 종합

 근(holiastic approach)과 각 부문의 력체계 구축이 필요한 때이며, 

민간부문 부패, 사회지도층 부패, 건축 인․허가 등 구조 ․고질  부패에 

한 집  개선 노력의 필요성 등과 함께 반부패․청렴정책 목표와 비 에 

한 구체화 노력이 필요한 때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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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역할 및 활동방향

 제 2의 도약기를 맞은 원회는 투명하고 공정한 청렴국가 실 을 해 

극 ․미래지향 인 사고를 가지고 원회가 추진해야 할 ․장기 역할과 

활동방향(PEOPLE)을 마련하여 국민 참여 주로 추진키로 하 다.

(1) 국가 청렴정책의 수립․조정자(Policy-maker)

  국가 체차원에서 장․단기 부패방지정책의 목표와 비 을 제시하고, 

계기 간 력체계 구축을 통한 범정부  책 추진체계를 확립한다.

  한 부패방지 련 정보의 공유와 활용을 증 하고, 국가차원의 부패방지

련 정책을 선도하는 싱크탱크 역할을 수행한다.

(2) 각급 기관 부패방지 활동의 평가자(Evaluator)

  공공기  청렴도 평가모형을 보완․발 시키고, 기 별 계획과 노력  실

이 연계된 종합  평가체계를 확립한다. 

  한, 평가결과의 환류기능 강화  책임성 확보방안을 강구한다.

(3) 부패감시 및 신고 보호자(Observer)

  신고처리의 효율성  문성제고를 통한 심사역량을 강화하고 국민에 의

한 부패감시와 비 면직자 취업제한 리를 강화한다.

  한, 안심하고 신고할 수 있는 보호시스템 구축으로 세계 최고수 의 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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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제도 마련과 신고자에 한 보상  포상 지  제도를 구축․확 한다.

(4) 민간 및 국제 반부패활동의 협력자(Partner)

「투명사회 약」의 실천과 이행 확산을 한 주도 인 역할수행과 민․  

력사업의 극 개발 운   기업윤리 경 에 한 연구․교류․ 력증진 

노력을 강화한다.

  한, 국제사회의 반부패 노력에 극 동참하여 청렴국가 이미지 제고  

선진사례 벤치마킹을 통한 정책역량을 강화한다.

(5) 부패 취약분야의 법․제도 개혁자(Legal-reformer)

  부패유발 법령의 체계  개선과 「선택과 집 」의 원칙에 따라 반복 ․

구조 ․고질  부패분야의 제도개선을 집  추진한다.

  한, 부패 상에 한 상시  제도개선시스템 운 으로 부패 안문제와 

제도개선을 연계하여 재발 방지를 한 노력을 강구한다.

(6) 청렴한 사회윤리 확립의 선도자(Ethics-leader)

  청렴의식 향상을 한 교육시스템 확립으로 분야별 문가 교육, 미래세

에 한 ․ 등생 청렴 소양교육  수요자 주의 사이버 청렴교육 기반

을 구축한다.

한, 청렴정책에 한 국민 홍보를 강화하고 공직자행동강령의 이행․

정착을 통한 공직윤리 확립과 윤리규범을 확산시키도록 한다.



제2장
국가청렴위원회 활동사항

제 1 절 종합적 ‧ 체계적 부패방지 대책

제2절 부패방지 시책추진 평가

제3절 주요 제도개선 추진 및 권고

제4절 부패행위 신고 ‧ 접수처리

제5절 신고자 보호 및 보상

제6절 공직자 행동강령 시행 ‧ 운영

제7절 청렴 교육‧홍보 및 대외협력활동

제8절 반부패 종합정보시스템

제9절 위원회 운영 ‧ 관리



제2장 국가청렴위원회 활동사항∙29

제1 절  종합적․ 체계적 부패방지 대책

1. 2005년도 부패방지 정책목표  추진방향*

가. 그동안의 활동에 대한 평가 및 상황인식*

2002년 1월 출범이후 국가청렴 원회는 국가차원의 부패방지 책 방향

을 정립하고 범정부 인 추진체계  민․  력체제의 기본틀을 확립하는

데 주력하 으며, 특히 ｢정책수립  제도개선｣, ｢부패신고 처리｣, ｢교육․

홍보｣, ｢ 검․평가｣ 등 4  핵심기능 수행을 한 기반을 성공 으로 구축

함으로써 공공분야에서 청렴성 향상의 가시 인 성과가 나타나기 시작하

으며, 이러한 변화가 사회 반의 윤리의식 개선 운동으로 확산되어 가는 추

세를 보이고 있다.

그러나 국민들은 우리사회의 부패가 여 히 심각하다고 인식하고 있으며, 

국제사회에서도 우리나라의 국가청렴도가 경제수 에 비해 여 히 낮게 평

가되고 있어 국가경쟁력 강화에 큰 걸림돌로 작용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와 같이 우리사회의 부패문제가 아직도 내외 으로 충분히 평가받고 

있지 못하는 이유는 

첫째, 공공분야 심의 책으로 민간분야를 포함하는 국민 실천운동으

＊ 정책총괄담당관실 허재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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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 이어지지 못하고 

둘째, 정부의 강력한 의지가 일선기 까지 완 히 되지 못하고 능동

․자발 인 책추진보다는 피동 ․수동 으로 활동하 고

셋째, 부패유혹을 완 히 근 할 수 있을 정도의 엄정한 처벌 행이 정착

되지 못하 고

넷째, 구조 이고 본질 인 제도개선에 한 계기 의 소극  자세 등

에 기인하는 것으로 지 되고 있다.

최근 정치권을 비롯한 사회 반의 부패추방에 한 심과 기 가 그 어

느 때보다도 높은 상황이며 공직사회를 심으로 시작된 강력한 반부패 책

이 탄력을 받기 시작하고, 우리 경제의 체질 개선이 시 히 요구되는 지 이 

부패청산의 최 기이자 호기라 할 수 있다. 

국가청렴 원회는 범정부 인 반부패 책을 보다 심화․가속화하면서 이

를 국민  동참하에 사회 각 분야로 확산시켜 나감으로써 우리사회의 청렴도

를 획기 으로 개선하고 선진한국 달성을 앞당겨 실 하는데 최선의 노력을 

경주하고 있다.

나. 2005년도 반부패 정책의 목표 및 정책방향

국가청렴 원회는 자율․참여․ 력을 바탕으로 청렴사회를 향한 미래지

향  목표로서 ｢청렴한 공직자｣,｢투명한 정부｣,｢깨끗한 사회｣를 달성하기 

해 2005년도에는 부패통제 역량을 총동원하여 부패추방의 획기  기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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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련하기로 하 다.

이를 해 국가청렴 원회는 국가 반부패 책의 심기능  책임성을 

강화하고, 구조 인 부패취약분야에 한 방 이고 집 인 책추진

과 함께 제도  시스템을 통한 반부패 인 라 구축, 자율과 참여를 바탕으

로 한 부패방지 책의 실효성을 확보하는데 주력하기로 하 다. 국가청렴

원회가 심이 되어 범정부 으로 추진하기로 한  부패방지 정책의 5   

추진방향은 다음과 같다.

(1) 상시 반부패활동 및 제도개선 추진

2002년 국가청렴 원회 설립이후 강력하게 추진해오고 있는 부패방지

책이 일회성 는 임시 증  책이 되지 않도록 하기 해서는 상시 반부

패활동  제도개선이 추진되어야 할 것이며, 이를 해 모든 행정과정에서 

부패문제를 사  검토하여 반 해 나가야 할 것이다.

구조 인 부패요인에 해서는 지속 으로 발굴하여 개선해 나가도록 해

야 할 것이다. 즉, 부패 상이 발생하면 반드시 문제 을 진단하고 제도개선

과 연계하는 시스템을 구축하고 고질 인 취약분야의 핵심과제에 해서는 

부패의 뿌리가 뽑힐 때까지 제도개선을 강력히 추진해 나가도록 해야 한다.

특히 부패가 빈발함에도 제도개선에 소극 인 기 에 해서는 신차원

에서 조직과 인력을 감축하는 방안도 검토할 필요가 있다.  특히 부패 청정

지 가 되어야 할 분야이면서도 자주 문제가 되고 있는 인사․교육․법조분

야 등 사각지 를 집 으로 개선해 나가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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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자율적 반부패 실천노력 촉진

범정부 인 부패방지정책이 효과 으로 추진되기 해서는 각  기 별 

자율 인 반부패 실천의지가 무엇보다 요하며 기 별 자율 인 실천노력

을 진하기 해서는 우선 기 별 특성에 맞는 부패방지 활동을 강화하고 

기 장 책임하에 조직내부의 실천 동력을 확보할 수 있어야 한다.

한 기  이기주의를 지양하고 국가  차원에서의 성과를 추구하도록 노

력하며, 행정부 주의 노력에서 모든 헌법기 으로 개선 노력이 확 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할 것이다.

(3) 국민적 참여와 합의를 통한 반부패 실천

각종 정책의 입안과 집행 등 정책의  역에 있어서 국민의 참여 혹은 

민 력 방식의 근은 이제 선택이 아니라 하나의 큰 흐름으로 자리잡고 

있다.  특히 부패방지 분야에 있어서는 국민참여와 의의 필요성이 상

으로 타 정책분야보다 더 높다고 할 수 있다.

앞으로 시민단체를 심으로 추진 인 ｢반부패 투명사회 약｣에 극 동

참하고, 정치권․정부․경제계․시민사회 등 부문별 반부패 실천운동을 지

원해 나가는 한편,  직능단체별 윤리강령 시행 강화를 한 정책  노력을 

강화해 나가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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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적발․처벌의 실효성 확보

부패방지 책이 실효를 거두기 해서는 제도개선, 시책평가 등 정책  

측면 뿐만아니라 부패행 에 한 엄정한 발․처벌이 병행되어야 시 지 

효과를 발휘할 수 있다.

  우선 2005년도에는 부패행 에 한 발․처벌의 실효성 강화를 해 

부패행  신고자에 한 보호․보상제도를 폭 강화하고, 부패행  처벌기

(양형기 )의 마련, 사면․추징제도 개선 등 엄정한 처벌과 부패 력자에 

한 불이익처분을 강화하는 방안이 검토되어야 할 것이다.

아울러 고 공직자 등 권력형 비리방지를 한 공직부패수사처 설치를 

한 입법도 극 추진되어야 할 것이다.

(5) 성과와 연계된 실질적 대책 노력 강화

이 듯 범정부 으로 추진되는 다양한 부패방지 정책이 성과와 연계된 실

질 인 책이 되도록 하기 해서는,  평가 상 범 를 확 하고 부패행  

발실 을 주요 평가요소로 반 하는 등 평가기능의 보강과 평가결과의 환

류 기능을 강화해 나가야 할 것이다. 

특히, 부진기 에 해서는 한 책임 확보방안을 강구하여 시행하고, 

문제사안에 해서는 별도의 심층 인 평가가 실시되어야 할 것이다.

이상과 같은 부패방지 정책의 5  과제의 추진과정에서 국가청렴 원

회는 범정부 인 책수립  추진의 견인차 역할과 함께, 종합 인 부패통

제 기능 수행을 보다 강화해 나가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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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반부패 계기 의회｣ 구성․운 *

가. 추진배경 

｢반부패 계기 의회규정｣( 통령훈령 제115호)을 제정(’04.1.29)하

여 국가차원의 부패방지 책 수립  추진, 부패 련 안에 한 정부 책, 부

패 련 실태조사․정보공유 등 효율 인 부패방지 책에 하여 논의하 다.

아울러 ｢반부패 계기 의회규정｣( 통령훈령 제165호) 개정(‘05.11.22)

으로 국가정보원, 앙인사 원회, 국방부, 검찰청, 세청 등 5개 기 을 

추가하여 계기 간의 원활한 조를 통한 국가차원의 종합 이고 체계

인 부패방지 책을 효과 으로 추진할 수 있게 되었다.

나. 구 성 

｢반부패 계기 의회｣의 의장은 통령이 되고, 원은 국가청렴 원회 

원장, 법무부장 , 행정자치부장 , 국방부장 , 국무조정실장, 공정거래

원회 원장, 융감독 원회 원장, 정부 신지방분권 원회 원장, 

앙인사 원회 원장, 국세청장, 검찰총장, 세청장, 경찰청장, 통령비서실 

민정수석비서 으로 하고, 그밖에 의회의 상정안건 계기 장이 참석하

며 감사원장, 국가정보원장은 배석토록 하 다.

한편 ｢반부패 계기 의회｣의 업무를 효율 으로 수행하기 하여 ｢반

＊ 정책총괄담당관실 허재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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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패 계기 실무 의회｣를 두되, 

실무 의회 의장은 국가청렴 원

회 사무처장이 되고, 실무 원은 

의회 구성 기 의 국장  공무원 

 당해 기 의 장이 지명하는 자

로 하 다.

다. 기능 및 회의운영

｢반부패 계기 의회｣는 국가차원의 부패방지 책의 수립  추진, 부

패 련 안에 한 정부 책, 부패 련 실태조사․정보공유 등 효율 인 

부패방지 책 수립을 하여 필요한 사항을 의한다.

｢반부패 계기 의회｣는 의장( 통령)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 회

의를 소집하여 통령이 회의를 주재하되 부득이한 사유로 의장이 회의를 주

재할 수 없는 때에는 국가청렴 원회 원장이 이를 행토록 하 다.

라. 운영실적

2004년 1월 구성된 ｢반부패 계기 의회｣는 그동안 6차례의 회의를 

개최하여 국가차원의 부패방지 책과 부패 련 안에 한 정부 책 등을 

의하 으며, 상정안건의 사 검토를 해 계기 의 국장 들이 참여하

는 ｢실무 의회｣ 는 ｢실장 회의｣, ｢차 회의｣ 등을 개최하 다.

제6차 반부패관계기관 협의회(’05.11.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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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5년 7월 8일 개최된 제5차 ｢ 의회｣에서는 더욱 강력하고 지속 인 

반부패 책을 추진해 나가기 해 참여정부 출범이후 반부패 노력에 한 성

과를 검하고 후반기 주요 부패방지 정책방향을 보고․ 의하 다.

향후 정책방향은 국민의 변화하고 높아진 기 수 을 겸허히 수용하여 국

민의 시각에서 문제를 인식하고 부패척결을 한 다각 인 부패방지 노력으로

첫째, 민간부문과 부패취약분야에 한 략  노력 강화

둘째, 부패실상, 정책성과 등에 한 다각 인 국민 홍보노력 개

셋째, 국민의 극 인 참여  감시를 유도할 수 있는 수단 강구

넷째, 공수처 설치, 상설특검제 제도화 등 고 공직자  사회지도층 부패

방지 책 강화 등을 추진하기로 하 다.

한편 이날 회의에서는 법무부․ 검찰청의 ｢부패사범 단속 실효성 제고방

안｣, 국세청의 ｢열린세정 구 을 한 세무조사 신방안｣, 국방부의 ｢부패

방지 책 추진 수범사례｣ 등 3개 기 이 부패방지 련 주요 책을 보고하

다.

11월 24일 개최된 제6차 ｢ 의회｣에서는 우리나라가 국제사회에서의 

상과 역할이 높아지고 있는 것에 발맞추어, 앞으로 반부패 책도 국제  시

각에서 한 차원 높은 책으로 추진해 나갈 범정부  부패방지 책 방안을 

보고하 다.

• 국제  높이에 맞춰 반부패청렴시책의 수 을 한단계 끌어올리고 우

리정부의 노력을 국제사회에 극 홍보

• 청렴도 측정 등 평가체계를 통해 각  공공기 의 자율 인 반부패 청렴

책 추진을 극 유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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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패의 은 화․지능화 경향에 비, 내부공익신고를 보다 활성화하고 

공공기 간 은 한 유착고리 근 방안 강구

그리고 지난 3월 공공, 정치, 경제, 시민사회 등 4  부문의 자율  참여

하에 체결된 투명사회 약실천 의회의 ｢투명사회 약｣ 후속조치 추진상황

과 함께 부패청산을 해서는 사회지도층의 청렴성을 제고하기 한 활동방

향에 해 논의하 다.

한 이날 회의에서 건설교통부, 국세청, 정보통신부, 한국 력공사, 검

찰청 등 5개 기 은 핵심분야 제도개선 방안을 포함한 기 별 부패방지활동 

수범사례를 보고하 다.

마. 향후계획

우선 ｢ 의회｣가 범정부 차원의 부패방지 책 추진 심체로서 역할이 확

실히 정착단계에 이를 때까지 정례 으로 ｢ 의회｣를 개최하되  의회 보고

과제에 한 추진상황 검, 의회 상정안건의 사  검토, 기 간 조사항 

의 등 계기 간 유기 인 조체계를 강화할 계획이다.

아울러 안건 비와 계기 의 극 인 참여를 유도하기 해 의회 구

성기 에서 가  보고과제를 제출토록 극 으로 유도해가고 수시로 제기

되는 안에 한 보고과제를 히 추가할 계획이다.

앞으로 ｢반부패 계기 의회｣가 장기 인 국가 부패방지 책방향에 

한 의․조정은 물론 부패 련 안 책에 한 보다 효과 인 의체로

서 자리매김해 나가도록 지속 인 정책  노력을 기울여 나갈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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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부패방지 책 추진․ 검회의｣ 운 *

가. 개  요

제3차 ｢반부패 계기 의회｣에 보고된 ‘범정부  반부패 책 추진계획’

의 기 별 이행상황 검과 책추진을 독려하기 해 9월부터 부패방지

원회가 심이 되어 ｢부패방지 책 추진․ 검회의｣를 운 하게 되었다.

회의는 매월  정기 으로 개최하여 부패방지 원회의 사무처장이 주재하

며 앙행정기  44개 기 , 역 자치단체 16개 기 , 시․도교육청 16개 

기 , 정부투자기  14기  등 총 90개 기 의 감사 ( 는 감사)을 참석

상으로 하되 참석범 는 상황여건 등을 고려하여 탄력 으로 운 하고 있다.

회의시에는 ｢반부패 계기 의회｣에서 논의된 범정부  반부패 책 추

진 조사항 달, 기 별 부패방지 활동계획  조치사항 등을 검하여 수

범사례를 확산하고 부진기 에 해서는 책추진을 독려하고 있다.

나. 운영실적

2004년 9월 3일 제1차 회의를 개최한 이후 지 까지 총 9차례 검회의

를 개최하여 ｢범정부  반부패 책｣ 추진을 한 기 별 조치사항  조사

항을 달하 다.

특히, 2005년에는 각  기 의 반부패 활동 노력이 ‘상시반부패활동  

제도개선 추진’, ‘자율  반부패 실천노력 진’, ‘국민  참여와 합의를 통한 

＊ 정책총괄담당관실 허재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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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부패실천’, ‘ 발․처벌의 실효성 

확보’, ‘성과와 연계된 실질  책

노력 강화’ 5   추진방향에 

부합하는지에 해  검하여 

각  기 의 자율 인 반부패 노력

을 유도하 다.

다. 향후계획

앞으로 검회의는 단순히 실 을 검․평가하는 방식에서 탈피, 각  

기 의 반부패 활동을 극 지원하고 수범사례를 확산시켜 나가는 노력을 

극 개해 나갈 계획이다.

특히 수범기 의 수범사례에 해서는 ｢반부패 계기 의회｣에 보고하

는 기회를 부여하는 등 인센티 를 확 해 나가고 부진기 에 해서는 인

사․ 산상의 불이익을 주는 방안도 극 검토해 나갈 것이다.

4. ｢반부패 안 책 실무회의｣ 운 *

가. 개 요

부패행 의 발․처벌  공직감찰 등 사정활동과 부패 실태조사 등 부

패통제 활동과 련된 제반 책을 의하고 추진상황을 검하기 해 

＊ 정책총괄담당관실 임선화

제6차 부패방지대책 추진･점검회의(’05.11.30)



40∙청렴백서

2004년 9월부터 ｢반부패 안 책 실무회의｣를 구성․운 해 오고 있다.

회의는 매월 정기 으로 개최하며 부패방지 원회의 사무처장이 주재하고 

원은 국무조정실, 공정거래 원회, 법무부, 국방부, 행정자치부, 국세청, 

세청, 검찰청, 경찰청, 융감독원, 융정보분석원(FIU)의 수사․조

사․감사 총  실․국장 으로 구성하 다.

나. 운영실적

2004년 9월 17일 제1차 ｢반부패 안 책 실무회의｣를 개최한 이래 

2005년 12월 23일까지 총 12회 회의를 개최하여 부패행  발 처벌  

공직감찰 등 사정활동과 부패실태조사 등 부패통제활동과 련된 제반 책

의 의  추진상황을 검하고 계기 간의 정보자료 공유  유기 인 

조체제를 확립하 다.

특히, 지난 2005년 12월 23일 개최된 제12차 회의에서는 부패 련 통계

지표 리체계의 구축과 련하여 검찰청 등으로부터 원천자료 형태의 자

료를 제출받는 문제 등에 한 련기 간 합의를 도출하여 체계 인 부패통

계 리를 통한 근본  부패원인 분석이 가능해지는 등의 성과를 거두었다.

다. 향후계획

앞으로 ｢반부패 안 책 실무회의｣는 ｢반부패 계기  실무 의회｣, ｢부

패방지 책 추진․ 검회의｣ 등 다른 회의체와 구별하여 사정업무의 효율  

추진을 한 책 의에 을 두고 운 해 나갈 방침이다.

한 공직분야 사정을 주요 상으로 하되 민간분야를 포함하는 폭넓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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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각에서 근하고 안사항에 한 구체 인 책 의와 함께 사정활동의 

효율  추진을 한 토의과제를 선정하여 문제 을 토의하고 결론을 도출하

는 형태로 회의를 운 해 나갈 계획이다.

5. ｢부패방지 정책자문단｣ 운 *

가. 개  요

부패방지시책 수립 추진과정에서 각계의 폭넓은 의견을 수렴하고 부패방

지 련 민간부문의 원활한 조  지원기반 구축을 해 2002년 9월에 임

기 2년의 ｢부패방지 정책자문단｣을 구성하 다.

제1기에 이어 제2기 ｢정책자문단｣은 2004년 9월에 부패방지에 한 학

식과 경험이 풍부한 명망가  인사 15명으로 구성하 다. 제1기의 구성분야 

외에 경제계․ 융계, 문화계 등을 포함하여 다양한 분야와 다양한 연령층의 

인사들이 골고루 포함되도록 하 다.

※ 자문위원 명단 : 부록 참고

나. 주요기능

｢정책자문단｣은 부패방지시책 수립  추진방안에 한 자문, 주요 안 

* 기획담당관실   장은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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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제 발생시 책방안 자문, 부패방지에 한 유 기   시민의 원활한 

조 유도, 신고자보호 등 국가청렴 원회 활동에 한 조지원, 민간분야 등

에 한 부패방지 책 추진 권고 등의 기능을 수행한다.

다. 활동실적

제2기 정책자문단을 구성한 후 2004년 11월 24일 개최한 제1차 자문단 

회의에서는 부패방지정책 방향 반에 한 의견교환과 논의가 있었다. 이날 

회의에서는 부패방지 원회의 명칭을 국가청렴 원회로 변경하는 것을 논의

한 바 국민 체를 상으로 하는 인 사회운동 개가 필요하다는 의

견, 기업내부 는 개인이 비리문제로 상담하고 싶어할 경우 쉽게 찾아갈 수 

있는 곳이 없는 을 감안하여 기업옴부즈만 제도가 필요하다는 의견, 우리

사회의 권력형부패 문제 해결을 해서는 사회지도층의 부패행 에 한 엄

정한 처벌도 요하지만 이와 함께 사회지도층을 앞세워 청렴문화를 끌고 나

가도록 하는 략도 필요하다는 의견 등이 제시되었다.

이와 함께 우리사회 부패문제의 근본  해결을 해서는 국민의식 개 이 

필수 이라는 인식하에 다양한 교육․홍보방안이 제시되었으며, 우리 원

회가 부패방지 활동을 해서는 조사권 확보가 필요하므로 부패방지법을 개

정하여야 한다는 등 다양한 의견들도 제시되었다. 

한편 2005.9.30일 개최된 제2차 회의에서는 공직자와 련하여 선물․

 등이 어느 범 까지 허용되는지 일반인들이 알 수 있도록 청렴 에서 

기 을 제시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 정치인 등 우리사회의 윗물인 사회지도

층 인사들이 솔선수범하여 청렴생활을 실천할 수 있도록 략  노력이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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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다는 의견이 제시되었다. 한 국가경쟁력을 높이기 해서 반부패활동이 

더욱 강화되어야 하는 바 교육을 통한 윤리의식 확산을 하여 교육과정에 

련 과목을 정규과목으로 채택하고 교육부와 연계하여 반부패교육을 추진

하여야한다는 의견, 국가경쟁력을 높이기 해서는 언론의 역할이 요하다

는 의견이 제시되기도 하 다.

이러한 의견들을 극 반 하여 2005년 9월 ｢청렴국가 실 을 한 원

회 역할  활동방향｣을 수립하는데 필요한 의견으로 제시하 다.

라. 향후 계획

청렴국가 건설을 해서는 정부기 만의 책 추진으로는 한계가 있는 

에 비추어 볼 때 사회 각계의 폭넓은 의견수렴과 지지기반 마련은 필수 이다.

앞으로 정책자문단 운 과 련하여 개선할 사항들은 극 보완해 나가면

서, 부패방지 련 주요 정책추진 방향  안에 한 자문을 통해 보다 실

천가능하고 바람직한 책추진을 해 지속 으로 노력해 나갈 것이다.

6. 문 원 ․운 *

가. 개  요

부패방지 시책수립  제도개선 등 정책추진 과정에서 련분야의 문지

식을 극 활용하는 한편 국가청렴 원회 원회의  분과 원회 상정안건

＊ 기획담당관실 장은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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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 한 사  검토를 통하여 원회의 효율  운 을 보좌하기 해 문

원을 하여 활용하고 있다.

나. 자격기준

국가청렴 원회 문 원으로 되기 해서는 부패방지 련 분야에 

문성을 갖추고 경험이 있는 자로서 △ 학의 임강사 이상 는 공인된 

연구기 의 선임연구원 이상, △박사학 를 소지하고 련분야에서 2년 이

상, 석사학  소지자로 유 분야 5년이상 근무자, △ 학․연구기 ․시민

단체  공공기 에서 추천한 자  부패방지 련 문성  활동경험이 있

는 자, △기타 문 원 자격에 상당하는 문성과 경험이 있다고 인정되는 

자 등의 조건에 부합하여야 한다.

다. 위촉 및 활동실적

2004년도부터는 문 원의 효과  활동을 하여 필요한 부서에서 활동

분야, 소요인력, 필요한 기간 등을 정하여 임자를 추천한 후, 심사 원회

를 통해 격여부를 심사하고, 원회의를 거쳐 최종 하는 방법으로 운

시스템을 개편하 다. 

이에 따라 2004년도에는 제도, 보호보상, 행동강령, 시민 력 등 담당부

서별로 총 17명의 문 원을 하 으며 이들 문 원들은 △공기업분

야․건설감리․세무분야  지도․단속분야 제도개선 △건설공사 용역입찰 

 회계투명화 방안 마련 △지방자치단체 시범사업 △부패방지를 한 시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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력강화방안 연구 △ 륙법계 국가 보호보상제도 연구 △신고자 보호보상

제도 개선  부패방지법 개정방향 연구 △공직자 재산등록심사 제도개선 △ 

공직유 단체 행동강령 표 안 마련 등 문 은 지식이 필요한 다양한 분야

에서 활발한 활동을 하 다. 

2005년도에도 2004년도와 같은 방법으로 총 11명의 문 원을 하

다. 이들은 △ 원회 장기활동 기본계획 수립, △공공기  자율  반부

패 책 진방안 연구, △ 융분야, 건설공사 회계분야, 재개발, 재건축 분

야, 지방인사분야 제도개선, △부패신고보호보상 개선방안 연구 등에 참여하

는 활발한 활동을 하 다. 

라. 향후 계획

앞으로 우리 원회는 각계각층의 문가들이 보다 실질 이고 효과 으

로 활동할 수 있도록 문 원 활동 강화 방안을 강구할 것이다. 이에 따라 

2005년도까지는 비상근 문 원을 하 으나 이들이 원회 업무를 보

다 효율 으로 지원하고 문 인 연구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2006년도

에는 비상근 문 원뿐 아니라 상근 문 원도 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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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부패방지법 개정*

가. 부패방지법 개정

(1) 개정 목적 및 추진경과

국가청렴 원회가 당  설립취지인 국가차원의 종합 인 부패방지 책 

심기구로서 그 기능을 효과 으로 수행하고 국민  기 에 부응하기 해서

는 제도상의 미비  보완이 시 한 것으로 지 되어 왔다.

이러한 문제가 제기되고 있는 상황에서 국가청렴도를 높이고 부패방지에 

한 업무를 효과 으로 수행하기 하여 부패방지 제도개선의 실효성 확보 

 신고자 보호․보상 강화 등 련 제도를 보완하고, 부패방지라는 소극

인 목표보다 국가청렴도 제고라는 극  목표 지향을 해 ‘부패방지 원회’

의 명칭을 ‘국가청렴 원회’로 변경할 필요가 있어 부패방지법 개정을 추진하

게 되었다.

동 개정안은 입법 고 등 정부입법 차를 거쳐 국회에 제출(’04.11. 9.), 

소 상임 인 법제사법 원회에 법안이 상정되었고(’04.12.24), 2005년   

4월  6월 임시국회에서 법제사법 원회의 본격 인 법안심의를 거쳐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게 되었다(6.29).  이 과정에서 신고자 보호․보상을 폭 

강화하는 것을 주요내용으로 하는 2005년 6월 9일 천정배의원 외 145인이 

발의한 「부패방지법 일부개정법률안」도 포함․통합한 안으로 의결하게 

＊ 정책총괄담당관실 성기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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되었으며, 정부이송후 통령 재가를 거쳐 7월 21일자로 공포․시행되게 되

었다(법률 제7612호).

(2) 법안의 주요 내용(신․구조문대비표 : 부록)

번에 개정된 부패방지법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첫째,  직 인 부패행  외에 부패행 를 강요․제의․권고․유인하거

나 그 은폐를 강요하는 등의 간 인 부패행 도  부패행 의 개념에 포함

함으로써 부패행  신고 상 뿐만아니라 신고자 보호범 도 확 하 다.

둘째, 부패방지라는 방어 ․소극 인 이미지의 명칭보다 “청렴”이라는 

극 이고 목표지향 인 명칭을 사용함으로써 국가청렴도를 높이는데 기여할 

수 있도록 부패방지 원회의 명칭을 국가청렴 원회로 변경하 다.

셋째, 발과 처벌 주의 사후통제시스템의 한계를 보완하기 하여 부

패취약분야의 법령 등에 내재된 부패를 유발하는 요인을 분석․검토하여 사

에 제거하기 한 부패유발요인 검토제도 도입․시행의 근거를 마련하 다.

넷째, 공직유 단체 임직원 등 공직자에 해서도 행동강령을 확 시행하

고 실효성 확보를 한 근거규정을 마련하 다.

다섯째, 제도개선 권고를 받은 공공기 의 장이 국가청렴 원회의 제도개

선 권고안 로 조치가 곤란할 경우 재심의를 요청토록하여 제도개선 권고의 

이행강화 장치를 마련하 다.

여섯째, 국가청렴 원회, 수사기 , 감사원 이외에 소속기   감독기

에 신고한 자에 하여도 부패방지법에 의한 보호규정을 용토록 하 다.

일곱째, 부패행  신고로 인하여 경제 ․행정  불이익처분을 당하 을 

경우 원상회복 는 시정을 요구할 수 있는 규정을 신설하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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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덟째, 법률 계가 확정된 시 으로 신고보상  지 시기를 단축하고 신

고로 인하여 공익증진에 기여한 경우 포상  지  근거를 마련하 다.

아홉째, 신고자가 이 법에 의하여 신고한 뒤 원회에 원상회복 등을 요구

하거나 법원에 원상회복 등에 한 소를 제기하는 경우 당해 신고와 련하

여 불이익을 당한 것으로 추정함으로써 불이익처분에 한 입증책임을 불이

익 처분청 등이 부담하도록 환하 다.

열 번째, 신고자의 신분보호를 ‘특정범죄신고자등 보호법’ 수 으로 강화

하여 신분노출을 최소화하고 반시 형사처벌토록 하 다.

열한번째, 신분보장에 한 원회의 조치요구를 이행하지 않는 불이익처

분자에 한 형사처벌 규정  신고자 보호보상 련 조사불응자에 한 과태

료 규정을 신설하 다.

(3) 향후 전망

번 부패방지법개정은 2002년 1월 국가청렴 원회 설립이후 지난 3년

간 부패방지법을 시행하는 과정에서 나타난 제도상 미비  등을 최 로 개선

한 것으로 앞으로 원회의 활동이 보다 강화될 것으로 기 된다.

무엇보다도 그동안 내부공익신고자에 한 보호․보상이 미흡하다는 지

이 많았는데, 번에 보호보상 제도의 폭 강화를 통해 세계 어느나라 보다 

앞선 신고자 보호보상 시스템을 구축하게 되었으며, 앞으로 부패신고 활성화

가 기 된다.

한 부방 의 명칭이 부패방지라는 부정 ․소극  명칭보다 ‘청렴’이라

는 극 이고 목표지향 인 명칭을 사용함으로써 국가이미지 제고  국가

청렴도 향상에 크게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망된다.



제2장 국가청렴위원회 활동사항∙49

<붙임>
부패방지법 개정(’05. 7.21) 주요내용

 현  행 개  정 기대효과

1. 부패행위의 개념확대

◦법령위반 등 직접적인 행위 ◦강요․제의․권고 등 간접적인 행위

도 부패행위에 포함

신고대상 및 보호범

위 확대

2. 명칭변경

◦ 부패방지위원회 ◦ ‘국가청렴위원회’로 변경

적극적․목표지향적 

명칭사용으로 국가

이미지 제고에 기여

3. 신고자 보호보상 강화

◦ 보복행위자에 대해 과태료만 

부과(1천만원 이하)
◦ 형사처벌 신설(1년이하 징역 또는 

1천만원이하 벌금)
신고활성화 도모

◦ 신고후받은 불이익만 보호 ◦ 불이익 예상될 경우에도  보호 신고자에 대한 불

이익 최소화

◦ 수입회복․증대 시점에 보상금 

신청

◦법률관계 등이 확정된 시점으로 

단축

보상금 지급절차 

간소화

◦ 관련 규정없음 ◦ 직무 또는 영업상의 비밀에 해당

되어도 비밀준수의무를 위반하지

않는 것으로 간주

신고활성화 도모 

◦ 신고자 본인이 불이익처분을 

입증

◦ 불이익처분청 등이 입증  책임 신고자 부담 완화

4.부패유발요인검토제도 도입

◦ 관련 규정없음 ◦ 법령상 부패유발요인을 분석․검토

하여 기관에 개선권고

사후통제시스템 한

계보완

5. 행동강령 확대시행 및 실효성 

확보

◦ 공무원만 대상

◦ 신고처리 근거 미비

◦ 공직유관단체에 대해서도 확대

◦ 위반행위 신고의 접수․처리

실효성제고 및 신고

활성화

6.. 제도개선 권고의 실효성 제고

◦권고안대로 조치곤란시 위원회

에 통보

◦ 위원회에 재심의를 요청 실효성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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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부패방지법시행령 개정*

가. 개정 목적 및 추진상황

국가청렴 원회는 2005년 7월 21일 부패방지법 개정에 따라 이의 본격

인 시행을 해 필요한 후속조치를 정비하기 하여, 신고보상   포상

의 지 기 과 신고자 보호범 를 정하며, 법령 등에 내재한 부패유발요인 

검토의 방법과 차를 정하는 등을 주요골자로 한 ｢부패방지법시행령 일부개

정령안｣을 마련, 계부처 의  입법 고, 법제처심사, 차 회의  국무회

의 의결(‘05.12.27)을 거쳐 2005년 12월30일 공포․시행하게 되었다.(

통령령 제19238호)

나. 개정된 시행령의 주요 내용(신․구조문대비표 : 부록)

번에 개정된 부패방지법시행령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첫째,  신고 보상 액(2억원→20억원)  지 기 (2～10%→4～20%)

을 폭 상향 조정하 다.

둘째, 자진신고 등 신고행 에 한 공로가 인정될 경우 5천만원 이내의 

포상  지 제도를 신설하 다.(자진신고의 경우는 2억원이내) 

셋째, 공직자의 직무 련 신고시에도 기존의 50%감액조항을 삭제하여 보

상  액지 이 가능하도록 하 다.

넷째, 청렴 로부터 공직자인 신고자의 직․ 출 는 견근무 등 인

＊ 정책총괄담당관실 성기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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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조치요구를 받은 앙인사  는 련기 은 그 조치결과를 60일이내에 

청렴 에 통보하고 미흡시 그 사유를 통보토록 하 다.

다섯째, 부패 향평가제도 도입과 련하여 국가청렴 원회는 기존법령 

 제․개정 법령에 하여 부패 향평가를 실시하고 필요시 당해 공공기

에 개선을 권고할 수 있고 조례․규칙 제․개정안에 해서는 자치단체장이 

부패 향평가를 원회에 요청한 경우만 실시하도록 하 다.

여섯째, 국가청렴 는 각  공공기 의 행동강령 이행실태에 해 조사․

검을 하고, 행동강령 반행  신고사건에 해서는 원회가 직 처리하

며, 확인된 반행 는 소속․감독기 에 통보하는 등 공직자 행동강령 시

행․운 의 실효성을 강화하 다. 

다. 향후 전망

지난 7월에 개정된 부패방지법의 후속조치로서 번에 부패방지법시행령 

개정이 완성됨으로써 2002년1월 원회 설립이후 지난 4년간 시행하는 과

정에서 나타난 제도상 미비  등이 명실상부하게 개선되었다고 보며, 앞으로 

원회의 기능과 활동이 보다 효과 으로 추진될 수 있을 것으로 기 된다.

특히, 향후 부패청산 책을 추진함에 있어서는 국가청렴도 향상을 목표로 

종래 주도의 하향식 통제보다는 국민의 참여와 민․ 이 력하는 수평  

책으로 나아가겠다는 정부의 강력한 반부패정책 노력과 의지를 번 시행

령개정에 반 하 다고 할 수 있을 것이다.

앞으로 국가청렴성 제고는 이제 단순히 윤리  차원의 문제가 아닌 국민

의 행복과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 국가경쟁력과 외이미지(국가 랜드)를 

결정짓는 핵심요소라는 국민  공감 가 형성될 수 있을 것으로 기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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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붙임>

부패방지법시행령 개정(’05.12.30) 주요내용

 현  행 개  정 기대효과

1. 신고자 보호보상 강화

◦ 신고보상금은 2억원범위내에

서 보상대상가액에 따라 2~10 
%지급

◦ 20억원 범위내에서 4~20%로 지

급기준 상향

신고활성화 도모

◦ 일반공직자가 자기직무와 관

련하여 신고한 경우 50%범위

내에서 감액

◦전액지급 가능(감액조항 삭제) 내부공익신고 활성

화 기대

◦ 신고포상금 지급규정 없음 ◦ 자진신고의 등 신고행위에 대한 

공로가 인정된 경우 5천만원(자
진신고는 2억원)이내 포상금 지

급 신설

신고활성화 유도 

및 청렴사회분위기 

조성

◦ 신고자의 인사조치요구에 대

한 별도 조치사항 없음

◦ 청렴위로부터 신고자의 인사조치

요구를 받은 중앙인사위 또는 관

련기관은 그 조치결과를 청렴위에 

통보하고 미흡시 그 사유를 통보

신고보복으로부터 

신고자를 보호

◦ 별도규정 없음 ◦ 신분비밀보장 등의 조치를 받고 

있는 신고자의 인적사항 등을 공

개하는 경우 고발, 징계요청등 필

요한 조치 

신분공개금지 강화

◦ 별도규정 없음 ◦ 원상회복 등에 소요된 비용은 치

료비, 이사․실직․전직등에 지출된 

비용을 포함하여 보상

신고활성화 기대

2. 부패영향평가제도 도입

◦ 관련 규정없음 ◦ 기존법령 대상

 － 청렴위는 기존법령에 대한 부패

영향평가를 실시하는 경우 공공

기관에 평가에 필요한 자료를 

요구하고 부패요인에 대해서는 

개선을 권고

◦ 제․개정 법령

 － 평가에 필요한 자료제출을 공공

기관에 요청하고 그결과를 서면

으로 통보

사후통제시스템 한

계보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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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현  행 개  정 기대효과

◦ 조례․규칙의 제개정안

 － 자치단체장이 부패영향평가를 

요청한 경우만 실시

◦ 부패영향평가자문단 설치․운영

 － 부패영향평가의 전문성․공정성 

확보 및 자문역할

3. 행동강령 시행․운영의 실효성 

강화

◦ 관련 규정 없음

◦ 관련 규정 없음

◦ 행동강령 운영 및 이행실태에 대

한 조사․점검

◦ 신고사건에 대한 위원회 직접처

리 및 소속․감독기관의 통보 

실효성제고 및 신

고활성화

4. 신고사항의 재이첩 제한

◦ 이첩받은 신고사항에 대한 재

이첩 제한규정이 없음

◦ 조사기관이 위원회로부터 이첩받

은 신고사항을 다른 기관에 재이

첩하는 것을 제한

신고자보호 강화

9. 부패 향평가*

가. 부패영향평가의 도입 배경

(1) 우리나라의 부패수준

정부의 지속 인 부패방지 노력에도 불구하고 아직도 우리나라 부패수

은 심각한 것으로 평가되고 있다. 최근의 국민인식도 조사결과(‘05.9월)에

＊ 평가조사담당관실 안현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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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 국민 다수(60.8%)는 우리나라 공직사회가 부패한 것으로 인식하고 있으

며, 국제투명성기구(TI)에서 발표한 ‘05년도 국가별 청렴도(CPI) 순 는 

총 159개국  40 로 꾸 히 상승하고 있으나, OECD 회원국 기 순 는 

30개국  22 로 경쟁국가와 비교할 때 여 히 낮은 수 에 머무르고 있

다. 한 청렴도 측정결과를 보면 공공기 의 주요 민원업무에 한 종합청

렴도가 차 나아지는 추세(6.43→7.71→8.38 →8.68 )이나 아직도 목

표 청렴수 (9 )에는 미달하고 있는 실정이다.

 (2) 부패방지정책의 문제점

그간 정부의 지속 인 부패방지 노력에도 불구하고 이와 같이 부패방지정

책의 성과가 낮았던 것은 효과 인 부패방지시스템 미비에 기인한 바가 크

다고 하겠다. 즉 지 까지의 부패방지시스템은 부패행 자 개개인에 한 

발․처벌에 치 함으로써 부패를 유발하는 제도 반에 한 종합 인 분

석과 효과 인 개선 책 마련을 통해 부패를 사 에 방하는 데는 한계가 

있었다. 

(3) 부패방지시스템의 혁신 필요성

범정부  차원에서 부패방지정책의 획기 인 성과 제고를 해서는 그간

의 소극 인 패러다임에서 탈피하여 부패방지시스템의 근본 인 신이 필

요하다. 우선 법령·제도상 부패발생의 근본 인 원인을 체계 으로 분석하

고 이를 제거․개선해 나갈 수 있도록 부패 향평가제도를 도입하고, 이를 

효율 으로 운 하려는 노력이 필요하다고 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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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가청렴도 향상을 한 최우선과제로 국민의 26.9%는 “법령 등 제도

정비”를 지목(’03. 3월 국민인식도 조사)하고 있다.

나. 부패영향평가 의의

부패 향평가란 법령․제도상의 부패유발요인을 체계 으로 도출하고 이

를 제거하는 평가시스템을 말한다. 즉 법령․제도의 시행과정에서 부패 개

연성이 높은 요인을 분석하고, 이에 한 제거 책을 강구하는 제도  장치

이며, 부패문제를 개인  차원이 아닌 제도와 시스템 차원에서 해결방안을 

모색하는 부패방지시스템의 기본 인 분석틀로 악할 수 있는 것이다.

☞ 부패유발요인의 유형과 부패방지대책

유   형 부패유발요인(예시) 부패방지시스템

법령․제도
 비현실적인 기준, 과도한 규제, 불투명한

 처리절차 등

부패영향평가 및

제도개선 시스템

문화․행태
 접대․촌지․청탁 관행, 윤리의식 부재,
 이기주의적 태도 등

교육․혁신 시스템

감시․통제
 부패통제수단 미비, 처벌의 확실성․엄격성․
 신속성 부족 등

적발․처벌 시스템

다. 부패영향평가의 대상

2006년 4월부터 본격 으로 시행될 부패 향평가는 법률․ 통령령․총

리령․부령 이외에 훈령․ 규․고시 등 국민생활과 직결된 모든 법규를 평

가 상으로 하고 있다. 행정실무 으로는 하 법규에서도 부패유발요인이 

많이 발견되는 을 고려, 행정규칙 등도 평가 상에 포함하여 제도 반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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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석하는 것이다. 

그러나 평가부담을 고려하여 조례․규칙 등은 자치단체가 자율 으로 부

패 향평가를 실시토록 할 계획이다. 한 기존의 법령․제도 등에 해서

는 장기 부패 향평가 계획을 수립하고 취약분야를 발굴하여, 그에 따라 

연차 으로 실시할 것이다.

한편, 내용 으로는 국민  효과가 있는 행정행 와 련된 사항을 우

선 평가하게 된다. 구체 으로 살펴보면 인․허가, 지도․단속, 등록․신고, 

검사, 계약, 민간 탁 업무 등의 수행과 련된 법규정을 평가하지만, 행정

기 의 내부 운 사항(직제, 여, 기록물 리 등)  헌법기  련사항 등

은 평가 상에서 제외하고 있다.

라. 부패영향평가의 기준

부패 향평가는 체계 으로 개발된 평가모형을 통하여 수행하게 된다. 즉 

법령․제도상의 다양한 부패유발요인을 공 요인․수요요인․ 차요인 등 

3개 측면을 기 으로 평가모형을 구성하 다. 구체 으로는 3개 평가항목과 

9개 세부평가기 을 심으로 법령․제도의 불확정성․비 실성․기 미비 

등을 종합 으로 평가한다. 

한 평가서는 Checklist 방식으로 구성하여 평가부담을 완화하고 부패

유발요인을 용이하게 도출하는 한편, 법령유형별로 평가의 객 화․표 화

를 도모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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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2-1                부패영향평가 평가모형 

평가영역 세부 평가항목

준수의 용이성

(수요)

▪ 준수부담의 적정성

▪ 제재수준의 적정성

▪ 특혜발생 가능성

재량의 적정성

(공급)

▪ 재량규정의 명확성 

▪ 재량범위의 적정성

▪ 재량기준의 구체성·객관성

행정절차의 투명성

(절차)

▪ 접근성과 공개성

▪ 예측가능성 

▪ 부패통제장치

마. 부패영향평가의 절차 

(1) 제․개정 법령안에 대한 평가

법령의 제·개정권한이 있는 행정기 은 평가 상 법령안  평가에 필요

한 기 자료를 작성하여 계기  의를 시작하는 즉시 법령업무 총 부서

의 확인·검토를 거쳐 청렴 에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소속기 이나 산하기

이 실제 법령운 을 담당하는 경우에는 당해기 이 기 자료를 작성하고 

제·개정 권한을 가진 상 기 의 확인·검토를 거쳐 제출하여야 한다.

국가청렴 원회의 평가기간은 법제 차 지연을 방지하기 해 기존의 법

제 차 내에서 운 한다. 계기  의(10일)시부터 입법 고(20일) 종료

시까지 평가를 완료(총 30일 이내)하지만, 긴 한 사유로 기 의  입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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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가 단축되는 등 불가피한 경우에는 사후평가하는 별도 차를 마련하고 

있다. 

평가내용은 평가기 에 따라 부패발생의 험성과 부패요인 제거를 한 

제도  보완에 을 두고 있다. 따라서 평가결과는 법령(안)의 직 인 

철회보다는 당해 법령의 보완  하 법령 등에 한 제도  장치 마련이 

부분을 차지할 망이다.

한 평가의 공정성․신 성 확보를 하여 해당기 과의 의 차  

계기 ·이해 계인 등으로부터의 의견수렴 차가 보장된다.

한편 부패 향평가의 문성․객 성을 제고하기 하여 「부패 향평가

자문단」을 구성․운 할 계획이다. 자문단은 부패  평가분야에 해 학

식과 경험이 풍부한 학계, 연구기 , 시민단체 등의 외부 문가로 Pool 구

성(약 30～40명)하여 운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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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⑤

외부자문

(부패 향평가
자문단)

부패 향평가

(국가청렴 원회)

②

①기 자료 작성
(사업부서)

③ 계기 의
(10일)

④입법 고
(20일)

⑦규제심사
(규제 련 사항)

⑧법령심사
(법제처)

⑨국무회의 등

소  기

평가결과

   

통보⑥
의견제출

제․개정 법령안 부패영향평가 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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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현행 법령 등에 대한 부패영향평가

장기  시각에서 부패 향평가 종합계획을 수립하고 이에 따라 연차별

로 추진된다. 즉 청렴 원회는 각 기 과 의를 거쳐 기 별 평가 상과제

를 확정하여 「 장기 부패 향평가 종합계획」을 수립하고, 이에 따라 각 

기 이 작성·제출한 기 자료를 토 로 부패 향평가를 실시한다.

우선 각 기 은 소 법령 에서 연도별로 평가할 과제를 선정하여 청렴

에 제출하고, 청렴 는 각 기 이  제출한 과제에 한 종합검토  기

의를 거쳐 기 별 평가 상 과제를 확정한다.

한 청렴 가 부패 향평가를 실시하는 과정에서는 필요한 경우 계기

·외부 문가로 구성된 합동 T/F를 구성하여 해당분야에 한 실태조사도 

병행할 계획이다.

종국 으로 부패 향평가 결과는 제도개선 추진에 극 으로 활용하게 

된다. 즉 부패 향평가는 효율 인 제도개선을 한 사 분석시스템의 기능

을 수행하고, 평가결과 개선이 필요하다고 단되면 청렴 에서 제도 개선

방안을 마련하여 각 소 기 에 시행을 권고하게 된다.

그리고 검․평가결과를 기 평가에 반 하고 외공개함으로써 부패

향평가제도의 실효성을 확보하고, 각 기 별 추진실   평가결과를 체계

으로 리하기 하여 「부패 향평가 종합 DB 리시스템」을 구축․운

할 계획으로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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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패영향평가 실시
 ․ 관련부처 합동실태조사

개선방안 마련 ․권고

￭ 장기 부패 향평가 종합계획 수립․운

￭ 부패 향평가 종합DB시스템 구축․운

부패 향평가 운 지침 수립

평가계획 기초자료 제출
 ․ 소관법령, 대상과제 발굴

   기초자료 작성․제출
  ․ 평가일정

권고에 따라 개선조치
․ 재심의 요청(특별한 사정)

국가청렴 원회

제도개선 사항 확인․ 검

국가청렴 원회

중장기 종합계획 수립
 ․ 평가대상과제 확정

각 기관 주관 청렴위 주관

현행법령 부패영향평가 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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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 부패영향평가 도입에 따른 기대효과

부패 향평가가 본격 으로 실시되면 모든 분야의 부패유발요인을 철

히 제거해 나감으로써 소  부패사각지 란 더 이상 존재하지 않게 될 것이

다. 제․개정 법령 이외에 행 법령․제도에 해서도 평가를 실시하게 되

어 부패 향평가로부터 자유로운 분야는 없어질 것이다. 특히 그동안 반복

․구조 으로 부패가 발생해 온 분야는  보다 더 근본 ․ 으로 개

선을 추진할 수 있게 된다.

한 앞으로 모든 정책의 수립․집행과정에서 반부패 장치가 작동함으로

써 정책 투명성은 획기 으로 제고된다. 부패유발요인별로 다양한 제거장치

를 개발․보 함으로써 부패유발요인이 낮은 정책 안의 선택이 가능해지

며, 장기 으로 정책입안자의 직․간 인 반부패 인식이 강화되고 각 기

의 부패방지 노력이 한층 제고될 것이다. 

다음으로 Checklist 방식을 도입한 평가모형은 평가서 작성과정에서 부

패방지 학습효과를 극 화시킬 것이다. 작성기  스스로 부패유발요인을 도

출할 수 있는 Self-Study를 통해 부패방지 책을 자발 ․효과 으로 강

구토록 할 것이다. 그에 더하여 부패 향평가를 통한 지속 인 부패방지 학

습은 모든 행정업무에 해 청렴하고 공정한 처리기  확립에 기여할 것으

로 보인다.

 

사. 부패영향평가 도입을 위한 향후 추진일정

부패 향평가의 평가 상․ 차, 평가결과 이행 등 제도운 과 련된 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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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이 부패방지법  동법시행령에 반 되어 제도운 에 한 법  근거가 

마련되었으므로 ‘06. 4월부터 본격 으로 시행할 정이다.

한 제도시행에 앞서 세부작성지침(평가매뉴얼)을 마련하고 이를 각 기

에 제공할 것이다. 세부작성지침에서는 작성기 , 평가기 , 작성사례 등 

부패 향평가서 작성에 필요한 모든 세부  사항을 알기 쉽게 설명할 정

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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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 절  부패방지시책 추진 평가

 1. 공공기 의 청렴도 측정*

가. 청렴도 측정의 배경 및 취지

공직부문의 부패문제를 근 하기 해서는 부패의 본질을 규명하고 이를 

해소하기 해 범 하고 지속 인 특단의 조치를 취하는 것이 필요하다. 

그리고, 부패 본질에 한 규명을 해서는 무엇보다 공직부패의 발생 황

과 실태분석을 통해 부패유형, 부패수   추이를 악하는 등 객 이고 

포 인 분석이 선행되어야 한다.

한, 부패발생을 근본 으로 방지하기 해서는 비리공직자에 한 발

과 처벌에 의존하는 사후 통제방법을 벗어나 새로운 근방법으로서 부패발

생 요인을 사 에 제거하는 방 인 반부패 정책이 요구된다. 방  반부

패 략을 마련하기 해서는 행정기  는 업무 분야별로 부패를 유발하

는 요인들의 상황, 즉 요인이 성숙되어 부패가 유발될 가능성에 한 규명과 

분석이 제되어야 한다.

이를 해서는 부패방지 노력이 객 인 활동지표와 더불어 결과측면에

서도 평가되어야 하는데 이는 부패유발 요인들이 어떻게 작용하며 변화되고 

＊ 평가조사담당관실 양종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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있는가를 계량화하는 작업이 될 것이다.

따라서 공공기 의 자율 인 반부패 노력을 유도하고 부패유발요인을 도

출하여 이에 한 제도를 개선함으로써 부패를 방지하는 과학 이고 체계

인 근을 해 공공기 에 한 청렴도 측정을 추진하게 되었다.

나. 청렴도 측정 연혁

청렴도 측정을 해 반부패특별 원회에서 1999년도에 청렴도 측정모형

을 마련하여 측정모형의 합성 검증을 한 시험측정을 2000년과 2001년 

총 3회에 걸쳐 공공기 을 상으로 실시하 다. 1회 측정은 측정모형의 

정성을 확인하기 해 실시하 으며, 그 결과를 토 로 측정모형을 보완하

고 측정 상기 을 추가 확 하여 2차․3차 시험측정을 실시하 다.

2002년 1월 25일 부패방지 원회 출범 후 시험측정 결과를 토 로 모형

의 통계  타당성에 한 문가 의견을 최종 으로 수렴하여 측정모형을 

완성하고 71개 공공기 (348개 업무)에 해 청렴도 측정을 실시하 고, 

2003년에는 77개 기 (394개 업무), 2004년에는 313개 기 (1,324개 

업무)를 상으로 기 별 청렴도를 측정하 다. 

2005년 청렴도 측정은 그 동안 나타났던 품제공사례를 토 로 평가모

형을 보다  과학 으로 보완하여 325개 기 의 1,330개 업무를 상으로 

기 별 청렴도를 측정하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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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청렴도 측정모형 및 내용

청렴도는 특정 행정기 에 소속되어 업무를 수행하는 공무원이 공직수행 

과정에서 부정부패 등 비리에 연루되지 않고 법령에 근거하여 공정하고 투

명하게 임하는 정도를 나타낸다. 

청렴도 측정은 평가체계의 정립, 측정 상기   측정업무 선정, 측정업

무별 민원인명부 수집, 화조사, 결과분석  공개의 단계를 거친다.

(1) 평가체계 및 기관청렴도 산출방식

청렴도의 반 개념으로서 ‘부패에의 노출 정도’는 구체 으로 ‘조사 상 기

의 민원인들이 업무를 처리하는 과정에서 경험하거나 인식하고 있는 부패

실태’와 ‘그들이 인식하고 있는 부패유발 요인들의 상태’로 구성된다. 

이때 조사 상 기 의 민원들이 업무처리과정에서 경험하거나 인식하고 

있는 부패 실태는 체감청렴도로, 그리고 그들이 인식하고 있는 부패유발 요

인들의 상태는 잠재청렴도로 나타낸다. 즉 체감청렴도는 부패에 한 개인

인 경험과 인식을 반 하며, 잠재청렴도(부패유발 요인의 성숙)는 부패를 

유발할 수 있는 요인들의 상태, 곧 부패가 발생할 수 있는 개연성을 반 하

고 있다.

청렴도가 높다는 것은 행정기 간의 계에서 업무처리 경험이 있는 민원

인들이 실질 으로 품수수 등 부패에 한 경험이 낮고 부패문제의 심각

성을 인식하지  않거나, 부패를 유발하는 요인들이 작용하는 정도가 낮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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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렴도의 평가 역별 구성은 부패에 한 심 역의 변화에 따라 구성체

계가 달라질 수 있기 때문에 평가체계나 구성항목의 수에 따라 청렴도에 

향을 미칠 수 있어 이를 방지하기 해 각 평가 역  구성 항목별로 부패

유발 가능성  요도의 차이에 따라 상 역은 Delphi, 하 역은 체

비교(AHP), 설문항목은 고정총합척도법(Constant Sum Method)으로 

가 치를 산정하여 용하 다.

가 치는 일반인이나 문가를 통해 얻어질 수 있으나 특정기 의 민원경

험이 있는 일반인을 상으로 하기보다는 각 구성체계에 따른 종합  단

이 가능한 학계나 연구기 , 측정 상기 의 감사  등 평가체계별 요도

를 정하는 것이 필요하여 2002년 평가항목별 가 치는 63명의 문가 등을 

상으로 조사가 이루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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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은 항목별 가 치

【기관청렴도】= 체감청렴도×가중치 + 잠재청렴도×가중치

▪ 체감청렴도 = 부패경험×가중치 + 부패인식×가중치

▪ 잠재청렴도 = ∑(업무환경, 행정제도, 개인태도, 부패통제)×가중치

▪ 하위영역별 청렴도 = ∑(설문항목별 점수×가중치)

※ 측정업무별 등비중으로 집계하며, 제공빈도와 규모 2개 항목은 기관 기준으로 집계

평가체계 및 기관청렴도 산출방식

품․향응 제공인식(1.000)

품․향응 제공빈도(0.544)

품․향응 제공 규모(0.456)

품․향응 제공 행화(0.667)

추간면담 필요성(0.333)

정보 공개 정도(0.431)

업무 처리 공정성(0.569)

품․향응 수수기 (0.401)

부패방지 노력도(0.585)

부패인식
(0.517)

부패경험
(0.483)

업무환경
(0.241)

행정제도
(0.237)

개인태도
(0.294)

부패통계
(0.228)

하위 영역 11개 설문항목상위 영역

체  감
청렴도
(0.494)

기  관
청렴도

기 ․ 차의 실성(0.569)

잠  재
청렴도
(0.506)

이외제기 용이성(0.4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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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부패경험 영역 점수화 방식

부패에 한 경험 역 내의 품/향응 제공빈도  규모 항목은  Likert 

척도 형태를 취하는 것이 불가능 하므로 수배정 방식을 정하기 해서 통

계학, 조사방법론, 사회학 등 련 문가의 범 한 의견  문  연구

에 기 하여 수화 방식을 결정하 다. 특히, 2005년에는 2004년까지 사

용된 방식과 달리 품제공의 빈도와 규모가 클수록 감  폭도 크게 수정하

여 청렴도 측정모형의 실효성을 제고하 다. 

즉, 측정 상기 의 품제공 규모  빈도의 분포를 이용한 UCP(Upper 

Cut of Point)를 구한 후 기 별 품 제공비율  규모에 따라 수화하며 

산식은 다음과 같다.

·

  금품/향응 제공빈도(규모) 점수 = 10× 1- 

 ▪ UCP는 기관별 제공빈도(규모) 누적감마확률분포의 95%에 해당하는 값

 ▪ 기관별 응답자 평균제공빈도(규모) = 총제공빈도(규모)/기관전체응답자

이러한 수화 방안은 비율척도를 서열척도로 환하지 않음으로써 정보

손실을 방지하고 기 별 변별력을 향상시키며 UCP 값을 고정함으로써 일정기

간 동안 기 별  시계열 비교를 통해 개선도 분석이 가능하다는 장 이 있다. 

 (3) 청렴도 측정대상기관 및 업무

2005년도 청렴도 측정은 325개 공공기 으로, 2004년도 313개 측정기

  산림청 등 종합청렴도 9.0  이상의 11개 기 을 제외하고, 24개 공

기관별응답자 평균 제공빈도(규모)

UCP(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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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유 단체를 추가하 다. 앞으로도 400여개 공직유 단체는 기 성격 분

석을 통해 지속 으로 확 할 정이다. 

측정 상업무는 단순한 행정 차에 의해 처리되는 업무를 제외하고 인허

가, 지도․단속, 국고지원․ 리 등 공공기 의 우월  결정이나 처분 등으

로 부패발생 가능성이 있는 민․ 업무 에서 2002년도는 348개, 

2003년도 394개, 2004년도 1,324개, 2005년도 1,330개 업무를 선정하

으며 측정업무 선정시 측정 상기 의 의견을 반 하는 차를 거쳤다.

▪ 업무상담, 정책(법률) 등에 관한 질의 회신 

▪ 인터넷으로 처리가능한 단순 대민업무 : 예) 질의응답 

▪ 증명서 발급(권)업무

▪ 측정대상기관에 대한 이의신청, 진정 등 고충민원업무

▪ 서류의 신고, 접수로 종료되는 업무 

▪ 기타 단순한 요식 행위에 의해서 종료되거나, 민원인과의 업무 접촉이 발생하지 않는 

업무

업무 선정시 기 별 조사표본의 크기를 감안하여 업무별로도 표성이 확

보될 수 있도록 업무별 표본수를 50표본 이상(기 자치단체는 40표본 이

상)으로 하면서 민원명부 수집기 에서 처리된 연간 처리건수를 감안하여 

최종 조사표본을 기 ․업무별로 할당하 으며, 모집단 자체가 은 업무는 

수조사를 원칙으로 하 다. 

조사 상 민원인은 2004년 8월 1일부터 2005년 6월 30일 까지 1년간

의 측정업무와 련하여 측정 상기 과 직  한 경험이 있는 민원인이

며, 민원인 리스트는 부패방지법 제21조의 규정에 따라 측정 상기 에서 

제출받아 민간조사 문기 에서 표본추출  화조사를 실시하 다.

청렴도 측정 제외대상 업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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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 2005년도 공공기관의 청렴도 측정결과

(1) 종합청렴도 

325개 기 의 1,330개 민업무의 종합청렴도는 10  만 에 8.68 으

로 2004년에 비해 0.30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다.

<연도별 종합청렴도 및 금품․향응 제공률 변동추이>

6.43점

7.71점
8.38점

8.68점

4.1%
3.5%

1.5%

0.9%

2002년 2003년 2004년 2005년

종합청렴도

금품/향응 제공률

※ 개선도 분석은 측정기관 및 업무의 변동으로 정확한 분석에 한계가 있으나 여기서는 연도별 종  

   합청렴도 및 제공률 등의 변동치로 판단

이와같이 청렴도가 계속 상승하고 있는 것은 참여정부의 지속 인 반부패

책 추진과 각 기 의 자율 인 개선 노력이 강화된 결과라고 평가할 수 있

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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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평가영역별 청렴도 

2004년과 비교하여 실제 인 부패행  뿐만 아니라 부패유발 요인과 

련된 모든 항목이 개선된 것으로 나타났으며, 특히 품․향응 제공빈도 

수가 8.96 으로 0.43 이 향상되었고 규모 수도 8.73 으로 0.14 이 

향상되는 등 민원인이 실제 체감한 청렴도가 큰 폭으로 향상된 것으로 나타

났다. 한 품등 수수기 는 9.35 으로 항목별 수가 가장 높게 나타

나, 국민들은 최근 공무원의 업무처리시 품․향응에 한 기 가 거의 없

는 것으로 인식하고 있다.

그러나 아직 업무처리 기 과 차의 실성(7.66 )이 낮고, 처리결과

에 한 이의제기의 용이성(5.79 )은 오히려 지난해보다 떨어지는 것으로 

나타나 업무처리 과정의 투명성과 명확성 제고를 한 련 제도의 정비가 

필요한 것으로 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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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2-2             평가영역별 청렴도 및 개선도

상위

영역
’02 ’03 ’04 ’05 하위

영역
’02 ’03 ’04 ’05 설문항목 ’02 ’03 ’04 ’05 04-05

변동

체  감

청렴도
6.52 7.79 8.63 9.05

부패 

경험
6.39 7.11 8.56 8.86

금품․향응 

제공빈도
6.31 7.09 8.53 8.96 +0.43

금품․향응 

제공규모
6.48 7.14 8.59 8.73 +0.14

부패 

인식
6.65 8.42 8.70 9.24

금품․향응 

제공인식
6.65 8.42 8.70 9.24 +0.54

잠  재

청렴도
6.33 7.64 8.13 8.31

업무 

환경
7.33 8.44 8.86 9.06

금품․향응 

제공 

관행화

7.78 8.68 8.83 9.09 +0.26

추가면담 

필요성
6.42 7.97 8.92 8.99 +0.07

행정

제도
5.74 6.79 7.38 7.81

기준․절차 

현실성
5.95 6.71 7.17 7.66 +0.49

정보공개 

정도
5.47 6.89 7.65 8.01 +0.36

개인

태도
6.54 8.38 8.74 8.96

업무처리 

공정성
6.69 7.98 8.45 8.70 +0.25

금품․향응 

수수기대
6.31 8.99 9.17 9.35 +0.18

부패

통제
5.62 6.71 7.33 7.22

부패방지 

노력도
6.10 7.49 8.01 8.23 +0.22

이의제기 

용이성
4.93 5.61 6.37 5.79 -0.58

종 합 청 렴 도 6.43 7.71 8.38 8.68 +0.30

(3) 부패경험(금품․향응 제공빈도 및 규모) 영역

공무원행동강령의 범 를 넘는 품․향응 등을 제공한 자는 2004년 

1.5%에서 0.9%로 감소하 으나, 제공경험자의 횟수와 빈도는 그 로 유지

되고 있어 일부 취약업무는 품․향응이 행화된 것으로 보인다. 

즉, 품․향응 제공경험자의 제공빈도는 다소 증가(평균3.23회)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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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공규모도 오히려 늘어난 것(평균 92만원)으로 나타나고 있다. 한, 

품․향응 제공경험자의 제공빈도에서는 ‘2회’제공이 29.9%로 가장 많았고, 

‘8회 이상’ 상습 으로 제공한 경우는 오히려 증가(6.2%→8.5%)하 다. 

표 2-3                 금품․향응 제공경험 현황

구   분 제공률(%)
제공자 평균

제공빈도(회)*

제공자 평균

제공규모(만원)*

응답자 평균

제공빈도(회)*

응답자 평균

제공규모(만원)*

2002년 4.1 3.16 75.00 0.13 3.02

2003년 3.5 3.04 70.42 0.11 2.45

2004년 1.5 2.65 61.11 0.04 0.92

2005년 0.9 3.23 92.07 0.03 0.79

＊ 제공자 평균제공빈도(규모) = 총제공빈도(규모) / 제공경험자
＊ 응답자 평균제공빈도(규모) = 총제공빈도(규모) / 응답자

표 2-4               금품․향응 제공 척도별 현황

제공빈도 1번 2번 3번 4~5번 6~7번 8~10번 11~15번 16번이상

2002년 24.9 28.5 18.1 12.4 3.1 13.0

2003년 25.7 29.0 16.8 15.3 3.0 10.2

2004년 31.1 29.2 19.2 12.1 2.1 6.2

2005년 25.2 29.9 17.0 16.6 2.8 5.1 1.9 1.5

품․향응 제공시기는 ‘업무처리 ’(39.6%)이, 제공이유는 ‘신속한 업

무처리를 해서’  (46.2%)가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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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금품 향응 제공시기 -  중복응답>

기타
(7.7%)

명절, 행사 등
특별한 때
(26.5%)

수시로
(16.7%)

업무 처리후
(22.1%)

업무 처리중
(39.6%)

업무 처리전
(12.5%)

한, 기 차의 실성  이의제기의 용이성 등에서 비교  부정  인

식을 갖고 있던 민원인이 실제로 품을 제공한 사례가 많았다. 이런 결과는 

기 차가 비 실  일수록, 이의제기가 어려울 수록 품․향응 제공 가

능성이 높은 것으로 해석될 수 있다. 따라서 이러한 구조  취약분야에 해

서는 개별 부패사례에 한 통제강화 뿐만 아니라 제도개선 등 부패 방을 

한 시스템 구축이 함께 추진될 필요가 있다. 

구     분 기준절차의 현실성 이의제기 용이성

금품․향응 제공여부
제공경험 있음 5.05 2.58

제공경험 없음 7.66 5.79

품․향응 이외의 각종 편의(골 장․콘도 약, 교통편 제공 등) 제공

률은 0.5%로서 품․향응 0.9% 보다 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기 유형

별로 앙정부와 공직유 단체가 0.6%로 기 자치단체 0.4%, 지방교육청 

0.4%에 비해 일부 높게 나타났다. 편의 제공은 민원인의 부정  인식을 확

하고 실제 부패행 로 연결될 가능성이 크므로 부패방지 장치에 하는 

별도의 편의수수 통제장치를 마련해야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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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기관유형별 청렴도

기 유형별로 앙행정기 의 청렴도가 8.75 으로 상 으로 높고, 지

방자치단체가 약간 낮은 수 으로 나타났다. 앙행정기 은 부처(8.84 )

가 청(8.59 ) 보다 높으며, 자치단체 에서는 기 자치단체(8.68 )가 

역시도(8.46 ) 보다 약간 높았다. 앙행정기 의 경우 기 ․ 차의 

실성, 정보공개, 이의제기 항목에서는 아직도 련제도에 한 개선이 필요

한 것으로 단된다.

표 2-5               기관유형별 청렴도 비교

                                  (단 ：%, )

구   분
청렴도 제공률(%) 부패

인식
관행화

추가

면담

기준

절차

정보

공개
공정성

수수

기대
노력도

이의

제기’04 ’05 ’04 ’05
 전체(325) 8.38 8.68 1.5 0.9 9.24 9.09 8.99 7.66 8.01 8.70 9.35 8.23 5.79

중앙행정기관(33) 8.42 8.75 1.2 0.7 9.33 9.21 8.70 7.63 7.76 8.53 9.43 8.27 5.85

 부처/위원회(21) 8.46 8.84 1.2 0.7 9.41 9.30 8.65 7.69 7.79 8.62 9.49 8.36 5.98

 ․ 청(12) 8.36 8.59 1.3 0.8 9.18 9.06 8.79 7.53 7.71 8.37 9.33 8.10 5.61

 자치단체(241) 8.38 8.67 1.5 0.9 9.21 9.05 9.06 7.65 8.06 8.75 9.33 8.22 5.77

 ․ 광역(15) 8.31 8.46 1.7 1.2 9.03 8.89 8.99 7.59 8.04 8.68 9.15 8.11 5.60

 ․ 기초(226) 8.38 8.68 1.5 0.8 9.22 9.06 9.06 7.66 8.06 8.76 9.34 8.22 5.78

 지방교육청(16) 8.35 8.67 1.7 1.1 9.27 9.09 8.87 7.69 8.07 8.59 9.32 8.24 5.96

 직유관단체(35) 8.33 8.68 1.7 0.9 9.34 9.23 8.86 7.70 7.89 8.52 9.41 8.26 5.85

(5) 업무성격별 청렴도

1) 중앙부처․청․공직유관단체(225개 업무)

검사 검 업무(33개)는 잠재청렴도가 양호(8.46 )하지만, 품․향응 

제공률(1.4%)이 다른 업무유형에 비해 상 으로 높았으며, 지도단속 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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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13개)는 품․향응 제공률(1.4%)과 잠재 인 부패 험성이 다른 업무

유형에 비해 상 으로 높은 수 이었다. 한, 조사업무(19개)의 품․

향응 제공률은 평균보다 양호한 수 (0.4%)이나 부패유발요인을 평가하는 

잠재청렴도(7.80 )가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표 2-6                 업무성격별 청렴도

                                             (단  : %, )

구 분
제공률(%) 부패

인식
관행화

추가

면담

기준

절차

정보

공개
공정성

수수

기대
노력도

이의

제기’04 ’05
전체(307) 1.5 0.8 9.33 9.21 8.79 7.66 7.81 8.52 9.42 8.25 5.84

검사점검(33) 3.9 1.4 9.24 9.15 8.91 7.89 8.17 8.75 9.31 8.60 6.28

조사(19) 1.7 0.4 9.25 9.15 8.82 6.83 6.87 7.95 9.39 7.77 4.81

계약/감독(89) 1.5 0.9 9.40 9.28 9.07 8.30 8.56 8.98 9.46 8.60 6.38

지도단속(13) 1.3 1.4 9.11 9.12 8.93 6.71 7.34 7.90 9.38 7.89 4.79

심사(73) 0.9 0.7 9.40 9.26 8.46 7.67 7.69 8.40 9.48 8.23 5.94

인허가(39) 0.9 0.4 9.33 9.22 8.76 7.20 7.34 8.38 9.43 8.02 5.34

승인,신고(29) 0.4 0.6 9.25 9.17 8.80 7.45 7.40 8.43 9.39 7.90 5.66

기타(12) 0.6 0.7 9.09 8.93 8.50 6.55 6.70 7.48 9.33 7.66 4.76

2) 지방자치단체

<광역 시․도(5개 공통업무)>

공사계약 업무는 ‘04년에 비해 품․향응 제공률이 감소(2.3%→1.3%)하

으나, 다른 업무에 비해 여 히 높은 수 이었으며, 여객화물자동차 운송업

은 ‘04년에 비해 품․향응 제공률이 감소(1.8%→0.7%) 했으며, 부패인식도 

크게 개선(8.75 →9.38 )되었다. 한, 소방시설 검 련 업무의 품․

향응 제공률(1.1%)은 ‘04년과 비슷하고 평균보다 약간 높은 수 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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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2-7             광역 시․도 업무분야별 청렴도

(단 ：%, )

구 분
제공률(%) 부패

인식
관행화

추가

면담

기준

절차

정보

공개
공정성

수수

기대
노력도

이의

제기’04 ’05
공사계약 2.3 1.3 9.02 8.78 8.99 8.41 8.68 8.93 9.05 8.26 6.31

여객화물

자동차운송 등
1.8 0.7 9.38 9.23 9.09 7.36 7.85 8.63 9.46 8.09 5.86

소방시설 점검 1.2 1.1 9.11 9.05 9.18 7.35 8.10 8.83 9.27 8.54 5.92·

건설업관련 

사업자관리
2.3 2.6 8.47 8.15 8.58 7.63 7.69 8.46 8.68 7.50 4.98

환경보건단속 1.4 0.7 9.24 9.34 9.11 7.22 7.86 8.57 9.38 8.14 5.00
  

 

<기초자치단체(4개 공통업무)>

주택건축인허가 업무는 ‘04년에 비하여 품․향응 제공률이 다소 감소

(3.0%→1.5%)하 으나 아직 높은 수 이며, 잠재청렴도(8.11 )는 비교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한, 공사계약 리 업무는 ‘04년에 비하여 

품․향응 제공률이 감소(2.2%→1.1%)하 으나 다른 업무에 비해서는 높은 

수 이었으며, 환경지도단속 업무의 품제공률(0.4%)은 높지 않으나 기

․ 차의 실성(7.02 )이 낮고, 이의제기(5.15 )가 곤란한 것으로 나

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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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2-8            기초자치단체 측정업무별 청렴도

(단  : %, )

구   분

제공률(%)
부패

인식
관행화

추가

면담

기준

절차

정보

공개
공정성

수수

기대
노력도

이의

제기’04년 ’05년
주택건축인허가 3.0 1.5 8.90 8.70 8.72 7.66 7.96 8.52 9.09 7.88 5.73

공 사 계 약 관 리 2.2 1.1 9.15 8.87 8.98 8.48 8.63 9.03 9.26 8.42 6.47

식 품 지 도 단 속 0.4 0.2 9.43 9.38 9.29 7.51 8.01 8.87 9.53 8.41 5.52

환 경 지 도 단 속

 (시구 종합) 0.6 0.4 9.43 9.32 9.41 7.02 7.77 8.58 9.51 8.12 5.15

개 발 행 위 허 가

(군)
0.7 0.9 9.23 9.13 8.86 6.94 7.38 8.50 9.33 8.12 5.80

3) 지방교육청(7개 공통업무)

운동부 운 업무는 ‘04년에 비하여 품․향응 제공률(4.4%)이 증가

(3.7%→4.4%)하는 등 구조 으로 수수 행이 존재하는 것으로 드러났으

며, 정화구역해제 업무는 품․향응 제공률(0.3%)이 낮은 수 이나, 기

․ 차(5.60 ), 정보공개(5.53 ), 이의제기(3.68 ) 등 잠재청렴도 

역이 조하므로 제도개선이 필요한 것으로 단된다. 한, 공사계약

리 업무는 ‘04년에 비하여 품․향응 제공률이 감소(3.2%→1.6%)하 으

나, 평균보다 여 히 높은 수 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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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2-9           지방교육청 업무분야별 청렴도

                                              (단 ：%, )

구 분
제공률 부패

인식
관행화

추가

면담

기준

절차

정보

공개

공정

성

수수

기대
노력도

이의

제기’04 ’05
구 매 / 용 역 

계 약 ･ 관 리
1.5 0.6 9.52 9.37 9.48 8.72 9.00 9.21 9.51 8.78 6.97

공사계약 관리 3.2 1.6 9.16 8.94 9.11 8.34 8.69 9.06 9.15 8.44 6.39

사 립 학 교

재 정 지 원
1.6 0.1 9.62 9.54 9.22 8.49 8.89 9.18 9.67 9.01 7.11

예 산 관 리 0.7 0.2 9.36 9.07 8.82 7.99 8.37 8.85 9.39 8.46 5.73

운 동 부 운 영 3.7 4.4 9.10 8.85 8.04 7.76 7.87 8.17 9.01 8.21 6.56

정화구역 해제 0.8 0.3 8.72 8.47 8.12 5.60 5.53 6.93 9.00 6.84 3.68

학원지도 점검 0.2 0.2 9.39 9.43 9.30 6.90 8.12 8.72 9.52 7.95 5.28

마. 청렴도 측정결과 활용 및 제도의 발전방향

이상과 같이 공공기 의 청렴도 측정은 행정서비스 수요자인 민원인을 

상으로 측정 상기 별로 취약분야가 무엇인지를 악하고 이들 업무에서 

부패가 발생하는 원인이 어떤 요인에서 기인하는가를 분석하여 해당기 에 

제공함으로써 해당기 에서 심을 가지고 부패척결을 해 과학 이고 체

계 인 개선노력을 기울일 수 있도록 유도하는데 활용된다. 각 기 의 자체

인 개선노력에도 불구하고 청렴도가 지속 으로 낮은 구조  취약업무에 

해서는 부패 험성진단(BPR)을 실시하여 근원 인 개선방안을 수립․시

행하고 있으며, 2005년부터는 청렴도 측정결과가 정부업무평가(국무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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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  산하기 평가(기획 산처)에 반 되는 등 청렴도 측정결과의 환류 

시스템이 보다 강화되었다.   

그러나, 업무처리의 직 인 상 방이 존재하지 않는 업무(  : 정책업

무, 기 내부 업무)에 해서는 청렴도 측정이 곤란하고, 민원인 조사결과 

이외에 부패통계자료가 반 되지 않아 국민인식과 청렴도 측정결과 사이에 

괴리가 발생할 여지는 있다. 이런 문제 들을 보완하기 해 원회는 2006

년부터 부패사건에 한 외부 발․실 을 수화하여 청렴도 보조지표로 

활용할 계획이며, 장기 으로는 정책과정의 불투명성과 부패발생 험성을 

평가할 수 있는 장치의 도입을 추진 에 있다.

한, 청렴도 측정제도는 행정부  공직유 단체 등에 해 제한된 범

내에서 시행되고 있어 법원․국회 등 헌법상 독립기 과 기업부패문제 등에 

해서는 용이 어렵다는 한계가 있으므로, 이런 분야에 한 평가제도가 

별도로 도입될 필요가 있다고 본다.  

2. 부패방지시책 평가*

가. 평가의 의의 및 특징

부패방지 시책평가는 정부의 반부패 정책이 추구하는 목표를 구 하기 

하여 각 기 에서 추진하는 반부패 책들의 내용  집행에 한 정성과 

효과성 등을 평가․발표함으로써 각기 의 부패방지 노력에 박차를 가하고 

＊ 평가조사담당관실  김원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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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 알권리를 충족시키는 것이다. 평가의 상이 되는 반부패 책들은 

추진과제의 성격에 따라 사 ․과정․사후  평가의 형태를 띠며 매년 주기

으로 시행되는 반부패 분야의 종합  평가라 할 수 있다.

2005년도 시책평가는 청렴도를 향상시키기 한 환류 책으로 『2004

년 청렴도 측정』결과가 낮은 업무를 『청렴도 개선과제』로 선정하여 

외부 문기 을 통해 평가하 으며, 문성을 강화하기 해 행동강령 등 

원회에서 추진하는 주요 정책의 평가에 해서는 내부 자체평가 방식으로 

실시하 다.

나. 목  표

각 기 의 반부패 추진시책  노력과 참여의 정도를 평가함으로써 시책

추진의 효과성을 제고하고 자율 인 부패방지 노력을 강화하는 것으로 이를 

달성하기 한 단계  목표는 다음과 같다.

￭ 1단계：주요 반부패 정책에 한 참여  추진노력

￭ 2단계：청렴도 측정 등을 통한 부패 취약분야 도출

￭ 3단계：기 별 자체 진단  시책 추진계획 수립

￭ 4단계：추진시책의 정성 평가  개선방향 제시

￭ 5단계：자율 인 반부패 노력 강화  우수사례 확산

다. 추진체계

원회에서 수행하고 있는 주요 반부패 정책에 해서는 내부 자체평가를 

실시하고 청렴도 취약업무에 한 개선과제는 외부 문기 의 평가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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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행하여 추진함으로써 평가의 문성을 높일 수 있도록 하 다. 외부 평가

는 문평가기 (한국행정연구원)에 의뢰하여 추진하 다.

원회에서는 평가기본계획 수립과 이를 피평가기 에 설명하고 의견을 

수렴하는 역할, 련 자료의 수집  원회 추진정책에 한 자체평가를 담

당하 으며, 외부평가 문기 에서는 교육 등 문분야별로 5명의 평가 원

을 엄선하여 별도로 하고 서면평가  장평가를 통한 결과를 분석․검

토하는 기능을 수행하 다. 우수사례 선정은 평가의 문성  공정성을 확보

하기 하여 원회 2명, 외부 평가 문기  3명이 참가하여 실시하 다.

아울러 각  공공기 에서는 실제 부패방지시책을 장에서 추진하는 한

편, 소속기   산하기 에 한 시책추진 상황을 리․취합하여 제출하

는 역할을 수행하도록 하 다.

◇ 국가청렴위원회(평가조사담당관실)

    ◦ 연도별 부패방지시책평가 계획 수립

    ◦ 내부평가․외부용역평가 총괄 및 현장 확인 주관

  ◇ 외부 전문평가기관, 국가청렴위원회(각 소관 담당부서)

    ◦ 과제별 평가기준 및 평가지표 발굴

    ◦ 공정성․객관성 확보를 위한 평가기법 및 평가모델 개발

    ◦ 서면․현장평가 결과 분석 및 활용방안 강구

(자료제출)↑↓(서면․현장평가)

◇ 평가과제의 관리․이행, 기관별 추진과제 발굴 등

   ◇ 평가자료 취합 및 제출

국가청렴위원회, 외부 전문평가기관

각 공공기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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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 평가대상

앙행정기   지방자치단체, 공직유 단체 등 94개 공공기 을 평가

상으로 하 다.

￭ 앙행정기 (44개)：18부, 4처, 16청, 6 원회

￭ 지방행정기 (32개)：16개 역자치단체, 16개 교육자치단체

￭ 공직유 단체(18개)：14개 정부투자기 , 4개 유 단체(한국가스안

공사, 한국철도시설공단, 농업 동조합 앙회, 한국 기안 공사) 

        ※ 유관단체는 청렴도중점개선과제 평가만 해당

마. 평가과제 및 평가일정

(1) 평가과제

2005년도 부패방지시책 평가는 부패방지 정책의 주요 핵심과제를 부패방

지 체계․노력․성과의 3개 부문으로 구분하여 개별 평가 상을 선정하 으

며, 개별 과제에 한 평가결과를 기 별로 종합 수화함으로써 각 기 의 

부패방지 성과  노력을 효과 으로 측정할 수 있도록 하 다. 이들 개별과

제에 한 종합평가 시에는 ‘05년 청렴도 측정결과를 성과지표로 반 함으

로써 부패방지 개선노력뿐만 아니라 반부패 책 추진의 실효성을 제고할 

수 있도록 노력하 다. 

2004년도 평가 상이었던 자율과제, 제도개선을「제도개선 종합 책」

으로 통합하여 효율성을 제고할 수 있도록 하 으며 종합평가 시에는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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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제의 다양성  요성을 감안하여 평가비 을 달리하여 가 평균 수를 

구하도록 하 다.

<종합평가 대상과제 및 가중치>

￭ 부패방지 체계부문(20%)：반부패 책 추진체계(20%)

￭ 부패방지 노력부문(50%)：제도개선 종합 책(30%), 행동강령 이행 

 신고활성화(10%), 반부패 교육(10%)

￭ 부패방지 성과부문(30%)：공공기  청렴도 측정결과(종합 수 15%, 

개선도 15%)

(2) 평가일정

시책평가는 각 과제별 연간 평가결과를 기 로 한다. 그러나 행동강령 이

행  신고활성화의 경우 새로운 제출양식에 따라 2005년 상반기 실 만 반

되었으며 이후 평가 시에는 연간 실 을 평가한다. 반부패 책 추진체계

는 매월 실 을 제출받아 검하나 최종 평가는 연간실 으로 실시하며 마

찬가지로 제도개선 종합 책도 분기별 추진실 을 제출받지만 평가는 연간

실 으로 실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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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제명(평가부서,기관) 평가주기 평가대상 기간 및 자료제출 일정

 ① 반부패대책 추진체계

    (정책총괄담당관실)

매월점검

연간평가

▪평가대상 : ‘05.1.1~11.24 실적

▪자료제출 : 매월 25일
 ② 제도개선 종합대책

    (제도1담당관실)

분기점검

연간평가

▪평가대상 : ‘04.4/4~’05.3/4 실적

▪자료제출 : 매분기 익월 15일

※ 기관별 반부패수범사례는 2건 이내

    범위에서 10.31까지 제출

  ※ 청렴도 중점개선과제

     (외부 용역기관)

연간평가 ▪평가대상 : 개선추진계획

▪자료제출 : 7.31일

 ③ 행동강령 이행 및 신고활성화

    (행동강령운영과)
반기평가

▪평가대상 : '05년 상반기 실적

▪자료제출 : 7.31일
 ④ 반부패 교육

    (교육홍보과)
연간평가

▪평가대상 : ‘05.1.1~'05.10.31 실적

▪자료제출 : ‘05.11.10일
 ⑤ 청렴도 측정결과

    (외부 용역기관)
연간평가

▪평가대상 : ‘04.8.1~’05.6.30 측정결과

▪자료제출 : ‘05.7.22일

제도개선 종합 책의 구성과제  자율과제는 각 기 에서 자율 으로 추

진하고 있는 제도개선 반부패 책으로서 제출된 자료는 평가 수에 반 되

는 것 뿐만 아니라 외부 문 평가기 (3명)과 원회(2명)의 심사를 거쳐 

우수 수범사례를 선정한다. 청렴도 개선과제는 2004년 청렴도 측정결

과 수가 낮은 취약업무를 상으로 하는 것으로써 총 41개 기  66개 업

무이며 자체 개선계획이 주된 평가내용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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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 관 명 업    무    명 기 관 명 업    무    명

농림부 식품수입 신고 서울교육청 운동부운영

금지품 및 수입식물검사 부산교육청 운동부운영

노동부 산업안전재해조사 대구교육청 공사 계약/관리

건설교통부 건설공사 점검 인천교육청 운동부운영

해양수산부
항만/어항공사 및 장비계약 

및 관리
광주교육청 공사 계약/관리

항만시설 사용허가 계약/관리(물품, 용역)
수입수산물 정밀검사 사립학교 재정지원

불법어업 지도점검 운동부운영

기획예산처 예산심의 대전교육청 운동부운영

기금심의 공사 계약/관리

국가보훈처 계약/관리 울산교육청 운동부운영

국세청 개인세무조사 경기교육청 운동부운영

계약/관리 사립학교 재정지원

조달청 내자 계약/관리 충북교육청 사립학교 재정지원

기술용역 계약/관리 전남교육청 운동부운영

경찰청 유해업소 단속 공사 계약/관리

중소기업청 등록 사립학교 재정지원

식품의약품

안전청
수입식품 정밀검사 경북교육청 계약/관리(물품, 용역)

인천광역시 건설업 관련 등록 경남교육청 공사 계약/관리

광주광역시 건설업 관련 등록 한국가스안전공사 시공감리

공사 계약/관리
검사(허가시설검사/정밀검사/
제품검사)

대전광역시 건설업 관련 등록 성능 인/검정(부품, 방폭)
울산광역시 환경/보건관련업소 지도단속 계약/관리

경기도 여객/화물자동차 운송업 한국철도시설공단 건설공사 점검

공사 계약/관리 농업협동조합중앙회 농업경제부문 계약/관리

소방시설완공검사 한국전기안전공사 사용전 검사

강원도 공사 계약/관리 다중이용시설점검

충청북도 공사 계약/관리 농업기반공사 건설공사 점검

여객/화물자동차 운송업 계약/관리

건설업 관련 등록 한국수자원공사 건설공사 점검

전라남도 공사 계약/관리 한국전력공사 신규전기사용신청

경상북도 건설업 관련 등록 대한주택공사 건설공사 점검

여객/화물자동차 운송업 한국철도공사 계약/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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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 평가지표

평가지표는 발굴된 과제를 어떻게 평가 할 것인가 하는 수단 ․ 차 인 

사항으로서 사실상 목표에 맞는 평가결과를 도출하기 한 요한 지침이 

되는 것이며, 한 공정하고 객 인 평가를 가능하게 하는 요인이 된다. 

따라서 작성양식  평가지표를 추진계획 통보시 함께 수록하여 제시함으

로써 각 기 에서는 평가 주안 을 감안하여 시책을 추진하여 실 을 일정

양식에 따라 제출할 수 있도록 하 다.

(1) 반부패대책 추진체계

평가  분야를 크게 4개 검항목으로 구분하고 이를 구체 으로 검

하기 한 15개 세항목을 설정하여 세항목별 활동실 을 수화할 수 있도

록 평가지표를 구성하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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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  가
영  역

평가기준 평가 항목 산출방법 평점
(기본)

T/F
활동
(20)

T/F 회의
개최(5)

◦반부패 T/F 연간 회의개최 횟수 ◦총회의개최수 X 0.2점
   (최대회의개최 10회)

5
(3)

회의진행(2) ◦회의 주재 (단장 등)◦회의 참석자 (직급 등)
◦단장주재 유무 2

(1)
실무팀 회의

개최(3)
◦회의개최 횟수◦회의 참석자 (주재, 직급 등)

◦수범사례 발표기관
  - 협의회(5점), 점검회의(3점)◦ 회의자료 수범사례 기재건수
  - 건당 1점
 ⇒ 총합계에서 환산적용
  - 실무팀회의(1.5/13점)
  - T/F회의내용(2.5/13점)
  - 후속조치(2.5/13점)

3
(1.5)

회의내용
(5)

◦회의안건의 부패방지와의 관련성◦해당기관의 핵심업무를 반영한 정도◦제도개선 발굴․실적

5
(2.5)

후속조치
이행실적

(5)

◦회의결과 부서 및 산하기관 전파◦부패방지대책 추진상황 점검실적 5
(2.5)

기관장
관심도

(15)

부패방지
활동참여

(10)

◦기관장이 직접 지시․참석 등 적극적 활동실적 ◦상/하반기 실적 X 0.1점
   (최대 활동실적 50건) 10

(5)

전담조직․인력
확보 등

(5)

◦전담부서 (유, 무), 인력(총   명)
  5급이상(  명), 6급(  명), 7급(   명)

◦전담인력 X 0.25점
  (최대전담인력 6명)

3
(1.5)

◦감사부서의 우대정도◦부서내 부패방지 업무 우대정도
◦우대정도 차등적용 2

(1)

정부정책
방향과의
부합성

및
 

정부지침
의

구체화
(55)

상시 반부패
활동 및 
제도개선

(10)

◦부패문제 사전검토․반영 정도 ◦반영정도 차등적용 5
(2.5)

◦주요사업 부패방지계획 첨부실적 ◦계획수립여부(1.25점)◦실적유부(1.25점)
5

(2.5)

자율적 반부패
실천노력 추진

(15)

◦정부지침외 기관 특성에 맞는 창의적 부패
방지활동 정도

◦회의자료 수범사례X0.08점
   (최대건수 20건)

3
(1.5)

◦기타 일반적 부패방지 활동 이행실적 ◦이행실적 건수 X 0.45점
   (최대 이행실적 9건)

9
(5)

◦클린카드제◦청렴서약제◦시민감사관제

◦이행실적 건수 X 0.5점 3
(1.5)

국민적 참여와
합의를 통한
반부패 실천

(10)

◦계획수립, 집행, 지도․점검 등 대책 추진과정
의 국민참여 정도

◦이행실적 건수 X 0.5점
   (최대 이행실적 5건)

5
(2.5)

◦윗물맑기운동 전개 및 책임성 담보 ◦이행여부(1점)◦후속조치여부(0.5점)
3

(1.5)
◦유관단체 윤리강령 도입 등 ◦도입여부 2

(1)

적발․처벌의
실효성 확보

(10)

◦기관내 부서 및 소속․산하단체에 대한 반부
패 지도감독 및 적발 실적

◦적발실적 차등 적용
  (10이상 / 5건이하,/ 없음)

4
(2)

◦내부공익신고 활성화◦클린신고센터 개설◦부패신고 포상금제

◦이행실적 건수 X 1점 6
(3)

성과와 연계된
실질적

대책노력 강화
(10)

◦기관별 자체 평가․환류체계 ◦반영정도 차등적용 4
(2)

◦수범공직자에 대한 인센티브 부여 방안 마
련 및 관련실적(인사우대 등)

◦방안마련 및 관련실적 차등
적용

3
(1.5)

◦부패관련 지휘․감독책임 부과 방안 마련 및 
관련실적(연대책임제 등)

◦수립여부 및 관련실적 차등
적용

3
(1.5)

부패방지
관련 

협조 등
(10)

계획 및 실적
(10)

◦ ‘05년도 연간계획 제출 ◦기한내 제출여부
  (1 / 0.7 / 0점 차등)

3
(2)

◦월별 제출실적(매월 25일 기준) ◦기한내 제출여부(월별)
  (0.5 / 0.35점 차등)X7개월

7
(3.5)

합   계 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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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제도개선 종합대책

각 기 의 부패방지를 한 제도개선 추진실 을 평가하며, 자율과제, 제

도개선 권고과제 등 개선내용을 총 하여 평가할 수 있도록 지표를 구성하 다.

평가

영역
평가지표 평가기준 평 점 부 여 방 식 평점 비고

상시적

제도개

선시스

템 운영

부패현상

발생시 

제도개선 

부패발생업무 

개선계획 

수립여부

◦ 의무적 제도개선대책 수립여부

  (대책수립건수 / 전체대상건수)×11.25
 ※ 2005부패방지대책 추진지침 P10 참조

◦ 개선계획의 적정성

11.25

25%

 추진 실적 

◦ 제출된 추진계획 대비 이행실적 대조

 ※ 분기별 평가 후 산술평균 점수 부여 

  (정상추진과제수/전체과제수)×12.5
11.25

제출기한 준수 ◦ 부패현상 발생 분기의 익월 15일 2.5

부패유발

요인개선

( 4 5 0 대과

제+α)

신규부패

유발요인

발굴노력

◦ 신규과제 개선내용의 적정성(80%)
   채택건수/ 신규과제 제출건수

◦ 신규과제 제출건수(20%)
11.25

25%
 추진 실적 

◦ 제출된 추진계획 대비 이행실적 대조

 ※ 분기별 평가 후 산술평균 점수 부여 

   (정상추진과제수/전체과제수)×12.5
11.25

제출기한 준수
◦ 보고기한 1일 초과시 0.5점 감점

 ※ 분기별 평가 후 산술평균 점수 부여
2.5

공통과제

(24건),  
기권고

과제

(37건)
 

이행

이행실적
계획대비 

이행실적

◦ 추진계획 대비 이행실적 비율에 따라 점수 부여

 〔정상추진(세부)과제수/전체(세부)과제수〕×20
20

40%개선 효과
개선방안의 

현장정착 노력

◦ 관련법령 제․개정 이후 시행에 필요한후속조치 

이행 ․감독 여부

◦ 제도개선 후 나타난 새로운 부패유형에 대한 자

체적인 보완대책의 수립 및 추진여부

15

계획의 

충실성
보고기한준수

◦ 이행실적 제출시한의 준수 여부

  ※ 보고기한 1일 초과시 0.5점 감점
5

반부패

수범

사례

참여도 사례제출여부 ◦  수범사례 제출기관에 대하여 기본점수(3점) 부여 3

10%사례의

우수성

기관 

전파효과,
사례의 참신성

◦ 상위기관 10%(7), 11~50%(5), 51~90%(4), 91% 
이상(3) 

7

합         계 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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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5년 추진 제도개선 중점과제 평가 지표

평가영역 평가지표 평가기준 평 점 부 여 방 식 평점 비고

‘05년 추진 

중점과제

개선 

참여도

관계기관 

T/F 및 

실무자협의회 

참석비율

◦ 총 개최횟수 대비 관계자 참석횟수

의 비율에 따라 점수 부여
15

35%
실태조사 

협조도 
◦ 합동 실태조사시 협조정도(정성평가) 10

반부패T/F 
활용정도

◦ 부처별 반부패 T/F 개최시 중점과제 

   관련 논의 횟수
10

개선대책

수립의 

적극성

부처의 

개선안

제시여부 

◦ 자발적인 개선대책의 수립 및 제시 

여부
15 15%

개선안의 

내용

부처 제시 

개선안의 

효과성 등

◦ 제시된 개선안의 타당성, 혁신성, 
   종합성(정성평가)

20 20%

개선노력

장애요인 

극복노력 

◦ 이해관계집단 등 반발에 대한 적극

적인 대처여부
15

30%
확정된 대책의 

수용여부

◦ 확정된 대책에 대한 소관부처의 수

용 여부
15

합         계 100

※  동 과제는 참여부처가 한정되어 있고, 대책 수립이 진행 중인 과제이므로, 각 기관의  참여도를 
중심으로 평가하여 포상대상 선정에만 활용

(3) 청렴도 중점개선과제

외부 문평가기 에서 평가하는 과제로서 개선내용의 합성 등을 

지표로 구성하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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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가영역 평 가 지 표 가중치

① 부패유발요인 분석 적합성 평가

업무단계 및 이해관계자 

분석(27%)

1. 부패취약 업무의 단계별 분석 여부 5%

2. 부패취약 요인에 대한 단계별 분석의 적합성 17%

3. 내․외부 이해관계자 분석의 정확성 5% 

② 개선안의 내용 적합성 평가

개선내용의 적합성

(38%)

 4. 개선목표의 구체성 13%
 5. 개선목표와 부패유발 요인의 연관성 15%
 6. 적극적인 외부참여의 유도 5%
 7. 적극적인 내부참여의 유도 5%

소요 자원 분석 및 

추진전략의 적합성(10%)

 8. 소요자원(예산/인력 등)에 대한 판단 여부 2.5%
 9. 자원동원 전략의 실효성 2.5%
10. 장애요인 및 대안모색의 적절성 5% 

개선안에 대한 

종합적 평가(25%)

11. 부패취약성 분석의 적합성 10%

12. 개선안에 대한 종합적 평가 15%

※ 가중치 선정방법 : 평가 전문가 5명의 의견을 종합하여 산정

(4) 행동강령 이행 및 신고활성화

행동강령의 이행  신고활성화를 한 제도와 추진체계의 실효성, 추진

실 , 실천의지 등을 지표로 구성하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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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가영역 평가지표 평가기준 평 점 부 여 방 법 등급 평점

제도도입 

및 

추진체계의 

실효성 

확보

1-1
행동강령

위반행위

신고

활성화를

위반 방안

신고 

활성화를 

위한 각종

방안  유무

- 신고활성화 방안이 3개 이상인 경우(   )
- 신고활성화 방안이 2개 이상인 경우(   ) 
- 신고활성화 방안이 1개 이상인  경우(   )
- 활성화 방안이 없는 경우(   )

A(10)
B(6)
C(3)
D(0)

10

추진실적

1-2
행동강령 

상담실적

전체기관

대비상담

실적

- 행동강령 총상담건수

기관간 

비교통한 

등급 

배정

20

추진실적

1-3
금품등 

반환

행동강령에

서

정한 금품등

반환 실적

- 금품 등 반환신고건수 〃 20

추진실적

1-4
행동강령

위반적발 

실적

자체 및 

외부

기관적발

실적(전체기

관의 실적

기준 현황)

          자체적발건수
 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  × 100
  자체적발건수 + 외부기관 통보건수

〃 30

행동강령

실천의지

1-5
행동강령

관련 

권고사항 

이행정도

각 기관의

행동강령

시행의지

∙권고사항 이행을 위한 세부계획 수립 및 

  시행 (   )
∙권고사항 이행을 위한 계획수립 (   )
∙공람 종결 (   )

〃 20

(5) 반부패 교육

각 기 에서 추진하고 있는 반부패 교육활동의 성과와 추진방식의 

성․독창성을 평가하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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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가

영역
평가지표 평가기준 평점부여방식 평점 가중치

교육

활동량

1인당 

교육시간

1인당 

교육시간

◦ 기관간 비교를 통한 등급배정

 ※ 소속 교육훈련기관 교육실적 포함
30

50%
상위직 

교육 

과장급이상 

1인당 

교육시간

◦ 기관간 비교를 통한 등급배정

 ※ 소속 교육훈련기관 교육실적 포함
20

교육의

적절성

(독창성)

강사 수준
교육강사의 

전문성

◦ 기관장/반부패 외부전문가/반부패관련기관

   공무원 등(100)
◦ 자체 부패방지교육 전문가(80)
◦ 영상매체 활용 및 기타(60)

10

30%내용의

적합성

교육내용의

적합성

◦ 부패총론(부패이론, 정부주요시책 등)과 

   기관 부패방지 대책 등(100)
◦ 부분적인 부패방지 교육(70)

10

형태의 

독창성

교육형태의 

독창성
1)

◦ 반부패행사의 일환으로 교육실시(100)
◦ 단독 부패방지 교육실시(70)
◦ 다른 교육과 병행실시(50)

10

교육 

활성화 

노력

기관별 특

화된 교육

자료 개발

책자형태의 

교육자료 

개발여부

◦ 2개 이상(100)
◦ 1개(50)
◦ 무(0)

10

20%
시청각자료 

개발여부
2)

◦ 2개 이상(100)
◦ 1개(50)
◦ 무(0)

10

 

주1) 시․도 교육청은 ‘교육형태의 독창성’ 대신 ‘소속학교의 학생대상 반부패 교육자료 활용실적‘으  
    로 대체

 2) 책자형태 이외의 자료로서 파워포인트, 동영상 등이 해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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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반부패 수범사례 선정

원회와 외부 문평가기  공동으로 수범사례를 선정하기 해 8개의 

심사지표로 구성하 다. 각 지표는 5단계로 평정하며(매우 그 다 5 , 그

런 편이다 4 , 보통이다 3 , 별로 그 지 않다 2 ,  그 지 않다 1

) 1번 지표인 공무원 부패 련성에서 낮은 평가를 받는 경우(5  척도 

가운데 2  이하)에는 더 이상 평가를 진행하지 않고 제외하게 된다.

번호 지  표  명 가중치

1
이 과제는 공무원의 부패와 관련성이 높은 과제이며 대상으로 하고 있는 

부패의 현상과 원인에 대한 정의가 잘 되어 있다
23%

2 이 과제의 계획은 구체적이며 모호한 부분이 없다 8%

3 이 과제의 내용대로 수행한다면 부패는 실제로 줄어들 것이다 15%

4
이 과제는 성공적인 수행을 위한 인센티브 및 통제장치 등 추진전략을 충

분히 구비하고 있다
8%

5 이 과제는 과제추진에 필요한 인적, 물적 자원을 충분히 고려하고 있다 8%

6 이 과제는 기존의 부패방지시책들과 차별화되는 창의적인 과제이다 15%

7 이 과제의 추진 실적은 계획과 일치하며 양호한 편이다 8%

8 이 과제(의 아이디어)는 공공부문에 널리 전파시킬만하다 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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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평가결과

(1) 반부패 추진체계

정부의 강력한 부패척결 의지와 부패청산과제의 요성을 이해하고 동참

하는 분 기는 확산되었으나 반부패 청렴 책이 아직 각 기   일선기

까지 골고루 , 정착되는 단계에는 이르지는 못하고 있는 것으로 평가되

었다. 우수 추진기 으로는 세청, 부산 역시교육청, 국방부, 경상북도 등

으로 나타났다.

(2) 제도개선 종합대책

「상시  제도개선시스템」도입(‘05.4월)으로 부패 상과 제도개선의 연

계성이 강화되고, 즉시성 있는 제도개선 체계는 확립되었으나 부패사건에 

비해 자발  제도개선계획 수립이 미흡하므로 부패 상과 제도개선의 연계

성이 강화될 필요가 있다. 반 으로 기 별 제도개선 체계 확립  양 인 

면에서의 개선노력은 정 이나 제도개선 후에도 부패가 발생하는 등 제도

개선의 실효성  개선효과의 일선 정착노력은 다소 미흡하 다. 우수 추진

기 으로는 한국농 공사, 정보통신부, 병무청, 부산 역시, 국세청, 노동

부, 구 역시교육청 등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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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청렴도 중점개선과제

년도에 비해 업무단계별 부패유발요인 분석 등이 많이 발 되었고 개선

안의 구체성이나 내외부 참여수  등도 많이 향상되었다. 그러나 기 의 특

성과 환경, 업무의 특성 등을 감안한 종합 이고 체계화된 분석틀을 갖추지 

않고 기존 업무의 연장선상에서 개선안을 제시하는 경향이 다수의 기 들에

서 발견되었다.

(4) 반부패 우수사례

 85개 기 에서 제출한 204개 수범사례  1차로 부패연 성이 낮고 타

과제와 복되는 것 등을 제외한 57개 과제를 선별하 고 2차에서는 8개 평

가지표별 5  척도로 평가하여 최종 수로 우수사례를 선정하 다. 부패와 

련성이 높고, 부패 상에 한 인분석  종합 인 개선방향을 제시한 

과제가 높은 평가를 받았으며, 창의 이면서 장기  략과제를 발굴하고 

지속 으로 효과성을 분석하는 등 개선효과 악이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우수사례>

￭ 한국농 공사：청렴-HACCP(부조리 사 리시스템) 도입

￭ 문화 부：보조  사업 리 개선시스템 구축

￭ 소기업청：정부 최 의 E-쿠폰제 경 컨설  추진

￭ 기획 산처：투명한 산 의 체계 구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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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행동강령 이행 및 신고활성화

기본 인 행동강령 인 라(행동강령 제정․책임  지정 100%, 신고센타 

운  89.2% 등)는 상당부분 구축되었으나, 기 별 특성이나 실천가능성을 

고려한 구체  행 기  마련이 미흡하며, 교육․홍보를 통한 인식변화 노

력과 자체 처벌규정 마련이 요구된다. 우수 추진기 으로는 강원도, 세청, 

한주택공사, 보건복지부 등으로 나타났다.

(6) 반부패 교육

반 으로 교육  홍보활동에 기 장의 참여도가 조하며, 내용면에서

는 기 별 특성에 맞는 사례발굴 노력이 미흡하고 연간 1인당 교육시간은 

2.4시간으로 양  측면에서는 증가하 으나, 교육형태가 부분 강의․토론 

등으로 획일화되어 있어 역할수행(role playing) 등 기 (업무) 특성에 맞

는 효과  학습교재  교육방법 개발이 필요하다. 우수 추진기 으로는 부

산교육청, 한주택공사, 세청, 충남교육청 등으로 나타났다.

아. 평가결과 활용

시책평가의 상인 반부패 책 추진체계, 제도개선 종합 책, 행동강령 

이행  신고활성화, 반부패 교육 4개 개별 과제별 우수기 과 수범사례를 

선정하여 공로자에게 정부포상을 수여하며, 의 4개 평가결과에 성과지표

인 청렴도 측정결과를 합친 종합평가 결과를 기 로 우수기 을 선정하여 

기 표창과 함께 포상 을 수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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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5년 시책평가관련 정부포상 대상 선정결과

구 분

종합 우수

노력 기관

반부패대책

추진체계
제도개선 기관 공통과제

①+②+④+⑤ ①T/F 운영 ②종합대책 ③우수사례 ④교육홍보 ⑤행동강령

포 장 - - 한국농촌공사 - - - 

대통령 정보통신부 관세청
부산시

국세청
문광부 대한주택공사

강원도

국무총리

부산교육청

병무청

무역진흥공사

국방부

경상북도

노동부

대구교육청

중기청

예산처
충남교육청 ·보건부

3. 부패 련 인식도 조사결과*

가. 개  요

부패 련 인식도 조사는 우리나라 부패 황  부패방지 정책 등 부패와 

련된 반 인 인식실태를 악하는 조사사업으로, 상별 인식의 차이를 

분석할 수 있도록 일반국민, 공무원, 외국인, 청소년 등으로 구분하여 조사

하고 있으며, 조사결과는 장기 부패방지계획의 정책방향 설정과 다양한 

부패방지시책 추진의 기 자료로 활용하고 있다. 

일반국민(9.22～28 조사)은 조사실시일 재 만 20세 이상인 성인남녀

로 지역별․성별․연령별 인구구성비에 따라 화번호부를 이용하여 1,400

＊ 평가조사담당관실 황인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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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을 체계 으로 추출하 으며, 공무원(9.22～29 조사)은 앙행정기 , 

지방자치단체에 근무하는 공무원으로 지역별․기 별․직 별로 700명을 

비례할당 추출하 다. 외국인(9.26～10.31 조사)은 외국인투자기업체 

황, 주한 외국인 회원사 명부를 이용하여 산업․국가별로 비례 할당한 후 임

원진 주로 200명을 추출하 고, 청소년(10.4～10.28)은 국 고등학

교 학생 1,000명을 다단계층화추출법으로 추출하 다.

조사방법은 구조화된 설문지를 이용한 화면  조사방식을 용하고, 외

국인은 모집단 규모가 작아 화조사와 함께 팩스와 이메일 조사를 병용하

다. 청소년의 경우는 학교를 방문하여 취지 등을 설명한 후 직  작성하게 

하는 자기기입식 인면 조사방법을 용하 다. 표본오차는 95% 신뢰수

에서 일반국민 ±2.6%P, 공무원 ±3.7%P, 외국인 ±6.9%P, 청소년 

±2.9%P 내외이다.

조사 내용은 공무원과 각 분야별 부패수 에 한 시계열 분석 항목을 공

통 조사항목으로 하고, 조사시기에 따라 추진  는 추진 정인 부패방지

정책의 추진방향 등을 묻는  조사항목으로 구성하여 조사하 으나, 아

래에서는 최종 조사결과를 기 으로 시계열 변화 정도와 상별 차이  등

을 심으로 분석하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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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내국인(일반국민, 공무원) 조사결과 요약

  (1) 공무원의 전반적인 부패수준

공무원의 반 인 부패수 에 해 일반국민은 “부패하다”는 응답이 

60.8%로 부정  시각이 매우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2004년 7월 59.0%

와 비교해보면 1.8%p 상승한 수치이나 이는 표본오차 범 (±2.62%p)에

서 발생되는 차이로써 2004년과 동일한 수 으로 인식하고 있다. 반면 공무원

의 경우는 ‘부패하지 않다’는 의견이 지속 으로 증가하는 추세를 보이고 있다.

그림 2-1                    내국인 인식 추이

59.060.9

64.6

60.8

68.366.1

59.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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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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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0.0

70.0

80.0

90.0

100.0

2003년 12월 2004년 4월 2004년 7월 2005년 9월

일반인(부패하다) 공무원(부패하지 않다)
(단위 : %)

(2) 1년 전과 비교한 공무원의 부패수준

과거 1년 과 비교한 공무원의 부패수 에 해 일반국민은 “감소했다”

는 의견(29.9%)이 “증가했다”는 의견(21.2%)에 비해 상 으로 높게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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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2             1년전과 비교한 공무원의 부패수

29 .9 42.1

9.9

21.2

3.9

6.8

68 .1 18.1공무원

일반국민

감소 비슷 증가 잘모름
(단위  : % )

(3) 행정 분야별 부패수준

일반국민을 상으로 정부의 행정기능을 10개 분야로 구분하여 분야별로 

부패수 에 한 인식을 조사한 결과, 소방분야가 최상  평가를 받았으며, 

이는 지난해 조사결과와 동일한 추세를 보이고 있다. 

그림 2-3                  행정 분야별 부패수준
(단  : %)

73.9

54.1

52.6

52.3

48.9

48.0

33.4

32.7

26.0

7.8

15.0

22.6

23.9

22.3

32.2

28.5

33.3

30.8

28.1

20.4

6.0

10.5

8.8

14.0

12.8

16.9

24.6

25.1

13.7

54.2

5.1

12.9

14.6

11.4

6.6

8.7

11.4

32.2

17.6

6.1

건축/건설/주택/토지

세무

검찰/교정/출입국관리

병무/국방

교육

경찰

보건/위생/의료

환경

조달

소방

부패 보통 부패하지않음 잘모름

1.87

2.29

2.54

2.40

2.28

3.86

2.74

2.88

2.88

5점평점
(점)

2.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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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부패가 발생하는 가장 큰 원인

부패가 발생하는 가장 큰 원인에 해 일반국민은 ‘부정부패를 유발하는 

정치구조’라는 응답이 29.7%로 가장 높고, 공무원의 경우는 ‘개인의 윤리의

식부족’이라는 응답이 26.3%로 가장 높았다.

그림 2-4                부패가 발생하는 가장 큰 원인

                                           (단  : %)

19.3 18.9 18.8

10.9
9.7

21.0

25.1

29.7

26.3

13.7

부정 부패를
 유발하는 정치구조

개인의
 윤리의식 부족

부정 부패에 대한
관대한 처벌

구조화된
 부패문화

부패를 유발하는
법, 제도와 불합리

한 행정규제

국민 공무원 (단위 : %)

  ※ 상위5순위 까지만 표시함.

다. 외국인 조사결과 요약

(1) 공무원의 전반적인 부패수준

주한 고 경 자  외국인들은 공직부문의 부패수 에 해 45.5%가 ‘부

패하다’고 응답하 으며 이는 지난해 9월보다 5%p 감소된 것으로 2002년 

조사이후 차 으로 ‘부패하다’는 인식이 감소하는 추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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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5      외국인 부패인식도(부패하다고 응답한 비율) 추이

54.5

50.5

45.5

31.3

32.8

39.5

11

14.2

9.8

9.0

6.9

6.0

63.3 25.72003년 6월

2003년 12월

2004년 8월

2005년 10월

부패 보통 부패하지 않음 잘모름
(단위 : %)

(2) 부패문제가 가장 시급한 분야

부패문제가 가장 시 히 해결되어야 할 분야로는 ‘정치분야’가 42.5%로 

가장 높았고, 다음으로 ‘민간기업’(23.5%), ‘행정분야’(17.5%) 등의 순으

로 응답하 다. 2순 까지 집계한 결과도 1순  결과와 마찬가지로 ‘정치분

야’가 40.2%로 가장 높았다.

7.0
5.5

24.2

17.6

7.5
5.4 5.14.0

17.5

23.5

42.5
40.2

정치분야 민간기업 분야 행정분야 사법분야 공기업 분야 언론 분야

1순위 1+2순위 (단위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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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한국사회 부패가 계속 발생하는 원인

한국사회의 부패가 계속 발생하는 가장 큰 원인으로는 ‘구조화된 부패문

화’가 47.5%로 가장 높았고, 다음으로 ‘부정부패를 유발하는 정치구

조’(20.5%), ‘개인의 윤리의식 부족’(13.5%), ‘부패를 유발하는 불합리한 

행정규제(10.5%)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20.5

13.5
10.5

6.0

2.0

47.5 (단위 : %)

부정부패를

유발하는 정치구조

구조화된

부패문화

개인의

윤리의식 부족

부정부패에 대한

관대한 처벌

부패를 유발하는

불합리한 행정규제
기타

라. 청소년 조사결과 요약

(1) 우리사회 부패정도

‘우리사회가 부패해 있다고 생각한다’는 의견은 78.1%로 청소년 10명  

7~8명은 ‘우리사회가 부패하다’는 생각을 갖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매 우  그 렇 다
26.5%

그 렇 다
51.6%

별 로  그 렇 지
않 다
3.2%

전 혀  그 렇 지
않 다
1.1%

보 통
17.6%

부 패
78 . 1%

비 부 패
4 .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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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부정행위가 계속되는 이유

우리사회에서 뇌물과 부정행 와 같은 법을 반하는 사건들이 계속되는 

이유로는 ‘처벌이 약하기 때문’이 53.7%로 가장 높았고, 다음으로 ‘  

풍요로움 때문’(20.7%), ‘법을 지키면 손해를 보기 때문’(19.0%) 등의 순

으로 응답하 다.

19.0

4.7
1.8

53.7

20.7

처벌이 약하기
때문에

금전적 
풍요로움 때문

법을 지키면
손해기 때문

법이 잘못돼서 법을 몰라서

(단위 : %)

(3) 우리사회가 부패한 이유

우리사회가 부패한 가장 큰 이유로는 ‘정치권의 부패’가 48.6%로 가장 높

았고, 다음으로 ‘법이나 제도 부재’(17.9%), ‘사회문화  환경이 잘못돼

서’(17.7%), ‘인맥/지연/학연때문’(11.2%)의 순으로 나타났다.

17.7

11.2

4.7

17.9

48 .6

정치권 부패 법이나  제도 부재 사회문화적  
환경이 잘못돼서

인맥/지연/
학연  때문

기타

(단위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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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금품(뇌물)에 대한 인식

‘ 품(뇌물)을 써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면, 나는 기꺼이 뇌물을 쓸 것

이다’는 의견에 ‘그 지 않다’가 72.1%(  그 지 않다: 44.3%+별로 그

지 않다: 27.8%)로 ‘그 다’(10.9%)보다 높게 나타났다.

그저 그렇다

17.0%

전혀 그렇지
않다

44.3%

별로 그렇지
않다

27.8%

가끔 그렇다

8.4%

매우 그렇다

2.5%
그 렇 다
10 .9%

그 렇 지

않 다
72 .1%

(5)  나와 가족 및 친척의 부정부패에 대한 인식

‘다른 사람의 부정과 부패는 비난의 상이지만, 나와 가족  친척의 부

정과 부패는 감아  수 있다’는 의견에 ‘그 지 않다’가 56.7%(  그

지 않다: 26.8% + 별로 그 지 않다: 29.9%)로 ‘그 다’(16.3%)보다 높

게 나타났다.

그저 그렇다
27.0%

전혀 그렇지
않다
26.8%

별로 그렇지
않다
29.9%

가끔 그렇다
12.6%

매우 그렇다
3.7%

그 렇 다
16.3%

그 렇 지
않 다

56. 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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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저 그렇다

9.1%

전혀 그렇지
않다

66.3%

별로 그렇지
않다

19.2%

가끔 그렇다

3.6%

매우 그렇다

1.8%

그렇다
5.4%

그렇지
않다

85.5%

(6) 금전과 부패에 대한 인식

‘감옥에 가더라도 충분한 돈을 벌 수 있다면, 나는 부패를 지를 수 있다’

는 의견에 ‘그 지 않다’가 85.5%(  그 지 않다: 66.3% + 별로 그

지 않다: 19.2%), ‘그 다’가 5.4%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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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 절  주요 제도개선 추진 및 권고

1. 제도개선 종합 책 추진*

가. 추진배경

국가청렴 원회는 범국가 인 차원에서 부패 취약 분야의 법․제도 개

을 해 ‘05년 ｢ 장기 제도개선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행정기 의 참여 

하에 이를 극 추진해 나가고 있다. 모든 분야를 포 하는 ․장기  제도

개선 과제를 종합 정리하여 과제의 성격을 기 으로 i) 법․제도상 내재되어 

있는 부패유발요인을 발굴하여 각  기 에서 자율 으로 추진하는 개별과

제, ii) 부패통제효과가 모든 기 에 공통 으로 용되는 공통과제, iii) 이

해집단과의 유착이나 업계의 뿌리깊은 행 등으로 부패가 근 되지 않고 구

조 ․고질 으로 지속되는 과제로 구분하여 추진하고 있다. 

이와 함께 사회  부패 안이나 새로운 부패유형에 해 극 으로 제도

개선하고, 부패 상 발생시 즉시 제거하는 상시  제도개선 시스템을 운 함

으로써 부패의 재발을 차단하고, ｢제도개선 이행 리 로그램｣을 통한 추진

상황 검  과제 보완으로 제도개선 실효성을 제고해 나가고 있다.

* 제도1담당관실  김희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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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그간의 추진 상황

(1) 체계적인 제도개선계획 수립 추진

각  기 이 자율 으로 법․제도상 내재되어 있는 부패유발요인을 발굴

하고 개선하는 부패유발요인 개선 책은 모든 법령․제도 시행과정의 부패

개연성 제거를 해 법령뿐만 아니라 실제 으로 부패유발요인이 많은 훈

령․규칙 등 하  법규도 일 으로 분석하여 재량행사를 객 화하고 불명

확한 기 을 정비하는 등의 개선방안을 마련하는 것이다. ‘04년 450  과제 

선정 이후 ’05년 159개 과제가 신규 추가되어 609  과제로 증가하 으며 

이  ‘05년말 360개 과제가 이행 완료되었다. 나머지 과제는 각 기  책임

하에 ’07년까지 단계 으로 완료할 계획이며, 동 책은 새로운 부패 안 발

생시 개선 책을 마련하는 연동계획으로 운 될 정이다.

표 2-10      부패유발요인 개선계획 이행실적(’05.12월말)

기관별

중앙부처 169건

자치단체  90건

시․도교육청  50건

정부투자기관  51건

내용별

법령개정 103건

행정규칙 제․개정 105건

운영절차 개선 152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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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 요  개 선 사 례 ▪

  1. 조세범칙행위에 대한 고발기준 법제화(국세청)

부패 요인

▪범칙행위자에 대한 고발기준은 국민의 권리․의무 사항임에도 기준의 대부분

을 법령의 위임근거 없이 훈령에서 규정하고, 이를 비공개로 운영하여 편파

성 논란

 ※ 조세범처벌법은 1951년 제정 이후 국고주의, 엄벌위주의 기본원칙을 유지

하여 사회․경제적 여건변화 미반영

관련 법규

▪세무공무원이 범칙사건의 조사를 종료한 때에는 국세청․지방국세청장, 또는 

세무서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단, 다음의 경우에 있어서는 즉시 고발할 수 

있다.(조세범처벌절차법 제8조)  
  - 거소 불분명, 도주할 우려, 증거인멸의 우려가 있을 때

▪통고대로 이행할 자력이 없다고 인정되는자, 범칙행위의 수법․규모 등이 조

세범으로 고발 처리함이 필요하다고 판단된 자(조세범칙사무처리규정 제53조) 

주요 

개선내용

▪고발기준․범칙조사 회부기준, 위원회 구성․운영, 회부절차에 대한 법적근거 

마련(조세범처벌절차법 제8조) ‘05.9월 개선권고

▪국세청 내부지침으로 운영되고 있는 고발기준 법제화

  2. 정보화촉진기금 운용시스템 개선(정통부)

부패 요인

▪정보화촉진기금의 불투명한 운영체계로 인하여 기금배분, 관리감독 과정에

서 직무와 관련한 정통부 직원 및 산하기관 공직자의 미등록 주식취득 등 각

종 비리 발생

 ※ 기금 수혜업체에 편의를 제공하고, 주식을 헐값에 산 혐의로 한국전자통신

연구원(ETRI) 전 원장, 정통부 전 국장 등 수십명 구속(‘04.9) 

주요 개선

내용

▪기금재원 배분시 관리부서와 집행부서 분리하여 견제체제 구축

▪과정선정, 평가과정에 공무원 참여배제 및 민간 참여확대

▪동일기업에 대한 출연지원 총량제 실시(정보화촉진기본법 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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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 국도유지보수공사 발주방법 개선(건교부)

부패 요인

▪현행 국도유지 시행 시설공사는 각 사무소에서 공사 단위별로 발주됨에 따

라 다수업체와 접촉하여 직원들의 비리발생 소지 높음 (‘04년도 발주공사건

수 : 150건)
 ※ 의정부국도유지건설사무소 소속 공무원들이 건설업체 5곳으로부터 수억원

의 뇌물을 받은 혐의로 구속(‘04.3)

주요 

개선내용

▪공사 단위별 발주 → 사무소별 2~5개 권역으로 나누어 유사 공종 통합발주

(발주공사 150건→20건 내외로 축소) 
▪시공감리는 책임감리제 도입

  4. 뇌물수수 건설업자에 대한 제재기준 신설(건교부)

부패 

요인

▪건설공사와 관련한 뇌물수수의 이익이 적발에 따른 불이익을 훨씬 상회하여 

건설공사와 관련된 금품제공 및 수수행위 빈발

 ※ 건설공사 점검업무(8개기관, 26개업무) 평균 금품제공률 : ‘03년 6.9%, ’04년 

4.8% 

주요 

개선내

용

▪뇌물수수 건설업자에 영업정지 1년을 부과하고, 위반정도에 따라 1/2범위 내에

서 감경(건설산업기본법 제38조의2신설, '05.5)
▪영업정지 부과가 가능한 행위주체 설정, 뇌물가액에 따른 영업정지기간 등 영

업정지 기준 구체화(건설산업기본법시행령 제80조1항 별표6) 

  5. 시외버스 비수익노선 손실보상금 산정기준 개선(경상남도)

부패 요인

▪4일간의 승차조사로 1년치의 적자금액을 산정함으로써 적자금액 산정이 불

명확하고, 현장 조사요원과 업체의 유착가능성 상존

 ※ 버스업게 적자노선에 대한 재정지원 과정에서 업체와 결탁하여 허위공문

서 작성, 뇌물을 수수한 공무원 등 16명 기소(‘03년)
 ※ 시․도 ‘여객자동차 운송업무’ 평균 금품제공률 ‘03년 5.0%, ’04년 1.8%

주요 

개선내용

▪ 버스업체 회계처리 전산시스템 도입으로 손실보상금 지급근거 명확화  

▪공인회계법인에 의한 확인․검증 의무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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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 정보통신기기 지정시험기관 관리 개선(정통부)

부패 요인

▪ 정보통신기기 지정시험기관이 관련규정 위반시 획일적인 행정처분기준을 정

하고 있어 실제 법집행에 한계가 있으며, 경미한 위반사항은 법적 근거 없이 

주의․경고조치

관련 법규

▪ 정보통신부장관은 지정시험기관이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때에는 그 지

정을 취소하거나 1년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시험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의 정

지를 명할 수 있다.(정보통신기본법 제33조의2)
▪ 시험업무 전부를 1개월․2개월․3개월 정지 등 획일적으로 규정

주요 

개선내용

▪ 위반사항이 경미한 경우 주의․경고조치 할 수 있는 제도적 근거 마련(정보통

신기기 지정시험기관의 지정 및 관리 등에 관한 규칙 제12조 신설)
▪ 위반횟수 등에 따라 행정처분기준 시험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정지할 수 

있도록 기준을 세분화(동규칙 제12조 별표2)

한편 부패통제 효과가 모든 기 에 공통 으로 용되는 공통과제는 ｢부

패유발법규의 정비｣, ｢행정의 투명성 제고｣, ｢ 발  처벌의 실효성 제고｣, 

｢국민참여 확 ｣, ｢반부패 환경 조성｣ 등 5  분야 24개 과제로, 계기  

책임하에 제도개선을 추진하고 원회 차원에서 이행 상황을 검․ 리해 

나가고 있으며 ‘05년말 재 추진 황은 다음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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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제명(소관기관)
조치

기한
‘05년 주요 조치사항

 지방선거 정치자금 개선(청렴위) 2005
국회제안 결과 광역단체장 후보에 대한 후원
금 모집허용, 선거공영제 확대 등 공직선거법․
정치자금법 개정(’05. 8월)

 주민소송제 도입(행자부) 2005 지방자치법 및 시행령 개정(’05.8월)
 부패공직자 징계양정기준 마련
 (청렴위, 행자부) 2005 공무원징계양정등에관한규칙 개정

(’05.5월)
 행동강령 공직유관단체까지 확대시행
 (청렴위) 2005 공직유관단체행동강령 권고(‘04.9월)

 부패영향평가 체계 구축(청렴위) 2005 부패방지법 개정, 시행령 개정(’05.7월)
 보호보상범위 확대(청렴위) 2005 부패방지법 개정, 시행령 개정(’05.7월)
 신고보복행위 처벌강화(청렴위) 2005 부패방지법 개정, 시행령 개정(’05.7월)
 공직자 재산심사 강화, 백지신탁제 도입
 (행자부) 2005 공직자윤리법 및 시행령 개정(‘05.11월)

 행정실명제 정착(행자부) 2005 정책품질관리제도 시행을 위한 총리훈령 제정, 
매뉴얼 개발(’05.12월)

 기업의 자금운영 및 회계투명성 강화
 (재경부, 금감위) 2005 주식회사외부감사에관한법 및 시행령 

개정(’05.6월).
 시민단체연대 부패추방운동 전개
 (청렴위) 2005 지역부정부패신고센터 운영내실화

 자치단체 시범사업 추진(청렴위) 2005 성과평가 및 수범사례 확산

 전문직 부패통제 강화
 (법무부, 재경부, 건교부) 2006

세무사법에 알선금지를 세무대리인의 의무로 
명시하는 방안 검토, 사법제도개선촉진위원회
에서 ‘법조윤리 방안’ 확정후 변호사법 개정안 
입법예고(’05.11월)

 행정정보 공표제 확대(행자부) 2006 정보공개법 전면 개정(’04.7월), 정보공개 공통
혁신과제 추진중

 공직자 복지대책 강구
 (행자부, 인사위, 여성부) 2006 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규정 제정‘’05. 5월), 

확대시행중

 모범공직자 특별승진․포상 제도화
 (인사위) 2006 정부혁신 인센티브 기본계획 마련․시행

 체계적인 부패방지교육실시
 (청렴위, 교육부) 2006 부패방지 가이드 등 개발

 로비활동 입법화 추진(청렴위) 2006 관련 자료 수집․연구

 수사상협상제도 강구(법무부) 2006 해외제도 연구 및 감면 기준안 마련

 부패사범양형기준 마련(법무부) 2006 외국 양형 기준 관련 자료 수집․연구, 한국의 
최근 부패범죄신고 자료 분석

 부패수익환수대책 강구(법무부) 2006 영국, 미국 등 불법이익 박탈제도 연구

 주민소환제 도입(행자부) 2007
기도입된 주민투표제․주민소송제 등 주민참여
제도와 제주지역에 실시될 주민소환제 운영 
실태 종합평가 후 도입 여부 결정

 민원처리 온라인화 등 전자정부 구현
 (행자부) 2007

외국인․장애인 등 전자민원서비스 수혜대상 확
대, 모바일기기나 TV를 이용한 전자민원서비
스 파일럿 시스템 구축중

 부패행위자 공직취임제한
 (청렴위, 인사위, 선관위) 2007 관련 기초자료 수집․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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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 야 별 세부 개선과제 추진 상황 및 일정

민간 뇌물

거래 방지

 보험분야 리베이트 근절

◦ 제도개선 권고(‘05.11월)
◦ 주요 내용

 - 리베이트 금지규정의 구성요건 정비, 처리기

준 강화 및 처벌 실효성 확보, 보험요율 공

개 및 보험상품 심사 강화 등

 기업납품 리베이트 근절  제도개선 권고 예정(‘06.3월)
 문예진흥 제도개선  제도개선 권고 예정(‘06.4월)

법  조

 출입국 관리분야 제도개선

◦ 제도개선 권고(‘05.10월)
◦ 주요 내용

 - 송출국가에 대한 부패방지대책 마련, 심사업

무 평가제도 도입을 통한 관리 통제 강화, 
보호일시해제 관련 기준 정비 등

 법원행정(집행관․경매) 
 비리 개선

 제도개선 권고 예정(‘06.4월)

인  사

 지방행정 인사제도 개선  제도개선 권고 예정(‘06.3월)
 교원 인사제도 개선  제도개선 권고 예정(‘06.3월)
 경찰 인사제도 개선  제도개선 권고 예정(‘06.3월)

(2) 구조적․고질적 취약분야 제도개선   

이해집단과의 유착, 업계의 뿌리깊은 행 등으로 부패가 근 되지 않는 

구조 ․ 고질  취약분야 제도개선과 련하여 ‘05년에는 부패청정지역이 

되어야 함에도 여 히 문제가 있는 △교육, △인사, △법조 등 3개 분야와 

국가경쟁력 강화를 한 경제분야로 △기업 융, △민간의 뇌물거래방지 등 

2개 분야를 선정하 다. 4월부터 5월까지 분야별 기 자료 조사를 통해 세

부 개선과제를 선정하고 6월부터 본격 인 실태조사  개선 책 수립에 돌

입하 다. 문가 의견수렴, 계기  합동 T/F 구성을 통한 의 등을 거

쳐 다음과 같은 신 ․근원  개선 책을 마련, 권고하 거나 ’06.3~4월

까지 권고할 정이다.

표 2-11                   분야별 주요 개선 방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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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 야 별 세부 개선과제 추진 상황 및 일정

교  육

 대학 연구비 집행 투명성 

제고

◦ 제도개선 권고(‘05.8월)
◦개선방안

 - 연구비 대학 전용카드 사용 의무화, 연구비 

지급시기 단축 근거 마련, 참여연구원의 인

건비 갹출 및 일괄관리 금지규정 명문화 등

 교육분야 불법찬조금 제도

개선

◦ 제도개선 권고(‘06.1월)
◦ 개선방안

 - 학교발전기금의 투명성 제고, 학교예산 편성 

및 집행지침의 현실성 제고, 운동부 운영의 

투명성 제고, 교원 및 학교의 책임성 강화 등

 교육기자재 구매 및 수익자 

 부담사업 관련 제도 개선

◦ 제도개선 권고(‘05.12월)
◦ 개선방안

 - 물품구매계약의 투명성 강화, 물품구매절차

의 합리적 개선, 수익자 부담사업의 내역 공

개, 학교 급식운영의 투명성 확보

 학사행정(박사학위 수여) 
 부조리 개선

 제도개선 권고 예정(‘06.3월)

기업금융

지원

 신용보증제도 개선

◦ 제도개선 권고(‘05.9월)
◦ 개선방안

 - 신용조사 심사자 배정의 공정성 제고, 보증심

사기준 강화, 보증시한 연장시 보증 재심사 등

 중소기업 지원자금 제도개선  제도개선 권고 예정(‘06.3월)

(3) 상시적 제도개선 기반 확립

각  기 은 부패 상 발생시 의무 으로 해당업무와 련한 제도상의 문

제 을 검토하여 제도개선을 추진하고 있다. 이를 해 국가청렴 원회는 개

선 상의 발굴, 개선계획 평가 등 이행 리를 총 ․지원하고, 소 부처는 

자율 으로 제도개선 뿐만 아니라 담당업무  인력 쇄신, 감독 강화 등 총

체 인 개선내용을 포함하여 제도개선 업무를 추진하는 체제로 운 하고 있

는데 그 차는 다음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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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렴위 지원 개선체계 부처 자율개선 체계

￭ 부패공직자 통계    ￭ 행동강령 반사안

￭ 청렴도 조사결과    ￭ 정책수립 등 불공정 사례

￭ 사정기  발 자료 ￭ 부패 향평가

개선 상 발굴‧시달 (청렴 )

제도개선 추진

제도개선 계획 수립

계획평가  보완 제시

￭ 제도개선이행 리 로그램 활용

￭ 분기별 진도 리  평가

이행 리

(각 기 )

(청렴 )

(각 기 )

(청렴 )

￭ 내․외부 감사지       ￭ 반복․고질 민원사안

￭ 이첩 민원(고충  등)    ￭ 집단민원  발생사안

￭ 국민의견 수렴(인터넷 등) ￭ 직원 자체제안

개선 상 자율발굴․ (각 기 )

￭ 자체 과제 발굴 실   개선 추진상황 평가

평가․이행 리

제도개선 자율추진 (각 기 )

(청렴 )

개선계획 수립 (각 기 )

‘05.4월 도입 이후 발생된 부패사건  청렴  내부 검토  문가 의견

수렴을 거쳐 ‘05.12월 재 63개 과제를 확정하고 소 기  책임하에 개선 

추진 이며, 주요 사례로는 앙보 창 조달업무 국고손실(조달청), 근로복

지공단 직원의 산재보험지  횡령(노동부), 학교수의 연구비 유용  가짜 

용역계약 등 비리(교육부), 농 의 농업경 지원 불법 출 련 부조리(농

림부), 고속도로 순찰  공 횡령비리(경찰청) 등이 있다. 

이와 함께 ‘05.7월 부패방지법 개정을 통해 법령․제도상 내재하는 부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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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발요인을 검토하여 이를 제거․정비하기 한 제도  장치를 마련하 다. 

동 제도는 시행령 개정, 구체 인 모형 개발, 담인력 확보 등의 비가 완

료됨에 따라 ’06.4월부터 본격 시행될 정이다. 

(4) 성과평가 등 실질적 개선효과 거양

‘02.1월 원회 출범 이후 총 44개 과제에 한 제도개선 권고가 이루어

졌다. 이행기간이 완료된 38건  반가량은 핵심 인 내용이 반 되었으

나 일부 미흡하거나, 계법령 개정이 진행 인 과제이다. 법령 개정이 진

행 인 과제는 △ 외신인도 제도개선 △공사․계약분야 제도개선 △공기

업 분야 제도개선 등이며, 계부처의 이견 등으로 권고사항이 부분 으로 

이행되지 않은 것은 △지방공무원 인사 련 제도개선 △감리제도 개선 △단

속․ 검 분야 제도개선이며, 권고안 불수용 는 조직․ 산상 문제 등으로 

이행되지 않은 과제도 일부 있었다.

이처럼 일부과제가 개선안 마련 과정에서 계부처의 소극  태도 등으로 

지연되고 법령 개정 이거나 부분 미이행되고 있는 실정임을 감안하여 국가

청렴 원회는 ‘05.5월 이행상황 실태 검을 실시하고 부진사유를 악하

다. ‘05.8월 계부처 의를 거쳐 보완 책을 마련․시행하 으며, 연말 

‘부패방지 종합평가’에서도 권고사항 개선효과를 평가요소로 반 하 다.

한 제도  이행장치로서 ‘05.7월 부패방지법 개정시 “ 원회 권고 로 

조치하기가 곤란할 경우, 해당기 장의 요청에 따라 원회가 권고내용을 재

심의” 하는 방안을 마련하 으며 ｢민원제도개선 의회｣ 등 계기 간 조정

체제를 통해 제도개선 권고안의 이행력을 제고해 나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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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향후 계획

국가청렴 원회는 향후에도 부패취약분야의 지속 인 법․제도 개 을 

해 과제 선정, 개선방안 도출  권고, 이행 평가․ 검 등 일련의 제도개선 

과정을 체계 으로 리해 나감으로써 제도개선이 실질 인 개선 효과를 거

둘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이다. 

국민체감도, 정치․사회  여건 등을 고려하여 ‘06년 지역개발, 국고지원, 

공직유 단체의 구조  유착 비리 등 3개의 구조 ․고질  취약분야를 

과제로 선정하고 ‘선택과 집 ’의 원칙에 따라 집 으로 제도개선하면서, 

수시로 발생하는 안 과제에 해서도 기동성 있게 처해 나갈 것이다. 

한 각  기 의 자율  제도개선체계가 정착단계에 이를 수 있도록 극 지

원하며, 기 권고된 제도개선과제에 한 이행 검을 통하여 제도개선의 효

과성을 제고해 나갈 것이다. 이와 함께 조용하면서도 내실있는 제도개선 추

진이 가능하도록 각계  계기 의 력과 지지를 이끌어내는 략  노력

도 병행해 나갈 계획이다.

2. 지방선거의 정치자 제도 개선방안*

가. 개  요

2004. 3월 개정된 정치 계 3법은 지구당 폐지, 기업의 후원  기부

지, 합동연설회 폐지  정당행사의 품․음식물 제공 지 등 고비용 정치

＊ 제도1담당관실 왕형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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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  수요구조를 해소함으로써 깨끗한 정치를 구 함과 동시에 정치의 생산

성과 질  향상의 토 를 마련하 다고 평가되고 있다.

그러나, 지방선거와 련된 부분이 포함되지 않아 2006년 6월 지방선거

를 앞두고 지방정치 개 의 필요성이 지속 으로 제기되어 왔다. 이에 따라 

정치자  조달을 한 토착비리의 발생, 정당참여로 인한 추천 헌  등의 문

제를 개선하기 해 정치자 제도 개선방안을 마련하여 2005년 2월 국회에 

제안하 다.

  ◦ ’04. 11. 9 : 제4차「반부패관계기관협의회」에 검토방안 보고

  ◦ ’04. 12. 8 :지방선거의 정치자금제도 개선방안 연구용역 완료

  ◦ ’04. 12.10 : 개선방안에 대한 공개토론회 개최

  ◦ ’04. 12.20 : 분과위원회 및 전원회의 상정 : 의결 보류

  ◦ ’05. 2. 15 : 전원회의 재상정 및 의결

나. 현행제도 및 운영실태

(1) 후원회 제도

1) 현행 제도

재 지방선거의 경우 선거 후보자들이 앙당의 시․도지부를 제외하고

는 후원회를 둘 수 없어(정치자 법 제5조), 지방선거 출마자들의 합법 인 

정치자  수입원이 개인자 과 정당지원  밖에 없는 실정이다. 

       ※ 중앙당의 공식적인 자금 공급은 기탁금 지원 수준(광역단체장 5천만원, 기초단체장 1천

만원, 광역의원 3백만원, 기초의원 2백만원 상당)이며, 사후 정산되는 보전액수도 지출규
모에 비하여 적은 실정이다.

지금까지의 추진경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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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2004년 3월 정치자 법이 개정되어 개정후원  기부한도는 개인 연

간 최  2천만원이며, 법인․단체의 정치자  기부를 지하고 있다.

기부대상 계 중앙당 시․도지부 국회의원 등

기부금액 2천만원 1천만원 5백만원 5백만원

모금한도 - 50억원 5억원 1억 5천만원

2) 문제점

지방정치인에게 후원회제도를 인정하지 않아 당선 후 선거비용의 회수  

재선 선거자  마련을 한 이권청탁 등 각종 비리 소지 등 지방정치부패의 원인

이 되고 있으며, 정당소속 지방선거후보자는 정당의 지원을 받을 수 있으나, 무

소속후보자는 불가능하므로 선거운동상의 형평성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 

한 앙당을 통한 국고보조  지원으로 지방정치의 자율성을 제약하는 

등 지방정치의 앙당 속이 심화되는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

       ※ 민선 2기 단체장 중 51명(20.5%) 사법처리 및 지방의원 255명 입건

(2) 선거공영제도

1) 현행 제도 및 실태

앙선 가 공고한 선거비용의 범  내에서 자치단체가 지방 선거 비용

을 부담( 공선법 제122조  123조)한다. 2004년3월 공직선거  선거부

정 방지법의 개정으로 지방선거비용 보 비율의 확  근거가 마련되었으나, 

비후보자의 선거운동 등 선거비용이 보 되지 않는 비용이 많아 여 히 자

부담률이 높은 실정이다. 

      ※ 국회의원선거 공영비율(보전비용+부담비용/지출비용) : 16대 55%, 17대 7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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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선거공영제에 대한 각계 의견

정치권, 학계, 시민단체 등에서 국민의 부담증가에 따른 반 론과 선거비

용 축소를 한 찬성론으로 양립(지방선거의 선거공 제 문제는 개별 으로 

논의되기 보다는 후원회제도와 연계하여 논의됨)하고 있으며, 선거공 제 

확 에 따른 장․단 은 다음과 같다. 

표 2-12                선거공영제도의 장･단점

장  점 단  점

･ 음성적 정치자금 수요 제거

･ 유능한 정치신인의 정치충원 활성화

･ 과다한 선거비용 지출방지

･ 자유로운 선거분위기의 위축

･ 국고부담에 따른 국민 부담 증가

･ 정치자금 기부자의 표현의 자유 제한

다. 개선 방안

(1) 후원회제도

1) 후원회 허용 대상 

우선 역  기 단체장에 한하여 후원회를 허용하고, 단계 으로 지방

의회 의원까지 확 하는 방안이 바람직하다. 역단체장의 경우 국회의원보

다 넓은 선거구와 주민을 상으로 선거운동을 하고, 기 단체장에 비해 인

허가 업무의 비 이 낮아 후원  제공자들에 의한 포획(Capture) 가능성이 

상 으로 낮다.

기 단체장의 경우에도 도농통합, 도시지역 인구과  등으로 국회의원 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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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구보다 넓은 선거구가 많아 선거비용 부담이 높아 도입 필요성이 인정된다.

그러나 일시에 지방의회의원까지 후원회제도를 확 ․도입하는 것은 후원

회 난립으로 주민들에게 가 된 부담을  수 있으며, 후원회 통제가 곤란하

여 도입으로 인한 부작용이 많은 것으로 상된다. 

표 2-13     제3회 지방선거(’02.6) 선거구 정수와 후보자수

선거

구분
광역단체장 기초단체장

광역의원
기초 의원

지역구 비례대표

선 거 구  수 16 231 609 16 3,459

정 수 16 231 609 73 3,485

후 보 자  수 55 750 1,531 209 8,373

2) 후원금 허용 한도

역단체장에 후원회 허용시 개인의 후원  기부한도를 확 (연간 2천만

원→2천5백만원)하고, 기부 상에 지방선거 후보자를 포함한다. 

후원  규모는 지방선거비용  앙선거 후원회와의 형평성을 고려하여 

역단체장의 경우 개인의 기부한도는 5백만원, 후원회의 모 한도는 당해

선거권자 총수에 300원을 곱한 액으로 책정한다. 

        ※ 기초단체장과 광역․기초의원까지 후원회를 확대하는 경우 후원금 기부한도 및 모금한도

는 선거비용제한액의 범위내에서 선거구의 크기, 지역 인구, 주민의 부담정도 등을 종합

적으로 고려하여 산정

3) 후원회 허용기간

후원회 허용기간과 련하여 상시허용, 후보경선시부터 허용,   선거운동

기간 허용 등이 논의되고 있으나, 정치자 의 실질  필요성과 후원자들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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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착가능성 최소화를 해 ‘후보경선시부터 선거운동기간’에 한하여 후원회

를 허용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2) 후원회 도입으로 인한 부작용 최소화 방안

후원인과 지방정치인과의 인허가 련 유착가능성 발생  불법 인 정치

자 의 수수가 근 되지 아니할 가능성이 상존할 수 있는 바 이에 한 보완

책으로 재 3개월로 제한된 정치자 의 수입․지출 액  내역의 공개기

간을 상시 열람할 수 있도록 하고, 인터넷 등에 공개하도록 열람방법을 개선

하여 근성 증 , 의무 반자에 한 처벌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

한 향후 주민소환제(Recall) 도입시 소환요건에 불법 정치자  수수

련 사항을 포함하도록 하고, 불법 정치자  수수행 에 해서는 사면권 제

한  정치자  련범죄의 확정 결을 받은 경우 몰수․추징 제도를 극 

활용(정치자 에 한법률 제30조)할 필요가 있다.

(3) 지방선거의 선거공영제 확대

선거공 제 문제는 후원회 문제와 연계하여 추진하되, 앙선거의 공 비

율과 형평성을 이루도록 해야 한다.

       ※ 공영비율은 자부담, 국고보조금, 중앙당 및 시․도당 후원금 비율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책정

실질 인 선거공 제 확 를 하여 행 선거공 제 상이 아니지만 사

실상 선거비용으로 지출되는 비용을 선거공 상으로 확 하고 선거방송토

론 원회 주  담․토론회 개최 횟수의 확  등 미디어 선거운동 용범

의 확 를 모색해야 한다.

      ※ 예시 : 선거사무소의 설치․운영비용, 예비후보자의 선거운동 비용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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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 조치사항

지방정치자  개선방안을 국회에 제안한 이후 국회에 구성되어 있는 정치

개 의회  정치개 특별 원회의 논의과정을 지속 으로 모니터링한 결

과 정치 계법 개정(2005년 8월)시 일부내용이 반 되었으며 향후에도 지속

으로 지방선거의 투명성이 제고될 수 있도록 제도를 보완해 나갈 정이다. 

3. 공사․계약 분야 제도개선*

가. 추진배경

  사회간 시설의 공 , 주택건설 등을 통해 경제성장과 국민생활에 큰 역할

을 해 왔던 건설분야는 추진과정에서 발생하는 각종 부조리와 품수수 행

으로 인해 부패에 취약한 부문으로 국민에게 인식되고 있다. 따라서 원회에

서는 기획 산처, 재정경제부, 건설교통부, 행정자치부 등 계기 과 T/F를 

구성하여 “공사․계약분야 제도개선 방안”을 마련하여 2005. 3. 건설교통부, 

재정경제부 등 계기 에 권고하 다.

＊ 제도2담당관실 홍철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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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건설산업의 현황

(1) 건설공사규모

  2003년도 우리나라 건설산업의 시장규모는 137조원으로 GDP(721조)

의 19%에 해당하며 건설공사내에서 공공건설부문이 체시장의 38%을 차

지한다.

(단  : 10억원, %)

계
공공기관

민간기관 기타
계 정부기관 지자체 공기업

137,422
(100)

51,810
(38)

12,041
(9)

22,732
(17)

17,037
(12)

79,958
(58)

5,654
(4)

(2) 건설업체 현황

  1989년 건설업 면허개방이후 5,553개이던 일반  문 건설업체수가 

2004년에는 4만 6천개로 증하 다.

구  분 1989 1992 1996 2000 2004

일  반 930 1,700 3,543 7,978 12,988

전  문 4,623 10,210 18,554 27,364 32,980

계 5,553 11,910 22,097 35,342 45,96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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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건설공사의 부패유발 요인

(1) 환경적 부패유발요인

(가) 건설업체 난립에 따른 과당경쟁

  건설업 등록기 완화(1998) 이후 건설업체의 난립(2004년 4만 6천개) 

등으로 인한 수주경쟁이 치열하며, 운에 의하여 낙찰여부가 좌우되는 입찰제

도의 운 에 따라 한개 업체가 여러개의 장업체를 설립하여 입찰에 참가하

거나, 담합하여 참여함으로써 건설시장질서를 교란하고 있다. 일반건설업체

와 문건설업체간의 겸업  업제한규정을 회피하기 하여 장업체를 

설립하여 하도 을 주고 비자 을 조성하는 등의 부당한 거래행 가 발생하

고 있다. 

(나) 관련법률, 기준 및 절차가 복잡

  건설공사는 다단계로 이루어지며 각 단계별로 건설산업기본법 등 78개 법

률과 수많은 기   지침이 용된다. 민간건설업체들은 복잡한 기 과 

차를 수하는데 많은 시간과 비용이 소요되므로 이를 편법 으로 해결하려

는 과정에서 부패가 발생한다.

(다) 불투명한 건설공사 회계처리

  건설회계는 일반기업회계와 달리 실제 건설 장에서 비용이 지출되기 때

문에 각 공사 장 특성에 따라 시공방식과 공 자재를 표 화하기 어려우며, 

원자재·노무비 등 단가 차이가 발생하는 특징이 있다. 이와 같은 건설공사의 

특수성으로 인해 장부조작이 용이하고 이 계약을 통한 원가 부풀리기가 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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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하며, 공사 장별 비용을 본사에서 합산 처리하기 때문에 비자 조성이 용

이하다.

(라) 불법하도급 체계

  건설공사는 원도 과 하도 , 재하도  등 다단계화 된 하도 방식에 의하

여 시공되고 있으며, 하도  부분을 민간계약 역으로 보아 하도 업체 선

정, 지  과정 등이 민간자율에 의하여 운 되고 있다. 그러나, 하도

업체 선정이 업체의 재량에 맡겨져 있어 그 선정과정에서 하도 업체간 담

합, 이면계약, 지 등 각종 부조리가 발생하고, 정치인 는 발주처가 청탁

이나 향력을 행사하여 하도 업체를 선정하도록 하는 경우가 빈번하게 발

생한다. 이러한 하도 제도 운 은 가 하도 으로 인한 부실이 발생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연고나 부당한 방법에 의한 하도 이 성행할 경우 하도

업자는 기술개발보다는 로비에 치 하게 된다.

(2) 공사단계별 부패유발 요인

(가) 계획 및 설계단계

  설계  감리용역업체 선정시 사업수행능력평가기  배 을 특정업체에게 

유리하게 용하거나, 발주기간  물량을 조정한 나 어 먹기식 입찰제도를 

운 하고 있다. 용역 련정보 사 유출  허  심사자료 묵인, 심의회 

원 명단 등 련정보 사 유출 등 부패행 가 발생한다. 공공공사의 부실원

인은 설계부 정이 조사 상 671건  258건(38.5%)으로 가장 높으나(감

사원), 이에 한 처벌은 미미한 실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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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입찰 및 계약단계

  특정업체 이외의 업체는 입찰참가가 불가토록 입찰참가자격을 과도하게 

제한하고 있다. 신기술․신공법제도를 악용한 수의계약, 별개의 공사를 인근

의 기존공사 시공업체와 수의계약, 수해복구공사라는 이유로 긴 여부에 상

없이 특정업체와 수의계약 하는 등 부당한 수의계약사례가 빈발하고 있다.

턴키 상공사가 아닌데도 업체와 유착하여 턴키공사로 발주하거나 심사 원

에 한 로비 등으로 인한 심사과정의 불공정성이 제기되고 있다.

(다) 시공․감리단계

  소액공사(추정가격 1억원 이하) 수의계약후 설계변경시 단가를 과다하게 

용하는 등 산을 증액하는 사례가 빈발하고 있다. 공사업체에 인 

향력을 미치는 공사 감독 들이 편의를 주는 가로 행 으로 거

액의 뇌물을 수수한다. 하도 자 선정시 압력행사, 불법하도  묵인, 공검

사시 례 인 품․향응제공 등 부패행 가 발생하고 있다. 국가계약법에

서는 계약의 입찰․낙찰 는 계약의 체결․이행과 련하여 계공무원에

게 뇌물을 제공한 경우 부정당업자 제재를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제

재실 이 미흡한 실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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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 개선방안

기본방향 중점대책 세부과제

건설분야 부패방지 대책의 골격

건설공

사 과정의 

부패요인 

제거

건설공사 

과정의 

부패요인 

제거

건설공사 관련 

정보공개범위 확대
▪ 인터넷을 통한 건설정보 공개범위 확대

대형공사 입찰방법 

선정과정의 투명화
▪ 일괄 ∙ 대안입찰 방법 선정절차 개선

민자사업 

경쟁촉진과 내실화

▪ 「민자사업 적격성조사」제도 도입
▪ 최소운영수입보장제도의 합리적 개선
▪ 민자사업선정시 재정사업과의 비교검토 의무화
▪ 사업자 선정 평가체계 개편
▪ 단독 응찰사업 유찰제도 도입
▪ 민자사업 공사비에 대한 검증 강화

지방자치단체 

계약절차 개선

▪ 계약심의위원회 설치 의무화
▪ 단체장, 지방의원의 영리목적 계약체결 금지요건 강화
▪ 공사 시공과정에 주민참여제 도입
▪ 부당한 입찰참가제한 및 특약금지원칙 법제화
▪ 지방공기업의 지방계약법 적용근거 마련

▪ 하도급 관련 각종 규제철폐 및 업종분류체계의 합리
적 개편

▪ 직접시공 의무제도 도입 
▪ 주계약자형 공동도급제도 도입
▪ 하도급업체 선정절차의 투명성 평가체계 도입
▪ 발주자의 지도점검에 관한 절차와 책임 규정
▪ 부당 하도급 행위에 대한 적발 및 처벌 강화

공공공사 하도급

체계의 전면개편

건설산업
전산정보망을 
활용한 상시 
감시체계 구축

▪ 건설산업정보망에 정확한 부패통제 관련 정보 구축
▪ 상시 부적격업체 퇴출시스템 구축

건설공사회계제도의 
투명성 제고

▪ 공공건설공사의 현장별 독립회계 도입 

건설산

업

부패방

지 

기반조성

건설산업

부패방지 

기반조성

부정당업자 
제재의 실효성 확보

▪ 뇌물관련 부정당업자 제재 통제체계 구축
▪ 발주청의 부정당업자 관리 강화
▪ 부정당업자 제재 및 경감절차의 투명화
▪ 부정당업자 제재 경감기준의 구체화

부실벌점제도의 

실효성∙ 투명성 제고

▪ 부실벌점 산정방법 합리화
▪ 부실벌점 관리절차 구체화

처벌제

도 

운영의 

실효성

처벌제도 

운영의 

실효성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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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건설산업의 부패방지 기반조성

1-1. 공공공사 하도급 투명성 확보

    <현  황 >

  도 받은 건설공사  문공사에 해당하는 부분을 하도  하고자 할 때에

는 해당 문건설업자에게 하도  하여야 한다. 문건설업자는 도 받은 공

사의 일부를 시공참여자와 약정하고 시공에 참여하게 하는 경우 하도 이 가

능하다. 도 받은 건설공사의 일부를 일반건설업자에게 하도  하여서는 아

니 된다. 

  도 받은 건설공사의 부 는 통령령이 정하는 주요부분의 부분을 

다른 건설업자에게 하도  할 수 없다. 건설공사를 하도  받은 자는 다른 

사람에게 다시 하도  할 수 없다. 일반건설업자는 1건 20억원이상의 건설

공사를 도 받은 경우 체 공사  일부를 문건설업자에게 하도  하여야 

한다.

    <운영실태 및 문제점>

  하도 련 각종 규제(겸업제한, 하도  제한, 의무하도  등)로 인해 건

설생산체계 운용의 유연성이 하된다. 업무 역별로 이해집단을 형성하여 

제도개선 는 새로운 제도 도입 등에 장애요인으로 작용한다. 건설산업기본

법에는 “도 받은 건설공사의 부 는 통령령이 정하는 주요부분의 부

분을 다른 건설업자에게 하도 은 지”(법29조)하도록 규정 하고 있으나,  

주요부분에 한 명확한 기 이  법령에 규정 되어있지 않아, 시공능력 

없는 업체가 공사를 수주하여 부 만 챙기는 이른바ꡐ페이퍼컴퍼니ꡑ등 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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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 건설업체가 난립하고 있다. 한, 일 하도 을 지 하면서도 “공사를 2

인 이상에게 분할하여 하도 ”(법29조)하는 경우는 인정하고 있어 일 하도

을 할 수 있는 편법으로 이용되고 있다. 

  하도 련 법령에 불법 재하도 에 한 확인 차  책임이 규정되어 있

지 않아 발주청에서 불법행 에 해 검 할 근거가 없고 하도 업체 선정과정

이 불투명함으로써 발주자, 정치인 등의 압력이 작용할 수 있으며, 공사수주 

로커  페이퍼컴퍼니를 양산하고 있다. 

  하도 계약을 하면서 이 계약서를 작성하는 사유는 가하도  사실을 

발주청에 은폐하기 한 목 이 부분이지만 탈세 는 불법자  조성수단

으로도 이용하고 있다. 하도  계약 액은 도 자가 우월  지 를 이용하여 

부당하게 가로 결정되는 경우가 많으며, 도 자는 선 을 받거나 설계변

경으로 공사 액이 증액되더라도 하도 계약에는 반 하지 않는 경우가 빈

번하게 발생하고 있다.

    <개선방안>

  기능  문성에 따라 건설업 분류체계를 개편하여 건설업체의 문성을 

강화하고, 일반․ 문건설업간 겸업 제한  업범  제한을 폐지토록 하

으며 원도 자가 일정부분을 문건설업체에게 하도  하도록 규정하고 있

는 의무하도  제도를 폐지토록 하 다. 한 시공능력 없이 공사 수주만 목

으로 하는 부실 건설업체 퇴출을 진하기 하여 원도 자의 공사 일정비

율 직 시공 의무화하 다.

  하도 계약에 있어서 원도 자와 하도 자의 수직  수  구조를 수평

으로 환하는 주계약자형 공동도 제도를 도입토록 하 다. 공공공사의 하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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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체 선정 차의 투명성을 평가하여 선정 차가 투명한 업체를 「클린업

체」로 선정, 입찰( 격심사)시 인센티 를 부여토록 하 다. 발주자(책임

감리 포함)의 하도  지도 검(이행여부 확인) 차 마련 등으로 불법하도

 행  발기능을 강화토록 하 다.

  업정지를 과징 으로 갈음할 수 있도록 한 행 기 을 업정지만으로 

개정하고 하도  과 련 부당행  발시 발주자가 하도 자에게 

을 직  지불토록 규정을 마련하는 등 건설산업기본법에 의한 불법하도  제

재기 을 강화토록 하 다.

1-2. 건설산업정보망을 활용한 부패감시체계 구축

    <현  황 >

  1990년  반 WTO가입, OECD체제 출범 등으로 건설업이 면허제에서 

등록제로 환됨에 따라 건설업체수가 격히 증가하여 페이퍼컴퍼니 등 부

격 건설업체가 난립하여 건설산업의 문제 으로 두되었다. 건설업체수

가 1989년 5,553개에서 2004년 45,968개로 8배 증가하면서 건설교통부

는 국가차원에서의 건설산업정보 통합 리체계를 마련하고자 1999년부터 "

건설산업DB구축사업ꡓ을 추진하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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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2-1                건설산업 DB의 구성 

    <운영실태 및 문제점>

  건설업체의 리는 건설 회를 비롯한 각종 회에서 리하고 있으며, 실

미달업체 등 부 격업체에 한 통합 인 리시스템 미비로 인하여 건설

업체의 효율 인 리에 어려움이 있다. 건설산업정보망은 건설경기  산

업동향 분석 등 종합 인 건설정보활용을 하여 2004년까지 DB 구축을 

완료하 으나, 부 격업체에 한 정보수집  발을 한 용도로는 활용

되지 않고 있다.

    <개선방안>

  건설산업DB에 공사실 , 기술자 경력, 행정제재사항( 업정지, 부실벌  

등) 허  신고시 처벌규정을 마련하는 등 부패통제 련 정보를 구축토록 하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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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건설산업 정보망을 통해서 실시간으로 축 된 정보를 활용하여 각종 법

행 에 한 상시 모니터링체계를 구축하는 등 건설산업기본법에 건설산업

정보망을 활용한 상시 퇴출기능  모니터링 기능을 부여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 다.

1-3. 건설공사 회계제도의 투명성 제고

    <현  황 >

  건설회계방식은 기본 으로 국제 으로 인정되는 GAAP(Generally Accepted 

Accounting  Principle :「일반 으로 인정된 회계원칙」)에 따라 처리되

고 있으며, 건설업종의 특성을 반 하여 업종별 회계처리 칙(건설업회계처

리 칙)을 두어 규정하고 있다.건설회계는 일반기업회계와 달리 실제 건설

장에서 비용이 지출되기 때문에, 각 공사 장 특성에 따라 시공방식과 공

자재를 표 화하기 어려우며, 원자재·노무비 등 단가 차이가 발생하는 특징

이 있다.

    <운영실태 및 문제점>

  건설업 회계의 경우 공사진행율에 의한 수익의 인식과 수주한 공사의 장

별 회계를 합산에 의해 회계처리가 이루어짐으로써 분식회계가 일어날 가능

성이 높다. 즉, 수익과 비용 인식의 기본이 되는 공사진행율의 추정은 회계 

담당자의 주 이 개입될 경우 회계 결과인 손익이 사실과 다르게 계상될 가

능성이 있고 회계기말(연말) 재무제표는 수주한 공사의 장별 회계를 합산

된 결과이므로, 장부상으로 수치가 맞으면 어떤 장 는 어떤 공사에서 어

느 정도의 손익이 발생하 는지를 명확히 악하기 곤란하다.

  회계감사는 수주한 건설공사의 체 재무제표를 상으로 하는 것으로 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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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사업 는 장별 회계감사를 의미하지 않는다. 이와 같이 건설공사회계의 

특수성으로 인해 장부조작이 용이하고 이 계약을 통한 원가 부풀리기가 용

이하며, 공사 장별 비용을 본사에서 합산 처리하기 때문에 비자 조성이 용

이하다.

    <개선방안>

  솔선수범하여 문 회계감사기 의 감사를 받은 업체에게 인센티 (신인

도 가 )를 부여하는 등 행 회사단 로 일 집계하는 건설공사의 회계방

식을 장별 독립회계방식( 장별로 독립하여 회계감사 실시)으로 개편토록 

하 다.

제도 개선 전 제도 개선 후

건설회사

(본사)

공공 ․ 민간공사 본사 일괄 회계처리

건설회사

(본사)

공공공

기업회계방식

A 공사

B 공사

C 공사

공공공

A회계처리

∑N 현장별 

독립회계방식

민간공

기업회계방식

B회계처리

C회계처리

민간공

기업회계방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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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처벌제도 운영의 실효성 확보

2-1. 부정당업자 제재의 실효성 확보

    <현  황 >

  ‘부정당업자’란 경쟁입찰의 공정한 집행 는 계약의 정한 이행을 해칠 

염려가 있거나, 입찰에 참가 시키는 것이 합하지 못하다고 인정되어 정부로

부터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받는 자를 말한다. 국가계약법상 부정당업자는 계

약을 이행함에 있어서 부실․조잡 는 부당하게 하거나 부정한 행 를 한 자,

  입찰․낙찰 는 계약의 체결․이행과 련하여 계공무원에게 뇌물을 

 자, 입찰참가를 방해하거나 계약체결 는 그 이행을 방해한 자 등이다.

  각 앙 서의 장은 계약상 방에 부정당업자 제재사유가 있을 때에는 1

월 이상 2년 이하 기간의 범 안에서 입찰참가자격 제한한다. ‘03.1월부터 

’04.6월까지 2년간 공무원의 건설공사 증수뢰(각 부처 징계통계)는 모두 

157건인데 반하여 뇌물수수 련 부정당업체로 지정한 실 은 18건에 불과

하다.

표 2-14     뇌물제공업체의 부정당업자 지정현황(2003~2004년)

구     분 합  계 중앙행정기관 자치단체 기타기관

뇌물제공관련 부정당 업체수 18 1 14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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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2-15           건설공사 증수뢰 현황(2003.1~2004.6)

구     분 합  계 중앙행정기관 자치단체 기타기관

증수뢰 건수 157 28 103 26

※ ○○도에서 '02~'04년까지 수주청탁 또는 공사편의제공 명목으로 금품을 수수한 공무
원중 해임이상 징계받은 공무원은 11명으로 관련업체 56개 업체 중 입찰참가자격제한

처분을 받은 업체는 단1개 업체에 불과(‘04년 실태조사)

    <운영실태 및 문제점>

  입찰․낙찰․계약체결과 련하여 계  공무원에게 뇌물을 제공한 자에 

한 입찰참가자격 제한기 이 ① 1년 이상 2년 이하(업무와 련하여 뇌물

제공)의 기 과 ② 6월 이상 1년 미만(뇌물제공)의 기 으로 하도록 하고 

있어 제재기간 결정에 있어 발주자의 재량이 크다. 이에 따라 발업체는 형

량을 최소화 하려고 하고, 이 과정에서 업체와 발주자간 새로운 부패가 발생

하게 된다.

  국가계약법에 따라 입찰참가자격을 제한함에 있어 “그 반 정도가 경미하

거나 기타 정상을 참작한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 입찰참가 자격의 

제한기 을 경감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어, 경감사유  경감기간 용시 

재량권이 크고 제재의 실효성을 약화시킬 우려가 있다.

※ ○○공사 직원 4명은 ‘04.5.21 ○○건설 등 4개 시공업체로부터 2,150만원의 뇌물을 수

수, 국가계약법상 6월 이상의 입찰참가자격제한을 주어야 하나 국가계약법시행규칙 경
감 규정을 적용하여 입찰참가자격제한을 2월로 변경

  부정당업체에 한 입찰참가자격을 국의 모든 공공기  발주공사에 

한 입찰참가를 제한하고 있어 부정당업자제재에 한 실  어려움이 있다. 

한, 부정당업체제재 사유가 발생하여도 이런 런 사유를 핑계로 공사발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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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량이 없는 동 기에 조치하는 등 제재시기를 임의 으로 조정하고 있다.

※ ○○도 ○○군청 ○○○(지방토목6급)는 ‘02.12월 “○○소하천수해복구공사” (계약금액 : 

113백만원) 시공사인 ○○건업 대표이사 ○○○으로부터 총 6회에 걸쳐 800만원의 뇌물

을 수수하여 중징계를 받았으나, 해당 뇌물수수 공무원이 징계가 중하다며 행정소송을 
제기, 현재까지 부정당업체 제재는 이루어지지 않고 있음.

    <개선방안>

  뇌물 련 부정당업자 제재 통제체계 구축토록 하 다. 즉, 발주청은 소속 

직원의 건설 련 뇌물수수 사실을 청렴 에 즉시 통보하도록 해야 하며,청

렴 는 부정당업자제재 결과를 주기 으로 검 확인하여야 한다.

제도 개선 후

 적발된 뇌물수수와 

 제재결과 점검

사정기관 부패방지위원회

부패통제

시스템연결
G 2 B

비위사실통보

뇌물수수

사실통보

뇌물수수

해당업체

부정당업자 

제재

발주청
관리대장

적발

제도 개선 전

재정경제부

사정기관

해당업체

적발

제재결과통보

G 2B

부정당업자 

제재

비위사실통보

발주청

뇌물수수

  발주청은 부정당업자 제재 사유발생시 리 장에 등재하고 처분종료시까

지 지속 인 리를 하도록 의무화 하 다. 부정당업자 제재와 련 발주청 

소속 공무원의 자의 인 권한 남용과 제재 상기업의 부당한 로비 등을 방

지하기 해 별도의 심사 원회에서 심의토록 하 다. 공사규모별(계약

액), 뇌물제공 액수별, 계약 이행의 성실도, 업체의 규모 등을 감안하여 경

감기 을 구체화하도록 하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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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 부실벌점제도의 실효성․투명성 제고

    <현  황 >

  재 부실벌  부과 상은 건설업자, 주택건설업자, 설계용역업자, 감리

문회사, 기술자 건설기술자, 설계용역기술자, 감리원 등이고 부실벌  측정

상은 총공사비( 자재비를 포함) 50억원 이상의 공사와 총용역비 1.5

억원 이상의 설계  감리 등 용역이다.

  부실벌 은 당해 반기에 동일업체의 공사를 2회이상 검한 경우 그 합을 

검회수로 나 어 산정한다.

※ 발주기관의 부실벌점 산정방법

        -  업체별 평균 부실벌점 : (현장별 부실벌점 합계 ÷ 점검횟수)-경감점수 
        -  건설기술자 평균 부실벌점 : (기술자별 부실벌점 합계 ÷ 점검횟수)-경감점수

  부실벌 을 부과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미리 30일 이상의 기간을 정하여 

부과 상자에게 의견제출의 기회를 주어야 하며, 의견서를 받은 날부터 15일 

이내에 의견을 제출한 자에게 제출의견에 한 검토결과를 통보하여야 한다.

  건설교통부장 , 발주청 는 건설공사의 허가․인가․승인 등을 한 행정

기 의 장은 부실벌 을 부과한 경우 이를 리하여야 하며, 그 결과를 매반

기 말일을 기 으로 건설교통부장 이 지정․고시하는 기 에 통보하여야 

한다. 부실벌 을 통보받은 기 은 건설업자  기술자에 한 부실벌 을 

계 리하여야 하며, 발주청의 요청이 있는 경우에는 그 내용을 통보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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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실벌점 관리기관]

구  분 벌점관리기관

건설업자 대한건설협회

건설기술자 한국건설기술인협회

감리전문회사 및 감리원 한국건설감리협회

주택건설등록업자(건설업자 제외) 대한주택건설사협회

설계등 

용역업자 

및 기술자

기술사사무소를 개설한자 한국기술사회

건축사사무소개설자 및 기술자 대한건축사협회

측량업자로 등록한자 및 기술자 대한측량협회

이외의 용역업자 한국엔지니어링진흥협회

     ◦ 부실벌 에 따른 불이익 기

       - 입찰참가자격 제한(국가계약법 시행규칙 제76조[별표2])

누계평균부실벌점 20점~50점 50점~100점 100점 초과

입찰참가자격제한 1월~6월 6월~1년 1년~2년

       - 입찰참가자격사 심사(PQ)시 감 (건설기술 리법 시행규칙

[별표8])

누계평균부실벌점 2점~10점 10점~15점 15점~20점 20점 이상

입찰참가자격제한 -1 -2 -3 -5

     ◦ 부실벌 부과 통계(2004. 10. 재)

표 2-16  회사 : ’02하반기~’04상반기까지 4개반기의 평균 부실벌점임

구분 부과대상
부실벌점

0점 0~2 2~10 10~20 20이상

건설회사 12,941 788 135 3 - -

설계회사 1,704 9 2

감리회사 563 119 43 1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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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2-17                       기  술  자

구분 총기술자수
부실벌점

0점 0~2 2~10 10~20 20이상

건설기술자 545,563 3,106 314 9 - -

설계기술자 37,569

감리기술자 26,143 1,222 117 1 -

[부실벌점제도 관리 흐름도] 

부실벌  측정

(발주  인․허가 기 )

․측정대상 :

․측정일시 : 

50억원이상 건설공사, 1.5억원이상의 설계등 

용역, 건축사법 제2조제3호의 규정에 의한 설

계 및 건설공사의 감리

매반기 말까지 측정(예:12월31, 6월30일)

ꀻ  ꀺ

부실벌  통보  이의신청

(발주기 등 → 벌 상자)

․벌점통지 :

․이의신청 :

측정결과를 벌점부과 즉시 벌점부과 대상자에

게 통지

통지받은 날로부터 30일이내에 측정기관에 이

의신청(이의신청 검토결과 15일이내 통보)

ꀻ

부실벌  총  통보

(발주기 등 → 각 회)

․통보일시 : 매반기말 기준 다음달 15일까지 부실벌점 총괄

표 통보(예:1월15일, 7월15일)

ꀻ

부실벌 부과 황 제출

(각 회 → 건교부장 )

․위탁관리 : 

․제출일시 : 

부실벌점누계관리

매 반기말일의 다음달 말일까지 처리 현황 제

출(예:1월31일, 7월31일)

ꀻ

부실벌  측정결과 용

(각 회 → 발주기 )

․적용일시 : 
매반기말일을 기준으로 2월이 경과한 날로부

터 (예:3월1일, 9월1일) 최근 2년간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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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운영실태 및 문제점> 

  부실벌 을 측정한 후 검횟수로 나 어 부실벌 을 산정하도록 되어 있

어 벌 제도의 실효성이 상실되었다. 즉, 검에 한 용어정의가 명확치 않

아 발주청에서 부실벌  측정 후 장 검을 수시로 실시하여 부실벌 부과

수를 임의 으로 경감하고 있다.

※ ○○공사 부실벌점 부과현황(‘03년 상반기～’04년 하반기)에 대하여 각 반기별로 2개 

시공회사 등 총 6개 시공회사에 대하여  표본 점검한 결과 <별표 1> 부실벌점 부과점수
가 0.9～3.0점으로 현장점검횟수 10～21회로 나누면 실질적으로 부과한 부실점수는 

0.02～0.21점이며, 이를 또다시 시공능력 평가 등으로 점수를 경감하면 실제적인 점수

는 0～0.11점으로 부실 벌점 부과의 실효성이 없다.

표 2-18             ○○공사 부실벌점 부과 현황

구   분

년   도   별

‘03년 상반기 ‘03년 하반기 ‘04년 상반기

○○토건 ○○건설 ○○건설 ○○기업 ○○건설 ○○건설

부실 벌점 3 1.15 2.25 2.0 0.25 0.9

점검 횟수 14 10 20 21 14 19

부과 부실벌점 0.21 0.12 0.11 0.10 0.02 0.05

경감 점수 1 2 - - - -

통보 부실벌점 0 0 0.11 0.10 0.02 0.05

  부실벌 을 부과하기 에 부과 상자로 하여  의견제출의 기회를 주고 

있으나, 제출된 의견에 하여 최  부실벌 부과를 담당한 공무원이  다

시 이를 검토하게 되므로 립  입장에서 심사할 수 있는 객 성이 결여되

었다. 

※ ○○도, ○○시 ○○시 등은 평가위원회를 구성하고 있지 않으며, 사안 발생시 부서별 

담당자가 벌점 부과

  발주청에서 부실벌 을 부과한 후 이를 리기 인 회에 통보하여야 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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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이를 락시키는 사례가 빈발하고 있다. 한  발주청이 부실벌 을 부과

한 후 벌 리기 인 회에 지연통보 함으로써 부실벌 을 부과받은 업체

가 사실상 제재를 회피하는 결과를 래하고 있다. 

※ ○○시는 ‘02.10.29 ○○지방국토관리청에서 실시한 현장점검시“○○주상복합아파트건
축공사”<주>○○건축사사무소에 대해 부실벌점 3점을 부과하도록 통보 받았으나, 17개

월이 경과한 ’04.3. 건축사협회 등에 통보

  발주청은 건교부등의 부실벌  부과요청을 받고도 부과하지 않는 사례가 

빈발하고 있고 부실벌 을 리하여야 하는 회에서 해당 발주청에서 통보

한 부실벌 을 락하거나 임의 로 벌 을 리하고 있으며 발주청은 해당 

공사수행을 해 입찰참여업체의 부실벌 부과 황을 해당 회에 일일이 

서면으로 조회하는 등 그 차가 번거롭다.

    <개선 방안>

  부실벌  산정기   재량의 소지가 있는 불명확한 기 (“주요구조부” 

등)  단이 모호한 기 (“배수구의 리가 불량한 경우” 등)은 구체화토

록 하 다. 건설기술 리법 시행규칙 [별표8]의 부실벌  측정기 에 업체

와 기술자 어느쪽에 부실벌 을 부과해야 되는지 는 양자 모두에게 부과해

야 되는지 구체화 되어 있지 않은 실정이므로 부실사례별로 업체부과,기술자 

부과,양자부과 등을 명확히 규정토록 하 다. 

  부실벌 을 리하고 있는 회로부터 부실벌 부과 통계자료 이외에 발

주청의 부실벌  통보자료 황, 경감기 에 따른 회 경감 황 등을 반기별

로 건설교통부에 통보하도록 규정화하도록 하 다. 부실벌 의 합을 검횟

수로 나 는 방식을 공사건수로 나 는 방식으로 개편토록 하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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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2-19             부실벌점 산정방법 개선안

구분 현  행 개  선(안) 증, 감

산정방법
〔벌점÷점검횟수÷통보기관수〕
  2년간 합계 ÷ 2

〔벌점÷공사건수÷(삭제)〕
  2년간 합계 ÷ 2

↑ 2.1배
(20→41)

불이익기준

(PQ시감점)

  1～2점 : 감점없음

  2～10점 : 1점 감점

 10～15점 : 2점 감점

 15～20점 : 3점 감점

  1～ 2점 : 0.5점 감점

  2～10점 : 1점 감점

 10～15점 : 2점 감점

 15～20점 : 3점 감점

↑ 8.3배
(20→165)

  부실벌  부과에 하여 이의를 제기한 경우 공정한 심사를 하기 하여 

별도의 원회(설계심의 원회 등)에서 심의토록 하 다. 발주청의 부실벌

 부과기한, 벌 부과 후 벌 리기 에 통보기한 등을 법제화 하도록 하

다. 발주기 에서 부실벌  부과 황을 수시로 확인할 수 있도록 부실벌  

리기 으로 하여  입찰시 불이익을 받는 부실벌 에 한 통계자료를 인

터넷을 통하여 실시간 공개(발주청에서 수시로 조회)토록 하 다.

(3) 공사시행과정의 부패요인 제거

3-1. 건설공사 관련 정보공개 범위 확대

    <현  황 >

  계약 련 정보의 공개는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95조에 의해 매 연도 에 

당해연도에 경쟁입찰에 부칠 계약의 물량․규모  산액에 국한되어 있다. 

조달청의 경우 일반경쟁(내역입찰) 입찰로 발주하는 모든 건설공사는 G2B

를 통해 계약의 물량․규모  산액 뿐만아니라  입찰 집행 황  결과

를 인터넷에 즉시 공개하고 있다.

       ※ 수의계약 사항, 설계변경 및 설계자문 및 심의위원회 회의 결과 등은 미공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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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운영실태 및 문제점>

  국민의 알권리 충족, 산집행상의 공정․투명성 확보를 해 가능한 범  

내에서 계약 련 정보를 공개할 필요가 있으나 수의계약에 한 사항, 계약 

상 방․계약 액 등 계약체결과 련된 사항, 계약체결이후 설계변경  심

의 원회 회의결과 등 계약내용변경에 한 사항 등에 하여는 공개가 이루

어지고 있지 않고 있는 실정이다.

    <개선 방안>

  계약업무의 효율성을 지나치게 해하지 않는 범  내에서 국가계약법 시

행령 제95조의 정보 공개의 범 를 확 하여 계약 련 정보를 정보통신망 

등을 통해 공개토록 하 다.

3-2. 대형공사 입찰방법 선정과정의 투명화

    <현  황 >

  형공사  특정공사의 경우 기본설계 에 집행계획을 수립하여 앙건

설기술심의 원회나 지방건설기술심의 원회 는 설계자문 원회의 심의를 

거쳐 일 입찰 는 안입찰의 방법을 결정한다.

※ "대형공사"：총공사비 추정가격이 100억원 이상인 신규복합공종공사

           "특정공사"：대형공사 중 각 중앙관서의 장이 대안입찰 또는 일괄입찰로 집행함이 유리

하다고 인정하는 공사

집행기본계획서 

작성

⇨
입찰방법 심의

⇨
입찰안내서 

작성 ․ 심의

⇨
입찰공고

발주청의 장

(매년1월15일까지)
심의위원회

설계자문위원회 

심의
조달청



제2장 국가청렴위원회 활동사항∙147

     일반공사와 특정공사의 입찰과정상 차이 은 다음과 같다.

구 분 일반공사 일괄입찰공사 대안입찰공사

설계주체 발주기관이 설계서 작성 입찰자가 설계서 작성

∙ 발주기관이 설계서

   작성 제시(원안)
∙ 입찰자가 대안설계

   제시 가능

예정가격 

작성여부
작  성 작성하지 않음

원안, 대안공종에 대하여 

예가 작성

낙찰자 

결정방법

예정가격 이하 최저가 

입찰자중, 적격심사

통과자

적격심사 최고 득점자 좌  동

평균낙찰률

(‘04.1.~7.)
52.45%

(500억원이상)
94.89% 86.48%

    <운영실태 및 문제점>

  발주기 은 공사 리가 용이하고 사업기간 단축이 가능하여 턴키공사를 

선호하고 있으며, 형건설업체는 최 가낙찰제도가 확 되면서 수익성을 

증 시키기 하여 발주기 에 턴키공사로 발주 요구하는 실정이다. 따라서 

‘ 형공사입찰방법심의기 ’에 부합되지 않는 단순한 공사도 일 입찰방식

(턴키)으로 계획을 수립하고, 심의 원회에서도 그 로 결정하는 등 턴키공

사가 무분별하게 발주되고 있다.

  형건설업체들은 입찰이 에 심사기 , 입찰방법 검토  결정과정에 이

르기까지 발주기 과 설계심의 원을 상 로 로비를 하거나 업체간 담합이 

빈번하게 이루어지고 있다. 턴키  안공사는 입찰을 한 기본설계에 총

공사비의 3~4% (30 ~40억원)에 달하는 비용을 부담해야 하므로 견건

설업체의 참여가 용이하지 않아 입찰에 참여가 가능한 형건설업체간 담합

이 용이하다.

※ ○○시 지하철 ○호선 턴키공사의 평균낙찰률은 98%로 참여한 2개 업체의 담합혐의를 
인정하여 70억 원의 과징금 부과('02. 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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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선 방안>

  턴키계약 공사의 무분별한 발주를 억제하기 해 각 발주 서에 임되어 

있는 입찰방법 심의․결정기능을 앙건설기술심의 원회(건교부)로 일원화

하도록 하 다.

3-3. 민자사업 경쟁촉진과 내실화

    <현  황 >

  민간투자사업은 부족한 재정의 보완과 SOC(Social Overhead Capital, 

사회간 자본) 건설·운 에 민간의 창의·효율성을 도입하기 한 제도로 ‘94

년 시행 이후 사업규모가 지속 확 되고 있다.

※ SOC 재정투자 대비 민간투자비중 : (’98) 4.3% → (‘04) 12.7%

    <운영실태 및 문제점>

  일부 운 인 시설의 교통수요량 측 오차로 인한 운 수입보장에 하

여 보다 엄격한 사  타당성검증이 필요하다.

※ 민간사업자가 제안서를 제출하면서 O-D(Origin-Destnation :기종점 통행량)를 과다 적용

하거나, 도로노선별 속성자료(연장, 용량 등)를 사실과 다르게 입력하는 등 교통수요예측 신뢰

성 상실

  「최소운 수입보장제도」운용은 민자사업자의 수요 과다 측과 막 한 

정부 재정부담의 주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 최소운영수입보장제도 : 실제운영수입이 실시협약에서 정한 추정운영수입보다 현저히 미

달하여 당해 시설의 운영이 어려운 경우 사업시행자에게 보조금을 교부하는 제도(민간투

자법 제53조)

  재정사업과 민자사업간 유․불리에 한 검토없이 민자 상사업을 지정하

거나 정부측 상 안 없이 상을 추진하여 재정지원 보다 은 액으로

도 건설이 가능한 하수종말처리장시설을 민자사업으로 추진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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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 ○○하수도 민자사업 외 2개의 하수종말처리시설에 대하여 민자사업과 재정사업으
로 건설할 경우의 각 사업비를 분석한 결과 재정사업으로 건설하게 되면 민자사업으로 건

설할 때의 재정지원금 보다 최저 33억원에서 최고 91억원 정도 적은 금액으로도 건설이 가

능한데도 이를 비교해 보지도 않고 민자사업으로 추진(감사원)   

  민자사업 우선 상 상자를 선정하기 한 평가방법이 불합리하여 정부와 

이용자 입장에서 가격조건이 유리한 업체가 탈락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다. 

한 경쟁입찰을 통하여 사업자를 선정하는 재정사업과는 달리 민간투자사

업은 공사비가 과다 계상된다는 지 이 있는데도, 주무 청이 공사비 단가에 

한 검증 차 없이 설계가의 100%에 가깝게 상을 통해 공사비를 확정

하고 있어 공사비의 정여부를 검증하기 곤란한 실정이다.

※ 일반경쟁입찰 도로공사의 평균 낙찰률 : 지난 3년간 평균 69.5%

    <개선 방안>

 「민자사업 격성조사제도」를 도입하여 민간제안사업에 한 타당성 검

증을 립 기 에서 별도의 수요량 추정, 경제성․재무성 분석 등을 엄격히 

시행하고, 부실검증자에 한 제재 근거를  마련토록 하 다. 정부가 수요추

정을 책임져야 하는 민간투자사업에 한하여 개별사업별로 최소운 수입을 

보장하도록 『최소운 수입보장제도』를 합리 으로 개선토록 하 다. 

  사업제안 평가시 2단계평가방법(PQ, 가격) 도입  총사업비 등 가격 배

비 을 상향 조정하는 평가기  개편방안을 마련토록 하 다. 사업제안 경

쟁 진을 통해 총사업비가 최소화되도록 사업자 모집 공고시 단독 응찰된 경

우, ‘1회 더 사업자 모집공고ꡑ를 의무화하는 「단독 응찰사업 유찰제도」

를 시행토록 하 다. 민자사업 공사비에 한 객 , 문  검증 강화를 

해, 조달청의 공사비 검토, 도로공사 설계경제성검토(VE)등의 다단계 검

증과정을 보다 더 강화하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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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4. 지방자치단체 계약절차 개선

    <현  황 >

  자치단체 연간계약규모 총 18조원  공사계약이 85%(15조원)를 차지하

고 있다.

구    분 계 공 사 용 역 물 품

 ․ 건수(천건) 104 61 18 25

 ․ 금액(조원) 17.7(100%) 15.1(85.3%) 1.7(9.7%) 0.9(5.0%)

  자치단체 공사는 응 재해복구, 상․하수도, 지방도로, 산림복구, 차선

도색, 신호등 수리, 소하천정비 등 부분 국민생활과 직결되는 사업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치단체 계약 련 법령이 일부는 지방재정법 용, 일부

는 국가계약법 용하는 등 특성에 맞게 체계화 되어 있지 않은 상태이다. 한 

자치단체는 단체장, 공무원, 사업자, 주민, 지방의원 모두가 한다리 건 면 

아는 사이로 구조 으로 계약시 부패에 노출되기 쉬운 환경이다.

    <운영실태 및 문제점>

  응집력이 강하게 작용하는 지역사회구조의 특성과 계약 련 의사결정 과

정의 문성 부족 등으로 일부 왜곡된 형태의 입찰·계약 사례가 발생하고 있

다. 그리고 문성  치 한 기획·검토 부족 등으로 복투자 등 산 낭비

사례가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다.

※ ○○시에서는 충분한 준비없이 사업추진하다 중복투자로 사업 중단, 수억원의 예산 낭비

  자치단체는 국가기 에 비하여 계약 련 의사결정 과정에 문성이 떨어

져 특정업체 유․불리하게 입찰을 제한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다. 한 단

체장, 지방의원등이 특수 계인을 통하여 당해 단체와 리목  계약체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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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이행과정 등에 부당한 향력을 행사하고 있다.

    <개선 방안>

  일정 액(공사 30억원, 물품․용역 10억원)이상 공사․물품․용역에 

하여 민간 문가로 구성된 계약심의 원회에서 입찰참가자격, 계약방법, 부

정당업자 제재, 계약 액 조정 등의 심의를 의무화 하도록 하 다. 단체장, 

지방의원 본인뿐만 아니라 배우자, 직계존비속, 특수 계인 등도 리목  

계약체결을 지하도록 요건을 강화하 다. 주민 표자 는 주민 표자가 

추천하는 자가 시공과정의 불법, 부당행 에 한 감시․감독토록 하는 주민

참여제를 법제화 하도록 하 다.

  계약담당공무원은 입찰참가자의 자격을 과도하게 제한하거나 계약상 자

와 부당한 특약을 정할 수 없도록 지방계약법에 법제화 하도록 하 다. 지방

자치단체가 출자 는 출연하는 지방공기업에 하여도 “지방계약법”을 용

토록 “지방공기업법”에 용 근거를 마련하 다.

4. 정보통신기술(IT) 분야 제도개선*

가. 추진배경

  최근 성장한 정보화 사업은 산장비 납품에서부터 시스템 구축사업(SI 

: System Integration)에 이르기까지 IT의 특수성을 반 하지 못하고 국

* 제도2담당관실   원유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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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계약법의 일반 계약방식을 따르는 등 정보화라는 새로운 시  환경에 

한 응을 하지 못하고 있으며, 국내의 IT 환경은 산장비 납품의 경우 

서버장비  S/W를 공 하는  다국  기업과 수많은 국내 력회사로 구성

되어 있고, 소수의 기업 SI(System Integration)와 7천여개의 세한 

벤처기업이 원청과 하청의 계로 시장이 형성된 치열한 과당경쟁 구조를 형

성하고 있다.

  이러한 정보화 사업의 특수성은 IT의 문 인 기술성으로 인해 사업계획

단계에서부터 발주기 이 SI업체에 자문을 구할 수밖에 없고 이 과정에서부

터 유착형성, 입찰․계약, 납품 검사․검수, 지  등 각 단계별로 부조

리 발생요인이 상존한다.

  국내 진출 외국인 투자회사들은 국내 IT시장에서 발주하는 수억원 의 사

업을 가입찰, 심지어는 백지 입찰이 발생하는 행  등의 불공정한 거래

행에 해 한국시장 자체를 불신하고 있어 IT 시장 환경에 맞게 새로운 계약

차 등을 운 함으로서 제도 인 결함으로 인해 발생한 불공정한 시장 질서

를 바로 잡고 이를 통해 정보화 사업 과정에서 발행하는 부패요인을 개선함

으로써 국가 경쟁력을 향상시키고 외신인도를 제고할 필요가 있다.

나. IT 현황

(1) H/W, S/W, 시스템 용역 규모

  2003년도 총 매출액은 41조 666억원으로, IT 련 업체수는 총 9,728개 

로 종사자는 227,740명에 이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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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2-20           H/W, S/W 부문 관련 통계 자료

                                    (‘03.12월말 재)

구  분 업체수(개) 종사자수(명) 생산액(억원) 비고

총 계   9,728   227,740  410,666

H/W부문   2,893   105,361  228,439 네트워크 장비 및 PC 

S/W 부문   6,835      122,379    182,227 시스템 구축

    ※ 한국정보통신산업협회 2003년 통계자료임

  이 가운데 국내 IT 련 외국계 법인의 정보통신업 수입액은 약 3조 402억원

이다.

표 2-21             외국계 법인 정보통신업 수입 현황

                                  ( 액：억원, ‘03년도 기 )

구 분 합 계
시스템설계․
자문업

소프트웨어 

개발공급

온라인

정보

제공

컴퓨터 및 

주변기기

사무․회계 

유지 및 수립

기타 자료

처리업 등

합계 30,402 2,037 22,189 1,535 2,024 2,205 412

    ※ 국세청 자료, 외국계법인은 외국법인 국내지점 및 외국인투자비율 50%이상 법인임. 

(2) IT 장비구매․시스템 용역 계약관련 법률

  IT분야 계약에 용되는 법률은 국가계약법과 소 트웨어산업진흥법 등을 

근간으로 세부 인 용은 회계 규, 고시․훈령 등에 따르며 주요 련기

은 재정경제부와 정보통신부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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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2-22         IT계약에 적용되는 주요법률 및 규정

구   분 명          칭 주무 부처

법   률

◦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

◦소프트웨어산업진흥법

◦정보화촉진기본법(감리 관련)

재정경제부

정보통신부

정보통신부

시 행 령
◦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시행령

◦소프트웨어산업진흥법시행령

재정경제부

정보통신부

시행규칙
◦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시행규칙

◦소프트웨어산업진흥법시행규칙

재정경제부

정보통신부

회계예규

◦동도급계약운영요령

◦기술용역계약일반조건

◦기술용역입찰유의서

◦선금지급요령

◦원가계산에 의한 예정가격준칙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기준

재정경제부

고시․훈령

<정보통신부 고시>
◦소프트웨어사업대가기준

◦소프트웨어사업자 신고요령

◦소프트웨어기술성평가기준  등

 중앙관서의 장

다. IT분야 계약단계별 실태 및 문제점

(1) 계획․설계 단계

<운영실태>

  IT 산장비 구매  용역계약을 한 계획․설계시 발주기 이 기술성과 

문성을 갖추고 계약을 한 제반 여건을 충족시켜야 하나, 기술  문성

이 취약하여 특정업체(주로 시스템구축업체)로부터 사업계획서(과업지시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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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요청서 등) 수립시 산산정, 물품 규격서 등에 기술 인 자문을 받고 

있는 실정이다. 특히, 발주기 이 특정업체로 하여  소요 산 내역서  설

계서 등을 신 작성하게 하거나, 업체측에서는 의도 으로 사업 련 정보를 

취득하기 하여 근하고 있다.

  소 트웨어산업진흥법 제19조  같은법 시행령 제13조에 근거하여 “소

트웨어 수요 보”가 실시되고 있지만, 자료제출 상기 에서 사업내용이 충

실하지 못하고 형식 인 자료제출 등으로 상당수의 사업이 실제 수행되지 않

는 등 법령제정 취지에 부합하지 못하는 상황이다.

<문 제 점>

  발주기 에서 업체와의 자문과정상 부조리가 상존하고 있다. 즉, 업체는 

발주기  자문에 응하면서 자사  력회사 제품 등을 제안요청서  과업지

시서 등에 반 되도록 조언하고 사 에 취득한 정보를 활용하여 수주하거나, 

특정기술을 이용한 시스템  제품의 사용 등이 특정업체에 유리하도록 여건을 

조성하고 연고 계에 따른 주기식 계약을 행 으로 반복하고 있다.

  사업 산 등 사 정보 획득을 한 각종 로비가 치열하다. 정보화사업은 

문성․기술성 등으로 인해 사 에 발주처의 정보획득 여부가 사업수주의 

결정 인 향을 미칠 수 있으나, 일부 발주기 에서는 사업개요, 산규모 

등의 정보화사업추진 련 정보를 특정업체에게만 제공한다. 이 때문에 산

시스템 구축업체(SI 업체), 각종 산장비 납품업체 등은 모든 주체가 각자

의 배타  이익을 극 화하기 해 품제공 등 각종 편법을 동원하여 사업

련 사 정보를 취득하기 해 주력한다.

※ ○○전산관리소에서는 ‘01～’03년 기간 동안 사업비 2,860억원 상당의 전산시스템 장비 

및 용역계약을 체결하면서 제안  요청서 작성시 기 납품된 장비의 구축경험이 있다는 사
유만으로 특정제품의 명기 및 특정계약 방식을 지정하여 계약 집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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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입찰 ․ 계약 단계

<운영실태>

  IT분야는 일명 “사이버 건축”으로서 국가계약법을 근간으로 일반공사와 같

은 계약 행을 따르고 있으나, 과학기술 등 집약도가 높은 지식을 활용하여 

고부가가치를 창출하는 사업으로 부분 『 상에 의한 계약방법』을 따르

고 있다. 즉, 업체로부터 사업에 한 제안요청서를 제출 받아 이를 평가하

고 (기술력 평가 : 가격평가 = 80 : 20) 평가 수가 높은 우선 상 상자

를 선정하여 발주기 과 업체가 상을 하여 계약하고 있다.

※ 국가계약법시행령 제43조의2(지식기반사업의 계약방법)에 따라 『협상에 의한 계약 체
결』과 회계예규『협상에 의한 계약체결기준』적용 

  상에의한계약체결기 (회계 규)는 제안서 평가 등에 한 최소한의 일

반 인 사항만을 규정한 것으로 발주자가 평가항목, 배  기  등을 조정하

는 과정에서 특정업체에 유리하게 용되도록 조정이 가능하다.

  H/W구매  설치(물품구매), 정보통신공사(공사) 등은 소 트웨어산업

(지식기반사업)과 별도로 일반경쟁 계약방법의 최 가 입찰제로 사업을 추

진하고 있으며, 산시스템 구축사업의 경우에도 2단계 입찰방법을 용하

여 최 가 낙찰제로 선정하고 있다.

<문 제 점>

  IT 기술성, 사업수행 실 을 근거로 과도하게 입찰을 제한 하거나 입찰자

격 을 이 으로 제한하여 일부 특정업체만이 입찰에 참가하도록 여건을 조성

하고 일정규모 이상(수의계약 상 제외)의 모든 계약은 일반경쟁입찰로 집

행하는 것이 원칙이나 발주기 이 임의로 세부 인 입찰조건을 부여한다.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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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정에서 결국 특정업체만 입찰에 참가하는 불공정거래 행 로 발주기 과 

업체간의 유착 계가 발생한다.

※ ○○청 등 9개 공공기관에서는 ‘01～’03년도 사이 ○○전자 등 15개 컴퓨터 관련 업체로

부터 660억원 규모의 컴퓨터 장비를 구매하면서 사전에 담합, 낙찰 받는 대가로 관련 
공무원 및 협력업체 관계자 등에게 뇌물을 제공(구속 13, 불구속 21)

  『 상에의한계약체결기 』(회계 규)는 제안서 평가 표 수 비율(기

술력 80 : 가격 20)을 제시하고 있으나, 발주기 에서 10 의 범  내에서 

가․감 조정할 수 있다는 을 이용하여 특정업체에게 유리하도록 기 을 설

정․ 용한다.

※ ‘03. 4. 16. ○○ 전산원에서는 “통합정보시스템 구축”사업을 발주하며 총 규모 10억원 이
상의 통합정보시스템, 지식관리시스템 등 수주실적이 있는 업체로 제한하고, 협상에 의한 

계약방법 중 기술력을 높게 평가하는 방법으로(기술 :가격 = 90 : 10) 계약을 추진하여 

123백만원의 예산 낭비

표 2-23      기술 및 가격평가 비중별 우선협상 대상자 변경내역

비중별점수

(기술:가격)

○○정보 ○○통신
우선협상

대상업체기술

점수

가격

점수
계

기술

점수

가격

점수
계

90:10 73.17 9.3 82.47 71.82 10 81.82 ○○정보

80:20 65.04 18.60 83.64 63.84 20 83.84 ○○통신

70:30 56.91 27.91 84.82 55.86 30 85.86 ○○통신

  정가격 산정시 시 의 물가조사기 에서 조사․공표한 가격을 정가격

의 기 자료에 반 하지 않고 낮게 형성된 거래 실례가격을 정가격에 반

함으로써 정가격이 지나치게 낮게 책정되고 업체의 과당경쟁으로 인하여 

업체 견 가의 10～50% 는 심지어 단돈 1원에 낙찰 받는 사례도 발생하

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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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H/W(물품구매), 정보통신공사(공사), 소 트웨어사업(용역) 등 정보화

련 사업간 범 가 모호한 계로 발주기 에서 장비구매․정보통신공사로 

정보화사업을 발주하여 최 가로 낙찰자를 선정, 가경쟁을 유도하고 있다.

국가정보화사업 추진시 가격 주의 낙찰자선정방식으로 인해 사업자 덤핑입

찰  시장질서 왜곡 등으로 정보화사업의 총체 인 부실을 래할 우려가 

있다.

※ ‘04. 8. 31. ○○○○ 공사에서는 “Hi-pass시스템 제조구매”사업을 예정 가격 675백만원
에 발주하였으나 입찰에 참가한 (주)○○데이타 등 총 3개업체중 2개 업체는 16억9천만

원 내지 14억3천만원을 (주)○○데이타는 1원에 입찰하여 동 업체가 낙찰

  입찰 상업체가 5개사 미만인 경우에도 모두 지명․통보하여야 함에도 

일부 업체에게만 통보하여 윤번제로 낙찰 받거나 사업의 부분별로 나 어 

낙찰 받는 등 나눠 먹기식 계약이 발생하고 있다.

(3) 계약이행(납품), 검사 ․ 검수 단계

<운영실태>

  IT분야의 납품 검사는 담당자 등 소수의 계자에게 권한이 집 되어 업

체에서 다양한 방법과 수단을 이용하며 행 으로 향응  품제공 등 각

종 로비가 이루어지고 있다. 한 제3자에 의한 감시등 외부 견제장치가 거

의 없어 계약이행사항 등을 객 으로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이 없으며 이로 

인하여 성능미달․ 가제품 납품 인정 등 불법사항이 발생하고 있다.

  정보화사업 실   기술자경력 리의 경우 사업실 은 매년 S/W사업자신

고요령(정통부 고시 2004-18호)에 의거, 사업자 신고시 연간 약 6,000여

개의 S/W사업자가 년도 사업실 을 신고를 하고 있고, 기술자 경력 리

는 민간차원에서 S/W산업 회에서 자체 으로 발 , 활용하고 있는 실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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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 제 점>

  계약상 가 행 으로 “잘 달라”는 청탁과 함께 향응  품제공 등의 다

양한 수단을 동원하여 검사에 합격한 후 당  계약서상의 납품규격과 고품․

국산 등 가조립제품․성능미달 제품의 납품 등 불법사항을 묵인하고 납품

을 검수한다.

※ ‘00～’01년 ○○부 ○○국장은 납품실적이 없는 회사의 장비 납품시 편의 제공 후 4천만원 

뇌물 수수, ○○시 ○○국장은 성능미달제품 납품 검수후 1천만원 금품 수수

  계약 상자의 책임으로 납품기한이 경과 되었음에도 납품기한내 물품 검

사․검수가 이루어진 것으로 납품 수증 등 증빙 서류를 허 로 작성하기도 

한다.

  시스템 장비․운용교육 등의 명목으로 사업수행 업체가 경비를 부담하여 

해외여행을 하며, 이 과정에서 일부 골  등 교육과 무 한 성 행

발생 등으로 비생산  요소의 경비가 증가하여 업체의 비용 부담으로 작용하

는 등 행  부패가 상존한다.

※ ‘01～’03년 ○○조합의 IT 관련 구매 및 용역계약의 경우 정보시스템 구축 외 ○○건 ○○
백만원의 계약을 체결하면서 ○○부장 등 ○○명이 미국 등을 최단 10일 내지 15일간씩 
업체의 부담으 로 해외 출장하는 등 유사한 사례가 조사한  5개 기관 공통사항임

  국가정보화사업에 한 감리시행은 권고사항으로서 실태조사결과  정보시

스템에 한 감리(검사)가 20억원 규모이하의 사업에 하여는 50%이상이 

비 문 인 자체인력으로 이루어지고 있어 안 성, 효율성, 효과성 등에 

한 실질 인 검이 이루어지지 않아 시스템 재구축으로 인한 산낭비 등 

부실 발생이 우려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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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2-24      일반사업의 감리시행 비율, 한국전산원 - 2002년

사업 규모 3억미만 3～5억 5～20억 20～100억
100억 

이상
합 계

감리시행 사업수 3 5 16 7 2 37

조사대상 사업수 33 10 52 9 3 84

감리시행 비율 21% 50% 50% 78% 66% 44%

※ ○○사에서 시행한 “ICIS 사업의 경우 1차 개발(99～00년)시 개발방법론의 비표준화, 산출

물의 문서화 미흡, 기초설계(DB)미비, 통합관리 부재 등으로 실제 개통시점에서 심각한 문
제가 발생한 후 이에 따라 정보시스템 감리를 실시하게 되었으며 그 점검결과를 토대로 

일부 재구축

  정보시스템감리기 (정통부 고시)에 의한 감리인의 자격기 과 수사항

은 선언  규정으로 감리 련 법인지 /감리인 자격/권한  책임소재가 불

명확하며 감리의 하도 , 무자격자 감리 참여, 감리 수주후 감리인 임의교체, 허

보고 등 부실감리 발생에 한 리, 감독체계도 마련되어 있지 않다.

  사업제안서 평가시 사업수행실 과 기술자를 평가하고 있으나 이를 체계

으로 리하는 공인인증기 이 없는 계로 업체에서 사업수행실 과 기

술자 경력을 과다․허 작성 하여도 객 으로 검증할 수 있는 장치가 없

다. 즉, 사업실 리는 한국소 트웨어산업 회에 신고하나 의무가 아닌 사

업자의 자율  신고사항이므로 신고이행  실 리가 제 로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며, 기술자 경력 리 한 S/W기술자 등 부여  경력

확인서 등에 한 민원이 계속 으로 증가하고 있으나 이를 리할 수 있는 

시스템 부재 등 근본 인 문제 을 내재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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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시스템 유지보수․관리 단계

<운영실태>

  산시스템은 한 번 수주를 하게 되면 향후 계속 인 유지 리기득권과 시

스템 고도화 추진시 우선 상 상자로 선정될 수 있는 유리한 조건을 선 하

기 때문에 재 손해를 감수하고라도 우선 낙찰 받고 보자는 업체의 인식이 

팽배한 실정이다.

<문 제 점>

  SI(시스템 통합)분야는 계속 인 유지 리가 가능한 분야로 사업의 연속

성을 빌미로 청탁과 함께 향응  품 제공이 발생한다. 업체에서는 재의 

입찰시 손해를 감수하고라도 정가의 50～90% 이하로 가 투찰하여 우

선 계약을 낙찰 받고, 무상 하자보수기간(통상 1년)이 끝난 후 유상유지 리 

부문을 계약하거나 장비 고도화 사업시 직  사업수행자로서 기득권 등을 내

세워 수의계약을 체결하기 한 사  포석 행 를 하기도 하며 SI업체나 컨

설  업체의 용역이 끝났을 때 실질 인 기술이 이 되지 않아 시스템 운용

에 한 수행업체 의존도가 매우 높아 결국에는 유착 계로 발 한다.

라. 제도개선방안

(1) 사업계획의 투명성 제고

1) 사업예산 등 행정정보 외부공개 의무화

  각 기 별로 당해 년도의 정보화 사업의 추진내용, 산규모, 사업기간 등 

사업계획을 매년 주기  는 변동사항 발생시 인터넷 등에 의무 으로 공개

하여야 한다. 이를 해 행 소 트웨어산업진흥법 제19조  같은법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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령 제13조에 의한 “소 트웨어 수요 보”의 세부기 을 마련하며 시행할 필

요가 있다.

⇒ 국가계약법시행령에 공개(변경된 경우 등)토록 조항 명시(재경부)

2) 사업계획 사전심의제 도입

당해 사업계획의 타당성, 사업비 등 원가 산정의 정성, 시스템  납품장

비 선정의 정성(특정기술의 사용 여부 등), 기타 사업계획 수립 반에 

한 사항을 심의하는 「사업계획심의 원회」(가칭)를 구성･운 하도록 하

다. 내･외부 문가들을 활용하여 원회를 구성함으로써 공정성과 투명성

을 확보하 다.

(2) 입찰･계약과정의 투명화

1) 「제안서 평가위원회」구성․운영의 합리화

  평가 원의 구성시 내․외부 문가 참여 비율  구성원수 등을 표 화하

고, 평가결과를 인터넷 등을 통해 공개하도록 하 다.

⇒“협상에의한계약체결기준(회계예규)에 조항 명시(재경부)

2) 제안서 평가항목 및 배점의 표준화

  배 한도를 10  범  내에서 조정할 경우, 그 사유를 명시하여 사 에 공

개하고, 평가항목의 경우 업체의 기술  능력을 효과 으로 평가할 수 있도

록 평가항목을 개발하도록 하 다.

⇒ “ 상에의한계약체결기 ”(회계 규)에 조항 명시(재경부)

3)  저가입찰 방지를 위한 법규정비

  IT업체의 무분별한 가입찰을 방지하고 건실한 정보화사업 추진을 하

여 정보화사업에 하여는 “2단계경쟁 등의 입찰” 방법을 발주기 에서 용

하지 못하도록 규정을 마련하도록 하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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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가계약법령에 “2단계경쟁 등의 입찰” 폐지 등 개정(재경부)

4) 개발프로그램 공개제도 도입

  발주기 은 기구축된 로그램을 공개하고 유지 리 유상  계약시 타 업체

에게도 유지 리 계약참여 기회를 주는 등 수의계약 특혜를 배제하는 제도  

장치를 마련하도록 하 다.

⇒『정보화사업 세부 운영지침』신설 운영(정통부)

(3) 정보화사업 관리제도의 강화

1) 정보화사업 의무 감리제도 도입

  일정규모 이상의 사업에 하여 정보시스템 감리 의무화하고 공개경쟁입

찰을 통해 감리수행기 을 선정하도록 하 다.

⇒ 정보기술아키텍처의효율적도입및운영등에관한법률(ITA) 제정 추진(정통부)

2) 사업실적 및 기술자 경력관리시스템 도입

  정보화사업 분야의 기술자 리를 총 , 효율 으로 할 수 있는 공인 인

증기 의 마련 등 법 ․제도  장치를 마련하도록 하 다.

⇒『정보화사업 세부 운영지침』신설 운영(정통부)

(4) 윤리의식 강화

1) 행동강령 제정․운영

  정보화 장비  시스템 용역 계약시 계약조건에 해외벤치 마킹, 장비  

시스템 사용 교육목 의 리베이트 성격의 해외여행을 억제하는 규정 등 제도

 장치를 마련하 다.

⇒ 기관별 행동강령에 금지규정 마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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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수출입물류 분야 제도개선*

가. 추진배경

  로벌 경쟁체제에서 물류는 기업과 국가의 경쟁력을 결정하는 요요소

로서 불투명한 물류거래는 물류의 왜곡을 래하고, 비용을 증 시켜 경쟁력

의 장애요인으로 작용한다. 우리나라의 경우 수출입물류 과정이 불투명하고, 

거래 행이 국제  물류거래기 에 미치지 못하며, 각 단계별로 ‘리베이트’ 

등 비정상 인 거래방식이 만연해 있다.

※ 주한외국상공인 등을 대상으로 한 물류분야의 부패인식도조사(‘04. 9 부방위 조사)에 따르면 

‘부패함’이 22.1%로 ‘부패하지 않음’이라는 응답 9.8% 보다 높게 나타남

  우리나라의 높은 물류비용과 외국상사  주한 외국상공인들의 부정  인

식은 련분야의 경쟁력 약화뿐만 아니라 국가의 외 신인도에 커다란 향

을 미치고 있다.

  따라서 수출입물류과정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불투명한 거래 행을 개선

함으로써 물류경쟁력 제고는 물론, 국가투명성을 향상시키는 계기를 마련해

야 할 시 이다.

＊ 제도2담당관실  원유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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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추진경위

◦ 제도개선 기본계획 수립：2004. 7. 

◦ 수출입물류 실태조사：2004. 8~10월

  - 대  상：외국계 복합운송주선업체(20개), 수출입업체(30개),

            수출입물류관련 단체(무역협회 등 7개단체)

◦ 공개토론회 개최：2004. 12. 5(화) 14:00~17:00

  - 장  소：부산 무역회관 7층 대회의실 

  - 발제자：박용안(한국해양수산개발원 연구위원)

  - 토론자：사회자 방희석(중앙대 교수)외 12명

  - 참  석：수출입물류 관련 업계․협회 관계자 150여 명

◦ 전문가․관련단체 의견수렴(3차)

  - 1차 간담회：2004. 10. 18(화)  14:00~17:00

   ․ 관련분야 전문가 5명 참석

  - 2차 간담회：2004. 11. 5(금)  14:00~17:00

   ․ 무역협회, 관세협회, 항만물류협회 등 참석

  - 3차 간담회：2004. 12. 15.(화)  10:00~13:00

   ․ 관세사회, 항만물류협회, 항운노동조합 등 20명

◦ 관계부처 합동회의(5회) : 2004. 10.～2005. 1

  - 대상기관：재정경제부, 건설교통부, 해양수산부, 산업자원부, 관세청 등  

 

나. 수출입물류 현황

<물류산업의 시장규모>

2003년도 수출입 물류산업의 시장규모는 약31조원에 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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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2-25             수출입물류산업의 시장규모(2003)

(단 ：십억원)

분야별/

년 도

복합운송

주선업

일반운송

주선업
보관업 하역업 운송업 통관업

’01 942 614 739 381 10,998 243

’02  1,357 815 791 439 13,361 262

‘03  1,535 908 902 1,257 26,259 279

※ 자료 : 통계청 2004「운수업통계조사」와 관련협회 통계에 의거 매출액을 기준으로 작성

<수출입물류절차 및 업체 현황>

사업절차 주요 내용 취급업체(업체수)

화주와 물류업체간 물류 

위탁계약

수출입업체는 운송, 보관, 통관, 운송

주선 등의 물류업무를 물류업체와 

직접 계약하거나 복합운송주선업체

에 위탁하는 계약 체결

복합운송주선업체

(3,000개)
운송업체

보세창고

관세사

해상 또는 항공운송
수출입물품을 선박 또는 항공기를 

통해 운송
선사, 항공사(800개)

하역
수출입물품을 선박 또는 항공기로부

터(에) 적재 또는 하역
하역회사(280개)

보세운송
공항 또는 항만으로부터 보세창고 

등 보세구역으로 운송
보세운송업체(1,035개)

보관 보세운송된 화물을 통관전까지 보관 보세창고(500개)
수출입신고 세관에 수출입신고  관세사(780)

내국운송

수입통관된 물품을 화주의 창고로 

운송(수출물품을 공항 또는 항만의 

보세구역으로 운송)

운송주선업체(7,590개), 
운송회사(6,821개)
운송차량 약27만대

    <국제간의 물류비 비중비교>

  2002년 기  우리나라 국가물류비는 국내총생산(GDP) 비 12.2%, 미

국 8.6%, 일본 약8.4%(‘01년 기 )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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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2-26       한‧미‧일의 GDP 대비 물류비 비율 추이
(단 ：%)

연  도 한  국 일  본 미  국

2000 12.8 8.62 10.19
2001 12.4 8.44  9.64
2002 12.2 -  8.69

자료:  2002 국가물류비 산정 및 추이 분석, 교통개발연구원. 2004.10

<관련법률 >

  「물류산업」은 타인의 수요에 응하여 유상으로 화물의 운송․보 ․하역 

는 포장과 이와 련된 제반활동을 수행하는 사업(화물유통 진법 제2조)

으로, 화물유통 진법 등 총 7개의 법률이 있으며, 련기 은 건설교통부 

등 4개 기 이다.

표 2-27            수출입물류 관련 사업 및 법규

업종 구분 관련법
인허가 

요건
관련 부처

복 합 운 송 주 선 업
 화물유통촉진법 제8조

관세법 제225조
등록

신고(보고)
건설교통부

관세청

화 물 자 동 차

운 송 사 업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 제3조 등록 건설교통부

화 물 자 동 차 운 송

주 선 사 업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

제21조
등록 건설교통부

보 세 운 송 업 관세법 제222조 등록 관세청

보 세 창 고 업 관세법 제183조 특허 관세청

항 만 하 역 사 업 항만운송사업법 제4조 등록 해양수산부

통 관 업 ( 통 관 법 인 ) 관 세 사 법 제17조 인가 관세청

외 항 화 물 운 송 사 업 해운법 제26조 제2호 등록 해양수산부

내 항 화 물 운 송 사 업 해운법 제26조 제2호 등록 해양수산부

철 도 소 운 송 업 철도소운송업법 제3조 등록 철도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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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 물류 주체별(단계별) 운영현황 및 리베이트 실태

(1) 복합운송주선업

<현  황 >

  “복합운송주선업”이라 함은 타인의 수요에 응하여 자기의 명의와 계산으로 

타인의 선박ㆍ항공기ㆍ철도차량 는 자동차 등 2가지 이상의 운송수단을 

이용하여 화물의 운송을 주선하는 사업을 말한다(화물유통 진법 제2조)

  업체수(2003년 12월 기 )는 1,356개 기업이지만, 자본  규모가 10억

원 이상인 업체가 32개로 26.6%에 불과하여 세한 실정이며, 이러한 세

성으로 형화주들의 물량은 선사가 직  계약처리하게 되며, 복합운송주선

인은 소형화주들의 소량화물에 의존하여 독자 인 국제 운송망과 물류 정

보망을 구축하지 못하고 있다.

표 2-28     복합운송주선업의 자본금 규모(2003년 12월 기준)

구분
3억원~

5억원미만

5억원~

10억원미만

10억원~

50억원미만

50억원~

100억미만

100억원

이상
합 계

업체수 716 279 301 45 15 1,356

% 52.8 20.6 22.2 3.3 1.1 100

※ 자료 : 통계청 2004「운수업통계조사」 
 

<문 제 점>

  취  물량은 한정되어 있으나 업체는 증하여 수요와 공 이 불일치하고, 

운송주선 업체가 2004.12월 재 약 3,000개 (등록 2,200개, 미등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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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00개)로서 세 업체간 경쟁이 극심한 상황이다.

  지난 9～10월 부산, 인천, 평택항에서 수출입 물류 련 업체 50여개에 

하여 물류거래 실태를 조사(청렴 ) 결과, 각 물류단계별로 10～40%의 리

베이트를 행 으로 수수하고 있는 형편이다.

  다수인 집하 화물(LCL)의 경우 콘테이 (CBM)당 약 16～20$ 정도를 

국, 미국 등 해외업체에까지 리베이트로 지불하는 등  탈세자 이 해외로 

유출되고 있다.

  복합운송주선업체는 물량을 제공하는 화주 는 물류 담당직원에게 ‘리베

이트“를 제공하거나  복합운송주선업체가 화주의 임을 받아 처리하는 과정

에서 운송․운송주선․보 ․통 업체 등으로부터 리베이트를 제공받고 있

다.

※ 부산에 소재하는 복합운송주선업체인 (주)○○○의 대표이사인 ○○○은 2003.2월 ○○
합동관세사무소에 통관업무를 소개해 주고 통관수수료 중 30%를 알선료로 수수하다 부
산세관에 적발되었음 

  앙부처(건설교통부)가 업무를 주 하고, 지자체(시도지사)가 집행(등

록) 업무를 수행하고 있으나, 무등록 업에 한 단속 이외에 리․감독 

등 집행수단이 미비하고, 지자체의 무등록 업체 업 단속실 은 미미한 실

정이다.

  복합운송주선업체간, 복합운송주선업체와 국내운송주선업체간 다단계 거

래가 이루어지고 있으나 이들에 한 제한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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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     주

복합운송주선인

선    사

하역회사

보관업체

통관업체

운송주선업체·운송사

지입차주

물류위임

20-30%

30-40%

10%

외국현지

복합운송주선인

10 % 리베이트수수

 수입물류흐름

 리베이트흐름

컨테이너당 450~600$ 리베이트 지급

수입화물의 리베이트 수수 사례 흐름도

보세창고 하차입고작업비의 15~20%

운송비의 15~20%

(2) 선사 및 항공사

<현  황 >

  선사, 항공사는 화물을 수출 는 수입하는 목 지까지 안 하게 수송하는 

역할을 담당한다.

※ 항공물류(중량기준)는 전체물류의 0.3%에 불과한 실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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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 제 점>

  선사가 화물을 유치하기 해 화주, 복합운송주선업자에게 ‘리베이트’를 제

공하는 경우와, 선사가 하역, 운송, 보 , 통 물량을 소개하면서 하역업

자․복합운송주선업자․운송업자․보 업자․통 업자 등으로부터 리베이

트를 받는 경우가 있으며, 선박입출항 련 부 서비스를 제공하는 업체로부

터 리베이트를 제공받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 인천에 소재하는 ○○터미널의 ○○○지점장은 “선사와 선박입출항 및 하역관련 부대서
비스 제공업체(일명 'checking company')간에는 업무 위수탁에 따른 리베이트로 통상 매

출액의 10～15%를 수수 한다”고 진술

(3) 하역회사

<현  황 >

  하역회사는 선사가 운송해오거나 운송해갈 화물을 선내작업 는 선측작

업을 통해 선박으로부터 부두에 하역하거나 부두에서 선박에 재하는 일을 

수행하는데 부분 부두 보세창고를 특허받아 화물터미  형태로 운 하고 

있으며, 하역화물을 부두 보세창고까지 운송  보 하거나 화주의 요청이 

있는 경우 보세운송 는 통  후 내국운송업무까지 맡고 있다.

  하역회사는 선사가 직  운 하거나 별도의 회사가 참여하는 경우가 있으

나(7:3 정도) 선사가 직  하역회사를 운 하더라도 부분 독립채산으로 

운 되고 있으며, 정해진 요율표(Tariff)에 의한 운임을 받고, 세 계산서도 

발행하고 있다.

<문 제 점>

  하역회사는 선사와 하역계약을 체결하기 해 선사에 리베이트를 제공하

거나, 하역한 물량을 운송업체에게 하청하는 과정에서 운송업체로부터 리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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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트를 제공받고 있다. 하역물량에 한 운송업무를 지정 하청 운송업체에게 

탁하는 경우, 화주로부터는 규정된 요율표 로 운임을 받아서 하청 운송업

체에게는 할인된 액으로 하청을 으로써 그 차액을 회사가 수수하고 있다.

     ※ 하역물량을 부산 시내 부두밖 보세구역까지 운송하는 경우 운송료중 약15%, 서울까지 운송
하는 경우 약25% 정도를 하역회사가 수수

  하역회사가 지정하지 아니하고 만약 화주의 임을 받은 다른 운송회사가 

부두로부터 화물을 운송하고자 하면 선사로부터 자가운송승인서를 받도록 

요구하고, 부두에 출입할 때는 하역회사가 자가운송계약서, 인감증명서 등을 

요구하여 지연시키거나, 선임에 포함되어 지불된 상하차료 비용을 운송 리

비 명목으로 추가로 징수(컨테이  1  기  25,000～45,000원, 공정 에

서 법 여부 단 정)하는 등의 방법으로 자가운송차량의 운송을 지연시

킴으로써 물류비용  운송지연문제를 야기하고 있다.

  한 하역회사는 부두에서 상차한 화물을 부두 밖 보세창고에 운송 후 창

고입고  하차의 권리까지 행사하여 하차에 따른  일정한 수수료를 수취하

고 있다.

※ 부산소재 ○○하역회사는 하역물량에 대한 운송업무를 지정, 하청운송업체에게 위탁하는 
경우 화주로부터는 규정된 요율표 대로(컨테이너 1대 기준 부산시내 약123,000원, 부산 → 
서울 강북540,000원) 운임을 받아서 하청 운송업체에게는 할인된 금액으로(컨테이너 1대 

기준 부산시내 약90,000원, 부산 → 서울 강북460,000원) 하청을 줌으로써 그 차액을 회
사가 수수

(4) 보관업체

<현  황 >

  보 업체는 화주로부터 화물의 보 을 탁받는 업체이며, 부두내 보세창

고와 부두밖 보세창고(off dock container yard : ODCY)로 구분되며, 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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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업체의 원재료를 일시 으로 보 하거나 국내에 매할 상품을 보 한다.

<문 제 점>

  보 업체는 화주 는 화주의 임을 받은 복합운송주선업체 등으로부터 

보 물량을 수주하여야 하기 때문에 보 물량을 탁 는 주선하는 업체에 

20～30%의 리베이트를 제공하고 있다. 리베이트 방식은 보 업체에서 복

합운송주선인에게 직  지 하거나, 일부 운송비 등을 보 업체에 가함으

로써 그 비용을 복합운송인이 수수하는 형태이다.

     ※ 부산소재 ○○보세창고 운영주 P씨는 보관물량 확보 대가로 ‘04.1월부터 8월까지 복합운송

주선업체와 화주 등에게 약8천만원의 리베이트를 제공한 바 있다고 진술함 

(5) 통관업체

<현  황 >

  통 업체는 화주로부터 수출입화물의 통 을 탁 받는 업체이며, 세사 

자격증을 보유한 자만이 통 업을 할 수 있다.

<문 제 점>

  통 업체도 화주 는 화주의 임을 받은 복합운송주선업체 등으로부터 

통 업무를 탁받아야 하기 때문에 동 업무를 탁 는 주선하는 업체에 

리베이트를 제공하고 있다.

     ※ 부산에 소재하는 통관업체인 P관세사는 복합운송주선업체 사무소장등 총13명에게 지난 해 

수십 차례에 걸쳐 통관수수료의 30~40%를 제공하였다고 밝혔음



174∙청렴백서

(6) 운송주선업체 및 운송회사

<현  황 >

  운송주선업이란 타인의 수요에 응하여 유상으로 화물운송계약을 개․

리하거나 운송사업 는 운송가맹사업을 경 하는 자의 화물운송수단을 이

용하여 자기의 명의와 계산으로 화물을 운송하는 사업을 말한다(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제2조). 운송회사는 화주 는 운송주선업체, 복합운송주선업체 

등으로부 터 운송을 탁받아 운송을 하는 업체를 칭한다. 운송주선업체는 

최근 수출입업체 등이 비용 감의 방법으로 지사 는 지 을 폐쇄하는 신 

이들이 수출입 련 업무를 신하며, 타 운송업체 는 세사에게 운송 

는 통 업무를 알선하면서 10%정도의 리베이트를 수수하고 있다.

※ 부산에 소재하는 화물운송업체인 ○○의 대표이사 ○○은  ○○합동 관세사무소에 통관업

무를 알선하면서 통관수수료의 30%를 수수하였다가 세관에 적발되었음  

<문 제 점>

  운송주선업체 등 주선업체와 운송업체간 다단계 알선 는 주선으로 주선

수수료가 과다하게 발생함에 따라 운송업체의 채산성이 악화되고 있다. 한 

최근 들어 유류가 인상 등으로 운송업체(지입차주)의 수익성이 더욱 악화되

어 편도 운송물량 기피 상이 발생하고, 물류지체  업가능성이 상존하고 

있다.

(7) 외국현지 복합운송주선업체

  국내 복합운송주선업체의 난립과 과열경쟁은 우리나라로 수입되는 외국

지 화물에까지 향을 미쳐, 외국 지 복합운송주선업체에게 업체별로 차이



제2장 국가청렴위원회 활동사항∙175

는 있지만 컨테이 (CBM 기 )당 약16～20 $의 리베이트를 지불하고 있

다. 특히, 국 복합운송주선업체들은 한국 복합운송주선업체에게 요구하는 

리베이트 액이 몇 년 부터 계속 증가하고 있으며, 한국 복합운송주선업

체가 한국의 창고, 운송사, 세사 등으로부터 받는 리베이트 액의 일부까

지 국 등 외국 복합운송업체에게 제공하는 조건으로 업을 함으로써 외화 

유출문제까지 비화하고 있다.

※ 부산소재 창고업체 P씨는 최근 들어 거래하는 복합운송주선업체로부터 새로운 명목의 
리베이트 제공을 요구받았는데, “수입물량 확보를 위해 중국 측 포딩사에 리베이트를 주

어야 하니 창고 측에서 이 돈을 내야한다”는 것이었음

마. 대책방안 마련

(1) 물류과정의 투명성 제고

<개선방안>

정부차원에서 무역 회 등 련단체 등을 통해 수출입물류비 구성요소(물류

단계별, 주체별 요  결정요소)를 투명하게 공개하도록 하 다. 즉 각종 물

류비(보 료, 운송료, 하역료, 통 료 등)의 실제 지불사례를 체계 ․주기

으로 조사하여 발표하도록 하 는데 조사내용은 물류비 지출내용이 최

한 상세․투명하게 드러나고, 업체에서 활용할 수 있도록 주요 업종 는 품목

별, 물류비 구성 항목별, 운송기   도착지별 등으로 구성하도록 하 다.

  재 구축 인 종합물류정보망에 화물추 정보, 물류 련 통계정보 등을 

반 ( 자정부 원회, 2006.12월)하여 련 정보를 주기 으로 공개하도록 

하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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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업물류비산정에 한기 』을 개정하여 제조업, 유통업 등 특성이 반

되지 않는 재의 획일  기 을 기업의 특성이 반 되는 물류비 계산에 

기 에 맞게 수행하고 물류비 계산을 한 기 이 명확하지 않은 재의 기

을 보다 구체 인 항목으로 세분화하도록 하 다.

(2) 공정한 계약체결 환경 조성

<개선방안>

  물류업체간 하도 거래(원사업자의 규모가 수 사업자의 매출액의  2배 

이상인 업체 용)에도 하도 법을 용하도록 하 고, 물류거래 과정에서 

형물류업체와 소물류업체간 하도 거래 과 그 지 방법 등 일정사

항이 기재된 하도 계약서를 작성․교부토록 의무화하 다. 이에 따라 하도

계약서에 물류비 구성요소를 기재하고, 선사와 화주간 운송계약시 운송

리비 포함여부 등을 명시하여야 한다. 

  소 부처  물류단체들로 하여  공정경쟁 규약과 표 계약서를 자율

으로 제정․운 토록 유도하 다. 이에 따라 화주와 복합운송사업자간 표

물류비가 반 된 계약서를 작성하고, 복합운송주선업자는 물류단계별로 물

류비를 제 로 지 하지 않을 경우 계약해지규정 등을 포함하여야 한다.

  한 사업자단체에서 표 계약서  자율공정경쟁 규약 심사를 청구할 경

우 공정 는 약 법  공정거래법에 따라 심사하도록 하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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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독점적․시장지배적․거래상지위남용 개선 

(가) 하역장소에서 자가운송 배제 및 운송관리비 징수개선

  <개선방안>

  하역회사(ODCY 운 회사)가 하역장소에서 화물운송을 한 타사 (보세

창고) 는 화주 직 운송 차량(자가운송차량)의 진입을 제한하지 못하도록 

개선하 다. 즉, 제도 으로 불법․불공정 행 가 이루어지지 않도록 CY 운

회사의 등록 는 갱신요건에 조항으로 포함하고 지도․감독을 실시하도

록 하 다(해양수산부, 2005년 상반기).

  하역회사 자가운송업체에 해서만 운송 리비를 징수하는 것은 법 가

능성이 있으므로 조사하여 조치하도록 하 다(공정거래 원회, 2005년 상

반기) 

(나) 보세창고에서 화물의 하차․입고작업 개선

  <개선방안>

  보세창고에서 화물의 입고․하차작업은 보세창고( 견된 항운노조원)에서 

일원 으로 수행토록 하 다. 즉, 보세창고 하차․입고작업 비용은 하역요

(인가요 )에서 제외하여 보세창고 부 서비스 비용으로 자율화하고 지도․

감독을 실시하도록 하 다(해양수산부, 2005년 상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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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물류주체의 불법행위 제재강화

<개선방안>

  무등록 업체를 이용하여 업하는 등록업체를 포함하여 무등록 복합운송

주선업체의 업에 해 주기 으로 단속을 실시하도록 하 다(건교부, 

2005년 상반기).

  물류과정에서 리베이트 수수행 가 근  될 때까지 주기 으로 『정부합

동단속반』을 구성하여 단속을 실시하되, 집 단속에 앞서 일정기간 에 단

속기간을 고하는 ‘사 고제’ 운 토록 하 다.

  복합운송주선업체의 등록시 무등록 업행 , 불법 리베이트 수수 등 불법 

행  경력자 등록제한을 추진하고  복합운송주선업체의 등록 요건을 강화

하도록 하 다. 즉, 복합운송주선업 등록 자본 을 법인 3억 ⇒ 5억원, 개인 

6억원 ⇒ 10억원으로 상향 조정하고 무등록 업행 , 불법 리베이트 수수 등 

불법행  경력자를 등록자격 제한에 추가하 다.

  리베이트 수수사례에 한 신고포상제를 도입하도록 하 다(건설교통부, 

2005년). 수출입업체, 물류 련 기업  련단체 들이 리베이트수수를 배

제하는 윤리강령을 제정․운용하도록 극 권장하고 련단체별 소 부처 

주  교육계획을 수립․시행토록 하 다(2005년 상반기).

(복합운송주선업 회: 건설교통부, 항만물류 회․선주 회: 해   양수산부, 

세사회․ 세 회: 세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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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외국 포더에 대한 리베이트 제공 근절

<개선방안> 

  불법 외환유출행 에 해서는 조사하여 처벌하고( 세청, 2005년 상반

기) 포더, 보세창고 등 불법 업행 자에 해 폐업이나 업정지 등 행정

처분을 하며(건교부, 세청, 2005년 상반기) 련업계의 자정내용을 자율

공정규약에 반 토록 하 다(건교부, 세청, 2005년 상반기).

(6) 복합운송주선업체의 역할 개선 

<개선방안>

  복합운송주선업체에 수출입물류 반에 한 주선기능(운송․보 ․하역 

등)을 부여함으로써 법한 거래를 유도하고 물류의 원활화(One-stop서비

스)를 추진토록 하 다. 이를 해 화물유통 진법상 복합운송주선업체의 

업무범  등을 개정토록 하 다(건교부, 2005년).

  통 업의 경우에는 복합운송주선업체가 세사 등에 한 정확한 정보가 

없는 화주를 하여 단순주선을 할 수 있도록 하고, 주선수수료는 화주로부

터 직  수수하도록 하여 복합운송주선업체가 세사 등으로부터 받는 불법

인 리베이트 수수 행을 개선토록 하 다(재경부, 2005년 상반기)

  복합운송주선업체의 불법 인 리베이트 수수에 해서는 강력한 단속을 

시행토록 하 다(정부합동 단속반, 2005년 상반기). 통 을 제외한 기타 물

류 탁 과정은 행법상 법한 것임에도 불구하고 음성 으로 리베이트를 

수수하는 것에 해서는 세무조사, 융거래 조사 등 강력히 단속  처벌하

도록 하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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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행정상 복합운송주선업체에 한 세 의 리․감독, 업무 조 요구 

등을 할 수 있는 근거규정을 마련토록 하 다(재경부, 2005년).

제도 개선 전

하 역보 관운 송

합 법

합법   현행  법률  불비  또는  불법

통 관

화   주

forwarder
(복합운송주선인)

제도 개선 후

합법

통 관하 역보 관운 송

합 법

화   주

forwarder
(복합운송주선인)

  

   

6. 의약품 분야 제도개선*

가. 추진배경

  의약품은 일반상품과 달리 인간의 생명․건강에 직결되는 특수성을 지녔

기 때문에 제조, 유통, 매에 있어서 안 성과 공익성이 시된다. 의료고

유의 특성인 인간의 생명을 문 으로 다루므로 제조, 유통, 매 과정에서 

안 성을 확보할 필요가 있으며 의약품의 유통과정이 개인의 리추구에만 

있는 것이 아니고 국민보건을 증진시키는 측면에서 이루어져야 한다. 그러

＊ 제도2담당관실 원유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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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이러한 의약품의 특수성에도 불구하고 제약사, 도매업체들은 의약품 매

량을 높여 약가마진을 얻기 해 약국, 병․의원에 ‘리베이트’를 제공하는 등 

비정상 인 거래가 성행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와 같은 비정상 인 거래는 일부 의사들에게 과다처방을 부추겨 약품 

오․남용을 가져올 뿐만 아니라 의약품 유통구조를 왜곡시켜 의약품의 질  

경쟁을 막고 의료비의 국민부담을 증 시키게 된다. 따라서, 국민의 생명에 

직결되는 의약품의 유통구조를 투명화 함으로써 변칙거래  무질서한 의약

품 수 을 차단하고, 리베이트비용 등 과다한 비용을 약가에 가시키기 

보다 신약개발유도 등을 통한 의학산업 발 을 유도하는 계기를 마련할 필요

성이 있다.

나. 의약품의 현황

(1) 의약품 시장 현황

<의약품 현황>

  의약품시장의 규모는 약 8조6,277조억원이며, 이  완제의약품의 규모가 

약8조 130억원이며 원료의약품은 약 6,100억원에 이른다(1983년에 비해 

약 10배 증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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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2-29             의약품 제조업소 및 생산금액

(’03년12월, 단 :억원)

제조구분 업체수 품목수 생산금액 비고

계 569 21,806 86,277

완 제 의 약 품 229 15,302 80,130

원 료 의 약 품 340 6,504  6,147

주1) 2004년 8월 현재 제약협회 회원사 : 208개
주2) 우리나라에서는 의약품을 크게 원료의약품과 완제의약품으로 구분 또한 완제의약품은 다시 

전문의약품과 일반의약품으로 구분

  

<약제비 지급현황>

  약제비의 건강보험공단청구액은 5조557억원이며, 이  국내제약사의 

여청구액은 3조7,213억원(73.6%)이며, 다국 제약사의 청구액은 1조 

3,344억원(26.4%)이다.

표 2-30        건강보험 등재 제약업체 및 EDI청구액

(2003. 12월 재)

 구  분  제약사 수(%)  품목수  급여청구액(%)

계  333(100)  20,238  5조  557억원(100)

 국 내 제 약  305(92)  19,016  3조7,213억원(73.6)

 다국적제약  28(8)  1,222  1조3,344억원(26.4)

 주) 자료 : 건강보험심사평가원   

(2) 의약품 유통 경로

  의약품유통경로는 제약회사가 요양기 에 직  공 하거나 도매상을 경유

하는 경우로 크게 구분된다.

․제약회사→ 도매상→요양기 (병․의원․약국) : 5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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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약회사→도매상→소매상→요양기 (병․의원․약국) : 43%  

․제약회사→요양기 (병․의원․약국) : 5%

제약회사(외자제약)

도매업자

약국․병․의원

소비자

도매업자

제약회사

제약회사

도매업소

약    국
병    원
의    원

병․의원․약

국
소비자

소비자

제약회사 도매업자 도매업자
병  원
의  원
약  국

소비자
  

 국내 제약회사는 569개이며 외국제약회사수는 28개로, 국내제약사  연간

생산액이 1,000억원 이상인 제약회사는 17개에 불과하며, 이들이 체생산

액의 61%를 차지한다. 나머지 제약회사 부분은 소기업들로서 신약개발

능력이 낮고 제네릭제품 주의 생산을 하고 있다.

  도매상은 제약업체로부터 의약품을 구입하여 구매자에게 의약품을 매하

는 간상인을 말하며 여기에는 종합도매상(순수도매상), 수입도매상(자사

수입약품만 취 ), 제약사도매상(자사생산약품만 취 ) 등이 있다. 국의 

도매상수는 1,390개로 자본규모면에서 세성을 보여 시장 경쟁이 심화되

어 가격  거래질서의 혼란요인이 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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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2-31                의약품관련 업체

(’04. 6월 재)

구분

 의료기관

약국
의약품

도매업소계
종합

전문

종합

병원
병원 의원

개소 40,710 42 241 1,028 39,399 19,584 1,390

 주1) 의료기관중 한방병․의원은 제외

 주2) 도매협회 회원수는 804개

(3) 약가 결정 구조 및 지불방식

<약가 결정 구조>

  보험의약품 가격은 ‘99년11부터 『실거래가 상환제』를 시행, 매분기 요

양기 이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 신고하는 실거래가를 토 로 보건복지부가 

상한 액을 설정하고, 상한 액 이하의 거래분에 해서는 실제 거래가격을 

보상하고 상한 액이상거래분은 상환 액 까지만 보상하고 있다.

  의약품 가격상환에 있어서 의약품의 가격은 「약제 문 원회」에서 평가

하며 심사평가원은 제약회사가 제출한 서류를 검토하여 약제 문 원회의 

의사결정을 지원한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ꡐ약제상한 액 산정기 ꡑ에 

따라 신청의약품과 투여경로  성분이 같은 제품이 약제 여․비 여 목록 

 여 상한 액표에 등재되어 있는 경우(기등재의약품)와 등재되어 있지 

않는 경우(신규등재의약품)로 나 어서 가격결정방식을 달리 용하고 있

다.

<약제 전문평가위원회 운영>

  약에 문평가 원회는 소비자단체(3명), 공익 표(3명), 의약공 자단

체(7명), 심평원(1명), 공단(1명)에서 추 하고 보건복지부장 이 임명 

는 하는 총15인으로 구성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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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구분  계
 소비자

 단 체
 공익대표

 의약공급자

 단 체
 심평원  공단

 위원  15  3 3 7  1  1

  동 원회에서는 요양 여 상여부와 상한 액 등을 평가하는데 평가의 내

용, 방법  기  등에 한 세부사항은 문평가 원회가 정한다. 임기는 2

년으로 두개이상 문평가 원회 상호연계평가가 필요한 경우에는 련 

문평가 원회가 공동으로 회의를 운 한다.

□ 1977년 의료보험 약가기준제정 : 각 제약사 생산원가를 조사하여 판매신고가와 유

통거래폭고려 약가고시

□ 1982년 보험약가신고제 : 제약회사가 자율적으로 의료기관에 납품할 가격을 신고 

하면 이신고가에 의료기관의 적정이윤율을 가산하여 보험약가가 결정

□ 1985. 1 : 유통거래폭 조정에 따른 약가 전면 개정

   - 마약을 제외한 저가품과 고가품의 유통거래폭을 하향조정(저가품 5.15%, 고가

품 3.43%)

□ 1999. 11 : 보험약가제도 전면개정(실거래가 상환제도 실시)

   - 요양기관에서 실제 구입한 가격과는 무관하게 고시가격으로 약제비를 상환하던 

것을 정부가 고시한 상한금액 이내에서 요양기관에서 실제로 구입한 가격으로 

상환하는 제도로 전환

□ 2000. 7 : 식약청허가 30일이내 등재신청토록 관련규정 개정

   - 모든 의약품대상 

<약가지불방식>

  의약품에 한 가격지불방법은 소비자가 직  제약업체나 요양기 에 지

불하는 것이 아니라 제3자인 건강보험공단에서 소비자(환자)를 신해서 

을 지불하는 “제3자 지불제도”를 운 하고 있다.

보험약가제도의 변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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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약가 청구 및 사후관리

<약가 관리체계>

보험의약품 가격사후 리는 실거래가 사후 리와 약가재평가로 구분된다.

     - 상한가 조정      - 실거래가             - 실거래가격 지조사   - 3년마다 가격 재산정

                        ․ 분기의 가 평균가 ․실구입 차액환수        ․외국가 비교

   

약가상한 액

고        시
→

 약제비

 청  구
→

실거래가

사후 리
→

 약  가

 재평가

                 - 퇴장방지  가 체시 ․약가 인하시         ․약가 인하시

                      ․사용 장려비용 가산

<약제비 청구>

  의약품을 사용한 경우는 고시된 상한 액 범 내의 실구입 가격을 청구하

게 되는데 매분기별 실구입가격의 가 평균가격을 다음 분기 둘째달 일부

터 3개월 동안 용한다.

  퇴장방지의약품을 사용한 경우는 실구입 가격에 사용 장려비용을 가산 청

구하게 되는데 사용 장려비용은 상한 액의 10%(원미만 4사5입)이다.

  가약 체조제의약품을 사용한 경우는 약사가 처방 의 약제보다 가

의 생물학  동등성인정 품목으로 체 조제하는 경우 사용 장려비용을 가산 

청구하게 되는데 사용 장려비용은 처방약과 체약의 약가차액의 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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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현지 확인조사계획 수립 및 조사

 (요양기관, 공급업소 대상)

↓
조정내역에 대한 업소열람 및 이의신청

↓
위원회 심의 및 복지부장관 고시(인하)

↓
요양기관의 청구 및 실구입가격의 차액환수

<실거래가 사후관리>

  <약가재평가>

최 약가산정 당시의 여건변화를 감안한 정 약가를 산정하는데 원칙

으로 3년마다 가격인하 요인 발생 품목의 약가를 재산정․조정한다.

※ 재평가 결과 인하 요인만 반영(제약회사의 이의제기)

※ 1차년도 추진실적(2002년)

  ․ 총 12,178품목 중 2,732품목 상한금액 인하
  ․ 인하율 7.2%

※ 2차년도 추진실적(2003년)

   ․ 총340품목 중 82품목 상한금액 인하

   ․ 인하율 7.5%

다. 의약품의 문제점

(1) 약가 결정 구조

  의약품유통의 근간은 약가에 있으며, 실제 약가가 생산원가보다 높게 책정

되어 있어 신고 약가와 제약사의 실제 공 가격 사이에 큰 차이가 존재하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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되며, 공 가격은 다른 제약회사와의 경쟁  구매량, 특정시기의 업정책 

등에 따라 달라지게 된다. 특히 동일한 제품도 동일한 거래선(병․의원, 약

국)을 두고 제조업체와 도매상 사이의 가격경쟁이 심하여 유통경로별로 심

한 가격 차이가 발생한다.

  국내시장의 상황은 매우 경쟁 임에도 불구하고 경쟁으로 발생할 수 있는 

시장 가격 차이가 실제 상한가에는 반 되지 않고 있어 결과 으로 의약품시

장의 경쟁은 신약개발 등 의약산업의 경쟁력 발 이나 국민의료비 감소에 이

르지 못하고 있다.『실거래가상환제』는 제약회사가 제출한 자료에 의존하

여 가격이 결정되고 의료기 이 실거래가격을 사실 로 신고해 주는 것을 

제로 행해진다. 그러나 요양기 의  가구매에 한 유인이 없고 상한 액

이 실거래가에 연동되어 인하됨에 따라 약가마진이 제거되지 않고 상한 액

인하를 방지하기 해 업체간 담합의 소지가 있는 등 자율경쟁에 의한 가격인

하가 이루어지지 않고 상한가가 종 의 고시가처럼 운 되고 있다.

<약가지불방식의 문제>

  소비자가 직  의약품을 선택할 수도 없고 그 비용도 직  지불하지 않는 

행 「제3자 지불제도」하에서는 의약품거래와 련해서 도덕  해이

(Moral hazard)가 발생 할 수 밖에 없다. 의약품 가격의 결정에 참여하는 

두 이해 계인인 요양기 과 제약사는 필연 으로 상호이익을 다같이 증진

시키기 해 높은 가격을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청구하려는 유인이 있다. 즉, 

가능한 거래가격을 높게 신고하여 많이 지  받는 것이 요양기  뿐만 아니

라 제약사에게 좋은 것이다.

<약제전문평가위원회의 운영>

  2002년 8월 이후로 평가 원회의 구성(15명)이 변화하 으나, 제약기업



제2장 국가청렴위원회 활동사항∙189

이13%, 공 자 회 표가33%, 소비자 표가33%,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을 포함하여 보험자가 13%를 차지하고 있다.

<약가 사후관리>

  제약사는 약가 사후 리에 따른 약가인하를 방지하기 하여 도매상 등에 

의약품을 공 하면서 암묵 으로 재 매가격 유지행 를 하고 있다. 공 자

는 상한 액으로 세 계산서를 발행하고 그에 상당하는 세 을 납부하고, 요

양기 에서는 거래 액을 통장으로 입 시키는 등 외형상으로는 상한 액으

로 거래하고 있는 실정이며 요양기 과 제약업체간 융거래 내역조사 는 

원장부(비 장부)등에 한 압수․수색을 실시하지 않고는 백마진  리베

이트 등을 확인하기 어렵다.

※ 재판매유지가격행위는 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법률 제29조 위반행위임

(2) 의약품유통구조

<도매업소 난립>

  최근 세한 약품도매상의 난립으로 가짜약, 질약품 매 등 후진국형 

약품사고가 발생하고 있다. 도매업소 허가기 에 한 규제완화조치(창고면

 요건 삭제)로 물류 장기능이 없는 “품목도매상”등 이 난립하는 등 과당

경쟁이 래되고 있으며 의약분업이후 다품종 소량거래, 거래선 확 와 도매

상의 격한 증가로 물류비 비 이 증가하고 있다.

※ 물류비 비중: 제약 9.92 %, 기계 3.15%, 출판 2.59 %

<제약업계의 판매비 및 일반관리비 과다>

  500여개에 이르는 제약회사가 생산이 용이한 완제의약품을 심으로 과

당경쟁하고 있고, 차별성이 거의 없는 같은 성분의 유사제품을 매하고 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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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 자사제품을 병․의원과 약국에 마  하는 방법에 의존하고 있다.

  의약품의 수단이 연구개발을 통한 제품의 질 경쟁에 있는 것이 아니고 

고  리베이트 등 업비용에 달려 있다. 『 매비와 일반 리비』를 일

반제조업 평균과 비교할 때 제약회사는 32.1%인 반면 일반제조업체는 

12.81% 이다(2001년기 ).

(3) 리베이트 수수 실태

의약분업  약가실거래가 제도 시행이후에도 의약품거래과정에서 처방사

례비, 기부 , 할인․할증 등 각종 불투명한 거래행 가 지속되고 있는데 이

는 의약분업이후 제네릭(Generic) 의약품의 시장 유율을 제고하기 한 

가매출과 제약회사간의 과당경쟁의 결과로 단된다.

<의약품 부조리 사례>

    ◦ 랜딩비  리베이트

     ☞ 인천지방검찰청은 의약품 독 계약 가  리베이트 명목으로 

약 7억원의 을 수수한 의로 인천 K병원장을 구속(04.4.3 

언론보도)

      ☞ 경찰청 특수수사과는 의약품 납품을 조건으로 도매업체에서 6천

만원의 리베이트를 받은 의로 Y병원 이사장등 4명과 돈을  

도매업체 사장을 구속

    ◦ 제약사가 의사․약사에게 골 , 학회지원등의 경비를 제공하

여 경쟁사업자의 고객유인 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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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D제약 등 5개 제약사는 2002.1.1～2003.6 기간  자기가 거

래하는 각 병원․약국 소속 의사  약사에게 학회지원, 비품지

원, 골 , 식사  등의 경비를 지속 으로 제공한 것과 

련 공정거래 원회가 시정명령

    ◦ 의약분업이 실시되면서 의약품 선택권이 의사들에게 집 되자 제

약사와 의사 사이에 ꡒ처방비ꡓ지    

         ※ 처방비는 품목별로 20～30%수준에서 거래되며 지급방식은 현금 또는 현금과 함께 

상품권(주유권)을 주는 방식 활용

라. 제도개선 방안

(1) 의약품 유통구조 개선

  요양기 이 보건복지부가 고시한 약가상한 액보다 가로 의약품을 구매

한 경우에 상한 액과의 차액  일부를 인센티 로 제공하는 「 가구매 인

센티 제」를 도입하도록 하 다.

※ 요양기관에 인센티브가 부여되므로 시장기능에 의한 합리적 저가형성이 촉진되며 

궁극적으로 국민건강보험료 지급액이 낮아져 국민의료비 감소 

  의약품거래  사용정보를 체계 으로 수립․분석하는 「의약품종합정보

센터」를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 설립하는 방안을 강구하도록 하 다. 이를 

통해 의약품 공 , 청구 황  실거래가 분석을 통해 허 ․부당청구, 할

인․할증 등 부조리 제거하고 제약사․요양기  등에 련정보를 제공하여 

의약품산업  구매 리에 활용할 수 있을 것으로 기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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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약품 거래 을 신용카드로 결제하는 「의약품 구매 용카드」제도

를 도입하여 유통의 투명성을 제고하도록 하 다.

(2) 공정․투명한 의약품 유통환경조성

  식약청의 허가를 받고 유통 인 제품을 주기 으로  수거․검사하여 허가 

받은 품질이 유지되고 있는지 검하고 유통 인 의약품의 안 성․유효성

을 최신의 의약학  수 에서 재평가하도록 하 다. 의약품제조  품질 리

기 (GMP)강화하고 도매상 등 약품유통시장을 투명화하도록 하 다.

(3) 약가 사후관리 강화

  실거래가가 정착하기 해서는 약가거품 부분을 악할 수 있어야 하는데 

약가거품은 요양기 뿐만 아니라 도매상에 한 거래도 조사가 이루어지도

록 심사평가원에 도매상에 한 자료 요구권을 부여하는 등 지속 인 감시체

계를 강화하도록 하 다.

(4) 사후 제재강화 및 윤리준법 프로그램 구축

  복지부에서 처방행태를 심층 분석하여 경찰청 등 계기 에 수사의뢰하

는 등 부조리 사범에 한 처벌을 강화하도록 하 다. 한 의약품후원 제

에 한 세부기 을 마련하여 의사약사 등 문인으로서 갖추어야 할 소양교

육에 해당하는 부분들에 해서는 자체의 가이드 라인을 마련하고 그 범 내

에서 련 직능 회의 윤리  제재 방안을 마련 시행하도록 하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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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공기업 분야 제도개선* 

가. 추진 배경

공기업의 청렴도는 '02년 6.08 , '03년 6.92 , ‘04년 8.44 (10  

만 )으로 차 개선되고 있으나, 앙(8.49)  지자체(8.45)수 보다 낮

고, 국민들의 부패인식도 조사(’04.6)결과 46.4%가 부패한 것으로 나타나

고 있다.

최근 공기업 사장이 비리에 연루되는 등 부패가 심각한 수 으로서, 특히 

계약․공사감독․회계 분야가 취약한 것으로 나타나고. 국회․시민단체 등

에서 정부산하기 ․공직유 단체 임원선임과 련된 공정성문제가 지속

으로 제기되어 왔다.

이에 근원  해결을 해 공기업 등의 인사시스템을 개방  검증  이해

당사자들의 의견을 수렴하는 방식으로 환(‘03. 4. 3 수석보좌 회의시 

통령 지시)하고, 제3차｢반부패 계기 의회(9.2일)｣에서 산하기  임원

선발의 공정성, 투명성 강화방안 등 공기업 부패종합 책을 마련키로 논의

하 다.

＊ 제도1담당관실 나정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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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추진경위

  ◦ 부방위를 중심으로 관계부처 합동 실태조사 실시(‘04.7~8월)

  ◦ 소관 세부과제별 합동 제도개선 T/F 구성(‘04.9월)

    - 예산처, 재경부, 문광부, 농림부, 산자부, 건교부, 13개 정부투자기관

  ◦ 소관 세부핵심과제에 대한 개선대책(안) 마련, 부방위 제출(‘04.10~11월)

  ◦ 종합적인 개선대책(안)마련, 관계기관 1차 조정회의 개최(‘04.12.13)
    - 사장․감사 선임문제, 상임이사 임명권 이양, 뇌물제공업체 제재강화 등

  ◦ 관계기관 검토의견 수합(‘04.12.18), 쟁점사항별로 2차 조정협의(’04.12.23)
  ◦ 부방위 전원회의 상정 의결(‘05.2.28) 

나. 현황 및 문제점

(1) 임원선임의 투명성 제고 및 부패통제 역량 강화

1) 임원 선임과정 공정성 논란 소지 

사장은 ‘사장추천 원회’ 추천→주무부처장  제청→ 통령이 임명하고 

있으나 ‘사장추천 원회’는 정부부처 주로 구성된 ‘정부투자기 운 원

회’에서 선임된 비상임이사와 이사회에서 선임된 민간 원으로 구성․운 하

고 있다.

‘사장추천 원회’의 과반수 이상을 차지하는 비상임이사가 감독부처의 

향력에 따라 감독부처의 의견 로 추천할 소지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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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장추천위원회 =
비상임이사
(과반수이상)

+ 민 간 위 원

 ＊소속기 운         ⇑임명 ⇑ 선임

기획예산처장관 이사회 =상임이사 + 비상임이사

        ⇑의결        ⇑임명     ⇑임명

․ 기획예산처장관
․ 재경부차관
․주무부처차관(4기관)
․대통령위촉민간인(5인)

투자기관운영위원회 주무부처장관 기획예산처장관

        ⇑제청

투자기관 사장

※ 13개 투자기관 사장 중 관련부처 4, 자체 3, 정계 2, 기타2, 공석 2명 

※ 정부산하기관, 공직유관단체, 지자체 산하기관도 유사한 형태로 운영

(13개 도시개발공사 중 12개 기관에서 지자체 출신 사장 임명)

감사는 ‘정부투자기 운 원회’ 의결하여기획 산처장  제청(재경부

장  의)으로 통령이 임명하나, 공모 차  청렴성 검증 차가 미흡한 

실정이다.

※ 13개 투자기관 감사 중 관련부처 2, 정계 6, 기타 5명 

상임이사는 주무부처장 이 임명함으로서 투자기 에 한 향력행사, 

자율 경 권 침해 소지가 있고 인사철마다 주무부처의 간부에 로비 등 논란

이 지속되어 산하기 을 직  감독하는 해당부처 출신 공무원이 산하기 에 

재취업하여 인사 청탁, 부당한 편의제공 등 업무상 유착할 소지가 높다.

2) 자율적 부패통제 역량 미흡

감사결과를 사장의 결재를 받거나 보고형식을 통해 사  처벌수 를 조정

하는 등 사실상 사장의 통제를 받고 있는 실정이며, 공기업별 사규로 정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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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징계양정기 ’이 불명확하여 자의  용 빈발  뇌물 제공업체에 한 제

재가 형식 으로 운 하고 있는 실정이다.

부패행 (3년간 총 4,419건)에 해 부분 주의‧경고(93%)로 가볍게 

처벌, 수십만원 품수수도 기 별로 해임～경고까지 다른 기  용하고 있

다. 한 주요사업을 기획단계에서 시행까지 단일 부서에서 처리하여 로비가 

집 되어 연간 3천억원 규모의 수출지원  출 업무를 수출 융  담당자

가 수, 출, 사후 리까지 단독 처리(○○공사)하고 있다.

(2) 계약, 예산집행의 투명성 강화

국가계약법령에 어 난 부당 수의계약 발주, 력업체 선정, 자재 납

품 련 편법지원 등 계약 련 부패가 여 하다. 법규에 근거하지 않은 불합

리한 사규를 제정하여 공개경쟁 없이 공기업 출신 임직원에게만 독  사업

권을 부여하고 있다.  업무추진비, 력비 등을 비 명목으로 사용하는 등 

산을 목 외로 변칙․허  집행하고 있는 실정이다.

※ 수억원 상당 시설공사를 자회사와 92회 수의계약한 사례(○○공사) 등 56건 

※ 퇴직직원에게 978억원 상당의 운영권 변칙 발주(○○공사) 
※ 정보활동비, 지역협력비를 접대비로 사용한 사례(○○공사) 등 6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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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개선대책

(1) 임원선임의 투명성 제고 및 부패통제 역량 강화

1) 임원 선임과정 개편

‘사장추천 원회’를 ‘투자기 운 원회’ 선임 민간 원과 투자기  이사

회 선임 민간 원으로 구성하고, 차․기 을 명확하게 실시하여 ‘정부

투자기 운 원회’의 민간 원 비율을 정부 원과 동수(6명)로 구성, 민간

원의 자격요건  차를 마련해야 할 필요가 있다.

제도 개선 전

사장추천위원회
비상임이사

(과반수이상)
민간위원= +

투자기관운영

위   원   회

⇑의결

․예산처, 재경부,
주무부처 등
정부측 위원(6인)

․대통령위촉
 민간인(5인)

투자기관이사회

⇑3임

제도 개선 후

사장추천위원회 민간위원 민간위원= +

투자기관운영

위   원   회

⇑ 의결

․예산처, 재경부,
주무부처 등
정부측 위원(6인)

․대통령위촉
 민간인(5인)

투자기관이사회

⇑선임

2) 감사 선임과정의 공정성 제고 

｢정부투자기 운 원회｣의 민간 원에 한 사항은 사장 선임시와 동

일하게 운 하고 있으며, 감사 선임시 공모제 도입, 다만 공모제 시행에 따

른 부작용 최소화 책을 강구해야 할 것이다.

청렴성 검증을 해 부방  의 차 신설하여 책임경  확립을 해 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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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개모집

선발 
정부투자기관

운영위원회

추천
예산처장관

(재경부, 부방위 협의)

제청

대통령 임명

임이사 임명권을 주무부장 에서 투자기 장으로 이양하여 산하기 을 

리․감독하는 부처의 공직자가 직무와 한 계가 있는 산하기 에 재취

업할 경우 1년 동안 임원으로 재취업 지규정 마련할 필요가 있다.

￭  산하기관, 공직유관단체, 지자체 산하기관도 산하기관관리기본법, 개별법, 정관 등에 정부투

자기관 임원선발 과정과 동일한 수준으로 개선

3) 자율적 부패통제 역량 강화  

감사실장 내부공모제 도입, 감사실 직원 다면평가 제외, 보시 2단계까

지 보직 리 등 보 리 강화하고 인사운 의 투명성 증진을 해 승진심사

원회에 감사실장 참여하도록 개선하고 13개 투자기 의 ‘징계양정기 ’과 

부방 에서 권고한(‘04.9.3) ’징계 정성 제고방안‘을 통합하여 ‘표 안’을 

마련, 재경부령 는 지침으로 제정하 다.

뇌물제공업체에 한 2원화된 처벌기 을 국가계약법으로 일원화하고, 뇌

물 액 등 사안에 따라 차등 용기 을 마련(정부투자기 회계규칙 제23조 

삭제)하고, 주요사업의 경우 집행과 자 리 담당부서를 기능별로 구분하

는 상호견제장치를 마련할 필요가 있다.

(2) 계약, 예산집행의 투명성 강화

국가계약법령 취지와 어 난 자재 품목  업체선정 지침 마련(공기

업 체), 민 력사업(Project Financing) 업무처리지침 개정(○○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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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우수 문건설업체 선정기  개정(○○공사) 등에 한 사규  지침을 

일제정비(총 16건)하여 개선할 필요가 있다.

공기업 출신 임직원에게만 특혜성 사업권 부여 행 를 방지하고 고속도로 

톨게이트 업권(○○공사), 송 력업체 운 (○○공사)등에 경쟁체제를 

도입하여야 한다. 업무추진비․ 력비 등 집행의 투명성 확보를 해 유흥

업소 사용 지되는 ｢클린카드제｣ 도입을 의무화할 필요가 있다.

표 2-32     국가계약법령 취지와 어긋난 사규 및 지침 일제정비

기관별 법령․사규․지침 불합리한 내용 및 개선대책

공통

적용

(13개정

부투자

기관)

ꊱ 투자기관회계규칙 

제23조
  (뇌물제공업체 

입찰 제한)

◦ 국가계약법시행규칙 제76조에 의하면 뇌물제공업체는 

1~2년간 부정당업자로 지정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 투자기관회계규칙 제23조에는 부정당업자 입찰참가

제한을 1월～2년으로 하고 있어서 대부분 1~2개월로 

낮게 부과하고 있는 실정

  ※ ‘02~’04년 : 뇌물제공업체 15개, 부정당업체 지정 2개

⇒ 정부투자기관회계규칙 제23조에 뇌물제공업체에 대한 

부정당업자 제재범위를 국가계약법시행규칙 제76조에 

준용하도록 개정

    또한 뇌물금액에 따라 제재기간 차등 적용 및 뇌물제

공자가 개인인 경우도 해당 업체까지 제재하는 방안 

도입

ꊲ 시설공사의 수의계

약사유 평가기준 

   (지침)

◦ ｢공사의 수의계약사유 평가기준(조달청, ‘03.9.9)｣에 어

긋난 지침을 만들어 부당하게 수의계약 발주

 ※ 조달청은 ‘수의계약사유 종합평점’ 90점이상을 요구

하나, 60점대의 현저히 낮은 기준 적용하거나(○○공

사), 수의계약 사유에 대한 평가없이 임의로 수의계

약(○○공사)

⇒ 조달청 평가기준 이외의 별도 지침 폐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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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별 법령․사규․지침 불합리한 내용 및 개선대책

공통

적용

ꊳ 관급자재 품목 및

   업체선정 지침 마련

◦ 각종 공사에서 지급하는 관급자재 품목 및 업체 선정

에 대해 본사차원의 규정 미비로 각 지사장이 자의적

으로 업체 선정하여 부패 소지 높음

⇒ 관급자재 품목 및 업체선정 지침마련(기관별)

ꊴ 공사 및 용역계약 

사무처리지침

 (단가계약 등 재계약 

  에 의한 수의계약)

◦ 재계약시 당초계약 이행내역에 대한 평가절차없이 동

일업체에 연장계약 빈발(수의계약에 의한 계약연장 

등으로 부패 소지)

  ※ ○○공사의 경우 최근 2년간 수의계약 비율이 86% 
차지

⇒ 연장하여 재계약할 경우 ‘공사및용역계약사무처리지

침’에 평가위원회를 구성하여 평가하고, 평가결과를 

외부 공개하도록 반영

ꊵ 예산편성기준 및 요

구지침

  (업무추진비․협력비 

등 집행)

◦ 업무추진비․협력비 등을 업무수행을 빌미로 정보활동

비, 지역활동비 등 접대성 경비 또는 정치후원금 등으

로 사용하는 경우 발생

  ※ 단란주점, 노래방, 휴일 등에서 개인용도로 사용하

는 경우도 있음

⇒ 유흥업소 사용 금지되는 ｢클린카드제｣ 도입 의무화

  - 단란주점 등 유흥업소로 분류된 ‘특정가맹점’에서 

법인카드 결제가 원천적으로 거절

  - 지불품의서에 사용목적, 상대방 소속․직책․성명, 사용

장소, 참석인원 등을 구체적으로 명시

ꊶ 계약업무처리규정

   (청렴계약제 이행 

    관련)

◦ 일부기관에서 청렴계약제를 도입하고 있으나, 청렴의

무 위반에 대한 구체적인 제재내용 및 근거 미흡하여 

실효성이 낮고 부패통제효과가 미약

⇒ ‘계약업무처리규정’에 청렴계약 이행 의무화 및 위반

시 제재사항을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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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통

적용

ꊷ 정부투자기관 정관

    (경영공시 관련)
 

◦ 회계법인 선정과정의 불공정성이 논란이 되고, 외부회

계법인이 실시하는 회계감사보고서를 공개하지 않음

으로써 투명성이 미흡

⇒ 회계법인선정시 공개경쟁 및 회계감사보고서 공개를 

의무화하고, 정부투자기관 정관 또는 투자기관관리기

본법시행령 제18조에 반영 

ꊸ 보험업무 처리치침 

마련(보험가입 및 

업체선정 관련)

◦ 보험계약시 공개경쟁으로 하지 않고 담당자가 임의로 

수의계약처리 함으로써 리베이트 수수 사례 발생

 ※ ○○공사는 자사에 등록되어 있는 보험회사와 지분

에 따른 계약을 실시하고 있고, ㅇㅇ공사등 대부분의 

공사는 담당자의 판단에 따라 수의계약으로 보험계

약 체결

⇒ 보험사 선정, 입찰방법, 계약체결 방법, 입찰결과 공개 

등 ‘보험업무처리지침’ 마련 

ꊹ 지장전주 이설업무 

지침

◦ 전주 이설공사 조기 시행을 위한 청탁 및 이설비용 부

담관련 부조리 발생 소지

⇒ 지장전주이설업무지침 개정

  - 업무처리 전과정 인터넷 상시 공개

  - 신증축 건물과 배전설비 측방이격거리 미달시 전주이

설 비용을 고객부담⇒한전부담으로 전환

한국

전력

ꊺꋃ 송전 협력업체 운영

기준

◦ 수의계약을 위해 분리발주하고, 단가계약시 시공물량 

미확정으로 임의적 물량 조정, 계약연장시 주관적 평

가로 유착 소지

⇒ 송전정비협력업체 운영기준 개정

   - 수의 단가계약→경쟁입찰에 의한 총액입찰

   - 확정물량에 의한 설계 및 공사 통보하여 부패연결고

리를 차단하고 계약연장제도 폐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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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전력

ꊺꋄ 도서(島嶼) 전력설비 

위탁 운영 규정 신설

◦ 한전 퇴직자 모임인 (사)전우회가 전액 출자한 전우실

업(주)에 국가계약법시행령 제26조제1항제4호에 의거 

전액 수의계약하여 독점적 운영

 ※ ‘96년～현재까지  677억원 수의계약

⇒ 도서전력설비위탁용역의 특성을 고려하여 위탁운영비 

적정 원가분석, 경쟁체제 시범운영 등 대책방안 마련

ꊺꋅ 전기공사 하도급 관련

   (전기공사업법 제3조, 
    제14조)

◦ 전기공사법에서는 토목공사 등 일부공정을 전기공사 

전문업체만 시공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실제로는 감

독기관 묵인하에 토목업체에 하도급을 불법으로 주고 

금품을 수수하는 등의 사례발생

 ※ 일괄 하도급 사실을 위장하기 위해 하도급계약서 작

성없이 하도급자 (합)ㅇㅇ전기와 수급자 (주)ㅇㅇ전

기간 이면계약

  - ‘03.7월 국조실 실태점검결과 4개분야 34건 적발  

⇒ 전기공사중 분리가능한 토목공정(전력구, 관로공사 

등)은 해당 업체가 시공가능토록 ‘전기사업법’ 개정

도로

공사

ꊺꋆ 영업규정 제34조
    (톨게이트 외주 운영

권 독점)

◦ 경쟁없이 퇴직 공사직원에게만 제한적으로 독점적 운

영권을 부여하기 위해 임의규정으로 수의계약

  - 선정방법, 선정원칙이 사장이 별도 정하는 임의규정

   ※ ‘04. 7월 현재  203개 영업소, 9,778억원

⇒ 영업규정 개정

  - 외주영업소 선정시 외주 영업소 선정시 공개 경쟁 체

제 도입 등 운영체제 개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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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로

공사

ꊺꋇ 영업규정 제45, 46, 
48조

   (고속도로 휴게소 및 

주유소운영)

◦ 본사(50%), 지역본부․지사(50%)의 휴게소 경영실적 

자체평가를 토대로 계속 계약갱신하는 과정의 부패 

소지와  업체의 매출누락 등 부조리 발생

 ※ 경영실적 평가시 본사는 직원(3명)과 소비자단체(1명)
이 평가하나, 지사는 직원들만 평가하여 공정성 의문

⇒ 영업규정 제46조 개정

  - 경영평가심의위원회를 설치하여 경영실적 평가의 

투명성 확보

토지

공사

ꊺꋈ PF사업 업무처리지침

  (프로젝트파이낸싱

   (PF)사업 민간사업자 

선정)

  ※ 주택공사에도 적용

◦ 민간사업자와 공동 추진하는 토지개발사업으로서 외

부감사 및 예산 통제대상에서 제외되며

  - 사업계획단계부터 건교부․지자체 등과 협의위해 

금품․향응, 해외시찰 제공

  - 퇴직간부가 대표이사로, 퇴직직원이 주요간부로  취

업하여 부패연결고리 역할

 
 ※ ○○PF에서 좋은 위치 상가를 선분양받아 점포 1개

당 수천만원의 시세차익을 챙긴 혐의

⇒ 프로젝트파이낸싱(PF)사업 업무처리지침 개정

  - 민간사업자 선정 심의위원회의 구성･운영

  - 사업자 선정시 가격평가 배점 상향 조정

  - PF사업 관련 공직자의 청렴의무 규정･제재조항 신

설 등

ꊺꋉ 취업규칙 제8조 개정

  (공사직원 부동산거

래 투명화)

 ※ 주택공사, 수자원공

사에도 적용

◦ 토지계획 사업부서 직원이 사전정보를 이용하여 토

지취득후 지가차익노려 양도하는 등 사회적 물의를 

일으키고 있는 사례 빈번

 ※ 최근 3년간 토공직원과 가족 23명이 총 17건의 공

사토지를 수의계약으로 매입하여 전매함으로써 수억

원의 시세차익(예, ‘02.4월 ㅇㅇ부장은 1차 유찰된 토

지를 3억4천만원에 매입하여 1개월만에 단기전매)

⇒ 임직원 및 배우자의 직계존비속이 토지취득시 감사

부서장에게 신고․실사 의무화(취업규칙 제8조)
   
   취득토지의 고유목적사업 등기전에 양도시 신고의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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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

공사

ꊺꋊ 용지규정 시행세칙 

    제30조의 2
    (토지 등 무상임대)

◦ 시공업체나 하도급업체는 택지 등 조성용지를 무상

으로 사용할 수 없으나 부당하게 무상임대하는 등으

로 부조리 발생 소지

 ※○○공단 105-3블럭 용지 76,232㎡를 토사적치장, 
견본주택 등으로 8개업체에 부당하게 무상임대

⇒ 용지규정시행세칙 제30조의2 개정

  - 무상임대 대상, 임대기간 등을 명확히 규정

주택

공사

ꊺꋋ 우수 전문건설업체 

선정지침 

◦ 입찰, 협력업체 선정시 유리하게 작용하는 우수전문

건설업체의 추천, 평가, 심사업무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객관성 논란 소지

⇒ 우수 전문건설업체 선정기준 개정

  - 구체성이나 객관성이 결여된 심사조항 재검토

  - 결격사유 심사시 금품･향응 제공등 부조리 관련 업

체 등에 대한 제재기준 마련

관광

공사 ꊺꋌ 수의계약 운영지침

 

◦ 24시간 관광안내전화번호 위탁업무 수의계약 금액

이 규모가 있고 업무 특성상 계속하여 재계약하는데

도, 계약의 적격수행에 대한 평가절차없이 계속 수의

계약하여 경쟁업체들로부터 민원 야기 

  ※ ‘03.12.31. (주)ㅇㅇㅇ코리아와 재계약에 의해 수의

계약한 24시간 관광안내전화(1330) 위탁업무를 376
백만원에 수의계약

⇒ 사업성격상 재계약하는 경우 계약이행실적을 평가

하여 재계약에 반영(수의계약 운영지침 등)

  - 계약이행 실적을 분기․반기별로 평가하여 재계약시 

반영하고, 평가결과를 외부에 공개



제2장 국가청렴위원회 활동사항∙205

8. 단속․ 검 분야 제도개선*

가. 개  요

단속․ 검분야는 그동안 지속 인 반부패 노력에도 불구하고 행 인 

부조리가 근 되지 않고 있어 국민들의 불신이 높으며, 특히 환경분야는 비

록 소액․소규모이기는 하지만 지속 으로 부패가 발생하여 법의식과 공

직에 한 신뢰를 해하는 요인으로 작용하여 왔다

이에 따라 단속과정 반에 한 정보공개 미흡으로 투명성이 낮고 행정

처분 감경규정의 포 성으로 재량권 행사의 남용에 따른 비리 개연성이 높은 

것으로 지 되어 온 단속 련 부패실태를 근 하기 하여 련 법규의 정

비, 단속과정의 투명성 확보, 주민참여 등 근원 인 부패근  방안을 제시함

으로써 부패유발요인이 크게 감소될 수 있을 것으로 단되며, 이번 제도개

선방안은 ´04. 7월 착수하여 6개월간 계부처와 합동(단속 검분야 제도개

선T/F)으로 마련한 단속․ 검 분야 제도개선방안을 원회의 의결

(’05.2.28)을 거쳐 ’05.3.23 해당기 에 권고하 다.

나. 제도현황

(1) 풍속영업 분야

ꋫ 관련 법령

    ◦ 풍속 업은 업의 형태를 불문하고 사회 미풍양속의 건 한 성도

＊ 심사관실  이인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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덕  청소년의 건 한 육성과 한 련이 있는 업종으로서, 식

품 생법상 유흥주 ․단란주 , 공 생 리법상의 숙박업․이

용업․목욕장업, 음반비디오물 게임물에 한법률상의 비디오감

상실업․노래연습장업․게임제공업, 체육시설의설치․이용에 한

법률상의 무도장․무도학원이 상이 된다.

ꋫ 지도․단속기관 및 단속내용

    ◦ 업소의 시설기   업자 수사항

    ◦ 미성년자 고용행 ․윤락행

    ◦기타 무허가 업 등 불법, 퇴폐․변태행

ꋫ 지도․단속에 따른 조치사항

   ◦ 계법의 반 정도에 따라 업취소, 업정지, 과징 , 경고 등으

로 행정처분 는 고발조치를 하고, 행정처분 업소에 한 처분사

항의 이행을 확인하도록 되어 있다(행정처분 불이행 는 동일사항

으로 재 발시 가 처분).

(2) 식품위생 분야

ꋫ 관련 법령

    ◦ 식품 생법 제17조, 동법시행규칙 제12조

    ◦ 건강기능식품에 한법률 제20조, 동법시행규칙 제22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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ꋫ 업종별 현황

(‘03년, 단 :개소)

계
식품제조

가 공 업
식품접객업 집단급식소

즉석판매

제조가공업

식품첨가물제 

조 업

985,882

19,549 720,152 19,758 69,134 428

식품소분업 식품운반업 식품판매업 식품보존업
용기포장류제  

조  업
8,366 444 146,065 214 1,772

ꋫ 지도․점검 결과에 따른 조치사항

    ◦ 업소 는 제품을 수거․검사한 결과 부 합으로 정 시에는 

할허가(신고)권자에게 신속히 통보하고, 부 합 업소(제품)의 허

가(신고) 청은 지체 없이 행정처분하고 타기 이 폐기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도록 통보하고 있다.

ꋫ 연도별 지도․점검 실적

(단  : 개소, %)

구  분 1997 1998 1999 2000 2001 2002

업소수(A) 691,135 796,428 836,154 848,722 916,713 959,747

적발건수(B) 103,089 83,526 80,269 69,728 80,368 57,572

적발율(B/A) 15.0 10.5 9.6 8.2 8.8 6.0

※ 자료 : 식품의약품통계연보 재구성

(3) 환경분야

ꋫ 관련 법령

    ◦ 기․수질환경보 법

    ◦ 소음․진동규제법, 폐기물 리법



208∙청렴백서

    ◦ 유해화학물질 리법

    ◦ 오수분뇨 축산폐수의처리에 한법률

    ◦ 환경오염물질배출업소등에 한통합지도․ 검규정(훈령) 등

ꋫ 지도․점검 기관 및 내용

구  분 환 경 청 자치단체

대상업종

지정폐기물배출업소,
지정폐기물처리업소,
시․도지사가 설치․운영하는 분뇨처리시설,
시․도지사가 설치․운영하는 축산폐수처

리시설 등

대기․악취배출업소,
비산먼지배출사업장,
폐수배출․처리업소,
소음․진동배출업소,
오수․분뇨처리시설,
오수처리시설등의 설계․시공업소,
오수처리시설 제조업소, 정화조,
축산폐수배출․처리시설,
폐기물배출․처리업소,
폐기물재활용신고업소,
유독물영업자(제조․판매․취급) 등

지도․점검

내 용

- 시설 인허가 적정 여부

- 시설 정상가동 여부

- 시료채취(필요시)
- 환경관리인 근무 여부 등 제반규정 

준수 여부 

좌 동  

ꋫ 지도․점검에 따른 조치사항

    ◦ 조업정지 : 배출업소의 경우, 배출시설  방지시설을 정상 으로 

가동하지 않는 경우 등

    ◦ 업정지 : 폐수처리업소의 경우, 폐수처리에 필요하지 않은 배

을 설치한 경우 등

    ◦ 고    발 : 무허가(신고)시설을 이용하여 조업하는 경우 등

    ◦ 과 태 료 : 배출시설 등의 운 상황에 한 기록을 보존하지 않는 

경우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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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문제점

(1) 풍속영업 분야

지역연고, 선거를 의식한 자치단체장  지방의회의 단속업무 기피로 인

한 반행  증   온정 , 형식  단속이 실시되고, 형식  단속과정에서 

불법행  묵인 는 단속편의 제공을 빌미로 업주와 공무원간 품수수, 향

응  등 비리 빈발하고 있으며, 불법업소를 발하고도 허가 청에 통보하

지 않는 문제 등 지도․단속 처리과정의 객 성․공정성이 문제되고 있고 

발․처벌된 업소에 하여 조치이행 여부에 한 사후 리가 철 히 되지 못

하고 있다

(2) 식품위생분야

부정․불량식품 제조업소의 지도․단속은 식약청과 지자체에서 동시 다발

으로 실시함으로써 단속기피 는 단속결과 무마 성격의 품수수 등 부조

리가 발생하고, 식품 수입신고시 사용 불가능한 물질이 함유된 성분 신고

락과 정 검사를 회피하기 한 허 신고로 품수수하거나, 무자격신고 

행업자와 담당공무원간 유착, 허 신고  지연 등 문제를 야기하고, 있으며 

수입업자에게 품요구, 수입식품의 정 검사시 많은 시간소요로 합을 기

하는 수입자의 심리  불안감을 이용, 수입 행사 등이 행료 명목의 

품을 수수하는 행 가 빈발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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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환경분야

지도․ 검 담당자와 상업소 간의 유착으로 인한 반사항 묵인 등 부

패사례가 빈발하고, 행정처분 감경  과징  체 규정이 모호하고 행정처

분에 한 이행 리규정이 미비하여 재량권행사의 남용 등 부패발생소지가 

상존하고 있는 실정이다

라. 개선방안

(1) 풍속영업분야

  온정 , 형식  단속을 방지하기 하여 지역주민, 시민단체 등 민간이 참

여하는 「풍속 업 리 원회」를 설치․운 하도록 계법령에 근거규정을 

마련하여야 한다. 단속업무의 효율성․투명성을 증진하기 하여 시민단

체, 지역주민으로 구성된 「명 풍속지도원」을 하여 계공무원과 합

동단속을 실시하도록 계법령에 근거규정을 마련하여야 한다. 단속업무의 

체계화  책임성 확보를 하여 단속기 , 단속 상 선정, 단속방법, 단속

결과 처분, 사후 리 등 내용을 포함한 풍속 업단속지침을 제정․시행하

여야 한다. 지도․단속에 한 일체의 사항을 온라인상에서 처리할 수 있도

록 시스템을 개발하고, 경찰 서, 자치단체 상호간에 연계시스템을 구축․

운 하여야 한다.

  행 식품 객업종의 분류는 10여년 에 이루어진 것으로 실을 반 하

지 못한 채 변․퇴폐 업 등 많은 문제 을 내포하고 담당공무원과의 유착 

등 비리소지의 원인으로 작용하고 있으므로, 카페, 호 집, 소주방 등 주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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를 주로 매하는 업소를  ‘일반주 ’ 으로 업종을 신설하는 방안을 검토하는 

등 련법령(식품 생법시행령)을 개정하여야 한다. 다만, 구체 인 업종 정

비는 주무부처에서 2005년 상반기  련업계 등의 의견을 수렴하여 시행

하도록 한다.

      ※ 현재 업종분류(4종) : 일반음식점, 휴게음식점, 단란주점, 유흥주점

(2) 식품위생분야

  식품 생 련 산시스템을 식약청과 지방자치단체가 통합 으로 연계, 

공유함으로서 단속업소의 임의․수시출입을 방지하고, 지도․ 검과정의 

발사항을 투명하고 명료하게 처리함으로써, 처분의 정성  임의경감 등 

비리소지를 차단하여야 한다. 지도․ 검 실시 에 상업종, 검기간, 

검목  등을 공개하여 단속정보 출  이로 인한 품수수를 방하여야 

한다. 지도․단속시 일련번호가 기재된 “ 반 확인서” 사용으로 청탁, 압력 

등 부패소지를 미연에 차단하도록 한다. 민원 수, 검사방법선정(서류, 능,

정 ,무작 ), 처리진행 결과 등 민원의 수부터 최종 처리까지의  과정

을 실시간으로 공개하는 “민원처리 온라인 시스템” 제도를 도입하여야 한다.

  행업자에 한 신고업종을 신설 법제화함으로서 수입신고업무의 투명성

제고  부조리 요인을 제거하고, 식품의 품명 등 허 기재신고, 식품에 사

용불가 한 성분을 고의 으로 락 신고시 허 ․신고한 행 자를 처벌하여

야 한다.



212∙청렴백서

(3) 환경분야

  지도 검결과, 행정처분, 사후 리 등 지도․ 검과정 등에 한 사항을 

외부 산망(홈페이지)을 통하여 일반국민에게 공개하여야 한다.

  기환경보 법(시행규칙) 등 련 규정을 개정하여 모호한 감경조항, 과

징  체처분 요건 등 포 인 감경규정을 구체화하여야 한다.

  재 부분 으로 시행하고 있는 민․  합동단속을 면확  실시하여야 

한다.

  행정처분에 한 이행 리의 확인횟수, 확인방법, 조치방법 등 세부 인 

기 을 제정하여 부실한 사후 리로 인한 부패소지를 최소화하도록 한다.

9. 소기업 신용보증 제도개선*

가. 개요

담보 주 출 행이 보편화된 실에서 담보력과 신용평가기반이 취약

한 소기업이 출을 받기 해서는 공  신용보증기 에 의존할 수 밖에 

없으나 신용보증을 통한 소기업 지원은 리 등 지원조건이 유리하여 소

기업들의 보증수요가 높아 부패발생 개연성이 구조 으로 내재하고 있다.

신용보증기 의 신용조사․보증심사 과정에서 업체의 로비, 청탁, 품수

수 등으로 인하여 부 격 업체에 신용보증이 이루어지고 있어 높은 보증사고 

발생하고 있는바, 보증업체에 한 출후 사후 리도 제 로 이루어지지 않

* 제도2담당관실  홍철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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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 지원자 의 용도외 사용 등  공  신용보증 본래의 정책  목 이 실 되

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따라서 보증신청, 신용조사, 보증심사․승인  감독․검사 등 신용보증

기  운용과정 반을 분석하여 종합 인 개선 책 마련하여 2005. 8. 2 재

경부, 신용보증기 , 기술신용보증기   소기업청에 권고하 다.

▶ 추진경위

○ ‘04.11   : 법무부, 「신용보증 관련 부패유발 제도개선 사항」 송부

○ ‘04.11~’05.4 : 관련자료 수집 및 실태조사

○ ‘05.3   : ‘05년 중점 제도개선 추진과제 선정

○ ‘05.5말  : 제도개선 기본계획 수립

○ ‘05.6.8  : 제도개선안에 대한 자문단 의견수렴

○ ‘05.6.14 : 분과위원회 개최(제3분과)

○ ‘05.7.25 : 전원회의 상정 의결(제79차)

나. 제도 운영현황

(1) 신용보증 현황

(가) 신용보증 잔액 현황

                                                 (단  : 억원)

구    분 2001 2002 2003 2004

신 용 보 증 기 금 312,678 325,142 327,337 335,708

기 술 신 용 보 증 기 금 161,605 165,225 167,461 135,084

지 역 신 용 보 증 재 단 15,058 19,326 23,123 26,269

계 489,341 509,693 517,921 497,06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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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대위변제 현황

(단  : 억원)

구     분 2001 2002 2003 2004

신 용 보 증 기 금 8,884 8,389 17,428 17,112

기 술 신 용 보 증 기 금 7,288 4,967 9,602 16,215

지 역 신 용 보 증 재 단 502 597 1,183 1,586

계 16,674 13,953 28,213 34,913

(다) 신용보증기관의 결손 현황

(단  : 억원)

구    분 2001 2002 2003 2004

신 용 보 증 기 금 △9,894 △8,308 △12,112 △11,468

기 술 신 용 보 증 기 금 △4,772 △3,104 △10,490 △11,437

지 역 신 용 보 증 재 단 798 987 685 △16

계 △13,868 △10,425 △21,917 △22,921

(2) 신용보증 절차

신용보증기관 금융기관기업

7회수 6대위변제

보증신청 예치금

출연

3보증승낙
보증심사

정 부

출연 감독 및 검사

4대출

5상환

신용조사

1

2

신용보증기관 금융기관기업

7회수7회수 6대위변제

보증신청 예치금

출연

3보증승낙3보증승낙
보증심사

정 부

출연 감독 및 검사

4대출

5상환

신용조사

1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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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신용보증기관의 문제점

(1) 보증사고 규모의 과다

(가) 보증사고 현황 

2004년  3개 신용보증기 의 보증사고 액은 4조 59억원으로 보증사

고율은 8.1%로 상당히 높은 수치를 시 하고 있다.

     ※ 전체 보증사고율 추이(%) : 3.8(‘01) → 4.3(’02) → 8.3(‘03)

(나) 보증사고율 증가의 원인

신용보증기 의 높은 보증사고율은 경기침체 등 경기  요인에도 기인하

나, 부 한 보증심사  보증업체에 한 사후 리 부족도 보증사고 증가

의 주요한 원인이 되고 있다.

2000년부터 개시된 특별보증한도 확 (100억원)와 신보와 기보 양 보증

기 간 시장 유를 한 경쟁심화, 신규․증액 보증목표의 증가도 보증사고 

증가를 래하고 있는데 이에 따라 최근 보증 액 5억원을 과하는 고액보

증사고가 높은 비 을 차지하고 있다.

        ※ ’04 사고 순증액 기준 고액보증사고 비중 : 신보 39%, 기보 57.8%

기술신용보증기 의 경우 2000년 이후 코스닥시장의 침체가 지속되는 가

운데 집 으로 신용보증이 이루어진 IT․벤쳐기업의 부실화가 보증사고의 

증가를 가져왔다. 특히, 2001.1월부터 벤쳐기업 Primary CBO 보증제도

를 도입, 총 2조 3,234억원 보증지원분이 지난해 만기가 도래함에 따라 

34%에 해당하는 7,525억원의 부실(default)이 발생하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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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술신용보증기금 보증사고율 : 4.7%(‘01) → 12.9%(’04) 
          ‘04 벤쳐기업 사채인수보증 사고율 : 34.9%(CB 만기도래)

지역신용보증재단은 소액(건당 3,000만원)의 소상공인에 한 보증 출

을 확  공 하여 변제 규모가 증하 다.

 (2) 양대 신용보증기관의 기능의 불합리

(가) 신보와 기보의 중복보증

정부 산이 지원되는 공  신용보증기 의 업무가 복됨으로써 한정된 

보증재원이 비효율 으로 배분되는 부작용이 발생하고 있다. 2003년 신보

와 기보 양 기 을 복 거래하고 있는 보증업체수는 31,560개로 년도에 

비해 880개 증가하 으며, 체 보증 비 복보증은 신보가 27.9%인 데 

반해 기보는 53.9%로서 복보증이 심각한 상황이다. 특히, 기보는 당  

신기술사업자만의 신용보증을 목 으로 설립되었으나, 벤처사업 등 보증사

고의 증 등 문제 으로 기술지원뿐만 아니라 일반보증 업무도 수행하여 

복보증을 부추기는 요인이 되었다.

(나) 신용보증 거절업체에 대한 신용보증

신용보증 문기 에서 보증 거 한 기업은 신용도가 취약한 기업임에도 

다른 신용보증기 에서 다시 보증을 해주는 것은 보증심사의 정성면에서 

문제 을 내포하고 있다. 신보와 기보는 보증업체 정보가 상호 공유되고 있

어 보증거  경 를 충분히 악할 수 있음에도 이를 보증심사 과정에서 제

로 확인하지 않아 보증사고로 연결되고 있다. 신용보증 보증거  업체를 

상으로 보증을 지원한 결과 ‘01년 이후 690개 업체, 554억원의 변제

액이 발생하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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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 제도개선 방안

(1) 신용조사 심사자 배정

1) 신용조사와 보증심사 담당자 분리 운영

신용조사 담당자와 보증심사 심사자를 분리하여 신용조사는 보증업체에 

한 실태조사 기능을 담당하고, 보증심사는 보증의 정성에 한 평가기능

을 수행하여 내부견제기능을 확보하도록 하 다. 

2) 신용조사 심사자 배정기준 마련

업 의 보증신청업체에 한 신용조사 심사자는 사 에 정해진 일정한 

규칙(의무  수순서 등)에 따라 배정하도록 하고, 장 신용조사는 원칙

으로 2인 이상의 을 구성하도록 하되, 보증신청 액이 일정 액 이하 소

액인 경우 등은 1인 신용조사가 가능하도록 하 다. 

3) 보증업체 이해관계자의 신용조사 심사자 배제

보증신청업체와 채권․채무 계 등 이해 계가 있는 직원을 신용조사 심

사자에서 배제토록 규정함으로써 이익충돌 소지를 해소하도록 하 다. 한, 

신용조사 심사자는 보증신청업체와 이해 계가 있음을 알게 된 경우 해당 신

용조사에 한 기피신청을 반드시 하도록 하고, 이해 계자에 의한 신용조사

후 보증사고가 발생한 경우 그 책임을 가 하도록 하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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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보증심사 

1) 주관적 평가항목에 대한 객관성 강화

보증심사시 주  평가사항에 한 련 근거자료를 해당업체로부터 제

공받아 심사자의 자의  평가 개연성을 최소화하도록 하고, 보증심사표상의 

주  단을 요하는 비재무 평가항목의 경우 보증기 의 된 보증심사 

자료를 토 로 유형화하여 평가의 객 성을 확보하도록 하 다. 

2) 보증심사 관련규정 및 보증심사기준의 공개

보증심사 련 규정  심사평가표 등 신용보증심사기 을 인터넷 등을 

통하여 일반에 공개하여 보증심사의 투명성을 확보하도록 하고, 세부 인 평

가사항은 내부 보증기법에 속할 수 있으므로 측 가능한 범 에 속하는 평

가항목만 공개항목으로 한정하 다. 

3) 보증심사의 집단의사결정체제 활성화

재의 담당자 - 장 - 업 장의 계선 인 결재에 의한 일반 보증심사 

결정방식에서 보증심의 원회 등 회의체에 의한 집단의사결정 체제를 활성

화하여 보증결정의 독단 인 결정을 방지하도록 하 고, 일정 액(  : 3억

원)이상의 보증에 하여는 지역본부 는 본 의 심의 원회에서 결정토록 

하고, 업 장의 보증 액 결권을 하향조정하 다. 

4) 보증지원업체 명단 공개

매월 자 용도별, 보증형태별로 세분하여 보증지원업체 명단을 공개하여 

보증결정에 한 투명성을 제고하고 업체간의 감시기능을 강화하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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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보증결정 이의제기장치 활성화

보증신청업체의 이의제기는 인터넷 등을 통해서도 가능하도록 창구를 다

원화하고, 이의신청건에 해서는 일선 업 ( 는 지역본부)이 아닌 별도

의 본부부서에서 심사를 하도록 하여 업 의 보증심사에 한 견제기능을 

확보하도록 하 다. 

6) 보증기한 자동연장제도 보완

보증기한의 자동연장시 매 보증기한(1년)별 보증 출  상환계획서를 제

출하도록 하고, 보증기한 도래시 일정 액을 별도 치하도록 하거나 보증

액을 축소하도록 하며, 신용도 악화시 보증료율을 인상하는 방안을 강구하도

록 하 다. 

7) 보증연장심사 기능 강화

보증기한 도래시 당  사업계획에 따라 자 을 집행했는지 여부를 확인하

도록 하고, 재무자료를 제출받아 그간의 변동사항을 원 에서 면 히 심사․

분석하여 보증기한 연장여부를 결정하도록 하 다. 단, 일정 액 이상 는 

부실징후 우려 등 특별사유가 발생한 보증건에 해서만 용하도록 하 다. 

(3) 사후관리 

1) 보증지원자금 사용의 적정성 여부 점검체제 구축

보증지원업체를 상으로 매분기 일정비율(  : 1%)을 기간별, 지역별로 

임의 표본추출하여 보증지원자 의 정여부 검을 의무화하고, 보증지원

자  운 자 의 사용내역을 확인하는 것은 실  한계가 있으므로 해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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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증업체로 하여  자 사용내역 확인 자료를 제출토록 하 다. 한, 보증

지원업체가 보증 출자 을 용도외로 사용하는 등 부당행 가 발견될 경우 

출자 을 조기회수하는 조치를 강구하도록 하 다.

2) 보증지원업체의 외부감사 의무화

신용보증기 을 통하여 일정 액 이상의 보증지원을 받은 업체는 외부 회

계감사를 의무 으로 받도록 하고, 감사보고서를 신용보증기   출 융

기 에 제출토록 하 다. 

(4) 내부통제․감독 

1) 보증사고에 대한 세부 양정기준 마련

보증사고 발생시 책임성 강화를 하여 책임소재, 변제 액의 규모, 

과실의 정도  업무소홀 등에 따라 감독자까지 포함된 세부 징계양정규정 

마련하도록 하 다. 

2) 보증사고에 대한 관리기능 강화

보증심사 과정에서의 부패 방을 한 모니터링 기능을 강화하기 해 주

기 으로 보증신청업체를 상으로 비공개 설문조사 등 모니터링을 실시하

여 문제 을 조기 발견할 수 있도록 하 으며, 보증사고 감축을 한 내부경

쟁원리를 도입하여 매년 신용보증기  체 는 업 별로 보증사고율 목

표를 설정, 결산시 에 목표 비 실 치를 공표토록 하 다.

3) 보증사고 손해배상책임 부과체계 마련

보증사고시 련 임직원의 징계와 련하여 일정 기 ( : 정직) 이상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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징계에 해당할 경우 련 임직원의 고의 는 과실 여부를 확인하여 

련법률에 근거한 손해배상책임을 묻도록 하 다.

4) 신용보증기관 검사업무의 위탁

신용보증기 은 은행의 출업무에 한 보증업무를 수행하고 있어 시

은행에 한 검사와 연계할 필요성이 있으므로 동 업무를 수행하고 있는 융

감독원이 검사업무를 수행토록 함으로써 검사의 효율성 제고하도록 하 다.

10. 학연구비 투명성 제고를 한 제도개선*

가. 추진배경 및 현황

(1) 추진 배경

정부의 연구개발 투자가 날로 증가하고, 학이 연구개발에서 차지하는 

비 과 역할도 지속 으로 증 하고 있어, 그간 연구개발 발주부서를 심으

로 투명한 연구비 집행을 한 공동 리 규정의 개정  시행규칙의 제정, 

연구 리 주기를 공개하는 통합 산망을 구축 하는 등의 노력이 있어 왔으

나, 학은 련 규정 개정 등 노력이 미진하여 교수가 참여연구원의 인건비

를 착복하는 등 연구비 집행과정에서 부정․비리 문제가 끊임없이 발생하고 

＊ 제도5팀 우창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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있다. 따라서 연구의 신뢰성과 효율성 제고를 해서 학연구비 집행  과

정의 리시스템과 운용실태의 분석을 통해서 근원 인 개선 책 마련이 필

요하다.

▶ 추진경위

  ◦ ’05.4.22. 대학연구비 제도개선과제 선정

  ◦ 실태조사 실시 : KAIST, 경북대학교, 부산대학교, 전남대학교

  ◦ 제도개선 권고(안) 수립(2005.7.1.)

  ◦ 전문가 간담회(대학교수, 교육부, 과기부) 개최(2005.7.8)

  ◦ 관계기관 회의(교육부, 과기부, 산자부) 개최(2005.7.14)

(2) 대학 연구개발 현황

학에 한 정부 연구개발비 투자 황을 보면 2002년도 정부의 과학기

술 분야 연구개발 일반 산은 4조9천억원으로, 이   22.7%인 1조 1,141

억원을 학에 투자하여 연구를 수행하 다.

※ 산업체 협회, 학회, 조합 등에서 수행하는 연구과제의 상당부분도 대학교수가 책임연구원
이므로 우리나라도 선진국과 같이 국가연구개발사업의 40%정도를 대학교수가 수행하는 

것으로 추정

정부연구개발비 지원체계는 앙부처→연구 리기 →연구집행기 (

학, 기업, 연구소 등)으로 이루어져 부처별로 리되고 있으며, 부처별 연구

개발 리규정을 통하여 연구수행기 을 리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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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부처 연구개발 지원 및 관리 체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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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학 국공립(연) 정부출연(연) 기 업(연)

중앙부처
(연구개발 기획)

연구관리기관

(선정, 관리, 평가)

연구집행기관

(연구개발)

학 연구비 집행 과정을 보면  각 학에서는 연구발주기 으로부터 연

구과제 수주 → 약체결( 학의 산학 력단, 학연구소, 단과 학) → 

약에 따라 연구책임자가 연구수행  산을 집행하며, 각 학은 「국가연

구개발사업의 리등에 한규정」  부처별 연구개발사업 리지침 등에 근

거하여 학별로 자체 연구 리규정을 제정하여 운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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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재비용

청구
학 본부  
연구소

연구책임자

보조연구원

인건비청구

약체결
연구 인건비

납품업체

지
연구기자재

납품

연구기자재

․ 국가기

․ 기업체

연구계약체결
인건비지

정 산

․ 연구결과물에 한 평가

․ 연구비 정산

․ 구입한 기자재 기부체납

연구수행 차

나. 부패발생 원인

첫째, 연구수행 과정에 한 리체계 미흡으로 인한 문제가 발생하는데 

이는 학내에서 산학 력단, 단과 학, 학연구소가 각기 연구과제에 한 

약체결, 산집행  사후 정산하는 등 연구 수행기 이 분산되어 있어 연

구비의 체계  리가 곤란하기 때문이다.

둘째, 연구비 부당집행의 문제가 심각한 수 인데 이는 연구비 횡령, 집행

차 반에 한 감사시스템  징계양정규정 미비하고 부패행 에 한 미

온  처벌로 제재장치로서의 역할이 미흡함에 기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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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지막으로 연구비가 과제수주의 가(代價)라는 인식 만연해 있고, 제자

의 인건비 착복, 기자재에 한 허 수증 작성 등 제자에게 부정행 를 강

요하는 등 비교육  사례 등 연구자의 도덕 , 해이가 심각한 수 이다.

다. 개선 방안

투명한 연구비 집행및 

정부연구개발 사업의 

생산성 제고

집행 리

체계의 일원화

감사․통제

기능 강화

집행과정의 

투명화

리시스템 

구축

개   요

(1) 중앙 연구관리 체계 구축

1) 현황 및 문제점

 연구비 통합 리를 하여 산업교육 진흥  산학 력 진에 한 법률제

25조에 의하여 『산학 력단』을 설치 운 하고 있으나 실질 으로 산학 력

단, 단과 학, 연구소가 연구과제를 각각 수주․ 리하고 있는 실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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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정 : 산업교육진흥및산학협력촉진에관한법률 제25조(산학협력단의 설립․운영)

산학협력단의 업무

 1. 산학협력계약의 체결 및 이행

 2. 산학협력사업과 관련한 회계의 관리

 3. 지적재산권의 취득 및 관리에 관한 업무

 4. 대학의 시설 및 운영의 지원

 5. 기술의 이전 및 사업화 촉진에 관한 업무

 6. 그 밖에 산학협력과 관련한 사항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항

※ 대학 학교 규칙에 따라 산학협력단을 설립하고 하부조직을 둘 수 있음

이는 학교 학칙  산학 력단 정 상으로는 산학 력단이 산학 력 계

약의 체결  이행, 산학 력사업과 련한 회계의 리 업무를 수행토록 하

고 있으나, 학 자체 인 연구비 리규정에 따라 연구비 리기 을 산학

력단, 학장, 지원․연구․부속시설장으로 규정하는 등 학별로 다양한 형

태로 연구를 수행하고 있기 때문이다. 한 연구 리의 체계성 부족으로 투

명성 확보가 미흡한 데 과제수행 교수가 연구비 집행시 형식 으로 산학 력

단에 보고하거나, 단과 학  연구소 개별교수들이 자체 으로 연구사업 

리하고 있어, 각 학은 규정에도 없는 교수에 한 인센티 를 지 하거나 

단과 학  학연구소에서도 장려 을 책임연구원에게 복 으로 제공하

는 사례 등 빈발하고 있다. 하지만 학 연구비 리기 이 분리 되어 있어 

학본부나 산학 력단이 이를 시정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한편 각 부처는 책임연구원에게 연구과제를 1건~3건만 수주하게 하는 등 

참여율 100%를 과하여 과제를 수주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학의 

산발 인 연구 리  부처별 연구 리 시스템이 유기 으로 연계되지 않아

산학협력단의 설립 근거 및 업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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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여율 100%를 과하여 년간 10건 이상의 과제를 수행하는 사례가 빈발

하고 있다.

※ 참여율이란 참여연구원의 연봉총액을 100으로 할 때 당해 과제에서 지급될 인건비 비율을 

말함

2) 개선방안

학별 연구비 리규정상의 연구비 리기 을 단일화(산학 력단이나 

연구지원과 등) 하여 실질 인 연구비 앙 리 실시하고, 연구 리와 연구

수행 기능의 분리운 을 통한 연구비의 능률성과 투명성 확보하고 개선방안

을 마련하 다.

이를 해 연구수행자는 연구과제 수주활동, 기자재 선정 등 연구와 직  

련된 업무만 수행하고, 앙 리기 에서는 각 연구개발 과제의 계약체결, 

기자재구입 등 연구비 집행 련 회계처리  반 인 행정 리기능 수행하

도록 하 다.

책임연구원은 모든 발주기 의 연구과제를 포함하여 참여율 100%를 

과하여 수주할 수 없도록 학 연구 리규정에 명시하는 지침 마련 ≪교육인

자원부≫, 발주기 에서는 책임연구원의 연구성과를 담보할 수 있는 정

한 참여율이 설정될 수 있도록 지침에 반 토록 조치하 다《과학기술부》.

(2) 연구비 집행의 투명성 강화

1) 현황 및 문제점

연구비카드제운 리지침(과기부)에 의해 2002.12월부터 사업별 연구

비 카드제를 용하고 있으나, 기 별, 과제별로 일부의 경우만 용(약 

45%)고, 있어 용을 받지 않는 과제의 연구비는 간이 수증, 개인카드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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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증이 어려운 증빙서류 첨부 사례가 빈발하고 있다.

연구과제 선정에서 연구비 지 까지 상당기간이 소요(평균 60일)되어 연

구비 집행  조속한 연구 착수에 어려움이 발생하고 있다.

선정

통보

D-day

카드

발급

30일이상

과제

협약

2~3일

총괄

협약

5~7일

계획서

접수

5~7일

계획서

수정

2~3일

계획서

재접수

5~7일

연구비

지급

10~15일

평 균  60일  소 요

이로 인해 연구착수와 동시에 지 하여야 할 비용을 책임연구원의 개인자

으로 지 하고 연구비 수령 후 다시 되돌려 받음으로써 참여연구원의 인건

비를 취합․유용하는 명분을 제공하고 있다.

과학기술분야 리․운  지침』에 ꡒ학생지원 은 학생개인의 은행구좌

로 입  는 학비감면 형태로 지원하여야 하며 각 개인의 통장이나 도장을 

일 리하거나 학생들로부터 일정 액을 회수하는 등의 행 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ꡓ(제46조 2항)고 규정하고 있어 의 규정이 명시된 BK21 사업

에 있어서는 교수가 참여연구원의 인건비를 일  취합하여 재분배 하고 있지 

않으나,  규정이 명시 되어 있지 않은 과제는 교수가 참여연구원의 인건비 

 출장비 등을 취합하거나, 학과 총무가 참여연구원의 통장을 일  리하

여 연구실 운 비로 사용하고, 일부를 참여연구원에게 재분배하는 사례가 빈

발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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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개선방안

각 학에서 연구비 용카드를 발 하여 연구비카드제 용을 받지 않는 

과제에 하여도 학 용카드 사용을 의무화하도록 학별 연구 리 규정

에 명시하도록 개선안을 마련하 다.

先 약  연구비 지 , 後 계획서 수정, 첨부서류 수하는 체제로 환

하여 연구비 지  소요시간을 단축하도록 지침을 마련하 다. 

선정

통보

D-day

총괄

협약

4일

협약

체결

2~3일

연구비

지급

3~5일

카드

발급

10일

총 15일 이내로 단축

계획서 접수

접수→수정보완→재접수

협약 첨부서류 접수

1개월 이내 처리

선 협약 및 연구비 집행 후 계획서수정,서류접수

한 연구개발사업에 참여하는 학생의 인건비가 지 되는 통장이나 도장

을 일 리하거나 학생들로부터 일정 액을 회수하는 등의 행 를 하지 못

하도록 하는 지문구를 학 연구비 리규정에 명시토록 지침 제정토록 하

다.

(3) 효과적인 부패통제 시스템 구축

1) 현황 및 문제점

연구비 집행에 한 감사  부패방지 시스템이 미비하고, 학연구비 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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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과 련하여 반사항 발 사례  징계 건수가 미미하고, 연구비 사용 

부패행 에 한 징계양정규정이 마련되어 있지 않아 연구비 부담집행에 

한 미올  처벌 등의 문제가 제기되어 왔다.

※ ’02년~’04년간 전국 대학교수의 연구비 부정 집행관련 적발 사례는 11건 뿐이며, 이중 8명
이 견책이하의 경징계에 그침 

2) 개선방안

연구개발 사업에 한 감사 강화를 해 학내 감사부서에서 연구비 집

행에 한 정기 인 감사를 년간 1회 이상 실시토록 지침을 마련하도록 하

으며, ① 학 용 카드사용 여부 등 집행의 투명성, ② 참여 연구원 인건비 

갹출  착복 등 부정 집행 여부, ③ 학내 “연구비 부정 집행 신고센터”의 신

고 수․처리 상황, ④ 연구비 앙 리 부서에서의 연구과제의 회계처리 등 

반 인 행정 리 기능 수행 여부를 학 주요 감사 사항으로 검토하도록 

하 다.

그리고 교육인 자원부에서는 학의  주요 감사 사항을 포함한 학의 

정기감사 이행 실태를 연 1회 이상 검하고, 특히 “연구비 부정 집행 신고

센터”의 신고 수․처리 상황을 반기별로 검하도록 하 다.

연구비 집행에 한 비리 신고의 활성화를 해 학내 감사부서에 “연구

비 부정 집행 신고센터”를 개설토록 지침을 마련하고, 개정된 부패방지법 제

32조(신분보장), 32조의2(불이익추정), 33조(신변보호 등) 의 내용을 반드

시 게시, 홍보하도록 하 다.

한 연구비 부당 집행에 한 처벌 강화를 해 인건비 유용 는 착복사

실 발견 시 감사부서  연구비 앙 리 부서는 징계  형사고발 조치 의

무화 하도록 지침 마련하 으며, 교육인 자원부는 고발이행 여부에 한 철

한 감사실시  반자에 한 징계 조치를 하도록 권고하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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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붙임 1>

주관기관별 세부 조치 사항

조치사항 세부조치과제 주관부처

Ⅰ. 중앙 연구관리 체계 

   구축

-대학의 연구비 관리기관을 단일  

 화 하도록 지침 마련

-모든 발주기관의 연구과제를   포

함하여 참여율 100%를 초과   할 

수 없도록 지침 마련

교육인적자원부

Ⅱ. 연구비집행 투명성 강화

-연구비 대학 전용카드 사용 의무화

-연구비 지급시기 단축 근거 마련

-참여연구원의 인건비 갹출 및 일  

 괄관리 금지규정 명문화

-교육인적자원부

-발주부처

-교육인적자원부

Ⅲ. 효과적인 부패통제    

   시스템 구축

-연구비 집행에 대한 정기적인 감  

 사를 년간 1회 이상 실시토록  

지침 마련

-연구비 부정 집행 신고센터를 개  

 설토록 지침 마련

-교수의 부정행위에 대해 징계 및  

 고발조치 하도록 지침 마련

교육인적자원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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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 세무 분야 부패방지를 한 제도개선*

가. 추진배경

세무 분야는 지역담당 심에서 기능 심으로 국세조직 반을 개편(‘99. 

9. 1)한 이후 과세인 라 구축, 세무조사시스템 개선 등 세정 신 노력을 꾸

히 개한 결과 ´04년 청렴 가 실시한 청렴도 조사에서 개인조사분야의 

품제공율이 03년 7.5%, 04년 5.6%, 법인조사분야는 03년 14.3%, 04

년 1.3%로 폭 감소하는 등 습  형태의 품제공이나 각종 편의제공 등 

세무 분야 부조리의 상당부분이 제거되었다.

그러나 ´04. 7월 우리 원회가 실시한 행정분야별 부패인식도에 따르면 

1  주택/건축분야(62.6%)에 이어 세무 분야가 2 (57.2%)로 나타나는 

등 아직도 국민이 인식한 세무분야의 부패인식도나 청렴도가 미흡한 것이 사

실이다.

세무 분야의 청렴성이 낮게 나타난 것은 세무조사 련 규정의 부분이 

외부에 공개되지 않는 국세청 훈령으로 운 되고 있어 세무조사 차의 정당

성이 미흡하고 세무조사과정의 투명성이 부족하여 세정 신에 한 믿음을 

주지 못하기 때문이다. 한, 범칙조사 회부기   고발기 이 훈령  지

침으로 규정되고 비공개로 운 되어 자의  운  소지가 있고, 소극  범칙

조사가 법집행의 공정성을 해하여, 세무조사와 범칙조사에 한 형평성 논

란이 세무행정에 한 공정성  신뢰도를 약화시키기 때문이다.

* 제도3팀 장신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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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세 세무조사 역시 제도의 정비가 부족하고, 자치단체간 지침이나 운

규정의 불균형, 자치단체장의 재량권 남용소지 등으로 형평성 논란을 야기

하면서 불신의혹을 가 하고 있어 세무행정 반에 한 공정성과 신뢰성을 

약화시키는  다른 요인이 되고 있다.

 우리 원회에서는 세무분야에 한 국민의 신뢰회복을 하여 ´04. 10

월「세무조사, 범칙조사, 지방세분야」의 제도개선에 착수하여 ´05. 9월 

원회의 의결을 거쳐 세무분야 제도개선안을 재정경제부, 행정자치부, 국세청 

등 계기간에 권고하 다.

나. 세무조사 분야

(1) 현황 및 문제점

납세자의 권리의무와 련된 주요 차 등이 법령의 임근거 없이 훈령 

는 내부지침으로 규정되고 비공개로 운 되고 있어, 민주  정당성과 투명

성이 부족할 뿐만 아니라 경제생활의 법 안정성  측가능성을 해하며 

세무조사에 한 불안감이 세무행정의 불신을 고조시키고 부패를 유발하는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세무조사 련 근거 법령이나 규정을 구체 으로 살펴보면 부분이 비공

개 훈령이나 지침으로 운 되고 있다. 국세기본법에 조사권남용 지나 세무

조사 상 선정 등 기본사항 8개 조항이, 국세기본법 시행령에는 복조사 

외사유 등 6개 조항만 규정되고 있음에 반하여, 비공개로 운 되는 조사사

무처리규정(훈령)에 141개 조항이 규정되고 있으며 조사 상 선정기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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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부사항 부분은 조사 리지침에서 규정하고 있으며 공개하지 않고 있다.

한, 세무조사와 련하여 일선 세무서의 조사 할 범 가 소하여 조

사 상의 합리  선정이 어려운 , 조사 공무원과 납세자의 직  으로 

이루어지는 장부패에 한 통제가 곤란한 , 조사반 구성이 상시․고정

이어서 구성원간 견제역할이 어려운 과 동료애를 핑계로 비리를 감아주

는 행이 잔존하고 있는 실태가 세무조사 분야의 부패발생 요인이라 할 수 

있다.

(2) 개선대책

1) 세무조사 관련규정의 법제화 추진

세무조사의 차  정당성  투명성 확보를 하여 세무조사 련규정의 

법제화를 추진하고, 「조사사무처리규정」 는「조사 리지침」등에 규정된 

세무조사 련 규정을 원칙 으로 국세기본법과 시행령(시행규칙)에 규정하

여야 한다. 법령화가 필요한 규정을 구체 으로 시하면 조사기간, 조사범

, 조사방법, 장부․서류 등의 일시보 , 조사남용자 징계, 납세자의 권익

보호, 조사의 착수, 조사결과 조치 등을 들 수 있다.

한, 조사 상 선정기  등 법령화가 어려운 사항에 해서는 법령에 

임근거를 마련하여 훈령으로 시행하고 공개하는 것이 타당하다. 참고로 

2002년 서울고법에서는 조사 상 선정원칙, 선정기   차, 방법의 개

 사항, 세무조사 실시원칙, 조사기간, 조사범  등 공개하여야 한다고 

결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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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세무조사 조직의 합리화 및 통제시스템의 강화

 세무조사 에 한 청탁․로비를 차단하고, 조사 원이나 조사 간 상호

견제를 하여 재 일부 지방청에서 시범운  인 조사  풀(pool)제의 

성과를 평가한 후 제도화를 추진하여야 한다.

3) 세무조사의 책임성 강화

조사권남용 공무원에 한 책임성을 강화하기 하여 조사권 남용요건을 

구체 으로 규정하고, 이의신청 등을 통하여 부당성이 확인된 세무조사 결과

에 하여는 조사권 남용여부 조사를 의무화 하는 등 련 책을 마련하여 

추진하여야 한다.

품을 제공하거나 품제공을 알선하는 세무 리인에 한 처벌을 강화

하기 하여 세무사법에 품제공(알선) 지를 세무 리인의 의무로 명시

하고, 세무 리인이 품제공이나 알선을 이유로 징계 등을 받는 경우 이의 

실효성을 확보하기 하여 표창감경의 용을 배제하도록 세무사징계양정규

정을 개정하여야 한다.

다. 범칙조사의 공정성 제고

(1) 현황 및 문제점

세무조사 결과 조세범처벌법 반사항이 확인되는 경우 범칙조사로 환

하여 처벌하여야 함에도 범칙조사 회부기   고발기 이 훈령  지침으로 

규정되고 비공개로 운 되어 세무조사 공무원의 자의  운용소지가 많아 부



236∙청렴백서

패요인이 되고 있다. 범칙조사와 련된 주요규정을 시하면 조세범칙행

는 조세범처벌법에 근거규정이 있으나, 범칙조사 련 핵심사항인 범칙조사 

회부기 은 조세범칙사무처리규정(훈령) 제4조의3, 제9조 등에, 고발기

은 조세범칙사무처리규정(훈령) 제53조에 규정하고 있으나 이를 공개하지 

않고 있다.

한, 단순질서범에 한 벌 형 처분이나 포탈세액의 3～5배에 해당하는 

벌 액의 부과, 포탈세액이 2억원 이상인 경우 특가법 용 등 조세범칙행

에 한 엄벌주의가 소극  범칙조사를 유도하고 있으며 이러한 소극  범칙

조사가 법집행의 공정성을 해하고, 세무조사와 범칙조사에 한 형평성 논

란과 함께 세무행정 반에 한 불신을 유발하고 있다.

< 조세범칙조사 현황 >
 (건수, 억원)

구 분 ’99 ’00 ’01 ’02 ’03 ’04. 6
조사건수 121 102 130 115 172 103

고발건수 98 92 102 95 164 95

부과세액 2,090 3,388 4,072 1,365 3,970 3,403

(2) 개선대책

1) 범칙조사 회부기준, 고발기준 및 절차의 법제화

조세범칙사무처리규정 제4조의3(범칙조사 상자 선정), 제9조(범칙조사 

환), 제53조(고발기 ) 등 내부훈령․지침을 종합 검토하여 조세범처벌

차법  시행령에 반 하되, 법령화가 곤란한 사항은 임근거를 마련한 후 

훈령․지침으로 제정하여 시행하되 이를 공개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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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조세범칙행위에 대한 형량을 합리적으로 조정

장부 미비치와 같은 행정명령 반 등 단순 조세질서범은 범칙행 에서 제

외하여 과태료 등 행정처분으로 환하고, 죄질이 한 경우에는 조세범칙행

로 처벌하되 지나치게 한 벌 형 등 형량을 합리 으로 조정하여야 한다. 

라. 지방세 세무조사의 효율성 제고

(1) 현황 및 문제점

자치단체의 할지역이 소하고, 잦은 인사이동으로 지방세 세무조사 공

무원의 문성이 부족하여 세무조사를 형식 으로 실시하고, 조사 상자 선

정이 자치단체장의 방침에 따라 운 되는 등 객 인 세무조사의 선정기

이나 내용의 미비로 부조리 개연성이 많다.

한 지방세 세무조사 련 법 근거가 미흡하고, 서면조사에 따른 신고

의무 규정 등 제도의 미비로 자의  세무조사 논란이 있으며 납세자의 편의

를 도모하기 하여 도입된 서면 세무조사가 형해화 되고 있어 개선이 필요

하다.

(2) 개선대책

단기 으로 기 자치단체의 세무공무원으로 구성된 합동세무조사 을 구

성․운 하되, 장기 으로 역자치단체 단 의 세무조사 담부서를 설치 

운 하여야 한다. 서면세무조사를 활성화하기 하여 서면조사 근거규정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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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련하고 세무조사를 서면조사 주로 환하여 불필요한 납세자 을 억

제하고, 납세성실신고 제도의 효율성 제고를 하여 서면조사 표  신고서식

을 법제화하는 것이 필요하다. 한 세무조사과정의 투명성 확보를 해 조

사 상 선정기  법제화  민간 원이 참여하는 역자치단체 단 의 세무

조사 선정 원회를 설치․운 하여야 한다.

마. 제도개선안의 이행권고

우리 원회에서는 2005년 9월 13일 세무분야 제도개선안을 주무부처인 

재정경제부(국세), 행정자치부(지방세), 국세청에 권고하 다. 해당부처에

서는 자체시정이 가능한 사항에 하여는 2006년 6월말까지, 법률개정사항

에 하여는 2006년 12월말까지 개선을 완료하여야 한다.

우리 원회는 제도개선 권고와는 별도로 국세와 지방세의 통칙  규정의 

통일, 국세와 지방세를 통합한 조세심 원의 통합․운 , 부패소지 해소와 

조사행정의 효율성을 고려한 지방청-세무서의 조사조직 통합․ 역화 등 개

편방안을 장기 으로 검토하여 추진하고, 경제 실의 변화를 반 하여「특

정범죄가 처벌등에 한법률」의 용기 이나 형량을 법무부와 의하여 

합리 으로 조정하도록 권고(제안)하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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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첨>     법제화가 필요한 세무조사 관련 주요내용(예시)

◦ 일반원칙(제15조, 제21조, 제24조)

  - 중복조사 금지, 조사시간 제한, 세무조사 관련 정보의 제공

◦ 조사기간(제25조～제27조)

  - 조사 최장기간(상한)

  - 조사기간 연장 사유

  - 조사기간 계산방법

◦ 조사방법(제30조～제32조)

  - 조사방법 

  - 거래처 확인조사 제한

  - 금융거래 확인조사 제한

◦ 장부․서류 등의 일시보관(제34조)

  - 장부․서류 등의 일시보관

  - 일시보관 서류목록의 작성 교부

  - 반환요청시 사본작성 후 즉시 반환

◦ 조사권남용자에 대한 징계(제35조)

  - 조사권 남용의 요건

◦ 납세자의 권익보호(제36조의1)

  - 조사상담관 설치근거, 기능, 권한

◦ 조사의 착수(제42조)

  - 조사의 착수(조사원증 휴대)

  - 조사사유 사전설명 등

◦ 조사결과의 조치(제49조, 제52조)

  - 조사결과의 통지기간(조사종결 결정시로부터 7일내)

  - 과세전 적부심사 청구 등 결정․경정의 유보 사유

『조사사무처리규정』중 법제화 대상 규정(예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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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 출입국 리 분야 제도개선*

가. 개  요

최근 매년 증가하고 있는 불법체류자 문제를 해소하고, 외국인 근로자 송출

과정에서 빈발하는 송출비리를 근 하기 하여 외국인력 도입정책을 산업

연수제에서 고용허가제로 변경하는 등 개선노력을 경주하 음에도 불구하고 

송출과정, 사증발 , 출입국심사  체류 리 등 출입국 분야 반에 걸쳐 

비리가 해소되지 않고 있다. 

이러한 부패발생의 근본원인은 외국인 근로자의 구직수요가 높은 상황에서 

인력 도입  출입국 리 과정의 투명성 확보장치가 미흡하기 때문인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외국인 근로자 송출, 사증발 , 출입국심사  체류 리 등 출입국

리 각 단계별로 부패실태, 문제  등을 검토․분석하고 부패방지를 한 

종합 인 제도개선안을 마련하여 2005. 10. 25. 외교통상부, 법무부, 노동

부에 권고하 다.

▶ 추진경위

▫ ’05.6.1.~7.1 : 부패실태 및 제도현황 실태조사 실시

▫ ’05.7.7. : 관계 전문가 간담회 개최(학계 및 NGO대표자 등 4인)

▫ ’05.7.25~8.25 : 외국인근로자 상대 현장 방문조사(144명 설문조사)

▫ ’05.9.7 : 관계부처 실무T/F팀 구성(외교통상부, 법무부, 노동부)  

▫ ’05.9.14~9.15 : 관계부처 제1차 실무협의

▫ ’05.9.21~9.23 : 관계부처 제2차 실무협의 

▫ ’05.9.27 : 실무협의 결과 등 관계부처 이견조정 완료

▫ ’05.10.6 : 분과위원회 상정 의결(제1분과)

▫ ’05.10.17 : 전원회의 상정 의결(제85차)

* 제도3팀 이영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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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운영실태

(1) 출입국관리 주요 현황

(가) 외국인 출입국자 추세

                                                 (단  : 명)

구    분 2001 2002 2003 2004

입국자수 5,027,951 5,204,670 4,657,595 5,750,545

출국자수 4,966,533 5,133,653 4,617,814 5,681,482

< 자료 : 법무부, 이하 동일 >

(나) 체류외국인 현황

(단  : 명)

구     분 2002 2003 2004 2005.5

체류외국인 609,797 656,380 728,339 695,634

불법체류자 308,165(51%) 154,342(24%) 209,073(29%) 221,934(32%)

 ※ 이민국가인 미국(29%)을 제외한 나라  최고의 불법체류율을 보이고 있음

 ※ '03. 8. 불법체류자 18만 4천여 명에 하여 일  합법화 조치

(다) 사증 및 사증발급인정서 발급 현황

                         (단  : 명)

구    분 2002 2003 2004

사증발급 587,267 623,220 649,209

사증발급인정서 발급 62,276 115,342 75,06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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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출입국관리 업무의 흐름

사증발 ⇒ 입국심사 ⇒ 체류 리 ⇒ 출국심사

재외공 ,

출입국 리사무소
공항만 출입국 출입국 리사무소 공항만 출입국

▸  등 단기사증

▸ 취업 등 장기사증

  ※ 90일 기

▸ 여권  사증

   ․변조 검사

▸ 입국 지자

   입국거부

▸ 입국규제

▸ 체류자격 변경

▸ 체류기간 연장

▸ 출입국사범 처리

▸ 외국인 동향조사

▸ 출국정지자

    출국거부

▸ 여권 ․변조 검사

▸ 보호일시해제

다. 운영상 문제점

(1) 외국인 근로자 송출 단계

(가) 송출국가(기관)에 대한 비리 통제장치 미흡

  산업연수제의 폐해인 ‘송출비리’를 방지하기 하여 고용허가제를 도입하

면서 민간 송출기 을 배제하고 해당 국가간에 MOU를 맺어 송출하도록 하

지만 제도 환 후에도 송출비리가 빈발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MOU에 송출 련 비리의 정의, 종류, 제재의 범  등 련 내용이 명확히 

규정되어 있지 않아 송출비리가 발생한 경우에도 해당국에 한 제재조치가 

어려운 실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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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송출기관 제재기준 미제정 및 실효성 미흡

  고용허가제하에서는 송출기 의 제재기 인 ‘이탈률’ 산정공식이 없는 실

정이다. 해외투자기업 산업연수제하에서는 외국인근로자의 이탈률이 20%를 

상회하는 경우 송출기 을 제재토록 하 으나, 사실상 20%를 넘는 사례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다) 한국어능력 인증시험의 비리 및 부정행위 방지대책 미비

  시험출제부터 결과통보까지의 각 단계별 비리  부정행  방지 책이 미

비한 실정으로 시험문제 유출, 수조작, 리시험, 부정행  등 시험시행 

全과정에서 비리방지 책이 미흡한 것으로 나타났다.

(라) 송출비리 실태파악 미흡

  송출비리 련 실태조사를 실시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송출비리 동향 악을 한 지조사  감시시스템이 미흡하여 고용허가

제 실시 후 지 실태조사를 1일에 1개 국가를 검하는 등 형식 으로 실시

하 고, 지에서 송출과정을 감시․감독하는 조직․인력도 미흡한 실정이다.

(마) 송출관련 평가시스템 미흡

  송출 련 평가요소가 세종류로 한정되어 있어 다양하고 체계 인 평가가 

미흡한 실정이다.

(2) 사증발급인정서 및 사증발급 단계

(가) 사증발급인정서 발급 과정에 대한 통제시스템 미흡

  사증발 인정서 발  심사과정에서 상 자의 불법 지시행   뇌물수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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후 발 사례가 빈발하고 있으나 이를 통제할 수 있는 제도  장치가 미비한 

것으로 나타났다. 심사 공무원의 자의  결정에 한 리․통제장치가 미흡

한 실정이다.

(나) 사증발급 과정에 대한 통제시스템 미흡

  사증발  과정에서 불법 사증 알선조직과 사증발  담당자( 사, 고용원)

간의 유착으로 불법 발 사례가 빈발하고 있으나, 이를 통제할 수 있는 제도

 장치가 미흡한 실정이다. 사증발  신청시 허 서류가 많으나, 재외공

의 허 서류  격여부 확인장치 미흡한 것으로 나타났다.

(다) 사증발급인정서 처리기한 미설정

  사증발 업무처리지침에 처리기한이 규정되어 있지 않은데다 업무과다 등

을 이유로 처리기간이 지연되면서 이에 따른 행료 등의 비리발생 소지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3) 출입국심사 단계

(가) 출입국심사 과정에 대한 통제시스템 미흡

  입국 지자, 조여권 소지자  사증 미소지자 등에 한 상 자의 불법 

출입국 지시행 , 심사 들의 뇌물수수 후 묵인사례가 빈발하고 있으나, 이를 

통제할 수 있는 제도  장치가 미흡한 실정이다.

(나) 보호일시해제 남발

  허술한 보호일시해제 결정으로 보증 을 부과하지 않거나, 련 첨부서류 

구비여부를 확인하지 않으며, 사유가 불분명함에도 보호일시해제 조치한 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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례가 빈발하고 있으나, 이를 통제할 수 있는 제도  장치가 미흡한 실정이다.

  보호일시해제 련 법령과 지침이 포 ․일반 으로 규정되어 있어, 각 

사무소별로 다르게 용하는 등 형평성․통일성에 문제가 있는 것으로 나

타났다.

  보호일시해제 보증 액 결정시 계장 (6 ) 직원이 객 인 산정기  없

이 보호외국인  보증인의 청구사유를 듣고 결정하는 등 재량권이 과다한 

것으로 나타났다.

  (월)세 보증 , 채권, 체불임  등 회수를 하여 보호일시해제된 

자가 을 돌려받고 도주하 는데도 해제기간이 만료된 후에야 소재 악

에 나서는 등 보호일시 해제자에 한 사후 리 방안이 미흡한 것으로 나타

났다.

  보호일시 해제자가 도주하여도 신원보증인에 한 제재조치가 없을 뿐만 아

니라, 신원보증인에 한 산 리도 되고 있지 않는 등 신원보증인 리

책이 미흡한 실정이다.

(4) 체류관리 단계

(가) 각종 체류관리 업무에 대한 통제시스템 미흡

  체류 리 업무과정에서 상 자의 불법 지시행   수자의 자의  결정에 

한 리․통제장치가 미흡한 실정이다.

(나) 출입국사범에 대한 제재조치 부실

  요 출입국사범에 한 고발기 의 투명성․형평성이 부족하여 심사과정

에서의 재량권 과다  의례 인 법률 용 행으로 고발여부에 한 면 한 검



246∙청렴백서

토 없이 최  액을 통고처분 하는 실정이다.

  범칙행 자에 한 고발기 은 국민의 기본권 제한에 한 요사항임에

도 불구하고 ‘불법체류자 특별단속계획’이라는 업무지시로 규정하고 있으며, 

그 기  한 고용주의 불법행   요 출입국사범의 일부 유형만을 상

으로 하고 있는 등 형평성이 부족한 것으로 나타났다.

(다) 범칙금 양정기준 불합리

  출입국 리법시행규칙「범칙 의 양정기 」에는 범칙  산정기 으로 

‘ 반기간’만을 규정하고 있을 뿐, 불법체류자 고용인원 수, 불법 입국․취업 

알선자 수, 반횟수 등은 정하지 않아 처벌의 형평성․객 성 확보가 곤란

한 실정으로 형평에 맞지 않는 범칙  부과가 이루어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

났다.

  내부지침인 ‘범칙  세부양정 기 표’에서는 ‘불법고용인원’에 따라 고용주

에게 범칙 을 부과하도록 정하고 있으나 법령의 임근거가 없는 것으로 나타

났다.

  반기간에 따른 범칙  액수의 상․하한을 합리 인 기 없이 폭넓게(최

 10배) 정하고 있으며, 양정기 액의 경감․가 권한 행사시 단의 근거

가 무 범 하여 재량권 남용으로 인한 부패유발 우려가 있는 것으로 나

타났다.

(5) 부패예방 시스템

(가) 감사․감찰 등 통제시스템 미흡

  법무부, 외교통상부 감사 실의 인력부족으로 자체 인 감찰․감시기능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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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질 으로 수행하지 못하고 외부 발에 의존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사증발 인정서 발 , 체류 리 등의 업무수행과정에서 상 자의 불법지

시행 가 빈발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나) 출입국업무 관련 지침의 체계적 관리 미흡

  법무부 출입국업무 지침의 빈번한 개정  개별공문 형식의 하달로 인하여 

실무자들이 체 인 내용 악에 어려움을 겪고 있을 뿐 아니라 신입․ 입

자 등에게 가 되고 있지 않아 업무를 잘못 처리하거나 간과하는 사례가 

발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라. 제도개선 방안

(1) 외국인 근로자 송출 단계

(가) 송출국가(기관)에 대한 부패방지대책 마련

  송출비리 발생 국가에 한 정부 차원의 제재조치로 MOU에 송출 련 비

리의 정의, 종류, 제재의 범  등 세부사항을 명확히 규정하여 송출비리 발

생시 제재하도록 하 다. 송출국가의 ‘송출비리 방지 책’ 수립을 하여 송

출국 정부에 송출근로자 모집과정  송출비용 등 련비리 방지 책 수립을 

요구토록 하고, 불법입국 알선 로커  부패공무원 신고센터를 설치․운

토록 하 다. 인력 송출국가에서 자국민을 상으로 구직자 선정과정, 송

출비용, 한국어능력 인증시험, 고용허가제 등의 홍보를  의무화 하도록 하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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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송출 관련 ‘평가시스템’ 개선

  송출 일반사항, 근로자 모집, 선발  송출과정, 송출비용, 이탈률, 사업주 

선호도 등 다양한 요소를 평가하여 송출인력 쿼터배정에 반 하도록 하 다.

(다) 이탈률 산정공식 제정 및 제재기준 강화

  MOU에 외국인근로자 송출국가 제재기 인 ‘이탈률’ 산정공식을 제정하고 

제재의 종류를 명시토록 하 다. 해외투자기업 산업연수제의 이탈률 20%는 

제재기 으로서의 역할을 하지 못하고 있으므로 이를 강화하여 제재의 실효

성을 확보하도록 하 다.

(라) 한국어능력 인증시험의 부패방지대책 마련

  시험출제  인쇄과정, 시험지의 해당국 이송, 시험감독, 시험지 수거 후 

송부, 채  등 각 단계별 책  제재기 을 마련토록 하 다. 한국어능력 

인증시험 시행기 과 해당 송출국가의 외국인 근로자 양성기   어학원에 

한 유착방지 책을 마련토록 하 다. 부패방지를 한 효과 인 인증시험

방식을 도입하도록 하 다.

(마) 송출비리 동향 모니터링 실시

  외국인 근로자에 한 정기 인 설문  면담조사를 의무 으로 실시토록 

하되, 조사의 실효성 확보를 해 입국 후 응기간(약 3개월) 경과 후 실시

토록 하 다. 련기 에서 송출국가에 한 지 실태조사 실시  지 모

니터링시스템을 구축․운용하도록 하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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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사증발급인정서 및 사증발급 단계

(가) 「심사업무 평가제도」 도입을 통한 관리․통제 강화

  사증  사증발 인정서 발  심사업무 처리에 한 개인  기 별 평가를 

실시하여 재외공 의 사․행정원, 출입국 리사무소의 심사 에 하여는 

입국규제 상자 발률 등을 반 , 업무처리 성과를 정기 으로 평가하고 그 

결과를 인사  징계조치에 반 토록 하고, 외교통상부  법무부의 자체 소

속기  업무평가시 사증  사증발 인정서 심사업무 평가실 을 반 토록 

하 다.

(나) 사증 및 사증발급인정서 발급절차상 확인장치 강화

  사증발 인정서 발  업무 확인장치를 강화하기 하여  담당자가 청

자․피 청자의 과거 범죄사실 등을 산조회하여 출력물을 첨부하도록 의

무화 하고, 간결재자의 확인 작업을 거쳐 최종결재자가 결정토록 하 다.

 사증발 인정서 발 자 명단을 산상의 불허사유 상자 명단과 조하여 불허

사유가 있음에도 사증발 인정서가 발 된 사례가 있는지 여부를 확인할 수 있

는 자체감독 시스템을 도입하도록 하 다.

  사증발  신청시 허 서류  격여부 확인장치를 마련하기 하여 서면심

사  화조사 확인과정, 상 방, 일시 등의 내용을 사증심사 의견서에 기

록하도록 하 다. 사증발 자 명단을 산상의 불허사유 상자 명단과 

조하여 불허사유가 있음에도 사증이 발 된 사례가 있는지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자체감독 시스템을 도입하도록 하 다. 서류 ․변조 제출자에 한 사

증 발 신청 규제기간을 강화하도록 하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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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사증발급인정서 처리기한 설정

  고용허가제에 의한 외국인근로자 사증발 인정서의 발 기한을 합리 으

로 설정․운용하도록 하 다.

(3) 출입국심사 단계

(가) 「심사업무 평가제도」 도입

  출입국심사 업무처리에 한 개인  기 별 평가를 실시하여 출입국 심사

에 하여는 입국규제 상자 발률 등을 반 , 업무처리 성과를 정기 으

로 평가하고 그 결과를 인사  징계조치에 반 토록 하고, 법무부의 자체 

소속기  업무평가시 출입국심사업무 평가실 을 반 토록 하 다.

(나) 보호일시해제 관련기준 정비

  보호일시해제 여부  보증  산정 기 을 법제화 하여 내부 지침으로 규

정되어 있는 ‘보호일시해제 여부에 한 세부요건’과 ‘보증  산정기 ’ 등을 법

령에 규정토록 하 다.

  보호일시해제 여부  보증  결정시 행 계선 결정체제의 폐해를 방지하기 

하여 민간 문가 등의 의견을 수렴․반 할 수 있는 원회를 운 토록 하

다.

     ※ 긴급히 보호일시해제를 하여야 할 사유가 있거나 보호일시해제 요건에 명백히 해당하는 경

우에는 위원회에 사후보고토록 함.

  신원보증인에 한 제재  사후 리를 하여 보호일시 해제자의 소재 불

분명시 신원보증인에 한 제재방안  산DB 구축 등을 통한 사후 리 방

안을 마련토록 하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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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체류관리 단계

(가) 체류관리업무 확인장치 강화

  체류 련 허가 신청자  승인 처리된 명단을 산상의 불허사유 상자 

명단과 조하여 불허사유가 있음에도 승인 처리된 사례가 있는지 여부를 확

인할 수 있는 자체감독 시스템을 도입하도록 하 다.

(나) 출입국사범 고발기준 법제화

  불법입국 알선 등 요 출입국사범에 한 ‘세부 고발기 ’을 마련하여 ‘범

죄의 정상이 고 이상의 형에 처할 것으로 인정되는 때에는 즉시 고발하여

야 한다’는 출입국 리법의 규정을 구체화한 세부 고발기 을 하  법령에 

규정토록 하 다.

(다) 범칙금 양정기준 정비

  범칙  양정기 을 구체화 하여 출입국 리법시행규칙 (별표7) 「범칙 의 

양정규정」에 불법체류자 고용인원 수, 불법 입국․취업알선자 수, 반기간, 

반횟수 등의 양정기 을 추가하도록 하 다. 범칙 의 경감  가 처분에 

한 구체  기 을 마련하여 자의 인 처분을 방지토록 하 다.

(5) 부패예방 시스템 강화

(가) 효과적인 부패통제시스템 구축

  재외공 , 출입국 리사무소 민원창구  인터넷 홈페이지에 ‘부패공무원 

신고 안내 차’를 상시 게시하도록 하 다. 부패방지교육을 강화하고 사증 

 사증발 인정서 발 , 출입국심사, 체류 리 등의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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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사의 불법․부당한 업무지시가 있을 경우 부패방지법상 부패행  신고

상임을  직원에게 교육하도록 하 다.

(나) 출입국업무 관련 지침의 체계적 관리체제 구축

  인터넷 홈페이지 는 내부 산망(인트라넷)에 모든 출입국업무 련 지

침을 게시, 업무 계자가 지침을 숙지하고 처리할 수 있게 리체계를 개선

하도록 하 다.

마. 조치사항

이번 제도개선 권고안은 외국인 근로자 송출비리 근   불법체류의 근

본원인을 제거하기 하여 해당부처와 지속 으로 의하여 개선안을 도출

하게 되었다. 따라서 해당부처의 자발 이고 극 인 제도개선 이행으로 사

증발 ․출입국심사  체류 리 등 출입국행정 반의 개선에 기여할 것으

로 기 된다.  본 제도개선안에 해 소 부처인 외교통상부, 법무부, 노동

부는 2006. 1. 1.부터 자체 개선안을 마련하여 시행하여야 하며, 법령개선

이 필요한  사항은 2006. 6. 30.까지 련 법령에 반 하고 그 조치결과를 

국가청렴 원회에 통보토록 하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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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 보험계약 체결과정 리베이트 근 방안*

가. 추진 배경

우리나라 손해보험시장 규모는 22조원으로서 보험계약․보상과정에서 리

베이트로 지 되는 액이 약 5천억원으로 추정되고 있으나 리베이트, 횡

령․유용행  등에 한 처벌 엄격성 결여 등으로 불법행 가 근 되지 않고 

있는 실정이다.

       ※ 손해보험 시장 규모 : 10조(‘95)→ 14조(’98)→16조(’00)→20조(’02) →22조(’04)
         리베이트 추정 규모 : 전체보험료 대비 4.9%(국무조정실 연구용역 보고서, ‘01.12월) 

근 되지 않는 원인은 리베이트 지규정의 구성요건 불비, 소극  행정

처분, 일정 액 이상의 고발기 , 부패 수익의 몰수규정 부재, 반복 발에 

한 제재조치 미흡 등으로 불법행  차단에 한계가 있다.

따라서, 성질상 공공성이 높은 보험분야는 국가 반에 미치는 부정  

효과가 크므로 엄정한 부패통제장치를 마련할 필요있다 할 것이다.

추진경위

◦ 실태파악 등 기초조사(언론보도, 관련업계, 학계 등 의견수렴) : 5~6월

◦ 관계전문가 의견수렴(시민단체, 소보원, 손해사정인, 연구원 등) : 6월

◦ 금감원 관련자료 검토(금융사고․재취업 현황 등) : 7월초

◦ 금감원․관련협회 실태조사(적발․처벌 운영 등) : 7.22~26

◦ 금감원에 개선시안 검토의견 요청 : 8.30~9.13

◦ 관계기관 이견에 대한 전문가(학계2, 연구원2) 검토 : 9.15~9.22

◦ 관계기관과(금감원)과 협의․조정 : 9.23~9.30

＊ 제도1담당관실 나정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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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보험관련 현황

□ 관련법률 및 감독기관

용법률은 보험업법을 용하고 있으며, 감독 기능은 ‘ 융감독원’의 검

사․감독을 받고 있다.

     ※ 관련협회(손해보험협회, 생명보험협회)에서 특별이익 제공 등 신고센타 운영

□ 보험부패 유형 

 ▪ 보험가입․보상과정에서의 리베이트 제공(보험업법 반)

 ▪ 부당내부거래 등 자산운용과정에서의 문제(내부통제시스템 미흡)

 ▪ 고의사고 유발 등 보험사기 비리(유 기 간 조체제 미비)

특히, 보험 업과정에서의 리베이트 제공행 는 보험분야의 표 인 민

간부패 유형이다. 최근 3년간 보험분야 융사고 황을 분석한 결과, 사고

액이 연평균 97억원으로써 그  횡령․유용(리베이트 포함)이 85%를 

차지하고 있어 보험부패는 심각한 실정이다.

     ※ 손해보험영업 위배내역중 리베이트 제공이 평균 62%차지(‘98~’00, 금융감독원)

       (‘98~’00년중 영업 법규위반 전체 제재액은 35억원, 그 중 리베이트 제공 제재액 22억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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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2-33          보험분야 금융사고중 리베이트 등 현황 

(단  : 건, 억원)

구   분
합계 2002 2003 2004

건수 금액 건수 금액 건수 금액 건수 금액

합   계 305 291 76 80 131 98 98 113

횡령․유용 * 281 248 72 76 116 88 93  84

사기  14   8  1  0  12  6  1   2

기타   10  35  3  4   3  4  4  27

     ＊ 횡령․유용에 리베이트 포함

□ 리베이트 등 적발․처벌 관련 법률

    ◦ 특별이익 제공 지(보험업법 제98조)

▪ 보험계약의 체결 또는 모집에 종사하는 자는 그 체결 또는 모집과 관련하여 보험계약

자 또는  피보험자에게 특별이익(리베이트) 등을 제공하거나 그 제공을 약속하여서는 

아니된다.

   ※ 금품, 보험료 할인․수수료 지급, 약정보다 많은 보험금 지급약속, 보험료 대납 등

    ◦ 과징 (법 제196조)

① 보험회사가 제98조 등의 규정을 위반한 때에는 각호의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다.

  1. 특별이익 제공금지 규정을 위반하여 제공하거나 약속하는 경우

   ：특별이익의 제공대상이 된 해당 보험계약의 연간 수입보험료 50/100이하

② 제98조 등의 규정을 위반한 자에게는 정상에 따라 제202조 벌칙과 제1항의 규정에 의

한 과징금을 병과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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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벌칙(법 제202조)

▪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3년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2. 제98조에서 규정한 금품 등을 제공한 자 또는 이를 요구하여 수수한 보험계약자  

피보험자

    ◦ 몰수(법 제207조)

▪ 제201조 및 제203조의 경우에 범인이 수수하였거나 공여하고자 한 이익은 이를 몰수

한다. 그 전부 또는 일부를 몰수할 수 없는 때에는 그 가액을 추징한다.

    ◦ 양벌규정(법 제208조)

▪ 법인의 대표자, 법인 또는 개인의 종업원 등이 제202조의 위반행위를 한 때에는 행위

자를 벌하는 외에 그 법인 또는 개인에 대해 벌금형을 과한다.

다. 부패 실태 

(1) 법인(대기업․공공기관 등)에게 손해보험 가입대가로 리베이트 제공

리베이트는 특히 기업을 상 로 한 법인 업에서 주로 발생하며, 제공방

법은 가입회사․임원에게 직 지 , 법인카드 지원, 제3자 ( 리  등)를 통

한 우회  지원, 보험료 할인 등 다양한 방법을 통해 음성 으로 제공되는 

보험업계의 오랜 행이다.

특히 건물과 빌딩 등 화재보험은 보험료의 20～25%, 일반보험은 10～

20%, 자동차보험은 6～8%를 제공하는 것으로 추정된다.(업계의견)

리베이트 제공을 한 자  마련을 해 허 구매계약을 체결하는 등 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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칙 인 방법 사용하고 있으며 이는 보험사업비의 증가 요인으로 작용하고 보

험료 증가로 가된다 할 것이다.

◦ H생명 대표이사 등 13명이 보험유치 대가로 리베이트 수수

   - H캐피탈 등 19개 업체에서 2,568억원 상당의 보험을 유치하면서 사업비 등 명

목으로 245억여원의 비자금을 조성하고 이 중 157억여원을 리베이트로 제공

(2002.4)

◦ D사 전무는 160억원 상당의 퇴직보험 가입대가로 35억여원을 받은 혐의(2002.6)

◦ 〇〇회 전 노조위원장 등 5명은 보험가입 리베이트로 5,000만∼1억7,000만원 수

수(2002.9)

  더불어, 계약시 보험 리 을 통하여 ‘경유처리’하는 방법으로 리베이트를 

제공하는 방법이 있는데 이는 보험계약자와 보험회사 본사가 직  계약하면 

수수료가 발생되지 않기 때문에 변칙 으로 리  경유처리하여 수수료의 

일부분을 리베이트로 지 하는 행태이다. 주로 사용하는 방법은 재원 마련을 

해 수수료율(15% 정도)이 높은 리 을 편법 이용한다.

대리점 경유처리 리베이트 흐름도

보험회사(본사)

직영 영업소 등록 대리점 등

수수료 수수료 있음

(수수료 위장)

보험계약 보험계약
(리베이트 지급)

사  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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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K생명은 본사직원이 모집한 일시납 보험계약(1건, 95억원)을 대리점이 모집한 것으로 

처리, 모집관련 수수료 285백만원을 부당하게 조성하여 리베이트 및 임원 편취

(2002.8. 적발)

◦ 보험사 검사결과, 손해보험사의 대리점 경유처리 계약 1600여건, 관련 보험료 238억원 

환원하고 대리점 엄중 제재 조치(2002.3. 적발)

◦D보험사 임원 A씨는 H공사, H중공업, D주식회사의 임직원 3인에게 총 660억원 상당의 

D보험회사 보험에 가입대가로 합계 3억2천만원의 금품을 제공(2003년 판결)

 

(2) 보험요율 및 보험금 산정과정에서 리베이트 제공

형 험설비, 고가 기계장치 등 취 업체의 보험요율을 낮게 책정하거

나, 기업의 화재․재해, 요기계장치 고장 등으로 보험  지 시 평가과

정에서 보상 액을 과 평가한 후 품을 수수하는 경우도 발생하고 있다.

◦ 화학 공장 등 대형 위험설비 취급업체의 보험가액 산정에서 보험회사 직원이 보험요율

을 낮게 책정해 주고 대가 수수

◦ 화재, 산재, 제품생산과정 등에서 보험사고 발생시 보험금 보상금액을 과대평가해 주고 

보험회사 직원과 회사 담당업무 직원이 편법으로 회사자금 횡령 및 금품 수수

  (3) 특별이익 제공행위에 대한 조치 실적 

불법행 들이 근 되지 않은 원인은 처벌이 낮은 시정․개선조치, 기  

경고․임직원 문책 등으로 종료하고 과징  부과, 고발 등의 조치 실 이 거

의 없는 것이 특별이익 제공행  등 불법행 를 차단하지 못하는 원인이라 

할 것이다.

       ※ ‘03.12~ ’04.11월까지의 보험모집질서 검사결과 조치에서 임직원 문책 42건, 주의 43건, 

개선 10건, 일시적 영업정지(보험대리점) 등으로 과징금 부과 및 고발 조치 사례 없음
(‘03. 8월부터 과징금 부과 시행)

사  례

사  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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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별이익제공 등 관련 검사결과 조치 사례>

금감원 조사 주요 조치내용 주요 위법부당행위

○○해상(주) 등
9개 손보사

(2003.12.18)

▪ 문책 : 8명(임원1, 직원7) 
▪ 조치 : 개선 7건, 주의 16건

▪ 단체상해보험계약을 체결하면서, 보

험료를 임의산출하여 정상보험료 

1,816백만원보다 1,218백만원 할인적

용 등

○○화재(주)
부문검사

(2004.01.09)

▪ 문책 : 2명(임원1, 직원2)
▪ 조치 : 개선 1건

▪ 단체상해보험계약을 체결하면서, 정

상보험료 1,372백만원보다 396백만원

의 보험료를 할인 등

○○생명(주) 
종합검사

(2004.02.13.)

▪ 기관 : 주의적기관경고

▪ 문책 : 6명 (임원2, 직원4)
        

▪ 업체의 퇴직보험료 78억원 인수시 보

험료 47백만원을 할인하여 보험계약

체결 적발 등

○○화재(주)
종합검사

(2004.03.12.)

▪ 문책 : 2명
▪ 조치 : 개선1, 시정2, 주의5

▪ 지점에서 월말실적 수금률을 제고할 

목적으로 12,168천원의 보험료를 대

납하여 특별이익을 제공 등

○○화재(주) 등 

10개 손보사

(2004.09.24.)

▪ 과징금 부과 : 2개 보험사

▪ 문책 : 6명
▪ 조치 : 개선1, 주의 12

▪ 보험계약을 인수하면서, 통신기기를 

일반기계로 분류하여 2년동안 270백
만원의 보험료 할인 등

(주)○○보험 등 

대리점 검사

(2004.11.26.)

▪조치 : 대리점 등록취소

         업무정지 30일～90일
         5백만원 과태료

▪ 자동차보험계약 4,644건의 3,495백만

원을 모집하면서 보험계약자들에게 

283백만원의 상품권 등을 제공

라. 법․제도 운영상 문제점

(1) 특별이익 제공행위 위반의 구성요건 문제

1) 리베이트(특별이익 제공) 금지규정의 구성요건 불비

리  경유처리에 의한 변칙  보험계약 행 가 발생되고 있으나, 특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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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익 제공 지규정에 ‘ 리  경유처리’시 처벌하는 항목이 락되어 리  

경유처리에 의한 불법행 가 발생되어도 처벌되지 않고 있는 실정이다.

     ※ 고액 보험계약은 대부분 본사에서 취급하나 변칙적으로 대리점 경유계약, 리베이트 조성

법 제98조(특별이익의 제공금지)

보험계약의 체결 또는 모집에 종사하는 자는 그 체결 또는 모집과 관련하여 보험계약자 

또는 피보험자에게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특별이익을 제공하거나 그 제공을 약속하여

서는 아니된다.

1. 금 품(대통령령이 정하는 금액(3만원 초과))

2. 기초서류에서 정한 사유에 근거하지 아니한 보험료의 할인 또는 수수료의 지급

3. 기초서류에서 정한 보험금액보다 많은 보험금액의 지급의 약속

4. 보험계약자 등을 위한 보험료의 대납

5. 보험계약자 등이 당해 보험회사로부터 받은 대출금에 대한 이자의 대납

6. 보험료로 받은 수표 또는 어음에 대한 이자상당액의 대납 

7. 상법 제682조의 규정에 의한 제3자에 대한 대위청구권 행사의 포기

한, 품제공을 요구하여 수수한 자에 한 처벌 요건이 미흡한 경우인

데, 이는 리베이트 제공자 처벌시 “ 품 등을 제공한 자 는 이를 요구하여 

수수한 자”로 규정되어 있어서, 요구하지 않고 가성없이 수수하 다고 주

장할 경우 범죄요건 입증책임 문제가 발생된다.

     ※ 금품을 받았다 하더라도 요구하지 않는 경우 처벌되지 않는 문제 발생(법 제202조)

(2) 특별이익 제공에 대한 처리기준 및 처벌 실효성 문제

1) 특별이익 제공시 과징금부과 운영 문제

과징  부과 상이 보험회사로 한정되어 리 의 법 반행 는 과징  

부과 상에서 제외되는 문제 이 나타나고 있다.

     ※ 2004사업년도 손해보험의 모집형태별 비율을 보면, 총 22조 8천억원중 보험사 임직원 
9.0%, 대리점 50.0%, 모집인 35.3%, 방카슈랑스 등 기타 5.7%로써 대리점․모집인의 비율
이 85.3%를 차지하고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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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과징  부과기 ’에 재량 소지 내용 등으로 과징  부과실 이 미미

하는 등 처벌의 실효성이 낮은 것도 문제가 있다 할 것이다. 처벌에 있어서도 과징

 부과 조치하지 않고 부분 시정조치 함으로써 기  등에 한 제재(규정 제17

조, 제20조  련 기 )조치시 처벌되지 않는 문제  발생되고 있다.

    ※ 과징금 제도가 시행된 ‘03.8월 이후 부과 건은 2건, 9백만원 불과

법 제196조(과징금)

①금융감독위원회는 보험회사가 제98조의............... 규정을 위반한 때에는 다음 각호의 구

분에 따라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다.

②제98조(특별이익의 제공금지)의.........규정을 위반한 자에게는 정상에 따라 제202조의 

규정에 의한 벌칙과 제1항에 의한 과징금을 병과할 수 있다.

〈금융기관검사및제재에관한규정〉
제20조(과징금 및 과태료의 부과)

① 감독원장은 금융기관 또는 임직원이 금융업관련법에 정한 과징금 부과대상이 되는 위법

행위를 한 때에는 금감위에 과징금 등의 부과를 건의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의하여 과징금의 부과를 금감위에 건의하는 경우에는 <별표2> 과징금 부과기준

에 의한다.

<과징금 부과기준>

 ▪대상 : 금융기관 또는 임직원 대상

 ▪가산 : 특별이익 제공비율(특별이익/연간보험료)이 30%이상인 경우에는 예정금액의 

50%내에서 가산 가능

 <기준 2호 나목(3) : 위반행위의 내용 및 정도>

 ▪기준 : 위반행위의 내용 및 정도를 과징금 부과에 반영함에 있어서는 위반행위가 사회적

으로 미치는 영향, 금융기관의 건전경영 저해 및 신용질서문란 여부, 고의성 유무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 판단한다.

  2) 고발기준의 문제

특별이익 제공시 처벌조항은 법제202조(벌칙)에 규정되어 있으나, 감

원 고발기 [ 규]에는 특경법(제9조)상 고발 상인 품수수 5천만원 이

상 만을 용하고 있어 문제 이 발생되고 있고  5천만원 이하에 해서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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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부기 도 없고 고발한 건도 없는 실정이다.

※ 2001～2004년까지 검사실시후 고발(보험업법 위반)한 건은 3건(전체 고발대상은 10명, 

관련금액 분포는 1억8천만원~12억원)

법 제202조(벌칙)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3년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2. 제98조에서 규정한 금품 등을 제공한 자(동조 제3호의 경우에는 보험금액의 지급의 약

속을 말한다) 또는 이를 요구하여 수수한 보험계약자 또는 피보험자

특경법 제9조(저축관련 부당행위의 죄)

(1) 금융회사의 임직원 등이 저축(보험계약 포함)과 관련하여 법령 또는 약관 등에 정하여

진 보험금외의 금품 기타 이익을 공여하는 범죄 등을 말함

(2) 저축(보험계약 포함)관련 부당행위에 따른 금품 기타 이익 공여금액이 5천만원 이상인 

경우에는 반드시 고발대상으로 함

3) 몰수제도 부재 문제

  특별이익 제공행  등이 발될 경우 몰수․추징  수익 환수규정이 없는 

것이 리베이트가 근 되지 않는 원인으로 작용될 수 있다고 볼 수 있을 것

이다.

※ 특별이익 제공 등 불법행위로 취득한 수익이 손실보다 크기 때문에 리베이트가 근절되

지 않고 있는 실정 

법 제207조(몰수)

제201조 및 제203조의 경우에 범인이 수수하였거나 공여하고자 한 이익은 이를 몰수한다. 

그 전부 또는 일부를 몰수할 수 없는 때에는 그 가액을 추징한다.

※ 특별이익 제공(처벌조항 제202조)에 대한  몰수제도 누락

4) 양벌규정 소극적 적용문제

특별이익 제공시 행 자를 벌하는 것 외에 그 법인 는 개인에 하여도 

벌 형을 부과하게 되어 있으나 이를 용한 사실이 없어 이것도 한 리베

이트가 근 되지 않는 원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제2장 국가청렴위원회 활동사항∙263

법 제208조(양벌규정)

①법인의 대표자 또는 법인이나 개인의 대리인․사용인 그 밖의 종업원이 그 법인 또는 개

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202조의 위반행위를 한 때에는 행위자를 벌하는 외에 그 법인 또는 

개인에 대하여 각 해당 조의 벌금형을 과한다.

5) 기관에 대한 제재의 실효성 문제

보험회사에 한 제재(법 제134조)의 임의  재량사항이 감독규정에 구

체화되어 있지 않아 기  제재에 한 실효성이 없는 것이 문제 으로 나타

나고 있다.

기 에 한 제재(규정 제17조)시 반복 발된 경우의 세부제재기 (반

복의 개념, 반복기한, 횟수, 액 등)이 없어 실 용에 있어서 사실상 사

문화된 규정으로서 처벌되지 않고 있는 실정이다.

법 제134조(보험회사에 대한 제재)

①금융감독위원회는 보험회사가 이 법 또는 이 법에 의한 명령을 위반하여 건전한 보험업

을 운영하지 못 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금융감독원장의 건의에 따라 다음 

각호의...........조치를 하게 할 수 있다.

 1. 보험회사에 대한 주의․경고 또는 그 임원․직원에 대한 주의․경고․문책의 요구

 2. (생략)

 3. 임원의 해임권고․직무정지의 요구

 4. 6월이내의 영업의 일부정지

규정(금융기관검사및제재에관한규정)

제17조(기관에 대한 제재)

①금융관련법의 규정 등에 의거 금융기관에 대하여 취할 수 있는 제재의 종류 및 사유는 

다음 각호와 같다.

 1. 영업의 인가․허가 또는 등록의 취소

  가. 금융관련법규를 반복하여 위반함으로써 당해 금융기관의 공신력을 현저히 훼손하거

나 금융업계의 신용질서를 크게 문란시킨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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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 금융기관의 건전한 영업 또는 업무를 크게 저해하는 행위를 함으로써 경영을 심히 위

태롭게 하거나 당해 금융기관 또는 금융거래자 등에게 중대한 손실을 초래하는 경우 등

 2.  영업․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한 정지

  가. 금융관련법규를 반복하여 위반함으로써 당해금융기관의 공신력 훼손, 업계 신용질서 

문란 경우

  나. 금융기관의 건전한 영업 또는 업무를 저해하는 행위를 함으로써 경영 위태 초래 등

 3.  영업점의 폐쇄, 영업점 영업의 전부 또는 일부의 정지

  가. 금융기관의 위법․부당행위가 제2호의 규정에 해당되나 그 행위가 일부 영업점에 국한

된 경우, 위법․부당행위 경중에 따라 당해 영업점의 폐쇄 또는 전부․일부를 정지시킬 

필요가 있는 경우 등

 7. 기관경고

  가. 제2호 가목 또는 나목의 규정에 해당되나 그 위반의 정도가 비교적 가벼운 경우 

  나. 위법․부당행위가 당해 금융기관의 경영방침아니 경영자세에 기인한 경우 등

▪ 주요업무：보험회사간의 건전한 업무질서 유지, 보험계약의 비교․공시 업무, 정부로부

터 위탁받은 업무 등(보험업법 제175조)

▪ 위탁업무：보험설계사의 등록업무(법 제194조), 등록관련 보험설계사․보험대리점에 관

한 신고사항(령 제101조 제1항)

   ※ 주요업무 및 위탁받은 업무에 조사관련 업무 없음

▪ 구  성：손보협회 총 120명(조사팀 : 협회 1명, 보험사 2명으로 3~4개팀 운영)

   ※ 생보협회：총 100명(조사팀 : 협회직원 2명으로 1개팀 운영)

▪ 운영자금：협회 가입한 보험회사(법 제4조에 의거 허가)가 출연한 금액

관련협회의 업무 현황



제2장 국가청렴위원회 활동사항∙265

(3) 관련협회의 특별이익 제공에 대한 조사행위

1) 조사 권한의 문제

법률에 의한 조사 임규정없이 회 자율규제 업무인 ‘보험의 공정경쟁질

서 유지에 한 상호 정’에 의거 조사 업무를 수행하고 있다.

련 회에서는 법․규정 반사항과 자율 으로 정한 사항을 조사하고 

있으나, 법․규정 반사항은 권한없이 조사하고 있어서 향후 동일 사례가 

감원과 회에 신고되어 조사 받을 경우  양기 의 처분이 상이하여 형평

성 논란 소지가 발생될 수 있다 할 것이다.

법규 위반 사항 자율적으로 정한 사항

〈법〉              〈규정〉
▪ 특별이익 제공       ▪ 모집종사자 부당지원

▪ 보험계약 경유처리  ▪ 외상보험

▪ 기초서류 위반 등

▪허위사실 등의 유포

▪초과보험

한, 신고에 의해 조사한 사항들은 그에 한 신고포상 의 재원이 회

에 가입한 보험회사의 상호 정 반사항(상호 정 제3조)에 한 제재 으

로 지 되기 때문에 련 회에서 보험회사를 조사하는 것은 구조 인 문제

이라 할 것이다.

표 2-34            민원 신고 손보협회 처리 현황 

(단  : 건, 백만원)

년도 신고건수 제재건수 제재금액 포상금 제외건수 기타

2004  235 113 116   45 117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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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위반행위 처벌 및 사후조치 문제

법행 에 한 고발기 이 없고 제재로서 종결되는 것이 문제인데, 이

는 회 상호 정 규정에 고발조치 규정이 없어 제재 만 부과하고 종결 처

리되고 있는 실정이다. 한 처리결과를 감원에 통보하지 않아 기 에 

한 제재 등이 사후 리되지 않고 있는 것도 문제이다.

3) 공정성 확보 문제

련 회 조사 ( 회 1명, 보험사 2명) 구성의 일부가 보험사 직원으로 

편성되어 있어서 요 조사 건에 해 조사자 상호간에  로비하는 등 조사과

정의 공정성을 확보할 수 없는 것도 문제 으로 나타나고 있다.

(4) 보험료 결정 및 보험상품 심사 관련

1) 현  황

□ 보험 수익구조

보험은 수익된 보험료와 지 할 보험   운  사업비가 서로 일치하도

록 구성된 수익구조이다(수지상등의 원칙).

     ※ 보험 수익구조 : 보험료 = 지급보험금 + 운영사업비(인건비, 판매 수수료, 조직관리비,

       운영비 등)

□ 보험상품 심사체계

보험상품은 보험회사가 보험사고 발생시 보험  지 을 목 으로 보험종

목별로 계약내용․보험료 산출 등을 정한 사업방법서, 보험약 , 보험료  

책임 비  산출방법서 등 기 서류로 구성된다.

보험상품의 심사체계를 살펴보면, 보험회사가 개발한 보험상품의 기 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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류를 변경시에는 감원에 사  신고하고, 감 가 정하는 제출기 에 부합

하는 경우에는 사후에 매분기별로 제출함으로써 신고로 갈음하고 있다.(법 

제127조)

심사기 인 감원은 보험회사가 신고한 기 서류의 변경내용이 감독기

에 부 합(법령 반, 보험계약자에게 불리한 내용 등)한 경우에는 15일 내

에 변경 권고할 수 있도록 되어 있다.

        ※ 기초사류(3가지) : 보험회사 설립시 인가된 보험종목의 사업방법서, 보험약관, 보험료 
및 책임준비금 산출방법서

        ※ 상품 제출기준 : 금감위가 정하는 기준, 명령, 취지를 벗어나지 않는 범위 내에서의 변

경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제출기준(영 제71조 제1항)

보험상품 심사 흐름도

보험상품 개발 및 요율 확인(보험회사 및 선임된 계리사)

신고상품

보험요율 확인 (보험개발원)

보험상품 심사 (금융감독원)

제출상품

▪신고→심사(15일)→판매 ▪선 판매후 →분기별 사후심사

2) 문제점

□ 보험료 결정 산출자료 공시 문제  

련기 인 보험개발원의 보험요율 공시의무가 형식 이다는 것이다. 보

험요율산출기 (보험개발원)이 산출한 ‘순보험요율산출에 한 자료 등’은 

공표하도록 되어 있으나, 감독기 ․보험회사에만 제공하고 인터넷 등에 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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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하지 않아 가입자와의 정보 비 칭을 래하고 있다.

     ※ 현재까지 인터넷 등에 공개된 사실 없음(법조항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 참조)

 보험업법 제176조(보험요율산출기관)

⑧보험요율산출기관은 보험계약자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에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료를 공표할 수 있다.

 1. 순보험요율산출에 관한 자료

 2. 보험과 관련한 각종 조사․연구 및 통계자료

□ 보험상품 심사후 적발사항에 대한 보완조치 부재

보험상품 심사시 핵심사항인 사업비 책정, 보험약  내용, 사업방법서, 보

험료 산출 등의 부 정으로 반복 발될 경우에 재발 방지를 한 사후 보완

조치가 없어 상품 심사시마다 유사 유형들이 반복 발되고 있고, 한 심과

과정의 재량  공정성 논란 이 제기되고 있다.

      ※ 보험회사에서 선 판매후 사후 심사(매분기 종료후 10일내)결정하는 ‘제출상품’의 비중이 

98.8%(‘04년도)를 차지

표 2-35               보험상품 접수 및 조치현황 

                                                 (단  : 종목, %)

구  분
제출상품(보고) 신고상품 합    계

접수 조치 조치비율 접수 조치 조치비율 접수 조치 조치비율

2004년 2,355 103 4.4 27 12 44.4 2,382 115 4.8

2003년 1,977 322 16.3 70  15 21.4 2,047 337 16.5

2002년 1,564 232 14.8 22 5 22.7 1,586 237 14.9

2001년 2,231  89 4.0 54 4 7.4 2,285  93 4.1

2000년  820  62 7.6 18 - -  838  62 7.4
주) 보증보험, 자동차보험 및 연금감독팀 상품(연금저축, 퇴직보험등) 제외



제2장 국가청렴위원회 활동사항∙269

표 2-36          보험상품의 조치유형별 현황(2004년)

          (단  : 건수)

조  치  유  형 생보 손보 합계

사 업 비 책 정  부 적 정 7 16 23

보 험 약 관 내 용  부 적 정 15 13 28

보 험 급 부 설 계  부 적 정 16 - 16

사 업 방 법 서  부 적 정 22 4 26

보 험 료 산 출  부 적 정 4 18 22

합         계 64 51 115

마. 개선대책

보험계약․처리 과정의 

리베이트 근

리베이트
지규정 정비

보험요율 

 산출근거 공개

리베이트
단속체계 개편

 발․처벌의
 실효성 확보

기본방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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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보험 계약․처리과정 리베이트 근절

1) 리베이트(특별이익 제공) 금지규정의 구성요건 정비

‘보험회사  모집조직( 업소, 보험 리 , 보험설계사, 보험 개사 포

함)이 리  등의 경유처리를 통한 자 을 조성하여 보험가입자 등에게 지

하는 행 ’를 특별이익 제공 지규정 등에 반 하도록 하 다. 특히 본사 

직 업에서 발생되는 고액보험료의 변칙 인 리베이트를 차단하기 해 

법률에 근거규정을 마련하도록 조치하 다.

⇒ 보험업법에 동내용 반

한, 품 수수자에 한 처벌 강화를 해 ‘ 품 등을 제공한 자 는 이

를 요구하여 수수한 자’를 ‘제공한 자 는 이를 수수한 자’로 개정하여 취득

자까지 처벌할 수 있도록 조치하 다.(법 제202조 2호)

(2) 처리기준 강화 및 처벌 실효성 확보

1) 특별이익 제공 위반에 대한 ‘과징금 부과’ 엄격 적용

과징  부과 상을 보험회사 → 사업자로 변경하여 보험회사, 리 , 모

집인까지 처벌 검토할 수 있도록 조치하 다.

한, 재량소지 문구를 정비하여 과징  부과의 실효성을 확보하기 해 

과징 부과 선정기 에서 ‘ 반행 가 사회 으로 미치는 향’, ‘신용질서 

문란여부’ 등 재량소지 문구의 삭제 는 명확하게 규정하도록 조치하 다.

  ⇒ 금융기관 제재에 관한규정(<별표2>과징금 부과기준 2호 나목(3) ) 개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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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특별이익 제공에 대한 ‘자체 고발기준’ 개선

감원에서 자체 고발기  액으로 용(특경법(제9조)상의 5천만원)하

고 있는 액기 을 하향 조정하는 등 고발 운 기 을 개선토록 조치하 다.

① 법인명의로 가입하면서 받은 리베이트는 원칙 으로 고발

② 경유처리를 통한 리베이트 지 시에도 고발을 원칙으로 하되 액과 

고의성 등에 한 내용(가이드 라인)을 운 기 에 마련

   ⇒‘금융회사임직원의 위법행위 등에 대한 고발업무 운영기준’ 개정

<고발업무 운영기준>

가. 일반기준

 (2) 금융회사 및 그 임직원의 위법행위 등에 대한 고발 여부는 사안별로 위반규모, 위반

기간,  위반횟수, 금융회사의 손실정도, 사회적 물의 야기 여부, 고의성의 정도, 사후수습․
분쟁해결 노력도, 사정여부, 피해자의 의사 등을 종합적으로 감안하여 판단한다.

   → 위와같은 불명확한 고발 운영기준 사항과 개선방안 내용을 재정립

3) 몰수제도 도입

특별이익 제공에 의한 법인 명의로 보험가입, 경유처리를 통한 리베이트 

지  과정에서 사  공모․편취 등으로 불법 인 이익을 수수한 경우에는 몰

수할 수 있도록 법을 개정하도록 조치하 다.

     ※ 법인 임직원의 행위는 결국 법인의 이익에 귀속되므로 법인계약 관련 특별이익 제공은 몰수 

필요

    ⇒ 몰수 조항(법 제207조)에 법 제202조(특별이익 제공시 벌칙 등) 등을 추가

4) 양벌규정 적용 강화

2001년 이후 용된 사실이 없는 사문화된 규정을 실효성있게 시행하기 

해 양벌규정에 한 세부기 을 시행령․규칙 등에 마련토록 조치하 다.

    ⇒ 시행령 및 시행규칙 등에 적용기준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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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기관의 반복 적발시 실효성있는 제재조치 마련

기 에 한 제재(규정 제17조)시, 반복 발된 경우의 세부제재기 (반

복의 개념, 반복기한, 횟수, 액 등)을 명확하게 마련하여 재발을 방지하도

록 조치하 다.

   ⇒ 금융기관검사및제재에관한규정 제17조 개정

한, 기 의 제재조치에 한 재량행 를 제한하기 해 보험회사에 

한 제재(법 제134조 ①)의 임의  재량사항(건 한 보험업을 운 하지 못할 

우려 등)을 구체화하여 특별이익 제공에 한 처벌을 명확화하도록 조치하

다.

   ⇒ 임의적 재량사항을 규정․지침 등에 구체화

(3) 관련협회의 중요자료 조사행위 감독기관 이양

1) 협회의 특별이익 제공 위반행위 조사시스템 개편

련 회 조사행  에서 특별이익 제공(법 제98조) 등 반행 는 감

원에서 조사할 수 있도록 업무 역을 조정하도록 조치하 다. 다시 말하면 

회 신고 건  리베이트 등 요한 자료이거나 고발기 에 해당하는 자료는 

감원으로 통보하여 조사․처리할 수 있도록 차 등을 마련하는 것이다. 

더불어 조사의 심도와 공정성을 제고하기 해 감원 수 민원  리베이트 

등 요신고 건은 회에 이첩을 지하여 하도록 조치하 다.

2) 협회의 처벌행위에 대한 사후관리 방안 마련

회의 ‘상호 정’규정에 회에서 조사 조치한 결과(제재  부과 등)를 

감원에 통보토록 명시하여 불법행 에 한 기 조치 등 사후 리를 강화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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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록 조치하 다. 한 감원에 수된 민원을 회에 이첩(특별이익 제공 제

외)하거나 이첩된 건의 조치결과를 리하는 방안을 마련토록 조치하 다.

(4) 보험요율 공개 및 보험상품 심사 강화

1) 보험요율 산출 자료 공개방법 확대

보험요율산출기 (보험개발원)이 경험통계․ 험율 등으로 검증․산출한 

‘순보험요율산출에 한 자료 등’을 공개하도록 조치하 다. 보험회사의 

업비 을 보호하기 해 공개시 개별 보험회사의 업비 에 해당하는 보험

요율 련 내용을 제외하도록 하 고, 보험업법에 따라 공개하고 있는 ‘참조

순보험요율 산출에 한 자료’의 공개방법(열람 → 인터넷 공개 등) 확 하

도록 조치하 다. 

       ※ 예정사업비, 보험요율 공개 등으로 보험가격의 적정성을 검증하게 된다면 보험상품 종목

에 따라 장기적으로 5~15%정도의  보험료 인하 효과를 기대하고, 리베이트 관행도 감
소될 가능(업계의견 등)

2) 보험상품 심사요건 강화

보험상품 심사결과 반복 발 사항에 한 ‘심사기 ’을 보완하도록 조치하

다. 구체 인 사항은 최근 몇년( , 5년) 동안의 ‘보험상품 심사결과 조치

유형별 황’을 분석하여 이  사업비책정 부 정, 보험료산출 부 정, 보험

약 내용 부 정 등 반복 으로 조치된 사항을 분석하여  그 분석된 사항을 

시행세칙 ‘<별표18>보험상품 심사기 ’에 반 하여 사후심사로 인한 문제

을 해소하고 심사의 투명성을 확보하도록 조치하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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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 교육기자재 구매  수익자부담사업 

련 제도개선*

가.  개 요   

지 까지 학교운 과정에서 교육기자재 구매  앨범제작, 수학여행 등 

수익자부담사업과 련된 부정․비리 문제가 지속 으로 제기되어 왔으며, 

이러한 유형의 부패는 일차 으로는 도덕성 결여에 한 문제이지만, 구매정

보  차의 불투명성, 구매 련 의사결정 구조의 불합리, 사후 리  감

시․통제체계의 미비 등보다 구조 인 요인에 기인하고 있다고 볼 수 있다.

교육 련 부패는 교육재정 수요의 증 뿐만 아니라 학교운 에 한 학생

과 학부모의 불신을 심화시켜 교육의 신뢰와 권 에 심 한 해악을 끼친다고 

할 수 있겠다. 따라서 부패행 자에 한 엄정한 제재조치와 함께 투명하고 

공정한 사업집행을 한 제도개선 책을 마련하여 2005. 12. 20. 교육인

자원부에 권고 하 다.

나. 운영실태

(1) 학교예산 현황

2003년도 국 국․공립 ․ 등학교의 총 학교회계 규모 (결산 기 )

는 6조 3,180억원으로 학교운 비 51%(3조 2,140억),수익자부담경비 41% 

(2조 5,715억), 인건비 8%(5,320억), 비비 (5억)로 구성되어 있으며, 학

* 제도4팀 심임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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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운 비  교육기자재 구매 련항목은 교수학습활동비로 1조 3,592억원

(학교운 비 구성 비 42%)을 차지하고 있다.

(2) 교육기자재 구매

물품구매 계약규모는 총 3,159억원이며, 그  수의계약은  2,538억원으

로 80%나 되며, 시도 교육청별 수의계약 액이 70%이상을 차지하는 곳은 

11개소이다.

구매계약 차와 련하여 교육청 단  구매는 2가지 방식으로 지역(시․

군․구) 교육청의 자체 단하에 학교에서 공통 으로 필요한 물자를 교육

청이 주 하여 공동으로 구매하는 방식과 교육청에서는 단가만을 정하고 당

해 물자의 납품요구  은 단 학교에서 직  처리하는 방식이 있다.

단 학교 구매는 학교장이 해당과목 교사 등과 필요한 기자재를 선정한 

후, 학교장 책임하에 직  납품업자와 계약하여 구매를 실시하고 있다.

(3) 수익자부담사업

수익자부담사업은 별도의 산지원 없이 학부모가 경비를 부담하는 사업

으로 수학여행, 학교 식, 교복․앨범 제작 등이며, ‘03년도 기  2조 

5,715억원 규모이다.

사업수행 차로는 단 학교별로 학교장 책임하에 계획을 수립․집행하

며, 학교운 원회의 심의(자문)와 시군구 교육청의 결산을 거치도록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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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부패 실태 

(1) 감사 결과      

‘04년 교육부 감사결과, 총 발건수 153건  일반운  련비리 

38%(58건), 인사 련 22%(34건), 지 련 20%(31건)를 차지하고 있다.

‘04년 시도 교육청의 자체 감사결과, 총 발건수 167건  부당수의계약 

등 계약체결 부 정이 34%(56건), 물품검수  리소홀 22%(37건), 구

매업무 부 정 16%(27건), 고가구입 8%(14건) 순이며 감사결과 처분 황

은 총 289건 「주의」70%(202건),「경고」29%(83건), 「해임․정

직」1%(4건)로 나타났다.

(2) 부패인식도 조사결과

‘참교육을 한 국학부모회’의 연구보고서(‘04 청렴  의뢰)에 따르면 

학부모가 수학여행, 교복․앨범제작 등 각종 납품비리를 직  경험했거나 인

지한 이 있다는 비율이 40%로 조사되었다.

라. 개선방안

(1) 물품구매계약 분야

(가) 물품구매계약의 투명성 강화

  1) 현황 및 문제점

교육기자재의 구입가격은 조달청 고시가격, 재정경제부에  등록한 가격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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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기 의 공표가격, 권장 소비자 가격 등을 기 으로 하고 있으나 학교  

지역교육청 구매담당자들은 이러한 사항을 사 에 악하지 않은 채 업자가 

제시한 견 가격을 그 로 인정하여 시 가격보다 고가로 구입한 사례 등이 

있으며, 단 학교에서는 물품 구매 련 정보의 부족으로 산․인력 낭비 

래 등 구매의 효율성이 낮은 실정이며, 한 단 학교에서 구입하는 교육기

자재는 소액규모로 많은 학교에서 동일한 물품을 필요로 하는 등 고유한 특

성이 있으므로 일반 인 공사․납품방식과는 다른 구매방식의 도입이 필요

한 실정이다. 

  2) 개선방안

지역교육청  단 학교에서 구매한 교육기자재의 제품명․규격․가격, 

제작업체 등 구매내역을 지역교육청 홈페이지에 게재토록 의무화하는 한편, 

지역교육청 단 에서 주 하여 구매하는 교육교구 공동구매시에는 액과 

수량이 크고 많으므로 조달청, 가격조사기 , 교사, 학부모 등이 참여하는 

자문기구를 운 토록하고, 행 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 한법률의 수의

계약 액(3천만원) 규모와는 별도로 교육분야의 특성을 반 하여 시도단

별로『교육기자재 수의계약 기 』을  마련『국립 공립 ․ 등학교회계규

칙』을 개정토록 하 다.

(나) 물품 구매절차의 합리적 개선

  1) 현황 및 문제점

지역교육청 공동구매는 학교에서 공통 으로 사용하는 물품을 교육청에서 

공동으로 구매하여 할학교에 보 하고 있으나 학교에서 필요로 하지 않거

나 사용할 수 없는 제품을 구매한 사례 등이 있었다. 이 과정에서 지역교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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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 담당자와 업자의 유착으로 가격은 높으나 품질이 낮은 제품을 납품 받는 

등 비리가 발생하 다. 단 학교 물품구매시 교사들은 구매요구서만 작성하

고 구매계약은 학교 행정실 담당자가 실시함으로써 교사의 의견수렴  검수 

등에 참여가 조한 실정이다. 

  2) 개선방안

구매  검수시 구매담당자와 사용자가 함께 참여하는 제도 도입을 해 

아래표와 같이 시․도교육청의『학교회계세출 산집행지침』에 반 토록하

고 극 이행될 수 있도록 조치하 다.

구 분 개  선  내  용

공동

구매

계약시 ◦ 지역교육청은 물품 공동구매계획 수립시 해당 학교의 의견수렴

검수시 ◦ 교육청 및 학교 관계자가 공동으로 입회하여 확인

단위학교

구매

계약시 ◦ 물품 구매담당자는 계약하기 전에 해당 교사의 의견을 수렴

검수시
◦ 구매담당자(행정실 관계자)와 해당 교사가     공동으로 입회하여 

확인

(다) 구매담당자 등의 직무교육 강화 

  1) 현황 및 문제점

 단 학교별로 학교 산 편성단계부터 교직원 등 참여의 필요성이 증 됨

에 따라 학교회계 련 담당자(행정실, 교사 등)들의 재정 련 직무교육이나 

회계교육이 필요하나 실제로는 매우 미흡한 실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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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회계․계약 관리 및 사립학교 회계실무 과정 : 240명(각 80명) 

◦ 감사․국세교육원 회계과정 위탁교육 : 36명  

      ※ 서울특별시교육청 관내 재정․회계 담당자 6,070명

  2) 개선방안

물품구매 담당자에 한 회계․계약 리와 련한 교육실시의 횟수․인원

을 확 하고 교장․교감  교사 연수시 물품구매 련 교육도 병행 실시하

는 등의 방안과 시․도교육연수원 교육과정 계획 수립시 반 하는 등의 개선

책을 마련토록 하 다.

(2) 수익자부담사업 분야

(가) 수익자부담사업의 내역공개

  1) 현황 및 문제점

 학부모가 수익자부담사업 경비를 부담하고 있음에도 학부모에 한 의견

수렴 차가 미흡하고, 학교장 등 일부 계자가 사업을 결정함으로써 사업

자들의 로비 상이 되고 있다.  수익자부담사업에 한 심의는 『학교운

원회』에서 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나 형식  운 으로 부분 학교장 등에 

의해 결정되고 있는 실정이다.

◦ 초․중등교육법 제32조(학교운영위원회의 기능)

   - 학교의 예․결산 및 학교급식 등에 관한 사항 심의

◦ 초․중등교육법시행령 제62조(조례 등에의 위임)

◦ 서울특별시교육위원회조례 제9조(심의사항) 제1항

  - 교복 및 체육복의 선정, 수학여행․학생야영수련(학생수련활동) 등 학부모가 경비를 부

담하는 사항.
  

05년도 서울특별시 교육연수원 회계교육과정 

수익자부담사업의 심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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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개선 방안

수익자부담 사업의 사업별 소요 산, 수행업체  선정방식, 항목별 비용 

등 세부  사항과 결산내역을 인터넷 홈페이지나 개별통지 등의 방법으로 학

부모에게 공개하는 방안을 강구하고 이러한 내용을 『국립 공립 ․ 등학

교회계규칙』 『시․도별학교회계세출 산집행지침』에 반 토록 하 다. 

(나) 학교급식 운영의 투명성 확보

  1) 현황 및 문제점

학교 식은 학교직  는 탁 식 방식으로 운 되고 있다.

표 2-37      서울특별시교육청 관내 학교급식 운영방식 현황  

                                    (‘05. 9월말 재)       

구분 계 직영(%) 위탁(%) 미실시(%)

계 1,214 585(48.2) 614(50.6) 15(1.2)

초등 559 554(99.1) 5 (0.9)

중등 363 16 (4.5) 341(93.9) 6(1.6)

고등 292 15 (5.3) 268(91.6) 9(3.1)
 

단 학교 매 , 식당 등에 한 사업체 선정시 수의계약 등 불투명한 차

로 인해 비리발생 소지가 있으며, 학교 식에 한 요사항에 해서는 학

교 식 원회에서 심의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부분의 학교에서는 

문성이 없는 학교운 원회가 그 기능을 수행하고 있다. 학교운 원회

의 구성은 학부모․교원․지역 원으로만 규정되어 있어 식 련 문가

( 양사, 조리사 등)의 참여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실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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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교육감․교육장 및 학교(학교운영위원회가 구성되어 있지 아니한  학교에 한한다)의 장

은 학교급식 및 위탁급식에 관한 중요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각각 그 소속하에 학교급식

위원회를 둘 수 있다.

학교 식 는 탁 식 운 방침의 설정에 한 심의기능이 단 학교가 

아닌 시도 는 지역교육청 소속 식 원회에서 하도록 규정되어 있어 불합

리한 실정이다.

① 교육감 또는 교육장 소속하에 두는 위원회는 다음 사항을 심의한다.

  1. 학교급식 또는 위탁급식 운영방침의 설정

  2. 급식학교의 지정 또는 지정신청

  3. 학교급식품 조달에 관한 사항 등

  2) 개선방안

단 학교 매 , 식당 등의 운 업자 선정시 선정방식, 계약기간․조건 등 

련 정보 공개를 실시하며, 학교운 원회 등에서 학교 식 련 사항 심

의시 양사 등 계 문가가 참여할 수 있는 제도  장치를 마련하고,학교

식 는 탁 식 운 방침의 설정에 한 심의기능을 단 학교로 이 하

는 한편, 납품업체에 하여 주기 으로 식재료 가격 등 식내용에 한 심

사 방안을 강구( 문기  조)토록 하는 등 『학교 식법시행규칙』반  

『학교 식기본방향지침』의 개정을 요구 하 다.

(다) 인솔․지도교사 관련 경비의 예산 반영

  1) 현황 및 문제점

수학여행이나 장 체험학습 활동시 인솔교사들의 경우 교통비, 숙박비, 

식비는 계약업체가 부담하고, 일비만 지 하는 사례가 있으며 인솔교사에게 

교통비, 숙박비, 식비를 지 하지 않음으로써 업체와의 공정한 계약은 물론 

도덕성문제 등에 제약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학교급식법시행규칙 제6조(학교급식위원회의 기능)

학교급식법시행령 제10조(학교급식위원회)



 

282∙청렴백서

서울특별시교육청 학생 수련활동시 여비지급 요령

교통비 숙박비 식  비 일   비

미지급 미지급 미지급 10,000원 또는 5,000원 

      ※ 서울․인천․울산․전북도교육청의 경우 ‘수련기관과 계약시 교원은 무료로 할 것을 조건으로 
한 경우의 여비 산정기준’을 별도로 명시(『2005학년도 학교회계세출예산집행지침』)

    ○ 수련기관과 계약시 교원

  2) 개선방안

수익자부담사업( 장체험 학습 등) 추진시 소요되는 학교 계자(교사 등)

의 여비 등 필요한 경비를 학교 산에 반 토록 시․도 교육청별 『학교회계

세출 산집행지침』개정을 요구하 으며, 일부시도의 학생 수련 활동시 여

비지  요령  ‘수련기 과 계약시 교원은 무료로 할 것을 조건으로 할 경

우’ 등을 지침에서 삭제토록 하 다.

마. 조치사항

이번 제도개선 권고안은 그동안 교육기자재 구매  수익자부담사업 사업

과 련하여 각종 부조리 근 을 해 해당부처와 지속 으로 의하여 개선

방안을 도출하게 되었다. 따라서 해당부처의 자발 이고 극 인 제도운

이 기 된다.

조치기한과 련하여 시도교육청 학교회계세출 산집행지침 등에 반 할 

사항은 교육인 자원부 주 하에 2006. 3. 31까지 반 토록하고 법개정과 

련된 사항은 국회일정 등을 감안하여 2006. 6. 30까지 개정하고 그 조치

결과를 국가청렴 원회에 제출토록 하 으며, 이번 제도개선방안의 시행으

로 그동안 발생된 교육기자재 구매  수익자부담 사업과 련된 여러 가지 

문제 을 해소하는데 기여 할 것으로 기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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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 불법찬조  제도개선*

가. 개요

교육재정이 부족한 상황에서 학부모의 다양한 교육수요를 수용할 수 있는 

공식 채 로서 ’97년 도입된 학교발 기 은 긴요한 교육환경을 개선하고, 학

교 교육활동을 활성화하는 매 역할을 담당하고 있으나, IMF 직후 학교재정 

부족을 이유로 한 자생단체 등의 음성  모  행이 잔존하고 있는 실정이다.

특히 학부모회 등이 기 을 강제모 하거나, 모 된 품을 교원들에 

한 선물비, 회식비, 각종 행사비 등 목 외로 사용하는 사례가 빈발하여 학

교에 한 불신과 교육목  달성에 심각한 장애를 래하고 있어 이에 한 

제도개선 책을 마련할 필요가 있었다.

따라서 학교발 기  운 의 투명성  책임성을 제고함으로써 부패 방 

 불법찬조  근 을 한 제도개선안을 마련하여 2006. 1. 3 교육인 자

원부  시·도 교육청에 권고하 다.

▶ 추진경위 

▫ ’05.5.9~6.3 : 학교발전기금, 찬조금, 촌지 실태조사

▫ ’05. 5. 19 : 교육청관계자 간담회

▫ ’05.6.13~7.1 : 전문가간담회 

▫ ’05. 7. 27 : 관계기관 서면 의견수렴

▫ ’05. 8.10~8.19 : 학교운동부 실태조사

▫ ’05. 9. 6~ : 관계기관 협의

▫ ’05. 10. 17 : 제2분과위원회 및 전원회의 상정

▫ ’05. 12. 19 : 전원회의 의결

* 제도3팀 박라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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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운영실태

(1) 학교발전기금 제도

정부수립 이후 교육재정이 부족한 여건 속에서 학교 운 과 련한 기부

품 문제가 끊임없이 제기되면서 이를 제재하는 정책을 시행하여 왔으나, 

‘97년 학교발 기  제도를 도입함으로써 기부 품을 극 으로 조성하는 

방향으로 환하 다.

학교발전기금 조성·사용절차

기 운용 계획수립

▪계획수립 : 학교운영위원회 위원장

▪위원장은 학교장과 협의하고, 학부모․교직원의

  의견을 수렴

↓

학교운 원회 
심의․의결

▪운용계획을 심의․의결

  ∙계획서 공개, 회의록 기록

↓

조성계획 홍보
 조성활동

▪학교운영위원회에서만 위원장 명의로 조성활동

  ∙학교장은 사전에 조성방법, 금지사항 등을 지도하고, 

    수시점검과 문제발생시 조치

↓

기 수
▪접수처(행정실․서무과)에서 직접 접수

▪금융기관 또는 체신관서를 통한 접수

↓

기 집행

▪계획금액 조성시 사업추진

▪계획금액 미조성시 사업 우선순위별 추진 또는 

  운용계획 변경(심의․의결) 후 추진

▪조성(모금)내역을 공개(학부모 통지 등)

↓

기 결산

▪결산에 대한 학교운영위원회 심의

▪결산결과 공개, 사용내역 학부모 통지

▪관할청 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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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불법찬조금 현황

  ㈎ 법률 인 개념은 아니나 제도개선의 제로서 불법찬조 의 개념정

의가 필요하여 학교발 기 의 목 , 조성 차․방법을 반하여 

조성한 품을 불법찬조 으로 정의하 다.

불법찬조금 조성․사용현황

조성주체 조성대상 집   행   내   용

․ 자생단체

 (임원)

․ 학 교 장

․ 학부모

․ 납품업체 

 등 일반인

․ 교원복지비 : 수고비, 회식비, 간식비 등

․ 학교운영비 : 행사지원, 비품구입, 청소비 등 

․ 운동부후원 : 감독․코치인건비, 훈련비 등
 

  ㈏ 불법찬조금 관련 징계(’03~’04)현황 

16개 교육청의 불법찬조  련 감사결과 270개 학교, 495명에 해 행

정처분 는 징계처분을 하 다.

구분
처분

학교

행정상 처분 신분상 처분

기관처분

(시정․주의․경고)

찬조금

반  환
계

중징계

(정직이상)

경징계

(견책․감봉)
경고 주의

’03년 78 35 37 136 2 10 71 53

’04년 192 106 121 359 - 8 149 202

계 270 141 158 495 2 18 220 255

       ※ '03,'04년 감사지적사례 중 학교발전기금의 조성절차, 방법을 위반한 경우



286∙청렴백서

다. 운영상 문제점

(1) 학교발전기금의 복잡성․불투명성

학교발 기 의 모 ․사용 차를 지나치게 세부 으로 규율하고 있는 

결과 학부모 등이 기  편입에 소극 이며, 불투명한 운 으로 인하여 학부

모 등에 의한 통제도 곤란한 실정이다.

     ※ 학운위위원 37.5%, 교사 31.9%, 학부모 20.0%가 운영절차가 복잡하기 때문에 불법찬조금

으로 받는다고 답변 (’03.8월 위원회 조사결과)

(2) 학부모에 대한 재정의존 관행 및 학교예산의 비효율적 운영

학부모의 비정상 인 교육열이 단 학교장의 산 자율성 확 경향과 결

합하여 경쟁 으로 불법찬조 을 모 하는 경향이 있으며, 학부모로부터의 모 을 

제로 학교 산에 계상하지 않고 산을 운용하는 사례도 발생하고 있다. 

     ※ 학교회계에 편성․집행해야 하는 각종 행사비, 학급운영비, 청소용역비, 교사간식비 뿐만 아

니라 인건비 성격의 자율학습감독비 등을 찬조금으로 지원(’03~’04 감사지적 사례)

그러나 학교운동부 운 은 교육활동의 일환으로 이루어지고 있음에도 

산지원에 소극 이고, 학운 와 학교가 운동부에 한 리를 사실상 방치하

여 선수 학부모로부터의 불법찬조  모 이 일반화되어 있다.

     ※ 순회코치(비인기종목, 교육청고용)는 92~158만원 수준의 인건비를 교육청 예산으로 지원

하나, 일반코치(축구등 인기종목, 학교고용)는 학부모의 지원이 용이하다는 인식하에 학교
에서 인건비 미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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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금품 모금․사용에 대한 비정상적인 인식

각종 찬조 을 부족한 학교 산을 보충하는 수단(교원) 는 교원에 한 

감사의 표시(학부모)로 인식하고 있으며, 집단 으로 모 ·사용되는 에서 부

패행 라는 인식이 결여되어 있어 학교 장의 자정노력이 부족한 실정이다.

     ※ 교원은 학기초 상견례, 스승의날 행사, 자율학습감독 등의 명분으로 집단적으로 금품․향응

을 수수(’03～’04년 감사지적사례)

(4) 불법찬조금 관련 교원 및 학교에 대한 미온적 처벌

교장(감) 승진심사에 반 되는 근무평정이 2년에 불과하고, 교장의 임

심사도 형식 으로 이루어져 불법찬조  모 , 품·향응 수수 교원이 발생

하더라도 이에 한 인사 리에 한계가 있으며, 징계처분도 제 로 이루어지

지 않고 있다.

     ※ ’03～’04년 불법찬조금 관련 처분은 주의․경고가 대부분(475/495명)

(5) 학부모회 등의 금품모금행위 등에 대한 관리감독 소홀

학교장은 학부모회 등에 한 감독을 통해 불법모 을 방지하여야 하나 친목

모임(자생단체)이라는 이유로 소극 으로 응하고, 학부모회 등의 강제모 에 

한 제재장치가 없어 학부모회의 불법찬조  모  방이 어려운 실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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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 제도개선 방안

(1) 학교발전기금제도 운영의 투명성 제고

학교발 기 의 조성 목   교육시설, 교육기자재 구입을 제외하고, 운

동부 운 비·장학 · 식지원비·동아리 활동 등 목 을 구체화하는 등 학교

발 기 의 조성·사용 차를 정비하고, 조성 지사항 등 요사항을 법령

에 규정토록 하 다.

한 어린이신문사·우유납품업체·편입학 학부모 제공 기부 품 등 학교발

기 의 취지에 부합하지 않는 품의 수를 지시키고, 수·사용 세부

내역, 결산서 등을 일정기간(1년)동안 당해 학교 홈페이지에 공개하도록 하

다.

(2) 정부예산 지원 확대 및 내실화

자생단체 최소 운 경비·운동부 회출 비·용구구입비 등 학교운 비의 

연차별 확 방안을 강구하여 학교운 비 지원 명목의 불법찬조  모 을 

방할 수 있도록 하 다.

한 교원의 과근무수당·청소용역비·학 운 비·교사체육행사 등 각종 

행사비의 미지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산을 편성․집행하고, 불법찬조

 모 을 제로 한 재정운 은 지토록 하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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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운동부 운영 관련 별도 회계장치 등 마련

운동부원 학부모가 기부하는 품은 운동부원에게 집행할 수 있도록 독립

인 기 의 리․집행 장치 마련하고, 훈련비 등의 경비지출시 법인카드를 

사용토록 하여 산운 의 투명성을 제고하 다.

한 학교에서 고용하는 일반코치의 계약기간을 일정기간 보장하고 최소

한의 인건비를 정부 산으로 지 하되, 품․향응 수수 등 부정행  제재를 

강화하여 불법찬조  모 요인을 제거토록 하 다. 

(4) 교원 및 학교의 책임성 강화

(가) 불법찬조금 모금․수수 관련 교원에 대한 인사상 불이익 강화

불법찬조  모 , 품․향응 수수 교원에 한 근무평정시 감  는 ‘수’ 

평정제한 등 평정기 을 강화  반 기간을 확 (  : 2→5년)하고, 교육

문직 선발시 응시자격 제한기 을 신설하여 비윤리  교원의 승진 등 리

직 진출을 제한하도록 하 다.

한 불법찬조  조성에 직․간 으로 여한 교장의 임제한을 해 

제한사유를 「교장임기제실시업무처리지침」에 명시하도록 하 다.

(나) 금품수수 관련 교원에 대한 징계의 실효성 제고

고도의 윤리성이 요구되는 교직의 특수성 등을 감안하여 교육공무원에 

한 징계양정기 상의 액기 을 세분화하 다.

한 사립학교 교원의 책임성을 제고하기 해 징계감경 제한사유를 사립

학교법시행령에 신설하고, 국․공립 교원과 비슷한 수 의 징계기 을 사립

학교별 내부규정에 반 토록 하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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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학교에 대한 행․재정적 지원과 연계 강화

자율 인 불법찬조  근 노력 제고를 해 각  교육청  학교 평가시 

학교발 기 ․불법찬조  사항을 평가지표에 반 하고, 불법찬조  련 

학교를 각종 연구․시범학교 지정시 제외하도록 하 다.

(5) 교육분야 윤리의식 제고를 위한 윤리교육 강화

교원 자격연수  직무연수(60시간 이상) 과정에 회계, 행동강령, 품수

수 규제 등 반부패 련 교과과정 확 하고, 학부모의 인식 환  윤리의식 

제고를 해 학운  원, 자생단체 임원, 학부모 등 교육 상별 실천 로

그램 마련토록 하 다.

마. 조치사항

이번 제도개선 권고안은 그동안 불법찬조 과 련하여 발생한 문제 을 

해결하기 해 해당부처와 지속 으로 의하여 개선안을 도출하게 되었다. 

따라서 해당부처의 자발 이고 극 인 제도운 이 기 된다. 본 제도개선

안에 하여 주 부처인 교육인 자원부  시·도교육청은 2006. 12. 31까

지 반 하고 그 조치결과를 국가청렴 원회에 통보하여야 하며, 국가청렴

원회에서는 련기 에서 이 개선안을 반 하고 실행하도록 독려하기 하

여 이행실태 조사·평가 등을 실시할 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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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분 조치사항 소관기관 조치기한

학교발전기금

투명성 제고

◦ 조성․사용절차 정비, 내부지침의 법령화

◦ 접수․사용내역 등 홈페이지 공개
교육부 ‘06.6월

학교예산 

운영 내실화

◦ 학교예산 편성 및 집행지침의 현실성 제고

  - 자생단체 운영경비 지원 등

  - 출전비, 용구구입비 등에 대한 예산지원 확대

◦ 학교에 대한 자치단체의 보조금 지원 확대

교육부,
각급 

교육청

‘06.6월

‘06.12월

운동부 운영

투명성 제고

◦ 운동부 소요경비 학교발전기금회계 편입

◦ 일반코치의 신분안정성 제고 및 처우 개선

교육부, 
각급 

교육청

‘06.6월
‘06.12월

교원 및 

학교의 책임성 

강화

◦ 승진, 전문직선발 등 평정 기준 강화

◦ 교장중임제한 기준 보완

교육부,
각급 

교육청

‘06.6월

◦ 교원 징계양정 세부기준 마련

◦ 사립교원에 대한 징계감경 제한사유 신설

교육부,
각급 

교육청
‘06.6월

◦ 교육청, 학교평가시 평가항목에 반영

◦ 연구․시범학교 선정시 반영

교육부, 
각급 

교육청

‘06.6월

윤리교육 강화
◦ 교원 자격․직무연수과정에 윤리프로그램 개설

◦ 학운위위원, 학부모회 간부 등 학부모 교육강화

각급 

교육청
‘06.6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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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 지방자치단체 시범사업* 

가. 추진배경 

  지방분권의 강화에 따라 청렴하고 투명한 자치행정을 확립할 필요성이 증

되고 있어 지방자치단체가 능동 ․ 극 으로 부패문제를 해결할 수 있

는 사회분 기를 조성할 필요성이 있다.

  이에 따라 국가청렴 원회와 시범 상 기 간 약을 체결하여 상호 력 

속에 시책을 추진하며 효과 인 부패방지시책을 추진하기 하여 부패통제

체제 구축, 제도개선  교육․홍보 등 종합 인 부패방지시책을 수립․시행

하고, 자치단체의 실정에 맞는 제도도입을 해서 시범기  시행, 평가 후 

 자치단체로 확산․시행토록 하 다.

나. 시범사업 내용

(1) 시범기관

  ◦ 역  기 자치단체 (248) 시범사업 희망단체

    - 역단체(3) : 역시, 경상남도, 충청북도

    - 기   시(4) : 주시, 안동시, 제주시, 서귀포시

    - 기   군(3) : 고창군, 무안군, 보성군

           ※ 선정과정 : 시범기관 공모(2003. 12. 23) → 신청기관 접수 (2004. 1. 10) → 위원회에

서 평가․선정(2004. 1. 14)

＊ 제도4팀 장동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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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사업기간

  ◦ 사업기간 : 2004. 2월～ 2005. 12월

    - 2004. 2월～12월 : 련규정 제․개정  제도도입

제도개선 과제 마련  시범실시

    - 2005. 1월～12월 : 제도 시범실시, 사업평가․보완, 

                          법령 개정 등 

           ※ 2005년말 ～ 2006년 : 종합평가 및 타 기관 확산

(3) 사업내용

(가) 부패통제시스템 구축

  감사 원회제도, 부패유발제도개선 청구권제도, 시민감사 제도를 도입하

고, 주민감사청구제도의 실효성을 제고한다

(나) 부패방지를 위한 제도개선

  행정정보 공개  인사운 시스템의 투명성  공정성을 강화하고, 공무

원행동강령의 실효성을 제고하며, 인허가  각종 계약업무의 투명성을 제

고한다

(다) 반부패 교육․홍보사업

  공무원․시민에게 반부패 련 교육을 시키고, Clean City 운동을 개

하여 시민과 공무원이 참여하는 반부패 활동을  추진한다

(라) 기타 부패방지와 시범기관이 협의하여 선정한 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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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추진체계

(1) 국가청렴위원회

  원회는 시범사업에 한 반 인 사업내용의 추진을 총 하고 추진과

제 선정, 과제별 개선방향 제시․조정  상  기 과의 조 등 업무를 수

행하며 시범기 에서 조치할 수 없는 상 법령 개정사항은 청렴 에서 원

회 심의․의결을 거친후 련기 에 개선을 권고하고 해당 시범기 에서 마

련․시행한 개선과제의 성과를 평가하여  자치단체로 확산․시행한다.

      ※ 부패통제시스템은 위원회가 표준안을 마련, 시범기관에 지원

(2) 시범기관

  시범기 은 추진과제 선정 후 선정과제에 하여 제도개선을 추진하고 

당해 자치단체 소  조례, 규칙 등을 제정 는 개정하며 추진과제를 시범 

실시하고, 시범사업 종료 후 시행결과보고서를 제출한다.

      ※ 상위법령 개정사항은 청렴위에 조치 요구

라. 추진상황

  국가청렴 원회 원장  시범기  단체장들은 2004. 3월～4월에 걸쳐 

지방자치단체 투명성 제고를 한 제도개선 시범사업 약(사업내용, 사업

기간, 기  간 조사항 등)을 체결하고, 조인식을 거행한 후 주민 표, 시

민단체, 지역경제인 표 등과 간담회를 가지고, 기자 리핑  지역실정에 

맞는 홍보행사를 거행하 다.



제2장 국가청렴위원회 활동사항∙295

(1) 부패통제시스템 구축

(가) 감사위원회제도 도입

  행 자체 감사부서는 소속 기 장의 통제권에 속해 있어 극 인 감시통

제기능을 수행하는데 한계가 있었다.  제도 운  결과, 시범기  모두 감사

원회에 한 규정을 제정․공포하 고,  외부인사가 포함된 감사 원회를 

구성, 기 별 연 2～3회 원회를 개최하여, 부패방지 시책, 주민감사 청구 

 제도개선 청구 사항 조치결과, 소속 직원의 부패행  처리결과 등에 하

여 심의하 다.

※ 조례 2(충북, 제주), 훈령 8개 기관

(나) 주민감사청구제도의 실효성 제고

  주민감사청구제도의 감사청구인 수를 각 자치단체별로 무 과다하게 규

정하고 있어 청구요건 완화 등 실효성 확보방안이 필요하 다. 자치단체 조

례를 개정하여 역자치단체는 행 평균 300인 정도인 청구인 수를 100인 

기 으로 하향 조정하 고, 기 자치단체는 행 평균 200인 정도인 청구인 

수를 50～100인 기 으로 하향 조정하 다. 그 결과, 주민감사청구건수는 

시범기간동안 충북 2건(사회단체 보조  배정의 형평성 상실(증평군) 등), 

경남 6건(삼성테스코 형매장 건축허가 부당(김해) 등)으로 나타났다.

(다) 부패유발 제도개선 청구권제도 도입

  일반국민이 제도개선을 청구할 수는 있으나 개선여부에 한 단은 

으로 행정기 의 재량에 의존하고 있으므로 민원인들의 불만을 래하는 경

우가 많았다.



296∙청렴백서

  운  결과, 시범기  모두 련 청구권 제도에 한 규정(조례․훈령)을 

제정․시행하 으며 청구인수는 체로 50명 이상으로 규정하 으나 충북

은 단 1명의 청구인원으로도 제도개선의 청구가 가능하도록 조례로 제정․

시행하 다. 시범기간동안 청구건수는 충북 2건(산림조합법에 의한 입찰방

식에 있어서 공개경쟁 도입으로 입찰의 투명성 보장 등), 경남 1건(효율 인 

마을 하수도 심의를 한 제안)으로 나타났다.

(마) 「시민감사관제도」 도입

  자치단체 자율시정을 한 내부 통제기능이 미흡하고, 법․부당한 행정

처분 는 불합리한 제도로부터 주민권익을 실질 으로 보호할 장치가 미비

하 다. 운  결과 시범 기  모두 시민감사  운  련 규정을  제정하

고, 시범기  자치단체별로 3～6명의 시민감사 을 구성․운 하 으며,시

범기간동안 시민감사 의 감사건수는 총 73건(제주 34건,  30건 등)으

로  주민감사  제도개선 청구 사항, 집단 민원발생 사항 등에 하여 직무

상 독립하여 감사기능을 수행하 다.

     ※ 조례 3개(대전, 충북, 제주), 훈령 7개 기관

(2) 부패방지를 위한 제도개선

(가) 행정정보 공개 강화

  행정정보 비공개 상의 기 이 불명확하고 포 일 뿐만 아니라 공개 심

사에 한 객 성 보장이 필요하 다. 운  결과, 행정정보공개에 한 법  

형식(조례․규정)을 제정․운 하 으며, 심사의 객 성 보장을 한 외부인

사 참여비율이 보성군은 86%, 충북․제주시는 60%이상으로 확 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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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범기 별 정보공개율은 체로 90%이상이며 보성군은 98.2%, 제주

시․서귀포시․고창군은 95%이상이었다. 행정정보 공개목록  민원처리 

내역, 비공개 상 정보의 세부기  등을 홈페이지에 공개하는 등 인터넷을 

활용한 극 인 행정정보 공개제도를 운 하 다. 기타 행정정보공개 사무

편람 제작, 정보공개 민원 수 후 3일 이내 처리, 정보공개 결정통지 문자서

비스 실시, 행정정보공개 담창구  정보공개 PC방 운  등 기 별 특성

에 맞는 련 제도를 운 하 다.

(나) 인사운영시스템의 투명성 및 공정성 강화

  시범기  모두 인사운 기본계획을 수립․운 하여 직장 의회 추천 표

를 인사 원으로 선정(  등 7개 기 )하거나  인사 원회에 외부인사 비

율을 50% 이상 확보하는 등 인사 원회의 독립성과 공정성 확보를 해 노

력하 고 직원 승진심사 시 다면평가를 10～30% 반 하는 등 다면평가제

도를 극 활용하 으며 직 공모제는 시범기 이 모두 시행하 고 상직

도 선호  기피부서로 구분․시행하 으며 직  공모수도 충북․서귀포

는 각 15개, 고창군은 9개 등으로 차 확 ․시행하 다.

  승진심사 제도의 공개  인사 고제를 의무화하고 인사기 을 객 화하며 

사 에 홍보하여 측가능한 인사제도를 운 하 다 자치단체장의 인사 횡을 

견제할 장치가 부족한 것이 다면평가의 공정성과 평가의 효율성 제고를 해 

산 로그램을 개발․운 하 으며 실  가  포인트제, 희망보직제, 인사

청탁자 패 티 용, 트 쉽 인사 리제 등 기타 기 별 특성에 맞는 공정

한 인사제도를 운 하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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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공무원행동강령의 실효성 제고

   공무원 행동강령 세부운 지침  자체 징계양정기 을 제정․운 하

고, 행동강령 실천결의 회 개최   직원에 한 청렴서약서를 징구하

으며, 행동강령 련 상담도 충북(80건), 주(21건), 서귀포(16건) 등으

로 활발하게 운 하 다.

  행동강령 반행 에 한 자체 발건수는 제주 24건, 경남․서귀포시 

각 3건, 충북 2건 등으로 취약분야에 한 감찰활동을 강화하 고 시민단체

와 연계한 신고센터를 운 하거나 지도․단속  장확인 시 실명제를 추진

하는 등 기 별 특성에 맞는 제도를 운 하 다.

(라) 인허가 및 각종 계약업무의 투명성 제고

  인허가  계약업무 분야에서 고질 으로 자행되는 각종 부정․비리 행, 

청렴서약제의 형식  시행 등이 련 업무의 투명성․공정성을 해하여 왔다.

  운  결과 인허가 추진과정의 인터넷 공개, 민원처리 기  법제화 등 인허

가 과정의 투명성․공정성이 제고되었고, 수의계약 액의 한도를  3,000만

원에서 1,000만원～2,000만원 으로 자율 으로 하향조정하고, 자입찰제 

도입으로 시범기 의 자입찰율은 평균 34.8%로 동기간 서울시 25개 구

청의 평균 자입찰율 19.6%보다 양호해지는 등 수의계약률 최소화에도 성

과를 나타냈다.

  한, 청렴계약 반 시 100배 배상제도를 도입하는 등 청렴계약 제도의 

실효성 확보  체결을 제도화하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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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반부패 교육․홍보

(가) 반부패 공무원․시민교육

  그동안 공무원에 한 반부패 교육이 의례 ․형식 이며 시민단체 등과 

연계한 실질 인 반부패 교육이 미흡하 다.

  운  결과 건설․건축, 소방 등 부패취약분야  민업무 취 부서 주

의 교육을 실시하므로 반부패 교육의 실효성이 제고되었고 청렴 에서 운

하는 반부패 문교육과정에 경남 31명, 충북 10명 등이 참여하는 등 반부

패 공무원 교육에 해당 자치단체 공무원이 극 참여를 유도하 다. 한, 

제주시의 반부패네트워크, 안동시의 시민․공무원 강좌, 고창군의 고창미래

포럼, 보성군의 보성 자치포럼 등 민간단체와 연계한 교육의 활성화로 반부

패 교육의 실효성을 확보하 다.

(나) Clean City 운동 전개

  시민단체, 청렴계약 옴 즈만, 생활민원모니터, 명 생감시원 등 다양한 

직종에 걸쳐 부분 100명～1,000명 정도 모집하 으나 ․충북은 각 

10,000명 이상 “클린시티” 회원을 모집․운 하 고 시민 옴 즈만 역할 수

행, 불법행 에 한 시민제보 시책 등 회원의 역할과 기능을 구체화하여 

극  활동을 유도하 다.

        ※ 위생불법업소 주민신고센터 운영, 쓰레기 불법투기 신고포상, 인터넷을 통한 비리제보 

창구 운영, 공직자 친절도 시민평가단 운영 등

  공무원 부조리 련 클린시티 회원의 신고는 제주시 46건, 시 20건 

등으로 활발히 이루어져 공직부패 감시자로서의 역할을 수행토록 하 다.



300∙청렴백서

지방자치단체의 투명성 제고를 위한 
제도개선 시범사업 시행협약서(안)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

부패방지 원회(이하 “갑”이라 한다)와 역시(이하 “을”이라 한다)는 

깨끗하고 투명한 지방자치단체 구 을 한 제도개선 시범사업추진의 시행

에 하여 다음과 같이 약을 체결한다.

제1조(목적) 이 약은 지방자치단체의 제도개선 시범사업을 효율 으로 수

행하기 하여 “갑”과 “을”이 상호 합의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 으로 한다.

제2조(사업내용) “을”은 다음 각호의 사업을 수행한다.

  1.부패통제시스템 구축

   ․감사 원회제도의 도입

   ․주민감사청구제도의 실효성 제고

   ․부패유발 제도개선청구권제도 도입

   ․시민감사 제도 도입

  2.부패방지를 한 제도개선 

   ․인사운 시스템의 투명성  공정성 강화

   ․공무원 행동강령의 실효성 제고 

   ․각종 계약업무의 투명성 제고

   ․행정정보 공개 강화

  3.반부패 교육․홍보사업 

   ․반부패 공무원․시민교육

   ․Clean City 운동 개

  4.기타 “갑”과 “을”이 의한 사항 

<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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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조(사업기간) 사업기간은 약 체결일로부터 2005년 12월 31일까지로 

하며, 부득이한 사유로 사업기간을 조정하고자 할 경우에는 “갑”과 “을”이 상

호 의하여 정할 수 있다. 

제4조(상호협조) ①“갑”과 “을”은 이 사업의 원활한 수행을 하여 다음의 사

항에 하여 상호 조한다.

②“갑”은 다음 각호의 기능을 수행한다.

  1. 시범사업추진 총

  2. 추진과제 선정  개선방향 제시

  3. 상 법령 개정사항 련기  제도개선 권고  조업무 수행

  4. 개선과제의 성과 평가  확산

  5. 기타 개선안의 조정

③“을”은 다음 각호의 기능을 수행한다.

  1. 추진과제의 선정  선정과제에 한 제도개선

  2. 당해 자치단체 소  법령의 제정 는 개정

  3. 추진과제의 시범실시

  4. 추진과제의 보고서 작성 등 기타 시행에 필요한 사항

④“을”은 “갑”에게 산  자료지원 등을 요청할 수 있으며, “갑”은 가능한 범

내에서 조하여야 한다.

제5조(전담운영부서 설치․운영) ①“을”은 이 사업을 원활히 추진하기 하여 

『제도개선추진기획단』을 설치․운 하여야 한다.

②제도개선추진기획단은 “갑”과 “을”의 련 공무원  계 문가가 포함되

도록 하여야 한다.

제6조(협약의 변경) “갑”과 “을”은 필요한 경우 상호 의하여 약사항을 변

경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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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조( 약의 해약) “갑”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 을 경

우에는 약을 해약할 수 있다.

  1. “을”이 해약을 요청한 때

  2. 한 약 반으로 이 사업의 목 을 달성하기 어려운 때

  3. 기타 사정변경으로 사업을 수행할 수 없다고 단되어 “을”과 해약을 합

의한 때

제8조(추진결과 보고) “을”은 시범사업 종료 후 1개월 이내에 『시행결과보

고서』를  “갑”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9조(자료의 제출요구 등) ①“갑”은 필요한 경우 “을”에게 시범사업에 한 

추진상황을 제출하게 하거나 련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②“을”은 “갑”으로부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자료제출 요구를 받은 경우에

는 성실히 조하여야 한다.

제10조(협약서 해석등) 이 약의 해석에 있어 “갑”과 “을”간에 이견이 있거나 

이 약서에 규정되지 않은 사항은 상호 의하여 결정한다.

제11조(효력발생) ①이 약은 “갑”과 “을”이 서명 날인한 날부터 효력이 발생

한다.

②이 약의 체결을 증명하고 각자 그 의무를 성실히 이행하기 하여 약

서 2부를 작성하여 “갑”과 “을”이 각각 1부씩 보 한다.

2004년 2월   일

 

“갑” 부패방지 원회 원장      이 남 주(인)

“을” 역시장              염 홍 철(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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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 절  부패행위 신고접수･ 처리
1. 신고 수 실 *

가. 부정부패신고센터 운영**

부정부패신고센터는 국가청렴 원회의 얼굴로서 부패행  신고자에 한 

안내  상담, 방문․우편․팩스․인터넷을 통한 신고서 수  처리과 배

정과 신고사건의 통계분석  리를 담당하고 있으며, 기타 24시 화상담

실 운 , 출장상담  수, 신고기록의 보존  열람사무를 담당하고 있다.

신고센터의 운 상 특기할 만한 사항으로는 내실있는 상담을 하여 다양

한 상담경험이 있는 직원  경륜 있는 퇴직 공무원을 문상담요원으로 배

치하여 신고 안내  상담을 하고 있으며, 신고인의 신분과 비 을 최 한 

보장하기 하여 타기 의 일반 민원실과는 달리 별도의 독립된 신고상담실

(3개)을 두고 있으며 방문 신고자에 해서는 청사  안내데스크의 출입

통제를 받지 않도록 조치하고 있다.

나. 신고접수 실적 분석

(1) 연도별 신고접수 실적

2002. 1.25. 원회 출범이후 2005.12월말 재 까지 약 4년 동안 신

고센터에 수된 신고는 총 7,988건으로, 연도별 수실 을 살펴보면 <표 

＊ 부정부패신고센터 안영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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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8>과 같이 출범 첫 해인 2002년도가 2,572건으로 가장 많았고, 2003

년도는 1,679건으로 어들었다가  2004년도 1,763건, 2005년도 1,974

건으로 2004년 이후부터는 증가추세를 보이고 있다. 

표 2-38                연도별 신고접수 실적

 (기간 : 2002.1.25.～2005.12.31)

구  분 총 계 2002년 2003년 2004년 2005년

건  수 7,988 2,572 1,679 1,763 1,974

월평균 170 234 140 147 165

그림 2-3   연도별 ․ 월별 신고접수추이

(2) 신고대상 기관별 접수 실적

원회에 신고 수된 총 7,988건에 하여 부패방지법 제2조 제1호에서 

정한 공공기  기 에 의하여 분류하 을 때, <표 2-39>와 같이 앙행정기

  그 소속기 을 상으로 한 경우가 3,096건, 지방자치단체  지방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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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를 상으로 한 경우가 2,289건순으로 많았던 반면, 지방교육자치단체  

교육 원회 등을 상으로 한 경우가 316건으로 가장 게 나타났다. 헌법

기  387건, 공직유 단체 767건, 기타(민간기업체, 사립 , 국가보조를 

받는 사회복지  등) 1,133건이 수되었다.

표 2-39           신고대상 기관별 접수 실적 

(단  : 건, ％)

기 관 별
합 계 2002년 2003년 2004년 2005년

건수 비율 건수 비율 건수 비율 건수 비율 건수 비율

헌 법 기 관 387 4.8 147 5.7 49 2.9 68 3.9 123 6.2

중앙행정기관 3,096 38.8 1,029 40.0 631 37.6 714 40.5 722 36.6

공직유관단체 767 9.6 212 8.2 161 9.6 183 10.4 211 10.7

지방자치단체 2,289 28.7 695 27.0 499 29.7 521 29.6 574 29.1

교육자치단체 316 4.0 54 2.1 70 4.2 83 4.7 109 5.5

기        타 1,133 14.2 435 16.9 269 16.0 194 11.0 235 11.9

합    계 7,988 100 2,572 100 1,679 100 1,763 100 1,974 100

(3) 업무 분야별 접수 실적

업무 분야별로 분류해 보면 <표 2-40>과 같이 법무․사법 분야가 체 

수건수의 26.3%인 2,102건으로 가장 많았고 건설․토지․교통 분야가 

16.0%, 행정자치 분야가 10.2%순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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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2-40  업무 분야별 접수 실적

(단  : 건, ％)

업무분야
합 계 2002년 2003년 2004년 2005년

건수 비율 건수 비율 건수 비율 건수 비율 건수 비율

행 정 자 치 814 10.2 133 5.2 116 6.9 246 14.0 319 16.2
인 사 행 정 704 8.8 218 8.5 163 9.7 181 10.3 142 7.2
재 정 ․ 세 무 639 8.0 192 7.5 167 9.9 100 5.7 180 9.1
건설․토지․교통 1,275 16.0 411 16.0 322 19.2 248 14.1 294 14.9
산 업 ․ 자 원 290 3.6 81 3.1 67 4.0 93 5.3 49 2.5
노동․복지․환경 571 7.1 179 7.0 155 9.2 127 7.2 110 5.6
교 육 ․ 문 화 723 9.1 153 5.9 187 11.1 181 10.3 202 10.2
국 방 ․ 병 무 251 3.1 108 4.2 64 3.8 35 2.0 44 2.2
법 무 ․ 사 법 2,102 26.3 732 28.5 359 21.4 479 27.2 532 27.0
기       타 619 7.7 365 14.2 79 4.7 73 4.1 102 5.2
합     계 7,988 100 2,572 100 1,679 100 1,763 100 1,974 100

(4) 접수 경로별 실적

지난 4년간 수된 신고 건에 한 수경로별 분포를 보면, <표 2-41>과 

같이 우편 수가 3,782건으로 47.3%를 차지하 고, 인터넷 수가 1,900

건으로 23.8%, 방문신고자로부터의 수가 1,759건으로 22.0%, 팩스

수가 347건으로 4.3%, 지방순회 수 등 출장에 의한 수가 200건으로 

2.5%를 차지하 다.

표 2-41                 접수경로별 실적 

(단  : 건, ％)

접수경로
합 계 2002년 2003년 2004년 2005년

건수 비율 건수 비율 건수 비율 건수 비율 건수 비율

방    문 1,759 22.0 875 34.0 274 16.3 263 14.9 347 17.6
우   편 3,782 47.3 1,027 39.9 751 44.7 791 44.9 1,213 61.4
인 터 넷 1,900 23.8 582 22.6 536 31.9 528 29.9 254 12.9
팩   스 347 4.3 79 3.1 67 4.0 92 5.2 109 5.5
출   장 200 2.5 9 0.3 51 3.0 89 5.0 51 2.6
합   계 7,988 100 2,572 100 1,679 100 1,763 100 1,974 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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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주심위원 지정

원회의 요사안은 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결정되는데 이를 효율

으로 수행하기 하여 단계로 원 의 한 분이 의안을 사  검토하는 

“주심 원제”를 운 하고 있다. 이에 수된 신고내용 에 부패행 의 확인

이 가능하다고 단되는 요 신고사항은 주심 원을 지정한다. 주심 원을 

지정한 신고 건의 황을 분석하면 다음과 같다.

(1) 연도별 주심위원 지정 

2002. 1.25. 원회 출범이후 2005.12월말 재 까지 약 4년 동안 주심 

원지정을 거쳐 원회에서 심의․의결된 신고 건은 총 416건이다. 연도별 

주심 원지정을 살펴보면 <표 2-42>와 같이, 출범원년이 137건으로 가장 

많았고 2003년 113건, 2004년 75건으로 감소하 으며  2005년에는 91

건으로 다소 증가하 다. 

표 2-42                연도별 주심위원 지정 

 (기간 : 2002.1.25.～2005.12.31.)

구  분 총 계 2002년 2003년 2004년 2005년

내부공익 144 38 47 25 34

외부신고 272 99 66 50 57

합  계 416 137 113 75 9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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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4         연도별 ․월별 주심위원지정 

(2) 신고대상 기관별 실적

주심 원지정 건을 신고 상 기 별로 분류하면, <표 2-43>과 같이 총 

416건  앙행정기   그 소속기 을 상으로 한 경우가 147건으로 

가장 많았고, 그 다음에는 지방자치단체  지방의회 128건, 공직유 단체 

68건, 민간기업체, 기타(사립 , 국가보조를 받는 사회복지  등) 38건, 지

방교육자치단체  교육 원회 25건, 헌법기  10건순으로 나타났다. 

표 2-43                신고대상 기관별 실적

(단  : 건, ％)

기 관 별
합 계 2002년 2003년 2004년 2005년

건수 비율 건수 비율 건수 비율 건수 비율 건수 비율

헌 법 기 관 10 2.4 5 3.6 2 1.8 - 0.0 3 3.3
중앙행정기관 147 35.3 62 45.3 40 35.4 18 24.0 27 29.7

공직유관단체 68 16.3 23 16.8 12 10.6 15 20.0 18 19.8
지방자치단체 128 30.8 37 27.0 38 33.6 30 40.0 23 25.3

교육자치단체 25 6.0 5 3.6 10 8.8 5 6.7 5 5.5
기        타 38 9.1 5 3.6 11 9.7 7 9.3 15 16.5

합     계 416 100 137 100 113 100 75 100 91 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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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업무분야별 분류

주심 원 지정 건을 업무 분야별로 분류해 보면 <표 2-44>과 같다. 교

육․문화 분야가 69건으로 가장 많았고 그 다음이 인사행정 분야(58건), 건

설․토지․교통 분야(53건)순으로 많았으며, 2005년에도 교육･문화(19건) 

분야가 가장 많은 것으로 악되었다. 

표 2-44                  업무 분야별 분류

(단  : 건, ％)

업무분야
합 계 2002년 2003년 2004년 2005년

건수 비율 건수 비율 건수 비율 건수 비율 건수 비율

행 정 자 치 39 9.4 6 4.4 20 17.7 3 4.0 10 11.0
인 사 행 정 58 13.9 31 22.6 10 8.8 9 12.0 8 8.8
재정․세무 40 9.6 15 10.9 12 10.6 2 2.7 11 12.1

건설․토지․교통 53 12.7 15 10.9 13 11.5 13 17.3 12 13.2
산업․자원 34 8.2 11 8.0 4 3.5 16 21.3 3 3.3

노동․복지․환경 52 12.5 10 7.3 22 19.5 9 12.0 11 12.1
교육․문화 69 16.6 15 10.9 20 17.7 15 20.0 19 20.9
국방․병무 42 10.1 26 19.0 8 7.1 2 2.7 6 6.6
법무․사법 26 6.3 8 5.8 3 2.7 5 6.7 10 11.0

기       타 3 0.7 - 0.0 1 0.9 1 1.3 1 1.1
합    계 416 100 137 100 113 100 75 100 91 100

(4) 부패유형별 분류

지난 4년간 주심 원지정 건을 부패유형별로 분류하면 <표 2-45>와 같

다. 업무처리부 정이 99건으로 가장 많았고 그 다음이 증․수뢰(92건), 

산낭비(69건)순으로 나타났다. 반면, 2005년도 부패유형별 수 황을 살

펴보면, 증･수뢰(27건)가 가장 많았고 그 다음이 산낭비(25건), 공 횡

령･유용(14건) 순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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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2-45 부패유형별 분류

(단  : 건, ％)

부패유형
합 계 ’02년 ’03년 ’04년 ’05년

건수 비율 건수 비율 건수 비율 건수 비율 건수 비율

증․수뢰 92 22.1 29 21.2 25 22.1 11 14.7 27 29.7
향 응 수 수 6 1.4 1 0.7 2 1.8 - 0.0 3 3.3
공금횡령․유용 60 14.4 18 13.1 17 15.0 11 14.7 14 15.4
배       임 7 1.7 2 1.5 5 4.4 - 0.0 - 0.0
직 권 남 용 30 7.2 11 8.0 5 4.4 1 1.3 13 14.3
직 무 유 기 16 3.8 5 3.6 6 5.3 2 2.7 3 3.3
문서 위․변조 12 2.9 6 4.4 5 4.4 - 0.0 1 1.1
예 산 낭 비 69 16.6 11 8.0 15 13.3 18 24.0 25 27.5

업무처리부적정 99 23.8 40 29.2 28 24.8 29 38.7 2 2.2
기       타 25 6.0 14 10.2 5 4.4 3 4.0 3 3.3
합    계 416 100 137 100 113 100 75 100 91 100

라. 상담․안내 처리

원회 출범이후 2005년 말 재까지 4년간 신고센터에서 방문․ 화․

인터넷을 통하여 부패 련 상담안내를 한 건수는 총 25,406건으로, 월평균 

540.6건, 일평균 22.5건이다.

연도별로 보면, <표 2-46>과 같이 2002년도에는 7,304건(일평균 26.6

건), 2003년도에는 4,821건(일평균 16.1건), 2004년도에는 6,548건(일

평균 21.8건), 2005년도에는 6,733건(일평균 25.5건)으로 2003년에는 

어들었다가 2004년 이후 다시 증가추세에 있다.

수경로별로는 화를 통한 상담이 64.5%로 가장 높았고, 방문상담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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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2%, 인터넷 상담이 16.3% 순으로 나타났으나, 연도별 변동추이를 살펴보면 

방문 상담은 어드는 반면 화  인터넷 상담이 차 늘어나는 추세이다.

표 2-46 연도별 상담안내 처리

(단  : 건, %)

구  분
상담안내 현황 경로별 현황

월평균 일평균 총건수 방 문 전 화 인터넷

2002년  664.0  26.6
7,304

(100.0)
1,773
(24.3)

4,866
(66.6)

665
( 9.1)

2003년  401.8  16.1
4,821

(100.0)
1,242
(25.8)

2,568
(53.2)

1,011
(20.0)

2004년  545.7  21.8
6,548

(100.0)
1,046
(16.0)

4,208
(64.2)

1,294
(19.8)

2005년  561.1  25.5
6,733

(100.0)
817

(12.1)
4,739
(70.4)

1,177
(17.5)

총 계  540.6  22.5
25,406
(100.0)

4,878
(19.2)

16,381
(64.5)

4,147
(16.3)

그림 2-5 연도별․월별 상담안내 추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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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신고사항 처리*

가. 신고사항 처리절차

원회에 수된 신고는 부패신고와 일반신고로 분류되어 처리된다. 부방

법상의 부패행 에 한 신고가 아닌 일반 민원  성격의 신고는 일반신고로 

분류하여 소  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해당 공공기 에 송부처리하거나 반복

신고 등의 경우에는 종결처리한다.

부방법 제2조제3호에 규정된 부패행 에 한 신고를 의미하는 부패신고

는 원회에 수된 후 심사 의 심사․확인, 주심 원 검토, 원회(분과

원회) 의결 등의 차를 거쳐 조사가 필요한 경우 감사원, 수사기  는 해

당 공공기 의 감독기 (이하 “조사기 ”이라 한다.)에 이첩하게 된다. 

이 경우 감사원법에 의한 감사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감사원

에, 범죄의 의가 있거나 수사의 필요성이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수사

기 에, 그 밖에 감사원 는 수사기 에 이첩하는 것이 하지 않은 경우

에는 해당 공공기 의 감독기 에 이첩하게 된다.

신고사항을 이첩받은 조사기 은 신고를 이첩받은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감사․수사 는 조사를 종결하고 10일 이내에 원회에 통보하여야 한다. 

이 경우 원회는 통보를 받은 즉시 신고자에게 감사․수사 는 조사결과의 

요지를 통지하고 원회에 그 결과를 보고하게 된다. 

한 원회는 조사기 의 감사․수사․조사가 충분하지 아니하다고 인정

되는 경우에는 그 결과를 통보받은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새로운 증거자료

의 제출 등 합리 인 이유를 들어 조사기 에 재조사를 요구할 수 있다.

＊ 심사총괄과 신승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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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접수 및 처리결과 분석

(1) 접수 및 처리실적 총괄

원회 출범 원년인 2002년도에 137건의 부패신고, 2,435건의 일반신

고가 수된 이후 지 까지의 신고 수 황은 <표 2-47>과 같다. 2005년

도에는 부방법 개정(2005.7.21.)을 통해 부패행  개념 확 , 신고자 보

호․보상 강화 등 그 동안 지 되어 온 제도상의 미비 들이 폭 보완된 결

과, 부패신고가 2004년 75건에서 2005년 91건으로 약 22%가 증가하 으

며, 내부공익신고도 2004년 25건에서 2005년 34건으로 약 36%가 증가하

다. 특히 부방법 개정 (2005.7.21.) 이후 8월～12월까지 총 50건의 부

패신고가 수되어 2004년도 동기간에 수된 부패신고 39건에 비해 약 

28%가 증가하 다. 

표 2-47                 연도별 신고접수 실적

(단  : 건, %)

구   분 계 부패신고 일반신고

합   계 7,988 416 7,572

2002년도 2,572 137 2,435

2003년도 1,679 113 1,566

2004년도 1,763 75 1,688

2005년도 1,974 91 1,883

2005년도 일반신고 처리 황을 살펴보면 <표 2-48>과 같이 1,883건을 

수하여 처리 인 사항 76건을 제외한 1,807건을 처리하 으며 처리내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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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 신고내용이 일반 민원사항 등에 해당되어 업무소 기 으로 송부하는 공

공기  송부가 1,356건, 그리고 신고내용이 재 이 진행 인 사항에 한 

것이거나 원회에서 기 처리된 사항과 동일한 내용인 경우 등에 해당되어 사

무처내 정해진 처리 차에 따라 종결처리된 사항이 451건이다.

표 2-48             2005년도 일반신고 처리실적

(단  : 건, %)

처리내역 건수(%) 처리내역 건수(%)

접수건수 합계 1,883(100.0)

 □ 공공기관 송부 1,356(72.0)

  ○ 검 찰 청 255(13.6)   ○ 중앙행정기관 342(18.2)

  ○ 경 찰 청 272(14.4)   ○ 지방자치단체 325(17.3)

  ○ 감 사 원 31(1.6)   ○ 교육자치단체 4(0.2)

  ○ 헌 법 기 관 80(4.2)
  ○ 기   타

    (공직유관단체포함)
47(2.5)

 □ 종 결 처 리 451(24.0)  □ 처 리 중 76(4.0)

부패신고는 <표 2-49>와 같이 91건을 수하여 91건을 처리하 으며 처

리내역은 이첩 82건, 불이첩 9건이며 기 별로는 검찰청 이첩 건이 30건으

로 단일기   이첩비율(33.0%)이 가장 높으며 다음으로 경찰청 18건

(19.7%), 감사원 10건(11.0%) 순이다

부패신고 처리와 련, 2005년도 의 상자의 소속기 별 발 황을 

보면 <표 2-50>과 같이 이첩사항에 한 조사기 의 조사결과 통보내용  

부패행  발비율이 가장 높게 나타난 기 은 공직유 단체가 73.7%로 가

장 높고 그 다음이 지방자치단체 65.2%, 앙행정기  54.5%, 교육자치단

체 50.0%로 공직유 단체  지방자치단체의 부패행  발비율이 상

으로 높게 나타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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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2-49            2005년도 부패신고 처리실적    

(단  : 건, %)

처리내역 건수(%) 처리내역 건수(%)

합   계 91(100.0)

□ 이 첩 82(90.1)

  ○ 검 찰 청 30(33.0)   ○ 교육자치단체 1(1.1)

  ○ 경 찰 청 18(19.7)   ○ 공직유관단체 2(2.2)

  ○ 감 사 원 10(11.0)

  ○ 법    원 1(1.1)

  ○ 기타중앙기관 16(17.6)

  ○ 지방자치단체 4(4.4)

 □ 불 이 첩 9(9.9)  □ 심 사 중 -

표 2-50          혐의대상자 소속기관별 부패적발 현황

(단  : 건, %)

소속기관 이 첩

조사결과 통보 조사결과

미통보

(조사중)계① 혐의적발② 무혐의 신고취하
적발율(%)

(②/①)

합        계 82 70 45 22 3 64.3 50

중앙행정기관

(헌법기관포함)
27 22 12 9 1 54.5 14

지방자치단체 23 23 15 6 2 65.2 12
교육자치단체 5 4 2 2 - 50.0 3
공직유관단체 13 19 14 5 - 73.7 7
기        타 14 2 2 - - 100.0 14

※ 조사결과 통보는 2003년도 이첩건에 대한 결과통보 6건, 2004년도 이첩건에 대한 결과통보 32건 
  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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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이첩사항 조사결과

2003년도～2005년도에 이첩한 부패신고  조사기 이 부패행 를 

발한 비율은 <표 2-51>과 같이 앙행정기 에서 조사한 사건이 85.7%로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그 다음 경찰청 68.4%, 감사원 53.8%, 검찰청 

50.0%순이다

그리고 의가 발된 45건에 한 부패행 자의 소속기 별 비 유형을 

보면 <표 2-52>과 같이 일반 인 징계 상인 업무부 정이 15건으로 가장 

많고, 다음으로 증․수뢰가 13명, 공 횡령이 4명 등 순으로 나타나고 있다.

표 2-51               조사기관별 부패적발 비율

(단  : 건, %)

구   분

조사기관
이첩

조사결과통보 적발율(%)

조사중
계① 혐의적발② 무혐의 신고 취하

적발율(%)

(②/①)

합    계 82 70 45 22 3 64.3 50

검 찰 청 30 18 9 9 50.0 17

경 찰 청 18 19 13 6 68.4 9

감 사 원 10 13 7 3 3 53.8 8

중앙행정기관(헌법기관 포함) 17 14 12 2 85.7 12

기 타(지자체,공직유관 포함) 7 6 4 2 66.7 4

※ 조사결과 통보는 2003년도에 이첩건에 대한 결과통보 6건,   2004년도 이첩건에 대한 결과통보 
32건 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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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2-52             부패행위자 소속기관별 부패유형  

(단  : 건)

부패유형

소속기관
합계 증수뢰

공금

횡령

직권

남용
배임

비밀

누설

문서

위/변조 등

예산

낭비

업무

부적정
기타

합    계 45 13 4 1 1 1 1 2 15 7

중앙행정기관

(헌법기관포함)
12 2 3 1 1 2 3

지방자치단체 15 6 1 6 2

교육자치단체 2 1 1

공직유관기관 14 4 1 1 1 7 -

기    타 2 1 1

한 조사기 별 조사결과 조치내용을 보면 <표 2-53>과 같이 기소 72

명, 면직 1명, 고발 4명, 징계요구 12명, 주의 12명, 추징․회수조치 액 

4,158백만원, 기 주의 9개 기  등이다.

표 2-53         조사기관별 이첩사항 조사결과 조치내용 

(단  : 명, 백만원, 기 )

조치내용

조사기관
계

기소

(명)

면직 등

(명)

고발

(명)

징계

(명)

주의

(명)

추징/

회수조치

(백만원)

기관주의/

통보

(기관)

기타

(사임등)

(명)

합    계 112 72 1 4 12 12 4,158 9 2

검 찰 청 18 18 539
경 찰 청 57 54 2 3,360 1
감 사 원 8 1 3 99 3 1

중앙행정기관

(헌법기관포함)
23 4 4 9 158 5 1

기타

(지자체, 공직유관 

단체 등)
6 3 3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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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리고 민간인을 제외한 부패행 자의 소속기   직 별 황은 <표 

2-54>와 같이 기 장 이 1명, 기 단체장 1명, 1  1명, 2～3  4명, 4～

5  13명, 6  이하 21명 등이다. 

표 2-54           부패행위자 소속기관 및 직급 현황 

(단  : 명, 기 )

직급

소속기관

합계 기관장
기초

단체장
1급 2~3급 4~5급

6급

이하

공직유관단체
기관주의/

통보
기타부장

이상

과장

이하

합   계 60 1 1 1 4 13 21 2 7 9 1

중앙행정기관

(헌법기관포함)
12 1 1 6 3 1

광역자치단체 7 1 1 4 1

기초자치단체 25 1 8 14 2

교육자치단체 2 1 1

공직유관단체 14 2 2 7 3

  

※ 민간인 : 52명 제외

다. 주요 처리사례

(1) 국립대학교 교수연구비 사용 비리

○○○ 학교 부교수 ○○○는 국가지원사업  산업체 연구과제를 용역

받아 수행하면서 총 18회에 걸쳐 연구용역에 참여한 연구보조원의 인건비를 

횡령하고 연구실 기자재를 허 로 구입하는 등 총 31백만 여원을 편취한 

의가 인정되어 구속기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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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공기업직원의 뇌물수수

공기업인 ○○공사 과장 리인 ○○○는 하도  업체인 ○○철강산업 상

무로부터 공사편의를 제공하는 댓가로 980만 원의 뇌물을 수수한 사실이 확

인되어 불구속기소 하 으며 한 같은 명목으로 품을 수수한 ○○종합건

설 장소장 ○○○, 공사과장 ○○○는 배임수재 의로 불구속기소 조치하

고 뇌물을 제공한 ㅇㅇ산업 상무는 980만 원의 뇌물공여  6,123만원의 

배임 재 의로 구속기소

(3) 경찰공무원의 국고금 횡령

경기도 ○○시 ○○경찰서 교통지도계에 근무하는 ○○○경사는 교통민원 

과태료부과․징수업무를 담당하면서 융기 에 납부하는 국고납부용고지서 

수납필 도장을 조하여 과태료 납부 수증을 허 로 만든 후 납부자들이 낼 

과태료를 자신의 통장으로 입  받거나 으로 받는 방법으로 약 4년 7개

월 동안 총 2,955회에 걸쳐 1억 8,505만 원을 횡령한 사실이 확인되어 구

속기소 조치

(4) 건축폐기물 처리 관련 비리

○○지구 택지개발사업과 련하여 시공사인 ○○종합건설 등이 건축폐기

물 처리업무를 수행하면서 폐기물 운반물량을 허 로 작성하여 약 33억 6천

여만 원 상당을 부당청구한 사실이 확인되어 ○○종합건설 소속 5명은 구속 

기소하 고, 같은 의로 ○○종합건설 과장 등 10명과 6개 련 건설업체 

표는 불구속기소 조치하 으며, ○○종합건설로부터 800여만원의 뇌물을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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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한 ○○공사 총감리는 불구속기소, 1,700여만 원의 뇌물을 수수한 장감

리는 구속기소 조치

(5) 지방지치단체의 예산낭비

○○ 미콘은 조달청과 ○○ 미콘 동조합과의 단체수의계약을 통해 ○

○군에서 발주하는 공사시 시공회사에 미콘을 제공하는 과정에서 배

정받은 미콘보다 게 사용할 경우는 남은 물량을 반납하여야 함에도 ○○

미콘과 시공회사가 3:7로 나 어 처리하여 192백만 원 상당의 부당이득

을 취하 다는 신고에 하여 조사기 에서 조사한 결과 업체의 부당이득으

로 인해 군(郡) 산에 손해를 가한 사실이 확인되어 미콘회사 표이사를 

사기 의로 기소하여 징역 1월에 집행유  3년을 선고하 으며 사회 사명

령 120시간을 처분

(6) 직무상 취득한 비밀을 이용하여 부동산 투기

지방자치단체 산하 연구원의 연구 으로 재직하면서 복선 철사업 자문

원으로 활동하면서 취득한 정보를 친구 A에게 유출하 고 정보를 취득한 친

구 A는 자기 친구인 B 등 4명과 공모하여 역세권 주변의 임야 약 8천여평을 

친구 A의 사 동생의 명의로 매입하여 약 6억 원(공시지가 기 )의 시세차

익을 본 행 를 하여 총 5명을 불구속기소 조치

(7) 전직 지방공무원의 인․허가 관련 금품수수

직 지방자치단체공무원이 재직 시 각종 인․허가사업에 여하면서 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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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인 등으로부터 2,300여만 원 상당의 뇌물을 수수하 다는 신고에 해 조

사기 에서 조사한 결과 건축폐기물처리장 허가 등의 명목으로 뇌물수수 

의를 인정하여 직 공무원  련 업자 2명(총 3명)을 뇌물수수 의로 불

구속기소 조치

(8) 회계공무원의 횡령 및 뇌물수수

정부연구소 산하기 에 근무하는 ○○○는 청사건물 도색작업을 하는 과

정에서 업자에게 부풀린 견 서를 작성 하여 다시 으로 되돌려 받는 등 

총 18회에 걸쳐 6천여만 원의 품과 향응을 수수하 고 한 허 공문서를 

작성하여 공 을 횡령하는 수법으로 국고  총 1억 6천여만 원을 횡령한 

의로 구속기소 조치하 으며 같은 연구소 산하기 에 근무하면서 뇌물을 상

납받은 연구소장외 3명과 뇌물을 공여한 건설업자 7명 등 총 12명은 불구속 

기소 조치

(9) 의료급여 비용의 부당청구 비리

○○의원 원장은 진료일수를 허 로 부풀리는 방법으로 3억 4천만 원의 

의료비를 허 청구하여 의료 여  요양 여를 편취하 으며 약국 경 주

인 원장의 부인은 처방 없이 허 조제해 주는 방법으로 3천여만 원의 부당

이득을 취득한 의로 각각 형사고발 조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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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내부공익신고 수  처리실 *

가. 접수 및 처리개요

2005년도 부패신고는 <표 2-55>와 같이 총 91건이 수되었으며 그  

내부공익신고는 34건이 수되어 체의 37.4%를 차지하고 있다. 처리내

역별로는 33건이 이첩 처리되었고 나머지 1건이 불이첩 처리되었다. 내부공

익신고의 부분이 이첩되고 있다는 것은 내용 으로 상당한 신빙성을 가지

고 있다는 것을 잘 반 하고 있는 것이다.

실제로 <표 2-56>에 나타난 체신고사항에 한 이첩의결비율을 보면 

내부공익신고가 97.1%로서 외부신고에 한 이첩비율 86.0%에 비해 상

으로 높다는 것을 알 수 있으며 

표 2-55             부패신고 접수 및 처리실적
(단  : 명)

내역

신고구분

접  수
처   리

소  계 이첩(고발) 불이첩 등

건수 % 건수 % 건수 % 건수 %

합        계 91 100.0 91 100.0 82 100.0 9 100.0

내부공익신고 34 37.4 34 37.4 33 40.2 1 11.1

외 부 신 고 57 62.6 57 62.6 49 59.8 8 88.9

* 심사총괄과 신승훈



제2장 국가청렴위원회 활동사항∙323

표 2-56             내부공익신고 의결내역  

(단  : 명)

 위원회 의결

신고종류
의 결 건 수(%)

의 결 내 용

이 첩 불이첩

합    계 91(100.0) 82(90.1) 9(9.9)

내부공익신고 34(100.0) 33(97.1) 1(2.9)

외 부 신 고 57(100.0) 49(86.0) 8(14.0)
  

  한 표<2-57>과 같이 내부공익신고에 한 조사기 의 조사결과를 보면 

2005년도 조사결과 통보건수  내부공익신고 18건에 한 의인정비율은 

83.3%로서 외부신고에 한 의인정비율 57. 7%에 비해서도 훨씬 높게 

나타나고 있으며

표 2-57               내부공익신고 조사결과   

(단  : 건, %)

조사결과

신고종류
조사완료건수(%)

조사결과

혐의인정 무혐의 신고취하

합    계 70(100.0) 45(64.3) 22(31.4) 3(4.3)

내부공익신고 18(100.0) 15(83.3) 3(16.7)  -

외 부 신 고 52(100.0) 30(57.7) 19(36.5) 3(5.8)

마찬가지로 <표 2-58>에서 보듯이 내부공익신고와 련한 추징 액 면에

서도 3,640백만 원으로 부패 발 건수가 외부신고의 1/3수 에도 불구하고 

외부신고에 의한 추징액 518백만 원에 비해 상당한 차이를 보여주고 있어 

내부공익신고가 내용의 사실성 측면에서나 부패행  척결의 효과성 측면에

서도 그 요성을 짐작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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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2-58                 조사결과 조치내용 비교 

(단  : 건, 명, 기 )

조치내용

  구분

부패

적발

조사결과 조치내용

기소

(명)

고발

(명)

징계

(명)

주의/

통보

(명)

의원

면직등

(명)

추징/

회수액

(백만원)

기관주의/

통보

(기관)

기타

(명)

합       계 70 72 4 12 12 1 4,158 9 2

내부공익신고 18 32 4 3 6 1 3,640 4 2

외 부 신 고 52 40 - 9 6 - 518 5 -

나. 부패행위 유형분석

내부공익신고 조사결과를 <표 2-59>와 같이 유형별로 분류해 보면 업무

부 정이 4건으로 가장 많으며 그 다음이 증 수뢰 3건, 공 횡령 2건 등으로 

나타나고 있다

표 2-59                  부패행위 유형분류

(단  : 건, %)

부패유형

소속기관
합계 증수뢰

공금

횡령

직권

남용
배임

비밀

누설

문서

위/변조등

예산 및

재산관련

법령위반

업무

부적정
기타

합    계 45 13 4 1 1 1 1 2 15 7

 구성비(%) 100.0 28.9 8.9 2.2 2.2 2.2 2.2 4.5 33.3 15.6

내부공익신고 15 3 2 1 1 - 1 - 4 3

외 부 신 고 30 10 2 - - 1 - 2 11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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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표 2-60>와 같이 소속기 별․직 별로 분류하면 기 자치단체가 

12명으로 가장 많고 다음이 앙행정기  6명, 역자치단체 3명으로 지방

자치단체가 비교  높게 나타나고 있다. 직 별로는 5 이상 공직자가 12

명, 6  이하 공직자가 7명이며 기 주의가 4건이다.

표 2-60      부패행위자 소속기관 및 직급현황(내부공익신고) 

(단  : 명, 기 )

직  급

소속기관
합계 기관장

기초

단체장
1급 2~3급 4~5급

6급

이하

공직유관단체
기관주의

/통보
기타부장

이상

과장

이하

합   계 24 1 1 1 2 7 5 - 2 4 1

중앙행정기관

(헌법기관포함)
6 1 1 2 1 1

광역자치단체 3 1 1 1

기초자치단체 12 1 6 3 2

교육자치단체 1 1

공직유관단체 2 2

  

 ※ 민간인 : 28명 제외

참고로 외부신고에 한 기 별 부패행 자 분포 황을 살펴보면 <표

2-61>와 같이 체 36명  기 자치단체 13명, 역자치단체 4명, 교육자

치단체 1명(총 18명) 등 지방공직자의 부패행 자가 체의 50%를 차지하

고 있어 지방의 부패문제 해결이 시 한 실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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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2-61        부패행위자 소속기관 및 직급현황(외부신고)   

(단  : 명, 기 )

직급

소속기관
합계 2~3급 4~5급 6급이하

공직유관단체
기관주의/통보

부장이상 과장이하

합   계 36 2 6 16 2 5 5

중앙행정기관

(헌법기관포함)
6 4 2

광역자치단체 4 3 1

기초자치단체 13 2 11

교육자치단체 1 1

공직유관단체 12 2 2 5 3
  

 ※ 민간인 : 24명 제외

4. 지역단  부패방지활동을 통한 신고 활성화*

가. 사업개요

원회는 지역의 부패문제 해소를 해 신고를 기다리는 수동 인 방식에

서 벗어나 지역 장을 직  찾아가서 부패신고 수  상담활동, 지역공직

자  시민들을 상으로 원회 부패방지활동에 한 정책방향  시책 등

의 소개와 함께 지역사회의 청렴의식을 확산시키기 한 교육  홍보활동, 

부패취약분야에 한 제도개선과제 도출을 한 토론회 개최 등 지역 시민단

체와 연계한 능동 이고 극 인 부패방지활동을 개하고 있다.

* 심사총괄과 신숭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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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지금까지 실적

원회가 출범한 2002년도부터 매년 상․하반기로 나 어 총 52개 지역

(지방선거 11개 지역 포함)에 해 순회활동을 하 으며 지 까지 신고 수 

187건, 신고상담 734건 등 총 921건의 신고사항을 처리하 고, 지역 공직

자  시민 등 15,540명을 상으로 청렴교육을 실시하 으며, 지역별 토론

회  간담회를 개최하여 부패방지를 한 각계의견을 수렴하고 시민단체와 

연계하여 홍보캠페인 등을 실시하 다.

2005년도에는 상․하반기로 나 어(상반기 : 2005. 5. 9～6. 4, 하반기 

: 2005. 10. 25～11. 25) 10개 지역(구리, 울산, 구미, 익산, 청주, 부산, 

, 구, 순천, 강릉)에서 신고 수 45건, 신고상담 138건을 처리하

고, 21개 기  5,950명을 상으로 원회의 부패방지 정책방향  시책소

개, 내부공익신고․공직자행동강령 등에 한 청렴교육을 실시하 으며, 3

개 지역에서 지역의 투명성 제고를 한 시민토론회를 개최하 다.

표 2-62           연도별 지방순회 신고센터 접수실적

(단  : 건)

구 분
 2002년 2003 2004 2005

소계 상 하 소계 상 하 소계 상 하 소계 상 하

합   계 921 332 258 74 214 104 110 192 115 77 183 71 112

신고접수 187  53  42 11  42 18 24  47 19 28  45 14 31

상   담 734 279 216 63 172 86 86 145 96 49 138 57 81

한편 시민의 자율 인 감시시스템을 확립하고 극 인 참여를 유도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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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  역 명       칭 전화번호 비 고

대  전  대전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 042)472-3769
춘  천  춘천시민운동네트워크 033)255-1002
포  항  포항 YMCA/포항부패방지시민센터 054)242-9898
전  북  전북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 063)232-8119
제  주  제주반부패네트워크 064)722-4405
군  산  군산부패방지네트워크 063)471-5331
안  산  안산지방자치개혁시민연대 031)410-3570
성  남  성남사회단체연대회의 031)702-9464
구  미  구미부패방지네트워크 054)453-5009
울  산  울산시민단체협의회 052)272-2239
창  원  창원YMCA/창원부패방지시민센터 055)266-0636
부  산  부산반부패네트워크 051)637-7676
경 기 고 양  고양지역시민단체연대회의 031)967-9945
익  산  익산시민사회단체협의회 063)841-3025

구리남양주  구리남양주 반부패네트워크 031)5555-031

부  천  부천반부패네트워크 032)666-1365
하  남  하남YMCA/하남부패방지시민센터 031)796-4068

청  주  청주부패방지네트워크 043)266-2413
진  주  진주부패방지네트워크 055)747-9119
대  구  대구부패방지네트워크 053)743-9579
목  포  목포부패방지네트워크 061)283-4571
군  포  군포부패방지네트워크 031)390-3111
강  릉  강릉부패방지시민네트워크 033)642-5682

해 지역 시민단체와 연계하여 부산,  등 국 23개 지역(2005. 12월

말 재)에「부패방지시민센터」를 개설하여 지역사회에서의 부정부패 신

고․상담, 교육․홍보 등의 시민감시활동을 개하고 있다.

표 2-63              지역 부정부패시민센터 개설 현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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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평가 및 향후 계획

별도의 지방조직이 없는 원회로서는 각종 반부패정책들이 국단 까지 

체계 으로 펼쳐지지 못하는 한계를 극복하기 한 방안으로서 동 사업의 의

미를 찾을 수 있다. 

원회 출범이후 지 까지 부패신고로 인해 발된 공직자 573명(‘05. 

12월말 재)  255명(44.5%)이 지방자치단체 공무원( 역자치단체 15

명 ,기 자치단체 190명, 교육자치단체 50명)인 을 감안하면 지역의 부

패문제는 시 하게 해결되어야 한다고 보며 따라서 지역단  부패신고 활성

화를 한 다양한 활동들이 꾸 하게 지속 으로 추진되어야 한다. 이를 

해 장기 으로 지방사무소 설치문제도 극 으로 검토되어야 할 과제이다

5. 비 면직자 취업제한 제도*

가. 제도개요

비 면직자 취업제한제도는 재직  부패행 로 퇴직한 공직자의 취업을 

엄격히 제한함으로써 부패행 에 한 사 방  사후통제 기능을 하는 

요한 수단이다. 

비 면직자 취업제한제도는 부패방지법(제45조, 제46조 등)에 근거를 두

고 있으며 공직자가 재직  직무와 련된 부패행 로 당연퇴직, 면 는 

* 심사총괄과 신승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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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임된 경우에는 공공기 , 퇴직  3년간 소속했던 부서와 한 련이 

있는 리사기업체  법인․단체(자본  50억 원, 외형거래액 연간 150억 

원 이상) 등에 퇴직일로부터 5년간 취업이 제한된다.

비 면직자의 취업을 제한하는 주요 기 인 취업제한 상기 이나 업무

련성 여부 단기 은 퇴직공직자 취업제한제도의 근거규정인 공직자윤리법

(제17조제2항)의 련 규정을 용(부방법 제45조제2항)토록 하고 있다.

비 면직자가 부방법 제45조의 규정을 반하여 공공기 , 리사기업체 

는 회에 취업한 경우에는 비 면직자의 해임요구 는 고발요구 등의 조

치를 하게 된다.

나. 업무수행체계

각  기 별로 수시로 발생하는 비 면직자의 황을 악하기 하여 각

 공공기 의 장은 기 별(소속기 ․산하기  포함) 비 면직자 발생 황 

자료를 원회에 반기별(1월, 7월)로 제출하도록 되어 있다.

원회는 각  공공기 에서 제출한 비 면직자 발생 황 자료를 토 로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조회(3월, 9월)를 통해 비 면직자의 취업사실여부를 

악하게 된다. 

원회는 국민건강보험공단의 조회를 통해 취업자로 확인된 비 면직자 

 공공기 , 취업제한 리사기업체․ 회(자본  50억 원, 외형거래액 연

간 150억 원 이상)에 취업한 비 면직자의 명단을 별도로 분류하여 해당 공

공기 (비 면직자의 퇴직  소속기 )에 통보하게 된다.

명단을 통보받은 해당 공공기 은 내부검토 과정을 거쳐 상자의 취업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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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반여부 검토를 한 ｢업무 련성여부 검토서｣  그 조치결과를 원회

에 제출(4월, 10월)하게 된다. 

원회는 각  공공기 에서 제출한 비 면직자 련 자료, ｢취업제한

반여부 검토서｣ 등을 종합 으로 검토한 후 해당 공공기 을 상으로 취업

제한 반여부 확인을 한 장 실태조사(5월, 11월)를 실시하게 된다.

장 실태조사 결과 비 면직자의 취업제한 반사실이 확인된 경우에는 

부방법 제46조의 규정에 의하여 취업자의 해임을 요구하거나 동법 제52조

의 규정에 의하여 고발요구 등의 조치를 하게 된다. 

원회는 비 면직자가 부방법 제45조의 규정을 반하여 공공기 에 취

업한 경우에는 비 면직자가 취업한 공공기 의 장에게 해임요구를 하게 된

다.

이 경우 원회로부터 해임요구의 요청을 받은 공공기 의 장, 리사기

업체 는 회의 장은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응하여야 한다.

이와 함께 원회는 부방법 제45조의 규정을 반하여 공공기 에 취업한 

비 면직자에 해서는 비 면직자가 취업한 공공기 의 장에게, 리사기

업체에 취업한 비 면직자에 해서는 비 면직자가 퇴직  소속하 던 공

공기 의 장에게 고발을 요구할 수 있다.

다. 비위면직자 발생 및 취업위반자 현황

각  공공기 에서 원회에 제출한 자료에 의하면 2002년 이후 2005년 

상반기까지의 비 면직자 발생 황은 총 1,210명으로 나타났으며, 기 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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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는 앙행정기 이 521명으로 가장 많고, 다음으로 공직유 단체가 309

명, 지방자치단체가 288명, 교육자치단체가 92명인 것으로 나타났다.  

면직유형별로는 해임이 515명으로 가장 많고, 다음으로 면 378명, 당

연퇴직 317명의 순으로 나타났다.  부패유형별로는 뇌물․향응수수가 815

명으로 가장 많고, 공 횡령․유용 239명, 직권남용․직무유기 66명, 기타 

73명, 문서 ․변조 17명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원회는 각  공공기 에서 제출한 자료를 토 로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상․하반기(’05. 3월, 8월)에 취업여부를 조회한 결과, 총 383명이 취업한 

것으로 나타났고, 이  부방법 제45조를 반하여 리사기업체에 취업한 

자는 3명으로 확인되었으나 원회의 추가 확인 과정  당해업체에서 자진

사퇴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해 원회는 비 면직자(3명)가 취업제한규정(부방법 제45조)을 

반한 사실은 인정되나, 당사자들이 원회의 해임요구 이 에 취업업체에

서 자진사퇴함으로써 부방법 제46조(취업자의 해임요구)에 의한 해임요구

사항에 해당되지 않고, 취업을 함에 있어 고의성이 없었던 , 취업기간이 

비교  단기간이었던 (3～6개월) 등을 고려하여 고발  고발요구 조치를 

하지 않고 계 공공기 의 장에게 비 면직자 리 업무를 철 히 하도록 

주의조치하 다.

라. 취업제한관리 실태조사

원회는 각  공공기 의 비 면직자 발생 보고 락   취업제한 반

여부 확인을 하여  리 실태 검을 실시하 다.  2005년도에는 상․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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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기에 총 22개 기 을 상으로 실시한 결과 총 6개 기 에서 16명의 비

면직자에 해 보고를 락한  사실을 확인하 고, 이에 해 원회에서는 

해당기 에  16명을 비 면직자에 포함하여 리하도록 조치하 다.

반 으로 제도 운  4년차에 어들면서 각  공공기 의 기본 인 보

고․ 리시스템은 정착된 것으로 악되었으나,  운  과정에 있어서는 「업

무 련성」 단의 소극  태도  이해부족, 「부패행 」 련 규정의 해석

상  착오, 비 면직자 발생시에「취업제한제도 안내문」사 고지 미흡 등은 

주요 문제 으로 지 되었다.

마. 평가 및 향후계획

원회는 각  기 의 비 면직자 운 ․ 리 시스템에 한 실태조사를 

한층 강화하여 나갈 계획이다.  상․하반기 정례 인 검을 원칙으로 하면

서 년에는 앙행정기  주의 검활동에서 벗어나 리상의 사각지

라고 할 수 있는 공직유 단체  시․군․구를 심으로 검의 실효성을 

높여나갈 정이다.

한, 공직자윤리법  동법 시행령의 련 규정을 용하고 있는 행 제

도의 문제 을 분석하고, 이를 토 로 종합 인 개선방안을 마련하여 련 

법 개정 추진 여부를 검토할 계획이다.

이를 해 비 면직자 취업제한제도 도입취지 등을 살릴 수 있는 구체  

방안을 계기 과의 긴 한 의, 문가 자문 등을 거쳐 추진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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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위면직자 관리 현황
(’05. 6월말 현재)

□ 비위면직자 발생현황

발생연도 ’02년 ’03년 ’04년 ’05년(상) 합  계

비위면직자 350명 318명 398명 144명  1,210명

□ 기관별․면직유형별 발생현황

소속기관 면직유형 ’02년 ’03년 ’04년 ’05년(상) 합  계

중앙행정기관 당연퇴직 41 22 44 16 123
파 면 51 50 76 19 196
해 임 65 65 49 23 202
소   계 157 137 169 58 521

지방자치단체 당연퇴직 39 37 62 13 151
파 면 15 17 11 11 54
해 임 30 27 24 2 83
소 계 84 81 97 26 288

교육자치단체 당연퇴직 2 2 1 2 7
파 면 10 12 8 5 35
해 임 23 7 16 4 50
소   계 35 21 25 11 92

공직유관단체 당연퇴직 11 4 18 3 36
파 면 12 20 32 29 93
해 임 51 55 57 17 180
소   계 74 79 107 49 309

합   계 당연퇴직 93 65 125 34 317
파 면 88 99 127 64 378
해 임 169 154 146 46 515
합   계 350 318 398 144 1,2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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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패유형별 발생현황

소속기관 부패유형 ’02년 ’03년 ’04년 ’05년(상) 합  계

중앙행정기관 뇌물･향응수수 120 104 130 40 394
공금횡령･유용 16 22 14 9 61

직권남용･직무유기 16 4 3 4 27
문서위 변조 2 2 3 - 7

기  타 3 5 19 5 32
소  계 157 137 169 58 521

지방자치단체 뇌물･향응수수 61 66 68 20 215
공금횡령･유용 5 6 21 4 36

직권남용･직무유기 11 3 1 - 15
문서위･변조 4 - 3 1 8

기  타 3 6 4 1 14
소  계 84 81 97 26 288

교육자치단체 뇌물･향응수수 22 3 11 4 40
공금횡령･유용 13 17 13 6 49

직권남용･직무유기 - 1 1 - 2
문서위･변조 - - - - -

기  타 - - - 1 1
소  계 35 21 25 11 92

공직유관단체 뇌물･향응수수 43 30 71 22 166
공금횡령･유용 17 35 19 22 93

직권남용․직무유기 9 5 5 3 22
문서위･변조 - - 1 1 2

기  타 5 9 11 1 26
소  계 74 79 107 49 309

합   계 뇌물･향응수수 246 203 280 86 815

공금횡령･유용 51 80 67 41 239
직권남용․직무유기 36 13 10 7 66

문서위･변조 6 2 7 2 17
기  타 11 20 34 8 73

합  계 350 318 398 144 1,2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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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 절  신고자 보호 및 보상*

1. 보호보상제도의 개요

가. 보호보상제도의 의의

신고자 보호보상제도는 청렴한 선진국가 건설을 하여 부패행  신고를 

활성화하고 부패방지 행정에 국민의 극 인 참여(Good Governance)를 

유도하는 제도로 비용․고효율의 부패방지 수단이다.

이 제도는 2002년 1월 25일 원회 출범 당시부터 시행되어 왔으나, 신

고자들에 한 보복행 가 반복되는 등 제도운  과정상 여러 가지 문제 이 

드러나 신고자·시민단체 등의 제도보완 요청과 원회의 개선 노력 등으로 

2005년 7월 21일「부패방지법」개정, 2005년 12월 30일「부패방지법 시

행령」개정 등을 거쳐 폭 개선되었다.

그 주요한 내용으로는 직무상 비 수 의무 반에 한 면책제도 도입, 

보복행  입증책임을 불이익처분청 등이 부담하도록 규정, 경제 ․행정  

불이익처분에 한 원상회복 등의 조치 권고, 보복행  련 조사불응자 등

에 해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는 제재규정, 조사  형사 차의 

진행에 있어서「특정범죄신고자 등 보호법」을 용하여 신분노출을 최소화

하고 반시 형사처벌, 보상  지 요건 완화, 보상  지 률을 2～10%에

* 보호보상과 김세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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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 4～20%로 확 , 보상  지 한도액을 2억원에서 20억원으로 상향조정, 

5천만원 이하의 포상  지 제도 신설 등이 있다. 개정내용을 반 한 보호보

상제도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나. 보호보상제도의 주요내용

(1) 비밀보장

원회  신고사항을 이첩 받은 조사기 의 조사자는 신고자의 동의 없

이 그 신분을 밝히거나 암시하여서는 아니 되며(법 제33조제1항), 원회는 

확인 결과 의 규정을 반하 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징계권자에게 련

자의 징계를 요청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제33조)

신고자가 신고를 이유로 피해를 입거나 입을 우려가 있는 경우 신고와 

련된 조사  형사 차에서「특정범죄 신고자 등 보호법」제7조(인 사항의 

기재생략)  제9조(신원 리카드의 열람) 내지 제12조(소송진행의 의

등)의 규정을 용한다.(법 제33조제4항) 구든지 신변보호조치 상자 

는 조사  형사 차에서 보호되는 상자임을 알면서 그 인 사항 는 부

패행 신고자 등임을 미루어 알 수 있는 사실을 다른 사람에게 알려주거나 

공개 는 보도할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는 1천만원 이하의 벌 에 처한

다.(법 제33조제5항, 법 제51조의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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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신분보장 및 경제적·행정적 보장 

구든지 이 법에 의한 신고나 이와 련한 진술 그 밖에 자료제출 등을 

한 이유로 소속기 ․단체․기업 등으로부터 징계조치 등 어떠한 신분상 불

이익이나 근무조건상의 차별을 받지 아니한다.(법 제32조제1항) 신분상 불

이익이나 근무조건상 차별을 당하 거나 당할 것으로 상되는 때에는 원

회에 당해 불이익처분의 원상회복․ 직· 징계의 보류 등 신분보장조치와 그 

밖에 필요한 조치를 요구할 수 있으며(법 제32조제2항), 구든지 신고로 

인하여 인․허가 등의 취소, 계약의 해지 등 경제 ․행정  불이익을 당한 

때에는 원회에 원상회복 는 시정을 하여 인허가․계약 등의 잠정 인 

효력 유지 등 필요한 조치를 요구할 수 있다.(법 제32조제3항)

원회는 의 요구가 있는 경우 조사에 착수하여야 하며, 조사결과 공직

자로부터 요구된 내용이 타당하다고 인정한 때에는 요구자의 소속기 의 장

에게 한 조치를 요구할 수 있고, 이 경우 원회로부터 요구를 받은 당

해 기 의 장은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따라야 한다. 공직자가 아닌 자

로부터 요구된 내용이 타당하다고 인정된 때에는 계기 의 장 는 요구자

가 소속한 단체․기업 등의 장에게 한 조치를 권고할 수 있다.(법 제32

조제4항 내지 제8항)

공직자인 신고자가 원회에 직, 출․ 입, 견근무 등의 인사에 

한 조치를 요구한 경우 요구내용이 타당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앙인사

원회 는 련 기 의 장에게 필요한 조치를 요구할 수 있고, 이 경우 앙

인사 원회 는 련 기 의 장은 이를 우선 으로 고려하여야 하며 그 결

과를 원회에 통보하여야 한다.(법 제32조제9항)



제2장 국가청렴위원회 활동사항∙339

원회는 신분상 불이익이나 근무조건상의 차별을 한 자에 하여 징계권

자에게 징계요구를 할 수 있고(법 제32조제10항),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

에 처할 수 있다.(법 제53조제1항) 신분상 불이익처분이나 근무조건상의 차

별을 하지 않았지만 원회의 조치요구를 정당한 사유없이 이행하지 않는 기

장 등에 하여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에 처할 수 있고, 신분상 불이익이

나 근무조건상 차별을 한 자가 공직자일 경우 원회의 조치요구를 이행하지 

아니한 때에는 1년 이하의 징역 는 1천만원 이하의 벌 에 처한다.(법 제

52조의2) 

(3) 신변보호

신고자는 신고를 한 이유로 자신과 친족 는 동거인의 신변에 불안이 있

는 경우 원회에 신변보호조치를 요구할 수 있다. 원회는 필요하다고 인

정한 때 경찰청장, 할 지방경찰청장, 할 경찰서장에게 신변보호조치를 

요구할 수 있다. 경찰청장, 할 지방경찰청장, 할 경찰서장은 원회와 

의를 거쳐「특정범죄신고자 등 보호법 시행령」제7조의 규정에 의한 시설

보호, 신변경호, 주거순찰 등의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법 제33조제2항,  

제34조)

(4) 기타 보호장치

가) 협조자 보호 및 책임의 감면

신고와 련하여 신고자 외에 진술 그 밖에 자료제출 등의 방법으로 신고

내용의 감사․수사 는 조사에 조력한 자의 신분보장  신변보호에 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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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법 제32조(신분보장), 법 제33조(신변보호 등), 법 제35조(책임의 감면 

등)의 규정을 용한다.(법 제34조)

신고를 함으로써 그와 련된 자신의 범죄가 발견된 경우 그 신고자에 

하여 형을 감경 는 면제할 수 있으며(법 제35조제1항), 공공기 의 징계

처분에 하여 이를 용한다.(법 제35조제2항)

나) 비밀준수의무 위반에 대한 면책

부패방지법에 의하여 신고한 경우에는 다른 법령, 단체 약 는 취업규

칙 등의 련 규정에 불구하고 직무상 비 수의무를 반하지 않는 것으로 

본다.(법 제35조제3항) 

다) 입증책임 전환

신고자가 신고한 후 원회에 원상회복 등을 요구하거나 법원에 원상회복 

등에 한 소를 제기하는 경우 해당 신고와 련하여 불이익을 당한 것으로 

추정한다.(법 제32조의2)

라) 소속기관․감독기관의 신고자 보호

법 제32조(신분보장 등), 법 제33조(신변보호 등), 법 제34조( 조자 보

호), 법 제35조(책임의 감면 등)의 규정은 소속기  는 감독기 에 하

여 신고한 경우에 하여 이를 용한다.(법 제35조의2)

(5) 포상 및 포상금 지급

원회는 신고에 의하여 히 공공기 에 재산상 이익을 가져오거나 손

실을 방지한 경우 는 공익의 증진을 가져온 경우에는 상훈법 등의 규정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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따라 포상을 추천할 수 있으며, 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포상 을 지

할 수 있다.(법 제36조제1항)

포상  지 사유로는 부패행 자에 하여 공소제기·기소유 ·기소 지, 

통고처분, 과태료 는 과징 의 부과, 징계처분  시정조치 등이 있는 경

우, 법령의 제정·개정 등 제도개선에 기여한 경우, 부패행 신고에 의하여 

신고와 련된 정책 등의 개선· 단 는 종료 등으로 공공기 의 재산상 손

실을 방지한 경우, 품 등을 받아 자진하여 그 품 등을 신고한 경우, 그 

밖에 포상 을 지 할 수 있다고 보상심의 원회가 인정하는 경우 등이 있

다. 포상 은 5천만원 이하로 하되, 품 등의 자진신고인 경우 포상 은 신

고 액의 20% 범  내에서 2억원 이하로 지 한다.(  제35조)

(6) 보상금 지급

신고자는 신고로 인하여 직 인 공공기  수입의 회복이나 증  는 

비용의 감을 가져오거나 그에 한 법률 계가 확정된 경우에는 원회에 

보상 의 지 을 신청할 수 있으며(법 제36조제2항), 원회는 보상심의

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보상 을 지 하여

야 한다.(법 제36조제3항)

몰수 는 추징 의 부과, 국세 는 지방세의 부과, 손해배상  는 부당

이득 반환 등에 의한 환수, 계약변경 등에 의한 비용 감  그 밖에 처분이

나 결(다만, 벌 ․과료․과징  는 과태료의 부과와 통고처분 제외) 등

과 같은 사유로 인하여 공공기  수입의 회복이나 증  는 비용의 감을 

가져오거나 그에 한 법률 계가 확정되고, 부과  환수 등으로 인하여 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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져온 공공기  재정수입 증 는 신고사항  증거자료 등과 직 으로 련

되는 경우에는 보상 을 지 할 수 있다.(  제35조의2) 

보상  지 기 은 지 한도액 20억원 범  내에서 수입증  는 비용

감액의 규모에 따라 환수 액의 4%～20%로 하고, 신고의 정확성, 신고내

용의 언론 공개여부, 신고와 련하여 불법행  여부 등을 고려하여 감액할 

수 있다.(  제40조)

한 부패행 의 감사․수사 는 조사업무에 종사 이거나 종사하 던 

공직자가 자기의 직무 는 직무이었던 사항과 련하여 신고한 경우에는 보

상 을 지 하지 아니한다.(  제41조)

보상  지 시기는 부과  환수 등의 차에 따라 직 인 공공기  수

입의 회복이나 증  는 비용의 감을 가져오거나 그에 한 법률 계가 

확정된 후에 지 한다. 이 경우 그 부과  환수 등에 한 불복제기기간이 

경과되지 아니하 거나 불복구제 차가 진행 인 경우에는 그 기간  차

가 종료된 후에 지 한다.(  제44조제1항)

법률 계의 확정으로 인한 보상  지 시기는 공공기 의 수입회복 등이 

시작될 때까지 100분의 50범  내에서 그 보상  지 을 유보할 수 있으며, 

지 유보된 보상  지 은 공공기 의 수입회복 등이 이미 지 된 보상 을 

과하여 당  결정된 보상 액에 이를 때까지 지 한다.(  제44조제2항 

 제3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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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보호보상 실

가. 보호업무 처리실적 및 주요사례

지난 1년간 우리 원회에 신고자 등이 신분상 불이익이나 근무조건상 차

별을 당하 거나 당할 것으로 상하여 「신분보장조치 등」을 요구한 사건

은 총 20건으로, 이에 해 우리 원회는 원상회복요구나 인사교류요구 등

의 신고자 보호조치를 취하 다.

원회에서 수하여 처리한 신분보장조치등의 요구에 한 주요사례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 사례 1
○ 사건개요

    - 요구자 등은 ○○시 상수도사업본부 수질연구소장이 인증없는 기

에 수돗물 수질검사를 의뢰한 후 자체 연구사들에게 신 검사토록 

하고 검사를 하지 않은 기 에 검사비를 지 한 사실에 하여 신고

를 함

    - ○○시장은 업에 참가하 다는 이유로 요구자들을 해임하 음

      요구자들은 다른 업참가자들에 비해 부당하게 한 징계를 당한 

것은 신고로 인한 불이익이라고 주장하면서, 신분보장조치요구를 

하는 한편, 요구자  2명은 다른 시도로  인사교류요구를 함

○ 조치결과

    - 우리 원회의 조사과정  해당 기 의 소청심사 원회는 요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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들의 업가담은 분 기에 휩쓸린 단순가담으로 보이는  등을 감

안, 징계처분을 당  ‘해임’에서 ‘정직 3월’로 변경하 는바, 우리 

원회는  ‘정직 3월’의 징계처분에 다른 하자가 있는지 여부는 불

문하고, 부패행 신고로 인한 신분상 불이익이라고 보기는 어렵다

고 단함. 다만, 인사교류요구는 타당성이 있어 우리 원회는 

련기 에 인사교류 요구를 하기로 결정함

▶ 사례 2
○ 사건개요

    - 요구자는 우리 원회에 부패행 를 신고한 후 소속기 으로부터 

채용취소 등의 신분상 불이익처분 는 근무조건상의 차별을 당하

다고 주장하면서 신분보장조치요구  인사교류를 요구함

○ 조치결과

    - 신고 이 부터 채용취소사유 존부에 한 조회를 계속해 왔다는  

등에 비추어 채용취소에 차상 하자 등이 있는지는 불문하고 채용

취소가 부패행 신고로 인한 신분상 불이익이나 근무조건상의 차별

이라고 보기는 어렵다고 단하여 신분보장조치요구를 기각함

    - 한편, 채용취소가 원상회복되지 않은 상태에서의 인사교류요구는 

그 실익이 없다고 단하여 기각함

▶ 사례 3
○ 사건개요

    - 요구자는 우리 원회에 부패행 를 신고한 후, ○○ 등학교로부

터 부당해고(강사계약의 부당해지)를 당하 다고 주장하면서 신분

보장조치(원상회복)를 요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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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치결과

    - 우리 원회는 요구자와 ○○ 등학교간의 특기 성교육 컴퓨터강

사계약의 계약기간이 만료되었다는 , 요구자가 ○○ 등학교가 

실시한 특기 성교육 강사채용시험에 응시하 다는 , 채용면  

과정에서 요구자에 해서만 의도 으로 수를 나쁘게  정황이 

발견되지 않은 , 채용면 에 여한 자들이 면 시험 당시에는 

요구자가 우리 원회에 신고를 했다는 사실을 모르고 있었다는 취

지로 진술한  등에 비추어 ○○ 등학교가 요구자와의 강사고용 

계를 종료시킨 것이 요구자가 우리 원회에 신고한 것을 이유로 

한 신분상 불이익이나 근무조건상의 차별이라고 보기는 어렵다고 

단하여 신분보장조치요구를 기각함

▶ 사례 4
○ 사건개요

    - 요구자는 우리 원회에 ○○ 학교 계자의 부패행 를 신고한 

이유로 면처분 등의 불이익처분을 당하 다고 주장하면서  불

이익처분에 한 원상회복 등을 요구함

○ 조치결과

    - 요구자에 하여 다수의 징계사유가 존재한다는 , 인사 원회 

원들은 징계가 부패행  신고와 련이 있는지 여부에 하여 검토

하는 등 요구자의 징계에 하여 신 을 기하 다는  등에 비추

어 면처분이 과 한지 여부는 별론으로 하고  부패행 신고로 인

한 신분상 불이익이나 근무조건상의 차별이라고 보기는 어렵다고 

단하여 신분보장조치요구를 기각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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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례 5
○ 사건개요

    - 해외 유학기간 인 소속학교 교직원들에게 부당하게 을 지

하 다는 내용의 부패행 를 신고한 후 소속학교로부터 면처분을 

당한 것에 하여 신분보장조치를 요구함

○ 조치결과

    - 신분보장조치요구건의 조사과정  교육인 자원부 교원소청심사

원회에서 징계 차상의 하자로 요구자에 한 면처분을 취소하

고, 소속학교가 재차 징계 원회를 개최할 쯤 원회는 ○○학원 이

사장  징계 원장에게 요구자가 부패행 신고를 한 이유로 신분

상의 불이익이나 근무조건상의 차별을 받는 일이 없도록 조하여 

달라는 내용의 공문을 발송함. 그 후 ○○학원측은 요구자에 해 

감 1월의 처분을 하 고, 이에 요구자가  면처분에 한 신분

보장조치요구를 취하함에 따라 원회에 보고 후 종결처리함

▶ 사례 6
○ 사건개요

    - 부패행 신고 후 승진서열명부상 하 순 로 결정된 것에 하여 

신분보장조치를 요구함

○ 조치결과

    - 요구자가  ○○시청으로 인사이동된 이후에는 근무성 평정이 높아

진 사실, 승진후보자명부작성에 반 되는 교육훈련평정 수가 낮은 

사실,  ○○시의 경우 연공서열에 의하여만 근무성 평정을 하는 것

이 아니라는 사실 등이 확인되었고 한 요구자가 신분보장조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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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를 취하하여 원회 보고 후 종결처리함

▶ 사례 7
○ 사건개요

    - ○○기  소속직원이 기 장의 개인  행사에 소요된 비용충당을 

한  갹출행 에 하여 감독기 과 원회에 신고한 후, 해

임처분을 당한 것에 하여 신분보장조치를 요구함

○ 조치결과

    - ○○기 은 요구자가 우리 원회에 신고  신분보장조치요구를 

한 직후 요구자의 주변에 한 반 인 조사를 실시하고 그 결과

를 징계사유에 포함시켜 요구자를 해임하 다는 , 일부 징계 의 

사실에 해서는 충분한 조사를 실시하지 아니하고 징계사유로 삼

았다는 , 다른 징계사례에 비추어 요구자에 한 징계양정이 과

한  등이 인정되어 원회는 요구자의 소속기 장에 하여 원

상회복조치를 취할 것을 요구함

▶ 사례 8
○ 사건개요

    - ○○기  환경미화원이 우리 원회에 신고한 후 해고 차가 진행

되고 있는 것 등에 하여 신분보장조치를 요구함

○ 조치결과

    - ○○기 은 요구자가 청소를 불성실하게 수행하 다는 등의 이유로 

해고 차를 진행하고 있었으나, 원회의 조사과정에서 요구자와 

○○기  사이에 요구자가 향후 성실하게 근무하면 요구자에 한 

해고 차를 진행하지 않고 요구자의 청소구역도 조정해주기로 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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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의가 성립함. 이에 요구자가 신분보장조치요구를 취하하여 원

회 보고 후 종결처리함

▶ 사례 9
○ 사건개요

    - 감사원 등에 ○○기  리과장 등의 경내 나무 400～500주를 

무단 반출한 사실 등을 신고한 신고자가 소속기 에서 자신을 민원

실에서 다른 부서로 보시키려는 계획이 있는데 이를 지시켜 달

라는 신분보장조치를 요구함

○ 조치결과

    - 우리 원회는 신분보장조치요구 수 당일 요구자의 소속기 에 

하여 부패방지법상의 신고자보호제도를 설명하고 이를 반하는 

일이 없도록 주의를 기울여 달라는 내용의 공문을 발송하는 한편, 

신분보장조치요구 수 후 소속기  계자 등에 한 조사를 실시

하여 왔으나, 소속기 에서 요구자에 한 보조치계획을 철회하

고 요구자가 신분보장조치요구를 취하하 으므로 원회에 보고 후 

종결처리함

나. 보호전담제 운영실적 및 주요사례

2005. 7. 21. 부패방지법이 개정되기 에는 신고자가 신고를 한 이유로 

소속기  등으로부터 신분상 불이익처분 등을 받은 후에야 비로소 원회에 

신분보장조치를 요구할 수 있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신고자 보호업무가 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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극 ․수동 으로 이루어질 수밖에 없었다. 이러한 신고자 보호업무의 한계

를 극복하기 하여 사 ․ 극 인 “보호 담제”를 구축하여 신고자 보호

시기를 놓치지 않도록 하는 등 사 방 인 보호에 노력을 많이 기울 다.

 그러나 부패방지법이 개정되면서 신분상의 불이익이이나 근무조건상의 

차별을 당할 것으로 상되는 때에도 신분보장조치 등을 요구할 수 있게 됨

에 따라 부패방지법 개정 에 비해 사 인 보호 담제 사례가 다소 감소

되었다. 

▶ 사례 1
○ 사건개요

    - ○○부 ○○연구소 청사내 건물 도색작업과 련하여, 피신고자가 

신고자에게 공사비를 부풀린 견 서를 작성하여 제출하도록 하고 

부풀린 공사비를 신고자에게 입 한 후 피신고자가 다시 으로 

되돌려 받는 수법 등으로 뇌물을 받은 부패행  사실을 신고자가 

원회에 신고한 후 오히려 신고자가 뇌물공여 의로 경찰 서로부

터 조사받게 되어 원회에 보호요청을 함

○ 조치결과

    - 조사를 실시한 ○○도 지방경찰청을 방문하여 신고자가 공무원 뇌

물공여사건을 밝히는데 있어 결정  기여를 했다는 사실을 설명하

으며, 해당 사건 담당 검찰청에 부패방지법상 신고자에게 책임감

면 규정이 용될 수 있도록 조요청 공문을 발송하 고, 해당 검

찰청의 정한 조치로 민원이 해결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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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례 2
○ 사건개요

    - ○○기  구조조정 당시 간부들과 노조간부들이 로비자 으로 돈을 

걷어 상 기 인 ○○부에 상납한 사실을 우리 원회에 신고한 신

고자가 수사기 의 수사과정  신분이 노출되어 해당 기  감사실

로부터 신고와 련된 질의서를 송부받고 이것의 부당함을 원회

에 호소함

○ 조치결과

    - 해당 기 과 상 기 인 ○○부 감사부서에 방문하여 황 악  

신고자보호제도 안내공문을 송부하 으며, 해당 기  감사부장으로

부터 신고자의 신고로 인한 언론기 의 보도와 수사기 의 수사로 

해당 기 의 명 가 훼손되고 행정력 낭비요인이 발생되었다고 

단되어 사실 계 확인을 하여 질문서를 발송하 다는 진술을 청

취하 는바, 두 기  모두가 신고자보호에 정  의사를 표시하여 

민원이 해결됨

▶ 사례 3
○ 사건개요

    - 신고자는 통역시스템구축업체 표로서 ○○도 주  2000억원 규

모의 국제 시장 신축공사에 참여하여 설계단계부터 3년여 동안 기

술지원을 하고 있었던 자로서 공사감리단의 제주도 출장시 출장경비

와 향응  등에 해서 철 히 조사를 해 달라는 내용을 우리 원

회 신고한 후 신고와 련하여 피의자 신분으로 ○○도 지방경찰청으

로부터 뇌물공여 의로 조사를 받고 있다고 하면서 보호를 요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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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치결과

    - ○○도 지방경찰청에 부패행  신고자에 한 부패방지법상 신고자 

책임의 감면조항이 용될 수 있도록 조요청 공문을 발송하 고 

해당 경찰청의 정한 조치로 민원이 해결됨

다. 보상업무 처리실적 및 주요사례

신고로 인하여 공공기  수입의 회복이나 증  는 비용의 감을 가져

온 경우에 보상 을 지 할 수 있도록 규정한 법 제36조제2항  제3항에 

의하여 지난 1년간 보상 을 지 한 실 은 총 19건에 2억6천8백만원(환수

액 36억원)으로 구체  사례는 다음과 같다.

▶ 사례 1
신고로 인하여, ○○고등학교(사립) 교사들이 장기간의 해외연수를 실시

하면서 휴직처리하지 아니하고 근무한 것처럼 조작하여 월  액을 지 받

아 부당이득을 취한 사실이 밝 져, 해당 교사들로부터 118,042,380원이 

환수됨에 따라 신고자에게 11,262,000원의 보상 을 지 함

▶ 사례 2
신고로 인하여, ○○약국에서 건강보험공단에 요양 여비용을 청구함에 

있어 처방 을 발행한 의사의 동의 없이 가약품으로 체조제  변경조제

하고 건강보험공단에는 처방 에 기재된 고가약품 가격으로 비용을 청구하

여 부당이득을 취한 사실이 밝 져, 해당 약국으로부터 18,310,780원이 환

수됨에 따라 신고자에게 1,831,000원의 보상 을 지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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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례 3
신고로 인하여, ○○의원에서 건강보험공단에 요양 여비용을 청구함에 있

어 실제로 근무하지 않은 물리치료사로부터 면허증을 여받고 이를 이용하

여 요양 여비용을 청구한 사실이 밝 져 해당 의원으로부터 99,680,000원 

환수됨에 따라 신고자에게 9,968,000원의 보상 을 지 함

▶ 사례 4
신고로 인하여, 폐기물 처리업자  운송업자가 ○○시 비 생매립장의 

폐기물을 운송ㆍ처리하는 과정에서 차량 1 당 4～5톤 정도를 부풀리는 방

법으로 폐기물 운반․처리량을 조작하여 공공기 에 손실을 래한 사실이 

밝 져, 해당 사업자들로부터 254,113,390원이 환수됨에 따라 신고자에게 

20,787,000원의 보상 을 지 함

▶ 사례 5
신고로 인하여, 특정 제조업체와 수의계약을 통해 공사 련 자재를 구입

해 주고 그 가로 뇌물을 수수한 사실이 밝 져,  해당 공직자로부터 

10,000,000원이 추징됨에 따라 신고자에게 1,000,000원의 보상 을 지 함

▶ 사례 6
신고로 인하여, ○○시청의 월드컵 홍보시설물 설치 담당 공직자가 특정

업체로부터 시공업체 선정과 련하여 뇌물을 수수한 사실이 밝 져, 해당 

공직자로부터 16,000,000원이 추징됨에 따라 신고자에게 1,600,000원의 

보상 을 지 함

▶ 사례 7
신고로 인하여, ○○체고 사격부 감독이 회참가  훈련 등을 해 학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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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부터 지원받은 경비를 개인용도로 착복하고, 학교에서 구입해  훈련용 실

탄을 임의 처분하는 등의 횡령사실이 밝 져, 해당 사격부 감독으로부터 

37,072,300원이 환수됨에 따라 신고자에게 3,707,000원의 보상 을 지

함

▶ 사례 8
신고로 인하여, 서울시 ○○구 소재 장애인 복지 에서 실제로 근무하지 

않은 직원에게 인건비와 퇴직 을 지 한 것처럼 조작하고, 기자재를 실제보

다 높은 가격으로 구입한 것처럼 조작하는 등의 수법으로 공공지원 을 편취

한 사실이 밝 져, 복지  장 등으로부터 271,560,010원이 환수됨에 따

라 신고자에게 22,009,000원의 보상 을 지 함

▶ 사례 9
신고로 인하여, ○○경찰서 경리담당 직원 등이 특정업체와 수의계약으로 

도 공사 계약을 체결하여  가로 뇌물을 수수한 사실 등이 밝 져, 련

자들로부터 373,207,000원이 추징됨에 따라 신고자에게 29,124,000원의 

보상 을 지 함

▶ 사례 10
신고로 인하여, 노숙자 쉼터와 아동보육시설을 운 하면서 취사원 인건비 

 노숙자 식비, 어린이집 교사의 인건비를 보조받아 그  일부를 착복하

고, 실제로 운 하지 않은 장애인공동생활가정을 운 한 것처럼 조작하여 공

을 횡령한 사실이 밝 져, 련자로부터 243,713,000원이 환수됨에 따

라 신고자에게 20,059,000원의 보상 을 지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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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례 11
신고로 인하여, ○○시와 생활쓰 기 수거ㆍ운반  처리계약을 체결한 

업체들이 처리량에 따라 사업비를 받는 을 이용하여 처리량을 부풀리기 

해 차량에 돌멩이를 싣고 계근하는 방법과 차체 무게가 서로 다른 차량을 바

꾸어서 계량하는 수법으로 부당이득을 취한 사실이 밝 져, 련자들로부터 

199,675,000원이 환수됨에 따라 신고자에게 16,977,000원의 보상 을 

지 함

▶ 사례 12
신고로 인하여, ○○청 건축사무소 소장과 공사 장이 신축공사를 감독하

에 있어 내부 규정에 따라 설계도 등에 합하게 시행되고 있는지 여부를 감

독하여야 함에도 이를 소홀히 하고 해당 공사 장소장으로부터 품을 수수

한 사실이 밝 져, 련자들로부터 2,458,000원이 추징됨에 따라 신고자에

게 245,000원의 보상 을 지 함

▶ 사례 13
신고로 인하여, ○○시로부터 ‘청소년서바이벌캠 ’ 등의 운 을 탁받은 

법인의 사무국장 등이 직원인건비, 운 비  각 학교, 단체의 참가비를 조

작하여 그와 련된 식비 등의 지원 을 횡령하고, 각종 물품을 구입하면서 

고가로 매입한 것처럼 조작하여 차액을 횡령한 사실이 밝 져, 련자들로부

터 705,994,000원이 환수됨에 따라 신고자에게 48,299,000원의 보상

을 지 함

▶ 사례 14
신고로 인하여, 수원시 ○○ 학교 태권도부 감독교사가 각종 회에 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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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면서 학교에서 산으로 지원되는 선수들의 교통비, 식비, 간식비 등을 사

 용도로 사용하는 등 공 을 횡령한 사실이 밝 져, 7,256,000원이 환수

됨에 따라 신고자에게 725,000원의 보상 을 지 함

▶ 사례 15
신고로 인하여, 서해 교 건설사업을 한 도선 폐업보상과 련하여 민

간 감정평가업자가 규정을 배하여 고가로 감정평가를 하고 시행업체인 ○

○공사에서도 이를 확인하지 아니하고 보상 을 지 한 사실이 밝 져, 민간 

감정평가업자 등으로부터 23,718,000원이 환수됨에 따라 신고자에게 

2,371,000원의 보상 을 지 함

▶ 사례 16
신고로 인하여, ○○기 에서 발주한 기공사와 련하여 감리원이 해당 

감독 공무원에게 산 감방안에 하여 건의하 으나 묵살하고 감리원을 

교체하도록 하여 시공업자에게 부당한 이익을 도모한 사실이 밝 져, 선지

된 공사 의 이자 등 총 29,281,000원이 환수되거나 비용이 감됨에 따

라 신고자에게 2,928,000원의 보상 을 지 함

▶ 사례 17
체납자의 재산을 알려주며 압류하라고 제보하 으나 계약자가 납부능력이 

없다는 사유로 집행하지 않았다는 등의 내용을 신고한 신고자가 보상  지

신청을 하 으나, 부패방지법에 한 신고로 인하여 직 인 공공기  수입

의 회복이나 증  는 비용 감을 가져온 경우에 해당되지 않는 것으로 

단되어  보상  지 신청을 기각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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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례 18
피신고인이 매입 세 계산서를 허 로 발 받아 부가가치세를 환 받았으

며 이는 할세무서 담당공무원의 묵인･동조없이는 불가능한 것이라는 내용

을 신고한 신고자가 보상  지 신청을 하 으나, 담당공무원이 묵인․동조

한 사실이 밝 지지 않았고 단순히 부가가치세를 부정하게 환 받는 것은 부

패방지법상 부패행 에 해당되지 않는 것으로 단되어  보상  지 신청

을 기각함

▶ 사례 19
신고로 인하여, ○○시 ○○개발사업소에서 실시하고 있는 토지구획정리

사업의 시공업체  폐기물 처리업체들이 처리량을 조작하여 처리비용을 부

당청구한 사실이 밝 져, 련자들로부터 1,259,530,000원이 환수됨에 따

라 신고자에게 75,976,000원의 보상 을 지 함

라. 연도별 보호보상 실적 및 추이

○ 신분보장

구분 ’02년 ’03년 ’04년 ’05년 계 처 리 결 과

신분

보장
4건 2건 4건 20건 30건

 ◦ 인용 5건
  － 과태료 부과 6명, 징계요구 3명
  － 원상회복 3명, 인사교류 요구 1명
  － 인사자료 통보 1명
 ◦ 일부인용 등 19건 (조사중 10건 포함)
  － 전직 1건, 취업알선 1건, 원상회복되어 종결 1

건, 취하 4건, 인사교류 요구 2건, 조사중 10건
 ◦ 기각 6건
  － 중앙노동위 복직결정 및 취하 1건
  － 이유 없음 5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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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2-64                 연도별 신분보장 추이

○ 보호전담제

구  분 보호전담제 건수

‘03년 6

‘04년 6

‘05년 3

계 15

표 2-65              연도별 보호전담제 실적 추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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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변보호

구분 ’02년 ’03년 ’04년 ’05년 계 처 리 결 과

신변

보호
3건 - 2건 1건 6건

◦ 1건에 대하여는 관할 경찰서장의 협조 

하에 신변보호 대상자의 해제 요청 시까

지 신변보호 조치.
◦ 2건은 사전 예방적 차원에서 신변보호 

조치를 요구한 건으로, 신청자에 대한 

모니터링 중 사유가 발생되지 않아 종결

처리 됨.
◦ 1건은 관할 경찰서장과 협의 하에 2004

년 하반기부터 신변보호조치 중.
◦ 2건은 위원회 의결을 거쳐 기각됨.

○ 신분공개요구

구분 ’02년 ’03년 ’04년 ’05년 계 처 리 결 과

신분

공개
- - - 1건 1건

◦ 요구자는 위원회에 신고자 신분비공개로 

신고 후 자신의 신분이 공개되어 소속회

사로부터 신고취하를 종용받았다고 주장

하면서, 신분공개여부확인요구

◦ 위원회는 조사결과 신분공개에 책임이 

있는 공직자에 대하여 적절한 조치를 취

할 수 있도록 해당기관 등에 대하여 조

사결과를 통보함.

○ 포상

구  분 계 대통령표창 국무총리표창 위원장표창

‘03년 3 - - 3

‘04년 5 1 4 -

‘05년 11 2 4 5

계 19 3 8 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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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3년 2004년 2005년

건 수

구  분 건수 환수금액 보상금액 비  고(보상금 내역)

총  계 28 6,401,331천원 441,653천원  ※ 기각 3건
‘02년 1 7,430천원 743천원 ◦ 출장비 횡령                   743천원 

‘03년 3 1,114,962천원 73,744천원
◦ 용역비 과다지급             63,751천원
◦ 지자체 예산낭비             9,993천원
◦ 기  각  1건

‘04년 5 1,609,320천원 98,298천원

◦ 지장물 보상금 과다지급     1,247천원
◦ 보건소 직원 업무상 배임      798천원
◦ 지방세 환급 관련 뇌물수수   19,247천원◦ 중학교 서무부장 뇌물수수       401천원
◦ 택지조성공사 관련 업무배임   76,605천원

‘05년 19 3,669,619천원 268,868천원

◦ 학교교원보수 부당지급      11,262천원
◦ 약국 건강보험 부정청구        1,831천원◦ 의원 건강보험 부정청구       9,968천원
◦ 폐기물 톤수조작 횡령        20,787천원
◦ 공사직원의 입찰비리         1,000천원 ◦ 시청직원의 월드컵 관련비리   1,600천원
◦ 사격부 감독의 공금횡령       3,707천원
◦ 시각장애인 복지관비리       22,009천원◦ 경찰서 직원의 뇌물수수      29,124천원
◦ 복지재단 비리                20,059천원
◦ 생활쓰레기 처리 관련        16,977천원◦ 철도시설물 건축 관련           245천원
◦ 위탁사업 보조금 관련        48,299천원 
◦ 태권도감독 공금횡령             725천원◦ 도선폐업 보상 관련           2,371천원 
◦ ○○ 기관 전기공사           2,928천원
◦ ○○시 건축폐기물            75,976천원◦ 기  각  2건

표 2-66               연도별 포상 실적 추이

○ 보상금 : 총 28건, 441,653천원 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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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2-67            연도별 보상금 지급 실적 추이

3. 달라진 보호보상제도 

‣ 부패방지법 개정

  - 관계부처 의견조회 : ’04. 8. 6.~8. 17.

  - 입법예고          : ’05. 9. 25.~10. 15.

  - 국무회의 심의     : ’04. 11. 2.
  - 국회제출          : ’04. 11. 9.
  - 국회 본회의 의결  : ’05. 6. 29.
  - 대통령 재가       : ’05. 7. 19.
  - 공포 및 시행      : ’05. 7. 21.

‣ 부패방지법 시행령 개정

  - 관계부처 의견조회 : ’05. 7 .8.~7. 18.

  - 입법예고          : ’05. 8. 4.~8. 24.

  - 국무회의 심의     : ’05. 12. 27.
  - 대통령 재가 및 공포․시행 : ’05. 12. 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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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부패행위 개념 확대

(1) 개정전 문제점

  ◦ 개정  부패방지법에서는 “ 구든지 부패행 를 알게 된 때에는 이를 

원회에 신고할 수 있다(법 제25조)”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특히 

“공직자는 그 직무를 행함에 있어 다른 공직자가 부패행 를 한 사실

을 알게 되었거나 부패행 를 강요 는 제의 받은 경우에는  지체없

이 이를 수사기 ․감사원 는 국가청렴 원회에 신고하도록 규

정”(법 제26조)하고 있으나,

  ◦ 공직자가 아닌 일반인이 공직자에게 부패행 를 제의․강요하는 경

우 공직자는 법 제26조의 규정에 의하여 수사기  등에 신고를 해야 

하지만, 그 일반인의 행 는 부패행 에 해당되지 않기 때문에 부패

방지법의 규제를 받지 않는 상이 발생함.

  ◦ 공직자가 일반인에게 부패행 를 제의․강요하는 경우 그 공직자의 

행 는 부패행 에 해당하지 않기 때문에 일반인은 원회에 신고할 

수 없는 문제 이 있음.

(2) 관련 조문

개   정   전 개   정(부패방지법)

제2조(정의) 

  3. “부패행위”라 함은 다음 각목의 1에 해

당하는 행위를 말한다.
  가. 나. (생  략)
   <신  설>

제2조(정의) 

  3 . …………………………………………… 
…………………………….

  가. 나. (현행과 같음)
  다. 가목과 나목에 규정한 행위나 그 은폐

를 강요, 권고, 제의, 유인하는 행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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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기대효과

  ◦ 공직자와 공직자가 아닌 신고자의 신분상 차이로 인하여 발생하는 

이러한 상을 방지하기 하여 부패행  개념을 확

  ◦ 부패행 의 제가 되는 간 인 부패행 까지 신고할 수 있도록 

신고 상을 확 하여 부패행 를 거부․불이행할 수 있는 법 근거 

 신고 차를 마련함으로써 공정한 직무수행을 한 토 를 확립하

고 부패행  발생을 사 에 방․통제할 수 있는 효과를 거양

나. 신고자 보호 범위의 확대

(1) 개정전 문제점

  ◦ 법 제25조에는 외국인을 포함하여 구든지 원회에 신고할 수 있

도록 되어 있지만, 신분보장의 상에는 국민만 해당하는 것으로 규

정되어 있어, 주한 상공인  외국인 근로자 등이 부패행 를 신고하

는 경우는 신분보장을 받지 못할 가능성이 있음.

  ◦ 신분상 불이익처분을 당하 을 경우에만 사후 으로 신분보장조치를 

요구할 수 있도록 되어 있고 불이익처분이 상되는 경우에는 신고

자를 보호할 근거가 없어 신고자에 한 징계조치 등 불이익처분이 

일단 이루어지고 나면 소송 등 구제 차를 통해야만 원상회복이 가

능하므로 경제 ․시간 으로 과다한 비용과 고통이 소요됨.

  ◦ 신고자의 보호 역은 소속기 ․단체․기업 등으로부터 신분상 불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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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   정   전 개   정(부패방지법)

제32조(신분보장) ①국민은 이 법에 의한 신

고나 이와 관련한 진술 그 밖에 자료제출 

등을 한 이유로 소속기관․단체․기업 등으로

부터 징계조치 등 어떠한 신분상 불이익이

나 근무조건상의 차별을 받지 아니한다.
  ②누구든지 신고를 한 이유로 신분상 불이

익처분을 당하였을 경우에는 위원회에 당

해 불이익처분의 원상회복․전직 등 신분보

장조치(이하 “신분보장조치”라 한다)를 요

구할 수 있다.

  <신 설>

제32조(신분보장 등) ①누구든지………… 
… … … … … … … … … … … … … … … … … 
……………………………………………… 
……………………………………………… 
……………………………………………

  ②누구든지 신고를 한 이유로 신분상 불이

익이나 근무조건상의 차별을 당하였거나 

당할 것으로 예상되는 때에는 위원회에 해

당 불이익처분의 원상회복․전직․징계의 보

류 등 신분보장조치와 그 밖에 필요한 조

치를 요구할 수 있다.
  ③누구든지 신고로 인하여 인․허가 등의 

취소, 계약의 해지 등 경제적․행정적 불이

익을 당한 때에는 위원회에 원상회복 또는 

시정을 위하여 인허가, 계약 등의 잠정적

인 효력유지 등 필요한 조치를 요구할 수 

있다.

익과 근무조건상의 차별만으로 한정하고 있어 조직내부의 신고자가 

아닌 일반신고자가 부패행  신고와 련하여 국가 는 공공기 ․

기업 등으로부터 인․허가 취소 등 경제 ․행정  불이익처분 등의 

보복조치를 당했을 경우 한 보호수단이 없음.

(2) 관련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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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   정   전 개   정(시행령)

제29조(신분보장조치의 요구) 법 제32조제2
항의 규정에 의하여 신분보장조치를 요구

하고자 하는 자는 그 인적사항․요구사유 및 

요구내용 등을 기재한 서면으로 하여야 한다.

제31조(신분보장조치의 결정) ①위원회는 법 

제32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신분보장조치

의 요구가 있는 경우에는 그 요구를 접수한 

날부터 60일 이내에 요구인의 소속기관 등

의 장에 대한 신분보장조치의 요구 또는 권

고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이 경우 필요하

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② (생  략)
  ③위원회는 신분보장조치 요구인의 신분 

등이 원상회복될 수 있도록 소속기관 등의 

장에게 요구하거나 권고할 수 있다.

  ④위원회는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원상회복

이 어렵다고 인정되는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전직 등 원상회복에 상응하는 조

치를 소속기관 등의 장에게 요구하거나 권

고할 수 있다.
  ⑤위원회는 제3항 또는 제4항의 규정에 의한 

요구 또는 권고를 한 때에는 이를 신분보장조

치의 요구인에게 지체없이 통지하여야 한다.
제32조(조치결과의 통보 등) ① (생  략)
  ②위원회로부터 법 제32조제6항의 규정에 의

하여 신분보장조치를 요구받은 기관의 장이 

적절한 신분보장조치를 취하지 못하는 경우

에는 그 사유를 위원회에 소명하여야 한다.
  <신  설>

제29조(신분보장조치등의 요구) 법 제32조제

2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신분보장조

치, 인․허가 및 계약 등의 잠정적 효력유지 

등 그 밖에 필요한 조치(이하 “신분보장조

치등”이라 한다)……………………………
제31조(신분보장조치등의 결정) ①……법 제

32조제2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신분보

장조치등의 요구가 있는 경우에는 그 요구

를 접수한 날부터 60일 이내에 요구인이 소

속된 기관․단체․기업 또는 관련기관(이하 

“소속기관등”이라 한다)의 장에 대한 신분

보장조치등의 요구 …………………………

  ② (현행과 같음)
  ③위원회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결정에 

따라 요구인의 신분보장조치등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소속기관등의 장에게 요구하거

나 권고할 수 있다.
  ④…………………………… 신분보장조치등 
………………………………………………… 

……………………신분보장조치등………… 

………………………………………………… 

………………………………………………… 

  ⑤……………………………………………… 
…………………………………신분보장조치

등………………………………………………

제32조(조치결과의 통보 등) ① (현행과 같음)
  ②………법 제32조제7항…… 적절한 조치

를 요구받은 기관의 장이 당해 조치……

  …………………………………………………
  …………………………………………………
  ③법 제32조제9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원회

로부터 전직․전출․전입 또는 파견근무 등 인

사에 관한 조치를 요구받은 중앙인사위원

회 또는 관련 기관의 장은 그 조치결과를 

60일 이내에 위원회에 통보하여야 한다. 이 
경우 위원회의 요구내용에 따른 조치를 못

하는 경우에는 그 사유를 위원회에 통보하

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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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기대효과

  ◦ 신분보장 상을 법 제32조제1항의 “국민은”을 “ 구든지”로 개정함

으로써 외국인까지 보호받을 수 있도록 하여 신고활성화  외신

인도 제고

  ◦ 신고를 한 이유로 신분상 불이익처분을 당하 거나 당할 것으로 

상되는 경우에도 신분보장조치 등을 요구할 수 있도록 요구범  확

    - 신고자 보호장치를 사 ․ 방 으로 운 하고 불이익처분이 

상될 경우에도 보호제도를 극 으로 운 함으로써 신고자에 한 

불이익최소화  행정력 낭비 방지

  ◦ 신고로 인하여 인․허가의 취소, 계약의 해지 등 경제 ․행정  불

이익을 당하 을 경우에는 원회에 원상회복 는 시정을 하여 

필요한 조치를 요구할 수 있도록 하고, 원회는 조사결과 요구된 내

용이 타당하다고 인정한 때에는 계기 장 등에게 원상회복 는 

시정조치 등의 한 조치를 권고토록 련 규정 개정

다. 보복행위자에 대한 조사기능 강화

(1) 개정전 문제점

  ◦ 보복행 자가 신분보장 조치에 한 조사에 불응하거나 불성실한 자

료제출을 할 경우 강제할 수단이 없어 실효성을 확보하기 곤란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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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관련조문

개   정   전 개   정(부패방지법)

  

  <신  설>

제53조(과태료) ①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

에 해당하는 자는 1천만원 이하의 과태

료에 처한다.
  2. 제32조제6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동조

제5항의 규정에 의한 요구․조회 및 조

치에 응하지 아니한 자

(3) 기대효과

  ◦ 원회의 자료제출 요구, 출석요구, 진술서 제출요구 는 조회에 응

하지 아니한 자에 한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

  ◦ 조사불응자 등 불성실한 피조사자를 제재함으로써 원회의 조치요

구를 실효성 있게 수행가능

라. 전직, 전출․전입, 파견근무 등 인사교류의 실효성 강화

(1) 개정전 문제점

  ◦ 공직자인 신고자가 원회에 인사교류를 요구한 경우 앙인사 원

회 는 련 기 의 장이 우선 으로 인사교류를 고려하도록 되어 

있으나

  ◦ 이와 련하여 별도의 강행규정이 없어 당해 기 장 등이 신속하게 

인사교류 조치를 하지 않을 경우 신고자의 고통이 가 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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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   정   전 개   정(부패방지법)

제32조(신분보장)

  ⑧공직자인 신고자가 위원회에 인사교류를 

요구한 경우, 위원회는 그 요구내용이 타당

하다고 인정한 때에는 중앙인사위원회 또

는 당해 기관의 장에게 인사교류를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위원회로부터 요구를 받

은 중앙인사위원회 또는 당해 기관의 장은 

이를 우선적으로 고려하여야 한다.

제32조(신분보장 등)

  ⑨공직자인 신고자가 위원회에 전직, 전출․
전입, 파견근무 등의 인사에 관한 조치를 

요구한 경우 위원회는 그 요구내용이 타당

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중앙인사위원회 

또는 관련 기관의 장에게 필요한 조치를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위원회로부터 요

구를 받은 중앙인사위원회 또는 관련 기관

의 장은 이를 우선적으로 고려하여야 하며, 
그 결과를 위원회에 통보하여야 한다.

(2) 관련조문

(3) 기대효과

  ◦ 신고자가 공직자인 경우 기 내 보복 등 신분상 불이익의 최소화를 

하여 직, 출입  견근무 등의 조치를 우선 으로 고려하고 

조치결과를 원회로 통보하도록 련 법령 개정

마. 소속기관․감독기관 신고자에 대한 보호규정 신설

(1) 개정전 문제점

  ◦ 공직자는 그 직무를 행함에 있어 다른 공직자가 부패행 를 한 사실

을 알게 되었거나 부패행 를 강요 는 제의받은 경우에는 지체 없

이 수사기 ․감사원 는 원회에 신고할 의무를 부여하고 있으나

(법 제26조), 소속기   감독기  등에 신고한 경우 보호 상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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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외됨으로써 신고자에 한 보호의 실효성을 확보하기 곤란함.

(2) 관련조문

개   정   전 개   정(부패방지법)

 <신 설> 제35조의2(소속기관 등에 대한 신고자의 보

호) 제32조 내지 제35조의 규정은 소속기

관 또는 감독기관에 대하여 신고한 경우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

(3) 기대효과

  ◦ 원회(수사기   감사원)뿐만 아니라 소속기   감독기 에 신

고한 경우에도 신분보장, 신변보호  비 보장 등을 받을 수 있도록 

보호규정 용확

바. 신고자 성실의무 위반죄 삭제

(1) 개정전 문제점

  ◦ 신고자가 신고내용이 허 라는 사실을 알고 있었던 경우에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처벌을 받도록 되어 있어 형법상의 무고죄(10년 이하

의 징역 는 1,500만원 이하의 벌 )보다 가  처벌됨으로써 신고

의 축을 가져올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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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관련조문

개   정   전 개   정(부패방지법)

제49조(신고자의 성실의무 위반의 죄) 제27조
의 규정에 의한 신고자가 신고의 내용이 허

위라는 사실을 알고 있었던 경우에는 1년 이

상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삭 제>

(3) 기대효과

  ◦ 신고자의 허 신고에 한 벌칙이 과도하므로 신고자의 성실의무 

반규정(법 제49조)을 삭제하여 형법상 무고죄 등으로 벌될 수 있도

록 개정

  ◦ 신고를 축시킬 수 있는 소지를 제거하여 신고 활성화 도모

사. 보복행위자 처벌 강화

(1) 개정전 문제점

  ◦ 보복행 자에 한 처벌수 이 징계요구, 과태료 처분으로 미약하여 

보복행  방지에 한계가 있고,

  ◦ 특히 정무직 공무원(선출직 포함)은 징계 상에서 제외되어 보복행

 방지에 실효성이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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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관련 조문

개   정   전 개   정(부패방지법)

  <신 설>

제53조(과태료) ①제3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신분상불이익이나 근무조건상의 차별을 한 

자는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에 처한다.
  

  <신 설>

제52조의2(조치요구에 대한 불이행의 죄) 
제3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신분상 불이

익이나 근무조건상의 차별을 한 자가 제

32조제7항의 규정에 의한 조치요구를 이

행하지 아니한 때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제53조(과태료) ①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

에 해당하는 자는 1천만원 이하의 과태

료에 처한다.
  1. 제3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신분상 불

이익이나 근무조건상의 차별을 한 자

  3. 정당한 사유 없이 제32조제7항의 규정

에 의한 위원회의 조치요구를 이행하

지 아니한 자(제3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신분상 불이익이나 근무조건상의 

차별을 한 자를 제외 한다)

개   정   전 개   정(시행령)

과태료의 부과기준(시행령 제53조제4항관련)

위반행위
과태료
금 액

파면 및 해고 등 신고자의 신분상

실에 해당하는 불이익 조치
1,000만원

직위해제․강등․승진의 제한 및 이에 

준하는 불이익 조치
700만원

전보․전출 및 이에 준하는 불이익 

조치
500만원

임금의 차별지급 등 근무조건상의 

차별
300만원

과태료의 부과기준(시행령 제53조제4항관련)

위반행위
과태료
금 액

파면 및 해고 등 신고자의 신분

상실에 해당하는 불이익 조치
1,000만원

직위해제․강등․승진의 제한 및 

이에 준하는 불이익 조치
700만원

전보․전출 및 이에 준하는 불이

익 조치
500만원

임금의 차별지급, 집단따돌림 
또는 업무를 부여하지 아니하는 
경우 등 근무조건상의 차별

300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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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기대효과

  ◦ 신고자에 한 보복행 를 가한 기 장이 원회의 한 조치요구

를 이행하지 않는 경우 기 장을 형사처벌(1년 이하의 징역 는 1

천만원 이하의 벌 )

  ◦ 원회의 조치요구를 이행하지 않은 기 장에 하여 1천만원 이하

의 과태료 부과

  ◦ 신고자에 한 보복행   조치불이행을 방지함으로써 신고활성화 

도모

아. 불이익 추정 규정 신설

(1) 개정전 문제점

  ◦ 불이익 처분에 한 입증책임의 소재는 그간의 경험을 통해 보면 신

고자 보호의 실질  이익을 보장할 수 있느냐 없느냐에 한 요한 

문제임.

  ◦ 신분상 불이익처분이나 경제 ․행정  불이익을 당한 신고자가 원

상회복 등의 조치를 원회․법원에서 주장할 경우 신분상 약자일 

뿐만 아니라 사회 으로 불평등하고 한 불이익처분의 증거자 처분

청 등에 편재(정보비 칭)되어 있는 계로 자신의 불이익을 입증하

기가 매우 곤란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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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관련 조문

개   정   전 개   정(부패방지법)

  <신 설> 제32조의2(불이익 추정) 신고자가 이 법

에 의하여 신고한 뒤 제32조제2항 또는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원회에 원상

회복 등을 요구하거나 법원에 원상회복 

등에 관한 소를 제기하는 경우 해당 신

고와 관련하여 불이익을 당한 것으로 

추정한다.

(3) 기대효과

  ◦ 신고자가 불이익처분을 당하여 원회나 법원에 원상회복 등을 요구

하는 경우에 불이익 처분청 등에 입증책임을 부담하게 함으로써 소

속기 ․기업․단체 등에 비해 정보 등 모든 면에서 열세인 신고자

를 실질 으로 보호․지원함으로써 차상의 등성 확보

  ◦ 신고자는 부패행  신고가 불이익처분에 한 한 요인이기보다

는 그러한 요인의 하나 는 일부인 것을 정황상 입증하는 것으로도 

충분하고, 그 지 않다는 명백한 증거에 의한 입증책임은 소속기  

는 단체가 지도록 규정

자. 국가기밀 신고와 비밀준수의무 위반에 대한 면책조항 신설

(1) 개정전 문제점

  ◦ 신고내용이 직무상비  등과 련되어 국가공무원법 제60조(직무상 

비 수의무), 형법 제127조(공무상 비 설죄) 등에 될 때 



제2장 국가청렴위원회 활동사항∙373

처벌 받을 우려가 있음.

  ◦ 한 소속기  등에서는 조직 내부의 신고자를 색출하기 한 수단

으로 악용될 소지가 많음.

  ◦ 부패행  신고자「부정경쟁방지  업비 보호에 한 법률」,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한 법률」등의 직무 는 업상의 비

에 해당될 경우 불가피하게 계약 반 등으로 계약의 해지  징

계해고 등을 받을 수 있음.

(2) 관련 조문

개   정   전 개   정(부패방지법)

제29조(신고의 처리)  ①~② (생 략)
  ③위원회는 접수된 신고사항에 대하여 조사

가 필요한 경우 이를 감사원․수사기관 및 해당 

공공기관의 감독기관(감독기관이 없는 경우에

는 당해 공공기관을 말한다)의 하나에 해당되

는 기관(이하 “조사기관”이라고 한다)에 이첩

하여야 한다.

제35조(책임의 감면 등) ①~② (생 략)
  <신 설>

  <신 설>

제29조(신고의 처리)  ①~② (현행과 같음)
  ③………………………………………… 

……………………………………………… 
………………… 또는 해당 공공기관의 

감독기관(감독기관이 없는 경우에는 해

당 공공기관을 말한다. 이하 “조사기관”
이라 한다)에 이첩하여야 한다. 다만, 국
가기밀이 포함된 신고사항에 대하여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처리한다.
제35조(책임의 감면 등) ①~② (현행과 같음)
  ③이 법에 의하여 신고한 경우에는 다른 

법령, 단체협약 또는 취업규칙 등의 관

련 규정에도 불구하고 직무상 비밀준수

의무를 위반한지 않는 것으로 본다.

부칙

③(비밀준수의무 위반의 면책에 관한 적용

례) 제35조제3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

행 후 행하여지는 신고부터 적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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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기대효과

  ◦ 부패행  신고가 직무상 취득한 비 유지 의무 반인 경우에 한 

신고자의 면책조항 신설

  ◦ 각종 비 수의무 반에 의한 처벌규정 때문에 신고를 주 하는 

문제 해소로 신고활성화 도모

  ◦ 공직자나 일반 신고자를 불문하고 성실한 신고자는 신고의 요내용

이 직무 는 업상의 비 에 해당하는 경우에도 직무상 비 수

의무를 반하지 않은 것으로 간주하여 의무의 충돌에 따른 부패행

 신고의 장애를 없앰으로써 신고의 법․제도  공간을 확 할 것

으로 기

  ◦ 국가기  등이 포함된 신고사항에 하여는 일반 신고사건 처리 차

와는 별도의 처리 차 마련

차. 조사 및 형사절차에서의 보호기능 강화

(1) 개정전 문제점

  ◦ 신고자의 신분이 밝 지는 경우 각종 불이익을 당할 우려가 있음에

도 원회나 조사기 이 신고자의 동의 없이 그 신분을 밝히거나 암

시하여서는 아니 된다는 규정을 두고 있을 뿐 조사․형사 차에서 

신고자의 신분 등이 노출되지 않도록 하는 규정이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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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   정   전 개   정(부패방지법)

제33조(신변보호 등)

  <신  설>

  <신  설>

  <신  설>

제33조(신변보호 등)

  ④신고자가 신고를 이유로 피해를 입거

나 입을 우려가 있다고 인정할 만한 상

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 해당 신고와 관

련한 조사 및 형사절차에서「특정범죄

신고자 등 보호법」제7조(인적 사항의 

기재생략) 및 제9조(신원관리카드의 열

람) 내지 제12조(소송진행의 협의등)의 

규정을 준용한다.
  ⑤누구든지 제3항 및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보호되고 있는 부패행위신고자 

등이라는 사정을 알면서 그 인적사항 

또는 부패행위신고자 등임을 미루어 알 

수 있는 사실을 다른 사람에게 알려주

거나 공개 또는 보도하여서는 아니된

다.
제51조의2(인적사항 공개 등 금지 위반의

죄) 제33조제5항의 규정을 위반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 부패행  신고로 인해 수사기 에 소환되어 조사를 받거나 는 형

사상 차 진행과 련 신고자가 소환되는 경우 신분노출  신변

 우려가 높음.

(2) 관련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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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   정   전 개   정(시행령)

제33조(신고자 비밀보장) ①~② (생  략)
  <신  설>

제33조(신변보호 등) ①~② (현행과 같음)
  ③위원회는 신고자 또는 신고자의 친

족․동거인의 인적사항 등이 다른 사람

에게 알려지거나 공개 등이 이루어진 

경우에는 그 경위를 확인하고, 법 제33
조제5항의 규정을 위반하였다고 인정

되는 경우에는 고발하거나 징계권자에

게 관련자의 징계를 요청하는 등의 필

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3) 기대효과

  ◦ 조사  형사 차의 진행에 있어서 신고자의 인 사항 기재생략, 증

인신문에 있어서 상물 촬 , 증인소환  신문의 특례인정  공

기일의 지정 등 소송진행에 한 의를 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신고

자의 신분이 노출되는 것을 최소화함

  ◦ 신분비 보장과 신변보호조치를 받고 있는 신고자라는 사실을 알면

서 그 인 사항을 다른 사람에게 알려주거나 공개 는 보도하는 것

을 지하고 있으며, 이를 반하는 자는 형사처벌하도록 규정함으

로써 신고자가 불이익을 당할 가능성을 원천 으로 차단하는 효과를 

거둘 것으로 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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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 신변보호조치 실시기관의 확대

(1) 개정전 문제점

  ◦ 할 경찰서 내부에서 부패행 를 신고했거나 내의 일반신고자가 

경찰서와 련된 부패행 를 신고하여 신변에 불안이 있는 경우에는 

할 경찰서장이 신고자에 한 신변보호조치를 실시하는 것이 타당

하지 않는 경우에도

  ◦ 할 경찰서장만이 신변보호조치를 할 수 있도록 규정되어 있어 신

고자에 한 한 신변보호조치를 실시하기 곤란함.

(2) 관련 조문

개   정   전 개   정(부패방지법)

제33조(신변보호 등) ① (생  략)
  ②신고자는 신고를 한 이유로 자신과 친족 

또는 동거인의 신변에 불안이 있는 경우에는 

위원회에 신변보호조치를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위원회는 필요하다고 인정한 때에는 

관할 경찰서장에게 신변보호조치를 요구할 

수 있다.
  ③제2항의 규정에 의한 신변보호조치를 요구

받은 관할 경찰서장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

에 따라 즉시 신변보호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제33조(신변보호 등) ① (현행과 같음)
  ②………………………………………… 

…………………………………………… 
… … … … … … … … … … … … … … … …
………………………경찰청장, 관할 지

방경찰청장, 관할 경찰서장…………… 
…………………………………….

 ③…………………………………………… 
……………경찰청장, 관할 지방경찰청장, 
관할 경찰서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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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   정   전 개   정(시행령)

제34조(신변보호) ① (생   략)
  ②법 제33조제2항 후단의 규정에 의한 신변

보호조치를 요구받은 관할 경찰서장은 위원

회와 협의를 거쳐 특정범죄신고자보호법 시

행령 제7조의 규정에 의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③신고자 및 보호대상자에 대한 신변보호조

치의 필요성이 급박하여 위원회의 결정을 기

다릴 시간적 여유가 없을 경우에는 위원장이 

관할 경찰서장에게 신변보호조치를 요구할 

수 있다.
  ④관할 경찰서장은 위원회가 요구한 신변보

호조치의 기간이 종료되었거나 신변보호조

치의 필요성이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위

원회와 협의를 거쳐 그 조치를 해제할 수 있

다.
  ⑤ (생   략)

제34조(신변보호) ① (현행과 같음)
  ②…………………………………………… 

……………………………경찰청장, 관할 

지방경찰청장, 관할 경찰서장……………
  … …… … …… … …… … …… … …… … … 

……………………………………………… 
  ③………………………………………… 

……………………………………………… 
……………………………………………… 
………………경찰청장, 관할 지방경찰청

장, 관할 경찰서장…………………………
  ④경찰청장, 관할 지방경찰청장, 관할 경

찰서장……………………………………… 
……………………………………………… 
……………………………………………… 
……………………………

  ⑤ (현행과 같음)

(3) 기대효과

  ◦ 할 경찰서장이 신고자를 보호하기에 하지 않는 경우에는 할 

경찰서의 상 기 인 경찰청 는 할 지방경찰청에서 신고자의 신

변 보호가능

타. 협조자 보호범위 확대

(1) 개정전 문제점

  ◦ 신고와 련하여 신고자 외에 진술 그 밖에 자료제출 등의 방법으로 

신고내용의 감사․수사 는 조사에 조력한 자에게 신분보장과 신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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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호를 할 수 있도록 되어 있으나

  ◦ 조력의 과정에서 자신의 범죄나 비 가 발견될 경우 형사처벌 는 

징계처분을 받을 가능성이 있는데도 이에 한 고려가 없음.

(2) 관련 조문

개   정   전 개   정(부패방지법)

제34조(신변보호 등) 이 법에 의한 신고와 관

련하여 진술 그 밖에 자료제출 등의 방법으

로 신고내용의 감사․수사 또는 조사에 조력한 

자의 신분보장 및 신변보호에 관하여는 제32
조 및 제33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34조(신변보호 등) ……………………… 
……………………………………………… 
……………………………………………… 
……………………………………………… 
…………제32조, 제33조 및 제35조

(3) 기대효과

  ◦ 신고자와 마찬가지로 조자도 책임감면 등을 받을 수 있도록 하여 

부패행  조사․수사 등에 극 으로 참여할 수 있게 하며 한 신

고자 보호에 극 인 분 기 조성 유도

파. 포상금 지급제도 신설

(1) 개정전 문제점

  ◦ 보상  지 제도는 신고로 인하여 직 인 공공기 의 수입증  

는 비용 감을 가져온 경우에만 지 신청이 가능하고,

  ◦ 신고행 에 한 공로가 인정될 경우에는 정부포상 추천만 가능함으로써 

포상  지 에 한 규정이 없어 신고자들의 신고동기를 약화시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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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   정   전 개   정(부패방지법)

제36조(포상 및 보상) ①위원회는 이 법에 의

한 신고에 의하여 현저히 공공기관에 재산

상 이익을 가져오거나 손실을 방지한 경우 

또는 공익의 증진을 가져온 경우에는 신고

를 한 자에 대하여 상훈법 등의 규정에 따

라 포상을 추천할 수 있다.

제37조(보상심의위원회) ①위원회는 보상신

청에 관한 사항을 심의․의결하기 위하여 보

상심의위원회를 둔다.
  ②보상심의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의결한다.
   1. 보상금 지급요건에 관한 사항

   2. 보상금 지급액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보상금 지급에 관한 사항

  ③ (생  략)

  <신  설>

제36조(포상 및 보상) ①………………… 
……………………………………………… 
……………………………………………… 
……………………………………………… 
……………………………………………… 
…………………………………추천할 수 있

으며,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포상

금을 지급할 수 있다.
제37조(보상심의위원회) ①……………제36

조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포상금 

및 보상금 지급에…………………………….
  ②…………………………………………… 

…………………….
  1. 포상금 및 보상금………………………
  2. 포상금 및 보상금………………………
  3. ………포상금 및 보상금………………
  ③ (현행과 같음)
부칙

  ④(포상금지급에 관한 적용례) 제36조제1
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행하여지

는 신고부터 적용한다.

(2) 관련 조문 

(3) 기대효과

  ◦ 부패행  신고로 인하여 히 공공기 에 재산상 이익을 가져오거

나 손실을 방지한 경우 는 공익의 증진을 가져온 경우에는 포상

을 지 하여 신고활성화 유도

  ◦ 품수수 등 부패행 를 자진 신고한 자에 한 포상  지 으로 신

고활성화 유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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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 보상금 지급요건 완화 및 원상회복 비용 지급

(1) 개정전 문제점

  ◦ 보상 은 신고로 인한 직 인 공공기  수입의 증 ․회복 는 

비용 감을 가져온 후에 지 신청을 하여야 하기 때문에, 부과․환

수 등으로 공공기 의 수입증  등을 가져오기까지 시간이 많이 소

요됨.

  ◦ 한 몰수 등의 부과와 부당이득환수 상자가 도산하거나 부패당사

자가 재산을 은닉하는 경우 실질 으로 공공기 의 수입회복 등이 

이루어지지 않기 때문에 보상  지 이 불가능한 경우가 발생됨.

  ◦ 부패행  신고자가 불이익을 당한 경우 그 원상회복을 해서는 장

기간에 걸쳐 상당한 비용이 지출되는데도 이에 한 보상근거가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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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   정   전 개   정(부패방지법)

제36조(포상 및 보상) 

  ②부패행위의 신고자는 이 법에 의한 신고

로 인하여 직접적인 공공기관 수입의 회복

이나 증대 또는 비용의 절감을 가져온 경

우에는 위원회에 보상금의 지급을 신청할 

수 있다.

  ③ (생  략)
  ④제2항의 규정에 의한 보상금 지급신청은 

공공기관 수입의 회복이나 증대 또는 비용

의 절감이 있음을 안 날부터 2년 이내에 하

여야 한다.

제39조(다른 법령과의 관계) ①제36조의 규

정에 의한 보상금을 지급받을 자는 다른 

법률의 규정에 의하여 보상금을 청구하는 

것이 금지되지 아니한다.

제36조(포상 및 보상)

  ②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가져오거나 

그에 관한 법률관계가 확정된 때에는 위원

회에 보상금의 지급을 신청할 수 있다. 이 

경우 보상금은 불이익처분에 대한 원상회

복 등에 소요된 비용을 포함한다.
  ③ (현행과 같음)
  ④ … … … … … … … … … … … … … … … … 

……………………………………………… 
…………………절감에 관한 법률관계가 확

정되었음을… … …… … … … … … … … … 
………………….

제39조(다른 법령과의 관계) ①………… 
……………………………………………… 
……법령…………………………………… 
………………………………….

  ②보상금을 지급받을 자가 동일한 원인에 

기하여 다른 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보상을 

받았을 경우에 그 보상금의 액수가 이 법

에 의하여 받을 보상금의 액수와 같거나 

이를 초과할 때에는 보상하지 아니하며, 그 

보상금의 액수가 이 법에 의하여 지급받을 

보상금의 액수보다 적을 때에는 그 금액을 

공제하고 보상금의 액수를 정하여야 한다.

  ③다른 법률의 규정에 의하여 보상을 받을 

자가 동일한 원인에 기하여 이 법에 의한 

보상금을 지급받았을 때에는 그 보상금의 

액수를 공제하고 다른 법률의 규정에 의한 

보상금의 액수를 정하여야 한다.

  ② … … … … … … … … … … … … … … … … 
……………………이 법에 의한 포상금을 

받았거나 또는 다른 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보상을 받은 경우에 그 포상금 또는 보상

금의 액수가 이 법에 의하여 받을 보상금

의 액수와 같거나 이를 초과하는 때에는 

보상금을 지급하지 아니하며, 그 포상금 또

는 보상금의 액수가 이 법에 의하여 지급

받을 보상금의 액수보다 적은…………… 
………………………………………………… 
……….

  ③……법령………………………………… 
………………………………………………… 
……………………………………………… 
………………………법령…………………… 
………………………………………….

(2) 관련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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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   정   전 개   정(부패방지법)

제35조(보상사유) ①법 제36조제3항의 규정

에 의하여 보상금을 지급할 수 있는 경우

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부과 및 환

수 등으로 인하여 직접적인 공공기관 수입

의 회복이나 증대 또는 비용의 절감을 가

져온 경우를 말한다.

   1.~2.(생  략)
   3. 손해배상 청구소송 또는 부당이득 반환

소송 등에 의한 환수

  <신  설>
   4. (생  략)
  ②제1항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부과 및 환

수 등은 신고서에 구체적으로 적시한 내용

및 증거자료 등과 직접적으로 관련된 것에 

한한다.
  <신  설>

제35조의2(보상금의 지급사유) ①……… 
……………………………………………… 
………각 호의 어느 하나………………… … 
……………………………………………… 
……………………………………………… 
가져오거나 그에 관한 법률관계가 확정된 

경우를 말한다.
   1.~2.(생  략)
   3. 손해배상 또는 부당이득 반환 등에 의

한 환수

   4. 계약변경 등에 의한 비용절감

   5. (현행과 같음)
  ②……각 호의 어느 하나에………………… 

………신고사항…………………………… 
……………………………………………… 
………….

  ③법 제36조제2항 후단의 규정에 의한 원

상회복 등에 소요된 비용은 치료, 이사 또

는 실직․전직 등으로 지출된 비용 등을 포

함하여 산정할 수 있다.

(3) 기대효과

  ◦ 부패행  신고와 공공기  수입의 회복 등의 사이에 인과 계가 있

는 경우 법률 계가 최종 으로 확정되어 환수 액이 결정되는 시

에서 공공기 의 수입회복 등이 있는 것으로 간주하여 보상 을 지

  ◦ 법률 계가 최종 으로 확정되어 환수 액이 결정되는 시 에서 보

상 을 지 함으로써 부패행 에 한 극 인 신고유도 기

  ◦ 신고자가 신청하는 보상 에 원상회복 등을 하여 지출되었거나 필

요한 비용을 포함하여 지 함으로써 불이익처분으로 인한 극  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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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   정   전 개   정(시행령)

제25조(조사결과 등의 통보) ①법 제30조제2항 

전단의 규정에 의하여 조사기관이 감사․수사 

또는 조사결과를 위원회에 통보하는 경우에

는 신고사항을 위원회로부터 직접 이첩받은 

기관이 다음 각호의 내용이 포함된 서면으로 

하여야 한다.
   1.~2. (생  략)
   3. 제35조제1항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부과 

및 환수 등으로 인하여 직접적인 공공기

관 수입의 회복이나 증대 또는 비용의 절

감을 가져왔거나 예측되는 경우 그 사실

   4.~5. (생  략)

제25조(조사결과 등의 통보) ①……………
  ……………………………………………… 
  ………………………………………………
  ………………………………………………
  ………………………………………………
  …………
   1.~2. (현행과 같음)
   3. 제35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 또는 

제35조의2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거나 해당될 것으로 예측되는 

경우 그 사실

   4.~5. (현행과 같음)

해를 보 할 수 있는 수단을 마련하여 신고로 인한 신분상  경제  

피해의식을 불식시킬 것으로 기

거. 조사결과통보시 포함사항 확대

(1) 개정이유

  ◦ 원회로부터 신고사항을 이첩받은 조사기 이 감사․수사 는 조

사결과를 원회에 서면으로 통보하여야 함.

  ◦ 이 경우 조사결과가 포상 이나 보상  지 사유에 해당하거나 해당

될 것으로 측되는 경우 그 사실을 원회에 통보토록 함.

(2) 관련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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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   정   전 개   정(시행령)

제40조(보상금의 결정) ①보상금의 지급기준
은 별표 1과 같다.

〔별표 1〕보상금의 지급기준 
(제40조제1항관련)

보상대상가액 지 급 기 준

1억원 이하 10%
1억원 초과
5억원 이하 1천만원+1억원 초과금액의 7%

5억원 초과
20억원 이하 3천8백만원+5억원 초과금액의 5%

20억원 초과
40억원 이하 1억1천3백만원+20억원 초과금액의 3%

40억원 초과 1억7천3백만원+40억원 초과금액의 2%

  ③보상금의 지급한도액은 2억원으로 하고, 
산정된 보상금의 1천원 단위 이하는 이를 
지급하지 아니한다.

  <신  설>

제40조(보상금의 결정) ①…………………
  ………………………………….

〔별표 1〕보상금의 지급기준 
(제40조제1항관련) 

보상대상가액 지 급 기 준

1억원 이하 20%
1억원 초과
5억원 이하 2천만원+1억원 초과금액의 14%

5억원 초과
20억원 이하

7천6백만원+5억원 초과금액의 10%

20억원 초과
40억원 이하

2억2천6백만원+20억원 초과금액의 6%

40억원 초과 3억4천6백만원+40억원 초과금액의 4%

  ③………………………………2 0억원……… …………………천원 단위 미만은………… ……………….
부칙
  ②(보상금 지급에 관한 적용례) 제40조의 

개정 규정은 이 영 시행 후 최초로 접수된 

신고부터 적용한다.

너. 보상금 지급 상한액 및 지급률 상향 조정

(1) 개정전 문제점

  ◦ 부패방지법 시행령에서 규정한 지  상한액(최  2억 원)  지 률

(2～10%)이 낮아서 부패행  신고에 따른 험부담, 피해의 충분

한 보상이나 신고 진 효과를 기 하기 곤란하고,

  ◦ 권력부패 등의 고  정보를 가진 사람의 신고, 특히 엄청난 개인  

불이익이 상되는 신고자의 부패행  신고 진을 해서는 충분한 

보상이 무엇보다도 요하나 행 한도액으로는 한계가 있음.

  ◦ 부패행  신고자가 당하는 불이익은 인사뿐만 아니라 사회  불이

익, 가족 등의 피해 등에 한 보상도 고려되어야 함. 

(2) 관련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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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기대효과

  ◦ 등 별 지 률과 상한액을 4～20%로 차등화하고 최  20억원으로 

상향조정하여 신고활성화 제고

더. 보상금의 지급제한 및 지급유보

(1) 개정내용

  ◦ 감사․수사․조사업무에 종사하는 공직자를 제외한 일반 공직자가 

자기직무와 련하여 신고한 경우에 100분의 50범  안에서 보상

 지 을 감액하도록 하는 시행령 규정 삭제

  ◦ 감사․수사․조사업무에 종사 이거나 종사하 던 공직자에 하여 

보상  지 을 제한

  ◦ 법률 계의 확정으로 인한 보상  지 시기는 공공기 의 수입회복 

등이 시작될 때까지 100분의 50범  내에서 그 보상  지 유보

  ◦ 지 유보된 보상  지 은 공공기 의 수입회복 등이 이미 지 된 

보상 을 과하여 당  결정된 보상 액에 이를 때까지 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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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   정   전 개   정(시행령)

제41조(공직자 보상금의 감액) ①부패행위의 

감사․수사 또는 조사업무에 종사하는 공직

자가 자기의 직무와 관련하여 신고한 경우

에는 보상금을 지급하지 아니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공직자를 제외한 

공직자가 자기직무와 관련하여 신고한 경

우에는 제40조의 규정에 의하여 산정된 보

상금의 100분의 50의 범위 안에서 감액할 

수 있다.
제44조(보상금의 지급시기) 보상금은 제35조

제1항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부과 및 환수 

등의 절차에 따라 직접적인 공공기관 수입

의 회복이나 증대 또는 비용의 절감을 가

져온 후에 지급한다. 이 경우 그 부과 및 

환수 등에 대한 불복제기기간이 경과되지 

아니하였거나 불복구제절차가 진행중인 경

우에는 그 기간 및 절차가 종료된 후에 지

급한다.
  <신  설>

  <신  설>

제41조(공직자 보상금의 지급제한) 부패행위

의 감사․수사 또는 조사업무에 종사중이거

나 종사하였던 공직자가 자기의 직무 또는 
직무이었던 사항과 관련하여 신고한 경우

에는 보상금을 지급하지 아니한다.
  <삭  제>

제44조(보상금의 지급시기 등) 보상금은 제

35조의2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

는 부과 및 환수 등의 절차에 따라 직접적

인 공공기관 수입의 회복이나 증대 또는 

비용의 절감을 가져오거나 그에 관한 법률

관계가 확정된 후에 지급한다. …………… 
……………………………………………… 
………………………………………………… 
……………….

  ②제1항의 규정 중 법률관계의 확정으로 

보상금을 지급하여야 하는 경우에는 공공

기관의 수입회복 등이 시작될 때까지 제42
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결정된 보상금의 

100분의 50범위 내에서 그 지급을 하지 아

니할 수 있다.
  ③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지급하지 아니한 

보상금은 공공기관의 수입회복 등이 이미 

지급된 보상금을 초과하는 경우 제42조제1
항의 규정에 의하여 결정된 보상금액에 이

를 때까지 초과한 금액을 보상금으로 지급

한다.

(2) 관련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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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   정   전 개   정(시행령)

  <신  설> 제35조(포상금 지급사유 등) ①법 제3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포
상금을 지급할 수 있는 경우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부패행위자에 대하여 공소제기․기소유예․기소중지, 통고처분, 
과태료 또는 과징금의 부과, 징계처분 및 시정조치 등이 있는 
경우

   2. 법령의 제정․개정 등 제도개선에 기여한 경우
   3. 부패행위신고에 의하여 신고와 관련된 정책 등의 개선․중단 또

는 종료 등으로 공공기관의 재산상 손실을 방지한 경우
   4. 금품 등을 받아 자진하여 그 금품 등을 신고한 경우
   5. 그 밖에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다고 보상심의위원회가 인정하

는 경우
  ②제1항제1호 내지 제3호 및 제5호에 해당하는 경우 포상금은 5천

만원 이하로 한다.
  ③제1항제4호에 해당하는 경우 포상금은 신고금액의 20퍼센트 범

위 내로 하되, 2억원 이하로 한다.
  ④제40조제2항, 제43조 및 제46조의 규정은 포상금을 지급하는 경

우에 이를 준용한다.
  ⑤제1항의 규정에 의한 포상금 지급사유가 2 이상에 해당되는 경

우에는 그 중 액수가 많은 것을 기준으로 한다.

러. 포상금 지급사유 및 지급액 규정

(1) 개정내용

  ◦ 「부패방지법」에 포상  지 근거를 마련함에 따라「부패방지법 시

행령」에 포상  지 사유  지 액 등을 규정

  ◦ 신고로 인하여 부패행 자에 하여 공소제기, 통고처분  징계처

분 등이 있는 경우 는 부패행  신고에 의하여 신고와 련된 정책 

등의 개선․ 단 등이 있는 경우에는 5천만원 이하의 포상  지

  ◦ 품 등을 받아 자진하여 그 품 등을 신고한 경우 신고 액의 

20% 범  내에서 2억원 이하 지

(2) 관련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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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평가  향후과제

부패행 신고 활성화를 통해 부패 척결  방을 하기 해서는 신고자 

는 신고와 련된 자들이 신고로 인하여 어떠한 불이익도 받지 않도록 완

벽한 보호시스템을 구축하고, 불이익을 감수하면서도 용기를 내 신고한 신고

자들에 한 보상시스템을 구축하는 것이 필수불가결한 요소이다.

그 동안 신고자 보호보상제도 운 과정에서 드러난 문제 을 폭 개선한 

｢부패방지법｣  ｢부패방지법 시행령｣이 시행되게 됨으로써 선진국 수 의 

보호보상시스템이 구축되었다.

이러한 제도  보완으로 신고자 보호보상제도에 한 일반국민들의 심

이 커졌으며, 이는 신분보장조치요구건의 속한 증가로 이어졌고, 보상 건

수  보상  지 액도 폭 증가하 다. 신분보장조치요구건의 경우 년

비 400%(’04년 4건 → ’05년 20건)이상 증가하 고, 보상  지  건수는 

년 비 280%(’04년 5건 → ’05년 19건)증가 하 으며 보상  지 액도 

173%(’04년 98,298천원 → ’05년 268,868천원)증가하 다.

그러나 보호보상 업무량이 크게 증가하 음에도 불구하고 담인력이 부

족하여 업무를 신속하고 효율 으로 처리하는데 한계가 있어 신분보장조치

요구 등 업무처리가 지연되는 등 문제 이 드러나기도 하 다. 한 신고자 

보호보상제도가 크게 보완되었다고 하지만 아직도 미흡한 이 많이 있다.

사립학교 비리 신고자, 국민의 건강·안 ·환경을 침해하는 행  신고자 등

이 보호되지 못하는 문제, 공직자와 비공직자 간의 신분보장 불균형 문제, 

신고자 신분세탁제도 도입, 승진․승  등 비  인센티 제도 도입, 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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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행 에 한 화해․알선․ 재․조정 제도 도입, 공익소송지원  신고피

해 구조 제도 도입문제 등은 지속 으로 보완·개선해 나가야 할 과제이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요한 것은 신고자를 조직의 고자, 배신자로 취

하는 우리 사회의 부정  인식을 변화시키려는 노력이 필요하며, 잘 갖춰진 

보호보상시스템과 함께 신고자를 용기있고 결단력 있는 소 한 사람으로 여

기는 사회 반의 의식 환이 필요하다고 하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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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 절  공직자행동강령 시행･ 운영*

1. 개 

가. 공무원행동강령의 제정ㆍ시행

『부패방지법』제8조에 의하여 제정된『공무원행동강령』은 공무원이 직무

수행과정에서 지켜야 할 행 칙으로서 통령령(제17906호, 2003. 2.18. 

공포, 2003. 5.19. 시행)으로 제정⋅시행하 다.

한, 앙행정기 ㆍ지방자치단체 등 324개 기 은『공무원행동강령』

의 시행을 하여『공무원행동강령』에서 임한 사항에 하여 각 기 ㆍ

단체별 실정과 특성에 맞는 기 별 공무원행동강령을 제정하고 2003. 5. 19.

부터 일제히 시행함으로써 청렴한 공직사회의 윤리  기반(Ethics infra)을 

마련하 다.

나. 공직유관단체 행동강령 시행

정부투자기 ㆍ지방공사ㆍ공단 등 국 431개 공직유 단체에 한 윤리

경 을 지원하고 30만 임직원의 직무수행과정에서의 행 칙을 제공하기 

하여, 공직유 단체 행동강령 표 안 3개안  각 기 ㆍ단체별 특성에 맞

는 1개의 안을 선택, 2004.11.15.까지 제정ㆍ시행하도록『부패방지법』제

* 행동강령운영과 유창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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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조의 규정에 의거 권고하고 아울러  산하 자회사까지 확산ㆍ시행하도록 

추진하 다.

그 결과, 2005.12. 재 431개 공직유 단체  404개 기 이 행동강령을 제정

ㆍ시행하고 있으며, 이들 공직유 단체의 산하 자회사 63개 기 이 행동강령을 

제정ㆍ시행함으로써 청렴사회의 윤리  기반을 구축하는데 크게 기여하 다.

2. 공직자행동강령 제도 보완 발

가. 부패방지법 개정

『부패방지법』제8조(공직자 행동강령)를 개정(법률 제7612호, 2005. 

7.21. 공포⋅시행)하여 종 의 “공무원 행동강령”을 “공직자 행동강령”으로 

개정함에 따라, 부패방지법 제2조제2호에서 규정하고 있는 공직유 단체도 

내부규정으로 행동강령을 제정⋅시행하도록 의무화하 다.

아울러,『부패방지법』제11조(기능) 제10호를 신설(법률 제7612호, 2005. 

7.21. 공포⋅시행)하여 “공직자 행동강령의 시행⋅운   그 반행 에 

한 신고의 수⋅처리” 를 국가청렴 원회(이하 “ 원회”라 함) 기능으로 

추가함에 따라 원회가 공직자 행동강령 시행⋅운 의 총 기 으로 자리

매김하게 되었을 뿐만 아니라, 원회에 한 행동강령 반행  신고 상이 

종 의 “소속기 의 장과 차 이상의 고 공무원”에서 모든 공직자 로 확

하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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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부패방지법 시행령 개정

『부패방지법 시행령』제5조의2(행동강령의 시행⋅운  등)를 신설( 통

령령 제19238호, 2005. 12. 30. 개정⋅시행)하여 원회는 법 제11조제

10호의 규정에 의한 행동강령의 시행⋅운 을 하여 행동강령 운 지침을 

수립⋅시행하고, 법 제2조제1호의 규정에 의한 공공기 에 하여 기 별 

행동강령의 시행⋅운   이행실태를 조사⋅ 검할 수 있도록 하여 행동강

령의 실효성을 확보할 수 있는 장치를 마련함과 동시에 공직자 행동강령의 

총 기 으로서의 원회 역할과 상을 폭 강화하 다는데 큰 의미가 있

다고 할 수 있겠다.

아울러,『부패방지법 시행령』제5조의3(행동강령 반행 의 신고⋅처리 

등)을 신설하여 원회는 행동강령 반행 에 한 신고를 수한 경우에

는 법 제21조의 규정에 의한 공공기 에 한 설명 는 자료⋅서류 등의 제

출요구와 함께, 이해 계인⋅참고인 는 계공직자 즉, 신고인⋅피신고인

을 포함한 참고인 등에 한 의견청취 등의 차를 거쳐 행동강령 반여부

를 확인할 수 있도록 하여, 신고자에 한 철 한 보호와 공정⋅신속한 조사

를 통한 신고활성화를 기할 수 있게 되었다.

한, 행동강령 반사실이 확인된 공직자가 징계 련 법령의 용 상이 

아닌 즉, 정무직 공무원, 공직유 단체의 장이나 선출직 공직자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임면권자 는 감독기 의 장에게 통보하여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도록 하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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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공무원행동강령 개정

『부패방지법』개정(법률 제7612호, 2005. 7.21. 공포⋅시행)에 따른 

후속조치와 함께『공무원행동강령』시행 3년차를 맞아 그간의 시행과정에서 

나타난 일부 미비  보완  행동강령의 실효성 확보를 하여『공무원행동

강령』을 일부개정하 다.( 통령령 제19165호, 2005.12. 9.개정, 2006. 

1. 1. 시행)

(1) 제 명

『공무원의청렴유지등을 한행동강령』에서『공무원행동강령』으로 제명

을 간명하게 변경

(2) 직무관련공무원 범위 구체화(제2조)

직무 련공무원의 범 를 기 별 행동강령에 임하 으나, 기본 ⋅공통

인 사항은 표 강령에서 구체 으로 명시하고 기 별 행동강령에서는 당

해 기 의 특성에 따라 추가하거나 삭제할 수 있도록 하여 직무 련공무원의 

범 를 명확히 하 다.

“직무 련공무원”이라 함은 공무원의 직무수행과 련하여 직  이익 는 

불이익을 받는 다른 공무원(기 이 이익 는 불이익을 받는 경우에는 그 기

의 련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을 말한다)으로서 다음 각목의 어느 하나

에 해당하는 공무원을 말한다.

(가) 공무원의 소관업무와 관련하여 직무상 명령을 받는 하급자

(나) 인사⋅예산⋅감사⋅상훈 또는 평가 등의 직무를 수행하는 공무원

의 소속기관 공무원 또는 이와 관련되는 다른 기관의 담당 공무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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및 관련 공무원

(다) 사무를 위임⋅위탁하는 경우 그 사무를 위임⋅위탁하는 공무원 및 

이를 위임⋅위탁 받는 공무원

(라) 그 밖의 중앙행정기관의 장 등이 정하는 공무원

(3) 공정한 직무수행을 저해하는 지시에 대한 처리(제4조)

종 의 규정은 상 자의 부당한 지시에 한 처리 차만을 규정하고 있을

뿐 이를 어길 경우 처벌근거 미약으로 실효성이 없다는 비 이 제기되었던 

사항으로, 부당한 지시에 하여 소명하고 따르지 아니한 경우 재차 부당한 

지시를 반복한 상 자에 한 징계근거를 마련함으로써 공직사회의 부당한 

지시 행 개선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 됨

(4) 알선⋅청탁 등의 금지(제11조)

공무원의 직무수행과정에서 직무 련자를 다른 직무 련자에게 소개하는 

것 외에 직무 련자를 공무원  공직유 단체 임직원에게 소개하는 행 도 알

선⋅청탁 지 상에 추가함으로써 청탁 행 개선에 기여할 것으로 기 됨

(5) 외부강의등의 신고(제15조)

종 의 외부강의등의 신고 상이 제한 일 뿐만 아니라 신고요건이 복잡

⋅난해하고 신고제외 상인 직무와 련된 외부강의등의 범 가 불분명하

다는 등의 비 이 제기되어 왔음. 따라서 외부강의 신고 상을 가를 받는

지의 여부에 따라 정하고, 월 3회 는 6시간을 과하는 경우에 신고 상으

로 간명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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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위반행위의 신고와 확인(제19조)

『부패방지법』제11조제10호의 신설에 따라 “공직자 행동강령의 시행⋅

운   그 반행 에 한 신고의 수⋅처리”기능이 원회 기능으로 추

가되었을 뿐만 아니라, 반행 자가 소속한 기 에 한 신고는 신고자보호

와 제식구 주기 행으로 공정한 조사⋅처리를 기 하기 어렵다는 비 이 

제기 되어 왔음. 따라서, 행동강령 총 기 이자 제3의 기 인 원회가 모

든 공직자의 행동강령 반행 에 한 신고사항을 처리할 수 있게 됨에 따

라 신고활성화와 행동강령의 실효성 확보가 기 됨

(7) 금지된 금품등의 처리(제21조)

종 의 규정은 직무 련자 등으로부터 제공받은 품등이 멸실⋅부패⋅변

질의 우려가 있거나 그 제공자나 제공자의 주소를 모를 경우에 한하여 소속

기 장에게 보고하도록 되어 있었으나, “제공자에게 반환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도 즉시 소속기 의 장이나 행동강령책임 에게 신고할 수 있는 

규정이 추가됨에 따라,『 품등의 반환신고⋅처리 활성화 방안』을 별도로 

마련하여 기 별 행동강령의 운 에 활용토록 함으로써 청렴분 기 확산 도모

※『금품등의 반환신고⋅처리 활성화 방안』따로 붙임 참조

(8) 행동강령책임관의 역할 강화(제23조)

행동강령책임 의 임무에 반행 의 신고 수⋅조사처리 기능을 추가하

여 행동강령책임 의 역할과 책임성 강화 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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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무원행동강령 주요개정 내용

구  분 종  전 개  정

법 제명 공무원의청렴유지등을위한행동강령 공무원행동강령

상급자의 부당한 

지시에 대한 처리

부당한 지시ㆍ소명 후 거부가능ㆍ
부당한 지시 반복 → 상담ㆍ보고 등

부당한 지시를 반복하는 상급자

에 대한 징계 가능

직무관련공무원 

범위
기관별 행동강령에 위임

기본적⋅공통적 직무관련공무원

의 범위를 표준강령에 명시

알선ㆍ청탁 등 

금지

직무관련자를 다른 직무관련자에게 

소개하여서는 아니됨

직무관련자를 다른 직무관련자 또

는 부방법 제2조 제2호에 의한 공

직자에게 소개하여서는 아니됨

외부강의등의 

신고

대가를 받는 외부강의 등이 연간 통

산 3월 이상 월4회(또는 월8시간)을 

초과하는 경우 신고

- 직무수행과 관련된 외부강의 제외

대가를 받는 외부강의등이 월3
회또는 월6시간을 초과하는 경

우 신고

- 직무수행과 관련된 외부강의도 

대가를 받은 경우 신고

청렴위 신고대상 

확대
소속기관의 장과 차관급 이상 공무원 모든 공무원

금품등 반환

금품 등의 제공자나 제공자의 주소

를 알수 없는 경우 소속기관장에게 

신고

제공자에게 반환하기 어려운 사

정이 있는 경우에도 소속기관의 

장 또는 행동강령책임관에게 신고

행동강령책임관의 

역할 강화

소속기관 직원에 대한 교육∙상담 

및 준수여부 점검

위반행위에 대한 신고접수∙조

사처리 추가

(9) 기관별 행동강령 개정

우리 원회에서는 2006. 1. 1.『공무원행동강령』의 개정⋅시행에 따라 

앙  지방자치단체가 자체 훈령⋅규칙으로 제정⋅시행하고 있는 기 별 

행동강령을 표 강령인『공무원행동강령』개정 취지에 맞게 개정할 수 있도

록 하기 하여 행동강령책임  간담회를 개최하고『공무원행동강령 개정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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침』을 통보하 다. 

간담회는 지난 2005. 11. 30. 앙행정기 ⋅ 역자치단체  교육자치

단체, 12. 2. 수도권 지방자치단체를 상으로 간담회를 시작, 12. 5. 충청

권, 12. 8. 제주권, 12. 9. 라권, 12. 12. 부산⋅경남권, 12. 14. 구⋅

경북권 등 7개 권역별로 나 어 실시하 으며, 행동강령운 과장 주재로 △

공무원행동강령 개정지침 설명 △공무원행동강령 효율  운   정착ㆍ개

선방안 토의 △애로  건의사항 수렴 등 순으로 진행되었으며, 공무원행동

강령 개정지침은 2005. 12. 31.까지 기 별 행동강령의 개정을 완료하고, 

2006. 1. 1.부터 시행토록 하 으며, 그 개정⋅시행결과는 2006. 1. 15.

까지 원회에 통보토록 하 다.

(10) 대법원 등 헌법기관 행동강령 개정

『부패방지법』제8조, 제11조제10호 규정에 의거 법원 등 4  헌법기

에 하여도 공무원행동강령 개정지침을 참고로 자체 행동강령을 개정토

록 통보하 다.

라. 공무원행동강령 업무편람 발간ㆍ배포

공무원행동강령 시행(2003. 5. 19.)이후 각 기 ㆍ단체의 행동강령 시행

ㆍ운 에 한 지침 제공과 교육자료 등으로 활용하기 하여 2005. 12월

말『2006년도 공무원행동강령 업무편람』을 발간ㆍ배포하 다.『2005년

도 공무원행동강령 업무편람』의 내용  일부 내용을 수정ㆍ보완하고, 지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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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해 동안 행동강령의 운 과정에서 공무원들이 자주 혼동하거나 상담하 던 

질의ㆍ응답 자료와, 행동강령 반행  사례를 조문별로 정리ㆍ수록하 다.

미국, 국, 독일, 싱가폴, 일본 등 외국 공무원행동강령의 주요내용을 소

개함으로써, 우리 행동강령의 운 에 비교ㆍ참조할 수 있도록 하 다.

『2006년도 공무원행동강령 업무편람』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ꋪ 공무원행동강령의 의의  제정 필요성

ꋪ 주요 국가들의 행동강령 제정 경과

ꋪ 공무원행동강령 운 지침

ꋪ 공무원행동강령 개정지침

ꋪ 행동강령 질의ㆍ응답  유권해석

ꋪ 공무원행동강령 반사례 소개

ꋪ 외국 공무원행동강령 주요내용 소개 등이다

『2006년도 공무원행동강령 업무편람』은 25,000부를 발간하여 앙 

 지방자치단체 등 각 기 ㆍ단체의 행동강령책임 과 과단  조직  읍⋅

면⋅동 사무소까지 배포하여 행동강령의 운   교육⋅홍보자료로 활용토

록 하 다.

마. 외국 공무원행동강령 번역집 발간ㆍ배포

국제사회에서 세계 각국은 부패방지를 한 다양한 논의와 력이 활발하

게 이루어지고 있는 상황이며, 우리나라도 국제사회에서 부패방지를 한 

련국간의 교류와 력을 통하여 각국의 부패방지 정책을 공유하고자 극 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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력하고 있다.

이러한 국제  흐름에 따라 국제사회의 높이에 맞는 행동강령의 연구 

 제도개선의 필요성이 꾸 히 제기되고 있어 세계 각국의 공무원행동강령

과 비교ㆍ검토함으로써 국제  기 에 합한 행동강령으로 보완ㆍ발 시키기 

하여 외국공무원행동강령을 수집ㆍ번역하여 업무에 활용하기로 하 다.

외국 공무원행동강령 번역 상 국가로는 OECD 국가와 아시아 주변 국가

를 포함한 16개국으로 싱가폴, 홍콩, 이탈리아, 국, 네덜란드(EU 공공부

문 윤리강령 기본요소), 핀란드, 호주, 캐나다, 뉴질랜드, 체코, 오스트리아, 

그리스, 말 이시아, 미국, 랑스, 터어키의 공무원행동강령 주요내용을 번

역ㆍ소개한 “외국공무원행동강령”을 발간하여 앙행정기 ⋅지방자치단체

⋅국회 등 헌법기   공직유 단체에 배포하여 행동강령 제도운   교육 

자료로 활용하도록 하 다.

3. 행동강령 반행  감시활동 강화

가. 행동강령 위반행위 적발ㆍ처벌

원회에서 설날⋅스승의 날⋅추석 ⋅연말연시 등 부패유발 취약시기와 

청렴도 하 기  등 부패취약기 에 하여 행동강령 이행실태의 조사ㆍ

검  행동강령 반행 에 한 신고 수ㆍ처리 결과 다음과 같이 행동강령 

반행 를 발하고 징계 등 문책을 요구하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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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2-68                행동강령 위반행위 적발ㆍ처리결과

- 발 유형별 황(2005. 12월말 재)                             
(단  : 건)

사유별

구분
연도별 총계

예산의 

목적외사용

(제7조)

공용물의

사적사용

(제13조)

금품․향응수수

(제14조)

경조금품 

위반

(제17조)

현장적발

총계 373 3 2 362 6

소계 88 3 - 85 -

2004 68 3 - 65 -

2005 20 - - 20 -

신고접수

소계 285 - 2 277 6

2004 74 - - 73 1

2005 211 - 2 204 5

- 처벌 유형별 황(2005. 12월 재)                             
(단  : 명)

유형별

구분
연도별 총계 파면 해임 정직 감봉 견책

불문ㆍ
경고

경고

주의
기타 진행중

현장

적발

총계 373 1 0 3 7 15 6 266 53 22

소계 88 1 - - 5 12 - 17 51 2

2004 68 - - - 4 7 - 6 51 -

2005 20 1 - - 1 5 - 11 - 2

신고

접수

소계 285 - - 3 2 3 6 249 2 20

2004 74 - - 1 2 3 5 63 - -

2005 211 - - 2 - - 1 186 2 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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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주요 발사례

- 2005. 2. 설 명 을 앞두고 K시청 하수과 직원이 시청 화장실에

서 건설업체 표로부터 100만원 상당의 품을 수수하다 발

- 2005. 2. 설 명 을 앞두고 S교육청 직원  일선 학교 행정실장

이 학교 식 납품업체로부터 떡값 명목으로 상품권을 수수하다 

장에서 발

- 2005. 9월경 K교육청 내 학교장이 자신의 승진인사와 련하여 

내 직무 련자로부터 난⋅화환 등 50여 을 수수하 다가 발

- K도에서는 직원체육 회를 개최하면서 직무 련업체 등으로부터 냉장

고, TV 는 식음료 등 천여만원 상당을 찬 받아 동 체육 회 상품 

등으로 사용하 다가 발

- J 학 의 교수가 제약업체 등 직무 련자로부터 양주 등 선물을 수수

하 다가 발

나. 각 기관별 행동강령 위반행위 적발ㆍ처벌

앙행정기   지방자치단체 등 324개 행정기 에서는 명 , 휴가철, 

연말연시 등 취약시기를 맞이하여 각 기 ㆍ단체별 행동강령 이행실태 검

계획을 수립⋅시행한 결과 공무원이 직무 련자로부터 ⋅선물⋅향응 등 

품을 수수하 거나, 산의 목 외 사용, 공용물 사 사용 등 행동강령 

반행 로 발⋅처벌되었으며

아울러, 외부 사정기  등에 의한 검⋅수사등의 결과, 공무원이 직무

련자로부터 ⋅선물⋅향응 등 품을 수수하는 등 행동강령 반행 로 

발⋅처벌되었으며 그 황은 다음표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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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2-69        전체 기관별 행동강령 위반자 적발ㆍ처리실적

- 발 유형별 황(2005. 6월말 재)                         
(단  : 건)

위반사유별 총계
2003. 5월～
2003. 12월

2004. 1월～
2004. 12월

2005. 1월～
2005. 6월

계 1,624건 367 850 407

이해관계 직무회피 의무 4 - 4 -

예산의 목적외 사용금지 145 32 75 38

알선 ,  청탁 ,  이권개입 92 21 60 11

직무관련 정보 이용 거래 등 16 3 9 4

공 용 물  사 적 사 용 87 29 45 13

금 품 ,  향 응  등  수 수 1,193 259 625 309

외부강의등의 신고의무 14 5 4 5

경조사통지, 경조금품 관련 29 7 11 11

기 타 44 11 17 16

- 처벌 유형별 황(2005. 6월말 재)                           
(단  : 명)

연도별 계 파면 해임 정직 감봉 견책 경고ㆍ주의 기타 진행중

총계 1,624 109 80 179 195 244 511 237 69

2003. 5월~
2003. 12월

367 26 18 52 45 56 126 42 2

2004. 1월~
2004. 12월

850 60 42 75 111 129 254 156 23

2005. 1월~
2005. 6월

407 23 20 52 39 59 131 39 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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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평가  향후 활동방향

2005. 6. 원회가 리서치에 의뢰하여 조사한 “부패 련 국민인식도 

조사보고서”에 의하면 공무원행동강령 시행 이후 공직사회가 청렴해졌다

(69%), 경조 품 5만원 상한선 제한에 한 수 이행(83%) 등 상당부문

이 개선된 것으로 나타났다.

그 동안 행동강령 교육ㆍ홍보활동 강화, 행동강령 이행실태 조사ㆍ 검, 

신고사건에 한 엄정한 처리 등으로 공무원의 반 인 윤리의식이 향상되

어 가고 있는 것으로 평가되고 있으나, 아직까지도 인⋅허가 부서의 일부 공

직자의 경우 품  향응수수, 공용물 사 사용, 산의 목 외 사용 등 행

동강령 반행 를 하고 있는 것도 사실임

이와 같은 행동강령 반행 를 근 시키기 하여 원회에서는 행동강

령의 교육⋅홍보를 강화하는 한편, 제도  미비 을 보완ㆍ발 시켜 나가면

서, 아울러 지속 인 행동강령 이행실태 조사ㆍ 검 활동을 통하여 행동강령

의 실효성을 확보해 나갈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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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품등 반환신고⋅처리 활성화 방안

1. 목 적

◦ 공무원행동강령의 개정( 통령령, 2006. 1. 1. 시행)으로 행동강령의 

규정에 반되는 품등( ⋅부동산⋅선물⋅향응 등)을 제공받은 공

무원이 “제공자에게 반환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도 즉시 소속

기 의 장 는 행동강령책임 에게 신고할 수 있게 되는 등 품등의 

반환 상이 확 됨에 따라

◦ 품등의 반환신고⋅처리 활성화 방안을 마련⋅제시함으로써 각  기

의 품등의 반환신고를 장려하고, 품등 반환신고⋅처리 활성화를 

도모함으로써 공직사회의 청렴분 기 조성

◦ 본 지침을 참고로 각 기 별 세부기 을 마련하여 시행 가능

2. 공무원행동강령의 규정(제21조)

①제14조 는 제17조제2항의 규정에 반되는 품등을 제공받은 공무

원은 제공자에게 그 기 을 과한 부분 는 수수가 지된 품등을 즉

시 반환하여야 한다. 이 경우 당해 공무원은 증빙자료를 첨부하여 그 반환

비용을 소속기 의 장에게 청구할 수 있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반환하여야 하는 품등이 멸실⋅부패⋅변질 등

의 우려가 있거나 그 제공자나 제공자의 주소를 알 수 없거나 제공자에게 

반환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즉시 소속기 의 장 는 행동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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령책임 에게 신고한 후 소속기 의 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당해 품등

을 처리하여야 한다.

3. 반환대상

공무원행동강령의 규정에 의하여 직무 련자 는 직무 련공무원으로부

터 수수가 지된 품등을 제공받은 공무원은 제공자에게 즉시 반환하여야 

하나,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 등으로 즉시 반환 차가 진행

되지 못함으로써 불법 득의 의사로 오해받을 수 있는 품등

가. 품등이 멸실⋅부패⋅변질 등의 우려가 있는 경우

나. 다음 사유 등으로 제공자나 제공자의 주소를 알 수 없거나 제공자에게 

즉시 반환할 수 없는 사정이 있는 경우

1) 부재시 는 몰래놓고 간 경우

2) 제3자나 우편을 통하여 받게된 경우

3) 억지로 주고 간 경우

4) 제공자와 연락이 닿지 않는 등 즉시 반환하기 어려운 경우

다. 수수한도를 과한 경조 품등으로써 제공자의 주소를 모르는 등 제

공자에게 직  반환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

4. 반환시기

가. 금품등을 받은 즉시 지체없이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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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즉시”란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품수수 는 발견과 동시에 지체

없이 신고

    2) 출장⋅외출 등 부재 에 몰래 놓고 간 경우 등 즉시 신고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 귀청하여 최  발견 등 그 사유가 해제되

는 즉시

나. 경조 등 수수한도 과 품등의 경우 경조사 종료 후 7일이내

5. 반환방법

가. 품등을 받은 당해 공무원이 직 신고 원칙

나. 경조 품 한도 과분은 당해 공무원이 제공자에게 직  반환한 경우, 

계좌입 수증 등 증빙자료는 공무원 자신이 별도 리하거나 행동

강령책임 에게 경조 품 반환내역을 증빙자료를 첨부하여 신고 가능

6. 반환신고처

소속기 의 행동강령책임  는 소속기 의 장

7. 반환신고된 금품등의 처리

소속기 의 장이 다음 시를 참고로 기 별 특성을 반 한 차를 따로 

마련하여 처리할 수 있음

가. 제공자가 밝 진 경우

- 제공자에게 반환 원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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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제공자나 제공자의 주소를 알 수 없는 등의 사유가 있어 반환하기 어

려운 경우

  1) 멸실⋅부패⋅변질되어 경제  가치가 없는 품등은 폐기 처분

  2) 멸실⋅부패⋅변질될 우려가 있는 품등은 자선단체 등에 기증

  3) 유실물법 규정에 하여 처리하는 경우 14일 이상 공고  1년간 보

(세입세출외 출납공무원 계좌입  등)후 국고(도⋅시⋅군⋅구 

고)귀속 조치

8. 제공자에 대한 통지

가. 품등의 반환 처리경 ⋅내용 등을 제공자에게 통보

나. 제공자나 제공자의 주소를 알 수 없는 경우 통보생략 가능

        ※ 위 3 - 8항에 의한 “금품등 반환신고⋅처리 활성화” 방안은, 제공자가 당해 금품등 제공

과 관련하여 사법처리 되는 경우에 당해 금품등의 처리는 그 사법처리 절차에 따름

9. 금품등 접수⋅처리 대장 기록유지

공무원행동강령 업무편람 별지 제3호 서식『 품등 수⋅처리 장』에 

반드시 기록유지

10. 반환신고 공무원에 대한 처리

가. 반환신고 공무원의 의사에 반하여 공개 지(비 보장 원칙)

나. 인사상 우 방안 등 반환신고 활성화 방안 마련 시행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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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 반환⋅처리 비용의 부담

반환신고된 품등의 보 ⋅반환 등 처리에 소요되는 비용은 당해 소속기

이 부담(공무원행동강령 제21조제1항)

12. 적발된 금품등의 처리

공무원이 직무 련자등으로부터 품등을 수수하다 발된 경우 당해 

품등은 반환신고된 품등과는 그 성질이 다르므로 다음 기 에 따라 처리

가. 당해 공무원의 처벌 차 종료 시까지 증거물로 보  원칙

나. 멸실⋅부패⋅변질되어 경제  가치가 없는 품등은 사진촬  등 증

거자료와 함께 폐기조서 작성 후 폐기 가능

다. 멸실⋅부패⋅변질될 우려가 있는 품등은 사진촬  등 증거자료와 

함께 기증조서 작성한 후 자선단체 기증 가능

라. ⋅상품권과 나항  다항 이외의 품등은 당해 공무원에 한 처

벌 차 종료 시까지 보 하거나, 당해 공무원으로부터 소유권 포기 각

서를 받고 국고귀속(도⋅시⋅군⋅구 고)조서 등을 작성한 후 국고

귀속 조치 가능

마. 형사소추 차 진행 시에는 수사기  등의 제출(몰수 등)에 비

        ※ 적발된 금품등의 경우 공무원행동강령에 의한 위 9항의『금품등 접수⋅처리 대장』의 

기록 대상이 아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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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 클린신고센터 설치⋅운영

공무원행동강령에 의한 품등의 반환신고⋅ 수⋅처리  행동강령 반

행  신고 수 등을 하여 각 기 별 행동강령책임  설치(지정)부서 단

로 클린신고센터 설치⋅운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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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 절  청렴교육․ 홍보 및 대외협력 활동

1. 청렴교육*

가. 개  관

원회는 출범이후 지난 4년여 동안 청렴교육 교재  상자료의 개발․ 

보 과 문 강사진 운 , 문가과정 운  등 교육 인 라를 지속 으로 확

하여 청렴교육 추진체제를 구축하 다. 특히, 2005년도에는 공직자 교육과 병

행하여 학생 상 청렴교육 자원 사단 시범운  등 청렴세  육성을 한 토

를 마련하 다.

그동안 원회 심의 청렴교육 시스템은 공직자들의 청렴의식 함양에 크

게 기여하 다는 내외 정 인 평가를 받았지만 우리의 국력에 걸맞는 청

렴국가를  실 하기 해서는 각  공공기   교육훈련 기 별로 자발 인 

청렴교육 노력이 더욱 실하기 때문에 자율교육 시스템을 갖추기 한 노력

도 병행하 다.

앞으로 각  공공기 별로 일정 수 의 청렴교육을 의무 으로 실시하는 

이른바 ‘표  청렴교육 기 ’ 마련과 청렴교육 강사진 개편, 분야별 유형별 

교육교재  자료의 개발, 청렴교육 매뉴얼  로그램 개발 보  등 원

회와 각  공공기 이 유기 인 력과 분담을 통해 국제사회에서 가장 모범

＊ 교육홍보과 한수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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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 청렴교육 시스템을 갖추어 나갈 계획이다.

나. 공직자 대상 청렴교육

(1) 청렴교육 전문가과정 운영

(가) 과정 개요 및 운영 현황

  청렴교육 문가과정은 각  공공기 별로 부패방지 핵심요원을 양성하여

국가청렴 시책의 추진체제를 확립하기 하여 2003년도부터 운 하고 있

다. 특히, 2005년도에는 앙부처, 지방자치단체, 교육청  공직유 단체 

등에서 부패방지 는 감사업무를 담당하는 공직자 504명을 상으로 10회

에 걸친 교육을 실시하 다.

  교육은 앙부처, 정보통신부, 법무부, 지방자치단체, 교육청, 공직유 단

체, 경찰청  해양경찰청 등 7개 분야로 구분하여 매 회당 5일(35시간)씩 

운 하 으며, 교육과목은 부패방지 법령의 이해, 국가발 과 부패방지, 부

패방지 정책방향, 부패방지 제도개선, 공무원행동강령, 신고자 보호보상, 투

명사회 약, 감사시스템 개선사례, 부패극복 성공사례, 다산사상에 나타난 

공직윤리 등 직무교육과 토론  설득기법, 갈등분쟁 해결, 건강특강, 우리

 바로쓰기 등 소양교육, 참여정부와 부패청산, 슈퍼스타 최 로, 과장님 

과장님 우리 과장님, 투명사회 약식, 부패방지 평가보고 회 등 상교육과  

부패극복을 한 토론회를 병행하 고, 강사진은 학계 문가, 시민단체 인

사, 원회 간부 등으로 구성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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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2-70                     교육실시 현황

분  야 교육기간 이수기관(개) 이 수 자(인원)

정보통신 3.28(월)~04.01(금) 정보통신부소속기관(31) 부패방지 및 감사담당공무원(40)

일반행정 4.25(월)~04.29(금) 중앙부처(36) 부패방지 및 감사담당공무원(38)

교육행정
5.23(월)~05.27(금) 시․도 및 시․군․구교육청(67) 부패방지 및 감사담당공무원(73명)

5.30(월)~06.03(금) 시․도 및 시․군․구교육청(74) 부패방지 및 감사담당공무원(77명)

일반행정 6.13(월)~06.17(금) 중앙부처(28) 부패방지 및 감사담당공무원(39)

자치행정
9.05(월)~9.09(금) 시․도 및 시․군․구(58) 부패방지 및 감사담당공무원(60)

9.26(월)~9.30(금) 시․도 및 시․군․구(64) 부패방지 및 감사담당공무원(65)

법무행정 10.17(월)~10.21(금) 법무부 소속공무원(40) 부패방지 및 감사공무원(40)

공 기 업 10.31(월)~11.4(금) 정부투자기관 및 출자기관(19) 감사 및 기업윤리 담당(31)

경찰행정 11.21(월)~11.25(금) 지방경찰, 해양경찰(25) 감사 및 행동강령 담당(41)

계 총 442개 기관 504명

(나) 운영성과

  2003년부터 시작된 문가 과정은 2005년까지 총 22회 연 1,144개 기

, 1,244명이 이수함으로써 국 공공기 의 부패방지 추진체제 구축의 기

틀을 마련하는데 기여한 것으로 평가된다. 한 부패방지에 한 체계 인 

연구가 부족한 상황에서 문가 과정 운 을 계기로 다양한 분야에서 활동하

고 있는 문가를 발굴하는 한편, 새로운 문가를 양성하고, 교육교재  

상교육자료 등을 개발 활용하는 등 청렴교육의 기반을 확충하 다.

  문가과정 교육생들을 상으로 한 설문조사 결과, 문가과정의 필요성

에 해서는 89%가 필요하다고 응답하 으며, 92%가 지식정보 습득  직

무능력 향상, 교육생간 정보교류 등의 성과가 있었다는 반응을 보 다. 그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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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교과과목과 교육방법에 있어서는 부분 좋았다고 응답하면서도 장교

육이나 토론회 등 참여식 교육을 확 했으면 좋겠다는 반응을 보 다. 한 

용 교육시설 확보 필요성 제기  지방 교육생들의 경우 숙박문제에 애로

가 있다는 응답이 많았다.

(다) 향후계획

  원회는 2005년도 문가과정 운 과정에서 나타난 장 은 최 한 살리

고, 문제   건의사항에 해서는 극 으로 검토 보완하여 2006년도 

문가과정을 보다 내실있고 실효성있게 운 할 계획이다. 이를 해 교육 상

은 그동안의 공직자 심에서 민간단체  기업 계자 등으로 다변화 하고, 

교과목은 사  수요조사를 통해 분야별로 필요하고 합한 내용으로 편성하

되 참여식 교육을 확 하는 한편, 매 과정별 운 결과를 평가 보완함으로써 

교육효과를 제고해 나갈 계획이다.  

(2) 청렴교육 강사진 POOL 운영

지난 2002년 5월, 최 로 구성된 청렴교육 강사진은 2004년 10월에 학

계, 시민단체, 경제계, 공직자 등 청렴성과 문성을 두루 갖춘 각계인사 

126명으로 개편․보완하여 각  공공기   기업체 등에서 청렴교육을 강

의하게 함으로써 공직사회를 비롯한 사회 반에 걸친 청렴윤리의식 함양에 

크게 기여하고 있다. 그러나 날로 늘어나는 청렴교육 수요에 비해 강사진이 

부족하고, 부패총론에 치우친 강의내용과 수도권 심의 활동으로 취약 분야

별 맞춤형 교육이나 지방단 의 교육에 애로를 겪고 있는 을 감안하여 

2006년도에는 청렴교육 강사진을 폭 개편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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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학생대상 청렴교육

(1) 부산지역 청렴교육 자원봉사단 시범운영 지원

원회는 학생 상 청렴교육의 활성화  외연확 를 해 부산 역시교

육청과 공동으로 자라나는 학생들의 청렴교육을 지원할 자원 사단을 아래

와 같이 구성 운 하 다.

청렴교육
자원봉사 
연수실시
(11.14)

자원봉사자 
학교배치 및 

청렴교육 실시
(11.16~12.20 )

청렴교육
시범 학교 선정 

완료
(11.3)

청렴교육 
자원봉사단 구성 

완료
(10.28)   

  우선 부산 역시교육청에서는 10월 28일 부산지역의 각종 교육 장 등에

서 경험이나 심이 있는 직 교원, 학부모 등 총 28명으로 자원 사단을 

구성한 후 11월 3일, ․ 학교 12개, 고등학교 2개(일반계, 실업계 고교 

각 1개) 등 총 14개교를 시범학교로 선정하 다. 이후 원회와 공동으로 

11월 14일 자원 사자를 상으로 부산 역시교육청 평생교육원 강당에서 

청렴교육 연수를 실시하 다.

이날 연수는 원회 교육홍보과장과 담당 서기 이 6시간 동안 부패문제

의 이해, 학생 상 청렴교육의 필요성  자원 사자의 역할, 시청각 교육자

료 활용방법 등의 내용을 강의하 다. 연수를 마친 자원 사자들은 2인 1조

로 학교에 배치되어 원회에서 제공한 청렴교육 컨텐츠 자료를 활용하여 교

과교육이나 재량활동시간에 청렴교육을 실시하 다.

올해 자원 사단 운 을 평가해보면 상보다 자원 사자들의 열의가 높

았으며 학생들(특히 등학생)의 심이 매우 높게 나타났다. 그러나 자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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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단의 역할이 다소 단조롭고 학교 별 특성화된 교육자료가 부족한 이 문

제로 지 되어 2006년에는 자원 사단의 확 , 자원 사단 활동 역의 다

양화, 학교 별 교육자료, 특히 토론을 한 사례제공 등을 통해 내실화를 

꾀하고 운 결과를 면 히 분석하여 수정․보완 후 2007년부터 국으로 

확 할 계획이다.

(2) 부패방지교육 매뉴얼 「부패바로알기」발간 및 연수 실시

(가) 부패방지교육 매뉴얼 「부패바로알기」발간

원회는 2005년 3월, 자라나는 학생들이 학교 교육과정에서 부패문제의 

심각성과 반부패의식을 제 로 갖출 수 있도록 하기 하여 학교 교사들이 

활용할 수 있는 부패방지교육 매뉴얼 『부패 바로 알기』를 발간하 다. 

『부패 바로 알기』는 직 등학교 도덕 교사들이 집필하고 교육인 자

원부 계자의 감수를 거쳐 발간하 다. 그 내용을 보면, 학생 수 의 

높이에서 부패문제를 이해할 수 있게 만화․삽화 등을 곁들여 알기 쉬운 내

용으로 설명하 고, 학교 교사들이 교육 장에서 재편집 없이 그 로 실제

수업에 활용할 수 있도록 구성한 것이 특징이다. 이 책자는 크게 부패 상의 

이해, 부패의 원인분석과 책탐색, 우리 안의 희망 찾기, 부패방지 원회의 

역할과 기능 등으로 구성되었다.

부패 상의 이해 부분에서는 부패의 개념을 학생주변에서 싹틀 수 있는 

부패에서 출발하여 공직과 공익의 에서 본 부패로 확장시킴으로써 학생

들이 부패의 의미를 쉽게 이해하고 우리나라 부패의 황과 그로 인한 폐해

를 깨닫도록 하 다. 부패의 원인 분석과 책 탐색에서는 부패의 원인을 개

인  문화 인 측면과 제도  구조 인 측면으로 나 어 분석하고 그 책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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찾도록 하 다. 한 우리 안의 희망 찾기에서는 정부와 기업, 시민단체들이 

실천하고 있는 부패방지 사례들을 제시하고 학생들이 이해하기 쉽게 만화로 

부패방지 원회의 역할과 기능을 소개하 다. 특히 학생활동 심의 수업이 

가능하도록 모의토론회․모의재  본, 부패방지 련 비디오와 CD목록, 

멀티미디어를 활용한 수업자료, 마인드맵을 활용한 수업자료, 퍼즐을 활용한 

수업자료와 부패방지 홍보물 학생작품 모음 자료 등도 첨부하 다.

원회는 이 책자를 3월에 국의 학교, 교육청 등에 1부씩 배포하고 

원회 교육홈페이지(http://edu.kicac.go.kr)에도 게재하여 활용토록 하

으나 교사들의 추가 배포요청  활용확 를 해 6월에 국 학교에 각 

2부씩 추가 배포하 다. 재 동 교재는 교과수업, 재량활동, 특별활동시간 

등에 극 활용되고 있다.

(나) 「부패바로알기」활용연수 실시

원회는 「부패바로알기」교재의 활용도 제고  공교육과정의 청렴교육 

확 기반 마련을 해 6월 13일부터 17일까지 5일 동안 서울지역 362개 

학교의 도덕, 사회교사 338명을  상으로 5개 지역으로 나 어 하루에 1

시간씩 동 교재의 자인 창동 학교의 최호곤 교사를 청, 교재활용연수를 

실시하 다. 

이 연수는 학교에 배포되는 많은 교재들이 교사들의 무 심 속에 부분 

사장되는 실에서 교육 장의 교사들에게 동 교재의 발간배경과 학생 상 

반부패 교육의 필요성을 상기시키기 한 목 에서 실시된 것이다. 연수에 

참석한 부분의 교사들은 교육부나 지역교육청이 아닌 타 정부기 에서 교

재를 발간․배포한 후 교재 활용연수를 실시한 것은 이례 인 일로서 원회

의 극 인 교재활용 제고노력을 정 으로 평가하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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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 대상별 청렴교육자료 개발 보급

(1) 공직자용 부패방지 표준교육교재 제작 

청렴교육 강사진과 공직자들이 장에

서 활용할 수 있는 부패 련 이론과 사례

를 집 성한 공직자 부패방지 표  교육

교재  워크북 2,400부를 제작하여 각

 공공기   단체, 청렴교육 강사, 교

육훈련기 , 공공 도서  등에 배부하

다.

(2) 청렴국가 건설을 위한 공직자 부패방지 가이드 제작 

청렴국가 건설의 길잡이가 될 공직자 부패

방지 가이드 5000부를 제작하여 각  공공

기   단체, 교육훈련기 , 공공도서  등

에 배부하 다. 동 가이드는 부패의 정의와 

폐해, 우리나라 부패의 주소, 국제사회의 

움직임, 국가청렴 원회의 주요기능, 각 부

문별 부패방지 방안, 부패척결을 한 공직

자의 자세, 투명사회 약 등 이론과 동향 등 

부패와 련된 최신정보가 망라되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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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취약분야 부패방지 가이드 개발

2004년도에 실시한 국민 상 부패인식도 조사결과 취약분야로 나타난 

건축/건설, 세무, 경찰, 국방/병무분야  이미 교재를 개발한 건축/건설분

야를 제외한 3개분야에 한 교재를 문연구기 에 용역을 의뢰하여 개발

하 다.

주요내용으로는 세무분야의 경우 부패행 에 한 이해, 부패방지의 기

본 원리와 기본원칙, 우리나라 부패 황  방지노력, 세무분야 부패의 유

형별 사례, 홍콩, 싱가포르, 만으로부터의 교훈, 부조리 황  개선방

향, 부조리 방지 책, 부조리 방지에 도 하기 등의 내용으로 되어 있다. 

경찰분야의 경우 경찰부패에 한 이해, 경찰부패에 한 인식, 경찰부패

의 유형별 사례, 경찰부패에 한 국제사회 추세, 개인과 조직의 부패방지 

가이드라인 등의 내용으로 되어 있다. 병무/국방분야의 경우 부패의 성격

과 실상, 국방/병무분야 부패의 황과 응, 국방/병무분야 부패의 유형

별 사례, 개인과 조직의 부패방지 행동지침 등의 내용으로 되어 있다.

한편 동 가이드는 2006년도에 교육교재로 제작, 련 기 에 배포하여 

유용한 교육자료로 활용토록 할 계획이다. 

(4) 교육용 CD : 『청렴이 국가 경쟁력 입니다.』

원회에서는 부패방지법 개정과 국제사회의 동향, 각종 통계지표 등 최

신 내용을 반 한 시청각 교육자료 『청렴이 국가 경쟁력입니다』를 CD 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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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로 제작하 다. 동 CD는 15분 분량의 

디 터 형식으로 제작되었으며, △우리나라

의 부패 주소 △부패청산의 필요성 △반부

패 국제의 동향 △부패방지를 한 노력 △

공직자의 자세 등의 내용으로 구성되어 있

다. 동 CD는 원회 청렴교육․홍보 종합

CD에 수록하여 2006년 2월에 국 공공기

  교육훈련기  등에 배포할 정이다.

(5) 위원회 청렴교육․홍보 자료  CD 제작

 원회는 각 기 에서 청렴 교

육․홍보자료를 추가 요청하는 사례가 

빈번하여 원회 출범이후 최근까지 

제작된 각종 교육․홍보 련자료를 

CD로 제작하여 각 기 에서 반부패 

교육․홍보활동 시 편리하게 활용할 

수 있도록 제공하 다. 동 CD는 총 4

장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상자료1 에

는 『슈퍼스타 최 로』,『웰컴 투 청백

리』,『청렴이 국가 경쟁력입니다』,

상자료 2에는 『과장님,과장님,우리과장님』, 『다산사상에 나타난 공직윤리 

강의녹화(박석무 단국 이사장)』,『학생용 부패방지교육자료(‘05.교육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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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원부 제작동 상)』, 상자료 3에는 KBS 1TV【클린코리아  2003】

이 수록되어 있으며 마지막 CD인 기타 교육홍보자료에는 원회에서 그동

안 발간한 각종 교육교재  홍보자료가 수록되어있다. 

완성된 CD는 앙행정기 , 지방자치단체, 교육자치단체, 국회, 법원, 헌

법재 소, 앙선거 리 원회, 학교 등 국 12,000여 개 공공기 에 배포

하 다.

(6) 반부패 교육용 애니메이션 제작

 원회는 지 까지 제작된 책자형식의 교재나 드라마 형식의 극 화를 

탈피하여 구나 쉽게 이해할 수 있는 구성과 감각 인 상구 을 해 애

니메이션 기법을 활용, 지속 으로 이

용 가능하고 친근감 있게 근할 수 있

는 3차원 사이버캐릭터를 개발하여 반

부패 교육용 상물인 애니메이션을 제

작 활용하게 되었다. 

이 애니메이션은 특히 학생  청소

년을 상으로 하여 반부패 의식개 에 

을 두고 실증  사례를 부분 으로 

삽입하면서, 조선시 의 표  청백리 

 한 분인 허조 정승을 등장시켜 흥미

를 유발시켰다. 한, 상 시간을 20분 이내로 압축하여 도 있고 속도감 

있는 개로 지루하지 않고 긴장감을 유지하도록 제작하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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애니메이션은 『웰컴 투 청백리』라는 제목으로 우리 공직사회와 학교생

활에서 일어날 수 있는 부정부패 문제의 심각성을 일깨우고 경각심을 주는 

주제를 기본으로 제작되었는데, 주인공인 청명이는 학교 반회장 선거 과정에

서의 박과 압력을 슬기롭게 극복하고, 공무원 간부인 청명이 아버지는 청

백리 허조 정승의 도움을 받아 건설업자인 친구의 청탁을 물리치면서 심을 

잃지 않고 청렴하게 행동하여 행복한 가정생활을 유지한다는 내용이다.

제작된 CD는  입법․사법․행정  헌법기  등 국가기   공무원 교

육훈련기 , 부패방지 련 시민단체․학회 그리고 학교  청소년단체 등 

에 배포하여 반부패 교육용 자료로 활용할 수 있도록 하 다.

마. 사이버 부패방지 교육 실시

(1) 『사이버청렴교육과정』 개발 및 운영

원회는 온라인 원격교육을 통한 부패방지 교육의 경제성과 효율성을 제

고하기 하여 『사이버청렴교육과정』을 개발하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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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 과정은 총 7개 과목 7시간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각 과목별로 그래픽, 

애니메이션, 동 상, 음성 등 다양한 멀티미디어와 사례를 히 활용하여 교

육생의 흥미를 유발할 수 있도록 만들었으며, 교육에 한 동기부여를 해 교

육이수시 교육 수(1 )를 부여토록 하 다. 재 운  인 『사이버청렴교

육과정』의 주요구성은 다음과 같다.

차시 과목명 차시 과목명

부패방지와 국가발전 부패신고 및 비위면직자 취업제한제도의 이해

1차시 부패발생원인과 청산의 필요성 7차시  부패신고제도

2차시 부패방지 정책목표와 과제 8차시  비위면직자 취업제한제도

반부패 청렴정책의 이해  공무원 행동강령

3차시 반부패 청렴정책 방향 9차시 행동강령의 개요

4차시
국가청렴성 제고를 위한 부패방지 

활동평가
10차시 행동강령의 내용

부패방지와 제도개선 내부공익신고 및 보호보상

5차시 부패방지와 제도개선(1) 11차시 신고자 등 보호

6차시 부패방지와 제도개선(2) 12차시 신고자 보상

특강  다산사상에 나타난 공직윤리

원회에서는 효율 인 교육운 을 해 앙공무원교육원의 공동활용기 으

로 신청하여 『국가청렴 원회 사이버교육센터(e-learning.kicac.go.kr)』을 

개설하 으며, 『사이버청렴교육과정』을 이수하기 해서는 『국가청렴 원회 

사이버교육센터(e-learning.kicac.go.kr)』에 속하여 회원등록을 한 후 수강

신청을 해야한다.(자세한 교육일정  신청방법은 공문통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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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원회에서는 컴퓨터에 익숙한 ․ 학생들의 학습동기와 흥미를 

충분히 부여할 수 있도록 『부패방지교육 컨텐츠』개발을 교육인 자원부에 

요청하여, 06년 2월 학생 교육용 『부패방지 교육컨텐츠』를 개발할 정이

다. 동 컨텐츠는 학교와 가정에서 쉽게 하고 체험할 수 있는 윤리  문제

가 어른들의 부패로 이어갈 수 있다는 것을 이해하여 개인 , 사회 , 국가

으로 받을 수 있는 피해를 인식할 수 있도록 구성되었다. 한 동 컨텐츠는 

단편 인 지식 달이나 단순평가 주의 기존 학습자료의 형태가 아닌, 각 

차시별 완결된 스토리로 개발되었으며,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1. 부패란 무엇인가?

2. 우리나라 부패의 현주소

3. 부패의 유형 및 폐해(Ⅰ)

4. 부패의 유형 및 폐해(Ⅱ)

5. 부패의 원인 ․ 해결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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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세계는 부패와 어떻게 싸우고 있는가 ? 

7. 우리사회 희망만들기(Ⅰ)

8. 우리사회 희망만들기(Ⅱ)

※ 총 8차시 160분(각 차시는 20분 분량)

완성된 컨텐츠는 원회 홈페이지『청렴교육센터』, 교육부, 시․도 교육청별 

사이버 가정학습사이트 등에 수록하 으며, 원회 청렴교육․홍보자료에 수

록․배포하여 국학교에서 시청각 교육자료로 활용할 정이다.

2. 국민 청렴홍보*

가. 개  관

2005년은 원회 명칭변경이라는 요 홍보사안이 발생하여 원회의 새

로운 명칭과 역할을 국민들에게 홍보하는데 을 두고 업무를 추진하 다. 

원회의 변화된 명칭과 정체성을 표 하기에 합한 CI(Corporate 

Identity)를 개발하 으며, 로셔, 리 릿, 동 상 등 각종 기  소개자료

를 제작하 다. 한 반부패ㆍ청렴의식 제고를 한 장기 청렴캠페인을 시작

하 는데 특히 은층 홍보를 강화하기 해 각종 이벤트와 인터넷 커뮤니티

를 극 으로 활용하여 온라인홍보를 추진하 다.그 밖에 뉴스 리 를 통

한 정책홍보, 학생 토론 회를 통한 참여식 홍보활동 등을 추진하 다. 

＊ 교육홍보과 한정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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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위원회 출범 홍보

(1) CI 변경

새롭게 변경된 명칭에 따라 원회의 정체성을 재정립하고 이미지를 통

합, 리하여 구성원의 일체감과 소속감을 강화하기 해 CI를 새롭게 변경

하 다. CI변경 로젝트는 한국종합 술학교와 공동으로 추진하 으며 민

간의 홍보 문가로 구성된 홍보자문 원회의 의견을 극 반 하 다. 한 

명칭 변경에 따른 국민  혼란을 최소화하기 해 , 명함 등 부가 인 

응용시스템을 변경하 다. 

새롭게 변경된 CI는 정 이고 청렴지향 인 국가청렴 원회의 정체성

을 표 하는데 합한  스타일로 가로형, 세로형, 엠블럼 형태 등 용

도에 따라 다양한 응용이 가능한 구조로 개발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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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CI의 의미

  국가청렴 원회의 심벌마크는 빛을 향해 열려 있는 문의 형상으로 국민참

여를 의미하는 개방형 구조를 갖고 있다. 심부의 밝은 빛은 부정부패를 척

결하여 사회의 어두움을 몰아내는 청렴 원회의 역할을 상징하며 활짝 열려진 

문의 형태는 사회 반으로 확산되는 깨끗하고 투명한 청렴문화를 의미한다. 

한 좌우동형의 균형 인 구조는 한쪽으로 치우치지 않는 청렴의 정신을 표

하고 있다. 

(나) CI 컬러

  청렴이 ‘빛’처럼 사회 반에 확산되길 바라는 마음으로 다양한 빛을 CI에 

응용했다. 빛이 들어오는 심부에서부터 확산되고 있는 형태의 컬러  청

색은 깨끗함과 신뢰를, 보라색은 기 의 고결함과 상을, 붉은색은 역동성

과 정열을, 녹색은 진취성과 생명력을, 노란색은 따뜻한 마음과 변치않는 진

리를 상징한다.

(2) 위원회 출범 홍보자료 제작

원회에서는 국가청렴 원회의 새로운 

정체성과 부패방지법 개정사항 등을 각

기 과 국민에게 홍보하여 이해와 참여를 

진시키기 해 『청렴한국으로 나아갑니

다』 로셔  리 릿을 제작하여 앙행

정기  ․지자체  주요 공공단체, 민원

실, 다 이용시설 등에 배포하 다. 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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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각 인 달력이 높은 홍보 상물도 제작하여 홈페이지에 수록하는 등 인

터넷을 통한 홍보도 개하 다.

(3) CI를 이용한 홍보물 제작

원회는 국가청렴 원회로 재출범하면서 새로이 

확정된 CI 문양을 3차원으로 형상화한 셀-폰 스크린 

크리 (Cellphone Screen Cleaner)를 제작하여 

원회 주최 각종 행사에 홍보물로 활용하 다. 

더러워진 곳을 깨끗하게 청소한다는 의미에서 1

만개를 제작하여 국가청렴 원회 출범 행사, 

APEC 반부패 심포지움, 원회 주  각종 교육과정과 학생 반부패 토론

회, 지역토론 회와 홍보, 출입기자 내방인사 앙부처(헌법기  포함)  

시․도 공무원 국장  이상에게 배포하는 등 홍보용품으로 활용하여 새로 출

범한 원회의 인지도 제고에 기여하 다.

다. 청렴캠페인

(1) 광고 캠페인 ‘떳떳한 손’ 시리즈 집행

국민 청렴의식 향상을 해 장기  진행 정인 고 캠페인으로 2005

년에는 ‘떳떳한 손’ 시리즈가 집행되었다. ‘당신의 떳떳한 손이 청렴한 한민

국을 만듭니다.’라는 주제로 사회 각분야에서 청렴하게 살아가는 떳떳한 손

을 통해 깨끗한 한민국을 만들자는 메시지를 국민에게 달하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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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진하고 있는 고캠페인의 목표는 첫째, 정부의 반부패 활동에 한 국

민  신뢰와 지지 확보, 둘째, 범국민  참여와 인식 환을 통한 부패 발생

요인 억제, 셋째, 반부패 로그램의 지속  실천을 통해 국가이미지와 신인

도 향상이다. 

매체는 신뢰도와 정보 달력, 도달율 분석을 통해 명칭변경 이슈 홍보에 

효과 인 일간지를 기에 집 으로 집행하 고 한 은층 상 효과가 

높은 매체인 인터넷을 활용하여 변경된 홈페이지 방문율을 높이고 이벤트와 

연계하여 최 효과를 산출했다. 지하철 고는 일간지 고에 한 재인 효

과를 해 인지도가 높은 출입문 상단 스티커 고와 액자형 고를 추진하

다. 매체별 세부 고 내역은 다음과 같다. 

(가) 일간지

   앙지(일간ㆍ경제지)에 균등 집행하

는데 고 효과를 고려하여 일부 복 집행

하 다. 매체선정 기 은 열독율과 형평성이

었으며 조선, 앙, 동아, 한겨 , 매경, 한

경, 한국, 경향, 서울, 국민, 세계, 문화, 코리

아헤럴드, 코리아타임스, 내일신문, 서울경제, 

헤럴드경제, 이낸셜뉴스, 머니투데이에 

고를 집행하 다. 체 청렴캠페인 시리즈  

 ① 출범편, ② 무감독시험편과 APEC 고를 집행하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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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인터넷 

  정보화시 에 막강한 향력을 발휘하고  있는 인터넷 매체를 활용하여 청

렴캠페인을 개하 다. 인터넷 매체는 TV, 일간지와 더불어 향력과 메시

지 달력이 강력한 매체로 정보 달속도가 빠르며 네티즌들에게 특화된 홍

보를 개하는데 특히 유리하기 때문에 으로 추진하 다. 최  효과 

산출을 해 포털 1, 2, 3  업체를 선택하여 네이버, 다음, 네이트(싸이월

드)에 동시 집행하 는데 인터넷 배 고의 특성상 이벤트 연동시 효과가 

높기 때문에 출범행사인 ‘청렴이벤트’와 동시 추진하 다. 인터넷 고는 

2005년 집행 매체  가장 고효과가 높았는데 총 고노출수 125,571,755

회, 총 반응자수 127,175명으로 상목표 비 약 164%를 달성하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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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지하철 

  지하철 고는 일간지 고와 병행할 경우 재인율이 높으며 은층이 선호

하는 매체로 액자형과 스티커형 고를 집행하 다. 일년  가장 유동인구

가 은 7, 8월을 제외하고 서울 지하철 1, 2, 3, 4, 5호선, 부산 1호선에서 

12월까지 추진하 는데 무감독 시험편(액자형), 구내식당편(액자형), 부패

신고편(스티커형)을 고하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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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 라디오 

  라디오는 출퇴근 시간 의 공직자  직장인 상 홍보효과가 큰 교통방송

(TBS)과 뉴스 주의 편성으로 오피니언 리더가 많이 청취하는 SBS, 기독

교방송(CBS)을 활용하여 캠페인을 개하 다. 교통방송(TBS)은 ‘한사람

의 힘’(테 사 수녀 일화를 통한 깨끗한 한민국 만들기 동참 유도) (1～2

월) 오  07:05, 오후 18:48, ‘투명사회 약’(사회 각계각층이 반부패투명

사회 약을 맺고 지키는 일이 깨끗한 한민국 만드는 약속) (3～4월)을 

고하 으며 SBS, 기독교방송(CBS)은 12월 22일부터 29일까지 각각 32

회씩 오 ․오후 에 청렴 캠페인을 실시하여 부패방지 의식확산에 기여하

다.

(마) 잡지

  정부기 들의 조 아래, 국민을 상으로 발행되는 『KTX(한국철도공사)』,

『돈만드는 사람들(한국조폐공사)』,『토지(한국도로공사)』,『석공( 한석

탄공사)』 등 63개 정부기  발행 잡지에 청렴캠페인 고가 무료 게재되었다. 

라. 온라인 매체를 활용한 홍보

은층을 상으로 원회 출범을 홍보하고 청렴과 반부패에 한 국민  

심 유도와 올바른 인식 확산을 해 ‘찾아가는 홍보’의 일환으로 블로그 순

 1 인 싸이월드에 미니홈피를 오 , 운 하 다. 다음, 네이버, 네이트 

등 표 인 인터넷 포탈사이트에 이벤트 련 배  고를 게재하여 국민들

의 다양한 참여를 유도하 고 원회 홈페이지에는 팝업창(pop-up)을 띄워 



제2장 국가청렴위원회 활동사항∙433

국민들이 바로 속할 수 있도록 구성하 다. 

이벤트 내용은 청렴  출범 축하 쓰기, 청렴 슬로건 공모, 캐릭터 아이

디어 공모, 고 리 달기, 국민의견 리서치, 뉴스 터(청렴뉴스 리  구독

신청) 등이었다. 원회 미니홈피는 싸이월드에 개설된 정치ㆍ사회기  미

니홈피 214개  최고의 일 수․방문율․호감도를 기록하 고 타 부처의 

벤치마킹 상이 되어 활동내역을 하 다. 한 우수사례로 언론에 소개

(경향신문, 9/7일자)되어 ‘ 은층에 고들기 한 공공기  미니홈피’라는 

내용으로 보도되었다. 

마. 국민 참여 프로그램

부패청산과 청렴사회 건설은 국민들의 자발  참여가 있어야만 그 성과를 

기 할 수 있으므로 원회는 국민들이 참여를 진하는 로그램을 운 하

고 있다. 2002년부터 실시하여 4회째를 맞은 2005 국 학생 토론 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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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국 15개 학 56개  112명 규모로 실시하 다.

(1) 대학생 토론대회

(가) 개  요

  학생 반부패 토론 회는 비 사회인인 학생들에게 우리 사회의 부패

실상과 문제 을 토론이라는 참여 로그램을 통해 직 으로 이해시키고, 

부패척결에 한 공감 를 형성할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됨을 감안, 제4차 토

론 회를 개최하 다. 이번 토론 회 주제는 ‘국가청렴 원회는 민간 역의 

부패문제도 다루어야 한다’로 최종 선정하여 추진하 다.

(나) 대회 운영 및 진행

  제1․2회 회를 주 했던 한국스피치커뮤니 이션학회(회장：허경호 경

희 학교 교수)의 주 으로, 2005년 11월 5일~6일까지 2일 동안 서울 노

원구 소재 운 학교 한울 에서 선  본선 회를 개최하 다. 회 참

가 학생들은 주어진 논제에 해 2인이 1개 을 구성하여 사 에 찬성․

반  측 모두의 입장을 비하여 토론에 참여하 는데 선 리그 을 통해 

참가한 56개   총 16개 이 본선에 진출하 고, 본선인 16강 부터는 

토 먼트 형태로 8강 ( 결승 ), 4강 ( 결승 ), 결승 으로 진행하

으며, 추첨을 통하여 찬성 측과 반  측을 선정하여 토론을 진행하 다.

(다) 대회시상 및 총평

  최종 결승 은 11월 6일 15：00～16：00까지 참가 학생  회 운

계자와 심사 원들이 참석한 가운데 개최되었는데, 상  150만원의  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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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청렴 원회 원장상)은 한동  김미정․이승오 에게, 최우수상(한국

스피치커뮤니 이션 학회장상)은 성균  지은․유기범 에게, 그리고 우

수상은 한동  장혜원․신 선   임채석․신요한 에게 각각 돌아갔다.

  토론자들은 주요 논 인 ‘청렴 에서 민간 역의 부패문제를 다루는 데’에 

하여, 부패의 시발 이 민간 역이고, 검찰의 기소편의주의에 따른 경제사

범 기소유 나 무 의 처분 남발에 한 재조사기  존재 필요성을 주장한 

찬성측과 청렴 는 공공부분 부패문제도 제 로 해결 못하면서 민간부분에 

역을 확 하는 것은 선택과 집 , 옥상옥 등의 문제 우려가 있다는 반 측

으로 나뉘어 열띤 토론을 개하 다. 토론참가 학생들은 우리나라의 부패

의 심각성을 인식하고 이를 해결하기 해서는 청렴 의 역할이 요하다는 

의견에 공감하는 분 기 고 아울러, 논제에 한 범 하고 깊이 있는 학

습과 비를 통하여 우리사회의 부패문제를 올바로 인식하고 부패척결의 당

성을 자연스럽게 공감하게 되었다.

(라) 향후 추진방향

  ‘06년도부터는 아카데미

식 토론 회의 특성상 토

론훈련을 받은 소수의 학

생들만이 참여하여 성 을 

낼 수밖에 없는 문제 을 

감안, 보다 많은 국민들이 

참여할 수 있는 로그램

을 개발하여 반부패 문제 

 청렴사회 건설에 한 국민  심을 제고하는 방안으로 추진할 계획이다.

제4차 전국대학생 반부패토론대회(’05.11.5~1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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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 홍보자료 제작 활용

(1) 부패방지 뉴스 브리프

국가청렴 원회는 뉴스 리 (News Brief)를 통해 우리 사회 각 분야의 

오피니언 리더에게 원회의 부패방지 활동과 국제 반부패 동향, 국내외 주요 

부패 련 정보들을 정기 으로 제공하여 부패청산에 한 공감 를 형성해왔

다. 2003년 1월 20일 창간호를 발간한 이후 2005년 12월까지 총 36호를 발

간하 으며 25호부터는 기존 4면에서 8면으로 면수를 늘리고 2,400부에서 

5,400부로 부수를 확 하여 배포하 다.

뉴스 리 는 ｢이 달의 부패방지 주요행사｣, ｢부패방지 시책수립  평가

｣, ｢제도개선 권고｣, ｢부패신고 처리  신고자 보호보상｣, ｢부패방지 홍보

력 활동｣ 등으로 다양하게 구성되어 있으며 사진, 표 등을 통해 흥미와 가

독성을 높여 구독자들이 부패방지에 지속 으로 심을 갖도록 하고 있다.

(2) 영상컨텐츠 및 영상백서 제작 활용

원회는 주요정책과 사업 등에 한 체계 인 상자료 확보와 홍보강화

를 하여 주요행사, 활동사항 등을  상으로 기록, 원회 홈페이지를 통

한 실시간 홍보 자료와 각종 교육 자료로 활용하고 있으며, 1년간 된 자

료들  요자료를 편집하여 연간 단 의 상백서로 제작하여 원회 역사

기록서로서 활용할 계획이다.

년도 상백서는 메인 컨셉을 ‘청렴이 국가경쟁력이다’로 정하고, 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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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 부분에서 원회의 한해 주요업무 스 치, UN 반부패 약 제정 자료

화면, 국제투명성기구의 CPI 발표 장면, 피터 아이겐 T. I. 총재의 발언 등

을 상으로 간단히 소개하고 있으며, 청렴  출범부분에서는 출범 의의에 

한 원장 인터뷰, CI 상, 국민 청렴서약식 장면, 사옥이  장면 등을 

다루고 있다. 한 원회 업무 부분에서는 원회 사무처장  상임 원의 

업무소개 인터뷰을 시작으로 범정부  부패방지 책 통합․조정 기능 강화, 

제도개선  실태조사, 부패방지 평가기능 강화, 부패신고 활성화  신고자 

보호･보상 강화, 반부패 국제 홍보  국제 력 강화, 반부패 국민의식 제고 

 민간 력 강화 등을 다루고 있으며, 에필로그에서는 청렴 의 2006년도 

비 을 제시하고 있다.

3. 공보활동*

가. 개 관

원회는 3월 7일 공보담당 실을 설치하 다. 청렴  출범 4년차로 

어들면서 청렴정책에 한 언론 계 업무가 증하고 있는 데다 언론홍보

를 극 으로 개하기 해서다. 이에 따라 그동안 홍보 력국 교육홍보과 

소 이던 공보업무를 분리하여 사무처장 직속 공보담당 실을 신설해 공보

업무를 담해오고 있다. 공보업무 인원은 4  1명, 6  1명, 7  1명, 기

능직 1명 등 4명으로 구성 다.

* 공보담당관 김덕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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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보담당 실의 주요 업무는 반부패 정책의 입안에서부터 수립, 집행, 평

가에 이르기까지 과정을 매체에 홍보하는 것으로, 리핑, 인터뷰, 보도자

료 작성, 언론모니터링, 건 비  수용  오보 응 등의 업무를 맡고 있다. 

2005년에는 보도자료 74건을 생산했다. 이를 연속 3,419개사에 제공해 

883건이 보도 다.  기고 125회, 인터뷰 58회, 원회 웹뉴스 게재 43

회, 오늘의 매스컴(신문스크랩) 400여 회, 언론 응 7회 등이 진행 다.<표 

2-71>

표 2-71                        언론보도 분석

(단  : 회, 건)

구분

총계

월

보도자료
기

고
인터뷰

언론

대응

홈페이지

뉴스

언론

자체보도

기자단

방문
전화

스크랩

서비스

생산

74

제공

3,419

게재

883
125 58 7 43 1,211 122 259 6,016

1월 2 94 23 1 3 1 - 58 3 13 -

2월 6 282 32 0 5 0 - 80 5 21 -

3월 7 329 46 1 6 0 1 118 12 25 -

4월 7 329 89 1 4 1 5 130 15 42 -

5월 9 423 84 7 5 0 6 128 11 41 -

6월 3 141 31 4 4 1 6 113 9 17 -

7월 10 470 117 5 5 0 4 123 14 19 987

8월 5 235 110 26 6 0 0 61 11 8 1,034

9월 5 176 70 24 7 1 6 111 10 11 987

10월 5 235 59 23 5 2 2 116 7 12 940

11월 10 470 96 16 3 1 7 73 7 26 1,034

12월 5 235 126 17 5 0 6 100 18 24 1,034

※ ‘05.3.7 공보담당관실 설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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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가운데 일반기사나 고보다도 홍보효과가 큰 신문 기고를 연간 125회나 

신문에 게재한 것은 역동 이고 성공 인 공보업무로 평가된다. 

이와 함께 청렴  출범 행사와 함께 APEC(아태경제 력체) 부산회의를 

2개월 여 앞두고 원회 주최로 열린, ‘APEC 반부패 투명성 심포지엄  

TF 회의’ 내용을 언론에 집 으로 내보냈다. 특히 각 행사 기간에 ‘특집기

사를 겸한 고’를 집행해 홍보효과를 극 화한 것은 매우 이례 이고 성공

인 홍보 략이었다.

나. 주요 공보활동

(1) 보도자료 기획․배포 

보도자료(연간 74건)는 청렴  출범식이 있었던 7월과 APEC행사가 있

었던 11월에 각각 10건씩 배포돼, 연  가장 많았다. 특히 기획홍보 차원에

서 청렴  출범(2005.7.21)을 후해 한 달간 보도자료 10회(73건 보도), 

취재지원 6회(49건 보도), 기고 21회, 인터뷰 4회 등을 진행했다.<부록 11. 

가～바 참조> 

APEC행사와 국제투명성기구(TI) 국가청렴도 발표가 있었던 11월에는 

보도자료 10회(49건 보도), 인터뷰 6회, 기고 6회, 취재지원 3회(29건 보

도)를 기록했다.<부록 11. 사 참조> 

보도자료 내용은 청렴  출범의 당 성과 APEC행사를 통한 국제 신인도 

제고에 을 맞췄다. 특히 외국인이 많이 참여하는 APEC행사를 후해 

한국의 국가청렴도가 국제사회에서 평가된 이유와 개선책을 기고하는데 

노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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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기고를 통한 공보활동

정책홍보  가장 효과가 높은 것은 매체를 통한 언론홍보다. 직원들의 언

론홍보 인식과 매체를 통한 홍보효과를 제고시키기 해 간부들의 기고를 권

장, (全)간부의 기고화를 꾀했다. 원장을 비롯 장  이상 10여 명의 

간부들이 앙  지방 신문에 기고를 실시한 것이다. 기고 주제로는 ‘청렴과 

국가경쟁력’, ‘공직사회의 반부패 노력’, ‘국가투명성 아직 갈 길 멀다’, ‘국가

청렴 원회로 명칭을 바꾼 이유’ 등이었다.<부록 11. 나 참조> 

 매주 3회에 걸쳐 실․국장 을 주축으로 한 홍보 신 의회( 의회장 

사무처장)를 개최, 신속하고 효율 인 정책홍보 략을 개발했다. 이와 함께 

직원의 홍보인식 제고와 청렴 를 찾는 고객들에게 홍보기법 정보를 제공

한다는 차원에서 기고 등 홍보기법에 해 사이버 강의를 18회 실시했다.

직원들의 쓰기 능력 제고 일환으로 보도자료 작성법, 기고, 언론모니터

링, 언론 응 등 언론홍보에 한 지식과 경험 노하우 등을 모은 [공보핸드

북]도 발간했다.

(3) 온라인 언론홍보 

원회는 청렴정책의 홍보를 온라인과 오 라인에서 동시에 진행하기 

해 [온오 공보시스템]을 구축 운 하고 있다. 오 라인상에서 발생한 정책

자료와 보도자료를 출입기자들에게 배포하는 것은 물론 온라인상에도 동시에 

게재하여 불특정 다수에게 홍보하는 것이다. 우선 부정기 으로 1천여 명의 범

매스컴 분야 계자들과 3백여 명의 국 시민단체 간부  정책고객들에게 보



제2장 국가청렴위원회 활동사항∙441

도자료와 청렴 기사를 자우편으로 송하고 있다. 이같은 이메일 서비스는 

참여 정부가 실시하고 있는 정책고객 리(PCRM) 서비스 확  일환이다. 

이와 함께 원회 홈페이지 www.kicac.go.kr 첫 화면에는 당일 원회

에서 진행된 주요 행사와 업무내용을 실시간으로 사진과 함께 수록하고 있

다. 이는 청렴  정책과 각종 행사를 있는 그 로 신속하게 국민들에게 알리

는 효과가 있다.<부록 11. 마 참조> 

4. 반부패 국제 력*

가. 개 관

2005년도는 원회 출범이래 반부패 국제 력 분야에서 새로운 기가 

마련된 한 해 다. 2004년 칠  APEC 정상회의에서 원회가 주도 으로 

추진해 온 APEC 반부패 회의체의 설치에 한 합의가 이루어짐으로써 

2005 APEC 반부패․투명성 심포지엄과 T/F 회의가 처음으로 한국에서 열

리게 된 것이다. 

원회는 APEC 사상 최 의 반부패 국제 력을 한 심포지엄과 T/F 회의

를 성공 으로 개최함으로써 우리나라의 반부패 역량과 성과를 세계에 리 인

식시켰으며 국제 반부패 논의의 진 에 기여함은 물론 우리나라의 국제  상

을 한층 높이는 성과를 거두었다.

* 국제협력과 윤소영/최유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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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OECD 뇌물방지 약 수검회의에 참가하여 우리 정부의 OECD 

약 이행상황을 극 홍보하고「제6차 정부 신 세계포럼」,「제4차 로벌 

포럼」을 비롯한 주요 반부패 국제회의에 참석하는 등 국제 반부패 라운드에 

능동 으로 응하기 한 노력을 계속하 다.

나. 추진실적

(1) APEC 반부패․투명성 심포지엄 및 APEC 반부패․투명성 T/F

세계 최 의 지역경제 력체인 아․태 경제 력체(APEC) 차원에서 역내 

무역․투자의 자유화  경제 력 증진을 해 반부패 논의를 확산․정례화

하는 것이 요하다는 인식하에 원회는 2003년부터 APEC 내 반부패 상

설 의체 창설을 목표로 극 노력해 왔다.

이러한 노력의 결과로 2004년 칠  APEC 정상회의에서 2005년에 

한국에서「APEC 반부패․투

명성 심포지엄」을 개최하고 

「APEC 반부패․투명성 T/F 

회의」를 창설한다는 내용을 담

은 ‘산티아고 공약’과 ‘반부패  

행동계획(Course of Action 

on Fighting Corruption and 

Ensuring Transparency)’  

 이 채택되기에 이르 다. 

이에 따라 원회에서는 비기획단을 조직하여 로그램  연사 리, 

APEC 반부패․투명성 심포지엄(’05.9.1~9.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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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사 홍보, 참가자 등록․숙박․수송 등 업무 분야별로 직원들간 역할을 분

담하는 한편, 국제 력 자문단을 구성․운 하여 문가들의 조언을 구하는 

등 원활한 행사 진행을 해 만 을 기하 다. 그리고 2005년 3월과 5월, 

제1차  2차 APEC 고 리회의에 참가하여 APEC 반부패․투명성 심포

지엄과 T/F 회의 개최를 한 비상황을 보고하고 회원국들의 심과 지원

을 요청하 다. 

2005 APEC 반부패․투명성 심포지엄은 원회 주최로 9월 1일～9월 2

일 양일에 걸쳐 서울에서 개최되었으며, APEC 회원국 포함 총 28개국의 

해외 반부패 정부기  표  UN, OECD, ADB, TI 등 국제기구, 연구기

 문가 등 해외 인사 약 100명과 국내 정부, 학계, 시민단체 인사  주

한 외교사 , 외국경제단체 표 등 국내 인사 약 300명을 포함 총 400여명

이 참석하 다. 

회의는 정성진 원장의 개회사에 이어 이해찬 국무총리의 축사, 루이스 

바떼스 칠  법무부 장 과 란츠 루  EU 부패방지총국(OLAF) 사무

총장의 기조연설로 시작되었다. 이어서 ‘세계 반부패 략’, ‘APEC 반부패 

이니셔티  강화’, ‘수평  력에 의한 국가 투명성 제고’를 주제로 하는 

체회의와, ‘IT 활용을 통한 국가투명성 제고’, ‘상거래에 있어서의 뇌물  부

패 제거와 공공분야 청렴성 확보’를 주제로 하는 2개의 워크샵이 진행되었으

며, 5개 회의별 주요 결과 보고와 정성진 원장의 폐회사로 2일간의 회의가 

막을 내렸다.

번 심포지엄은 반부패 국제 력 강화를 해 열린 APEC 사상 최 의 

국제회의로서 부패척결  투명성확보를 한 APEC 회원국들의 성과를 소

개하고, 세계 반부패 문가간 경험과 의견을 교환하고 조율하는 장을 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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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하 다. 

한, 동 심포지엄은 그동안 UN, OECD 등 주요 국제기구들을 통해 진

행되어 온 반부패 국제 력 논의를 상당히 진 시켰다는 평가를 받았다. 특

히, 범죄인 인도, 부패자산 환수 등을 한 국제 력 방안의 하나로 국가별 

련 차가 자세히 소개됨으로써 사법제도에 한 상호 이해와 훈련의 필요

성을 참가국들이 인식하는 계기가 마련되었으며, 민 력 사업  IT 활용 

등 기존의 반부패 논의와는 차별된 이슈들에 한 실천 인 방안과 아이디어

가 도출되기도 하 다. 

동 심포지엄의 성공 인 개최는 아태지역 내 한국의 반부패 이니셔티 를 

강화하고 원회의 국제  상을 제고시키는 데 크게 기여했다. 한, 심포

지엄 기간  칠 , 미국, 태국, 국 등의 APEC 회원국들과 TI 등 국제기

구와의 양자회담을 통해 반부패 국제 력이 한층 강화되는 계기가 되었다. 

APEC 반부패․투명성 심포지엄에 이어 9월 5일～6일 2일간 경주에서 

열린 제1차 APEC 반부패․투명성 T/F 회의는 김성호 사무처장의 주재로 

APEC 회원국 반부패 고 당국자  계자 등 80여명이 참여한 가운데 개

최되었다. 

번 회의에서는 2005 APEC 

반부패․투명성 심포지엄의 개최 

결과와 UN 부패방지 약 이행에 

한 각국의 조치사항을 공유하

는 한편, 아태지역내 반부패 이

니셔티  능력배양을 한 지원 

방안에 한 의견을 교환하 다. 
APEC 반부패･투명성 T/F 회의(’05.9.5~9.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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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범죄인 인도, 부패자산 환수  돈세탁방지 분야에서의 상호 력을 

강화하고 무역투자 원회(CTI), APEC 기업인 자문 원회(ABAC) 등 

APEC 련회의 간 력을 증진하는 방안이 논의되었다. 

이번 회의는 2004년 칠  산티아고 정상회의에서 채택된 반부패 선언  

행동계획을 APEC 내 실천단계로 구체화하는 가교의 역할을 하 다는 데 

요한 의의가 있다. 한 차기 회의 운  련 사항이 결정됨으로써 APEC 

내 반부패 이니셔티 의 연속성이 확보되었으며 회원국별 반부패사업에 

한 연례보고서를 제출하도록 함으로써 APEC 반부패 행동계획의 집행력이 

확보되는 성과가 있었다. 특히 도피처거 , 범죄인인도, 부패자산 회복을 

한 회원국들의 극  력 강화 등 반부패 투명성 의지와 구체  실천방안

을 담은 건의문(Deliverables)이 채택되어 APEC 고 리회의  합동 각

료회의의 승인을 거쳐 정상선언문에 반 되는 성과를 거두었다. 한 동 회

의를 APEC 반부패․투명성 심포지엄에 연이어 개최함으로써 시 지 효과

를 거양하기도 하 다. 

원회는 APEC 반부패․투명성 심포지엄과 반부패․투명성 T/F 회의의 

성공 인 개최를 통하여 APEC 역내 반부패 분야에서 우리나라의 상을 크

게 강화하 으며, 앞으로도 APEC 역내 반부패 논의를 주도 으로 이끌어갈 

기반을 구축하 다. 

2006년에는 제1차, 3차 APEC 고 리회의가 열리는 2월과 9월에 

APEC 반부패․투명성 T/F 회의가 열릴 정이다. 원회는  T/F 의

장국으로서 APEC 사무국  2006년 의장국인 베트남과 긴 히 조하여 

반부패․투명성 T/F 회의가 성공 으로 개최될 수 있도록 극 으로 지원

할 것이다.  



446∙청렴백서

(2) OECD 뇌물방지협약 수검회의

OECD 뇌물방지 약은 외국공무원에 한 뇌물공여자 처벌을 목 으로 

1999년 2월 발효된 국제규범으로서 2005년말 재 30개 OECD 회원국 

 6개 비회원국( 라질, 아르헨티나, 칠 , 불가리아, 슬로베니아, 에스토

니아)을 포함한 36개국이 서명한 상태이다. 우리나라는 1998년 12월에

「국제상거래에 있어서 외국공무원에 한 뇌물방지법」이라는 국내 이행법

을 제정하여 1999년 2월부터 시행하고 있다. 

OECD는 뇌물방지 약 제12조에 의거하여 당사국의 약 이행 상황을 

검하고 약의 성실한 이행을 구할 목 으로 국제투자  다국 기업

원회(CIME) 산하에 뇌물방지작업반(Working Group on Bribery)을 설

치하여 운 하고 있다. 뇌물방지작업반은 1999년에 각국의 국내 이행법이 

약의 내용을 충실히 반 하고 있는지를 심사하는 1단계 심사를 시작하여 

2005년 말 재 에스토니아를 제외한 35개국에 한 심사를 완료하 다. 

한 장 방문을 통해 약의 실제 용 실태를 평가하는 2단계 심사는 

2001년 핀란드를 시작으로 2005년까지 22개국에 한 심사가 완료되었으

며, 2007년 완료를 목표로 2006년에는 8개국, 2007년에는 6개국에 한 

심사가 정되어 있다.

우리나라는 1999년 7월 1단계 심사를 수검하고 2004년 6월 호주와 핀

란드를 주심사국으로 하여 2단계 심사를 받았으며, 같은 해 11월 OECD 뇌

물방지작업반은 우리나라에 한 심사 결과를 토 로 이행 권고사항을 채택

하 는데, 여기에는 뇌물손비처리 지, 제3자에 한 뇌물제공 처벌 규정 

명문화, ‘사회 상규(social customs)’에 의한 면책 지, 약에 한 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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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 제고, 내부고발자 보호 범 의 확  등이 포함되어 있다.

원회는 2005년 10월과 12월, OECD 뇌물방지작업반 회의에 참여하

다. 10월 회의에서는 호주  슬로바키아에 한 2단계 심사와 룩셈부르

크, 멕시코, 불가리아에 한 2단계 심사 후속조치에 한 보고를 검토하고 

모든 당사국들의 약 이행상황을 검하 다. 원회 표단은 OECD 권

고사항에 한 후속조치로서 약  국내 이행법 홍보 실 과 함께 내부고

발자의 보호범  확 , 보상  액수 폭 인상 등 2005년 7월 개정된 부패

방지법의 구체 인 내용을 설명하 다. 한, 지난 9월 한국에서 개최된 

APEC 반부패․투명성 심포지엄  T/F 회의 결과를 보고하고 2005년 

APEC 정상회의 반부패 련 비 상황을 설명하 다. 

12월에 개최된 회의는 우리나라의 2단계 심사 후속조치 구두보고를 비롯

하여 2단계 심사 간 보고서(Mid-term study review) 수정안 검토, 유

엔 석유․식량 로그램 조사결과 검토, 핀란드, 아이슬란드  이태리의 2

단계 심사 후속조치 검토, 오스트리아에 한 2단계 심사 등으로 진행되었

다. 

2006년에는 2단계 심사 간 보고서의 채택과 우리나라의 2단계 심사 후

속조치에 한 서면보고가 정되어 있다. 한, 우리나라가 호주와 더불어 

뉴질랜드에 한 2단계 심사의 주심사국으로 장실사를 실시할 정이다. 

원회는 외교통상부, 법무부 등 계부처와 긴 히 조하여 OECD 약의 

성실한 이행을 해 극 노력하는 한편 우리나라의 약 이행상황을 OECD 

회원국들에게 정확하게 알릴 수 있도록 철 히 비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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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제6차 정부혁신 세계포럼

「제6차 정부 신 세계포럼」이 유엔과 한국정부 공동 주최로 2005년 5

월 24일～27일, 4일간 서울에서 개최되었다. 동 포럼에는 룰라 다 실바 

라질 통령, 탁신 치나왓 태국 총리 등 직 국가 정상  인사 9명과 호세 

안토니오 오캄포 유엔 사무차장, 피터 아이겐 국제투명성기구(TI) 총재 등 

국제기구 표  클라우스 오페 독일 훔볼트  교수 등 140개국 1,726명

의 외국인사와 노무  통령, 이해찬 국무총리를 비롯하여 정부, 기업, 학

계, 시민단체 등 국내 각계 인사 6,991명을 포함 총 8,717명이 참여했다. 

‘참여와 투명을 지향하는 국정 리’를 주제로 열린 동 포럼은 정부, 기업, 

지방자치, 시민사회 등 5개 세션의 체회의와 9개 주제별 워크샵으로 구성

되었으며, 부 행사로 「세계지방자치단체장회의」,「 신장 회의」,「국

제 신박람회」가 진행되었다.

5월 26일, UN, OECD, TI가 공동으로 주 한 ‘공직윤리와 정부신뢰’ 워

크샵에 참석한 정성진 원장은 ‘국가․지방 윤리제도’에 한 회의를 주재하

다. 정성진 원장은 개회사를 통해 “신뢰받는 정부 구 의 핵심은 투명하

고 공정한 정부를 구 하는 것”이라고 하고, 이를 해 무엇보다 요한 것은 

“공직사회 윤리 확보를 한 포 이고 실효성 있는 제도를 마련하여 이를 

엄격히 시행하는 일”이라고 강조하 다. 한, 우리 정부의 공직윤리 확립을 

한 제도로서 공직자윤리법 외에 공무원행동강령  투명사회 약에 해 소

개하 다. 이어서 패 로 참석한 국 감찰부, 라질 정부윤리 원회, 에티오

피아 고충처리 원회 표가 각국의 공직윤리 련 제도  정책을 주제로 발

표를 하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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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같은 날 홍 선 제도개선심의 도 ‘참여와 투명성 확보를 한 자

정부 구 ’이란 주제의 워크샵에 패 로 참석하여 한국의 자정부 시스템에 

해 설명하 다.

정부 신 세계포럼은 ‘참여와 투명성을 지향하는 국정 리에 한 서울 선

언’을 채택하고 5월 27일 폐회하 으며, 서울선언에는 오는 2015년까지 

빈곤층을 반으로 일 것과 경쟁제한 조치를 완화하고, 다국  기업들의 

윤리의식을 제고할 것에 한 제안 등이 포함되었다.

(4) 제4차 반부패 글로벌 포럼

「제4차 반부패 로벌 포럼」이 2005년 6월 7일～10일, 4일간 라질

의 수도 라질리아에서 103개국 1,8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개최되었다. 

반부패 로벌 포럼(GF)은 격년제로 개최되는 세계 최  규모의 정부간 반

부패 국제회의로 직  3차 회의는 서울에서 개최된 바 있다.

‘말에서 실천으로(From Words To Deeds)’ 라는 주제 하에 진행된 이번 

포럼에서는 부패의 측정, 시민단체의 통제, 이익충돌 방지 등을 주제로 한 8

개의 워크 을 심으로 활발한 토론이 이루어졌다. 

번 4차 회의의 큰 특징은 GF 사상 최 로 민간 부문(NGO)에 개방하

여 많은 반부패 시민운동가  문가들이 참석하 다는 것이다. 그 결과 명

실상부한 반부패 로벌 포럼답게 반 으로 워크 마다 날카로운 문제 제

기와 청 의 활발한 토론 참여가 이루어져 높은 수 의 회의가 되었다는 평

가를 받았다. 

한편 이번 포럼을 주최한 라질의 룰라 다 실바 통령은 개회식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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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N 부패방지 약 비 서에 서명, 직  안토니 코스타 UN 사무차장에게 기

탁하여 부패방지 의지를 국제 으로 과시하는 극 인 효과를 연출하기도 하

다. 

포럼은 반부패 국제 력  반부패 세계포럼의 요성과 함께 UN 부패 

방지 약의 서명  비 의 요성을 재확인하는 요지의 최종선언문을 채택

하고 막을 내렸다. 5차 포럼은 2007년 남아 리카공화국에서 개최하는 것

으로 결정되었다. 

(5) 2005 세계 윤리․청렴 포럼

2005년 4월 28일～29일 양일간 말 이시아 쿠알라룸푸르에서 ‘공공․민

간 분야를 포함한 국가 청렴도 제고 방안’을 주제로「2005 세계 윤리․청렴 

포럼」이 개최되었다. 말 이시아 국립청렴연구소(IIM), 아시아 략리더십

연구소(ASLI), 반부패청(ACA)이 공동으로 주 한 동 포럼에는 세계 각국

의 고  공직자, 기업, 시민단체, 법조계, 언론계 표 300여명이 참석하

다.

말 이시아는 2004년 4월 국립청렴연구소를 창설하고 본격 인 국가 청

렴도 향상을 한 종합 인 책인 이른바 ‘국가청렴도제고계획(National 

Integrity Plan)’을 수립․추진 에 있다. 

압둘라 바다  말 이시아 총리는 기조연설에서 번 개최한 포럼을 매년 

개최할 것을 공개 으로 천명하는 등 매우 극 인 부패방지 의지를 과시하

다. 한 리콴유  싱가포르 수상은 특별 연설자로 참석하여 부패척결은 

지도자의 청렴에서 시작된다는 을 강조하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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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 원회에서는 성해용 상임 원이 연설자로 청되어 부패청산 해외 

우수사례로서 ‘한국의 부패방지정책과 투명사회 약’을 주제로 발표하 다.

(6) 제5차 ADB/OECD 아․태 반부패 회의

아시아개발은행(ADB)과 경제 력개발기구(OECD)가 공동 주최하고 

국 감찰부가 주 하는「제5차 아․태 반부패 회의」가 2005년 9월 28일～

30일 국 북경에서 개최되었다. ‘부패 통제를 통한 불평등 해소와 발  도

모’를 주제로 열린 이번 회의에는 홍콩 염정공서(ICAC), 싱가포르 부패조사

청(CPIB), 말 이시아 반부패청(ACA) 등 아ㆍ태지역 25개국 반부패기구

들과 ADB, OECD, 세계은행, UN개발계획(UNDP), 국제투명성기구(TI) 

등 련 국제기구 계자 200여명이 참석하 다.

회의는 국가별 반부패 추진사례를 발표하고 아ㆍ태지역 내 부패척결 방안

을 논의하는 체회의와 함께 인식조사, 국제기구의 개도국 정책 지원, 국제

원조기구내 부패 방, 이익충돌 방지, 기업윤리 지원 환경 조성, 국제 사법

공조를 통한 부정재산 은닉 거부를 주제로 한 여섯 개의 워크샵으로 나뉘어 

진행되었다. 

동 회의에 참석한 원회 표는 2005년 9월 서울과 경주에서 각각 개최

된「APEC 반부패․투명성 심포지엄」 「APEC 반부패․투명성 T/F 회

의」의 주요 성과와 부패방지법 개정 내용 등 최근 원회에서 추진한 반부

패 활동 내용을 소개하 으며, ‘한국의 기업윤리 지원 정책’을 주제로 경 의 

투명성 확보를 한 법․제도, 기업윤리센터 운 , 공기업 윤리 확립을 한 

시범사업 약 체결, 경제분야 투명사회 약 이행 노력 등에 해 발표하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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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평가 및 향후계획

APEC 반부패․투명성 심포지엄과 T/F 회의의 성공 인 개최는 우리나

라가 아태지역의 반부패 이니셔티  선도국가로서 확실하게 자리매김하는 

계기를 제공하 다.

앞으로 원회는 우리나라의 높아진 상에 걸맞게 동남아 개도국을 상

으로 반부패 역량강화를 한 기술지원을 제공하는 등 아태지역 반부패 력

에서 선도 인 역할을 지속 으로 수행할 계획이다. 한, 2002년 원회의 

주도로 창설된「반부패기구(ACA) 포럼」의 제3차 회의가 2006년 홍콩에

서 개최될 정인 바, 동 포럼의 성공 인 개최를 해 극 지원할 정이

다.

한편, 반부패 국제 력을 한 장단기  시각에서의 국제 력 목표와 

략이 긴요하다는 인식하에 2006년부터는 국제 력 업무의 체계 ․효과

인 수행 기반을 구축하기 해 지역별, 국제기구별 문역량을 강화하는 한

편, 부패방지 정책 분야의 국제  동향을 악하고 해외 우수 반부패 정책정

보를 수집․  하는 데 노력을 집 할 계획이다.

OECD 뇌물방지 약  국내 이행법 홍보 강화 등 OECD 권고사항을 철

히 이행하고, 2005년 12월 발효된 UN 부패방지 약의 국내 비 을 해 

외교통상부, 법무부 등 계부처와 함께「반부패 국제규범 분석기획단

(T/F)」을 심으로 력할 정이다. 한, 2006년부터는 ISO(국제표

화기구)에 의한 SR(사회  책임) 국제표  제정 논의에도 참여하여 우리 정

부의 입장을 극 반 할 수 있도록 노력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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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반부패 국제홍보*

가. 개  관

반부패 국제홍보 활동의 목 은 우리 정부의 반부패 노력을 국제사회에 

극 으로 알리고 투명하고 청렴한 국가 이미지를 홍보함으로써 우리나라에 

한 외국인들의 인식을 개선하는 데 있다고 할 수 있다. 2005년 원회는 

그동안 국제사회에서 한국사회의 투명성과 청렴도가 실제보다 평가되어왔

다는 인식하에 개선된 한국의 부패상황을 외국인들에게 정확히 인식시키는 

데 국제홍보 노력을 집 하 다.

각종 문 홍보물 제작과 뉴스 터 발송, 주한 외국경제단체 상 고, 

문 홈페이지를 통한 정보 제공 등 원회 출범 이래 꾸 하게 실시해 온 

홍보활동 외에 2005년에는 처음으로 외국인 상 TV 고를 제작하여 홍보

상의 변을 크게 확 하는 한편, 자신문 기고를 통해 우리 정부의 반부

패 의지를 보다 강력하고 설득력 있게 달하고자 하 다.

한편, 2005년 9월 APEC 반부패․투명성 심포지엄  T/F 회의를 한국

의 반부패 역량을 홍보하고 국제  상을 제고하는 기회로 활용했다.

이와 같이 원회는 매체별 특성에 따라 다양한 홍보방법을 활용하여 부

패 이미지를 개선하고 청렴국가 이미지를 확산하기 해 노력하고 있다. 

＊ 국제협력과 최유진/윤소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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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추진실적

(1) 주한 외국경제단체 대상 반부패 정책설명회

원회는 우리 정부의 반부패 노력  개선된 한국의 부패상황에 한 주

한 외국기업인들의 이해를 증진시키고 외국기업인들로부터 부패유발 환경을 

개선하기 한 건의를 수하여 이를 정책에 반 할 목 으로 주한 외국경제

단체 상 반부패 정책설명회를 개최하고 있다.

2005년 11월 개최된 정책 설명회에는 주한 미국상공회의소 수석부회장, 

서울재팬클럽 이사장, KOTRA Invest Korea 단장을 비롯하여 14개 주한 

외국경제단체 표  주요 외국기업 CEO를 포함한 40여명이 참석하 다. 

동 행사를 통해 제약업계의 리베이트 요구 등 부패 행에 한 개선, 한국 

정부와 외국인 기업 사회와의 력 강화, 외국기업인들의 고충을 처리하기 

한 원스톱 센터의 설치 제안 등 외국 기업인들의 생생한 목소리를 해들

을 수 있었으며, 원회는 회의 시 제기된 제안과 건의사항에 한 후속조치 

계획을 작성하여 회의 참석자 원에게 회신하 다. 

번 정책 설명회에서는 다양한 사업분야 련자들의 참가를 유도하고 극

인 질의와 의견개진을 이끌어 내는 등 설명회의 수 이 반 으로 향상되

었다는 평가를 받았다.

반부패 정책설명회는 외국기업의 애로를 청취하고 이를 해소해 주는 고객 

심의 극 인 반부패 활동을 개하겠다는 원회의 방침에 따른 것이다. 

이를 통해 외국기업인들의 사업수행에 장애가 되는 부패유발 제도를 개선하

고 주한 외국상공회의소  외국기업들과의 력 계를 강화함과 동시에 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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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 으로는 우리나라의 부패 이미지를 개선하는 데도 정 인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 된다.

2006년에도 원회는 주한 외국경제단체들과 각 분야별로 실무자  회의

를 수시로 개최하여 외국기업인들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할 수 있도록 하고 

이들의 부패 련 애로사항 해결을 한 창구의 역할을 할 계획이다. 

(2) 외국인 대상 청렴국가 이미지 광고

(가) 주한 외국경제단체 발행 정기간행물 광고

원회는 국제투명성기구(TI)의 부패인식지수(CPI) 평가의 조사 상인 

국내 외국기업 CEO들과 주한 외국경제단체들을 상으로 극 인 홍보 활

동을 펼치고 있다. 

원회는 2004년에 우리 정부의 부패방지 노력에 한 정 인 이미지

를 부각하고 원회에 한 인지도를 향상하는 한편, 외국인들의 부패신고를 

장려할 목 으로 ‘A Clean & Transparent Society’를 주제로 한 지면

고를 제작한 바 있다.

원회는 동 고를 2005년 주한 외국상공회의소와 외국기업 회에서 발

간하는 정기간행물(EUCCK Infomag, Forca Journal 등)과 회원명부에 

총 10회 게재하 다. 

2005년 말에는 우리 사회가 사업하기 좋은 깨끗하고 투명한 사회를 추구

한다는 내용의 지면 고를 새로 제작하 으며, 2006년부터 국내에 거주하

는 외국 기업인들을 상으로 한 고에 활용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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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외국인 대상 TV광고

외국인 상 TV 고는 매체력이 우수한 TV방송을 활용하여 홍보의 상

을  세계 외국인 시청자로 확 함으로써 우리 정부의 부패 추방 노력을 국

제사회에 보다 극 이고 효과 으로 홍보하기 해 기획되었다. 

고는 “한국은 투명한 세계를 향해 나아가고 있습니다(Korea, Striving 

for a Transparent World)”를 메인 컨셉으로 30  분량으로 제작되었다. 

뉴스보도 화면을 고 도입부에 배치함으로써 시청자의 주의를 집 시키는 

효과를 노렸으며, 투명사회 약 체결, ‘2005 APEC 반부패․투명성 심포지

엄’ 개최 등 주요 반부패 활동에 한 상자료를 연속 으로 송출하여 부패 

없는 투명한 세상을 만들기 한 한국의 정부․정계․재계․시민사회의 단

합된 노력을 직 으로 달하는 기법을 사용하 다.

 동 고는 유럽, 미주, 아시아 등을 포함하여 185개국 5천1백만 가구를 

상으로 2005년 6월 20일에서 7월 10일까지 3주간 아리랑 TV를 통해 총 

156회 방 되었다. 

(3) 영자신문 반부패 기사 기고

원회는 국내 자신문을 통해 우리 정부의 반부패 의지를 효과 으로 

홍보하고 국가 이미지 개선에 기여할 목 으로 반부패 기사 기고를 기획하

다. 이는 반부패 국제홍보의 상을 주한 외국인 여론주도층에 집 하는 것

이 효율 일 뿐 아니라 신문기사가 독자의 가치 단에 미치는 향이 크다는 

단에 따른 것이다.

원회는 한국사회의 투명성 개선, 부패방지법 개정과 신고자 보호․보상

제도의 강화, APEC 반부패 회의 개최의 의의  한국의 반부패 정책을 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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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로 한 기사를 기고하여 2005년 4월, 8월, 11월에 문 일간지 Korea 

Herald에 게재하 다.

(4) 영문 홍보간행물 제작 배포

  원회는 원회 최신 보도자료  주요 활동 소식을 외국인들에게 알리기 

해 인쇄물인 문 뉴스 리 (News Brief)와 이메일 문 뉴스 터

(Newsletter)를 정기 으로 제작하여 배포하고 있다.

  문 뉴스 리 는 외국 반부패 기 , 련 국제기구, 연구기 , 주한 외

국경제단체, 외신기자 등 2005년 말 재 156개 기 을 상으로 분기별로 

제작하여 배포하고 있으며, 이메일 뉴스 터는 외국 반부패기 , 련 국제

기구, 주한 외국기업 계자 2,800여명을 상으로 격월로 제작하여 발송하

고 있다. 

  한, 2005년 7월 국가청렴 원회 출범에 맞춰 문 홍보 로셔를 새롭

게 제작하고 ‘2004년 문백서(Annual Report)’, 문 부패방지법을 개정 

발간하 으며, APEC 정상회의 계기 정책홍보물 시리즈로서 ‘Korean 

Government’s Strategies To Fight Corruption and Enhance 

Integrity’를 제작하여 회의 참가자들을 상으로 배포하 다.

  한편, 2005년  원회 문 홈페이지를 개편하여 포토뉴스, 분야별 정

책소개 자료  외국인 부패신고 코 를 신설하는 등 외국인을 상으로 신

속하고 풍부한 정보 제공을 해 노력하고 있다.

다. 평가 및 향후계획

2005년도에는 자신문 반부패 기사 기고, 주한 외국경제단체 상 정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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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명회의 정례화 등 청렴국가 이미지 제고를 한 반부패 국제홍보 사업이 

보다 내실있고 효과 으로 추진되었다. 

자신문 반부패 련 기사 기고를 통해 외국인 여론주도층을 상으로 

우리 정부의 반부패 의지를 효과 으로 홍보하 으며, 주한 외국경제단체 

상 반부패 정책 설명회시 참석자 건의사항에 한 피드백을 제공함으로써 

원회와 주한 외국기업들간 실질 인 력의 기반을 구축하 다. 

앞으로 원회는 주한 외국경제단체와의 상시 력채 을 구축하여 외국

기업인들의 건의사항을 수시로 취합하고 의견을 교환하는 한편, 건의사항에 

한 실질  해결방안을 모색하기 해 재정경제부, 산업자원부, 노동부 등 

계부처와 력할 계획이다.

한 앞으로는 반부패 국제홍보 컨텐츠에 원회 활동 내용 외에 우리 정

부의 반 인 반부패 시책에 한 내용을 포함시켜 국제회의 등을 통해 

극 홍보하고, 국내 외국기업인  외국인 여론주도층의 데이터베이스를 정

비․확충하여 상별 특성에 맞는 맞춤식 홍보를 실시할 정이다.

6. 반부패 시민참여 민 력*

가. 개요

“참여”와 “ 력”은 최근 들어 우리사회에서 가장 빈번히 회자되는 화두라 

해도 과언이 아닐 것이다. 부패문제 해결에 있어서도 역시 외일 수 없다. 

부패문제는 정부 혼자만의 노력으로는 어렵다. 그 다고 시민사회단체들

＊ 민간협력과 유미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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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감시활동만으로 해결될 수 있는 문제도 아니다. 

원회는 우리사회의 투명성제고 효과를 극 화하기 하여 국의 반부

패활동 시민사회단체들과 력 계를 구축하고 다양한 부패방지 민 력활

동을 개하 다.  

나. 추진내용

(1) 부패방지시민센터 개설⋅확산

국가청렴 원회(이하 원회)는 시민참여 부패방지활동 기반 마련을 하

여 2003년 하반기부터 지속 으로 지역 시민단체들과 력하여 부패방지시

민네트워크 구축을 하여 노력하 다.

부패방지시민네트워크는 지역에서 다양한 부패방지활동을 개하 던 시

민단체들의 참여로 발족되었으며 원회는 부패방지시민네트워크와 공동으

로「부패방지시민센터」를 개설하 다.

행정⋅의정⋅ 산감시활

동, 반부패 정책제안, 반부

패시민교육, 홍보⋅캠페인, 

부정부패 신고상담 등 종합

인 부패방지활동 기능 수

행을 목 으로 개설된「부패

방지시민센터」는 지역 시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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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체들이 자율 으로 운 하고 원회는 지원, 력함으로써 지역 부패방

지민 공동 력체제(부패방지 거버 스)가 구축되었다.

「부패방지시민센터」는 재 국 23개 주요도시에 개설되어 있으며 앞

으로도 주요거 도시를 심으로 꾸 히 확산해 갈 계획이다.

표 2-72          지역 부패방지시민센터 현황(’05.12. 현재)

순번 지 역 참여단체(수) 간사단체 개설일자

1 대 전 16 대전YMCA ‘03. 11.13
2 춘 천 10 춘천YMCA ‘03. 12.18
3 포 항 지역전문가 포항YMCA ‘03. 12.18
4 전 주 13 전북참여자치시민연대 ‘04 .2.5
5 제 주 8 제주YMCA ‘04. 2.10

6 군 산 7 군산참여자치시민연대 ‘04. 6.8
7 안 산 7 안산YMCA ‘04. 6.18
8 성 남 17 성남시민모임 ‘04. 6.29
9 구 미 7 구미YMCA ‘04. 8.19

10 울 산 9 울산YMCA ‘04. 9.7
11 창 원 지역전문가 창원YMCA ‘04. 10.19

12 부 산 6 부산참여자치연대 ‘04. 10.21
13 구리남양주 6 구리남양주시민모임 ‘04. 10.28
14 경기고양 9 고양시민회 ‘04. 11.21
15 익 산 13 익산참여자치연대 ‘04. 11.23
16 부 천 5 부천시민연합 ‘04. 12.21
17 하 남 지역전문가 하남YMCA ‘05. 4.22

18 청 주 8 청주참여자치시민연대 ‘05. 5.17
19 진 주 9 진주참여연대 ‘05. 5.25.
20 대 구 8 대구흥사단 ‘05. 6.7
21 목 포 5 목포경실련 ‘05. 7.7
22 군 포 지역전문가 군포경실련 ‘05. 7.13
23 강 릉 10 강릉YMCA '05. 11.22



제2장 국가청렴위원회 활동사항∙461

(2) 부패방지 민관공동협력 활동

원회는 주민참여에 의한 방  지역부패 감시  부패 방 기능 강

화를 하여 지역별 부패방지시민네트워크가 운 하는「부패방지시민센터」

와 공동 력하여 토론회, 교육, 캠페인, 워크 , 신고상담 등 다양한 부패방

지활동을 펼쳤다.

지역 부패개선은 시민사회 는 지방정부 어느 한 쪽의 노력만으로는 한

계가 있으며, 투명성 제고를 해서는 사후 발과 동시에 부패 방을 한 제도

 장치 마련  민 공동 력에 의한 노력이 필요함은 주지의 사실이다.

민 공동 력의 제조건은 부패발생의 원인, 상호 력의 필요성, 력

으로 인한 기 효과 등에 한 인식의 공유일 것이다.

원회는 올 한 해 동안 23개 지역「부패방지시민센터」와 공동으로 토론

회, 워크 , 간담회, 캠페인 등의 활동을 개하며 무엇보다 지역별 민 공

동 력 분 기 조성에 역 을 두고 활동하 다.

지역의 시민사회, 지방정부  계기 , 정계, 재계, 일반시민 등 각 분

야가 참여하여 지역 투명성제고 방안 마련을 하여 정책토론회, 간담회, 워

크  등을 개최한 것이 그 좋은 가 될 것이다.

이러한 노력의 결과로 부산, 구, 경남지역에서는 시민사회, 지방정부, 

재계, 학계, 정계 등 사회 각 분야가 참여하여 “반부패투명사회 약”이 체결

되고 ‘투명사회를 한 시민헌장’을 제정하는 등 지역 민 공동 력의 단 가 

마련되는 결실을 거두었다.

부패방지 민 공동 력 활동은 아직은 매우 보 인 단계로서 구체 인 

력 로그램의 개발과 성공사례 발굴  보 을 통한 확산이라고 하는 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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란 숙제를 남겨 두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투명한 미래사회에 한 밝은 망을 제시하고 있음은 

부정할 수 없을 것이다.  

(3) 부패방지 시민참여 프로그램 개발

“시민참여”와 “민 력”의 실효성 담보를 해서는 실제 인 시민참여 

로그램이 필요하다.

원회는 시민참여 실천 로그램 개발을 하여 2003년부터 연구용역을 

추진하고 그 결과를 시민사회단체  계기  등에 보 하 다. 

올해는 “지역단  부패방지 민 력모델 개발” 연구용역을 추진하여 민

력 로그램 개발에 역 을 두었다.

청렴계약 시민옴부즈만제도 도입을 한 민 력모델, 투명사회 약 민

력모델, 산참여 민 력모델 등 3개의 민 력모델을 개발하 다.

(4) 부패방지 민간전문가 양성

원회는 민간 력과 직제에 “부패방지와 련된 민간 문가 육성  지

원” 업무를 명시하고 민간 문가 육성을 한 교육과정을 운 하 다.

지역 부패방지시민센터 운 원  실무책임자, 지역인사 등을 상으로 1

박2일 과정으로 국가부패방지정책, 시민감시활동, 반부패시민교육의 방법 등

에 해 교육하 다.

민간 문가 양성교육에는 국 14개 역시도에서 160여명이 참여하여 

교육 과정을 수료하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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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평가 및 향후계획

2005년에는 그동안 지속 으로 추진해왔던 지역「부패방지시민센터」개

설을 통한 시민단체네트워크 구축사업이 23개 주요도시로 확산됨으로써 

국 인 단 의 민 력 부패방지활동 기반이 마련되는 목할 만한 성과를 

이루었다. 

23개「부패방지시민센터」참여단체는 약 260여개로 해당지역에서 반부

패활동을 해왔던 부분의 시민단체가 참여하고 있다.

그러나,「부패방지시민센터」가 지역에서 명실공히 종합  부패방지활동

의 심센터로서 그 기능을 수행하기 해서는 극복해야 할 과제가 지 않

다.

향후 원회는 지속 으로「부패방지시민센터」개설을 확 함과 동시에

「부패방지시민센터」운 의 내실화를 한 구체 인 방안과 련사업을 다

각 으로 검토하여 추진할 계획이다.

무엇보다 지역별, 분야별 민간 문가 양성, 시민참여 로그램의 개발  

실효성 확보를 한 지원, 력 방안 등이 구체 으로 모색되어야 할 것이

다.

우리사회 투명성 제고를 하여 민(民)과 (官)이 력하여 상생의 길을 

가는 것은 말처럼 간단하지는 않다. 

그러나, 원회는 짧은 기간동안의 성과를 통하여 확인된 가능성을 기

로 확실한 한걸음 한걸음을 내딛으며 부패방지 민 력의 성공을 하여 지

속 으로 지원하고 력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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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기업윤리 확립 지원활동*

가. 개요

기업부패는 산업자원의 효율  배분 왜곡, 시장경제 발  해 등을 래 

발생하면서 기업과 국가의 경쟁력을 약화시킨다. 따라서 기업의 부패 척결 

등을 포함한 윤리경 은 기업  국가의 성장과 발 을 해 필수 일 뿐만 

아니라 일반 국민의 ‘삶의 질’ 향상, 공정하고 투명한 사회건설, 경제  비용 

감축 등을 해서도 긴요하다.

국가청렴 원회가 기업 임직원을 상으로 실시한 윤리경  련 설문 조

사결과* 에 따르면 기업의 윤리경  도입 기 효과(기업이미지 제고 여부)

를 묻는 질문에 하여 정  응답이 85%인 반면, 그 지 않다는 부정  의

견은 5%로 나타난 윤리경  도입의 필요성을 인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림 2-3             윤리경영 도입 기대효과 조사결과

59.7

3.3
1.2 1.8

21.7

8.8

매 우  그 렇 다 어 느 정 도
 그 렇 다

보 통 별 로  그 렇 지
않 다

전 혀  그 렇 지
않 다

잘 모 름

긍 정
84 . 9%

(단 위  :  % )

부 정
4 .5%

※ 기업윤리팀 진우성
1) 2004년 기준. ｢주식회사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적용대상 14,000여개 기업의 임원급 600명을 임의 추출하여 전화

면접, 팩스, 이메일 등을 통한 설문조사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서 ±3.9%P 내외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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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나 기업의 윤리경  실천 수 에 해서는 ‘높다’는 의견이 34%로 나

타난 반면, ‘보통  낮다’는 의견은 65%로 나타나 윤리경  수 이 그다지 

높지 않은 것으로 평가되었다.

이와 같이 국내기업들이 윤리경 을 요하게 생각함에도 불구하고 실천 

수 이 낮은 단계에 머물러 있는 것은 기업윤리 도입․실천에 필요한 련정

보가 부족하고 지원체계가 미비한 데 그 원인이 있는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을 감안하여 원회는 2003년 기업윤리업무 담조직을 설치하 으며 이

후 기업윤리 지원 활동을 지속 으로 개하는 등 국내 기업의 윤리경  수

 제고를 해 다각 인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그림 2-4               윤리경영 실천 수준 조사결과

매우 낮다 낮은 편 보통 높은 편 매우 높다 잘모름

낮음

24. 3%

높음

34. 0%

나. 기업윤리 지원 활동 

원회는 기업윤리 확립을 지원하기 해 조사연구  정보제공, 교류

력, 교육지원 기능 활성화에 역 을 두고 다음과 같이 다양한 활동을 개하

고 있다.

40.7%

8.3%

21.7%

2.6%

25.7%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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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사연구 및 정보제공

국가청렴 원회는 기업의 자발 인 윤리경  실천  정착 등을 해 ｢기

업윤리센터｣를 개설(2004년 6월)한 이후 이용자에 해 필요한 정보를 

시에 제공할 수 있도록 기업윤리에 한 각종 자료를 집 ․제공하고 있다. 

이 센터는 On-line과 Off-line 방식으로 동시 운 되고 있는데, 특히 

On-line 기반의 ｢디지털 기업윤리센터｣에는 국내외 기업의 윤리경  련

제도 내용  동향 등 다양한 조사연구 자료와 정보가 수록되어 있다. 한 

기업들이 윤리경 과 련된 교육훈련시 활용할 수 있는 강연  워크  자

료도 게시되어 있으며 윤리경  우수기업의 사례도 소개되어 있다.

2005년 7월 원회의 명칭이 "부패방지 원회"에서 "국가청렴 원회"로 

변경된 데 맞추어 ｢디지털 기업윤리센터｣ 홈페이지를 폭 개편함으로써 이

용자의 편의성을 한층 제고하 다. 이를 계기로 홈페이지 방문자 수가 계속 

증가하고 있으며 최근에는 일평균 110명 이상 속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

다. 이러한 결과에 비추어 볼 때 원회의 ｢기업윤리센터｣ 운 은 기업의 윤

리경  확립  확산 등에 크게 기여한 것으로 단된다. 

원회는 기업윤리 조사연구 기능을 지속 으로 강화하고 있다. 2005년 

4월부터 기업윤리의 국제  흐름, 윤리경  확립을 한 제도  장치, 국내

기업의 윤리경  추진상황 등을 조사․연구하여 소개하는 ｢기업윤리 리

스｣를 월 2회 발간(연  총 18회 발간)하여 이를 ｢디지털 기업윤리센터｣에 게

시함과 아울러 책자로도 제작․배포하고 있다.

앞서 언 한 바와 같이 우리나라 기업의 윤리경  수 은 걸음마 단계에 있

다. 더구나 기존 기업들이 활용하고 있는 윤리경 시스템은 외국의 모델을 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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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한 것이어서 우리나라 기업의 경  환경과 부합되지 않는 면이 지 않아 기

업들이 윤리경  체제를 새로이 구축하거나 기존 체제를 개선･ 발 시키는 데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었다.

이에 원회는 한국 실정에 맞는 윤리경  실천모델의 개발 필요성을 인

식하고 2005년 8월부터 12월까지 4개월에 걸쳐 공기업에 해 용할 수 

있는 윤리경  모델을 개발하 다. 모델 개발은 외부 문기 과 공동으로 

추진하 으며 모델의 실 합성을 검하기 해 3개 공기업*을 상으로 

시범 용해 보고 그 결과를 분석한 바 있다.

(2) 교류․협력 지원

  국가청렴 원회는 지난해 14개 주요 공기업과 체결한 ｢공기업윤리 확립 

시범사업 약｣**이 기업윤리시스템 구축을 통한 윤리경  확산 등으로 

재화될 수 있도록 극 노력하 다.

이와 련하여 시범사업 약 체결 공기업의 윤리경  담당직원간 네트워

크 구축 차원에서 2004년 7월 “공기업 기업윤리 담당 부서장 회의”를 개최

한 데 이어 2005년 4월에는 공기업의 기업윤리 담당 실․처장  부서장 등

이 참여하는 ｢공기업 윤리경  의회｣를 구성･운 하 다.

한 윤리경  우수사례에 한 공기업간 정보교환 등을 해 2005년 6

월과 11월 두 차례에 걸쳐 임직원들이 참여한 가운데 ｢공기업 윤리경  워

크 ｣을 개최하 다. 워크 에서는 공기업의 윤리경  업무와 연 성이 높은 

2) 한국지역난방공사, 한국도로공사, 한국관광공사

3) 협약의 주요내용 : ① 기업윤리강령 제․개정 등 윤리경영체제 확립, ② 기업윤리 확립을 위한 교육․훈련, ③ 준법감
시시스템 구축 및 운영에 관한 사항, ④ 사업수행시 상호협조 및 협약추진상황 보고와 우수사례 확산에 관한 사항 등

3)3)3)

2)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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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속가능경  추진, 간부직원 청렴도 평가, 경 성과시스템(Balanced Score 

card), 청렴도 향상 종합 책 등의 사례가 주요 주제로 다루어졌으며 참석

자간 활발한 토론과 극 인 의견 개진이 이루어졌다.

표 2-73             윤리경영 워크숍 개최내용

상반기 워크숍 하반기 워크숍

개최일자 2005. 6. 23 2005. 11. 10

개최장소 한국토지공사 연수실 대전 아드리아 호텔

참 석 자 15개 공기업 임원 18개 공기업 임원

주요내용

․ 지속가능경영 추진상황

․ 간부직원 청렴도 평가방안

․ 기업윤리 특강

․ 경영성과시스템 운영 현황

․ 청렴도 향상 종합대책

․ ｢공기업 윤리경영 모델｣ 개발 

  논의

한편, 2005년 6월 공기업들이 부패 행을 척결하고 투명한 선진사회 건

설에 앞장서기 해 ｢공기업 투명사회 약｣을 체결함에 따라 년도에 체결

된 ｢공기업윤리 확립 시범사업 약｣은 2005년 12월말로 종료하 다. 이는 

｢공기업 투명사회 약｣의 내용* 이 시범사업 약 내용보다 한층 구체 이고 

포 인 데다 그간 시범사업 약이 공기업의 청렴성 향상  윤리경 시스

템 확립에 크게 기여한 을 감안한 것이다.

(3) 교육지원

국가청렴 원회는 기업윤리가 기업 반에 정착․확산될 수 있도록 윤리

경  교육훈련 지원 기능을 수행하고 있다. 먼  기업윤리 분야 문가들로 

4) 협약의 주요 내용 : ① 윤리경영의 강화, ② 사회적 책임 수행, ③경영 투명성 제고 및 정보공개, ④ 부패방지를 위
한 제도개선 및 청렴도 제고, ⑤ 공기업 투명사회협약 실천협의회 설치 등

4)4)4)



제2장 국가청렴위원회 활동사항∙469

구성된 인력 풀(pool)을 운 하여 윤리경  교육을 실시하고자 하는 기업에 

해 문강사를 추천해 주고 있다. 한 기업윤리와 련된 강연자료, 동

상자료 등을 ｢디지털 기업윤리센터｣에 게재함으로써 기업이 필요에 따라 자

료를 자유로이 활용할 수 있도록 하 다.

최근 들어 윤리경 을 도입 는 확립하거나 발 시키고자 하는 기업들의 

교육자료 수요가 크게 늘어남에 따라 원회는 기업윤리 교육훈련시 활용할 

수 있는 홍보 상물을 제작하 으며 추후 이를 보 할 정이다

다. 향후계획

국가청렴 원회의 설립근거법인 ｢부패방지법｣에 기업의 윤리확립과 부패

방지를 한 책임이 규정되어 있는 만큼 원회는 기업의 윤리 확립  윤리

경  정착을 해 최 한 노력할 계획이다.

먼  기업의 윤리경  실천요구 증  등 국내외  흐름에 응할 수 있는 

이론  기반을 마련하기 해 기업윤리에 한 조사연구  교육지원 기능을 

더욱 강화해 나가는 한편, 원회와 기업간 네트워크 구축, 윤리경  교육자

료 제작․배포 등에도 지속 인 노력을 기울여 나갈 계획이다. 아울러 윤리

경 이 기업들 사이에 조기에 확산될 수 있도록 국제 기 에 부합하는 윤리

경  모델 개발, 윤리경  우수사례 발굴  도 병행․추진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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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투명사회 약* 

가. 투명사회협약의 의의

건국 이래 지난 수십 년간 부패척결을 한 정부주도의 노력에도 불구하

고 부패의 벽을 허물지 못함으로써 우리나라는 세계 10 의 경제규모에 비

해 부패수 은 세계 40 (159개국)에 머물고 있다.

투명사회 약은 부패통제의 상이었던 정치, 행정, 기업부문을 부패통제

의 주체로 이끌어내고 시민사회의 주도아래 반부패 시스템을 구축해 나가고

자 하는 사회  약속이다.

앞으로 투명사회 약이 성공 으로 이행된다면 우리나라는 외 신인도 

제고와 코리아 디스카운트 해소는 물론 부패근  비용의 감과 함께 각계각

층간의 반목과 갈등을 해소하고 나아가 국가발 을 한 새로운 성장동력을 

창출함으로써 선진사회로 진입하는 기가 될 것이다.

나. 투명사회협약의 체결

투명사회 약은 시민사회가 제안하고 정치, 행정, 경제부문이 수용․참여

하여 수차례의 의와 공론화를 통하여 약문을 만들어 2005년 3월 9일 

백범기념 에서 공공, 정치, 경제, 시민사회 표들이 참석한 가운데 체결되

었다.

* 민간협력과 라영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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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투명사회 약 제안․반부

패국민연 투명사회

약 체결 제안(‘04.10)

 ․부패방지 원회, 투명성

포럼, 윤경포럼, 반부패

국민연  공동 ‘반부패 

거버 스로부터 투명

사회 약까지’ 토론회  

개최(’04.12.8)

- 투명사회 약 구선언

      ․시민사회지도자 146명이 투명사회 약을 구하는 ‘시민사회 100

인 선언’(’05.1.3)

- 투명사회 약안 마련

      ․부패방지 원회, 반부패국민연 , 투명성포럼, 윤경포럼, 반부패의

원포럼 공동 ‘투명사회를 한 정부․기업․시민사회의 역할’ 토론

회 개최(’05.1.17)

      ․부패방지 원회와 반부패국민연  공동 반부패 투명사회 약 련 

문가 설문조사(’05.1.25)

      ․3회에 걸친 추진 원회와 수차례 소 원회 개최

시민사회, 공공부문, 경제계, 정치권의 주요 인사들이 참석한 
“투명사회협약 체결식”(’05.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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확산

시민사회

정  부

정치계

경제계

공론화 협약체결

제안 수용
이행

확산

이행

협의기구

투명사회 약은 문, 총칙, 공공부문, 정치부문, 경제부문, 시민사회, 

약이행과 투명사회 약실천 의회, 부칙으로 구성되어 있다. 그리고 각 부문

별 주요내용을 보면 △공공부문은 부패방지시스템 개선, 각종 제도개선, 공

직자윤리 강화, 반부패투명성교육 강화 등을 △정치부문은 국회의원 윤리, 

정치자 , 청탁과 로비 등을 △경제부문은 윤리경  강화, 회계투명성 제고, 

지배구조 개선, 사회  책임 강화 등을 약속하고 있다. 마지막으로 시민사회

는 시민사회 감시와 참여를 약속하고 있다. 한 투명사회 약의 이행을 

검하고 각 부문으로 확산시키기 한 추진체계로 각 부문 표들이 참여하는 

‘투명사회 약실천 의회’를 설치․운 하기로 규정하고 있다.

다. 투명사회협약의 이행 및 확산 

(1) 투명사회협약실천협의회 설립

투명사회 약의 이행을 해 투명사회 약실천 의회가 사단법인으로 출범

했으며 창립총회에서 공공, 정치, 경제부문의 행․재정  지원을 결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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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회는 약의 공공부문 표

로서 투명사회 약실천 의

회에 극 인 행․재정  지

원으로 약이 조기에 정착 

이행될 수 있도록 하 다.

투명사회 약실천 의회 

지원으로 뉴스 터(월간지) 

발행, 입법과제 마련, 지역기

반 확 , 교육 로그램 개발, 백서 발간, 세계반부패의 날 기념사업(여론조

사) 등이 추진되었다.

뉴스 터(월간지)는 약을 알리는 홍보매체로써 ‘다함께 더맑게’라는 제

호로 2005년 7월호부터 총 7호에 걸쳐 10,000부씩 제작하여 앙부처, 지

자체, 정당, 은행, 기업 등에 배포하 으며 부패문제 해결과 국가투명성 제

고에 한 국민인식을 제고하는 효과를 거두었다.

약의 이행을 해서는 약내용의 입법화․제도화가 필수 이므로 약

의 이행에 필요한 부분별 입법안 수립을 용역으로 실시하여 약의 입법화․

제도화의 기반을 마련하 다.

약의 지역 확산을 해 지역기반 확 사업을 추진하 다. 국민의식조사

와 간담회  토론회를 걸쳐 주요 역시도에 약체결을 유도하 으며, 

약의 실천력 제고를 해 교육 로그램 사업으로 부문별, 지역별 약 담당

자들이 참석한 가운데 교육연수회를 개최하 다.

2005년도 약의 이행과 확산을 한 활동상황을 담은 백서를 발간하

으며, 세계 반부패의 날 기념사업으로 우리사회 투명성에 한 국민 인식도 

조사를 실시하 다.

     “투명사회협약실천협의회”(’05. 4. 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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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공공부문의 투명사회협약 이행 및 확산

(가) 공기업 투명사회협약

 한국 력공사, 주택공사, 

도로공사, 토지공사 등 18개 

공기업은 공공, 정치, 경제, 

시민사회 표들이 모여 체

결한 투명사회 약을 공기업

차원에서 실천하기 하여 

2005년6월10일 ‘공기업 투

명사회 약’을 체결하고, 동 

약의 이행상황을 검․평

가하기 한 ‘공기업 실천 의회’를 발족하 다.

‘공기업 투명사회 약’은 공기업내 부조리  부패를 청산하고 련부문과 

상호신뢰를 바탕으로 깨끗하고 투명한 공기업상을 구 하며 나아가 국가경

쟁력을 높이는 것을 목 으로 윤리경 , 투명경 , 부패방지  청렴도제고 

등 3  실천과제를 추진하는 것을 내용으로 담고 있다.

한 철도시설공단(3.29), 주택공사(3.30), 농업기반공사(6.27), 토지공사

(6.28), 수자원공사(7.7), 농수산물유통공사(7.28), 한국 력공사(9.7), 지역

난방공사(9.15),석유공사(10.21), 업진흥공사(11.8), 인천공항공사(12.21) 

등 11개 기업은 기업별 력기업과 별도의 약을 체결하여 사장단과 력

기업 표간 주기  회의 개최  실무자 회의체 구성․운 으로 약을 이

행하고 있다.

공기업 실천 의회는 실무자회의(담당 ), 실행 원회(실․처장 )를 통

공기업 투명사회협약실천협의회, 창립총회(’05. 6.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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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 2005년도 공통추진사업으로 ‘임원  1  간부 청렴도 측정모형 개발을

추진하 으며 2005년12월 재 11개 기업이 측정을 완료하 고, 2006년 

반기  7개 기업이 실시할 계획이다.

원회는 공기업 부문에서 투명사회 약의 극  확산을 해 추가 약

을 비 에 있으며 재 국민체육진흥공단, 한국마사회, 강원랜드, 부산․

창원경륜공단 등과 추가 약 체결을 비 에 있다.

(나) 지역 투명사회협약

원회는 지역의 부패문제 해결과 청렴도 제고를 해 지역 투명사회 약 

체결을 극 지원하 다. 우선 지역 투명사회 약 체결을 한 국민의식조사

를 실천 의회 지원사업으로 실시하 으며, 역시도의 약체결을 해 지

역 여론 조성과 공론화를 한 지자체, 시민단체 등이 참석한 간담회  토

론회를 투명사회 약 실천 의회와 개최하 다.

ꋪ 투명한 부산 만들기 시민 토론회(7.8)

ꋪ 구시 투명사회를 한 정책토론회(8.30)

ꋪ 경기도 32개 시군 시민단체 투명사회 약 간담회(10.6)

ꋪ  시민사회단체연 회의 투명사회 약 간담회(8.29)

ꋪ 주 시민사회단체 투명사회 약 간담회(10.18)

ꋪ 북 시민사회단체연 회의 투명사회 약 간담회(8.23)

ꋪ 울산 반부패네트워크 투명사회 약 간담회(9.14)

이를 통해 충북(4.29), 부산(7.21), 경남(8.12), 구(9.27), 충남(10.12) 

등 5개 역시도와 제주시(5.10), 구로구(6.2), 성동구(9.12), 송 구(11.2), 

동 문구(11.2), 진구(11.24) 등 6개 기 시구가 지자체, 지방의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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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청, 지역경제단체, 시민단체가 참여한 투명사회 약을 체결하 다.

지역 투명사회 약은 △공공부문의 부패방지종합계획 수립, 행정과정에 

민간참여 확  등을 △지방의회부문의 지방의원 윤리 실천, 의회 윤리특 에 

외부인사 참여 등을 △교육부문의 공정·투명인사, 지·불법 찬조  지 등

을 △지역경제부문의 기업윤리강령 제정, 력업체와 공정거래 등을 △시민

사회부문의 부패감시, 주민참여 입법 구 등을 내용으로 하고 있다.

투명사회 약을 체결한 지역은 약의 이행을 해 지역 실천 의회를 구

성․운 하고 있으며, 지자체는 이의 지원을 한 방안을 마련하고 있으며, 

특히 구 역시는 투명사회 약 지원을 한 조례를 제정(‘05년 12월)한 

바 있다

(다) 기타 공공부문 투명사회협약

공공부문은 공기업, 지자체 이외에도 주요 분야에서 약을 체결하 다. 

건설분야(4.29 건교부 참여), 보건의료분야(9.13 보건복지부 참여), 융

분야(11.9)에서 약을 체결하 으며 분야별 실행 원회를 운 하여 약

을 이행하고 있다. 한 교육분야에서도 실무자회의 등을 통해 약체결을 

비 에 있다.

(3) 정치․경제부문의 투명사회협약 이행 및 확산

(가) 정치부문

국회는 약의 실천을 해 여야의원 20명으로 구성된 ‘국회 투명사회

약실천특별 원회’를 설치(5.6)하 다. 국회 특 는 4차에 걸쳐 개회하 으

며 정치부문 입법과제 간담회, 공공부문 입법과제 간담회를 개최하여 약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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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화를 지원하 다.

(나) 경제부문

 경제계는 4월26일 ‘경제부문 투명사회 약 실천 의회’를 구성하고 ‘경제

부문 투명사회 약 이행계획’을 수립ㆍ발표하여 약이행을 한 활동을 시

작하 다. 특히 경제 5단체를 심으로 구성된 경제부문 실천 의회는 윤리

와 법에 기반을 둔 경 을 통하여 시장, 정부, 기업간 상호 신뢰를 형성하

고 공정한 시장경쟁 질서를 구축하고자 투명경 , 윤리경 , 사회공헌 등 3

 과제를 실천하고 있다.

라. 평가 및 향후계획

투명사회 약은 과거 주도의 일방 인 정화-계몽운동이 아니라 당사자

들의 자발 이고 력 인 노력에 기 한 수평  연 의 틀로 지속가능한 반

부패시스템을 구축해 국가청렴도를 안정 으로 높이고자 하는 에서 의의

가 있다.

2005년도 투명사회 약 체결과 각 부문으로 이행  확산을 통해 부패문

제 해결과 국가청렴도 향상에 한 국민의 인식이 상승하 으며, 약과 

련한 입법안 마련으로 반부패 입법화․제도화의 기반을 마련한 성과를 거두

었다. 특히 투명사회 약의 체결과 실천  노력은 한국의 부패인식지수가 상

승(TI는 한국 CPI 상승이유로 약체결을 제시)하는 등 국가 청렴도 개선

에 기여하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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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회는 투명사회 약의 참여기구이며 반부패정책 종합기구로서 투명사

회 약의 지속  이행․확산과 국가청렴도 향상을 해 2006년도에도 약

의 이행과 확산에 극 지원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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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 절  부패방지 종합정보시스템*

1. 개  요

우리 원회는 발·처벌, 제도개선, 시책수립·평가 등 원회 주요 기능

을 유기 으로 연계하고, 감사원, 검찰 등 련기 과의 정보교류  력을 

통한 범정부차원의 부패방지 책을 효율 으로 지원하기 해 부패방지종

합정보시스템을 구축·활용하고 있다.

2005년 부패방지종합정보시스템 구축 사업은 2005년 7월 원회가 국

가청렴 원회로 새롭게 출범함에 따라 종래 원회 주도의 반부패 책에서 

개별기 의 자율  반부패 활동을 지원하고, 국민  합의와 참여를 통한 반

부패정책을 효율 으로 수행할 수 있는 시스템 구축에 을 두었다. 이를 

통해 각  기 에 흩어져 있는 각종 부패 련 정보를 연계·분석하여 부패취

약분야를 발굴하고 반부패 정책수립에 활용하는 등 부패 련 정보의 수집과 

공유를 확 해 나가는 기반을 마련하 다.

* 정보관리팀   정재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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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추진경과

원회는 출범 첫해에 마련한 원회 정보화 기본계획에 의하여 2002년

에는 홈페이지, 인트라넷, 자문서시스템 등 원회 정보화 기반을 마련하

고, 2003년부터 2004년까지는 2단계로 내부업무의 효율  수행을 한 

시스템 정비  각 기  부패 련 정보의 수집  분석을 한 기반시스템

을 구축하 다.

2005년에는 이러한 정보화 기반을 바탕으로 각 기  간 부패 련 정보 

공유를 한 마스터 랜을 마련하고 법 ·기술  측면의 가능한 범 내에서 

기 간 시스템 시범연계를 추진하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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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정보화기반 마련 : 2002년

2002년 원회는「업무 신(BPR)  정보화 략계획(ISP)」을 통해 

원회 정보화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이를 바탕으로 1차 정보화사업

(2002.11～2003.3)을 실시하여 원회 정보화기반을 마련하 다.

1차 정보화사업을 통해서는 원회 홈페이지인 부패방지포탈, 지식 리 

기능이 구 된 인트라넷, 원회 각 부서업무 처리를 한 업무지원시스템 

 자결재· 자문서 리시스템(EDMS) 등을 도입하 다.

나. 부패정보 수집·분석기반 구축 : 2003년~2004년

2차 정보화사업(2003.9～2004.2)은 원회 환경 변화 등을 반 하여 

기존시스템을 보완하고, 각  행정기 과의 부패정보 공유 채 인 암호화사

이트  수집된 자료의 체계 인 분석을 한 부패정보분석시스템을 구축하

다.

3차 정보화사업(2004.9～2005.2)은 외부에 공개된 부패 련 정보를 자

동으로 수집하여 활용할 수 있는 부패정보수집시스템을 새로이 도입하고, 부

패정보의 수집·분석·공동활용이 효율 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암호화사이

트, 부패정보분석시스템, 업무지원시스템 등 기존시스템을 고도화하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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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부패정보 공동활용 추진: 2005년 이후

2005년에는 각 부처에 분산되어 있는 부패 련 정보 황을 악하고 기

간 정보공유  연계를 한 단계별 기본계획을 마련하고, 이를 바탕으로 

공동활용이 가능한 자료를 심으로 연계 시범사업을 실시하 다. 

그리고 이 게 수집된 자료와 기존시스템  오 라인 등을 통해 수집된 

자료를 다차원 으로 분석하여 부패 련 정책 수립  제도개선 등에 활용할 

수 있도록 부패정보분석시스템, 업무처리시스템 등 기존시스템을 강화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한다.

한 원회의 다양한 청렴정책을 극 으로 홍보하고 각 기 의 반부

패활동  부패 련 정보 제공 등을 해 홈페이지 개편 작업을 함께 추진하

다. 홈페이지 개편은 국가청렴도 향상을 해 종래 원회 심의 반부패

책 추진에서 국민의 참여와 민·  력을 통한 수평 이고 자율 인 국가

청렴 책으로 추진해 나가겠다는 변화된 원회의 역할  활동방향을 극

으로 반 하는데 을 두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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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부패방지 종합정보시스템의 구성

가. 홈페이지

국민과의 양방향 커뮤니 이션의 역할을 담당하는 부패방지포탈

(http://www.kicac.go.kr)은 원회의 활동상황을 극 으로 국민에게 

알리고 신고  민원 수 기능과 국민들의 다양한 여론을 수렴하는 기능 등

을 수행한다. 특히 2005년 정보화사업을 통해서는 원회의 반부패 청렴정

책 추진  활동상황을 극 으로 알리기 하여 동 상뉴스 신설 등「 원

회소식」코 를 폭 강화하여 구 하 다. 한「반부패경험나눔방」코  

 「우수사례」코 를 신설, 반부패 정보 공유 기능을 강화하고, 「제안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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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 등을 통해 국민참여 공간을 확 하 다. 

그리고 사이버공간을 활용한 청렴교육  교육홍보자료 제공 등을 해 

청렴교육센터(http://edu.kicac.go.kr)를 운 하고 있으며, 기업윤리와 련된 

최신동향, 윤리경 사례 등을 서비스하는 디지털기업윤리센터(http:// ethics. 

kicac.go.kr) 등을 통해 차별화된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나. 인트라넷

인트라넷(클린넷 : Clean-Net)은 자결재, 메일 등 내부업무 처리  

원회 내부의 각종 지식정보의 공유, 원장과의 화, 커뮤니티·동호회 등

의 기능을 통해 원회 내부의 의사소통을 활성화하기 하여 추진되었다. 

이에 더하여 2005년 정보화사업에서는 업무편람, 정보·자료 등의 공유공간

을 확  개편하여 개인의 경험과 노하우를 조직지식으로 발 시킬 수 있도록 

시스템을 구축하 다.

다. 부패정보 공동활용 기반 마련

업무처리시스템

부패정보

분석시스템

정보보안사이트

부패정보
수집시스템

각급기관
연계시스템

<정보 수집> <정보 분석> <정보 공유>

위원회 내부
정보 공유

관계기관 간
정보 공유

대국민
정보 공유

공

유

수

집

《부패관련 정보의 수집·분석 및 공유 체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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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정보보안사이트(제로미사이트)

각 기 과의 안 한 정보교류를 해 암호화기술을 활용, 정보의 송·

장시 보안성을 강화한 사이트이다. 기존에는 우편, 메일 등으로 자료를 수

집하여 수작업으로 자료를 입력· 리하던 것을 정보보안사이트를 활용하여 

온라인 자료수집, 자동DB화가 가능해졌다. 한 PKI 인증기반을 활용하여 

정보의 송·입력 구간을 암호화함으로써 자료의 보안성을 강화하 다.

(2) 부패정보수집시스템

각 기 , 언론사, 정당  시민단체, 해외사이트 등의 부패 련 정보들을 

자동으로 수집하여 국가청렴 정책 수립 등의 기 자료로 활용할 수 있도록 

구축된 시스템이다. 동 시스템은 이 게 수집된 자료를 CMS(Contents 

Management System) 솔루션을 통하여 홈페이지 등에 배포할 수 있도록 

구성하여 국민들에게 다양한 부패 련 정보를 제공하고 있다.

(3) 부패정보 공동이용을 위한 데이터 통합 환경 구축

각 기 의 부패 련 정보는 기 별 별도의 정보시스템에 장· 리되고 

있어 부패정보 공동이용을 해서는 이질 인 데이터들을 통합하고 조정하

기 한 데이터 통합 환경의 구축이 필요하다.

이를 해 2005년 정보화사업을 통해 EAI(Enterprise Application 

Integration) 솔루션을 도입하여 부패정보 연계  공유를 한 공통기반 

구축 작업을 추진하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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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AI 솔루션은 정보수집 상기  시스템의 변경없이 EAI connector나 

adaptor 만을 설치하여 부패정보를 추출하고, 이를 원회 부패정보 공동이

용서버에 장하여 리·분석할 수 있도록 구 할 계획이다. 이 게 리·분

석되어진 부패정보는 향후 계기  등에 제공되어 부패방지 책 수립 등의 

기 자료로 활용될 것이다.

(4) 업무처리시스템

업무처리시스템은 원회 내부 업무 로세스를 디지털화하는 역할과 함께 

원회 자체 생산정보의 데이터베이스, 정보보안사이트  연계시스템 구축

을 통해 수집된 외부기  자료의 데이터베이스 역할을 수행한다. 이에 더하

여 2005년도에는 제도개선업무 등 업무 추진상황  추진실 을 등록· 리

하고 담당자들간 정보공유를 한 공간으로 활용될 수 있도록 개편하 다.

(5) 부패정보분석시스템

업무처리시스템을 통해 데이터베이스화된 자료들은 부패정보분석시스템

을 통해 분석 처리된다. 특히, OLAP(On-Line Analytical Processing) 

분석툴을 사용하여 시계열분석, 상 분석 등 다차원 인 분석을 하게 된다. 

2005년 사업에서는 시범연계사업을 통해 수집되는 자료를 축 하여 가공·

분석하고, 분석결과가 다른 업무에 극 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시스템을 

구축하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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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향후 추진계획

2005년에 마련한 기 간 부패정보 공유  연계를 한 기본계획을 바탕

으로 2006년부터는 본격 으로 연계시스템을 구축하고 부패정보 공유를 확

해 나갈 계획이다.

이를 해 2006년에는 부패정보공유를 한 련기  실무자를 심으로 

의체를 구성, 정보연계를 한 법 ·기술  의를 진행하고 각 기 별로 

분산 개발된 시스템을 연계하는 공통기반 구축 작업을 추진해 나갈 계획이

다.

연계를 통해 수집·분석된 자료는 부패취약 분야의 발굴, 반부패 정책성과 

측정 등의 기 자료로 활용하고, 계기  간 정보 공동활용을 통해 부패에 

한 범정부차원의 상시 감시체계를 구축해 나아갈 계획이다. 

한 사회 반의 청렴문화 정착을 해 국민들에게도 포털사이트 구축을 

통해 극 으로 정보를 제공해 나갈 계획이다.

5. 결  어 

부패방지종합정보시스템은 지난 4년여 동안 원회 내부 정보화기반을 구

축하고, 나아가 련기  간 부패정보 수집·분석  공유를 한 시스템 구

축 작업을 추진 에 있어 원회 정보화기반은 어느 정도 마련되었다고 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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것이다. 하지만 이러한 시스템이 원회의 주요 기능  역할 수행을 효율

으로 지원하고, 부패방지를 한 핵심 인 라로 자리매김하기 해서는 시스

템의 개발단계  활용단계에서 업무담당자들의 극 인 심과 참여  활

용이 요구된다.

그리고 2005년부터 본격 으로 추진되고 있는 부패 련 정보의 수집  

공유 작업이 성공하기 해서는 계기 과의 원활한 업무 조를 통해 련

법령의 정비, 이기종 시스템간의 정보공유 방안 마련, 유통정보 보호 등의 

장애요인을 해결해야 할 것이다. 이와 함께 수집된 자료가 실제 업무에 활용

될 수 있도록 실무부서의 극 인 노력과 조가 무엇보다 요하다 하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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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 절  위원회 운영･ 관리*

1. 원회의 구성

원회 원은 부패문제에 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로서 통령령이 

정하는 자격기 에 의하여 임용 는 되며 원회는 원장 1인과 상임

원 2인을 포함한 9인의 원으로 구성되어 있다. 정무직인 원장과 상임

원은 통령이 임명하고, 상임 원이 아닌 원은 통령이 하 으며, 

원  3인은 국회가, 3인은 법원장이 각각 추천하 다.

원장은 원회를 표하며 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원장이 지명하는 상임 원이 그 직무를 행하게 된다. 원

회의 사무는 사무처에서 처리하고 사무처장은   원장의 지휘를 받아 원

회의 사무를 장하며, 사무처장이 아닌 상임 원은 간사 원이 되어 원회 

회의운 에 한 업무를 수행한다. 

원은 원회의 직무상 독립을 보장하기 하여 원장과 원의 임기는 

각각 3년으로 하되 1차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으며,  원이 심신상의 장애

로 직무수행이 히 곤란한 경우에도 체 원 3분의 2이상의 찬성에 의

한 의결을 거쳐야 면직 는 해 이 가능하다.

* 심결관리담당관실   배영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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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원회의 운

원회 원회의는 정기회의  수시회의로 구분하여 개최하고 있으며, 

정기회의는 매월 첫째  셋째 월요일 오후 3시에 정례 으로 개최하고, 수

시회의는 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 소집할 수 있다. 2005년에는 

23회의 회의를 개최하여 상정된 총 179건의 의안  의결사항 111건, 보고

사항 68건을 심의․의결하 다. 

제83차 원회(‘05. 9. 26)에서 원회운 세칙의 면 개정을 통하여 

당시 포 으로 규정된 심의․의결사항 등을 보다 구체 으로 규정하 는

데 그 심의․의결사항 등을 보면 1) 원회의 주요정책 결정에 한 사항, 

2) 공공기 의 부패방지에 한 ․장기 기본계획  연도별 시행계획의 

수립에 한 사항, 3) 공공기 의 부패방지 제도개선 기본계획 수립 등에 

한 사항, 4) 공공기 의 부패방지시책 추진상황에 한 평가기본계획의 수

립에 한 한 사항, 5) 부패방지 교육․홍보 기본계획의 수립에 한 사

항, 6) 비 리 민간단체의 부패방지활동 지원․ 력 기본계획 수립에 한 

사항, 7) 부패방지와 련한 국제회의의 유치 등 국제 력에 한 주요사항, 

8) 부패행  신고사항의 처리 련 사항, 9) 신고자의 보호 련 사항, 10) 

신고자 보상  포상 련 사항, 11) 부패 향평가 지침․기본계획 수립  

평가결과에 따른 권고  요사항, 12) 공직자행동강령 련 일부 사항, 

13) 취업자의 해임요구 는 취업해제 조치의 강구 요청  취업제한 반

자의 처벌에 한 사항, 14) 원회 회의의 비공개에 한 사항, 15) 원

의 기피여부 결정에 한 사항, 16) 법․시행령과 공무원의청렴유지등을

한행동강령의 제․개정  폐지에 한 사항, 17) 원회 주요 규의 제․

개정  폐지에 한 사항, 18) 원회의 산요구  결산에 한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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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 분과 원회  보상심의 원회읜 구성․운 에 한 사항, 20) 문

원의 임명․ 에 한 사항, 21) 자문기구의 구성․운 에 한 사항, 

22) 부패방지를 하여 통령이 원회에 부의하는 사항, 23) 기타 원장

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부의하는 사항 등이 있다. 

원회는 재 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 원 과반수의 찬성으

로 의결한다.

3. 분과 원회의 구성 운

원회는 원회 회의에 상정할 의안의 사 검토․조정, 조사․연구, 기

타 원회가 부여하는 업무 등을 수행하기 하여 3개 분과 원회를 두고 각 

분과 원회별로 소  상정의안에 한 사  심의․의결 기능을 수행하 다. 

분과 원회는 분과 원회 원장을 포함한 3인의 원으로 구성되며, 분

과 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의원 원찬성으로 의결한다.

각 분과 원회별 업무분장사항으로 제1분과 원회는 원회 업무  헌

법기 과 정치․일반행정 분야 공공기  련 업무를, 제2분과 원회는 사

회․문화 분야 공공기 과 련된 업무를, 제3분과 원회는 경제 분야 공공

기 과 련된 업무를 맡아 처리하 다.

2005년에는 총 54회의 분과 원회를 개최하여 총 109건의 의결사항을 

심의․의결하 다. 소  분과 원회별 처리 실 을 보면 제1분과 원회는 

18회 개최하여 39건, 제2분과 원회는 16회 개최하여 35건, 제3분과 원

회는 20회 개최하여 35건을 각각 심의․의결하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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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2-74                분과위원회 구성

분과위원회 위    원

 제1분과위원회 정 덕 흥, 김 성 호, 김 거 성

 제2분과위원회 소 순 무, 성 해 용, 박 인 제

 제3분과위원회 김 갑 배, 성 해 용, 조 수 정

표 2-75                  분과위원회 업무분장

구 분 분   장   범   위

제1분과위원회

◦ 헌법기관

   국회, 법원, 헌법재판소, 선거관리위원회, 감사원

◦ 정치․일반행정분야 공공기관

  － 통일부, 외교통상부, 법무부, 국방부, 행정자치부, 법제처, 대검찰청, 
병무청, 경찰청

  － 대통령비서실, 대통령경호실, 국무조정실, 국무총리비서실, 국가정

보원, 국가안전보장회의,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비상기획위원회, 
부패방지위원회, 국가인권위원회, 중앙인사위원회, 의문사진상규명

위원회, 국민고충처리위원회,
◦ 지방자치법에 의한 지방자치단체의 집행기관 및 지방의회 

제2분과위원회

◦ 사회․문화분야 공공기관

   교육인적자원부, 문화관광부, 보건복지부, 환경부, 노동부, 여성부, 국
정홍보처, 국가보훈처, 청소년보호위원회, 문화재청, 식품의약품안전청

◦ 지방교육자치에관한법률에 의한 교육감․교육청 및 교육위원회

제3분과위원회

◦ 경제분야 공공기관

  － 재정경제부, 과학기술부, 농림부, 산업자원부, 정보통신부, 건설교통

부, 해양수산부, 기획예산처, 국세청, 관세청, 조달청, 통계청, 기상

청, 농촌진흥청, 산림청, 중소기업청, 특허청, 철도청, 해양경찰청

  － 중소기업특별위원회, 국민경제자문회의, 공정거래위원회, 금융감독

위원회

◦ 공기업 및 경제분야 공직유관단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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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주심 원제 운

의안심의의 효율성 제고를 하여 주심 원제를 도입․운 하고 있다. 주

심 원은 원회운 세칙 제24조의 규정에 따라 원장, 사무처장을 제외한 

7인의 원으로 구성 운 하되, 의안에 따라  원장이 지정하는 방식으로 

운 하고 있다. 주심 원은 1) 신고사항의 심사․조사방향, 확인조사 등 제

반사항 검토, 2) 조사기 의 조사처리 결과에 한 검토, 3) 제도개선․보호

보상 등 련사항에 한 방향설정, 4) 분과 원회 상정여부 검토, 5) 원

회의  분과 원회에서 종합 인 검토의견을 개진하는 등의 역할을 담당하

고 있다. 

주심 원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문 원으로 하여  련되는 

조사․연구를 수행하게 하여 의안의 심의의 문성을 기하고 있다. 12월말 

재까지 주심 원이 100건의 의안을 맡아 처리함으로써 상정의안에 한 

책임성 확보와 효율  업무추진에 기여하 다.

5. 평가  향후계획

부패방지법의 개정과 함께 원  원회의 역할 증 , 원회 운 의 효

율성 제고 등을 하여 「 원회운 세칙」을 면 개정함으로써 회의운  

환경변화에 극 으로 응하고 원회 회의운  수행체계를 개선하 으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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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히, 개정된 「 원회운 세칙」을 원회  직원을 상으로 교육 등을 

통하여 회의운  차  체계를 공유하 을 뿐만 아니라 상호 심사항에 

한 진지한 논의로 원회 운 의 활성화에 기여하 다. 

아울러, 원회 회의운 시스템에 따라 원회의  3개 분과 원회를 차질

없이 운 함으로써 원활한 원회 업무수행을 하여 노력하 고, 의안의  

처리 차 등 원회 회의운 과 원지원업무 등에 한 심결 리업무편람을 

제작․활용함으로써 원회운 업무의 이해도를 제고시켰으며, 원회에서 

심의․의결한 사항을 요약․정리한 심의․의결례집의 발간․배포를 통하여 

원회 이미지 제고  홍보에 기여하 으며 한, 비상임 원의 간담회  

해외출장 등 ․내외 활동을 극 으로 지원하 다. 

앞으로도 보다 원활한 원회  3개 분과 원회 회의운 과 회의결과 등에 

한 철 한 사후 리, 비상임 원에 한 세심한 업무지원 등을 통하여 더

욱 더 효율 이고 체계 으로 원회가 운 되고 활성화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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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 절  2005년 반부패 국제동향의 개관

2005년은 부패방지를 한 국제 력과 구체  실천이 다양한 국제기구와 

지역간 의체를 통해 보다 공고해진 가운데 우리나라의 주도  역할이 돋보

인 한 해 다. 한, 지난 2003년 제정된 국제연합(UN)의 부패방지 약이 

2005년 12월 14일 드디어 발효됨으로써 그야말로 본격 인 부패라운드

(Corruption Round)의 출범이 이루어진 요한 분수령을 이룬 해 다고 

할 수 있다. 

이제 국제무역에 있어서 부패 행을 방지하기 하여 국제규칙의 마련을 

한 다자간 상을 의미하는 부패라운드(Corruption Round)를 넘어 윤

리와 청렴라운드(Ethics & Integrity Round)의 시 가 그 장을 열었다고 

하겠다. 즉, 부패척결이라는 소극 인 목 을 넘어 사회 반 인 투명성․

청렴성 확보라는 극  목표달성을 한 구체  실천노력이 보다 강력하게 

요청되게 된 것이다.

동시에 공공분야뿐만 아니라 민간분야의 부패척결을 한 실천  노력이 

동반 추진됨으로써 국가 체 인 청렴도 제고 노력이 구체화된 한 해 다.

나아가 아･태 경제 력체(APEC) 반부패･투명성 심포지엄  T/F 회의 

개최를 통해 반부패 능력배양  반부패 정책의 효과  실행을 한 각국의 

조치사항 공유, 부패 사범 인도와 부패자산 환수 등 국제  공조체계를 구축

하기 한 노력이 보다 견고해지게 되었다.

특히, 지난 2003년에 체결된 UN의 부패방지 약(United Nation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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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nvention against Corruption)이 30개국의 비 을 받고 90일간의 공

포기간을 거쳐 2005년 12월 발효될 수 있었던 것은 APEC과 OECD, 

ADB/OECD 회의 등을 통해 회원국들간 약의 조기비 을 한 공동노력

을 구한 결과라고 할 수 있다. 이는 반부패 력과 네트워크 구성을 통한 

국제  공조체계가 그만큼 공고하게 진행된 결과라 하겠다.

이 외에도 OECD 뇌물방지 약 등 국제 약의 이행 검에 한 수검체계

(搜檢體系) 강화, 민간부문의 윤리경 의 도입․확산과 이의 국제표 화를 

한 노력이 국제표 화기구(ISO)의『사회  책임(Social Responsibility) 국제

표 』제정 추진으로 발 되기에 이르 다.

따라서 이제 개별 국가별로 충실히 국제 약을 이행하기 해서는 약의 

내용을 제 로 반 하도록 국내법제도를 정비하고, 그 실효성을 확보할 수 

있도록 제도  개선을 추진해 나가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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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 절  국제기구의 반부패 동향

 국가 경쟁력은 그 나라의 청렴도 수 과 한 련이 있다고 할 수 있

다. 즉, 로벌 경제의 확산으로 부패방지의 국제화가 이슈로 두되고 국제

사회에서 부패수 이 국가경쟁력을 평가하는 핵심 요소로 인식되면서 국제

연합(UN)․세계무역기구(WTO)․경제 력개발기구(OECD) 등의 국제기

구를 심으로 부패국가에 한 규제를 강화하는 등 본격 인 반부패라운드 

움직임이 거세지고 있는 상황이다. 

부패방지 문제는 OECD․UN 등의 국제기구뿐만 아니라 선․후진국을 

막론한 세계 각국의 정책 우선순 로서 논의되고 있다. 부패는 어느 국가이

건 간에 사회 깊숙이 그리고 어느 곳에나 산재해 있기 때문에 개별 국가는 

물론 국제 공동체의 시 한 문제로 부상되고 있는 것이다. 

이러한 심의 두 배경에는 부패가 경제성장을 해하고 민주주의에 배

치된다는 인식이 확산된 결과라 할 수 있다. 즉, 국가간의 거래와 계약에 있

어서 만연된 부패가 자유롭고 투명한 공정경쟁을 해치고 자원배분의 왜곡을 

가져와 궁극 으로 세계 경제의 지속 인 발 을 어렵게 한다는 논리가 지배

이다. 부패에 의해 상승한 거래 비용은 시장의 왜곡을 키우는 장애요소가 

되기 때문이다. 이러한 국제  환경속에서 각 국가는 부패가 자국의 문제로

부터 국제  문제로 떠오르게 되자 부패정책에 한 새로운 방지시스템을 시

행하는 데 있어서 무엇보다 국제 인 력을 강조하고 있다.

이에 따라 국제기구를 주축으로 부패라운드가 지속 으로 추진되고 있다. 

컨 , 세계무역기구(WTO)의 ‘정부조달투명성 정’이 1996년 체결되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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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7년 1월부터 발효되고 있다. 한, 경제 력개발기구(OECD)의 ‘국제

상거래에서 해외공무원에 한 뇌물방지 약’이 1997년에 체결, 1999년 2

월에 발효되었으며 이를 이행키 한 국내법으로「국제상거래에 있어서 외

국 공무원에 한 뇌물방지법」이 1998년 제정․시행되고 있다.

특히, OECD 뇌물방지 약에 이어 2003년 10월 선진국뿐 아니라 개도

국  제3세계를 아우르는 세계 차원의 부패 련 국제 약인 UN 부패방

지 약(United Nations Covention against Corruption)이 제정된 것은 

획기 인 일이다. UN 부패방지 약은 2003년 12월 멕시코 메리다에서 95

개국 정부 표들이 약에 서명하고 30개국의 비 을 거쳐 제정 후 약 2년

이 지난 2005년 12월 14일부터 발효되어 국제법으로서 효력을 발휘하게 

되었다. UN 부패방지 약은 회원국의 반부패정책 추진 조직 설치 등 제도 

정비, 해외뇌물 제공 기업 처벌  국제 공조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IMF와 세계은행 등 국제 융 련 기구들, 그리고 WTO, ICC 등 국제

상공회의체  무역기구 등도 기업지배구조 개선  투명성 증 를 구하는 

한편 개도국에 한 자문  지원을 강화하고 있다. APEC 회원국을 포함한 

세계 각국은 자 세탁행 를 효율 으로 방지하기 해 융제도, 사법제도, 

국제 력의 연계를 강화하고 있다.

이와 같이 21세기 들어 부패방지에 한 국제  노력이 보다 체계화․구

조화되고, 지역간․다자간 국제 정으로 구체화되면서 조직 으로 개되고 

있다. 즉, 국제기구와 지역간 의체를 심으로 부패국가에 한 규제강화

와 함께 반부패 책의 국제  공조 움직임이 가시화되면서 부패문제는 이제 

 세계가 주목하는 로벌 이슈(global issue)로 환되기에 이르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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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진과제
중점활동 영역 및 감시대상 주요협약 및 권고안

기구 부속기구 및 위원회 

국제연합(UN) :불법적 금품지급 방지 

국제협정 위원회(CIAIP), 국제무역법 

위원회(UNCITRAL)

1970년대 초 광의의 불법금품에 대

한 국제적 논의시도

－국제비지니스의 부패와 뇌물

에 관한 선언(1996.12)
－자금세탁방지에 관한 모범답

안(1995)
－UN부패방지협약 제정(2003. 10)
 ․ 30개국 비준완료(2005. 9. 15)
 ․ 협약 발효(2005. 12. 14)

경제

협력

개발

기구

(OECD)

국제투자 및 

다국적기업위원회(CIME)

․ 국제상거래 뇌물방지 실무작업반 

운영

․ 회원국을 대상으로 한 뇌물방지 수

검회의 개최

․ 다국적 기업의 뇌물방지와 부패대

처방안에 대한 지침 제공

－국제투자 및 다국적기업에 관한 

선언(Declaration on International 
Investment and Multinational 
Enterprises) 채택(1976.6)

－국제상거래에 있어서 뇌물공

여에 관한 OECD 이사회 권고

(Recommendation of the Council 
of the OECD on Bribery in 
International Business 
Transactions)채택(1994. 5)

－외국공무원에 대한 뇌물의 세

액공제 금지와 형사처벌원칙 

합의(리우회의,1996)
－국제상거래에 있어서 해외공

무원에 대한 뇌물방지협약 제

정(1997)
－OECD 기업지배 구조원칙(OECD 

Principles of Corporate Governance) 
개정(2004. 4)

 ․ 기업과 주식시장에 대한 신뢰

를 구축하고 유지하기 위해 기

업경영의 우수사례 권고안 추

가 

원조개발위원회(DAC) 자금 감시, 부패국 지원 중단

자본이동과 보이지 않는 

거래위원회(CMIT) 자본 자유화 및 돈세탁 문제

행정개혁위원회(PUMA) 행정개혁, 규제완화, 민영화

재정위원회(CFA) 탈세방지 및 세정개선

금융시장위원회(CFM) 회계투명화, 부채관리

경쟁법과 경쟁정책

위원회(CCLP) 국제적 경쟁율 확립

기업지배구조 개혁

가이드라인
기업지배구조 개선안 권고

민간자문위원회

(Trade Union Advisory, 
International Chamber of 

Commerce)

․ 뇌물방지협약의 성실한 이행과 홍

보를 위한 시민사회의 적극적인 역

할과 참여에 대해 회원국들에게 관

심 촉구

․ 민간부문 대표들은 동 협약의 이행이 

소홀한 사유를 지적하며 개선 요구

반부패국

(Anti-Corruption Division)

국제상거래에 있어서 뇌물방지협약

의 성실한 이행에 대한 수검에 초점

을 맞춘 사업 수행

국제통화기금(IMF) 부패로 인한 금융시장 왜곡감시
부패국에 대한 자금지원 중단에 

관한 가이드라인

세계무역기구(WTO) :정부조달투명성

에 관한 작업반(WGTGP) 뇌물로 인한 해외기업 차별감시 정부조달협정(AGP,1994)

세계은행(World Bank) 개도국의 Good Governance 구축과 

반부패노력 지원

－기업지배구조로 개혁을 위한 

OECD
 ․ World Bank공동선언(1999), ‘OECD 

기업지배구조 원칙’의 준수․이행

국제투명성기구(TI)
국가별 부패인식지수(CPI) 발표

OECD국가 뇌물공여지수(BPI) 발표

(2년 주기)

－국가청렴시스템(NIS) 제시

－글로벌부패척도조사 발표

표3-1        부패방지를 위한 주요 국제기구 및 활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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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진과제
중점활동 영역 및 감시대상 주요협약 및 권고안

기구 부속기구 및 위원회 

미주기구(OAS)
미주지역내 사법공조, 범인인도, 불법

적 재산증가 감시
범미주반부패협약(1996)

국제의원연맹(IPU)
국제적 자금세탁 금지, 외국공무원에 

대한 뇌물공여도 범죄화하자는 결의

부패통제와 협력을 위한 결의

(1995)

세계경제포럼(WEF)
2004년 반부패연대(PACI)를 발족시켜 

기업을 중심으로 부패와 뇌물 추방에 

노력

뇌물추방을 위한 반부패협약

(2005)

금융안전성포럼

(Financial Stability Forum : FSF)

금융감독과 감시의 국제적 협력과 정

보교환을 통해 국제금융 안전성 증진

을 위해 1999년 4월 구성

OECD 기업지배구조 원칙의 준

수․이행

국제상공회의소(ICC)
금품 갈취와 뇌물 수수 척결을 위한 

상임위원회를 구성
국제상공회의소 행동강령(1999)

1. 경제 력개발기구(OECD)

경제 력개발기구(OECD)는 「국제상거래에 있어서 외국공무원에 한 

뇌물제공행  방지를 한 약」(Convention on Combating Bribery of 

Foreign Public Officials in International Business Transactions)의 

이행 황 검과 후속조치를 지속 으로 추진하 다.

이 약은 국제 상거래에서 발생하는 뇌물수수행 의 억제와 방지를 해 

약 당사국들이 외국 공무원에게 뇌물을 제공하는 자연인과 법인들에게 

하고 효과 인 제재를 가할 수 있도록 형사상의 범죄를 규정하고, 이러한 

범죄의 척결에 있어 당사국들이 서로 조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최 의 국제 

조약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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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ECD는 국제투자  다국 기업 원회(CIME) 산하에 ‘국제상거래에 

있어서 뇌물공여에 한 실무작업반(Working Group on Bribery in 

International Business Transactions)’을 설치하여 각 당사국의 국내이

행법을 단계별로 심사하고, 이행조치에 한 용 황을 객 으로 평가하

다. 구체 으로 뇌물방지 약의 효율  운 , 해외 자회사의 뇌물공여규

제, 당사국 내 뇌물단속 담당부서의 설립, 약의 인지도 향상을 한 홍보, 

뇌물행  신고를 용이하게 하는 조치 강구, 당사국 법집행 담당자간의 조

를 한 채  구축, 이행심사시 민간부문의 참여 등이 심사 상이다. 

아울러 OECD 신규 회원국들의 경우 반부패행동계획을 수립  하고 있

다. 이 계획은 부패척결을 한 장기  계획의 실행방안과, 국가 청렴도와 

투명성 제고를 해 도입된 새로운 행동강령을 정하고, 실행계획의 이행정도

에 한 검체계(monitoring system)를 두는 것을 담고 있다.

민간부문의 역할과 련해서는 TI  OECD 내 민간자문 원회(Trade 

Union Advisory, International Chamber of Commerce)가 뇌물방지

약의 성실한 이행과 홍보를 한 시민사회의 극 인 역할과 참여에 해 

회원국들에게 심을 구하고 있다.

OECD는 뇌물방지 약 외에도 기업지배구조(corporate governance) 

원칙 등과 같은 국제 인 기 을 마련해오고 있다. 한 국제투자  다국

기업 원회(CIME), 자 세탁방지 책반(FATF), 개발센터(DC) 등의 산

하 조직을 통해서도 부패방지를 한 노력을 계속해 오고 있다. 이 외에도 

UN, IBRD, IMF, WTO, EU, ADB, OAS 등과의 력 강화 노력도 진행

하고 있다. 그리고 뇌물방지 약을 통한 ‘공정한 경쟁의 장’(level play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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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eld) 구축을 해 약 비서명국에 해서도 동 약의 이행을 구하기 

해 노력하고 있다.

표3-2            OECD에서의 부패방지 활동

주요 협약 및 조직 주 요 내 용

OECD 뇌물방지협약
․ 국제상거래에 있어서 외국공무원에 대한 뇌물제공 방지

․ 1999년 발효 총 36개국 가입

공공서비스 분야에서의 

윤리규범 개선에 관한 

이사회 권고

․ OECD 공공관리국(PMS), 1999년 여름 공공서비스의 윤리강화 설문조사 

착수

관리경영의 개선에 대한 

지원(SIGMA)

․ 중동유럽 국가에 대해 공공행정에서의 책임성, 효율성, 관리 및 투명성 개선에 

관해 조언(정부조달시스템 등 검토)

다국적기업가이드라인
․ 다국적기업으로 하여금 투자진출국의 정책과 조화 권장

․ 2000.6. 각료이사회에서 채택된 개정안에 다국적기업의 뇌물방지 사항 신설

기업지배구조원칙
․ 기업의 다양한 이해관계자간의 협력 강화 및 회계의 투명성 개선 강조

․ 1999년 각료이사회에서 채택, 회원국 및 비회원국에 유포 중

세제(Taxation)
․ 조세피난처 대책 및 기업간 이전가격에 있어 배당소득에 대한 적절한 원칙 등 수

립 중

자금세탁방지대책반

(FATF)

․ 자금세탁에 대응하는 정책의 개발과 촉진을 목적으로 하는 정부간 기구, 1989년 

설립

․ 1990년 40개 권고사항 마련(1996년 1차 수정), 자금세탁에 대처하기 위하여 

각국이 취해야 할 형법제도와 수사, 금융시스템과 규제, 국제협력에 대한 각종 

필요조치의 포괄적인 청사진 제시

개발센터(DC)

․ 저개발 자체의 부패 양산이라는 주제에 기초하여 다양한 부패방지 활동 수행. 

특히 부패방지를 위해 민간부문과의 협력 활동 및 통관서비스 강화 활동에 중

점을 두고 있음

수출신용그룹
․ 가입국들은 수출신용시스템에의 OECD 뇌물방지협약 적용을 통한 투명성 제

고를 지속하기로 합의

무역국(TD) ․ 부패방지 노력에 대한 WTO의 기여 방안 검토

OECD는 1999년 ‘OECD 기업지배 구조 원칙(OECD Principles of 

Corporate Governance)’을 제정하고, 회원국에 이행을 구하 다. 한 

OECD 회원국의 기업과 주식시장에 한 신뢰를 구축하고 유지하기 해 

2004년 동 원칙을 개정하여 기업경 의 우수사례 권고안을 추가하 다. 

개정된 원칙은 시장의 효율성을 증진하고, 법집행의 효과성을 도모하며, 



제3장 국제사회 반부패 동향∙505  

감시, 감독  법집행당국의 책임을 명확히 하는 기업지배구조의 규제 측면

에서의 기본틀의 필요성을 강조하고 있다. 한 이사회와 경 진의 책임을 

강화하기 해 기업 내에 투명한 경 책임 기 의 마련을 권고하고 있다. 

OECD 기업지배구조 원칙에 따르면 ‘이해의 상충  감사의 책임’에 있어

서 신용등 기 과 투자분석가는 업무에 부정  향을 미칠 수 있는 이해상

충을 피해야 한다. 감사의 의무가 강화되어야 하고, 감사시 문가로서의 주

의를 다하기 해 주주  기업에 한 책임도 의무에 포함되어야 한다. 아

울러 감사의 완 한 독립성이 보장되어야 하고, 해당기업과의 감사 외의 다른 

업무로 인해 침해받아서는 안 된다. 기 투자자들 역시 기업지배구조 정책, 

의결권 행사에 한 의사결정기 , 의결권 행사에 향을 미칠 수 있는 이해

상충 문 제의 해결방안을 분명히 밝 야 한다. 이사회 역시 이해상충을 방지

하기 한 책임을 명시하고 있다.

한편, 반부패 수단과 다국 기업을 한 OECD의 가이드라인(Anti- 

corruption instruments and the OECD Guidelines for Multinational 

Enterprises)은 다국  기업의 뇌물방지와 부패 처 방안에 한 지침을 제

시하고 있다. 기업부패는 정상 이고 공정한 경제  경쟁을 해하고, 시장 

형태와 특히 신흥 시장 내의 거래 계를 왜곡한다. 이 안내서에서 부패 행

을 제거하기 한 다국 기업의 근법(Business Approaches to 

Combating Corrupt Practices)을 제공해 주고 있는 바, 실제 업무수행 

과정에서 부딪히는 다양한 부패행 들에 한 구체  사례를 보여주고 부패

방지를 한 리와 보고에 한 실무 인 내용도 제시하고 있다. 요컨 , 

다국  기업의 부패와 련된 다양하고 구체 인 사례 제시, 부서별로 각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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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른 부패 련 자료를 웹상에 게시하여 부패유형에 따른 기업의 처방안을 

제공할 뿐만 아니라 부패행 에 한 언론공개  보고방법 등에 해 안내

해 으로써 부패척결에 있어 기업부문의 역할을 제고하고 민  공동 력을 

통한 부패통제를 강조하고 있다.

요컨 , 기업지배구조 원칙은 1999년부터 발효된 OECD 뇌물방지 약의 

철 한 이행을 구하고, 반뇌물 입법과 기업 거버 스, 반부패 수강령의 

확산을 구하는 방향으로 부패방지 노력을 집 하고 있는 것이다. 즉, 기업

부문(private sector)에서의 투명성 증진과 윤리경 의 실천을 통해서 기업

의 가버 스(corporate governance)를 개선하려는 노력의 요성을 강조

하고 있다는 이 주요 특징이다. 이는 지난 2004년 이후 기존의 공공부문

을 심으로 부패방지 논의와 노력이 이루어지던 것으로부터, 기업을 포함한 

민간부문의 부패방지와 윤리확보를 구하는 방향으로 환되고 있음을 의

미한다. 이 같은 경향은 OECD뿐만 아니라 UN 부패방지 약 12조에도 “기

업의 회계  회계감사 표 ”의 개발․강화 조항과, 국제노동기구(ILO)  

미국의 윤리임원 회(EOA: Ethics Officer Association) 주도로 『기업

윤리경  표 안』을 제정하여 국제표 화기구(ISO)로 하여  세계표 으

로 채택하도록 추진하고 있는 것과 궤를 같이 한다. 

컨 , ISO는 2008년 3월까지 『사회  책임(Social Responsibility) 

국제표 』을 제정 추진 이다. SR국제표 이란 각 국가간에 서로 다른 기

업의 사회  책임(CSR)을 지수화해 각국에 공통으로 용할 수 있는 표

을 말한다. 즉, 사회  책임(SR)이라는 큰 주제 하에 정부와 기업 등 사회 

각 분야의 투명성, 사회공헌활동, 기부  정도 등을 지수화해 국제거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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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경쟁력의 지표로 활용하려는 것이다.

SR국제표  제정의 효과는 다음과 같다. SR국제표 이 국제입찰  

기업평가 등 모든 국제거래에서 강제 는 반강제 규정으로 용되면서 각국

이 이를 시장진입 방어수단으로 활용할 것으로 망된다. 표 에 못 미치거

나 수가 낮은 나라는 외국 형공사의 경쟁입찰 상에서 제외될 수 있고,  

각국 정부의 각종 인· 허가와 련된 규제완화 노력이나 행정 차의 투명성 

등이 비교 가능해 진다 할 수 있다. 따라서 SR국제표 은 국가경쟁력을 좌

우하는 지표로도 활용될 것으로 망되며, 이에 따라 단순한 무역장벽을 넘

어 국가의 총체  투명성을 나타내는 지표이자 자국산업 보호장벽의 역할을 

담당하게 될 것이다. 따라서 국내 기업들도 윤리경 을 서둘러 구축하고 정

착시킬 수 있도록 만 의 노력을 기울여야 할 것이다.

2. 국제연합(UN)

가. 국제연합의 부패방지협약 발효

국제연합은 부패를 국제사회의 안정과 안 을 태롭게 하고, 민주주의와 

도덕규범의 가치를 손상시키고, 사회 ․경제 ․정치  발 을 해하며, 

평화를 할 수 있는 주요 문제로 인식하고 2002년부터 부패를 효과 으

로 방지･통제하기 한 포 인 국제 약을 제정하기 해 논의하기 시작

했다. 이 같은 논의 끝에 UN 차원의 부패방지 약이 2003년 10월 제정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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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5년 9월 15일 30개국 의회의 비 이 완료되어 2005년 12월 14일부터 

발효되는 결실을 거두었다. 이 같은 결실은 ADB/OECD의 아ㆍ태 반부패 

회의와, 2005년 9월 경주에서 개최된「APEC 반부패･투명성 T/F 회의」

등에서도 UN 부패방지 약의 비   이행 진에 해 논의하는 등 노력

이 기울여짐으로써 2005년 연내 조기 비 이 이루어질 수 있었다.

나. 반부패협약의 주요내용과 향후 대책 수립

부패문제를 다룬 범세계 인 첫 약이 될 UN 부패방지 약의 발효에 따

라 약을 비 한 각 국가들은 이를 이행하기 한 국내법을 제정해야 하며, 

기존 국내법이 약과 배치될 때는 국내법을 개정해야 하는 등  세계  부

패방지 노력에 큰 향을 미칠 것으로 상된다. 공공부문은 물론 민간부문

의 부패를 범죄로 규정하고 이를 처벌하는 내용의 입법을 해야 하며, 정당 

선거자 의 조달  집행 과정을 공개하도록 하는 법도 만들어야 한다.

좀 더 구체 으로 동 약은 부패자산의 환수와 처리, 부패자산의 이동규

제, 부패범죄자 처벌범 , 부패 의범에 한 범죄인 인도로 강제추방 는 

본국 송환 명령, 그리고 다른 국가와의 력 등을 담고 있다. 아울러 UN 부

패방지 약은 부패 방지의 요성을 강조하고, 각국 정부가 이를 해 반부

패기구를 창설하거나 선거․정당자 의 투명성을 높이는 등 공공․민간 분

야에 걸쳐 다각 인 책을 수립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

한 뇌물․횡령․자 세탁은 물론 부패를 지원하거나 이에 한 수사를 

방해하는 행 도 범죄로 규정하고 있다. 약은 정치지도자에 의해 수탈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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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 자산을 차기 정부가 환수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특히, 

부패한 정치지도자가 재산을 해외로 빼돌린 경우 이를 환수하는 데 국제 인 

공조를 하도록 명시하고 있다.  

한 약은 최 로 민간부문에서의 부패를 범죄로 규정하고, 기업활동에 

있어 청렴성을 향상시키기 한 골격을 제공하고 있다. 

향후 동 약의 비 과 이행을 구하는 국제사회의 움직임이 보다 강화

될 것이다. 이에 비하기 해 재 국가청렴 원회를 심으로 ｢반부패 국

제규범 분석기획단｣(Task Force)이 구성되어 약 비 과 이행에 한 

비를 추진 에 있는 바, 정부와 민간부문 공히 부패척결에 한 법제도 ․

정책  노력을 경주하여 우리나라가 반부패 추진의 리더십을 지속 으로 발

휘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다. 

3. 세계은행(World Bank)

세계은행은 부패를 경제사회 발 을 가로막는 최 의 장애물로 규정하며, 

왜곡된 법규와 제도  기반의 취약성으로 인해 발 이 지체되고 있다고 보고 

효과 인 5가지 반부패 략 요소를 제시하고 있는 바, 정치  책임성의 증

, 시민사회 참여의 강화, 민간부문의 경쟁  분 기 도입, 권력에 한 제

도  통제, 공공부문 리의 증진이 바로 그것이다. 이를 해 세계은행은 

지난 1996년부터 600여개에 달하는 반부패 로그램에 지원해 오고 있으

며, OECD의 기업지배구조 원칙을 용하고, 국제투명성기구와도 공동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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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부패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2004년에는 세계은행 주최로 반부패 련 세미나가 네 차례 개최되었다. 

구체 으로 11월 18일에 ‘국가지원 략(country assistance strategies: 

CAS) 설계에 있어서 부패와 가버 스의 결합’이란 주제로 각 국가의 부패방

지 기구 담당자들과 시민단체, 기업 등과의 력을 통한 부패방지 략방안

에 한 세미나가 개최되었고, 9일에는 ‘라틴 아메리카국가들의 부패와 반부

패 로그램을 통한 교훈’ 등을 주제로 한 세미나가 개최되었다.

2004년 4월의 세계은행 연구소(WBI)의 연구 결과에 따르면  세계

으로 뇌물로 소비되는 비용은 매년 1조 달러 이상이며, 뇌물로 인한 경제  

손실은 개도국의 빈곤과 불평등, 유아사망률을 감소시키는 데 주요 장애가 

되고 있다.

따라서 부패문제를 처리하고 법제를 개선함으로써 장기 으로 국민소득을 

4배까지 증가시킬 수 있고 유아 사망률을 75% 정도 떨어뜨릴 수 있으며, 

부패와 가버 스의 문제를 해결하는 것은 개도국의 경제발 에 상당한 기여

를 할 수 있을 것이라고 주장한다. 컨 , 보츠와나, 칠 , 코스타리카, 슬

로베니아 등의 국가들이 부유한 선진국의 수 으로 부패를 감소시킨 를 볼 

때 국가가 부유해야 부패를 척결할 수 있다는 통상 인 념에는 문제가 있

음을 지 하며, 오히려 좋은 가버 스, 법제도, 부패통제에 한 개선이 1인

당 국민소득 증가에 기여하고 있다는 연구결과를 제시하고 있다.

특히 세계은행은 개발도상국에 만연한 부패를 제거하기 해 경쟁원리의 

도입과 엄정한 법집행이 최선의 방책이라고 제시하고 있다. 즉, 세계은행은 

종  묵인되어왔던 개발도상국 내의 부패를 심각한 문제로 인식하고 반부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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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 하여 심을 집 하 다. 1990년  말 부패가 쇠약해져 가는 경제의 

회복․발 에 방해가 된다는 지 에 세계은행은 돈을 빌리는 국가의 부패 행

를 엄격히 단속하기 시작하 다. 세계은행은 부패척결을 하여 외국 원조 

로그램들을 감사하기 한 내부통제를 강화시켜 부패기업체와 개인에 

한 블랙리스트를 작성하고, 뇌물 수수, 횡령  기타 규칙 반이 있는 경우 

이들과 계약을 하지 못하도록 하는 반부패 로그램을 도입하고 련 부서를 

설치하 다. 한 부패 척결을 하여, 뇌물을 사용하거나 비윤리 인 수단

으로 계약을 확보하는 기업체들을 계약 상에서 제외시키거나, 부패가 만연

한 국가에 해서 출을 거 하거나 그 액수를 감축함으로써 제재를 가하고 

있다.

4. 국제상공회의소(ICC)

1977년 ICC는 ‘ 품갈취와 뇌물수수 척결에 한 보고서’를 발간하여 국

제 상거래에서 투명성을 증진하기 한 각국 정부, 국제기구, 기업들의 노력

을 구하 는데, 동 보고서는 정부와 국제기구에 한 권고사항, 품갈취

와 뇌물수수 척결을 한 행동강령(ICC Rules of Conduct), 동 행동강령

의 이행을 한 상임 원회의 구성  역할에 해 기술하고 있다.

ICC는 1996년과 1999년에 동 보고서를 두 차례 개정하여 각국 정부에 

OECD 뇌물방지 약의 수와 약 이행 권고사항에 한 조속한 실천을 

구하고, 다국 기업의 행동강령과 련하여서는 규율하는 품갈취와 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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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수수의 범 를 확 하고, 기업의 자체 윤리강령 수를 한 메커니즘 마

련을 규정하는 등 기업의 책임을 강화하 다.

행동 강령의 2조에서 제시하고 있는 뇌물 수수 지에 한 내용은 다음

과 같다. (a) 기업은 직․간 으로 뇌물을 제공하거나 증여하지 말아야 하

며, 뇌물 제공에 한 요구를 반드시 거 해야 한다. (b) 기업체들은 (i) 다

른 계약 기 의 직원들에게 계약 의 일부를 돌려주지 말아야 하고, (ii) 공

무원, 기타 계약 기 의 직원, 련자  동업자에게 상환하기 하여 하도

 계약, 구입 주문 는 자문에의 동의와 같은 기타 기술  방법들을 활용

하지 말아야 한다. 

 

5. 세계 세기구(WCO)

제5차 세계 세기구(WCO) 청렴성 소 원회(Integrity Sub-Committee) 

회의가 2005년 3월 7~8일간 벨기에 뤼셀에서 개최되었으며 회의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WCO는  3차 반부패세계포럼(’03년, 서울)의 권고사항인 청렴성 우수 사

례의 종합요약, 청렴성 실천계획 추진상황 등을 보고하면서 이를 극 이행

하기로 하 다. 청렴성 실천계획(’05-’06년)은 WCO 각종 회의시 청렴성 

문제의 이슈화, 국제기구와의 트 십 유지․발 , 개발 국가에 한 기술

지원 강화 등을 내용으로 하고 있다. 한 각국 세 의 업무역량 증진이 청렴성 

향상에 필수 인 요소임을 강조하고, 이를 한 략으로 세 상 강화,  

국제  표  정비, 회원국들간 는 민간기구와의 트 십 구축, 회원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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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 제공자․국제기구들과의 력 강화를 극 으로 추진해 나가기로 합의

하 다.

한 2005년 6월 WCO 총회에서 고 략그룹(HLSG)이 상정한 WCO 

Framework를 승인하 다. WCO Framework는 무역원활화  교역안

을 한 세당국간 국제표 으로, 세 ․세 간, 세 ․민간부문간 력에 

한 표 을 규정하고 있다. 이  세행정의 청렴성과 련된 주요내용을 

보면, 세 당국과 련 정부기 은 피고용인의 청렴성 하 방지 로그램을 

실시하여 청렴성 취약부분 발견  이를 개선하는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는 

‘고용인의 청렴성(Employee Integrity)’을 강조하고 있다. 한 세  서비

스 분야에서 합리  운   투명성 이행에 한 인식 제고와, 청렴성 련

조치 시행  활용․개발․유지 등을 담고 있다.

6. 세청장회의

  

세청장 회의에서도 불법 무역 단속  사  방을 한 력체제 구축

이 지속 으로 논의되고 있다. 2005년 4월 15일 한·몽골 세청장회의에서

도 양국 세청간 제도  력 체제를 구축함으로써 수 등 부정무역에 

한 정보의 원활한 교류로 효율 인 불법 무역 단속  사  방을 한 토

를 구축하기로 합의하는 등, 세계 세기구(WCO)의 청렴성 구축 로그램 

이행을 해 국가간 의를 강화해 나가고 있는 추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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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국제투명성기구(TI)

국제투명성기구(Transparency International: TI)는 부패방지와 련

한 표 인 NGO로서 독일의 베를린에 본부가 치하고 있으며, 단독으로 

업무를 하기보다는 OECD, UN, World Bank, 국제상공회의소 등과 트

가 되어 일한다. 지난 1993년에 발족한 TI는 표 인 민간 감시기구로

서 OECD가 정치 인 이유로 다루지 못하는 역에 이르기까지 효과 인 

감시활동을 벌이고 있다. 

국제투명성기구(TI)는 부패 극복을 한 노력의 일환으로 부패지수 측정

모형의 개발과 그 측정을 통해 각 국의 부패정도를 등 화하여 상호 비교함

으로써 각 국의 반부패 노력을 구하고 있다. 즉, 지난 1995년부터 매년 

국가별 부패인식지수(CPI: Corruption Perceptions Index)를 조사․발

표하고 있는 바, 해를 거듭하면서 평가 상 국가가 늘어나 이제는 CPI 지

수가 국가 체의 부패수 을 나타내는 측정기 으로서의 상을 가지게 되

었다.

이 기 에 의하면, 우리나라의 부패인식지수(CPI)는 10  만 에 1999

년에는 3.8로 조사 상국 99개국  50 , 2000년에는 4.0으로 조사 

상 국가 90개국  48 , 2001년에는 4.2로 91개국  42 , 2002년에는 

4.5로 102개국  40 , 2003년에는 4.3 으로 133개국  50 , 2004

년에는 4.5 으로 146개국  47 , 그리고 2005년에는 5.0으로 159개국 

가운데 40 를 기록하여 반 으로 꾸 히 개선되는 상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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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위 국  가

2005 

CPI 점수

사용된 

서베이 수

1 아이슬란드 9.7 8 78 스리랑카 3.2 7

2 핀란드 9.6 9 수리남 3.2 3

뉴질랜드 9.6 9 83 레바논 3.1 4

4 덴마크 9.5 10 르완다 3.1 3

5 싱가포르 9.4 12 85 도미니카공화국 3 6

6 스웨덴 9.2 10 몽고 3 4

7 스위스 9.1 9 루마니아 3 11

8 노르웨이 8.9 9 88 아르메니아 2.9 4

9 오스트레일리아 8.8 13 베냉 2.9 5

10 오스트리아 8.7 9 보스니아헤르체고비나 2.9 6

11 네덜란드 8.6 9 가봉 2.9 4

영국 8.6 11 인도 2.9 14

13 룩셈부르크 8.5 8 이란 2.9 5

14 캐나다 8.4 11 말리 2.9 8

15 홍콩 8.3 12 몰도바 2.9 5

16 독일 8.2 10 탄자니아 2.9 8

17 미국 7.6 12 97 알제리 2.8 7

18 프랑스 7.5 11 아르헨티나 2.8 10

19 벨기에 7.4 9 마다가스카르 2.8 5

아일랜드 7.4 10 말라위 2.8 7

표3-3          한국의 TI 부패인식지수(CPI) 추이

표3-4            2005년도 TI의 부패인식지수(CP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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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위 국  가
2005 CPI

점수

사용된 

서베이 수
순위 국  가

2005 

CPI 점수

사용된 

서베이 수

21 칠레 7.3 10 모잠비크 2.8 8

일본 7.3 14 세르비아몬테네그로 2.8 7

23 스페인 7 10 103 감비아 2.7 7

24 바베이도스 6.9 3 마케도니아 2.7 7

25 말타 6.6 5 스와질란드 2.7 3

26 포르투갈 6.5 9 예멘 2.7 5

27 에스토니아 6.4 11 107 벨로루시 2.6 5

28 이스라엘 6.3 10 에리트레아 2.6 3

오만 6.3 5 온두라스 2.6 7

30 아랍에미레이트연합 6.2 6 카자흐스탄 2.6 6

31 슬로베니아 6.1 11 니카라과 2.6 7

32 보츠와나 5.9 8 팔레스타인 2.6 3

카타르 5.9 5 우크라이나 2.6 8

대만 5.9 14 베트남 2.6 10

우루과이 5.9 6 잠비아 2.6 7

36 바레인 5.8 6 짐바브웨 2.6 7

37 사이프러스 5.7 5 117 아프가니스탄 2.5 3

요르단 5.7 10 볼리비아 2.5 6

39 말레이시아 5.1 14 에콰도르 2.5 6

40 대한민국 5 12 과테말라 2.5 7

이탈리아 5 9 가이아나 2.5 3

헝가리 5 11 리비아 2.5 4

43 튀니지 4.9 7 네팔 2.5 4

44 리투아니아 4.8 8 필리핀 2.5 13

45 쿠웨이트 4.7 6 우간다 2.5 8

46 남아프리카공화국 4.5 11 126 알바니아 2.4 3

47 체크공화국 4.3 10 니제르 2.4 4

그리스 4.3 9 러시아 2.4 12

나미비아 4.3 8 시에라리온 2.4 3

슬로바키아 4.3 10 130 부룬디 2.3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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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위 국  가
2005 CPI

점수

사용된 

서베이 수
순위 국  가

2005 

CPI 점수

사용된 

서베이 수

51 코스타리카 4.2 7 캄보디아 2.3 4

엘살바도르 4.2 6 콩고공화국 2.3 4

라트비아 4.2 7 그루시아 2.3 6

모리셔스 4.2 6 키르기스스탄 2.3 5

55 불가리아 4 8 파푸아뉴기니 2.3 4

콜롬비아 4 9 베네수엘라 2.3 10

피지 4 3 137 아제르바이잔 2.2 6

세이셸 4 3 카메룬 2.2 6

59 쿠바 3.8 4 에티오피아 2.2 8

태국 3.8 13 인도네시아 2.2 13

트리니다드토바고 3.8 6 이라크 2.2 4

62 벨리즈 3.7 3 라이베리아 2.2 3

브라질 3.7 10 우즈베키스탄 2.2 5

64 자메이카 3.6 6 144 콩고민주공화국 2.1 4

65 가나 3.5 8 케냐 2.1 8

멕시코 3.5 10 파키스탄 2.1 7

파나마 3.5 7 파라과이 2.1 7

페루 3.5 7 소말리아 2.1 3

터키 3.5 11 수단 2.1 5

70 부르키나파소 3.4 3 타지키스탄 2.1 5

크로아티아 3.4 7 151 앙골라 2 5

이집트 3.4 9 152 코트디브아르 1.9 4

레소토 3.4 3 적도기니 1.9 3

폴란드 3.4 11 나이지리아 1.9 9

사우디아라비아 3.4 5 155 아이티 1.8 4

시리아 3.4 5 미얀마 1.8 4

77 라오스 3.3 3 투르크메니스탄 1.8 4

78 중국 3.2 14 158 방글라데시 1.7 7

모로코 3.2 8 차드 1.7 6

세네갈 3.2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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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특히 2005년에는 년도보다 조사 상국이 13개국 추가된 상황에서 국가

별 순 가 7단계 상승하고 조사국  세번째로 높은 개선도(0.5  상승)를 

보이는 등 우리나라의 순 와 수가 크게 상승하 다. 이는 참여정부 이후 

극 으로 추진한 반부패정책에 해 국내외 으로 정 으로 평가하기 

시작한 데 기인하는 것으로 해석될 수 있다.

그러나 이는 우리나라의 GDP나 경제규모와 비교할 때 여 히 수치스러

운 수치로, 아시아에서는 말 이시아보다도 뒤지는 수다. 한 OECD에 

가입한 30개국  22 를 기록하고 있어 우리나라의 경제발  정도에 하는 

국가 청렴도 수 을 향상시키는 노력이 지속 으로 요구된다.

에서 본 바와 같이 국제투명성기구(TI)의 국가별 부패수 에 한 평가

와 순  발표가 그 상국가를 지속 으로 확 해 오면서 각 국의 부패수  

감을 한 법제도 ․정책  노력을 발시키고 있다. 

한편, 국제투명성기구가 2005년 12월 9일 ‘세계 반부패의 날’을 기념하여  

세계 112개 각국 본부와 동시에 발표한 『세계부패바로미터 2005』

(Global Corruption Barometer 2005, 이하 『바로미터』)*에서 국의 

일반국민 1,515명에게 3년 후의 한국사회 부패문제의 망에 해 물은 결

과, ꡒ지 보다 더 부패할 것”(32%) 는 ꡒ그 로일 것”(38%)이라는 의

견이 70%를 차지하 으며 ꡒ좀더 나아질 것”이라는 의견은 24%에 불과했

다(모름 는 무응답은 6%). 

지난 1년동안 가족 구성원  군가가 ꡒ뇌물을  경험이 있는 경우”는 

* 부패인식지수(CPI, Corruption Perceptions Index)가 기업인과 애널리스트 등 경제 분야의 전문가들을 대상으로 정  
치인과 공직자들 사이에 부패가 얼마나 만연되어 있는가에 대한 인식조사라면, 『바로미터』는 이와는 달리 일반 
국민들을 대상으로 각 나라별로 정당으로부터 종교단체에 이르는 15개 분야와 기관에 대한 부패 관련 인식조사이
다. 『바로미터』는 가장 청렴한 1점으로부터 가장 부패한 5점까지의 지수로 분야별 부패 정도를 제시한다. 2003년
에 시작되어 올해로 3년째를 맞고 있는 『바로미터』는 올해 세계 69개국을 조사대상으로 하고 있으며, 한국에서
는 ꡐ한국갤럽ꡑ이 지난 5월 20일 ~ 6월 3일 전국의 1,515명을 대상으로 직접 대면조사를 통해 실시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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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사 상 국민들의  4%로 실제 부패경험은 상 으로 은 것으로 나타

났다.

『바로미터 2005』에 따르면 우리나라에서는 세계의 많은 나라(조사 상 

69개국 가운데 48개국으로 2/3)와 마찬가지로 정당과 의회 등의 정치권이 

가장 부패한 것으로 조사되었다. 정당과 의회는 모두 4.4 으로, 세계 평균

에도 못미치는 수를 받아 국민들의 정치권에 한 불신이 여 함을 보여주

었다. 

그리고 경찰, 사법제도(검찰, 법원), 교육 분야 등이 각각 3.7 에서 3.6

의 좋지 않은 수로 정치권의 뒤를 이어, 이들 분야에 한 국민들의 부

정  인식을 반 하 다. 특히 교육 분야가 받은 3.6 은 세계 평균인 3.0

에 훨씬 못 미치는 매우 조한 성 으로, 교육계 반에 한 국민들의 

따가운 시선을 다시 한 번 느끼게 하여 다. 한 가장 청렴하여야 할 종교

단체가 받은 3.0 은 선진국의 가장 부패한 분야인 정치권이 받은 정도의 

수에 불과하다는 에서 한국 사회의 부끄러운 자화상을 보여주는 한 단면이

라 할 것이다.

표3-5   ｢세계부패 바로미터 2005｣  기관 분야별 부패도 인식조사

구  분   
정

당

의

회

경

찰

사법

제도

조세

기관

기

업

세

관

의

료

언

론

교

육

공익

사업 

등록 

인허가

군

대

N
G
O

종교

단체

대한민국 4.4 4.4 3.7 3.7 3.5 3.5 3.6 3.3 3.5 3.6 2.4 2.4 3.4 2.9 3

세계 평균 4 3.7 3.6 3.5 3.4 3.4 3.3 3.2 3.2 3 3 2.9 2.9 2.8 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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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기타 부패방지 련 국제기구 동향

국제기구의 자 이 차 이든 무상공여의 형태이든 간에 국제기구는 이들 

자원의 효과 인 사용에 심을 기울일 수밖에 없다. 해당국가들이 개 을 

원하든 그 지 않든 국제  지원은 개 을 조건으로 이루어질 수 있으며 행

정개 이나 산  재정 리개 과 같은 투명성제고  부패방지 조치들을 

직  지원하게 된다. 

다국  기업(MNE)이 개발도상국 정부에 미치는 향은 막 하므로 뇌물

을 제공하려는 지 추구 의도를 버리고 공정경쟁의 개  노력에 참여하도

록 만드는 것이 매우 요한 과제로 등장하고 있다. 

음성자 의 흐름을 통제하려는 국제  로그램은 자 의 출처를 추 할 

수 없는 세탁된 자 이 해외에서 거래되는 것을 지함으로써 부패를 막을 

수 있다. 국제  범죄행  통제에 한 력 노력도 부패방지에 기여한다. 

세계은행, 국제통화기 , 유엔개발계획(UNDP), 무원조기구들과 지역개

발은행들 모두 반부패정책을 신 히 모색하고 있다. 이들 기구들은 자체 

로젝트의 투명성을 보장하는 차원을 넘어 보다 근본 인 구조개 을 지향하

고 있다. 민간자본이 세계은행 출의 상당부분을 잠식함에 따라 세계은행 

 지역개발은행들의 제도개 에 한 역할은 커지고 있다. 

UNDP, IMF, 세계은행과 USAID 등은 이미 정부에 한 신뢰제고를 

한 개 에 한 기술  지원을 제공하고 있다. IMF의 구제 융에는 융부

문, 정부와 기업 계간의 부패와 불투명성의 구조개 이 조건이 되고 있다. 

세계은행은 규제기 , 조세행정기 , 사법부  기타 공공기 들의 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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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해 차 을 공여하면서 민 화를 권고하고 있다. 한 기 인 법체제

의 개 , 특정분야에서의 부패동기를 감소시키기 한 실질 인 법개정, 감

시와 법집행의 유기  통합, 공공서비스의 개 , 견제와 균형원리의 강화 등

을 포함한다. 특히 정보의 공개와 산회계과정의 정보화도 주요 내용에 단

골메뉴로 포함된다.  

WTO가 개정한 정부조달 정(Agreement on Government Procurement) 

은 1996년 1월 1일에 시행에 들어갔지만 부분 선진국들인 22개 국가만

이 이 규정을 채택하 다. 조  더 제한된 규정을 개발하여 보다 많은 국가

들이 참여할 수 있도록 효과 인 부패통제에 을 맞출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다. 

국제상공회의소(ICC: International Chamber of Commerce)에서도 

1996년 3월에 이미 회원국들로 하여  국제무역거래에서 뇌물행 를 제한

하기 해 고안된 행동규칙을 채택할 것을 구하 다. 로벌경제에서 부패

방지  투명한 거래는 외부효과가 상당히 크다는 에서 국제 인 공조가 

요하며 외연을 확장하는 것이 효과성을 제고하는 건이라고 단하고 있다.

세계경제포럼(WEF)도 2005.1월 연차총회에서 다국 기업들을 주체로 

하는 ‘뇌물추방을 한 반부패 약’을 채택하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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각 지역협의회명 
중점활동 영역 및 감시대상 주요협약 및 권고안

지역공동체 부속기구

유럽연합

(EU)

EU
부패방지

총국

(OLAF)

유럽내 회원국 및 가입후보국에 대

한 뇌물금지와 부패제재 노력 요구

․ 유럽연합 공무원 또는 유럽연합 회

원국 공무원과 연관된 반부패 협약

․ 경제적 이익을 보호하기 위한 협약

(1995)
․ 남동유럽지역을 위한 반부패 안정

성 조약(Stability Pact for Southeast 
Europe)(1999)

유럽회의(CU)

압력에 의한 부정거래와 민간의 뇌

물을 모두포함

범죄수익의 자금세탁, 수색과 몰수

에 관한 협약(1993)
․ 최초로 민간분야의 뇌물수수를 범

죄로 인정

․ 조약 체결국들이 반부패 국제 협력

과 상호 평가 시스템 도입

․ 유럽지역 14개국들이 본 협약을 비

준한 3개월 후인 2002년부터 실시

부패에 대한 형사법 협약(2002)

․ 민법과 부패, 부패 피해자의 손해 

배상, 공무원의 부패 행위에 대한 

정부의 책임, 기여(조성) 과실, 계약

의 적법성 그리고 부패를 신고한 직

원의 보호와 관련된 문제 취급

부패에 대한 민법 협약(2003)

제3 절  지역별 반부패 동향

1. APEC 반부패･투명성 T/F 회의

한편, 지역주의와 다자주의가 발 하면서 <표 3-6>에서와 같이 세계 각 

지역별 의체를 통한 반부패 노력도 체계 으로 개되고 있다. 이  아시

아․태평양지역은 아･태 경제 력체(APEC)를 심으로 반부패 정책의 공

동 력과 부패척결 노력을 개해 나가고 있다.

표3-6          부패방지를 위한 국제지역협의회의 활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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각 지역협의회명 
중점활동 영역 및 감시대상 주요협약 및 권고안

지역공동체 부속기구

아･태 경제협력체(APEC)
도피처 거절, 범죄인 인도, 부패자산

회복을 위한 아태지역 내 협력 강화

APEC 산티아고 공약, 반부패 행동

계획(2004)

ADB/OECD(아시아개발은행/
경제협력개발기구) 아․태 반

부패회의

․ 아시아-태평양주변 25개 국가들이 

1999년 이래 ADB-OECD 주관으로 

반부패회의 개최

․ 2001년 11월 동경회의에서 아태지역 

17개국 반부패기구 대표들이 부패척

결을 위한 3개 부문(정부․기업․시민)
의 행동지침과 이행계획을 담은 아․
태반부패 행동계획(Action Plan)에 서

명하고 반부패전선에 공조하기로 결

의

아･태 반부패 행동계획(2001)

아프리카지역:
아프리카 세계 연대

(GCA: Global Coalition for 
Africa)

1999년 회원국들에게 반부패 규율을 

채택

중남미지역(OAS)

․ 부패 관련 최초의 국제협정인 중남

미 반부패 협정을 채택

 - 공무원 행동강령의 도입을 규정

 - 부패 척결을 위해 활동하는 시민 

단체의 중요성을 인식

중남미 반부패 협정(1996) 

미주지역
국제적인 부패방지 노력 주도, 미국

반부패 규정과 경쟁법의 역외적용

해외부패행위법(Foreign Corrupt 
Practices Act :FCPA,1977)

아․태지역은 그 역동성에 비춰볼 때 타 지역 력체에 비해 부패수 이 

체로 높은 편이다.  즉, APEC 회원국  30%만이 국제투명성기구(TI)

의 부패인식지수(CPI) 순 에서 상 권에 해당되고 있어 회원국간 투명성 

제고를 통한 무역․투자의 증진을 해 반부패 이슈에 해 공동 력하는 것

은 매우 요하다.

한국의 국가청렴 원회는 2003년 8월 태국 푸켓에서 열린 제3차 APEC 

고 리회의(SOM)  련회의에 참석하여 APEC 내 반부패 논의 정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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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와 부패방지시스템 구축을 통해 회원국들의 국가청렴도와 투명성을 제고

하고, 궁극 으로 아․태지역의 경제성장을 도모하기 해 APEC내 반부패 

회의를 창설할 것을 주장하 다.

2003년 10월 태국 APEC 정상회의에서 회원국의 정상들은 정상선언을 

통해 사회경제 발 에 주요 장애가 되는 부패를 퇴치하기 해 2004년에 구

체 인 국내 조치를 취할 것을 강조한 데 이어, 2004년 칠  산티아고 정상

회의에서는 부패가 선정(Good Governance)과 투자에 큰 이 된다는 

데 공감하고 2005년에 한국에서 APEC 반부패･투명성 심포지엄을 개최하고 

APEC 반부패･투명성 T/F 회의를 창설한다는 내용을 담은「APEC 산티아고 

공약」과 「반부패 행동계획(Course of Action on Fighting Corruption 

and Ensuring Transparency)」을 승인하 다.

2005년 APEC 의장국인 우리나라는ꡒ하나의 공동체를 향한 도 과 변화

(Towards One Community: Meet the Challenge, Make the 

Change)ꡓ를 2005년 APEC 주제로 발표하고 이를 이행하기 한 역 과

제(priorities)  하나로 반부패를 APEC 사상 최 로 주요의제로 선정하

다.  

국가청렴 원회는 2005년 9월 1~2일 서울에서 APEC 반부패․투명성 

심포지엄을 주최하고 반부패 민 력 진, 각국의 성공  부패방지 략 공

유, 회원국의 반부패 능력 배양 등에 한 논의를 이끌었다.

2005년 9월 5~6일 양일간 경주에서 개최된 APEC 반부패․투명성 

T/F 회의(Anti-Corruption & Transparency Task Force)에서는 아․

태지역 내 반부패 이니셔티  능력배양을 한 지원방안과 함께 범죄인 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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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 부패자산 환수  돈세탁방지 분야에서의 상호 력 강화 방안 등이 논의

되었다. 한 UN부패방지 약 이행에 한 각국의 조치사항에 한 정보를 

교환하 다. 

한편, APEC내 유 회의체간 력 강화를 해 무역투자 원회(CTI : 

Committee on Trade and Investment) 의장, APEC기업인자문 원회

(ABAC : APEC Business Advisory Council) 의장이 특별연사로 참석, 

그간의 APEC 내 반부패 투명성 련 활동 내용  계획을 보고하 으며, 

정부조달 문가그룹(GPEG : Government Procurement Experts Group) 

의장도 참석하여 정부조달에 한 의견을 제시하 다. 

동 T/F 회의는 2004년 11월 칠  APEC 정상회의시 채택된 산티아고

공약  반부패 행동계획을 APEC 내 실천 단계로 구체화하는 가교 역할을 

했다는 평가를 받았다. 구체 인 성과는 APEC 고 리회의․합동각료회

의․정상회의에 한 건의문(Deliverables)이 채택되었고, 회원국별 반부

패 사업에 한 연례보고서를 제출하도록 하여 APEC 반부패 행동계획의 집

행력이 확보 가능해졌고, UN, ADB/OECD, 세계은행 등 다른 반부패 추진 

주체와의 반부패 력에 합의하는 한편, UN 부패방지 약 이행을 한 회

원국의 자발  노력과 력을 구함으로써 2005년 9월 약 발효를 한 

비 국가 성원을 달성할 수 있었다. 따라서 이제 아․태지역 반부패당국간 

국제 력이 보다 활성화되고, 조직 ․체계 인 응이 가능하게 된 것이다.

특히, 국가청렴 원회가 APEC 반부패․투명성 심포지엄  T/F 회의

를 주최하고 양 회의에서 주도 인 역할을 수행함으로써 청렴   한국정부

의 반부패투명성 리더십을 국제 으로 과시하는 성과를 거양하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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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아시아개발은행-경제 력개발기구(ADB-OECD) 

반부패회의

APEC 회원국과 그 멤버십은 다르지만 아시아-태평양주변 국가들은 

1999년 이래 ADB-OECD 주 으로 반부패회의를 정기 으로 개최해오고 

있다. 

2001년 11월에 동경에서 열린 제3회  ADB/OECD 아태 반부패 회의에

서 효과 인 반부패 쟁을 해서는 지역  공동노력이 긴요하다는데 의견

을 모아 아･태 반부패 행동계획(Anti-Corruption Action Plan for 

Asia-Pacific)이 채택되었으며 2005년말 재 25개국이 가입되어 있다.

이 행동계획은 부패척결을 한 3개 부문(정부･기업･시민)의 행동지침과 

이행계획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ADB/OECD의 집행계획을 포함한 실행계

획은 법 으로 이행이 강제되지는 않지만 자발 으로 지역의 정부가 심을 

가지고 부패방지정책 개 을 수행하는 데 도움이 되는 표 과 원칙을 담고 

있다. 

구체 으로 각국은 정부･기업･시민사회의 세 기둥 근방법에 따라 단계

이고 구체 인 반부패노력을 경주하기로 하 다. 각국 부패방지 행동계획 

이행 황을 정부부문의 효과성․투명성 제고, 민간부문에서의 뇌물방지  

청렴증진, 민간참여 지원을 심으로 논의하고 국가별 ‘반부패 행동지침’을 

승인하고 이행 상황을 평가함으로써 반부패정책 추진의 효과성을 제고하고 있

다. 행동지침(Pillars of Action)의 주요 내용은 크게 세 가지로 구분된다.

첫째 분야는 정부부문으로 효과 이고 투명한 공공서비스의 발  즉, 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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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한 정부부문의 역량강화이다. 이를 해 정부는 공개성, 형평성, 효율성을 

추구하고, 경쟁력과 청렴성 측면에서 최고수 의 인력을 공무원으로 채용하

기 해 실 주의를 수하도록 권고하고 있다. 이해상충, 공공자원의 정

리  문성을 제고하기 해 윤리강령과 행동지침을 채택한다. 효과 인 

법률 구조, 리 검  감사 차 등을 통해 공공서비스의 투명성과 책임성

을 보장한다. 

둘째 분야는 기업부문으로 뇌물방지 행동의 강화와 기업부문의 청렴성 제

고를 해 효과  사정당국의 사 규제, 조사 그리고 처벌의 강화가 필요하

며 윤리규정을 강화하고 자 세탁방지 법제의 효과 인 집행과 내부통제가 

가능한 기업지배구조의 개선  투명한 회계구조의 정착 등을 통해 국제표

에 기 한 기업의 책임성을 강화한다. 

셋째 부문은 시민참여를 통한 근으로 부패에 한 경각심을 높이고 정

보공개와 참여를 제고하며 NGO의 감시활동을 보호하고 장려하며 반부패 

교육․홍보 로그램을 활성화하고, 내부고발자를 보호한다. 이러한 삼각실

천 략을 추진하기 해 지역의 참여국가들은 공조체제를 구축하고 국제

력에 노력하기로 하 다. 

물론 Action Plan이 아시아-태평양 지역정부의 정책개 에 법  구속력

이 없는 원칙과 표 이지만 이의 실천을 독려하고 지원하기 해 정례화된 

조정그룹회의(Streering Group Meeting)를 통해 각 나라의 정책 우선 순

에 한 자문을 하고 개 과정에 한 평가  조언을 제공하고 있다. 참

여국들은 각 나라의 환경에 합한 반부패 략을 수립하고 매년 조정그룹회

의에서 진도를 검하고 경험을 공유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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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DB와 OECD가 공동으로 사무국의 역할을 맡고 자 지원은 국제기구와 

지역내외의 정부에서 담당하며 자문 원회를 구성하여 국제원조기구와 

Pacific Basin Economic Council(PBEC), Transparency International 

(TI) 등 시민사회  기업부문의 표를 포함시켰다. 

아․태 반부패 회의는 주제별 워크샵으로 구성되는 기 장  회의로 격년 

개최되는 반부패 회의와, 라운드테이블 형태의 실무자  회의로 매년 1～2

회 개최되는 조정그룹회의로 구성되어 있다.

3. 유럽지역 반부패 동향

유럽연합(EU)내 회원국의 부패에 처하는 법률은 ‘유럽연합공무원 는 

유럽연합 회원국 공무원과 연 된 반부패 약’과  ‘경제  이익을 보호하기 

한 약’(1995)이 있다.

반부패에 한 더욱 포 인 정책은 1997년 4월 28일 유럽회의에서 채

택한 조직범죄 척결을 한 행동 방침 내에서 제창된 바, 회원국과 유럽연합

의 차원에서 공공 행정의 투명성을 강화하기 하여 반부패의 포 인 정책

을 개발하고 부패를 포함한 조직범죄의 척결을 한 포 인 략을 수립할 

것을 명시하고 있다.

유럽지역의 반부패 정책사업들은 유럽연합(EU) 부패방지총국(European 

Anti-Fraud Office : OLAF)에 의해 추진되고 있으며 OLAF는 매년 활동

상황에 한 연차보고서를 발간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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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2004년 5월 EU 회원국이 기존 15개국에서 25개국으로 확 됨에 

따라 OLAF는 10개 신규 회원국  3개 가입 후보국과의 력을 보다 강화

하기 한 목 으로 신규 회원국  가입 후보국의 수사원, 정보 문가, 

EU 자  리자, 법률가 등 1,000여명을 상으로 교육 로그램, 세미나, 워

크샵을 실시하는 한편, OLAF 내 29명의 직원을 증원하 다.

아울러 신규회원국  가입 후보국을 상으로 한 정보 확산과 홍보 증진

을 목 으로 ‘OLAF 반부패 커뮤니 이터 네트워크(OAFCN : OLAF 

Anti-Fraud Communicators’ Network)’를 운 하여 각국 수사기 의 

공보   정보 담당 과 OLAF 변인의 정례 인 회합을 통해 련 정보

와 경험을 공유하고 있다.

한 모든 신규 회원국과 가입후보국들은 자국에 반부패조정청(AFCOS: 

Anti-Fraud Co-ordination Service)을 설치하여, EU의 융이익 보호

를 한 법 ‧행정 ‧운  조정업무를 OLAF와 긴 히 력하여 운 함

으로써 부정부패의 소지를 제거해 나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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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 절  국제적 반부패 동향이 주는 교훈

이상 살펴본 부패방지를 한 국제  노력은 부패가 공정한 경쟁을 해

하여 비용을 상승시키며 비효율  자원배분을 유발한다는 국제사회의 인식

과 경험들이 결국 부패행 에 한 제동이 필요하다는 데 합의를 이끌어낼 

수 있게 하 다. 지 까지 살펴본 부패방지의 국제  동향이 주는 교훈은 다

음과 같다.

첫째, 부패방지를 한 사회 각 역의 동참의 요성이다. 부패방지 운동

의 성공을 해서는 일방의 감시나 노력만이 아니라 사회 각 역의 참여를 

통해 력 계 구축(coalition building)이 가장 효과 이라는 공감 를  

형성하 다. 공공 역(public sector)에서는 다수 선량한 공직자들을   

반부패운동의 주체로 나서게 하여 일부 일탈행 자들을 감시하도록 하는   

자율  부패통제 시스템의 구축을 해 노력하며, 동시에 공직사회 체에 

청렴성(integrity)과 투명성(transparency)을 증진시켜 나갈 수 있도록 

자발  노력을 독려하는 추세이다. 

기업 역(private sector)에서는 투명성 증진과 윤리경 의 실천을 통

해서 기업의 거버 스(corporate governance)를 개선하려는 노력의 요

성을 강조하며, 반부패 운동의 요한 기여자로 변모하기 한 노력이 필요

함을 강조하 다. 언론, 시민단체 등 시민사회(civil society)가 이른바 제3

섹터로서의 부패방지운동을 한 역할을 함께 담당하는 것이 보다 효율 이

라는 에 공감 를 형성하 다. 특히, 시민참여를 통한 근으로 부패에 

한 경각심을 높이고 정보공개와 참여를 제고하며 NGO의 감시활동을 보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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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고 장려하며 반부패 교육․홍보 로그램 활성화, 내부고발자 보호를 강조

한다. 

둘째, 부패의 양방향성에 주목하고 있다. 공직자들을 통제하는 것만으로 

부패를 억제하기 어렵다는 에 공감 를 이루고 ‘주는 부패’의 주된 역할자

인 기업들이나 일반 국민들의 부패방지 운동 참여를 강조하고 있다. 이제 부

패의 개념 확 가 이루어지면서 ꡔ뇌물 수수=범죄ꡕ 라는 등식이 성립되고 있

는 상황이고, 부패가 공직자의 받는 행 뿐만 아니라 기업이나 국민 등의 주

는 행  한 통제되어야 할 상이며 반부패를 향한 사기업이나 일반인들의 

참여를 독려한다는 에 공감 를 형성하 다.

셋째, 부패의 방을 한 시스템 개선과 교육의 요성 강조이다. 공직사

회의 책무성(accountability)을 강화시키고 이해상충(conflict of interests)

을 회피하는 것을 공직자들의 반부패 운동의 기본 출발 으로 삼고 교육과 

실천의 과제로 삼도록 독려하고 있다. 부패 사안의 발과 처벌 등 법집행

(law enforcement) 뿐만 아니라 기본 으로 부패를 방하기 한 시스템 

개선을 추진하고 있다. 과거 발･처벌 기능에 집 하던 방식에서 벗어나 

방과 교육, 력체계 구축 등에 이 보다 많은 산과 인력을 투입하고 있

다. 사회 구성원들의 의식에 깊이 뿌리박고 있는 부패친화  요소들을 찾아

내어 이를 극복하고 반부패 사회문화를 형성해 나가기 한 유연하고도 장기

인 반부패 근방법들을 시한다.

넷째, 계속 인 이행심사와 후속조치에 하여 확실한 비가 필요하다. 

OECD 뇌물방지 약은 약의 체결로 완결된 사항이 아니라 지  재도 

철 한 이행을 요구받고 있다는 을 유의해야 한다. 아울러 UN 부패방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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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의 이행을 한 국제  공조체계가 UN뿐만 아니라 APEC, WTO, 세

계 세기구(WCO) 등 국제기구들을 통해 개되고 있어 이에 한 치 한 

책과 련 법제도의 정비가 시 히 요청되고 있다.

다섯째, 부패문제에 있어 국제무 에서 선구 인 변화 담당자(Change 

Agents)의 역할이 모색되어야 한다. 부패문제는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그 

요성에 한 공감을 얻으면서 국제 으로 확 되고 있는 실정이다. 특히 

부패의 개념  범 가 확 되는 추세에 있다. 주는 부패에서 받는 부패까지, 

공직에 국한된 부패에서 민간부문까지 포 한 부패, 그리고 정부부터 시민단

체까지 여하는 폭넓은 부패의 개념이 정립되고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부패한 사회보다 투명하고 공정한 경쟁이 보장되는 사회

가 더 효율 이라는 것을 경험하고 그에 공감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나라의 

이해를 해서 반부패 국제 약들을 극 활용하는 것이 긴요하다. 를 들

어, 국내  이해 계로 인하여 변화가 지지부진한 부문에 해 국제  압력

을 히 이용함으로써 개선을 이룩해 내는 새로운 기회로 만들어내는 지혜

가 필요하다. 

그러므로 향후에는 우리가 더욱 극 이고 진취 인 자세로 부패문제에 

처함으로써 국내뿐만 아니라 국제사회에서도 변화를 창도하고 주도하는 

선구 인 변화 창조자로서 당당히 자리매김할 수 있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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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 절  정부기관 부패방지 주요 시책

1.「보조사업비 카드 리시스템」도입․운 (문화 부)

  - 보조사업의 투명성․효율성 확보를 한 제도개선 -

가. 추진배경

문화 부 산(기  포함)의 31%(’05년도 총6,600여억원)가 민간에 

한 보조 으로 편성되어 매년 다양한 사업을 보조함에 따라 보조 의 사업

목 외 사용, 정산 부 정 등 보조  사업 련 감사원 감사 등의 지 사항이 

빈발하 다.  

        ※ 보조금 사업관련 감사원 및 자체감사 지적(‘03~’05) : 12건

문화 부에서는 이의 개선을 하여 1단계로「국고보조  리개선」

을 ‘04년 “부패방지 핵심추진 과제”로 선정․추진하여 보조 의 기본 인 운

용 차와 방법, 사안별 검토사항을 체계화한「보조  리업무 편람」을 발

간한 바 있으며, 2단계로 보조  집행의 투명성을 확보하고 부패개연성과 보

조사업자의 사업 목 외 사용의 원천차단  정산업무를 간소화할 수 있는 

자  리시스템인 「보조사업비 카드 리시스템 구축」을 ‘05년 “부패유

발분야 제도개선 과제”로 선정하고 담 T/F 을 구성(장  특별지시), 과

제를 추진하여「보조사업비 카드 리시스템」을 구축․시범운  이며, 

’06.1.·1부터 본격 가동할 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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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보조사업 관리․운영에 대한 문제점 진단

(1) 보조사업 관리대상 과다 

매년 부 산의 30%수 에 달하는 민간경상보조 을 36개 주요 민간단체

의 2,100여개 사업(재보조사업 포함)에 지원함에 따라 보조  정산시 각종 

증빙서 제출  확인에 따른 담당공무원과 보조사업자의 정산업무가 과

(불필요한 행정비용 증가)하여 세부 인 리에 한계가 있었다.

(2) 투명하고 체계적인 보조사업 관리 미흡

한 오 라인상의 보조  리체계는 사업비 집행실 에 한 수시 검 등 

체계  리가 곤란하고  집행액에 한 간이세 계산서 등 련 자료에 

한 확인이 어려운  등 보조사업에 한 투명성 확보가 미흡한 실정이었다.

다. 개선내용(「보조사업비 카드관리시스템」구축․운영)

(1) 시스템 개요 

「보조사업비 카드 리시스템」(이하 “시스템”이라 한다)은 문화 부가 

민간  민간단체의 보조사업자에게 지원하는 경상보조 (기  포함)에 

하여 신용카드 사용을 의무화하고, 이에 한 사용내역 등을 조회, 검색함으

로써 보조사업자의 사업비 사용 황을 종합 으로 리, 감독할 수 있는 

자  리시스템이다. 

         ※ 다만, 우리부 산하 공직유관단체(21개)에서는 보조금 중 업무추진비 집행시 법인카드 
사용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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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시스템의 추진체계는 운 방향을 확정하고 총 ․조정하는 문화 부

와 시스템을 개발하고 기술 인 운 리를 담당하는 담카드사, 보조  집

행내역 등을 시스템에 직  입력하는 보조사업자(단체)로 크게 분류할 수 있

다. 시스템 운 상의 추진체계와 주요내용, 운 차를 간략하게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추진체계>

    ◦ 보조  교부기 (문화 부)

      - 민간보조사업에 한 정 한 장조사  다각 인 문제  검토 

분석후 사업비 리시스템 운 방향 확정

           ※ 내․외부 전문가로 전담과제팀(20명) 구성, 시스템 구축․운영에 따른 제반사항 검토  

      - 시스템 개발․구축  운 리 담카드사 선정

      - 시스템 구축을 한 보조사업비 산집행 세목체계 정립

      - 시스템 총 조정  리, 모니터링, 정산확정 등

    ◦ 담카드사

      - 시스템 개발․구축  운 리(소요 산 카드사 부담)

      - 보조 리용 카드발   보조사업비 사용  운 에 한 통계

자료의 작성  제출

      - 기타 정산자료(사업비카드 사용내역서) 제공, 카드사용자 교육지원,

시스템 운 상 민원처리 등

    ◦ 보조사업자(단체)

      - 시스템 보조사업비 산집행 세목체계에 의한 산집행계획 작성․

우리부에 제출, 승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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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담카드사에 보조사업별 사업비카드 발  신청

      - 산집행계획에 의한 사업비 집행 후 그 집행내역을 시스템에  입

력  정산 등

<주요 내용>

    ◦ 사업비카드 사용 상 산과목 확 (3개 과목⇒ 12개 과목)

      - 행 업무추진비 등 3개 산과목에 해 공직유 단체에서 법인

카드를 사용하 으나, 인건비성 경비 등 계좌입 이 불가피한 사

업비 이외의 모든 산은 신용(법인)카드로 집행하고, 그 내역을 

시스템에 입력토록 개선  

        ▸ 카드사용  상 산과목(일반수용비 등 12개 과목) 

           일반수용비(사례  등 인건비성 경비 제외), 공공요 , 특근

매식비, 임차료, 연료비, 시설장비유지비(용역에 따른 인건비

성 경비 제외)재료비, 기타여비, 업무추진비, 시설비(각종 수

선비  시설부 경비), 자산취득비  

    ◦ 사업비카드 사용 상 단체  사업 확 (21개 단체⇒ 36개 단체)

      - 사업비카드 사용 상 단체를 행 1차 보조사업의 업무추진비 등

에 법인카드를 사용하는 공직유 단체와 10억원 이상을 보조하

는 36개 단체로 하고 동 단체의 재보조 사업까지 포함,  2,100

여건의 사업에 카드사용 확 용 

    ◦ 실시간 모니터링 실시, 목 외 집행여부  사업추진 상황 등 수시

검

    ◦ 정산자료를 카드사용내역서 등 시스템상의 출력자료로 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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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영절차>

시범운영단체(4개) 시스템 매칭 시범운영

- 시스템 지속 보완(’05.10~12월)

 

 시스템 운영지침(훈령) 및 매뉴얼 

제작․배포(’05.12월중)

 36개 단체 본격 운영(’06.1월)

(2) 민․관 전담 T/F팀에 의한 과제추진

문화 부에서는 먼  시스템의 구축․운 을 한 기본추진계획을 수립

(‘05.3.3, 장 결재)하고, 각 실․국 보조사업담당자와 사업분야별 시범운

 단체로 선정된 한국문화 술 원회, 한국 공사, 한국게임산업개발원, 

한국문화콘텐츠진흥원 등 사업 분야별 주요 4개 단체의 산․회계 리자

로 구성된「보조사업비 리시스템 구축 T/F」(이하 “T/F”라 한다)를 구성

(20명,’05.4.7)․운 하 으며, 이 T/F에서는 워크   회의(총 11회)를 

통해 자시스템 구축에 필요한 산의 목/세목체계 토의․확정, 보조사업

비 카드도안 결정, 시스템 운 지침시안 마련 , 기화면 구성 검토 등 장

에 합한 시스템 구축에 추 인 역할을 담당하 는데 이는 보조 을 교부

해 주는 치에 있는 앙 서의 담당공무원과 민간보조사업단체의 계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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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진지한 토론과 의견수렴, 상호 력을 통해 부패 취약업무에 한 제도개

선을 이루어 냈다는 에서도 큰 의의를 지닌다 하겠다.

(3) 철저한 점검과 피드백을 통한 현장 맞춤형 시스템 구축

T/F구성에 이어 공고를 거쳐 담카드사(LG카드)를 선정(‘05.4.12~5.4)

하고 시스템 시행에 한 업무 약을 체결(’05.5.20)하 으며, T/F 장(문

화 부 경리부서 담당자)과 담카드사 문가 은  T/F에서 토의되는 내

용을 지속 으로 검토․반 하면서 시범운 단체의 시스템 매칭 장을 수

시로 방문(5회)하여 시스템 DB구축  코딩작업을 완료(‘5.9.30)하 으며, 

3개월여의 시범운  시스템 운 (’05.10.4~12.31)기간 동안 치 한 

검․보완과정을 거쳐 ‘06.1.1부터 본격가동을 앞두고 있다. 

(4) 시스템 실행력 확보

한편, 문화 부에서는 본격 가동 시스템이 원활하게 운 될 수 있도록 

각 실․국 보조사업담당자  보조사업단체에 한 사 교육을 실시(4회)하

으며, 「보조사업비 카드 리시스템 운 지침」을 제정(문화 부훈령 

제155호/‘05.12.28)하여 제도  기반구축을 마무리 하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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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 기대효과 

(1) 보조금 교부기관(중앙행정기관)

보조  교부기 은「보조사업비 카드 리시스템」의 구축․운 으로 사

업비 집행의 실시간 모니터링, 유흥업소 근원차단 등의 장치가 마련됨에 따

라 보조사업자가 보조 을 자의  사용하거나 목 외 용도로 사용할 수 있는 

개연성을 원천 으로 차단하여 보조사업의 투명성을 확보하고, 비목별 집행

계획에 의한 사업비카드 사용  시스템상의 출력 내역서에 의한 정산처리로 

행정업무를 간소화하며, 보조사업의 산화 리  통계산출로 사업추진 상

황 수시 검, 종합  분석 등의 체계 인 보조사업 리로 효율성  사업성

과를 획기 으로 높일 수 있을 것으로 망된다.

(2) 보조사업자(단체)

보조사업자(단체)는 정산시 증빙자료 간소화로 사업 리 비용을 감하고 

보조  산집행에 한 시스템상의 리로 보다 체계 인 사업운 을 이룰 

것으로 기 된다.

         ※ 붙임 : 문화관광부 보조사업비 관리시스템 웹사이트 주소 

                : http://card.mct.go.kr/접속화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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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붙임〕
<초기접속화면>

<로그인 후 화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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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소기업 컨설 지원사업 부패방지 

제도개선( 소기업청) 

가. 개  요

1999년 IMF로 소기업들이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을 때, 소기업청에

서는 소기업의 경 신과 생산성 제고 등 경쟁력 강화를 하여 컨설  

지원사업을 시작하 다.

’99년부터 ’04년까지 약 6,700여 소기업에게 165억원의 산을 지원

하여 경 컨설 을 활용할 수 있도록 하는 한편, 국내 컨설  산업의 기반을 

강화하기 한 노력을 기울여 왔다.

컨설 이란 타산업의 지식집약화 확산  고부가가치 창출에 직 인 역

할을 하는 지식산업이며, 문인력이 부족한 소기업에게는 참으로 필요한 

서비스라고 아니할 수 없었으나, 이를 정부정책으로 해결하는 과정에는 세가

지의 난 이 있었다.

소기업은 경 반에 걸쳐 컨설 이 필요하나, 자   인력 부족으로 

이를 자체 해결하기에 역부족이므로 정부의 지원이 실하다. 그러나, 과거 

컨설  지원사업에서의 부실컨설 과 도덕  해이라는 문제 은 소기업에

게 컨설 의 효용성에 한 불신을 가져오게 되었고, 컨설  성공사례가 빈

약함으로서 소기업에게 과연 컨설 이 필요한 것인가라는 의문을 제기하

도록 하는 원인이 되었다.

한 정책수혜자의 도덕  해이, 소기업의 컨설  필요성에 한 부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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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식과 부실한 컨설 의 배출은, 정부사업이 성공하는데 가장 큰 걸림돌

이 되며, 건실한 시장발 을 해하는 가장 큰 요인으로 작용하여 왔다. 

한, 국내에는 약 30여개의 세계 인 컨설 사가 진출하여 활동하고 있

으며, 국내시장 유율은 30%를 상회하고 있다. 반면, 외국계 컨설 사에 

응할 국내 컨설 사는 매우 세한 수 으로 아직 성장동력을 갖추지 못한 

단계에 있기에, 이러한 상황에서, 외국계 형 컨설 사들은 우수한 인 자

원, 축 된 노하우, 풍부한 DB를 활용하여 국내 컨설 시장의 노른자 를 

독식하고 있어 국내기업의 핵심정보 해외유출 우려와 막 한 국부가 빠져나

가고 있어 시 한 책이 요구 되었다.

이러한 문제인식의 과정에서 과거 지원사업을 검토․분석한 결과 공 자 

주의 컨설  지원사업은 소기업에게 , 시간  불편을 래하고 있

었다는 이 발견되었다. 정부  사업수행기 에서 컨설 사를 소기업에

게 배정하는 방식으로 운 되어 공 자의 역할에 따라 사업 로커들이 등장

하여 부패 유발요인을 제공하고 있었다. 지원 차가 복잡하여 소기업을 지

원 상으로 선정하는 데에 지원신청 후 80일 이상이 소요되고 자료제출 등

을 하여 수비용, 이동비용 등이 과다하게 발생하고 있었다. 한 주 기

마다 별도의 평가 을 운 함으로서 선정  완료평가 등 사업 리에 소요

되는 간 비가 과다하게 지출되고 있었다.

기존 컨설  지원사업에 한 문제를 분석하는 과정에서 소기업의 경쟁

력 강화를 해 필수 인 컨설 을 어떻게 확산하고, 정책수혜자의 도덕  

해이 방지  근 , 경쟁력이 떨어지는 우리나라 컨설  산업의 육성 등 이

러한 문제인식을 바탕으로 소기업청은 공 자 주의 시스템을 수요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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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의 컨설  지원사업을 획기 으로 개선하게 되었다.

나. e-쿠폰과 온라인업무시스템의 구축

평가점검단e-쿠폰

수요자 중심의 지원체계 마련

중소기업경쟁력 강화

컨설팅산업 육성

컨설팅 지원사업 신뢰 회복

온라인 업무시스템

☞ e-쿠폰

     소기업청에서 도입한 쿠폰제 지원방식은 쿠폰을 실제로 발행하는 

것이 아니라 온라인 상에서 주문하고 발행되는 e-쿠폰 방식이다.  

유가증권식 쿠폰을 발행하 을 경우 소기업이 가에 구입한 쿠폰

을 다른 기업이나 로커에게 싸게 팔아 이득을 챙기는 사례를 방지

하기 하여 수요자가 먼  업체부담 을 납부하고 쿠폰을 구입한 

후 수요자의 능력과 필요에 따라 계약체결시에 쿠폰을 활용하게 하

는 제도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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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화면에서 보여질 쿠폰 (예시)

    

클릭하면 업체부담금과 정부지원금 내역 확인 가능

클릭하면 사용내역을 확인 가능

클릭하면 발행차수별 발행금액 조회

☞ 온라인 업무시스템

     쿠폰제 방식을 도입하면서 수요자의 편의성을 증 하기 하여 온라

인 업무시스템을 동시에 추진하 다. 온라인 업무시스템은 지원신청

에서 완료보고에 이르는 체 업무 로세스를 웹사이트를 통해 처리

하는 것으로, 문서발생을 최소화하기 하여 자문서에 의한 계약

과 보고, 승인을 채택하 으며, 재의 진행상황을 수요자, 공 자, 

주 기  등 사업에 계된 모든 당사자가 수시로 열람할 수 있는 제

도이다.

온라인시스템을 운 하게 되면서 수요자는 과거 서류제출 등을 하여 주

기 을 방문하거나, 우편으로 서류제출하는 일이 필요없게 되었으며, 황

악을 하여 주 기 에 화로 문의하는 신 웹사이트를 통해 재의 진

행상황과 컨설 사로부터의 보고서 수 등을 실시할 수 있게 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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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컨설팅사 POOL 공개 

     한 소기업은 컨설 사에 한 충분한 정보입수와 객 인 평가

자료를 통해 자사에 합한 컨설 사를 선택할 수 있게 되었다. 온라

인 업무시스템에서는 일정한 자격요건을 갖춘 컨설 사를 상으로 

컨설 POOL을 구성하고 웹사이트에서 각 컨설 사의 과거 수행실

, 인 구성 등을 검색토록 함으로서 소기업의 선택의 폭을 확

하 으며, 동시에 컨설 사의 등 평가를 도입하여 과거 수행실 에 

한 객 인 정보를 제공하여 소기업이 컨설 사 선정시의 잣

로 활용토록 하 다.

다. 투명한 시장질서 확립을 위한 평가점검단 운영

☞ 컨설팅 시장의 파수꾼 “평가점검단”
     컨설  수행의 충실성과 부정행  발을 주요업무로 하는 평가 검

단은 지원 상업체의 선정평가, 컨설  수행과정의 간 검, 컨설

 결과에 한 완료 검과 컨설  등 평가를 수행하며, ‘05년에 

170여건의 부정행 를 단속ㆍ시정조치를 취하여, 국고의 낭비를 방

지한바 있다. 평가 검단에 해서는, 검의 독립성 보장과 운 의 

행을 방지하기 하여, 주 기 과는 별도로 운 조직을 두게 하

으며, 지방 소기업청과 상호 견제ㆍ보완의 치에 놓이게 하 다.

☞ 컨설팅 등급평가

        컨설  결과에 한 등 평가는 컨설턴트의 수행능력  충실성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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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객 인 잣 를 제공하는 것으로, 실수요자인 소기업에게 

공개하게 됨에 따라, 컨설턴트 상호간의 선의의 경쟁을 유도하여, 

컨설  수행의 성실성을 자극하는 계기가 되었다.

▪ 중간점검, 완료평가 및 만족도 조사 결과를 합산

▪ 6개월 후 성과평가 및 전문교육수료 실적을 반영

▪ 등급평가결과 웹사이트에 공개하여 중소기업에게 정보 제공

라. 새로운 제도의 성과

쿠폰제에 의한 지원방식은 소기업이 자사의 부담능력에 맞는 쿠폰을 구

입토록 하고, 업체부담 을 선 납부한 후, 필요한 만큼 사용하고 남은 쿠폰

은 환불토록 하여 수요자인 소기업의 의사결정에 자율성과 유연성을 제공

하 다.

< 프로세스 개선사항 비교 >

기 존(off-line)

→

개 선(on-line)

지원신청 지원신청 및 자가진단

컨설팅사 배정 쿠폰 구입

계약 체결 컨설팅사 선택

업체부담금 납부 계약 체결

컨설팅 수행 컨설팅 수행

컨설팅 등급평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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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라인 업무시스템은 소기업의 지원신청부터 최종 완료까지웹사이트상

에서 처리함으로써 문서발생의 여지를 남기지 않았다. 이는 컨설  업무 1건

당 약 300매이상 문서 미작성, 65일 이상 시간과 약 6.3억원의 비용 등 

감 효과를 갖게 되었으며, 자문서화로 축 된 풍부한 DB는 향후 정책개발

이나 제도개선, 산업발 연구를 한 귀 한 자료로서 사용될 정이다. 평

가 검단은 온라인 업무시스템의 자료를 바탕으로 컨설  수행과정에 한 

문가  평가를 수행함으로서 컨설  충실화와 우수사례 발굴의 선 장이 

되고 있으며, 검에 외부 문가를 활용할 경우와 비교하여 약 3.7억원의 사

업운 경비 감효과를 나타내고 있다.

기타 수요자입장에서는 과거 80일이상 걸리던 지원업체 선정기간이 15일 

이내로 어들었고, 컨설 사의 경우에도 참여신청, 계약서 제출, 보고서 제

출 등을 온라인에서 수행함으로서 업체방문에 소요되는 시간과 비용을 50%

이상 일 수 있게 되어 체 으로 약 21.4억원의 비용 감이 이루어졌다.

▪ 신청서, 보고서 등 약 300매 분량의 서류 제거

▪ 지원신청에서 컨설팅 착수 소요기간 단축 : 80일 --> 15일

▪ 중소기업, 컨설팅사 등의 비용절감 : 21.4억원

▪ 정부․주관기관 등의 인원절감 : 41.4명

제도개선의 정량적 효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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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 제도개선을 성공으로 이끈 요인

소기업청에게 있어 수요자인 소기업은 존재의 이유이다. 그러기에, 

쿠폰제경 컨설 은 수요자의 편의성, 자율성을 주안 으로 하 으며, 특히 

수요자에게 실질 인 지원성과가 가시화될 수 있는 제도개선에 착안하 다. 

쿠폰제, 온라인 업무시스템, 평가 검단은 모두 어떻게 하면 수요자인 소

기업의 컨설  효과를 극 화할 것인가라는 명제에서 출발한 것이었다. 

수요자 심의 사고가 단지 수요자의 편리성을 제고하는 것이라면, 수요

자로부터 극 인 호응을 이끌어 낼 수 없을 것이다. 쿠폰제 경 컨설 은 

충실한 내용의 컨설 이 이루어 질 수 있는 여건과 제도를 조성하는 데에 궁

극 인 목표를 두었으며, 그러기에, 선정부터 완료평가에 이르기까지 최소 3

회 이상의 검과 평가가 이루어지도록 하 다.

권역별 국 순회설명회, 기자 리핑, 온라인 업무시스템 시연회 등 언론

매체를 통한 수십차례 홍보와, 국 14개 교육기 에서 시행된 CEO경

신아카데미에서의 1,300여 교육생에게 실시한 ‘컨설 의 필요성과 활용방

안’에 한 강좌 등 사업 안내는 컨설 에 한 심을 유도하는 가속제 역할

을 하 다.

이러한 상황은 결국, 국정방송(K-TV)에서 동 사업을 촬 하여 “ 신코리

아”(‘05. 9.16, 20분), “KDI와 함께하는 나라경제”『이슈 그리고 사람』

(‘05. 10.26, 20분)에서 방송을 하 고, SBS-TV ( 장진단 이것이 살길

이다)로 하여  쿠폰제컨설 사업과 우수 컨설 사례를 소개하는 정규 로

그램을 제작ㆍ방 토록하기에까지 이르게 되었다.

그리고, 수요자 심의 지원과 투명성 제고를 한 노력에 여러 정부부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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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서도 높은 심과 호응을 보여주고 있으며, 신을 한 벤치마킹의 상

이 되고 있다. 

① 국가청렴위원회(구 부패방지위원회) 개선과제 선정

       ※ 우수개선 사업과제로 국무총리상 수상 

② 2005년도 정부업무 상반기 평가 주요정책 우수사례 선정

③ 2005년도 상반기 중기청 자체 사업평가 우수사례 선정

④ 중소기업특별위원회 정책형성 우수사례 선정

⑤ 기획예산처의 예산지원방식 우수사업 선정

⑥ 재정경제부 국가정책 이슈화 사업 선정

⑦ 행자부 2005년도 정부혁신 우수과제 선정

⑧ 국정감사시 국회의원 사업 투명성 및 편리성 칭찬

소기업청은 여러 부처의 높은 심에 부응하여 쿠폰제 컨설 사업을 투

명하고 내실있는 정부지원사업의 표사례로 계속 발 시켜 나갈 계획이다.

바. 향후계획 

2005년에 소기업청에서는 수요자 심의 지원과 지원시스템 개선을 통

해 소기업과 컨설턴트의 의식개선, 업무 로세스 단축  투명성 제고에 

있어 많은 성과를 거두었다. 고정 념과 기존 행의 항을 극복하 지만 

아직 갈 길이 많이 남아 있다. 

아직도 과거 지원사업의 좋지 않은 행과 구태에서 벗어나지 못한 수요

자와 공 자가 상존하고 있다. 지원사업의 투명성을 제고하고, 컨설  산업

의 육성을 한 첩경은 내실있는 컨설 을 통해 우수한 컨설  사례가 쏟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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져 나와 소기업의 정  인식이 확산되는 것이다. 

소기업인들의 입을 통해 컨설 의 효과와 성과에 한 좋은 이야기들이 

되는 것이 가장 바람직한 일이다.

소기업청은 앞으로 기존 제도의 정착과 더불어 “내실있는 컨설 ”의 실

에 최 한의 노력을 기울여 소기업의 경쟁력 강화와 컨설  산업발 을 

한 기름진 토양을 가꾸어 나갈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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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 절  정부투자기관 부패방지 우수사례

1. ｢청렴-HACCP제도｣로 부조리 발생 사 차단 

(한국농 공사)

가. 추진 개요

(1) 도입 배경

기존의 부조리방지 책이 발․처벌 주의 사후통제 심으로 운 됨에 

따라 부조리 발생에 한 사 방시스템 미비하 고, 개별, 사안별 근방

법에 따라 사업 추진과정 반에 한 종합분석과 효과 인 개선 책 마련에 

한계가 있어 그간의 지속 인 부패방지 노력에도 불구하고 아직도 우리공사

에 행 인 부조리가 남아 있는 실정이었다.

  

     

ꋪ「청렴-HACCP제도」기본방향 정립(1.24)

ꋪ 세부 추진계획 및 로드맵 수립(3.2)

   * 청렴-HACCP 추진 T/F 구성․운영 : 감사실장외 14인

ꋪ 분야별 HACCP 관리기준 마련(3.~5월) : 6개분야

ꋪ 전산관리시스템 개발(3.~6월)

ꋪ 제도 시행(6월~)

현행 부패방지시스템의 근본적인 혁신 필요

추진 경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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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도입 목적

公社의 사업 는 업무의 추진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부조리요인을 

HACCP시스템을 통하여 사 에 분석․제거하여 부조리의 획기 인 감축을 

도모하고, 자주․창의 인 부조리방지시스템을 마련하여 정부의 반부패 시

책에 극 부응, 청렴공기업으로서의 외신뢰도  경쟁력을 제고하기 한 

목 으로 도입되었다.  

     

(3)「청렴 - HACCP제도」의 개요

(가) 개 념

「청렴-HACCP」(해썹)이란 "Hazard Analysis Critical Control 

Points"의 머리 자로서, 工事나 업무의 추진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각종 

부조리요인을 체계 인 방법에 의하여 사  검을 통하여 발굴, 제거하는 "

부조리요인 리기 "으로 통칭할 수 있다. 

   ☞ 식품 생상의 危害발생을 사 에 방하기 한 과학 인 생 리

기법인 HACCP제도를 참고하여 우리공사의 실정에 맞는 부조리

리시스템을 창의 으로 개발

       * HACCP제도 주요내용 : 참고 1

따라서「청렴- HACCP」이란 사업의 계획단계부터 설계, 계약, 시공, 검

사, 공, 지 , 사후 리 등  과정의 각 단계에서 발생할 우려가 있는 

부조리요인을 규명하고, 이를 으로 리하기 한 핵심 리 을 설정

하여 체계 인 리로 부조리의 방과 사업의 질(Quality)을 향상시키기 

일류 공기업으로 도약을 위한 청렴기반 구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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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효과 인 부조리 리체계이다.

< 참고 1 > HACCP(식품위해요소중점관리기준) 제도

HACCP이란 식품의 원재료 생산에서부터 제조, 가공, 보존, 유통단계를 

거쳐 최종 소비자가 섭취하기 까지의 각 단계에서 발생할 우려가 있는 

해요소를 규명하고, 이를 으로 리하기 한 요 리 을 결정하여 

체계 이고 효율 인 리로 식품의 안 성(safety)을 확보하기 한 과학

인 생 리체계임

 ☞ 농림부는 ’98년에 축산물 해요소 리기 을 제정하여 ‘03년 7월

까지 국의 모든 도축장에 HACCP을 의무 용토록 하 으며, 축산

물 가공품의 경우 자율 으로 HACCP을 용토록하고 있음

표 4-1                   HACCP제도 비교 

구 분
청렴-HACCP

(부조리중점관리기준)

HACCP

(식품위해요소중점관리기준)

목 적 사업(업무) 관련 부조리 예방 및 제거 식품의 안전성(safety) 확보

관리대상

사업(업무)의 계획단계부터 설계, 계

약, 시공, 검사, 준공, 대금지급,
사후관리 등 전 과정의 각 단계에서

발생할 우려가 있는 부조리요인

식품의 원재료 생산에서부터 제조,
가공, 보존, 유통단계를 거쳐 최종

소비자가 섭취하기 전까지의 각 단계

에서 발생할 우려가 있는 위해요소

발생위해
금품/향응수수, 규정 위배, 불법행위,
업무 변칙처리, 제품 하자 등

병원균, 오염, 이물질 등

인증여부
없 음

(부조리내부통제시스템)

국제식품규격위원회의 HACCP 지침에 

따라 제3자 인증기관이 평가하여 인증

  * 도축장은 국립수의과학검역원, 육가공

품은 식품의약품안전청에서 HACCP 
업체 지정

시행사례
없 음

(신규제도)

전국의 모든 도축장에 의무적용

축산물 가공품은 자율적용

 * 축산물가공처리법 및 동 시행령에 

규정(농림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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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관리 절차(7원칙)

(4) 기본 방향

(가) 부조리방지시스템 패러다임의 전환

행 부조리 리는 샘 조사 는 최종제품에 한 사후검사 등으로 인

하여 부조리를 방하는 데는 한계가 있으므로 사업추진 반에 한 방

, 체계 인 부조리 리시스템을 구축하는 것이다.

그림 6-1         HACCP과 기존 부조리관리방식의 비교

현행 관리체계 HACCP 관리체계

특    징 사후통제 중심 사전예방 중심

관리대상 최종 제품  사업 주요시행단계

관리방식 제품에 대한 사후조사 시행단계별 사전관리

관리목표 부조리 발생 최소화 부조리 발생소지 사전 차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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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公社의 실정에 맞는 자주적인 부조리관리시스템 구축

공사의 사업특성, 부조리 유형 등을 반 으로 검토하여 우리 공사의 여

건에 가장 합한 부조리 리시스템을 구축하는 것이다.

(5) 적용 범위

(가) 1단계 : 부조리 중점 관리대상분야에 우선 적용(‘05.6.~)

상분야는 공사 리, 계약 리, 농규모화, 유지 리, 조사설계, 인사

리이며, 용사업(업무)은 2005. 6. 1일부터 신규로 시작하는 사업(업무)

이며, 분야별로 일정기 이상에 해서는 의무 용토록 하고, 그 이하는 부

서장이 제반여건을 고려하여 자율 으로 시행토록 하 다. 

분  야 대상사업(업무)
관리

대상

시행대상

(의무 적용)

공사관리

 ◦ 용수개발 ◦ 배수개선
 ◦ 대단위   ◦ 간척개발

지구
 전 사업
 (수탁지구 제외)

 ◦ 경지정리
 ◦ 수리시설개보수
 ◦ 자체사업 및 기타 공사

지구
 공사비 30억원 이상
 (수탁지구 제외)

계약관리  ◦ 물품구매/용역/공사 건
－ 수의계약 : 추정가격 2천만원 이상－경쟁입찰 : 추정가격 1억원 이상

영농규모화  ◦ 농지매매/농지임대차 건
－ 매매대금 : 5천만원 이상－ 임 차 료 : 3천만원 이상

유지관리
 ◦ 농업기반시설
    목적외사용

건
 계약예정금액 : 5백만원 이상(신규)
 (영농임대는 제외)

조사설계  ◦ 전 사업 지구
－ 자체 : 공사비 30억원 이상－ 용역 : 설계비 2천만원 이상

인사관리
 ◦ 승진(근무평정 포함)
 ◦ 전보

건  전 부문



558∙청렴백서

(나) 2단계 : 부조리 발생 개연성이 있는 사업(업무)으로 확대 시행(’06
년 이후) 

1단계 시행결과에 한 평가  개선사항을 반 한다. 

그림 4-2           청렴-HACCP 중점 적용분야

  농지매매

  임 대 차

영농규모화

  물품구매

  용    역

  공    사

계약관리

  개발사업

  건설사업

조사설계

청
렴

H
A
C
C
P

관
리
대
상

  개발사업

  건설사업

공사관리

  목적외사용유지관리

  승    진

  전    보

인사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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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주요 추진내용

▸ 청렴-HACCP 추진 T/F 구성 ․ 운영

  - 구  성 : 감사실장을 팀장으로 하여 3개반(총괄반, 행정반, 기술반),

            총 15명(관련부서 실무자)으로 구성․운영

  - 임  무 : HACCP 관리기준 마련, 전산시스템 구축, 제도운영 등

(가) 각 사업(업무)에 대한 추진시스템(절차) 분석

각 사업(업무) 공정  세부 추진업무 분석, 로세스가 유사한 사업(업

무)은 유형별로 그룹화하여 표 화된 HACCP 리기 을 마련한다. 

(나) 부조리 발생요인 및 부조리 유형 도출

각 공정별, 세부 업무별로 발생가능한 모든 부조리 요인  유형 검토한다. 

(다) 부조리 관리체계 마련

도출된 부조리의 체계 인 리를 한 핵심 리  설정, 부조리 방

책, 부조리 발생시 조치방법 등 정립하고, HACCP제도 시행에 따른 단계별 

검  조치방법을 마련한다. 

(라) 사후관리방안 마련

HACCP 추진상황 평가  개선사항을 도출하고, HACCP 시행결과를 차

기 사업추진시 Feed-back화한다. 

(마) 전산관리시스템 구축

HACCP 리 산 PG 개발  시스템을 구축(公社 인트라넷)하고, 산

시스템에 의한 사업(업무)별 HACCP 리(등록․ 검․평가)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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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4-3               청렴-HACCP 추진 프로세스 

시 행  비 사 후  리HACCP 시행

교육  홍보

HACCP 시행내용,

리방법, 추진효과 등

분야별 리기  마련

공사 리, 계약 리
농규모화, 유지 리

조사설계, 인사 리

산 리시스템 구축

HACCP 리 PG 개발,

시스템 구축  운

T/F 운

추진계획 수립

기본방향, 시행 상, 

리방법 등

 ▸ 사업(업무)별 추진 

결과분석  평가

 ▸ 개선방안 도출

사업별 리
(주 부서)

     
▸ 추진 황 검

▸ 제도개선, 사례

총  리
(감사실)

     
▸ 부조리 개연성이 있

는 사업으로 용 확

 추진

제도 확
(‘06년~)

3. 모니터링

4. 개선조치

5. 검(확인)

6. 기록 리

7. Feed-back 

1. 부조리 분석

2. 리  설정

7단계

f
e
e
d

b
a
c
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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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기대 효과

(가) 자주․창의적인 부조리관리시스템 구축

기존의 정부주도형 부조리 리에서 벗어나 公社의 실정에 합하며, 자율

으로 부조리 리를 수행할 수 있는 시스템을 확립할 수 있다. 

▸ 국가청렴위원회의 2005년도 부패방지 제도개선종합대책 평가에서 우리 공사가 최우수

기관으로 선정

   -「청렴-HACCP제도」는 부패유발요인 제도개선 핵심과제로 선정

(나) 부조리의 획기적인 감축 도모

사업의 각 시행단계에서 상되는 모든 부조리요인을 사 에 발굴하여 이

를 효과 으로 제거함으로써 부조리의 폭 감축이 가능하다. 

 ☞ ‘06년도 중「청렴-HACCP제도」시행전․후의 부조리 감축효과 분석 추진

(다) 부조리 관리의 효율성 제고

모든 단계를 범 하게 리하는 것이 아니라 부조리가 발생될 수 있는 

단계(핵심 리 )를 산시스템에 의한 실시간 집 검을 실시함으로써 부

조리 리체계의 효율성을 극 화할 수 있다. 

 ☞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등 다수 공공기관에서「청렴-HACCP제도」벤치마킹

(라) 公社 이미지 및 신뢰도 제고

사업(업무) 련 부조리 발생의 방과 제거를 해 극 노력하고 있는 

청렴공기업임을 외에 크게 과시할 수 있다. 

 ☞「청렴-HACCP제도」주요 일간지 등 언론에 집중 보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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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렴-HACCP제도」언론 보도

(마) 직원들의 반부패 의식 고취

HACCP시스템을 통하여 사업(업무)의 각 단계별로 부조리 리를 하는 

과정에서 직원들의 반부패 마인드를 함양할 수 있다.

(바) 고객에 대한 질 높은 서비스 제공

제품의 하자(부조리)를 사 에 제거함으로써 고객에게 안 하고 질 높은 

서비스 제공이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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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청렴-HACCP 관리

(1) 사업(업무)별 부조리 관리

(가) HACCP관리시스템에 사업(업무) 등재

                    시스템 현황(초기화면)

                    개별 사업(업무) 등록

      ◦ 담당자는 해당사업(업무) 개요를 산시스템에 입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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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공정별, 세부 업무별로 관리기준에 따라 부조리 관리

담당자는 청렴-HACCP 리기 표의 각 단계별로 부조리 리 황을 

검하고 기록․ 리하고, 장은 검내용을 기 으로 부조리 리 황의 

정여부를 확인한다. 

 * HACCP 리기 표 : 참고 2

한 부조리 발생시 즉시 조치토록 하고 그 조치결과를 기재한다.

 ☞ HACCP 관리현황은 경영진, 부서장, 팀장 등이 실시간으로 확인(조회) 가능

 점검 및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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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 2> 청렴-HACCP 관리기준표 예시 (공사관리 분야)

사업

공정
세부 업무

부조리 관리(예방 및 제거) 점      검

◈ 부조리요인
★부조리

유형

발생
정도

주요

고객

핵심

관리점
◈ 부조리 예방대책

일

시

점검

결과

점검

자

확인

자

사업

시행

인가

▣ 자재

  검토

◦ 업무 소홀

 －특정제품 반영 및 

자재의 적정성 검

토 소홀

－기준위배

－정보유출

－금품수수/ 
  향응

중
자재

업체

인가

신청전

◦ 특정제품 반영사유 확인

 －설계자의 의견서 또는 사유서 확인

 －상급자의 부당한 지시 배제

사업

담당

자

팀 장

공사

발주

▣ 발주 

   의뢰

◦ 계약방법 결정

 －특정업체의 기술, 
공법 등

 －의도적 분할발주

   (시기적, 공사량 

분할)

－금품수수/ 
  향응

－청탁

  -규정위배

중
건설

업체

발주요

청전

◦ 특정기술 및 공법의 타당성 검토

 －기술검토회 심의여부 확인

 －상급자의 부당한 지시 배제

◦ 분할발주 타당성 검토

 －발주부서 및 계약부서 복수 검토

“

사업

시행

▣ 시행

   계획서,
   공정

   계획서

◦ 시공계획 검토 부

적정

 －과다예산 요구

 －타 공정과의 연계

성 미흡

－청탁

－금품수수/ 
  향응

－규정 위배

중

인가

권자

(중앙

부처,
지자체)

공사착

공시

◦ 시공계획 적정성 검토 및 확인

 －확인자(사업부서팀장) 의견서    

   첨부

 －분야별(토목, 기계, 전기 등) 현장

소장과 공동협의하여 공정계획 수립

“ “

▣ 설계  

   변경 

   및     

단가

   인상

◦설계변경

 －불필요한 설계 변

경

 －단가인상 조정시

기 부적정

－업무 변칙 

  처리

－금품수수/ 
  향응

하
건설

업체

변경

승인

신청전 

또는

승인시

◦ 설계변경 적정성 검토

 －기술검토회 결과 확인

 －설계변경내역에 대한 현장확인서 

첨부

◦ 단가인상 검토 확인

 －등락율 5%이상 여부 확인(조정시

기)
 －기 정산물량 제외여부 확인

토목,
기계,
전기,
건축,
담당

자

각 

팀장

▣ 용지매수

   및 보상

◦ 재량권 남용

 －대상물건, 수량결

정, 단가조정

◦ 감정평가 결정 

   미흡

－금품수수/
향응

－결탁

중
토지

소유자

대상

물건

조사시

◦ 용지매수보상비 적정산출 여부 

   확인

 －현장조사시 대상물건 확인을 위한

   사진 등 증빙자료 첨부

용지

매수

담당

자

팀장

▣ 자재구입

   의뢰

◦ 특정제품 구입

   유도

－금품수수/
향응

－업무 변칙

처리

상

자재

생산

업체

자재발

주전

◦ 특정제품(비조달품목) 여부 확인

 －구입의뢰시 설계내역에 특정제품

   반영여부 확인

사업

담당

자

“

검사

▣ 점검
◦ 위반사항 묵인

◦ 형식적 점검

－금품수수/
향응

상

인가]
권자

(중앙

부처,
지자체)
공사

공사시

공중

◦ 중복점검 지양 및 불시점검 강화

◦ Happy call 등록 및 방문기록카드

   작성

 －점검시 지적사항을 단속․점검일지

   에 작성 후 서명날인

사업

담당

자

팀장

▣  터파기

    검사

    및
    암질

    검사

◦ 재량권 남용

 －검사방법의 

   주관성

 － 적기검사 미실시

－금품수수/
향응

－규정위배

중
건설

업체

검사단

계전

◦ 복수검토 실시

 －설계자의 검토의견 반영

◦ 검사 처리기한 준수

토목,
지질

담당

자

각 

팀장

▣ 품질시험

  검사

◦ 재량권 남용

 －형식적 검사

 －시료채취방법 부

적절

－금품수수/
향응

－제품하자 

발생

상
건설

업체

검사단

계전

◦ 품질시험검사 기준 적합성 확인

 －시험결과 보고시 사진 등 증빙자료

   첨부

◦ 시료채취시 공사감독의 확인을 

   득함

사업

담당

자

팀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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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

공정
세부 업무

부조리 관리(예방 및 제거) 점      검

◈ 부조리요인
★부조리

유형

발생
정도

주요

고객

핵심

관리점
◈ 부조리 예방대책

일

시

점검

결과

점검

자

확인

자

검사

▣ 자재검사
◦제품하자 묵인

 －자재검수 소홀

－금품수수/
향응

－제품하자 

발생

중

자재생

산

업체

자재반

입시

◦ 제품하자 여부 확인

 －자재검수 보고시 사진 등  증빙 

   자료  첨부

 －공장에서 제품검사시 시공업체와

   동행출장 금지

토목,
기계,
전기,
건축,
담당

자

각 

팀장

▣ 기성,
   준공

   검사

◦재량권 남용

 －과기성, 부실시공 

및 부족 시공 묵인

 －업무처리 지연

－금품수수/
향응

－업무 변칙

처리

상
건설

업체

공사검

사시

◦ 복수검사 시행

 －현장검사시 재무담당자, 사업담당

자 복수 검사 실시

◦ 검사업무 처리기한 준수

◦ 업자의 불필요한 접촉 금지

 －청구서류 우편접수 등

“ “

종합

평가

 ◦  토목 분야

  － 평가의견

  － 제도 개선사항

  － 기타

 ◦ 기전 분야

  － 평가의견

  － 제도 개선사항

  － 기타

 ◦ 환경지질 분야

  － 평가의견

  － 제도 개선사항

  － 기타

각팀

장

부서

장

(다) 부조리 관리현황 종합평가

장은 사업(업무)종료 시 단계별 부조리 리 황을 종합 으로 평가하

고, 개선사항을 도출하고 소  부서장이 최종 확인 조치한다. ⇒ HACCP 

종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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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종합평가

▶ 전산시스템 등록․관리현황(‘06.1.20) : 3,038건
    - 공사관리 415, 계약관리 1,603, 영농규모화 741, 유지관리 73,

       조사설계 171, 인사관리 35

(2) 사후 관리(향후 추진사항)

HACCP 추진상황 상시 검체계 구축하여 산시스템을 통한 상시 지

도․ 검  각종 장 감사시 HACCP 추진실태 병행 검을 실시하고, 

HACCP 추진상황 평가  개선사항 도출, HACCP 리기   산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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템 수정․보완, 분야별 용범  조정 등으로 제도의 내실화 도모한다. 

한 HACCP 추진효과 분석  Feed-back화하여 HACCP제도 시행

․후의 부조리 감축, 직원의식 변화 등 추진효과를 분석하고, HACCP 시

행결과를 차기 사업(업무) 추진시 Feed-back화 한다. 



부록

1. 국가청렴위원회 위원 명단
2. 국가청렴위원회 정책자문단 위원 명단
3. 국가청렴위원회 보상심의위원 명단
4. 국가청렴위원회 전문위원 명단
5. 부패방지법중개정법률안 신구조문 대비표
6. 부패방지법중개정법시행령 신구조문 대비표
7. 국가청렴위원회 회의운영 명단
8. 부패방지 회의운영 
9. 청렴캠페인 집행매체 
10. 부패방지 뉴스 브리프 주요수록 내용
11. 공보활동



부  록∙571 

1. 국가청렴위원회 위원 명단

직 위 성  명 주   요   경   력
비  고

(추천구분)

위원장
정성진

(鄭城鎭)

․ 법무연수원 기획부장, 대검찰청 총무부장

․ 제주지검장, 대구지검장, 대검찰청 중앙수사부장

․ 한국형사정책학회 회장, 한국형사법학회 회장

․ 국민대학교 총장, 한국법학원 원장

대통령

임명

위 원
김성호

(金成浩)

․ 대검찰청 중수부 수사 제2,3,4 과장

․ 서울지검 특수 1,2,3 부장 

․ 서울 동부지청장

․ 춘천지검장, 청주지검장, 대구지검장

대통령

임명

(사무처장)

위 원
성해용

(成海鏞)

․ 한신대학교 평화연구소 연구원

․ 독일 뷔어템베르크 주교회 목사

․ 반부패국민연대 이사, 서울시 시민감사관

․ 한국기독교사회문제연구원장

대통령

임명

(상임위원)

위 원
김갑배

(金甲培)

․ 변호사

․ 중앙노동위원회 공익위원

․ 한국헌법학회 부회장

․ 대한변호사협회 법제이사

국회추천

위 원
김거성

(金巨性)

․ 반부패국민연대 사무총장

․ 국제투명성기구 이사

․ 반부패행정시스템연구소 운영위원

․ 민주시대포럼 사무처장

국회추천

위 원
박인제

(朴仁濟)

․ 변호사

․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시민입법위원장

․ 대한변호사협회 공보이사

․ 여성평화를위한변호사모임 운영위원장

국회추천

위 원
조수정

(曺秀靜)

․ 변호사

․ 국무총리 행정심판위원회 위원

․ 언론중재위원회 위원

․ 부산지법, 서울지법 판사

대법원장

추천

위 원
정덕흥

(鄭德興)

․ 변호사

․ 경찰위원회 위원

․ 서울고법 부장판사

․ 부산고법 부장판사

대법원장

추천

위 원
소순무

(蘇淳茂)

․ 변호사

․ KBS방송 자문변호사

․ 금융감독원 제재심의위원

․ 서울지법 부장판사

대법원장

추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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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국가청렴위원회 정책자문단 위원 명단

성    명 소      속 주 요 경 력 비  고

고    건

(38년생)
국제투명성기구(TI) 자문위원 (전)국무총리 전직관료

정 귀 호

(39년생)
변호사(바른법률) (전)대법원 대법관 법률가

이 진 강

(43년생)
변 호 사 (전)서울지방변호사회 회장 법률가

조 건 호

(44년생)
전경련 상근부회장

(전)과학기술부차관, 
   고려대학교 교수

경제계

김 상 훈

(42년생)
한국CFO협회회장 (전)국민은행장 금융계

강 석 진

(39년생)
CEO Consulting Group 회장 (전)한국제너럴일렉트릭 회장 경제계

김 상 근

(39년생)
반부패국민연대회장

(전)대한기독교서회장

   ※제1기 위원

시민단체

(종교계)
김 일 수

(46년생)
고려대 법대교수

(변호사)
(전)한국형사법학회장

   ※제1기 위원

학  계

(법률가)
신 인 령

(43년생)
이화여대 총장 (현)환경운동연합 공동대표 학  계

이 주 향

(63년생) 
수원대 철학과교수 (현)한국영상문화 학회회원

학  계

(문화계)
장 명 국

(47년생)
내일신문대표이사 및 발행인 (전)YTN대표이사 사장 언론계

홍 은 희

(55년생)
한국여기자협회 회장(명지대) (전)중앙일보 논설위원 언론계

Jeffery 
Jones

미국변호사 (전)주한미국상공회의소 회장
경제계

(외국인)
서 생 현

(35년생)
(전)반부패특별위원회 위원 전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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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국가청렴위원회 보상심의위원 명단

직 위 성  명 주   요   경   력
비  고

(추천구분)

위원장
김성호

(金成浩)

․ 대검찰청 중수부 수사 제2,3,4 과장

․ 서울지검 특수 1,2,3 부장 

․ 서울 동부지청장

․ 춘천지검장, 청주지검장, 대구지검장

국가청렴위원회

사무처장

위 원
이철환

(李喆煥)

․ 경제기획원 자금계획과, 한국국제협력단

․ 재정경제부 종합정책과장, 경제홍보기획단

․ 재정경제부 국고국장

당연직

(재정경제부)

위 원
김현웅

(金賢雄)

․ 대검찰청 검찰연구관, 춘천지검 속초지청장

․ 광주지검 특별수사부장, 대검 공판송무과장

․ 부산고검 검사(예금보험공사 파견)
․ 법무부 법무심의관

당연직

(법무부)

위 원
강계두

(姜啓斗)

․ 기획부 재정협력과장, 기획예산처 총무과장

․ 미국, UC버클리 동아시아연구소 파견

․ KDI 파견, 기획예산처 경제예산심의관

․ 기획예산처 행정재정기획단장

당연직

(기획예산처)

위 원
조희완

(曺喜完)

․ 미국, 스탠포드대학 후버연구소 객원교수

․ 감사원 과장, 심의관

․ 감사원 4, 5, 7국장

․ 국가청렴위원회 신고심사국장

당연직

(국가청렴위원회)

위 원
박인환 

(朴仁煥)

․ 변호사

․ 서울지방검찰청 검사

․ 아주대 경영대학원 겸임교수

․ 법무법인 ‘동서남북’ 변호사

위촉직

(법률전문가)

위 원
노석미

(盧錫美)

․ 공인회계사

․ 한국여성공인회계사회 회장

․ 소비자연맹 분쟁조정 이사

․ 노석미회계사무소 대표

위촉직

(회계전문가)

위 원
김범두

(金範斗)

․ 감정평가사

․ 한국감정원 경영지원부장, 수원지점장

 광주지점장

․ 한국감정원 상무이사

위촉적

(감정평가전문가)

위 원
문석진

(文錫珍)

․ 반부패국민연대 감사

․ 공인회계사

․ 서울시 의회 의원

․ UNEP한국위원회 감사

위촉직

(비영리민간단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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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국가청렴위원회 전문위원 명단

추천부서 성  명 소속 및 직위 담 당 분 야 위촉기간

정책총괄

담당관실 

김 기 찬 카톨릭대 경영학과 교수 <정책일반>
․ 위원회의 중장기활동 기본

계획 수립

․ 정부기관의 자율적 반부패

대책 촉진방안 연구

․ 공공기관 내부 부패통제시

스템의 효율적 운영방안 

연구

‘05. 5.~12.
(8개월)

김 용 철 밀양대 행정학과 교수

윤 종 설 한국행정연구원 연구원

조 은 경
반부패행정시스템연구소 

연구원

김 정 수
투명사회협약실천협의회 

사무처장

이 상 수
반부패행정시스템 연구소 

연구원

<정책일반>
․ 공공기관 내부 부패통제시

스템의 효율적 운영방안 

연구

‘05.10.~12.
(3개월)

제도2
담당관실

구 본 성 한국금융연구원연구위원

<금융분야>
․ 정책자금 지원 및 신용대

출과정에 대한 제도개선 

및 연구수행

‘05. 5.·12.
(8개월)

김 재 조 안건회계법인 공인회계사

<회계분야>
․ 건설공사 회계제도 도입의 

타당성 및 제도개선 등

‘05. 5.~12.
(8개월)

전 연 규 (사)한국도시개발연구포럼 <재건축․재개발분야>
‘05. 10.~12.

(3개월)

제도3팀 김 영 우 서울시립대 행정학과 조교수 <지방인사분야>
‘05. 10.~12.

(3개월)

보호보상과 최 승 욱
최승욱법률사무소 

대표변호사

<보호보상분야>
․ 부패행위 신고자보호보상

제도 개선방안 연구 등 보

호보상분야

‘05. 5.~12.
(8개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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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부패방지법중 개정법률안 신․구조문 대비표

  (부패방지법개정 법률 제7612호, ’05.7.21)

현      행 개   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

의는 다음과 같다.
  1.~ 2. (생  략)
  3. (생  략)
  가.~ 나. (생  략)
 <신설>

제8조(공무원 행동강령) ①제7조의 규정에 

의하여 공무원이 준수하여야 할 행동강령

은 대통령령․국회규칙․대법원규칙․헌법재판

소규칙 또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으로 

정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공무원 행동강령은 

다음 각호의 사항을 규정한다.
  1.~2. (생  략)
  3. 공정한 인사등 건전한 공직풍토 조성을 

위하여 공무원이 지켜야 할 사항

  4. 그밖에 부패의 방지와 공무원의 직무의 

청렴성 및 품위유지등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③공무원이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공무원 

행동강령을 위반한 때에는 징계처분을 할 

수 있다.
  ④제3항의 규정에 의한 징계의 종류, 절차 

및 효력등은 당해 공무원이 소속된 기관의 

징계관련 사항을 규정한 법령이 정하는 바

에 따른다.

제2조(정의) .........................................................
  ........................................................................
  1. ~ 2. (현행과 같음)
  3. (현행과 같음)
  가.~ 나. (현행과 같음)
  다. 가목과 나목에 규정한 행위 나 그 은폐

를 강요, 권고, 제의, 유인하는 행위

제8조(공직자 행동강령) ①.............................
  ..........................공직자가................................
  ..........................................................................
  ...............................................................헌법재

  판소규칙․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 또는 공 

  직유관단체의 내부규정................................
  ②.........................................................공직자 

  행동강령...........................................................
  1.~2. (현행과 같음)
  3. .....................................................................
  ..........................................................공직자가

  4. 그 밖에………………………… 공직자

  …………………………………………………
   ………………………………………………
  ③공직자가……………………………………
  …공직자 행동강령…………………………
  …………………………………………………
  ④………………………………………………
  ………………………………………공직자가 
  소속된 기관 또는 단체……………………
  ……………………법령 또는 내부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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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장 부패방지위원회

제10조(설치) 부패방지에 필요한 법령, 제도

등의 개선과 정책의 수립․시행등을 위하여 

대통령소속하에 부패방지위원회 (이하 “위
원회”라 한다)를 둔다.

제11조(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공공기관의 부패방지를 위한 시책 및 

제도개선사항의 수립․권고

  2. ~ 7. (생  략)
  <신  설>
  <신  설>

  <신  설>

  8. (생  략)
제20조(제도개선의 권고) ①․② (생  략)
  ③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제도개선의 권

고를 받은 공공기관의 장은 위원회의 권고

대로 조치하기가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경

우에는 이를 위원회에 통보하여야 한다.

  <신  설>

제2장 국가청렴위원회

제10조(설치) 국가청렴도의 향상 및 부패방지

에 관한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대통령 소

속하에 국가청렴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

다)를 둔다.
제11조(기능) …………………………………
  ………………………………………
  1. 공공기관의 부패방지를 위한 시책 및 제

도개선사항의 수립․권고와 이를 위한 공

공기관에 대한 실태조사

  2. ~ 7. (현행과 같음)
  8. 법령등에 대한 부패유발요인 검토

  9. 부패방지와 관련된 자료의 수집․관리 및 

분석

  10. 공직자 행동강령의 시행․운영 및 그 위

반행위에 대한 신고의 접수․처리

  11. (현행 제8호와 같음)
제20조(제도개선의 권고) ①․② (현행과 같음)
  ③………………………………………………
  …………………………………………………
  …………………………………………………
  …위원회에 재심의를 요청하여야 하며, 이 

경우 위원회는 이를 재심의하여야 한다.
제20조의2(법령등에 대한 부패유발요인 검

토) ①위원회는 법률․대통령령․총리령․부령 

및 그 위임에 따른 훈령․예규․고시․공고와 

조례․규칙의 부패유발요인을 분석․검토하여 

그 법령등의 소관기관의 장에게 그 개선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권고할 수 있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부패유발요인 검토

의 절차와 방법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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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1조(의견청취등) ①~③(생    략)
  ④공공기관의 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자료의 제출이나 실태조사등에 성실하게 응

하고 이에 협조하여야 한다.

  ⑤(생  략)

제29조(신고의 처리) ①~②(생  략)
  ③위원회는 접수된 신고사항에 대하여 조

사가 필요한 경우 이를 감사원․수사기관 및 

해당 공공기관의 감독기관(감독기관이 없

는 경우에는 당해 공공기관을 말한다)의 

하나에 해당되는 기관(이하 “조사기관”이
라고 한다)에 이첩하여야 한다.

 ④~⑤(생  략)
제30조(조사결과의 처리) ①조사기관은 신고

를 이첩받은 날부터 60일이내에 감사․수사 

또는 조사를 종결하여야 한다. 다만, 정당

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 기간을 연장

할 수 있으며, 위원회에 그 연장사유를 통
보하여야 한다.

  ②~⑤ (생  략)
제32조(신분보장) ①국민은 이 법에 의한 신

고나 이와 관련한 진술 그밖에 자료제출등

을 한 이유로 소속기관․단체․기업등으로부

터 징계조치등 어떠한 신분상 불이익이나 

근무조건상의 차별을 받지 아니한다.
  ②누구든지 신고를 한 이유로 신분상 불이

익처분을 당하였을 경우에는 위원회에 당

해 불이익처분의 원상회복․전직등 신분보

장조치(이하 “신분보장조치”라 한다)를 요

구할 수 있다.

제21조(의견청취등) ①~③(현행과 같음)
  ④………………………………………………
  …………………………………………………
  ………………………………………………이

  에 협조하여야 하며, 이에 불응하는 경우에

는 그 이유를 소명하여야 한다.
  ⑤(현행과 같음)

제29조(신고의 처리) ①~②(현행과 같음)
  ③위원회는 접수된 신고사항에 대하여 조

사가 필요한 경우 이를 감사원, 수사기관 

또는 해당 공공기관의 감독기관(감독기관

이 없는 경우에는 해당 공공기관을 말한다. 
이하 “조사기관”이라 한다)에 이첩하여야 

한다.  다만, 국가기밀이 포함된 신고사항

에 대하여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처리한다.
 ④~⑤(현행과 같음)
제30조(조사결과의 처리) ①…………………
  …………………………………………………
  …………………………………………………
  …………………………………………………
  …………………연장사유 및 연장기간을

  …………
  ②~⑤ (현행과 같음)
제32조(신분보장 등) ①누구든지……………
  …………………………………………………
  …………………………………………………
  …………………………………………………
  …………………………………………………
  ②누구든지 신고를 한 이유로 신분상 불이

익이나 근무조건상의 차별을 당하였거나 

당할 것으로 예상되는 때에는 위원회에 해

당 불이익처분의 원상회복․전직․징계의 보

류 등 신분보장조치와 그 밖에 필요한 조

치를 요구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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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  설>

  ③제2항의 규정에 의한 요구가 있는 경우 

위원회는 조사에 착수하여야 한다.
  ④위원회는 다음 각호의 방법으로 제3항

의 규정에 의한 조사를 할 수 있다.
  1. ~ 3. (생  략)
  ⑤제4항 각호의 요구․조회․조치를 받은 사

람은 이에 성실히 응하여야 한다.
  ⑥위원회는 조사결과 공직자로부터 요구

된 내용이 타당하다고 인정한 때에는 요

구자의 소속기관의 장에게 적절한 신분보

장조치를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위원회

로부터 요구를 받은 당해 기관의 장은 정

당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따라야 한다.
  ⑦위원회는 조사결과 공직자가 아닌 자로

부터 요구된 내용이 타당하다고 인정한 

때에는 요구자가 소속한 단체․기업 등의 

장에게 적절한 신분보장조치를 권고할 수 

있다.
  ⑧공직자인 신고자가 위원회에 인사교류

를 요구한 경우, 위원회는 그 요구내용이 

타당하다고 인정한 때에는 중앙인사위원

회 또는 당해 기관의 장에게 인사교류를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위원회로부터 요

구를 받은 중앙인사위원회 또는 당해 기

관의 장은 이를 우선적으로 고려하여야 

한다.

  ⑨ (생  략)

  ③누구든지 신고로 인하여 인․허가 등의 취

소, 계약의 해지 등 경제적․행정적 불이익

을 당한 때에는 위원회에 원상회복 또는 

시정을 위하여 인허가․계약 등의 잠정적인 

효력 유지 등 필요한 조치를 요구할 수 있

다.
  ④제2항 또는 제3항…………………………
  …………………………………………………
  ⑤………………………………………………
  …제4항………………………………………
  1.~ 3. (현행과 같음)
  ⑥제5항 각호…………………………………
  …………………………………………………
  ⑦………………………………………………
  …………………………………………………
  ……………………………………………조치

  …………………………………………………
  …………………………………………………
  …………………………………………………
  ⑧………………………………………………
  …………………………………………………
  …………………………관계 기관의 장 또는 

요구자…………………………조치…………
  
⑨공직자인 신고자가 위원회에 전직, 전출․전

입, 파견근무 등의 인사에 관한 조치를 요

구한 경우 위원회는 그 요구내용이 타당하

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중앙인사위원회 또

는 관련 기관의 장에게 필요한 조치를 요

구할 수 있다. 이 경우 위원회로부터 요구

를 받은 중앙인사위원회 또는 관련 기관의 

장은 이를 우선적으로 고려하여야 하며, 그 

결과를 위원회에 통보하여야 한다.
  ⑩ (현행 제9항과 같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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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  설>

제33조(신변의 보호) ① (생  략)
  ②신고자는 신고를 한 이유로 자신과 친족 

또는 동거인의 신변에 불안이 있는 경우에

는 위원회에 신변보호조치를 요구할 수 있

다. 이 경우 위원회는 필요하다고 인정한 

때에 관할경찰서장에게 신변보호조치를 요

구할 수 있다.
  ③제2항의 규정에 의한 신변보호조치를 요

구받은 관할경찰서장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즉시 신변보호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신  설>

  <신  설>

제34조(협조자 보호) 이 법에 의한 신고와 관

련하여 신고자 외에 진술 그 밖에 자료제

출 등의 방법으로 신고내용의 감사․수사 또

는 조사에 조력한 자의 신분보장 및 신변

보호에 관하여는 제32조 및 제33조의 규정

을 준용한다.

제32조의2(불이익 추정) 신고자가 이 법에 

의하여 신고한 뒤 제32조제2항 또는 제3항
의 규정에 의하여 위원회에 원상회복 등을 

요구하거나 법원에 원상회복 등에 관한 소

를 제기하는 경우 해당 신고와 관련하여 

불이익을 당한 것으로 추정한다.
제33조(신변보호 등) ①(현행과 같음)
  ②…………………………………………… 

… … … … … … … … … … … … … … … … …
……………경찰청장, 관할 지방경찰청장, 
관할 경찰서장……………………………… 
………………

  ③……………………………………………… 
……………………경찰청장, 관할 지방경찰

청장, 관할 경찰서장………………………… 
………………………………………………… 
…………………

  ④신고자가 신고를 이유로 피해를 입거나 

입을 우려가 있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 해당 신고와 관련한 조

사 및 형사절차에서「특정범죄신고자 등 

보호법」 제7조(인적사항 기재생략) 및 제9
조(신원관리카드의 열람) 내지 제12조(소송

진행협의 등)의 규정을 준용한다.
  ⑤누구든지 제3항 및 제4항의 규정에 의하

여 보호되고 있는 부패행위 신고자 등이라

는 사정을 알면서 그 인적사항 또는 부패

행위 신고자 등임을 미루어 알 수 있는 사

실을 다른 사람에게 알려주거나 공개 또는 

보도하여서는 아니된다.
제34조(협조자 보호) ………………………… 

………………………………………………… 
………………………………………………… 
……………………………………………… 
……제32조, 제33조 및 제35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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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5조(책임의 감면) ① (생  략)
  ② (생  략)

  <신  설>

  <신  설>

제36조(포상 및 보상) ①위원회는 이 법에 

의한 신고에 의하여 현저히 공공기관에 재

산상 이익을 가져오거나 손실을 방지한 경

우 또는 공익의 증진을 가져온 경우에는 

신고를 한 자에 대하여 상훈법 등의 규정

에 따라 포상을 추천할 수 있다.

  ②부패행위의 신고자는 이 법에 의한 신고

로 인하여 직접적인 공공기관 수입의 회복

이나 증대 또는 비용의 절감을 가져온 경

우에는 위원회에 보상금의 지급을 신청할 

수 있다.<후단신설>

  ③ (생  략)
  ④제2항의 규정에 의한 보상금의 지급신청

은 공공기관 수입의 회복이나 증대 또는 

비용의 절감이 있음을 안 날부터 2년이내

에 하여야 한다.

제37조(보상심의위원회) ①위원회는 보상신

청에 관한 사항을 심의․의결하기 위하여 보

상심의위원회를 둔다.

제35조(책임의 감면 등) ① (현행과 같음)
  ② (현행과 같음)
  ③이 법에 의하여 신고한 경우에는 다른 

법령, 단체협약 또는 취업규칙 등의 관련 

규정에 불구하고 직무상 비밀준수의무를 

위반하지 않는 것으로 본다.
제35조의2(소속기관 등에 대한 신고자의 보

호) 제32조 내지 제35조의 규정은 소속기

관 또는 감독기관에 대하여 신고한 경우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
제36조(포상 및 보상) ①…………………… 

……………………………………………… 
………………………………………………… 
………………………………………………… 
………………………………………………… 
………………………………………………… 
………………………………………………… 

  추천할 수 있으며,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다.
  ②…………………………………………… 

……………………………………………… 
………………………………………가져오거

나 그에 관한 법률관계가 확정된 때에

는…………………………………. 이 경우 

보상금은 불이익처분에 대한 원상회복 등

에 소요된 비용을 포함한다.
  ③ (현행과 같음)
  ④…………………………………………… 

…………………………………………………
절감에 관한 법률관계가 확정되었음을

…………………
  …………….
제37조(보상심의위원회) ①……………………
  …제36조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포

상금 및 보상금의 지급………………………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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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②보상심의위원회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심의․의결한다.
  1. 보상금 지급요건에 관한 사항

  2. 보상금 지급액에 관한 사항

  3. 그밖에 보상금 지급에 관한 사항

  ③ (생  략)
제39조(다른 법령과의 관계) ①제36조의 규

정에 의한 보상금을 지급받을 자는 다른 

법률의 규정에 의하여 보상금을 청구하는 

것이 금지되지 아니한다.
  ②보상금을 지급받을 자가 동일한 원인에 

기하여 다른 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보상을

받았을 경우에 그 보상금의 액수가 이 법

에 의하여 받을 보상금의 액수와 같거나 

이를 초과할 때에는 보상하지 아니하며, 그 

보상금의 액수가 이 법에 의하여 지급받을 

보상금의 액수보다 적을 때에는 그 금액을 

공제하고 보상금의 액수를 정하여야 한다.

  ③다른 법률의 규정에 의하여 보상을 받을 

자가 동일한 원인에 기하여 이 법에 의한 

보상금을 지급받았을 때에는 그 보상금의 

액수를 공제하고 다른 법률의 규정에 의한 

보상금의 액수를 정하여야 한다.
제49조(신고자의 성실의무 위반의 죄) 제27

조의 규정에 의한 신고자가 신고의 내용이 

허위라는 사실을 알고 신고한 경우에는 1
년이상 10년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신  설>

  ②………………………………………………
  ……………………………………………
  1. 포상금 및 보상금…………………………
  2. 포상금 및 보상금…………………………
  3. 그 밖에 포상금 및 보상금………………
  ③ (현행과 같음)
제39조(다른 법령과의 관계) ①………………
  …………………………………………………
  법령……………………………………………
  …………………………………………………
  ②보상금을 지급받을 자가 동일한 원인에 

기하여 이 법에 의한 포상금을 받았거나 

또는 다른 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보상을 

받은 경우 그 포상금 또는 보상금의 액수

가 이 법에 의하여 받을 보상금의 액수와 

같거나 이를 초과하는 때에는 보상금을 지

급하지 아니하며, 그 포상금 또는 보상금의 

액수가 이 법에 의하여 지급받을 보상금의 

액수보다 적은 때에는 그 금액을 공제하고 

보상금의 액수를 정하여야 한다.
  ③…법령…………………………………… 

………………………………………………… 
…………………………………………………

  ………………………법령…………………
  ……………
  <삭  제>

제51조의2(인적사항 공개 등 금지 위반의 죄) 

제33조제5항의 규정을 위반한 자는 3년 이

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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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  설>

제53조(과태료) ①제32조제1항의 규정에 의

한 신분상불이익이나 근무조건상의 차별을 

한 자는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에 처한다.

  

  ②~④ (생  략)

제52조의2(조치요구에 대한 불이행의 죄) 제
3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신분상 불이익이

나 근무조건상의 차별을 한 자가 제32조제

7항의 규정에 의한 조치요구를 이행하지 

아니한 때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
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제53조(과태료) ①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에 

처한다.
  1. 제3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신분상 불이

익이나 근무조건상의 차별을 한 자

  2. 제32조제6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동조제

5항의 규정에 의한 요구․조회 및 조치에 

응하지 아니한 자

  3. 정당한 사유 없이 제32조제7항의 규정에 

의한 위원회의 조치요구를 이행하지 아

니한 자(제3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신

분상 불이익이나 근무조건상의 차별을 

한 자를 제외한다)
  ② ~④  (현행과 같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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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부패방지법시행령중 개정안 신․구조문 대비표
  (부패방지법시행령개정 대통령령 제19238호,’05.12.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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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패방지법시행령

제2조(공무원 행동강령) 부패방지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0조의 규정에 의한 국가

청렴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국회

⋅대법원⋅헌법재판소 또는 중앙선거관리

위원회가 법 제8조의 규정에 의한 행동강

령을 제정 또는 개정한 때에는 이를 위원

회에 통보할 것을 요청할 수 있다.

  <신  설>

  <신  설>

부패방지법 시행령

제2조(공직자 행동강령) 국가청렴위원회(이
하 “위원회”라 한다)는 국회⋅대법원⋅헌

법재판소․중앙선거관리위원회 또는 ｢부패

방지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호
라목의 규정에 의한 공직유관단체가 법 제

8조의 규정에 의한 공직자 행동강령(이하 

“행동강령”이라 한다)을 제정 또는 개정한 

때에는 이를 위원회에 통보할 것을 요청할 

수 있다.
제5조의2(행동강령의 시행⋅운영 등) 위원회

는 법 제11조제10호의 규정에 의한 행동강

령의 시행⋅운영을 위하여 행동강령 운영

지침을 수립⋅시행하고, 법 제2조제1호의 

규정에 의한 공공기관에 대하여 기관별 행

동강령의 시행․운영 및 이행실태를 조사․점
검할 수 있다.

제5조의3(행동강령 위반행위의 신고⋅처리 

등) ①위원회는 행동강령 위반행위에 대한 

신고를 접수한 경우에는 법 제21조의 규정

에 의한 의견청취 등의 절차를 거칠 수 있

다. 이 경우 공직자의 행동강령 위반사실이 

확인된 경우에는 해당 공직자가 소속한 기

관의 장 또는 그 감독기관의 장에게 이를 

통보할 수 있다.
  ②위원회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행동강

령 위반행위가 확인된 공직자가 징계관련 

법령의 적용대상이 아닌 경우에는 해당 공

직자의 임면권자 또는 감독기관의 장에게 

그 사실을 통보할 수 있다.
  ③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통보를 

받은 기관의 장 또는 임면권자는 그 조치

결과를 위원회에 통보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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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3조(제도개선 권고의 절차 등)

  ①위원회는 법 제2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

여 공공기관의 장에게 제도개선을 권고하

는 경우에는 그 내용과 제도개선에 관한 

위원회의 의견 및 조치기한을 기재한 서면

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②공공기관의 장은 법 제20조제3항의 규정

에 의한 통보를 하는 경우에는 그 사유를 

기재한 서면으로 하여야 한다.
  <신  설>
 

  <신  설>

제13조(제도개선 권고의 절차 등) 
  ①…………………………………………… 

……………………………………………… 
… … … … … … … … … … … … … … … … …
…………………………………………………
통보………………………

  ②…………………………………………… 
…………재심의를 요청하는 경우……… 
…………………………….

  ③위원회가 법 제20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

여 제도개선에 관한 재심의를 하는 경우에

는 그 결과를 재심의를 요청한 공공기관의 

장에게 서면으로 통보하여야 한다.
제13조의2(부패유발요인의 검토) ①위원회는 

법 제20조의2의 규정에 의하여 법률·대통

령령·총리령·부령 및 그 위임에 따른 훈령·
예규·고시·공고와 조례·규칙(이하 “법령등”
이라 한다)의 부패유발요인에 대한 분석․검
토(이하 “부패영향평가”라 한다)를 실시하

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평가하여야 

한다.
  1. 부패유발의 가능성

   가. 부패를 유발할 수 있는 재량권의 존재

여부

   나. 법령등의 적용기준 및 권한행사의 절

차가 객관적이고 구체적인지 여부

   다. 재량을 행사함에 있어 적정수준의 부

패통제장치가 존재하는지 여부

  2. 법령등 준수의 용이성

   가. 국민․기업․단체 등이 준수하기 어려운 

내용이 포함되어 있는지 여부

   나. 법령등의 위반시 제재내용 및 제재정

도가 적정한 수준인지 여부

   다. 특혜 유발의 가능성 및 수혜의 적정성․
타당성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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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 행정절차의 투명성

   가. 필요한 경우 행정절차에 참여기회가 

보장되고 관련정보가 충분히 공개되

는지 여부

   나. 준비사항․처리절차․처리기간 및 처리

결과 등이 예측 가능한지 여부

  4. 그 밖에 부패유발 가능성의 존재 여부

  ②위원회는 부패영향평가의 효율적 추진을 

위하여 평가대상, 평가기준, 평가방법 및 

평가계획 등에 관한 부패영향평가지침을 

수립하여 법 제2조제1호가목 및 나목의 규

정에 의한 공공기관의 장에게 통보할 수 

있다.
  ③위원회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법령등

에 대한 부패영향평가를 하는 경우에는 법 

제21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공공기관의 장

에게 평가에 필요한 자료를 요구할 수 있

다. 이 경우 자료 요구를 받은 공공기관의 

장은 법 제21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협조

를 하여야 한다.
  ④위원회는 법 제20조의2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공공기관의 장에게 부패요인에 대

한 개선권고를 하는 경우에는 그 내용과 

조치기한을 기재한 서면으로 통보하여야 

한다.
  ⑤위원회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부패영향

평가의 결과가 ｢행정규제기본법｣ 제7조의 

규정에 의한 규제영향분석과 관계가 있는 

경우에는 이를 규제개혁위원회에 통보하여 

규제심사 업무에 활용하게 할 수 있다.
  ⑥제4항의 규정에 의한 개선권고를 받은 

공공기관의 장은 위원회의 권고대로 이행

하기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조치

기한 내에 그 사유를 서면으로 위원회에 

통보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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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  설>

제15조(이해관계인의 출석요구 등)

  ①위원회는 법 제21조제1항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이해관계인⋅참고인 또는 관계 공

직자의 출석 및 의견진술을 요구하는 경우

에는 회의 개최일 7일전까지 서면으로 통

지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통지를 받은 이해

관계인⋅참고인 또는 관계 공직자는 회의

에 출석하여 의견을 진술하거나 회의 개최

일 전일까지 서면(전자문서를 포함한다)으
로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⑦위원회는 중앙행정기관이 제정․개정하고자 

하는 법률․대통령령․총리령 또는 부령이 부

패영향평가의 대상이라고 인정되는 경우에

는 법 제20조의2제1항의 규정에 의한 부패

영향평가에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성

실하게 이에 응하여야 하고, 위원회는 부패

영향평가의 결과를 지체 없이 서면으로 중

앙행정기관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⑧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조례․규칙을 제정 

또는 개정하는 경우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위원회에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부

패영향평가를 요청할 수 있다.
  ⑨위원회는 제8항의 규정에 의하여 부패영

향평가의 요청을 받은 때에는 지체 없이 

그 결과를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서

면으로 통보하여야 한다.
제13조의3(부패영향평가 자문기구) ①위원회

는 부패영향평가의 전문성․공정성을 확보

하고 부패영향평가의 실시에 관하여 위원

회의 자문에 응하게 하기 위하여 부패영향

평가에 관한 자문기구를 둘 수 있다.
  ②부패영향평가에 관한 자문기구의 조직과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

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제15조(이해관계인의 출석요구 등)

  ①…………………………………………… 
……………………………………………… 
……………………………………………… 
… 출석일 ………………………………… 
…………………

  ②…………………………………………… 
…………………………………………위원회 

………………………………………출석일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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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  설>

 

제24조(조사기관의 처리) ①조사기관은 신고

자가 신분공개에 동의 하지 아니한 경우에

는 감사․수사 또는 조사과정에서 신고자의 

신분이 공개되지 아니하도록 필요한 조치

를 강구하여야 한다.
  ②조사기관은 이첩받은 신고사항을 그 기

관이 처리함이 적절하지 아니하다고 인정

되는 경우에는 위원회와의 협의를 거쳐 이

를 반송할 수 있다.

제23조의2(공공기관에 송부하는 경우) ①위

원회는 법 제25조의 규정에 의한 부패행위

의 신고사항이 제22조제1항 또는 제23조제

1항의 규정에 의한 이첩 또는 종결처리의 

대상인지 여부가 명백하지 아니하는 경우

로서 해당 공공기관에서 처리함이 타당하

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이를 해당 공공기관

에 송부할 수 있다. 이 경우 위원회는 신고

자가 신분공개에 동의하는지의 여부를 확

인하여야 하고, 신고자가 동의하지 아니하

는 경우에는 해당 공공기관이 신고자의 신

분을 알 수 없도록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②위원회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신고사

항을 해당 공공기관에 송부하는 경우에는 

이를 신고자에게 지체 없이 통지하여야 하

고, 해당 공공기관은 그 처리결과를 신고자

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신고자가 신

분공개에 동의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해당 

공공기관은 그 처리결과를 위원회에 통보

하고, 위원회는 그 내용을 신고자에게 통지

하여야 한다.
  ③해당 공공기관은 위원회에서 송부한 신

고사항에 대하여 부패행위가 확인된 경우

에는 제25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그 결과

를 위원회에 통보하여야 한다.
제24조(조사기관 및 해당 공공기관의처리) 

①조사기관 또는 해당 공공기관 ……… 
……………………………………………… 
……………………………………………… 
…………………….

②조사기관은 이첩 받은 신고사항을 처리함

에 있어 이를 다른 조사기관에 이첩하여서

는 아니된다. 다만, 그 기관에서 처리함이 적

절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위원

회와의 협의를 거쳐 이를 처리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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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5조(조사결과 등의 통보) ①법 제30조제2
항 전단의 규정에 의하여 조사기관이 감사․
수사 또는 조사결과를 위원회에 통보하는 

경우에는 신고사항을 위원회로부터 직접 

이첩 받은 기관이 다음 각 호의 내용이 포

함된 서면으로 하여야 한다.
  1.~2. (생  략)
  3. 제35조제1항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부과 

및 환수 등으로 인하여 직접적인 공공기

관 수입의 회복이나 증대 또는 비용의 절

감을 가져왔거나 예측되는 경우 그 사실

  4.~․5. (생  략)
  ② (생  략)
제29조(신분보장조치의 요구) 법 제32조제2

항의 규정에 의하여 신분보장조치를 요구하

고자 하는 자는 그 인적사항․요구사유 및 요

구내용 등을 기재한 서면으로 하여야 한다.

제30조(불이익 처분에 대한 조사) ①위원회

는 법 제32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출석요구, 
진술청취, 진술서 제출요구, 자료 등의 제출

요구, 사실 또는 정보에 대한 조회를 하는 경

우에는 해당 사건명․일시 및 출석장소 등을 

미리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조사상 필요하

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해당사건명을 기재

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② (생  략)
제31조(신분보장조치의 결정) ①위원회는 법 

제32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신분보장조치

의 요구가 있는 경우에는 그 요구를 접수

한 날부터 60일 이내에 요구인의 소속기관 

등의 장에 대한 신분보장조치의 요구 또는 

권고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이 경우 필요

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의결

을 거쳐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제25조(조사결과 등의 통보) ①………… 
……………………………………………… 
……………………………………………… 
……………………………………………… 
……………………………………………… 
…………………………

  1.~2. (현행과 같음)
  3. 제35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 또는 제

35조의2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

당되거나 해당될 것으로 예측되는 경우 

그 사실

  4.~5. (현행과 같음)
  ② (현행과 같음)
제29조(신분보장조치등의 요구) 법 제32조제

2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신분보장조

치, 인․허가 및 계약 등의 잠정적 효력유지 

등 그 밖에 필요한 조치(이하 “신분보장조

치등”이라 한다)…………………………… 
……………………

제30조(불이익 처분에 대한 조사) ①………
법 제32조제5항……………………………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② (현행과 같음)
제31조(신분보장조치등의 결정) ①…… 법 

제32조제2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신분

보장조치등의 요구가 있는 경우에는 그 요

구를 접수한 날부터 60일 이내에 요구인이 

소속된 기관․단체․기업 또는 관련기관(이하 

“소속기관등”이라 한다)의 장에 대한 신분

보장조치등의 요구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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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② (생  략)
  ③위원회는 신분보장조치 요구인의 신분 

등이 원상회복될 수 있도록 소속기관 등의 

장에게 요구하거나 권고할 수 있다.

  ④위원회는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원상회복

이 어렵다고 인정되는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전직 등 원상회복에 상응하는 조

치를 소속기관 등의 장에게 요구하거나 권

고할 수 있다.
  ⑤위원회는 제3항 또는 제4항의 규정에 의

한 요구 또는 권고를 한 때에는 이를 신분

보장조치의 요구인에게 지체없이 통지하여

야 한다.
제32조(조치결과의 통보 등) ① (생  략)
  ②위원회로부터 법 제32조제6항의 규정에 

의하여 신분보장조치를 요구받은 기관의 

장이 적절한 신분보장조치를 취하지 못하

는 경우에는 그 사유를 위원회에 소명하여

야 한다.
  <신  설>

제33조(신고자 비밀보장) ①~② (생  략)
  <신  설>

  ② (현행과 같음)
  ③위원회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결정에 

따라 요구인의 신분보장조치등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소속기관등의 장에게 요구하거

나 권고할 수 있다.
  ④…………………………신분보장조치등 

……………………………………………… 
……………신분보장조치등……………… 
……………………………………………… 
…………

  ⑤…………………………………………… 
……………………………………신분보장조

치등 … … … … … … … … … … … … … … … 
……

제32조(조치결과의 통보 등) ① (현행과 같음)
  ②…………법 제32조제7항………적절한 

조치를 요구받은 기관의 장이 당해 조

치…………………………………………… 
……………………………………………… 
…….

  ③법 제32조제9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원회

로부터 전직․전출․전입 또는 파견근무 등 

인사에 관한 조치를 요구받은 중앙인사위

원회 또는 관련 기관의 장은 그 조치결과

를 60일 이내에 위원회에 통보하여야 한다. 
이 경우 위원회의 요구내용에 따른 조치를 

못하는 경우에는 그 사유를 위원회에 통보

하여야 한다.
제33조(신고자 비밀보장) ①․~② (현행과 같음)
  ③위원회는 신고자 또는 신고자의 친족․동

거인의 인적사항 등이 다른 사람에게 알려

지거나 공개 등이 이루어진 경우에는 그 

경위를 확인하고, 법 제33조제5항의 규정

을 위반하였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고발

하거나 징계권자에게 관련자의 징계를 요

청하는 등의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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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4조(신변보호) ① (생  략)
  ②법 제33조제2항 후단의 규정에 의한 신

변보호조치를 요구받은 관할 경찰서장은 

위원회와의 협의를 거쳐 특정범죄신고자등

보호법 시행령 제7조의 규정에 의한 조치

를 취하여야 한다.
  ③신고자 및 보호대상자에 대한 신변보호

조치의 필요성이 급박하여 위원회의 결정

을 기다릴 시간적 여유가 없을 경우에는 

위원장이 관할 경찰서장에게 신변보호조치

를 요구할 수 있다.
  ④관할 경찰서장은 위원회가 요구한 신변

보호조치의 기간이 종료되었거나 신변보호

조치의 필요성이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에

는 위원회와의 협의를 거쳐 그 조치를 해

제할 수 있다.
  ⑤ (생  략)

제4장 부패행위 신고자 보상

  <신  설>

제34조(신변보호) ①(현행과 같음)
  ②…………………………………………… 

…………… 경찰청장, 관할 지방경찰청장 

또는 관할 경찰서장……………………… 
… … … … … … … … … … … … … … … … …
…………………

  ③…………………………………………… 
……………………………………………… 
… … … … … … … … … … … … … … … … …
……… 경찰청장, 관할 지방경찰청장 또는 

관할 경찰서장……….
  ④경찰청장, 관할 지방경찰청장 또는 관할 

경찰서장… … … … … … … … … … … … … 
……………………………………………… 
……………………………………………… 
……

  ⑤ (현행과 같음)

제4장 부패행위 신고자의 포상 및 보상

제35조(포상금의 지급사유 등) ①법 제36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는 경우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부패행위자에 대하여 공소제기․기소유예․

기소중지, 통고처분, 과태료 또는 과징

금의 부과, 징계처분 및 시정조치 등이 

있는 경우

  2. 법령의 제정․개정 등 제도개선에 기여한 

경우

  3. 부패행위신고에 의하여 신고와 관련된 

정책 등의 개선․중단 또는 종료 등으로 

공공기관의 재산상 손실을 방지한 경우

  4. 금품 등을 받아 자진하여 그 금품 등을 

신고한 경우

  5. 그 밖에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다고 보

상심의위원회가 인정하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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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5조(보상사유) ①법 제36조제3항의 규정

에 의하여 보상금을 지급할 수 있는 경우

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부과 및 환

수 등으로 인하여 직접적인 공공기관 수입

의 회복이나 증대 또는 비용의 절감을 가

져온 경우를 말한다.
  1.․2. (생  략)
  3. 손해배상 청구소송 또는 부당이득 반환

소송 등에 의한 환수

  <신  설>
  4. (생  략)
  ②제1항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부과 및 환

수 등은 신고서에 구체적으로 적시한 내용

및 증거자료 등과 직접적으로 관련된 것에 

한한다.
  <신  설>

제37조(보상심의위원회의 구성 등) 
  ① (생  략)
  ②보상위원장은 국가청렴위원회 위원중에

서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임명한다.
  ③ ~ ⑤ (생  략)

  ②제1항제1호 내지 제3호 및 제5호에 해당

하는 경우 포상금은 5천만원 이하로 한다.
  ③제1항제4호에 해당하는 경우 포상금은 

신고금액의 20퍼센트 범위 내로 하되, 2억
원 이하로 한다.

  ④제40조제2항, 제43조 및 제46조의 규정

은 포상금을 지급하는 경우에 이를 준용한

다.
  ⑤제1항의 규정에 의한 포상금 지급사유가 

2 이상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그 중 액수가 

많은 것을 기준으로 한다.
제35조의2(보상금의 지급사유) ①………

… … … … … … … … … … … … … … … … …
……… 각 호의 어느 하나……………
……………………………………………… 
………………………………가져오거나 그

에 관한 법률관계가 확정된 경우를 말한다.
  1.․2. (현행과 같음)
  3. 손해배상 또는 부당이득 반환 등에 의한 

환수

  4. 계약변경 등에 의한 비용절감

  5. (현행 제4호와 같음)
  ②……각 호의 어느 하나………………… 

……신고사항 ……………………………… 
……………………………………………… 
………………

  ③법 제36조제2항 후단의 규정에 의한 원

상회복 등에 소요된 비용은 치료, 이사 또

는 실직․전직 등으로 지출된 비용 등을 포

함하여 산정할 수 있다.
제37조(보상심의위원회의 구성 등) 
  ① (현행과 같음)  
  ②………… 위원회 ……………………… 

………………….
  ③ ~ ⑤ (현행과 같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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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9조(보상위원회의 회의) 
  ①․② (생  략)
  ③보상위원회는 보상금의 지급에 관한 심

의를 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신청인 

또는 이해관계인, 그 보상과 관련된 기관의 

공직자, 조사기관의 담당자를 보상위원회

에 출석하게 하거나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④ (생  략)
제40조(보상금의 결정) ①․② (생  략)
  ③보상금의 지급한도액은 2억원으로 하고, 

산정된 보상금의 1천원 단위 이하는 이를 

지급하지 아니한다.
제41조(공직자 보상금의 감액) ①부패행위의 

감사․수사 또는 조사업무에 종사하는 공직

자가 자기의 직무와 관련하여 신고한 경우

에는 보상금을 지급하지 아니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공직자를 제외한 

공직자가 자기직무와 관련하여 신고한 경

우에는 제40조의 규정에 의하여 산정된 보

상금의 100분의 50의 범위 안에서 감액할 

수 있다.
제42조(보상금의 지급결정 등) ①위원회는 

보상위원회가 심의․의결한 사항을 기초로 

하여 보상금의 지급여부 및 지급금액을 결

정하여야 한다.
  ② (생  략)
제43조(보상신청의 경합시 보상금 결정) 
  ① (생  략)
  ②위원회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신고의 

경우 각각의 신고자에 대한 보상금의 지급

금액을 결정함에 있어 부패행위사건의 해

결에 기여한 정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

여 각각의 신고자에게 배분한다. 이 경우 

제40조제2항 및 제41조제2항의 규정에 의

하여 감액을 하는 경우에는 각각의 신고자

별로 감액사유를 고려하여 결정한다.

제39조(보상위원회의 회의) 
  ①․② (현행과 같음)
  ③………………………………포상금 또는 

보상금………………………포상금 지급대

상자, 보상금 신청인 또는 이해관계인, 그 

포상 또는 보상…………………………… 
… … … … … … … … … … … … … … … … …
…………

  ④ (현행과 같음)
제40조(보상금의 결정) ①․② (현행과 같음)
  ③………………………………2 0 억원…… 

………………………천원 단위 미만은… 
…………………………

제41조(공직자 보상금의 지급제한) 부패행위

의 감사․수사 또는 조사업무에 종사중이거

나 종사하였던 공직자가 자기의 직무 또는 

직무이었던 사항과 관련하여 신고한 경우

에는 보상금을 지급하지 아니한다.

제42조(보상금 등의 지급결정 등) ①…
……………………………………………… 
……포상금 또는 보상금………………… … 
…………

  ② (현행과 같음)
제43조(보상신청의 경합시 보상금 결정) 
  ① (현행과 같음)
  ②…………………………………………… 

……………………………………………… 
……………………………………………… 
………………………………………………… 
……………………………………………… 
………제4 0조제2항…………………………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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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4조(보상금의 지급시기) 보상금은 제35조
제1항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부과 및 환수 

등의 절차에 따라 직접적인 공공기관 수입

의 회복이나 증대 또는 비용의 절감을 가

져온 후에 지급한다. 이 경우 그 부과 및 

환수 등에 대한 불복제기기간이 경과되지 

아니하였거나 불복구제절차가 진행중인 경

우에는 그 기간 및 절차가 종료된 후에 지

급한다. 
  <신  설>

  <신  설>

제45조(보상금의 지급절차) 보상금의 지급절

차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

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제46조(보상금의 환수) 위원회 또는 다른 법

률의 규정에 의하여 보상금을 지급한 기관

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보

상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환수할 수 있다.
  1. ~ 3. (생  략)
제53조(과태료의 부과) ① ~ ③ (생  략)
  ④과태료의 부과기준은 별표 2와 같다.

  ⑤ (생  략)

제44조(보상금의 지급시기 등) ①…제35조의

2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
………………………………………………… 
…………………………………………가져오

거나 그에 관한 법률관계가 확정된 후에 

지급한다. …………………………………… 
………………………………………………… 
………………………………………………… 
……………

  ②제1항의 규정 중 법률관계의 확정으로 

보상금을 지급하여야 하는 경우에는 공공

기관의 수입회복 등이 시작될 때까지 제42
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결정된 보상금의 

100분의 50범위 내에서 그 지급을 하지 아

니할 수 있다.
  ③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지급하지 아니한 

보상금은 공공기관의 수입회복 등이 이미 

지급된 보상금을 초과하는 경우 제42조제1
항의 규정에 의하여 결정된 보상금액에 이

를 때까지 초과한 금액을 보상금으로 지급

한다.
제45조(보상금 등의 지급절차) 포상금 또는 

보상금……………………………………… 
……………………………

제46조(보상금의 환수) ………………법령 
……………………………………………… 
… 각 호의 어느 하나……………………… 
………………

  1. ~ 3. (현행과 같음)
제53조(과태료의 부과) ① ~ ③ (현행과 같음)
  ④법 제53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과태료의 

부과기준은 별표 2와 같다.
  ⑤ (현행과 같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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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별표 1]
 보상금의 지급기준(제40조제1항관련)
보상 상

가    액
지  기 

1억원 이하 10%

1억원 과

5억원 이하
1천만원+1억원 과 액의 7%

5억원 과

20억원 이하
3천8백만원+5억원 과 액의 5%

20억원 과

40억원 이하

1억1천3백만원+20억원 과

액의 3%

40억원 과
1억7천3백만원+40억원 과

액의 2%

 ※ 보상대상가액 : 제35조제1항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부과 및 환수 등으로 인하여 가

져온 직접적인 공공기관 수입의 회복이

나 증대 또는 비용의 절감액을 말한다.

〔별표 2〕
 과태료의 부과기준(제53조제4항관련)
 
 1. 일반기준

  가. ~ 나. (생 략)

 2. 개별기준

반행 과태료 액

면  해고 등 신고자의 신분상

실에 해당하는 불이익조치
 1,000만원

직 해제․강등․승진의 제한  

이에 하는 불이익 조치
  700만원

보․ 출  이에 하는 불이

익 조치
  500만원

임 의 차별지  등 근무조건상의 

차별
  300만원

〔별표 1〕
 보상금의 지급기준(제40조제1항관련)
보상 상

가    액
지  기 

1억원 이하  20%

1억원 과

5억원 이하
2천만원+1억원 과 액의 14%

5억원 과

20억원 이하
7천6백만원+5억원 과 액의 10%

20억원 과

40억원 이하

2억2천6백만원+20억원 과

액의 6%

40억원 과
3억4천6백만원+40억원 과

액의 4%

 ※ 보상대상가액 : 제35조의2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
    ……………………………………가져오

거나 그에 관한 법률관계가 확정된…
〔별표 2〕
 과태료의 부과기준(제53조제4항관련)
 
 1. 일반기준

  가. ~ 나. (현행과 같음)

 2. 개별기준

반행 과태료 액

면  해고 등 신고자의 신분

상실에 해당하는 불이익조치
 1,000만원

직 해제․강등․승진의 제한  

이에 하는 불이익 조치
  700만원

보․ 출  이에 하는 불이

익 조치
  500만원

임 의 차별지 , 집단따돌림 

는 업무를 부여하지 아니하는 경

우 등 근무조건상의 차별

  300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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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국가청렴위원회 회의운영 

가. 전원회의 개최현황

차 수 회 의 일
상 정 의 안

비고
계 의결사항 보고사항

계 179건 111건 68건

제 67 차 ’05. 1.17 5건 2건 3건

제 68 차 2. 1 3건 2건 1건

제 69 차 2.15 10건 8건 2건

제 70 차 2.28 6건 4건 2건

제 71 차 3. 7 5건 3건 2건

제 72 차 3.21 7건 5건 2건

제 73 차 4.18 15건 12건 3건

제 74 차 4.25 2건 1건 1건

제 75 차 5. 9 7건 5건 2건

제 76 차 5.23 8건 5건 3건

제 77 차 6.20 15건 8건 7건

제 78 차 7. 4 8건 5건 3건

제 79 차 7.25 13건 10건 3건

제 80 차 7.29 1건 1건 -

제 81 차 8.22 9건 7건 2건

제 82 차 9. 5 10건 5건 5건

제 83 차 9.26 12건 8건 4건

제 84 차 1건 - 1건

제 85 차 10.17 8건 4건 4건

제 86 차 11. 7 9건 5건 4건

제 87 차 11.21 7건 - 7건

제 88 차 11.28 1건 1건 -

제 89 차 12.19 17건 10건 7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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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상정의안(의결사항)

연 번 
차  수 

(연월일)
의   안   명 소관부서

1 67차
(1. 17) 군 장교의 불법 범죄경력 조회 등 신고심사국

2 67차
(1. 17) 공유재산 관리 소홀로 인한 직무유기 신고심사국

3 68차
(2. 1) 기초자치단체장의 뇌물수수 등 비리 신고심사국

4 68차
(2. 1) 분과위원회 위원장과 위원의 임명에 관한 건 법무관리관실

5 69차
(2. 15) 공유재산 취득 및 관리 관련 비리 의혹 신고심사국

6 69차
(2. 15) 방위산업체 납품원가 조작 국고 손실 신고심사국

7 69차
(2. 15) 검찰공무원 뇌물수수 등 비리 신고심사국

8 69차
(2. 15) 지방선거의 정치자금 제도개선 방안 정책기획실

9 69차
(2. 15) 공사․계약분야 제도개선 권고안 정책기획실

10 69차
(2. 15) 수출입물류분야 제도개선 권고안 정책기획실

11 69차
(2. 15) 정보통신기술분야 제도개선 권고안 정책기획실

12 69차
(2. 15) 의약품분야 제도개선 권고안 정책기획실

13 70차
(2.28) 공기업분야 부패방지를 위한 제도개선 권고안 정책기획실

14 70차
(2.28) 단속․점검분야 부패방지를 위한 제도개선 권고안 정책기획실

15 70차
(2.28) 신고자 신분보장조치요구 처리기간 연장 신고심사국

16 71차
(3. 7) 특별재해구역시설 복구지원비 부당 지급 신고심사국

17 71차
(3. 7) 기초자치단체장의 뇌물수수 의혹 신고심사국

18 71차
(3. 7) 지방계약직 공무원 채용 비리 의혹 등 신고심사국

19 72차
(3.21) 부패방지위원회 행정심판위원회 규칙(안) 법무관리관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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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 번 
차  수 

(연월일)
의   안   명 소관부서

20 72차
(3.21) 지방공무원의 뇌물수수 비리 신고심사국

21 72차
(3.21) 재활용업체 선정관련 비리 신고심사국

22 72차
(3.21) 사찰 오수처리 시설공사 국고보조금 등 횡령 신고심사국

23 72차
(3.21) 공직유관단체 간부의 금품수수 신고심사국

24 73차
(4.18) 전직 지방공무원의 인․허가 관련 금품수수 신고심사국

25 73차
(4.18) 국립대학교 교수 연구비 횡령 비리 등 신고심사국

26 73차
(4.18) 기초자치단체장의 재활용품업체선정관련 직권남용 신고심사국

27 73차
(4.18) 공기업 직원의 뇌물수수 의혹 신고심사국

28 73차
(4.18) 산업재해 급여 부당 수령 및 직무유기 의혹 신고심사국

29 73차
(4.18)

「00고등학교 교원보수 부당지급」건 관련 보상금 
지급

신고심사국

30 73차
(4.18)

「00약국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 부정청구」건 관
련 보상금 지급

신고심사국

31 73차
(4.18)

「00의원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 부정청구」건 관
련 보상금 지급

신고심사국

32 73차
(4.18)

「폐기물처리 톤수조작 수거비 횡령」건 관련 보상
금 지급

신고심사국

33 73차
(4.18)

「00기관 전기공사관련 예산낭비」건 신고자 신분
공개 경위 확인용구

신고심사국

34 73차
(4.18)

「DB구축사업 관련 국가예산 낭비」건 신분보장조
치요구 처리기간 연장

신고심사국

35 73차
(4.18)

「부패한 교육계의 부조리」건 관련  신분보장 조
치요구 처리기간 연장

신고심사국

36 74차
(4.25) 분과위원회 위원장과 위원 임명에 관한 건 법무관리관

37 75차
(5. 9) 기초자치단체장 의회 의원들의 비리 등 신고심사국

38 75차
(5. 9) 배수펌프장 밸브 설치 예산 낭비 신고심사국

39 75차
(5. 9) 주택가 공동주차장 건설 관련 비리 신고심사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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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 번
차  수 

(연월일)
의   안   명 소관부서

40 75차
(5. 9) 전 공기업 직원의 뇌물수수 의혹 등 신고심사국

41 75차
(5. 9)

「수질분석 수수료 부당지급」건 관련 신고자 신
분보장조치요구 처리기간 연장

신고심사국

42 76차
(5.23) 병원행정 처분 관련 뇌물수수 신고심사국

43 76차
(5.23) 의료급여 비용 부당 청구 의혹 신고심사국

44 76차
(5.23) 전국 국․공립 대학 기성회비 부당지출 신고심사국

45 76차
(5.23)

「00중학교 관련자의 부패혐의신고」건 관련 신
분보장조치요구 처리기간 연장

신고심사국

46 76차
(5.23) 전문위원 위촉에 관한 건 정책기획실

47 77차
(6.20) 경찰공무원 뇌물수수 비리 신고심사국

48 77차
(6.20) 지방공무원 뇌물수수 의혹 신고심사국

49 77차
(6.20) 우체국 공무원 횡령 비리 의혹 신고심사국

50 77차
(6.20)

「수질분석수수료 부당지급」건 관련 신고자 신
분보장조치요구

신고심사국

51 77차
(6.20)

「수질분석수수료 부당지급」건 관련 신고자 신
분보장조치요구

신고심사국

52 77차
(6.20)

「DB구축사업 관련 국가예산낭비」건 관련 신고
자 신분보장조치요구

신고심사국

53 77차
(6.20)

「부패한 교육계의 부조리」건 관련 신고자 신분
보장조치요구

신고심사국

54 77차
(6.20)

「환경미화원에 대한 부당한 인사」건 관련 신고
자 신변보호조치요구

신고심사국

55 77차
(6.20)

「00고등학교 교장 등의 비리」건 관련 신분보장
조치요구 처리기간 연장

신고심사국

56 78차
(7. 4) 지방공무원 도서구입 입찰관련 비리 신고심사국

57 78차
(7. 4) 세무공무원 뇌물수수 의혹 신고심사국

58 78차
(7. 4) 공공재단 연구장려금 부당 지급 신고심사국

59 78차
(7. 4) 부패방지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에 관한 건 정책기획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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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 번 
차  수

(연월일)
의   안   명 소관부서

60 78차
(7. 4) 공무원의청렴유지등을위한 행동강령중 개정안 신고심사국

61 79차
(7.25) 학군단 일직비 부당 지급 신고심사국

62 79차
(7.25) 검찰공무원 뇌물수수 의혹 등 신고심사국

63 79차
(7.25)

「00중학교 관계자의 부패혐의 신고」건 관련 신고자 
신분보장조치요구

신고심사국

64 79차
(7.25) 「00공사 직원들의 입찰 관련 비리」건 관련 보상금 지급 신고심사국

65 79차
(7.25)

「월드컵 관련 시청공무원의 업무상 배임 및 뇌물수수」
건 관련 보상금 지급

신고심사국

66 79차
(7.25)

「공립고등학교 교사의 훈련비 등 공금횡령」건 관련 
보상금 지급

정책기획실

67 79차
(7.25)

「시각장애인 복지관 운영 관련 비리」건 관련 보상금 
지급

신고심사국

68 79차
(7.25)

「경찰공무원 뇌물수수 및 업무상 횡령 등」건 관련 
보상금 지급

신고심사국

69 79차
(7.25) ’05년도 공공기관 청렴도 측정 실시계획안 정책기획실

70 79차
(7.25) 신용보증기관의 부패방지를 위한 제도개선 권고안 신고심사국

71 80차
(7.29) 대학연구비 집행투명성 제고를 위한 제도개선 권고안 정책기획실

72 81차
(8.22) 군 장성의 부패행위 신고심사국

73 81차
(8.22) 국립대학교 교수의 향응수수 비리 신고심사국

74 81차
(8.22) 교육청 공무원의 부패행위 신고심사국

75 81차
(8.22) 의료급여 비용 부당 청구 비리 등 신고심사국

76 81차
(8.22) 교육청 직원의 금품수수 의혹 신고심사국

77 81차
(8.22) 산업재해 장해보상연금 등 부당수령 의혹 신고심사국

77 81차
(8.22) 세무분야부패방지를 위한 제도개선권고안 정책기획실

78 82차
(9. 5) 검찰공무원 금품수수 의혹 신고심사국

79 82차
(9. 5) 공기업의 검침용역 관련 비리 의혹 신고심사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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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 번 
차  수 

(연월일)
의   안   명 소관부서

80 82차
(9. 5) 상수도사업소 검침용역원 비리 및 국고금 손실 등 신고심사국

81 82차
(9. 5) 세무분야 부패방지를 위한 제도개선 권고안(추가) 정책기획실

82 82차
(9. 5)

「00고등학교 교장 등의 비리」건 관련 신분보장조치요
구 건 처리기간 연장

신고심사국

83 83차
(9.26) 군부대 입찰 및 납품 비리 신고심사국

84 83차
(9.26) 전․현직 정치인 금품수수 비리 의혹 등 신고심사국

85 83차
(9.26) 분뇨처리장 약품대금 부당 지급 신고심사국

86 83차
(9.26) 주차장 대부료 부당 징수 신고심사국

87 83차
(9.26) 국립대학교 교수 임용 등 비리 신고심사국

88 83차
(9.26) 부패방지위원회운영세칙중 개정안 법무관리관실

89 83차
(9.26) 신고사무처리지침중 개정안 신고심사국

90 83차
(9.26) 전문위원 위촉에 관한 건 정책기획실

91 83차
(9.26) 분과위원회 위원 임면에 관한 건 신고심사국

92 85차
(10.27) 방위산업체의 국고손실 의혹 신고심사국

93 85차
(10.27) 출입국관리분야 투명성 제고를 위한 제도개선 권고안 정책기획실

94 85차
(10.27) 교육분야 불법 찬조금 근절을 위한 제도개선 권고안 정책기획실

95 85차
(10.27)

보험 계약체결․처리과정 리베이트 근절을 위한 제도개선 
권고안

정책기획실

96 85차
(10.27)

「00소방서 관계자의 부패행위 신고」 건 관련 신고자 
신분보장조치요구

신고심사국

97 86차
(11.7) 「00구 복지재단의 비리」건 관련 보상금 지급 신고심사국

98 86차
(11.7)

「00시 생활쓰레기 처리 관련 예산낭비」건 관련 보상금 
지급

신고심사국

99 86차
(11.7)

「철도시설물 건축관련 금품수수 등 비리」건 관련 보상
금 지급

신고심사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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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 번 
차  수 

(연월일)
의   안   명 소관부서

100
86차
(11.7)

「정부보조 위탁사업 관련 보조금 횡령」건 관련 보상금 
지급

신고심사국

101
86차
(11.7)

「공립중학교 태권도부 운영 관련 부패행위 」건 관련 
보상금 지급

신고심사국

102
88차

(11.28)
공무원행동강령 개정지침안 신고심사국

103
89차

(12.19)
분과위원회 위원 임면에 관한 건 법무관리관실

104
89차

(12.19)
신고자보호사무운영지침 등 일부개정예규(안) 법무관리관실

105
89차

(12.19)
부패방지위원회법령업무처리규정 등 일부개정훈령(안) 법무관리관실

106
89차

(12.19)
「도선폐업 보상 관련 감정평가 비리」건 관련 보상금 
지급

신고심사국

107
89차

(12.19)
「00기관 전기공사관련 예산낭비」건 관련 보상금 지급 신고심사국

108
89차

(12.19)
「00청 직원의 탈세신고 처리지연 비리」건 관련 보상금 
지급

신고심사국

109
89차

(12.19)
「허위계약서 이용 지방세 과소 신고, 납부 묵인」건 관
련 보상금 지급

신고심사국

109
89차

(12.19)
「공공기관 상대 건축 폐기물 처리비용 과다청구」건 관
련 보상금 지급

신고심사국

111
89차

(12.19)
교육기자재 구매 및 수익자 부담 사업관련 제도개선 권
고안

정책기획실



602∙청렴백서

다. 상정의안(보고사항)

연 번 
차  수 

(연월일)
의   안   명 소관부서

1 67차
(1. 17) 제도개선 종합대책 추진상황 보고 정책기획실

2 67차
(1. 17) 이첩사항 조사결과 통보 검토 신고심사국

3 67차
(1. 17) 신고사항 처리개요 신고심사국

4 68차
(2. 1) 위원회 업무현황 보고 정책기획실

5 69차
(2. 15) 이첩사항 조사결과 통보 검토 신고심사국

6 69차
(2. 15) 신고사항 처리개요 신고심사국

7 70차
(2. 28)

근무조건상 차별에 대한 신분보장조치요구 조사결과 
보고

정책기획실

8 70차
(2. 28) 중장기 제도개선 기본계획(안) 보고 정책기획실

9 71차
(3. 7) 이첩사항 조사결과 통보 검토 신고심사국

10 71차
(3. 7) 신고사항 처리개요 신고심사국

11 72차 
(3.21) 이첩사항 조사결과 통보 검토 신고심사국

12 72차 
(3.21) 신고사항 처리개요 신고심사국

13 73차 
(4.18)

「보건소 공무원들의 업무상 배임」건 관련 위원회의 
징계요구건에 대한 결과 보고

신고심사국

14 73차 
(4.18) 신고사항 처리개요 신고심사국

15 73차 
(4.18) 이첩사항 조사결과 통보 검토 신고심사국

16 74차
(4. 25) 위원회 업무현황 보고 신고심사국

17 75차
(5. 9) 이첩사항 조사결과 통보 검토 신고심사국

18 75차
(5. 9) 신고사항 처리개요 신고심사국

19 76차
(5.2 3) 이첩사항 조사결과 통보 검토 신고심사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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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안 
번호 

상  정 
(연월일)

의   안   명 소관부서

20 76차
(5. 23) 신고사항 처리개요 신고심사국

21 76차
(5. 23) 부패방지위원회직제 전부개정령안 신고심사국

22 77차
(6. 20) 2006년도 부패방지위원회 세출예산 요구(안) 신고심사국

23 77차
(6. 20) 투명사회협약실천협의회 지원 예비비 신청 요구(안) 신고심사국

24 77차
(6. 20) 부패방지위원회 직제 전부개정령안 신고심사국

25 77차
(6. 20)

공기업 투명사회협약 체결 및 실천협의회 창립총회 
결과 보고

정책기획실

26 77차
(6. 20)

「00기관 전기공사 관련 예산낭비」건 관련 신고자 
신분공개 경위 확인요구 처리결과 보고

신고심사국

27 77차
(6. 20) 이첩사항 조사결과 통보검토 신고심사국

28 77차
(6. 20) 신고사항 처리개요 신고심사국

29 78차
(7. 4) 이첩사항 조사결과 통보 검토 신고심사국

30 78차
(7. 4) 신고사항 처리개요 신고심사국

31 78차
(7. 4) 부패방지위원회 직제 전부개정령안 수정 신고심사국

32 79차
(7. 25)

APEC 반부패 투명성 심포지엄 및 T/F 회의 준비현
황 보고

신고심사국

33 79차
(7. 25) 이첩사항 조사결과 통보 검토 신고심사국

34 79차
(7. 25) 신고사항 처리개요 신고심사국

35 81차
(8. 22) 이첩사항 조사결과 통보 검토 신고심사국

36 81차
(8. 22) 신고사항 처리개요 신고심사국

37 82차
(9. 5) 위원회 조직개편안 수정 신고심사국

38 82차
(9. 5) 제도개선 부진과제 조치계획 신고심사국

39 82차
(9. 5)

「보건소 공무원들의 업무상 배임」건 관련 신분보
장조치요구 인사교류 철회 요청

신고심사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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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안 

번호 

상  정 

(연월일)
의   안   명 소관부서

40
82차
(9. 5)

이첩사항 조사결과 통보 검토 신고심사국

41
82차
(9. 5)

신고사항 처리개요 정책기획실

42
83차

(9. 26)
청렴국가 실현을 위한 위원회 역할 및 활동방향 신고심사국

43
83차

(9. 26)
지방선거의 정당공천제 개선 검토 신고심사국

44
83차

(9. 26)
「00시 종합운동장 설계 용역 부당집행」건 관련 신

고자 신분보장조치요구 취하
신고심사국

45
83차

(9. 26)
신고사항 처리개요 신고심사국

46
84차

(10. 5)
유엔 부패방지 협약 발효 관련 보고 홍보협력국

47
85차

(10. 17)
이첩사항 조사결과 통보 검토 신고심사국

48
85차

(10. 17)
신고사항 처리개요 신고심사국

49
85차

(10. 17)
제1분과위원회 심의․의결사항 보고 법무관리관실

50
85차

(10. 17)
제3분과위원회 심의․의결사항 보고 법무관리관실

51
86차
(11.7)

제1분과위원회 심의․의결사항 보고 법무관리관실

52
86차
(11.7)

제2분과위원회 심의․의결사항 보고 법무관리관실

53
86차
(11.7)

이첩사항 조사결과 통보검토 신고심사국

54
86차
(11.7)

신고사항 처리개요 신고심사국

55
87차

(11.21)
「00고등학교 교장 등의 비리」건 관련 신분보장조치

요구 취하
신고심사국

56
87차

(11.21)
「환경미화원에 대한 부당한 인사」건 관련 신분보장

조치요구 취함
신고심사국

57
87차

(11.21)
제1분과위원회 심의․의결사항 보고 법무관리관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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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안 

번호 

상  정 

(연월일)
의   안   명 소관부서

58
87차

(11.21)
제2분과위원회 심의․의결사항 보고 법무관리관실

59
87차

(11.21)
제3분과위원회 심의․의결사항 보고 법무관리관실

60
87차

(11.21)
신고사항 처리개요 신고심사국

61
87차

(11.21)
위원회조직개편(안) 수정 신고심사국

62
89차

(12.19)
제1분과위원회 심의․의결사항 보고 법무관리관실

63
89차

(12.19)
제2분과위원회 심의․의결사항 보고 법무관리관실

64
89차

(12.19)
제3분과위원회 심의․의결사항 보고 법무관리관실

65
89차

(12.19)
비위면직자 취업실태조사 결과보고 신고심사국

66
89차

(12.19)
공무원행동강령 업무편람 개편안 보고 신고심사국

67
89차

(12.19)
이첩사항 조사결과 통보검토 신고심사국

68
89차

(12.19)
신고사항 처리개요 신고심사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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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 분과위원회 위임 의결사항

연 번 
분  과

(연월일)
의   안   명 소관부서

1 3분과
(10. 6) 대학교수의 연구비 횡령 비리 신고심사국

2 3분과
(10. 6) 대학교수의 자치단체 지원금 횡령 의혹 등 신고심사국

3 3분과
(10. 6) 직무상 취득한 정보를 이용한 부동산 투기 신고심사국

4 3분과
(10. 6) 정부산하기관장의 사보제작 업체 선정 비리 신고심사국

5 3분과
(10. 6) 00법원의 시간외 근무수당 부당 지급 신고심사국

6 1분과
(10.17) 해양경찰관 등의 직무유기 의혹 신고심사국

7 1분과
(10.17)

「학교법인 00학원에 관한 부패행위 신고」건 관련 
신분보장조치요구 처리기간 연장

신고심사국

8 3분과
(10.17) TV 스포츠 중계관련 금품수수 비리 신고심사국

9 3분과
(10.17) 국유지 매각 관련 금품수수 의혹 신고심사국

10 1분과
(11. 7) 지방산업단지 공사 관련 비리 신고심사국

11 1분과
(11. 7) 경찰공무원 뇌물수수 의혹 등 신고심사국

12 1분과
(11. 7) 경찰공무원 뇌물수수 의혹 신고심사국

13 1분과
(11. 7) 태풍피해 복구사업 보조금 등 과다지급 신고심사국

14 1분과
(11. 7) 상이군경회 지회장의 횡령 의혹 신고심사국

15 1분과
(11. 7) 기초자치단체 의회 의원 비리 등 건의 재조사 요구 신고심사국

16 1분과
(11. 7) 의료급여 비용 부당 청구 의혹 신고심사국

17 2분과
(11. 7) 병원의 요양급여 비용 부당 청구 신고심사국

18 2분과
(11. 7) 국립대 교수의 용역 관련 부패행위 의혹 등 신고심사국

19 2분과
(11. 7) 초등학교 보수공사 예산낭비 의혹 등 신고심사국

20 2분과
(11. 7) 경찰공무원 금품수수 등 비리 의혹 신고심사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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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안 

번호 

상  정 

(연월일)
의   안   명 소관부서

21 2분과
(11.18) 부적격 혈액유통 관련 부패 신고심사국

22 2분과
(11.18) 대학교수의 연구비 편취 의혹 신고심사국

23 1분과
(11.21) 신기술에 의한 수의계약으로 국고손실 의혹 신고심사국

24 3분과
(11.21) 정부전산화사업 입찰 관련 부패 의혹 신고심사국

25 3분과
(11.21) 정부지원 연구용역비 횡령 의혹 신고심사국

26 3분과
(11.21) 대학교수의 연구비 횡령 의혹 신고심사국

27 3분과
(11.21) 국가위탁사업 관련 국고금 부당 청구 등 신고심사국

28 3분과
(11.21) 철도고압선 주변 전화잡음 방지 대책비 과다청구 신고심사국

29 3분과
(12. 1) 사회복지법인의 보조금 횡령 비리 신고심사국

30 1분과
(12.19) 보상금 과다지급 등 예산낭비 의혹 신고심사국

31 1분과
(12.19)

지방계약직 공무원 채용비리 의혹 건 조사결과에 
대한 이의신청

신고심사국

32 1분과
(12.19)

「학교법인00학원에 관한 부패행위 신고」건 관련 
협조자 신분보장조치요구 처리기간 연장

신고심사국

33 1분과
(12.19)

「군부대 입찰 및 납품비리」건 관련 신고자 
신분보장조치요구 처리기간 연장

신고심사국

34 2분과
(12.19) 요양급여 비용 부당 청구 및 지급 신고심사국

35 2분과
(12.19) 공립대학 교수의 성적조작 등 직권남용 비리 신고심사국

36 2분과
(12.19) 국립대 교직원의 시간외 근무수당 부당 청구 신고심사국

37 2분과
(12.19) 대학교수의 연구비 횡령 의혹 신고심사국

38 3분과
(12.19) 농협조합장 등의 면세유 횡령 의혹 신고심사국

39 3분과
(12.19) 단위농협직원의 불법대출로 국고손실 의혹 신고심사국

40 3분과
(12.19) 공기업 직원의 뇌물수수 의혹 등 신고심사국

41 3분과
(12.19) 국․공립 중학교 업무추진비 부당 집행 신고심사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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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 분과위원회 운영

차   수 제1분과위원회 제2분과위원회 제3분과위원회

계 18회 16회 20회

제 1 차 1. 17 1. 17 -

제 2 차 1. 24 1. 24

제 3 차 2. 15 - 2. 15

제 4 차 - 2. 16 2. 16

제 5 차 3.  7 3.  7 3.  7

제 6 차 3. 21 3. 21 3. 21

제 7 차 - 4. 18 4. 18

제 8 차 5.  9 - 5.  9

제 9 차 5. 23 5. 23 -

제 10 차 - 5. 31 -

제 11 차 - - 6. 14

제 12 차 6. 20 - 6. 20

제 13 차 7.  4 - 7.  4

제 14 차 7. 25 - 7. 25

제 15 차 7. 29

제 16 차 8. 22 8. 22 8. 22

제 17 차 9.  5 9.  5 9.  5

제 18 차 9. 26 9. 26 -

제 19 차 10. 6 - 10. 6

제 20 차 10. 17 10. 17 10. 17

제 21 차 11. 7 11. 7 11. 7

제 22 차 - 11. 18 -

제 23 차 11. 21 - 11. 21

제 24 차 - - 12.  1

제 25 차 12. 19 12. 19 12. 19

제 26 차 - 12. 2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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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부패방지 전문가 교육과정 교육프로그램

  가. 정보통신 분야

    ◦기  간 : 2005. 3.28(월)～4. 1( )

    ◦ 장  소 : 정보통신공무원교육원(천안 소재)

    ◦   상 : 정보통신부 소속 부패방지 는 감사업무담당

                공직자(40명)

    ◦ 세부 교육 로그램

시간  1일차  2일차  3일차  4일차  5일차

09:00~09:50
과정안내 및 

교육생 소개 정보통신부 

청렴도 

향상방안

공무원행동

강령 이해

정보통신분야 

부패 및 

부조리 

사례분석

부패극복 

성공사례 

특강

10:00~10:50
국가발전과 

부패방지

우리글 

바로쓰기

부패방지관련 

법령의 이해
11:00~11:50

영상교육

(참여정부와 

부패청산,슈퍼

스타 최대로)

영상교육

(부패방지대책 

평가보고회)

12:00~13:00 중 식

13:00~14:50 친절교육
토론및 

설득기법
건강특강

공직사회 

부패척결을

위한 토론

수료식

15:00~16:50
감사시스템 

개선사례

해외 반부패 

정책사례

다산사상에 

나타난 

공직윤리



610∙청렴백서

  나. 일반행정 분야

    ◦ 기  간 

      - 1차 : 2005. 4.25(월)～4.29( )

      - 2차 : 2005. 6.13(월)～6.17( )

    ◦ 장  소 : 서울시교육연수원

    ◦   상 : 앙행정기  부패방지 는 감사업무담당 공무원 (77명)

    ◦ 세부 교육 로그램

시간  1일차  2일차  3일차  4일차  5일차

09:00~09:50
과정안내 및 

교육생 소개

부패방지 

정책방향

공무원행동

강령 이해

부패방지 

제도개선
투명사회협약

(동영상 및 

강의)10:00~10:50
국가발전과 

부패방지

부패방지 

성공사례 특강

우리글 

바로쓰기

영상교육(부패

방지 대책 

평가보고대회)
11:00~11:50

영상교육

(참여정부와 

부패청산,슈퍼

스타 최대로)

설문조사 및 

토론

12:00~13:00 중 식

13:00~14:50
부패방지관련 

법령의 이해

토론 및 

설득기법
건강특강

공직사회 

부패척결을

위한 토론

수료식

15:00~16:50
감사시스템 

개선사례
갈등분쟁 해결

다산사상에 

나타난 

공직윤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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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 교육행정 분야

    ◦ 기  간 

      - 1차 : 2005. 5.23(월)～5.27( )

      - 2차 : 2005. 5.30(월)～6. 3( )

    ◦ 장  소 : 서울시교육연수원

    ◦   상 : 시․도  시․군․구교육청 부패방지 는 감사업무담당 공무

원(150명)

    ◦ 세부 교육 로그램

시간  1일차  2일차  3일차  4일차  5일차

09:00~09:50
과정안내 및 

교육생 소개

영상교육(부패

방지대책 

평가보고대회1)

영상교육(부패

방지대책 

평가보고대회2)

영상교육(투명

사회협약식)
부패극복 

성공사례 

특강

10:00~10:50
국가발전과 

부패방지

부패방지 

정책방향

우리글 

바로쓰기
투명사회협약

11:00~11:50

영상교육

(참여정부와 

부패청산,슈퍼

스타 최대로)

공직사회 

부패척결을 

위한 토론

12:00~13:00 중 식

13:00~14:50
부패방지관련 

법령의 이해

부패방지 

제도개선
건강특강

토론및 

설득기법

공직사회 

부패척결을 

위한 토론

15:00~16:50
감사시스템 

개선사례
갈등분쟁 해결

다산사상에 

나타난 

공직윤리

공무원행동강

령 이해

설문조사 및 

수료식



612∙청렴백서

라. 자치행정 분야

    ◦ 기  간 

      - 1차 : 2005. 9. 5(월)～9.9( )

      - 2차 : 2005. 9.26(월)～9.30( )

    ◦ 장  소 : 서울시교육연수원

    ◦   상 : 시․도  시․군․구 부패방지 는 감사업무담당 공무원

(125명)

    ◦ 세부 교육 로그램

시간  1일차  2일차  3일차  4일차  5일차

09:00~09:50 과정안내 및 

교육생 소개

공무원행동

강령 이해

부패방지 

제도개선

영상교육(투명

사회협약식)

공직사회 

부패척결을 

위한 토론

10:00~10:50

투명사회협약국가발전과 

부패방지

부패방지 

우수사례

신고자 

보호보상11:00~11:50

12:00~13:00 중 식

13:00~14:50

영상교육 영상교육(부
패방지 

대책평가보고

대회)

건강특강
부패극복 

성공사례 특강

우리글 

바로쓰기
부패방지 

정책방향

15:00~16:50 갈등분쟁 해결
토론 및 

설득기법

다산사상에 

나타난 

공직윤리

부패방지 

법령이해

설문조사 및 

수료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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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마. 법무행정 분야

    ◦ 기  간 : 2005.10.17(월)～10.21( )

    ◦ 장  소 : 서울시교육연수원

    ◦   상 : 법무부소속 부패방지 는 감사업무담당 공무원(40명)

    ◦ 세부 교육 로그램

시간  1일차  2일차  3일차  4일차  5일차

09:00~09:50
입교식

공무원행동강

령 이해

부패방지 

제도개선

공직사회 

부패척결을 

위한 토론

영상교육(투명

사회협약식)
국가발전과 

부패방지

투명사회 협약

10:00~10:50

부패방지 

우수사례

신고자 

보호보상
11:00~11:50

소개 및 

영상교육

12:00~13:00 중 식

13:00~14:50 갈등분쟁 해결
토론 및 

설득기법

부패극복 

성공사례 특강
건강특강

영상교육(부패

방지 대책 

평가보고대회)

15:00~16:50

영상교육(위원

회 소개) 다산사상에 

나타난 

공직윤리

우리글 

바로쓰기

부패방지 

법령이해

설문조사 및 

수료식부패방지 

정책방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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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바. 공기업 분야

    ◦ 기  간 : 2005.10.31(월)～11.4( )

    ◦ 장  소 : 서울시교육연수원

    ◦   상 : 정부투자기   출자기  감사 는 기업윤리 계자(31명)

    ◦ 세부 교육 로그램

시간  1일차  2일차  3일차  4일차  5일차

09:00~09:50
입교식

기업윤리사례 

토론회

영상교육(부패

방지대책 

평가보고대회)

공무원행동

강령 이해

영상교육

(투명사회협

약식)국가발전과 

부패방지

투명사회 

협약

10:00~10:50

신고자 

보호보상부패방지 

정책방향
11:00~11:50

소개 및 

영상교육

12:00~13:00 중 식

13:00~14:50 갈등분쟁 해결

영상교육

기업-시민사회 

관계
건강특강

부패극복 

성공사례

특강

토론 및 

설득기법

15:00~16:50
부패방지 

제도개선

다산사상에 

나타난 

공직윤리

부패방지 

법령이해

기업윤리 

우수사례

설문조사 및 

수료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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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 경찰행정 분야

    ◦ 기  간 : 2005.11.21(월)～11.25( )

    ◦ 장  소 : 서울시교육연수원

    ◦   상 : 지방경찰  해양경찰 서 감사 는 행동강령 계자(41명)

    ◦ 세부 교육 로그램

시간  1일차  2일차  3일차  4일차  5일차

09:00~09:50
입교식

공직사회 

부패척결을 

위한 토론

영상교육(투명

사회 협약식)
공무원행동강

령 이해 영상교육

(부패방지대책 

평가보고대회) 

국가발전과 

부패방지

투명사회 협약

10:00~10:50

신고자 

보호보상11:00~11:50
소개 및 

영상교육
부패방지 

정책방향

12:00~13:00 중 식

13:00~14:50 갈등분쟁 해결
토론 및 

설득기법

우리글 

바로쓰기

경찰분야 

부패적발사례 

및 극복방안

부패극복 

성공사례

특강

15:00~16:50 건강특강

다산사상에 

나타난 

공직윤리

부패방지 

법령이해

부패방지 

제도개선

설문조사 및 

수료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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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 청렴캠페인 집행매체

  가. 라디오

기 간 주       제 매체 규격 및 형태 비고

1~2월 한사람의 힘(부패방지 동참)
교통방송 오전, 오후(2회) 40초

 3~4월 사회협약(부패방지 동참)

12월 한사람의 힘(부패방지 동참) CBS, SBS 오전, 오후(2회) 40초

나. 일간지

기 간 주       제 매체 규격 및 형태 비고

5. 9~6. 2 지방순회신고센터 안내
청주외 8개지역

11개지
5단반 17×18.5㎝

7.25~12.21 청렴캠페인
중앙일간지

(18개매체 25회)
9단 21×30.5㎝

  다. 인터넷 

기 간 주       제 매체 규격 및 형태 비고

7~8월 청렴위 출범(명칭변경)
다음, 네이버, 

네이트(싸이월드)
배너광고

  라. 지하철 

기 간 주       제 매체 규격 및 형태 비고

9~11월 청렴캠페인 서울 2, 5호선 액자형 625개

12월 부패방지신고(1398)
서울 1, 3, 4, 

5호선 부산 1호선
스티커형 940개

  마. 전광판

기 간 주       제 매체 규격 및 형태 비고

2~3월 사회협약(부패방지 동참) 전국 114개 자막 20초
8월 출범 전국 114개 자막 20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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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부패방지 뉴스 브리프 주요수록 내용

구분
시책수립 및 
점검평가 제도개선 신고심사 홍보협력 반부패 토막뉴스

’05. 1.
(24호)

◦2004년도 공공

기관 청렴도

◦부패 신고

사건 처리

결과

◦ 부패투명사회협약 관

련 전문가 여론조사 

결과

◦ 반부패투명사회 협약 

토론회

◦) 김성호 신임 부방위 

사무처장 반부패학술

상 수상

’05. 2.
(25호)

◦ 2005부패방지

평가 보고대회

◦부패방지 정책 

추진방향

◦2005년도 부패

방지대책 추진

지침 시달

◦부패방지를 위

한 세무조사 혁

신방안 공개 토

론회

◦수출입 물류분

야 리베이트 근

절 제도개선 권

고

◦의약품 리베이

트 수수근절 제

도개선 권고

◦지방선거 정치

자금제도 개선

방안 제안

◦부패방지관련법제방

향과 과제 토론회

◦세상에서 가장 오래된 

뇌물 처벌법

◦62개 다국적기업 반부

패협약 서명

◦ “비상장주 뇌물”처벌 

구멍

◦OLAF 2004 연례보고

서 발간

’05. 3.
(26호)

◦05년도 부패방

지 정책방향 지

역설명회 개최

◦부패방지 유공자 

정부포상 실시

◦공기업 임원선

임과정․예산집

행 투명성 강화

제도 개선권고

◦환경분야 단속․
점검업무 제도

개선 권고

◦선진사회 실현의 발판 

투명사회협약 체결

◦투명사회협약 향후 추

진 주요내용

◦투명사회 실현을 위한 

시민참여 헌장 서명식 

개최

◦2005년 윤경포럼 CEO 
서약식 개최

◦부패방지 전문가 과정 

운영

◦2004년도 부패방지 백

서 발간, 부패방지교

육 매뉴얼 부패바로알

기 발간

◦고질적인 경찰부패 근

절 위해 경찰민원감독

기구 설치

◦PERC 조사결과 : 한국 

부패지수 아시아에서 

5위
◦TI 보고서 : OECD 뇌

물방지협약 이행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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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시책수립 및 

점검평가
제도개선 신고심사 홍보협력 반부패 토막뉴스 

’05. 4.
(27호)

◦부패방지위원회 

제2기 비상임위

원 위촉

◦ 건설․건축분야 

부패 가장 심각

◦풍속영업 및 

식품위생 속․
점검 분야 제

도개선 권고

◦한국국제전시

장 건설 관련 

뇌물수수 적

발

◦스승의 날, 촌
지 안주고 안

받기 운동 전

개

◦투명사회협약실천협의

회 활동 본격화

◦뉴 거버넌스 시대의 투

명사회협약

◦2005년 제2기 부패방지

전문가과정 운영

◦하남지역 부패방지시민

센터 개설 

◦OECD 부패방지평가 

심포지엄 한국의 체감 

청렴도 상승 홍보

◦아태 반부패 조정그룹

회의

   투명사회협약 및 

APEC 준비상황 홍보

◦전경련 투명사회협약 

경제부문 실천협의회 

공식 발족

◦62개 다국적기업 반부

패협약 서명

’05. 5.
(28호)

◦제6차 정부혁신 

세계포럼 개최

◦제2차 부패방지

대책추진 점검

회의

◦ ‘05년 상반기 

지방순회 부

패방지 활동 

전개

◦공익제보 피

해사례 발표 

및 보호제도 

강화방안 토

론회 개최

◦스승의 날, 촌
지 안주고․안
받기 운동 실

태조사 실시

◦부패행위 신

고 보상금 

‘4,385만원’지
급

◦진주부패방지시민센터  

   개설  토론회 개최

◦ 2005년 제3-4차 부패방

지전문가 과정 운영

◦강원도 우수애향파수

관 부방위 방문

◦제2차 APEC 고위관리

회의 참석

◦ 투명한 구리만들기 반

부패 캠페인 실시

◦기업의 사회적 책임과 

글로벌 파트너십 강연

회 개최

◦ aT 윗물맑기운동 선봉

에 나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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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시책수립 및 

점검평가
제도개선 신고심사 홍보협력 반부패 토막뉴스 

’05. 6.
(29호)

◦제9차 반부패

현안대책 실무

회의 개최 

◦ ’04년 상반

기 부패방

지 지방순

회행사 

◦공기업투명사회 약체결 
 실천 의회 발족

◦제2차 홍보자문위원회 

개최

◦부패방지위원회 김성호 

사무처장 북유럽 방문

◦제4차 반부패Global 
Forum 참석

◦베트남 내무장관 위원회 

방문

◦말레이시아 고위공무원 

연수단 위원회 방문

◦주한 영국대사 위원회 

방문

◦대구부패방지시민센터 

개설 및 간담회 개최

◦건설․건축분야 투명성제

고 민관협력 워크숍 개

최

◦정부투자기관 윤리경영 

협의회 개최

◦공직자용 부패방지 표준 

교육교재 및 워크북 발

간

(역사속의 청렴이야기)
◦소심한 청백 명예보다, 

대담한 탐관 살필 등불

이어야

(토막뉴스)
◦자기혁신 실천전략 수립

과정 혁신 교육 실시

(연재만화 제1화)
◦댕돌영감

’05. 7.
(30호)

◦제5차 반부패

관계기관 협의

회 개최

◦국가청렴위 원

회 표지석 제

막식

◦국가청렴위 원

회 출범 기념

행사 개최

◦청렴 서약문

◦부패방지법  

  개정

◦제7차 부패방

지대책 추진․
점검회의 개최

◦국가청렴 위

원회, 상시적 

제도개선 시

스템 도입

◦군포부패방지시민센터 

개설 및 간담회 개최

◦베트남 총리실 행정개혁 

대표단 위원회 방문

◦국가청렴위원회 브로슈

어 및 리플릿 발간

  (역사속의 청렴이야기)
◦도량에 청렴이 몸에 밴 

두 정승 이야기

   (토막뉴스)
◦CI의 의미, 컬러, 신청사 

약도

  (연재만화 제2화)
◦댕돌영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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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시책수립 및 

점검평가
제도개선 신고심사 홍보협력 반부패 토막뉴스 

’05. 8.
(31호)

◦ 공 공 기 관 

청렴도 평

가, 관대관 

접대 측정 

강화

◦ 대학연구비 

집행 투명성 제

고를 위한 제도

개선 권고

◦신용보증기관의 

부패방지를 위

한 제도개선 

권고

◦ 비위면직자 

최근 3년간 

총 1,076명 

발생

◦부패행위 신

고 보상금 

5,744만원 지

급

◦ APEC반부패투명

성 심포지엄 및 

TASK FORCE 회
의 개최

◦ 국가청렴위원회 

소개 영문 브로슈

어 발간 

◦경상남도 투명사

회협약 체결

◦ 지역부패방지시

민센터 실무협의

회 개최

(역사속의 청렴이야기)
◦수명 늘린 음덕과 홍계

관 점 마을

(토막뉴스)
◦농수산물유통공사 고

객 감사청구제 첫도입

(연재만화 제3화)
◦댕돌영감

’05. 9.
(32호)

◦부패방지를 위

한 세무분야 

제도개선 권고

◦ APEC반부패투명성 

T/F회의 개최

◦ 2005 APEC반부

패투명성 심포지

엄 결과보고

◦ 공기업투명사회

협약실천협의회 

제1차 회의 개최

◦보건의료분야 투

명사회협약 체결

◦제7차 부패방지전

문가 과정 운영

◦ 2005 청렴캠페인 

떳떳한 손 시리즈

◦주한 코트디브와

르 대사 청렴위 

방문

◦중국 국가발전개

혁위원회 청렴위 

방문

(역사속의 청렴이야기)
◦두 마리 소, 두 선악의 

갈림길

   (토막뉴스)
◦고객만족 행정을 위한 

행정서비스헌장 제정

   (연재만화 제4화)
◦댕돌영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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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시책수립 및 

점검평가
제도개선 신고심사 홍보협력 반부패 토막뉴스 

’05.10.
(33호)

◦ 2005 부패인
식지수 7단
계 상승

◦ 2005 아태지
역 부패인식
지수의 국가
별 특징

◦ 출입국관리 
투명성 제고
를 위한 제도
개선 권고

◦하반기 
  지방순회

부패방지 
활동

◦공기업 분야 부패방
지 전문가 과정 운영

◦베트남 기획투자부 
감사국 청렴위 방문

◦ 충남투명사회협약 
체결식 개최

◦대구 부패방지 민간전
문가 양성교육 실시

(역사속의 청렴이야기)
◦집안원수와 여야(당파)

를 초월한 국익 합심
(토막뉴스)
◦2005 혁신워크숍 개최
(연재만화 제5화)
◦댕돌영감

’05.11.
(34호)

◦ 6차 반부패 
관계기관 협
의회 개최

◦제5차 부패
방지대책추
진․점검회의 
개최

◦국가청렴정책 
세미나 개최

◦보험계약 체
결과정의 리
베이트 근절 
방안 제도개
선 권고

◦ ‘05년 하
반기 지
역 단 위 
부 패 방
지 활성
화 사업

◦제4차 전국 대학생 
반부패 토론대회 개
최

◦경찰분야 부패방지
전문가 과정 운영

◦외국기업인 반부패 
정책 설명회 개최

◦강릉 부패방지시민
센터 개설 및 기념
강연회 개최

◦ APEC 정상회의 선
언문에 반부패 내용 
포함

(역사속의 청렴이야기)
◦영조 후궁의 상상임신

과 애낳이 음모
(토막뉴스)
◦수사기관에 부패행위

를 신고한 신고자에게 
최초로 보상금 지급

(연재만화 제6화)
◦댕돌영감

’05.12.
(35호)

◦공공기관 청
렴도 측정결
과 발표

◦공무원 행
동 강 령 
개정지침 
통보

◦클린코리아를 위한 
지방자치 및 지역투
명성 제고방안 토론
회 개최

◦지하철 광고, 영상
홍보물 제작․배포

◦미국 CSIS 관계자 
위원회 방문

◦민간협력 정책자문
회의 개최

◦강원 청소년 리더 
청렴교육 워크숍 개
최

◦자원분야 투명성사
회협약 체결

◦제5회 투명사회상 
시상식 개최

  (역사속의 청렴이야기)
◦금주령 어긴 죄인 살려

주고, 어명 어겨 귀양
간 선전관의 청렴?

  (토막뉴스)
◦2005 하반기 혁신워크

숍 개최
  (연재만화 제7화)
◦댕돌영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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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번 배포일자 보        도        내        용 자료생산부서

1 05.01.04 ○ ’04년도 주요 대민업무 청렴도 측정결과, 공공기관 청렴도 계속 상승 평가조사담당관실

2 05.01.26 ○ 회계직 공무원의 공금횡령 등 부패확인 심사총괄과

3 05.02.05 ○ 2005년도 부패방지 대책 추진지침 시달회의 정책총괄담당관실

4 05.02.21 ○ 부패방지를 위한 세무조사 혁신방안 공개토론회 개최 안내 제도3팀
5 05.02.22 ○ 부방위, 수출입 물류분야 리베이트 근절 제도개선 권고 제도2담당관실 

6 05.02.24 ○ 세무조사에 대한 국민의 불신과 불안감 제거해야 제도3팀
7 05.02.25 ○ 부방위, 의약품 리베이트 수수 근절을 위한 제도개선 권고 제도2담당관실

8 05.02.25 ○ 부방위, ‘지방선거의 정치자금제도 개선방안’ 국회에 제안 제도1담당관실

9 05.03.07 ○ 부방위, ‘05년도 부패방지 정책방향’ 지역설명회 개최 정책총괄담당관실

10 05.03.14 ○ 공기업 임원선임과정·예산집행 투명성 강화 방안 개선 권고 제도1담당관실

11 05.03.15 ○ 부방위, 출범 3주년 부패방지 유공자 35명에 정부포상 혁신인사기획관실

12 05.03.16 ○ 부방위, 2004년도 부패방지 백서 발간 교육홍보과

13 05.03.17 ○ “독립적 ‘경찰민원 감독기구’ 필요” 공보담당관실

14 05.03.23 ○ 부방위, 환경분야 단속 점검업무 제도개선 권고 제도3팀
15 05.03.24 ○ 부방위, 중학생 부패방지 교재 발간 교육홍보과

16 05.04.04 ○ 부방위, 풍속영업 및 식품위생 단속·점검분야 제도개선 권고 제도3팀
17 05.04.06 ○ 부방위 ‘공수처 설치 필요’ 긴급 입장표명 정책총괄담당관실

18 05.04.15 ○ “건설․건축분야 부패 가장 심각” <부방위 설문조사> 민간협력과

19 05.04.20 ○ 학부모 72% “교육부패 많은 편이다” 공보담당관실

20 05.04.20 ○ 김거성 등 3인 부방위원 위촉 총무과

21 05.04.21 ○ 부방위, 하남부패방지시민센터 공동개설 민간협력과

22 05.04.28 ○ 고양 국제전시장 비리온상 심사2담당관실

23 05.05.02 ○ 신용보증기관, 지난해 3조 5천여 억원 보증사고 발생 제도2담당관실

24 05.05.02 ○ ‘신용보증기관에 대한 보도자료’ 관련 참고자료 제도2담당관실

25 05.05.03 ○ 부방위, 시민단체와 함께 지방순회 부패방지활동 나서 심사총괄과

26 05.05.04 ○ ‘촌지’ 수수 백태 행동강령운영과

27 05.05.04 ○ 건보료 허위청구 고발자에 보상금 첫 지급 보호보상과

28 05.05.16 ○ 승진인사 혁신인사기획관실

29 05.05.21 ○ 부방위, 각급기관의 부패방지대책 점검 정책총괄담당관실

30 05.05.24 ○ 부방위, 시민단체와 함께 ‘투명한 익산만들기 반부패시민캠페인’ 
공동개최 민간협력과

31 05.05.26 ○ 강원도 애향파수관, 부방위 방문 교육홍보과

32 05.06.01 ○ 승진인사 혁신인사기획관실

33 05.06.04 ○ 부방위, ‘대구부패방지시민센터’ 공동 개설 민간협력과

34 05.06.11 ○ 18개 공기업, 투명사회협약 체결 및 실천협의회 창립 투명사회협약팀

35 05.07.06 ○ 과태료 억대 횡령한 간 큰 경찰관 구속 심사2담당관실

36 05.07.07 ○ ‘목포부패방지시민센터’ 개소식 및 토론회 개최 민간협력과

37 05.07.08 ○ 부패청산, 국민의 눈높이에 맞추어 더욱 강력하고 지속적으로 추진 정책총괄담당관실

38 05.07.13 ○ 부방위, ‘군포부패방지시민센터’ 공동개설 민간협력과

11. 공보활동

  가. 보도자료 배포 현황

    ○ 총 74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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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9 05.07.18 ○ 부방위, 청렴위 명칭 변경 및 CI 확정 공보담당관실

40 05.07.21 ○ 부방법 21일 공포됨에 따라 청렴위 변경 정책총괄담당관실

41 05.07.25 ○ 상시적 제도개선 시스템 본격 도입 제도1담당관실

42 05.07.26 ○ 국가청렴위원회 출범 기념행사 총무과

43 05.07.26 ○ 하남지역 투명성 제고 민관협력토론회 개최 민간협력과

44 05.07.30 ○ 비위면직자 최근 3년간 총 1,076명 발생 심사총괄과

45 05.08.01 ○ 공공기관 청렴도 평가, “官對官 접대” 측정 강화 평가조사담당관실

46 05.08.02 ○ 신고보상금 5,744만원 지급키로 결정 보호보상과

47 05.08.03 ○ 대학연구비 집행 투명성 제고를 위한 제도개선 권고 제도5팀
48 05.08.04 ○ 참고자료-신용보증분야 제도개선 권고 제도3팀
49 05.08.11 ○ 참고자료-고의적 채무회피 해외이주자 현황 제도2담당관실

50 05.09.01
○ APEC 반부패투명성 심포지엄-투명성 증진을 위한 APEC 
   차원의 협력 강화

국제협력과

51 05.09.05 ○ 2005 APEC 반부패투명성 심포지엄 & T/F 회의 결과 국제협력과

52 05.09.12 ○ 과장급 인사 혁신인사기획관실

53 05.09.15 ○ 세무분야 제도개선 권고 제도3팀
54 05.09.30 ○ 시사저널 ‘청렴위, 권철현의원 검찰 고발’건 참고자료 심사2담당관실

55 05.10.11
○ 연합 10월9일자 “지자체 등 공공기관 비정규직 임금체불” 

관련 해명
총무과

56 05.10.18 ○ 국제투명성기구, 2005년 부패인식지수 발표
국제투명성기구

한국본부

57 05.10.18
○ 국제투명성기구(TI)의 2005년도 부패지수(CPI) 발표결과에 

대한 국가청렴위원회의 입장
평가조사담당관실

58 05.10.21 ○ 청렴위, 시민단체와 함께 지역단위 부패방지활동 나서 심사총괄과

59 05.10.27 ○ 국가청렴위원회, 출입국관리 투명성 제고 위해 제도개선 권고 제도4팀
60 05.11.03 ○ 국가청렴정책 세미나 개최 공보담당관실

61 05.11.04 ○ ‘보험계약 체결과정의 리베이트 근절방안’ 제도개선 권고 제도1담당관실

62 05.11.04 ○ 청렴위, 대구시민단체와 시민교육 및 거리캠페인 공동개최 민간협력과

63 05.11.04 ○ 청렴위, ‘제4차 전국 대학생 반부패 토론대회’ 개최 교육홍보과

64 05.11.07 ○ 부부가 운영하는 병원 · 약국 수억대 허위 의보 청구 심사2담당관실

65 05.11.10
○ 청렴위, 목포지역 시민단체와 투명사회를 위한 부패방지

활동 전개
민간협력과

66 05.11.18
○ 수사기관에 부패행위 신고한 신고자(비공직자)에게 최초

로 보상금 지급
보호보상과

67 05.11.21 ○ ‘강릉부패방지시민센터’ 개소식 및 기념강연회 민간협력과

68 05.11.24 ○ 부패청산, 이제 국제적 시각에서 접근 정책총괄담당관실

69 05.11.29
○ 외국기업인 초청 반부패정책 설명회 11월 29일 서울 신라

호텔에서
공보담당관실

70 05.12.07 ○ 국장급 인사 혁신인사기획관실

71 05.12.10 ○ 국가청렴위원회, 2005년 공공기관 청렴도 측정결과 발표 평가조사담당관실

72 05.12.10
○ 05년 공공기관 청렴도 측정의 이해 - 일부 하위기관의 의

견에 대해
평가조사담당관실

73 05.12.14 ○ 지방자치와 지역투명성 제고 방안 토론회 개최 공보담당관실

74 05.12.21 ○ 교육기자재 구매방식 개선 권고 제도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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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05.03.08 ○ 윤리․투명경영이 기업 핵심경쟁력 위원장 제일경제 <기고>
2 05.04.01 ○ Is Korea Still Corrupt? How Much?   〃 코리아헤럴드 <기고>
3 05.05.06 ○ 사회 전체의 정직성   〃 대학교육 <특별기고>
4 05.11.14 ○ ‘APEC And Korea’s Anti-Corruption Efforts’   〃 코리아헤럴드 <기고> 
5 05.01.14 ○ ‘솜방망이 처벌’ 부패 키운다 사무처장 동아일보 <기고>
6 05.07.22 ○ 청렴선진국이 경제선진국 만든다    〃 동아일보 <기고>
7 05.08.20 ○ Why Do We Protect Deep Throat?    〃 코리아헤럴드 <기고> 

8 05.09.20 ○ 청렴 사회를 향한 힘찬 날개짓    〃 서울시립대 뉴스레터 
제41회

9 05.08.29 ○ 내부 신고인은 ‘공익 수호인’ 상임위원 문화일보 <기고>
10 05.08.17 ○ 청렴사회 발돋움 원년으로 정책기획실장 한국일보 <기고>
11 05.09.06 ○ 경주 ‘APEC 반부패투명성 회의’ 홍보협력국장 매일신문 <기고>
12 05.09.10 ○ 기업 윤리경영 청렴과 통한다      〃 경향신문 <기고>
13 05.09.13 ○ 윤리경영을 하는 까닭      〃 한겨레 <독자칼럼>
14 05.09.17 ○ 청렴과 기업윤리      〃 영남일보 <기고>
15 05.09.20 ○ 청렴·신뢰는 국가경쟁력 높일 경제적 가치 법무감사담당관 세계일보 <기고>
16 05.10.04 ○ 청렴이 국가경쟁력이다 〃 전라일보 <기고> 
17 05.10.13 ○ ‘청렴’과 국가경쟁력 〃 한국경제 <기고> 
18 05.11.11 ○ 청렴과 경제발전은 정비례 〃 매일경제신문 <기고> 
19 05.11.16 ○ 기업윤리와 무한경쟁 김영일 산업인력116호
20 05.05.05 ○ 부패방지위원회에 대한 오해 공보담당관 서울신문 <기고>
21 05.05.12 ○ 코끼리 탈출과 반부패 노력     〃 중앙일보 <내생각은>
22 05.05.18 ○ 불신만 키우는 촌지 단속     〃 강원일보<기고>
23 05.05.19 ○ 학교비리 단속만으론 미흡     〃 세계일보 <발언대>
24 05.05.28 ○ 교사촌지 문제 자정노력을     〃 영남일보 <특별기고> 
25 05.05.30 ○ 寸志 단속보다는 자정활동을     〃 강원도민 <이아침에>
26 05.06.09 ○ 공직사회 반부패 노력     〃 부산일보 <기고>
27 05.06.14 ○ 청렴사회 구현과 부패방지     〃 강원일보 <강원포럼> 
28 05.06.17 ○ 공직사회 반부패 노력     〃 홍천신문 <특별기고>
29 05.06.19 ○ 인습깨고 청렴사회 만들자     〃 대전일보 <독자마당>
30 05.07.26 ○ 청렴과 한국의 경쟁력     〃 제주일보 <나의의견> 
31 05.07.26 ○ 청렴위 출범과 투명사회건설     〃 인천일보 <기고> 
32 05.07.27 ○ 청렴위 출범과 반부패 노력     〃 강원도민 <이아침에>
33 05.07.30 ○ 청렴과 한국의 경쟁력     〃 무등일보 <기고>
34 05.08.01 ○ 청렴과 국가 경쟁력     〃 제민일보 <기고>
35 05.08.02 ○ 국가청렴위원회로 바꾼 이유     〃 광주일보 <기고> 
36 05.08.02 ○ 청렴사회로 가는 길     〃 경인일보 <열린글밭>
37 05.08.02 ○ 청렴위 출범과 투명사회     〃 부산일보 <기고>
38 05.08.03 ○ 청렴사회와 국제경쟁력 강화     〃 강원일보 <강원포럼>
39 05.08.04 ○ 청렴사회로 가는 길     〃 홍천신문 <특별기고> 
40 05.08.05 ○ 청렴위 출범과 선진국 진입     〃 경남일보 <기고>
41 05.08.07 ○ 청렴위 출범과 반부패 노력     〃 충북일보 <기고>

 나. 기고 현황

    ○ 총 125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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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2 05.08.09 ○ 경제선진국 진입은 청렴에 달렸다 공보담당관 영남일보 <독자마당>
43 05.08.09 ○ 청렴위 출범과 선진국 진입 〃 경북일보 <기고>
44 05.08.09 ○ 청렴위 출범과 투명사회 〃 기호일보 <특별기고> 
45 05.08.15 ○ 청렴 선진국으로 가는 길 〃 대전일보 <독자광장>
46 05.08.18 ○ 국가청렴위원회 출범과 선진국 진입 〃 중부일보 <동서남북>
47 05.08.18 ○ 청렴위 출범과 반부패 노력 〃 광남일보 <기고> 
48 05.08.22 ○ 청렴위 출범과 반부패 노력 〃 전북도민일보 <특별기고>
49 05.08.22 ○ 청렴위 출범과 반부패 노력 〃 대구신문 <특별기고>
50 05.08.22 ○ 청렴위 출범과 반부패 노력 〃 동양일보 <특별기고>
51 05.08.23 ○ 은밀한 거래 없어지는가 〃 강원일보 <특집기고>
52 05.08.24 ○ 청렴위 출범과 반부패 노력 〃 울산매일신문<특별기고>
53 05.08.24 ○ 청렴위 출범과 반부패 노력 〃 전라일보 <특별기고> 
54 05.08.25 ○ 청렴위 출범과 반부패 노력 〃 경기신문 <특별기고>
55 05.08.25 ○ 청렴위 출범과 반부패 노력 〃 대구일보 <특별기고>
56 05.08.26 ○ 청렴위 출범과 반부패 노력 〃 남도일보 <특별기고>
57 05.09.01 ○ 홍천군의 청렴도 결여와 내부고발 정신 〃 홍천신문 <기고> 
58 05.09.14 ○ 공무원 ‘떡값’과 청렴사회 〃 강원일보 <강원포럼>
59 05.09.14 ○ 공무원이 깨끗해야 나라가 바로선다 〃 수도권일보 <기고>
60 05.09.15 ○ 공무원 ‘떡값’과 청렴사회 〃 호남매일 <기고>
61 05.09.15 ○ 공무원 깨끗해야 나라가 바로선다 〃 충북일보 <기고>
62 05.09.15 ○ 공무원이 깨끗해야 나라가 바로선다 〃 경기매일 <기고>
63 05.09.15 ○ 공무원이 깨끗해야 나라가 선다. 〃 대구일보<기고> 
64 05.09.16 ○ “공무원 ‘떡값’ 주지도 받지도 맙시다” 〃 영남일보 <기고> 
65 05.09.16 ○ ‘떡값’ 수수와 공직윤리 〃 무등일보<기고>
66 05.09.16 ○ ‘떡값’의 잣대와 청렴사회 〃 인천일보 <기고> 
67 05.09.16 ○ 공무원 ‘떡값’과 청렴사회 〃 전북도민일보 <기고>
68 05.09.22 ○ 내부고발자 보호와 첨렴사회 〃 충북일보 <기고> 
69 05.09.24 ○ 내부신고인은 극히 정상인이다 〃 수도권일보 <기고>
70 05.09.28 ○ 공무원 ‘떡값’과 청렴사회 〃 홍천신문 <기고>
71 05.09.28 ○ 내부신고인 보호와 청렴사회 〃 강원일보 <기고> 
72 05.09.29 ○ 내부신고인 보호와 청렴사회 건설 〃 경북일보 <기고>
73 05.09.30 ○ 내부고발자 보호와 청렴사회 〃 무등일보 <특별기고>
74 05.09.30 ○ 내부신고인 보호로 부패비리 척결 〃 전북일보 <발언대>
75 05.10.03 ○ 공익제보자 보호와 투명사회 〃 인천일보<기고> 
76 05.10.10 ○ 공익제보자 보호와 고발정신 〃 전남일보 <기고> 
77 05.10.10 ○ 내부고발자 보호와 청렴사회 〃 대전일보 <기고>
78 05.10.11 ○ 내부신고인 보호와 청렴사회 건설 〃 경기신문 <기고> 
79 05.10.14 ○ 공직과 민간의 경쟁력 〃 경기매일 <기고>
80 05.10.16 ○ 공직과 민간의 경쟁력 〃 수도권일보 <기고>
81 05.10.17 ○ 경쟁력 혁신을 기피하는 공직사회 〃 경북일보 <기고>
82 05.10.18 ○ 공직과 민간의 경쟁력 〃 중부일보 <기고>
83 05.10.18 ○ 공직과 민간의 경쟁력 〃 강원일보 <기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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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4 05.10.18 ○ 공직과 민간의 경쟁력 공보담당관 인천일보 <기고> 
85 05.10.19 ○ 공직과 민간의 경쟁력 〃 충북일보 <기고> 
86 05.10.22 ○ 국가투명성과 반부패 정책 〃 기호일보 <특별기고>
87 05.10.24 ○ 국가투명성과 반부패 정책 〃 수도권일보 <기고>
88 05.10.24 ○ 국가투명성과 반부패 정책 〃 경기매일 <기고>
89 05.10.24 ○ 국가투명성과 반부패 정책 〃 경북매일 <기고>
90 05.10.24 ○ 반부패정책 고삐 죄어야 〃 대전일보 <기고> 
91 05.10.25 ○ 국가 투명성과 반부패 정책 〃 인천일보 <기고> 
92 05.10.25 ○ 국가 투명성과 반부패 정책 〃 한국일보 <기고>
93 05.10.26 ○ 국가 투명성과 반부패 정책 〃 홍천신문 <기고>
94 05.10.27 ○ 철밥통과 공직사회 생산성 〃 강원도민일보 <기고>
95 05.10.28 ○ 국가 투명성과 반부패 정책 〃 울산매일신문 <기고> 
96 05.11.04 ○ 민간이 본 공직 경쟁력 〃 경기신문 <기고>
97 05.11.05 ○ 국가 투명성과 반부패 정책 〃 무등일보 <기고>
98 05.11.22 ○ Seoul Upgrades Transparency 〃 코리아타임스 <특집별쇄>
99 05.11.23 ○ 국가 투명성과 반부패 정책 〃 대구신문 <기고>

100 05.11.25 ○ Koreas Anti-corruption Policies And 
Efforts to Enhance Transparency 〃 코리아넷 인터넷판<기고>

101 05.11.25 ○ APEC 회의가 남긴 교훈 〃 기호일보 <기고>
102 05.11.26 ○ APEC이 주는 교훈 〃 한국경제 <기고> 
103 05.11.26 ○ APEC 회의가 남긴 교훈 〃 충북일보 <기고>
104 05.11.26 ○ APEC 회의가 남긴 교훈 〃 무등일보 <기고>
105 05.11.27 ○ APEC 회의가 남긴 교훈 〃 전북일보 <발언대>
106 05.11.28 ○ APEC 회의가 남긴 교훈 〃 대구신문 <기고> 
107 05.11.30 ○ 국제수준의 투자환경 구축하자 〃 중부일보 <기고>
108 05.11.30 ○ APEC 회의가 남긴 교훈 〃 강원일보 <기고>
109 05.12.01 ○ APEC 회의가 남긴 교훈 〃 홍천신문 <기고>   
110 05.12.02 ○ APEC 회의가 남긴 교훈 〃 경남일보 <기고>
111 05.12.05 ○ APEC 회의가 남긴 교훈 〃 대전일보 <기고> 
112 05.12.06 ○ 국제수준 투자환경 필요 〃 강원도민일보 <기고>
113 05.12.13 ○ 반부패의 날과 투명사회 건설 〃 경북매일 <기고>
114 05.12.13 ○ 반부패의 날과 투명사회 건설 〃 중부일보<기고>
115 05.12.14 ○ 반부패의 날과 신고보상금 확대 〃 충북일보 <기고>
116 05.12.14 ○ 부패신고의 생활화 〃 기호일보 <기고>
117 05.12.14 ○부패신고의 생활화 청렴도 높인다 〃 경북일보 <기고>
118 05.12.15 ○ 반부패의 날과 투명사회 건설 〃 대구신문 <기고>
119 05.12.15 ○ 부패고발 용기 있어야 〃 중도일보 <독자기고>
120 05.12.15 ○ 부패와 일상고발 자세 〃 홍천신문 <기고>
121 05.12.16 ○ 내부비리 용기있게 신고해야 〃 수도권일보<기고>
122 05.12.16 ○ 반부패와 일상고발(1398) 자세 〃 무등일보 <기고>
123 05.12.16 ○ 반부패의 날과 비리 신고 〃 경기매일 <기고>
124 05.12.20 ○ 반부패 정책 고삐 더 당겨야 〃 서울신문 <기고>
125 05.12.27 ○ 강화된 공직행동강령과 반부패 노력 인천일보 <기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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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05.01.14 ○ 인사검증시스템, 공수처, 투명사회협약 관련 위원장
KBS 1라디오 

<라디오정보센터 박에스더입니다>
2 05.01.17 ○ 부패방지 정책 전반 〃 CBS 뉴스레이다 5부
3 05.02.04 ○ 청와대 ‘부패방지평가 보고대회’ 관련 〃 CBS 이슈와 사람

4 05.02.04 ○ ‘부패방지평가 보고대회’ 관련 〃 MBC 라디오 <손석희의 시선집중>

5 05.02.07 ○ 투명사회협약, 공수처, 부패청산, 각종 비리에 
대한 인터뷰

〃 KBS 1라디오 <손관수입니다>

6 05.03.08 ○ 부패방지정책 수립․집행시 시민단체와 협력에 
대한 인터뷰

〃 SBS

7 05.03.13 ○ 부패없는 투명한 사회를 위한 노력 〃 TBC 썬데이토크

8 05.06.07 ○ 대구 부패방지시민센터 개소와 우리사회 부
패방지를 위한 노력

〃 CBS 대구방송 <라디오 세상읽기>

9 05.07.05 ○ 국립극장 ‘미르’ 사진과 시 한편 〃 월간국립극장 미르

10 05.07.19 ○ 청렴하게 업그레이드! 〃 한겨레21

11 05.07.22 ○ Nation’s Anticorruption Fight Recharged with 
Whistle-Blowers 〃 코리아헤럴드

12 05.07.26 ○ KTV 정책포커스  인터뷰 〃 KTV
13 05.08.02 ○ 한국의 부패지도 〃 주간동아 

14 05.08.09 ○ 내부고발자 보호보상 강화 〃 주간동아

15 05.08.11 ○ 공공부문이 투명사회협약 선도하겠다 〃 다함께 더맑게

16 05.08.12 ○ 투명사회, 국민이 함께 만들어간다 〃 흙사랑 물사랑

17 05.09.01 ○ 부패인식지수 3년내 20위권 목표 〃 영남일보 <뉴스와 이슈>
18 05.09.02 ○ 부패방지에서 청렴도 향상으로 〃 월간조세

19 05.09.09 ○ APEC 행사 〃 MBC라디오 

<김미화의 세계는 그리고 우리는>
20 05.10.07 ○ 투명한 사회를 만들기 위한 제도적 기반 확충 〃 FORCA
21 05.10.25 ○ “공직부패수사처 빨리 설치해야” 〃 국정브리핑

22 05.10.28 ○ 청렴도와 경쟁력 〃 YTN 박주현의 시사업 클로스

23 05.11.14 ○ “부패요인 제거 위해 스스로 노력해야 합니다” 〃 전문건설창간 19주년 특집

24 05.11.14 ○ S. Korea Leads Anti-Corruption Drive 〃 코리아타임스

25 05.12.05 ○ 투명한 사회시스템으로 국가 경쟁력을 높인다 〃 월간 한국문연 현대시 12월호

26 05.12.12 ○ 공직24시 “국가청렴위원회 정성진 위원장”편 〃 KTV <공직24시>
27 05.01.11 ○ 새해 부패방지 정책 방향 사무처장 한국부패학회 월간지

28 05.02.03 ○ ‘부패방지평가 보고대회’ 및 부패청산 노력 〃 YTN <백지연의 뉴스Q>
29 05.03.09 ○ “부패와의 전면전 시작됐다” 〃 경향신문

30 05.03.27 ○ “리베이트, 이번엔 뿌리 뽑겠다” 〃 의협신문

31 05.06.03 ○ 비전 코리아-희망을 열자! 〃 YTN
32 05.09.06 ○ “회원국간 부정척결로 신뢰성 회복” 〃 부산일보 <사람과생각>
33 05.09.07 ○ “반부패 정보교류·제도 도입 논의” 〃 영남일보 <사람왕래>
34 05.09.07 ○ APEC 관련 인터뷰 〃 연합뉴스

35 05.09.13 ○ KTV 정책포커스 인터뷰 〃 KTV

36 05.12.21 ○ “청렴에 자신없는 정치인들이 공수처법을 
   반대하고 있다” 〃 주간동아 제516호

  다. 인터뷰 현황

    ○ 총 58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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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7 05.06.30 ○ 투명사회운동은 새로운 민주화운동이 되어
야 한다

상임위원 다함께 더맑게

38 05.02.22 ○ 부패방지 정책 전반 정책기획실장 KTV 국정포커스

39 05.03.10 ○ 교육분야 제도개선 제도개선심의관 KTV <2005클린코리아>

40 05.07.25 ○ 국정오늘 기획조정심의관 KTV

41 05.05.10 ○ 추징금 미납 관련 이중희검사 SBS <뉴스추적>

42 05.05.03 ○ 지방순회 부패방지활동 정책총괄담당관 KTV <국정오늘>

43 05.05.12 ○ talk talk 쟁점 법안 정책총괄담당관 국회방송

44 05.05.26 ○ 공익고발에 대하여 보호보상과장 매일경제신문

45 05.06.29 ○ 공익제보 보호제도 개선을 위한 토론회      〃 KBS <취재파일4321>

46 05.08.26 ○ 부정부패의 현실 진단과 대책      〃 춘천 SBS라디오

47 05.10.25 ○ 내부고발자, 보호보상      〃 KBS라디오

48 05.03.10 ○ 촌지 수수 실적 및 촌지를 없애기 위한 대책 행동강령과장 KTV <2005클린코리아>

49 05.11.18 ○ 공무원행동강령      〃 KBS 9시 뉴스

50 05.12.16 ○ “학교발전기금” 수수      〃 부산일보

51 05.04.15 ○ 생방송 전화 인터뷰 (건설건축분야) 공보담당관 KBS1라디오 <뉴스와이드> 2부

52 05.04.20 ○ 교육부패 사립학교가 최고      〃 YTN

53 05.04.20 ○ 교육부패 사립학교가 최고      〃 CBS 1라디오 전화대담

54 05.04.28 ○ 촌지 문제      〃 KBS 1라디오 <손관수입니다>

55 05.05.27 ○ 촌지 문제      〃 MBC <아주특별한아침>

56 05.08.23 ○ 공직자 윤리강령 강화 시사하는 바 크다      〃 강원일보

57 05.10.26 ○ 외국 근로자의 실태      〃 부산MBC

58 05.12.22 ○ 보호보상, 청렴도 측정 결과      〃 TBS(교통방송)

연번 보도일자 보       도       내       용 매  체 대 응 방 법 대 응 결 과

1 05.01.05 ○ “건설업자 공무원에 금품 제공” 국민일보 정정요구 정정

2 05.04.21 ○ “공직 매질할 부방위, 국회서 뭇매 맞다” 헤럴드생생뉴스 설명자료 배포 내부종결

3 05.06.07 ○ “부방위 조직개편안 처리 불투명” 내일신문 설명자료 배포 내부종결

4 05.07.01 ○ “부방위 ‘속빈 강정’ 위기” 파이낸셜뉴스 해명자료 배포 내부종결

5 05.10.03 ○ “부패 봐도 다시는 신고 안해” 중앙일보 정정요구 정정

6 05.10.09 ○ “지자체 등 공공기관 비정규직 임금체불" 연합뉴스 정정요구 정정

7 05.11.01 ○ “부패·비리 신고는 정의 실천" 세계일보 정정요구 정정

   라. 언론대응 현황

    ○ 총 7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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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번 게재일자 게        재        내        용
1 05.03.30 ○ ‘투명사회 실현을 위한 시민참여헌장’ 서명식 개최
2 05.04.09 ○ 투명사회협약실천협의회 활동 본격화
3 05.04.22 ○ 대전교육청, 교육혁신 및 부패방지를 위한 전문가 초청 강연회 개최
4 05.04.25 ○ 부패방지 전문가 일반행정과정 교육 실시
5 05.04.26 ○ 공수처 설치에 관한 토론회 개최
6 05.04.30 ○ 건설 분야 투명사회 협약 체결
7 05.05.06 ○ 의약품 5개단체장 불공정경쟁 관행 근절에 관한 간담회 개최
8 05.05.13 ○ 부패방지위원회 지역순회 부패방지 활동전개
9 05.05.18 ○ ‘청주부패방지시민센터’ 개소

10 05.05.24 ○ 부패방지전문가 교육행정과정 교육 실시
11 05.05.25 ○ ‘강원도 우수애향파수관’ 위원회 방문
12 05.05.27 ○ 공익제보 피해 사례 발표회 및 보호제도 개선을 위한 토론회 개최
13 05.06.03 ○ ‘베트남 내무장관’ 위원회 방문
14 05.06.08 ○ ‘말레이시아 고위 공무원단’ 부방위 방문
15 05.06.08 ○ ‘대구부패방지시민센터’ 개소식
16 05.06.10 ○ ‘공기업 투명사회협약 체결식’
17 05.06.16 ○ 안산 건설건축분야 투명성제고 민관협력 워크숍 개최
18 05.06.20 ○ ‘워릭 모리스’ 주한 영국 대사 부방위 예방
19 05.07.07 ○ 투명사회협약 서명 족자 전달
20 05.07.08 ○ 반부패관계기관협의회 개최
21 05.07.22 ○ 국가청렴위원회, 이전한 현대 빌딩서 업무 개시
22 05.07.26 ○ 국가청렴위원회, 출범식 갖고 새 출발
23 05.09.01 ○ ‘2005 APEC 반부패투명성 심포지엄’
24 05.09.05 ○ ‘APEC 반부패투명성 T/F회의’ 개최 회원국들, 반부패 민간협력 촉진 합의
25 05.09.14 ○ 보건의료분야 투명사회협약 체결식
26 05.09.16 ○ ‘공기업 간부 청렴도 측정한다’ 15일 공기업실천협서 사업 확정
27 05.09.26 ○ “한․중 반부패 협력 강화 희망” 26일, 정위원장 중국 방문단 환담
28 05.09.28 ○ ‘청렴 대구를 만들자’ 27일, 대구투명사회협약 체결
29 05.10.12 ○ 2005년 청렴위 국정감사, 10일 오후 3시 대회의실에서
30 05.10.13 ○ 충남투명사회협약 체결식 12일, 21개 단체 ‘클린협약’ 동참

31 05.11.03 ○ 정위원장, ‘청렴도 제고는 선진한국 필수과제’, 3일 청렴정책 방향설정 세미나에서 강조

32 05.11.09 ○ 금융분야 투명사회협약 체결
33 05.11.22 ○ 11월 18일 APEC 정상회의 참가 기업들 ‘반부패선언문’ 채택해 노대통령에 전달
34 05.11.23 ○ APEC 정상회의 반부패선언문 채택 청렴위 T/F회의 초안 효과적 반영
35 05.11.25 ○ 부패청산, 국제적 시각에서 접근한다 사학비리도 비리신고대상에 포함
36 05.11.29 ○ 외국기업인 초청 반부패정책 설명회 11월 29일 서울 신라호텔에서
37 05.11.30 ○ “부당지시 반복 상급자 징계받는다” 청렴위, 반부패 대책회의서 감사관에 행동강령 전달
38 05.12.02 ○ 부당이익목적 직무관련자 소개금지 청렴위, 각 기관에 행동강령 통보
39 05.12.08 ○ 광진공, 자원분야 투명사회협약 체결 20개 업체 윤리경영, 부패척결 결의
40 05.12.13 ○ 05년 공공기관 청렴도 꾸준히 상승 대민업무 단속기관 개선 여지
41 05.12.14 ○ 클린코리아를 위한 토론회 개최 ‘지방자치와 지역투명성 제고방안’
42 05.12.20 ○ 민관협력 정책자문회의 개최
43 05.12.28 ○ 청렴위, 전직원 혁신토론회 개최 조직문화, 인력, 업무체계 개선키로

  마. 홈페이지 뉴스 게재 현황

    ○ 총 43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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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바. 청렴위 출범 언론홍보 현황

    ○ 보도자료(배포: 8회, 보도: 72건)

연번 보도일자 보   도   내   용 매                체 자료생산부서

1 05.07.18 ○ 부방위, 청렴위 명칭 변경 
및 CI 확정

조세일보, 중부일보 공보담당관실

2 05.07.21 ○ 부방법, 21일 공포됨에 따
라 청렴위 변경

부산일보, 뉴스와이어 정책총괄담당관실

3 05.07.25
05.07.26

○ 청렴위 ‘상시적제도개선 
시스템 ’ 본격 도입

연합뉴스, 중앙일보 8면, 경향신
문 6면, 이데일리, 노컷뉴스, 조
세일보, KBS, SBS

제도1담당관실

4 05.07.26
05.07.27 ○ 청렴위 출범식 행사

연합뉴스, 서울신문 6면, 코리아
헤럴드, 코리아타임스, 매일경제 
36면, 한국경제 33면, 경향신문 6
면, 세계일보 2면, 고뉴스, 이데
일리, 노컷뉴스, 영남일보, KBS, 
MBC, YTN, MBN

총무과

5 05.07.30 ○ 비위면직자 최근 3년간 총 
1,076명 발생

동아일보 6면, 서울신문 6면, 국
민일보 2면, 한국일보 4면, 머니
투데이, 이데일리, 데일리서프라
이즈,데이터뉴스, C N B N E W S , 
YTN

심사총괄과

6 05.08.01
05.08.02

○ 공공기관 청렴도 ‘관대관 
   접대’ 측정 강화

연합뉴스, 매일경제 39면, 중부일
보, 충청투데이, 이데일리, 울산
매일신문, 시민일보, KBS, MBC, 
YTN, MBN

평가조사담당관실

7 05.08.01
05.08.02

○ 신고보상금 5,744만원 지
급키로 결정

연합뉴스, 부산일보, 중부일보, 
KBS, MBC, YTN 보호보상과

8 05.08.03 ○ 대학연구비 집행 투명성 
제고를 위한 제도개선 권고

연합뉴스, 동아일보 2면, 서울신
문 8면, 내일신문 19면, 문화일보 
4면, 조선일보, 국민일보, 매일경
제, 파이낸셜뉴스, 조세일보, 대
구일보, 노컷뉴스, 데일리서프라
이즈, 부산일보, 무등일보, MBC, 
YTN

제도5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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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취재지원(지원: 6회, 보도: 49건)

연번 보도일자 보    도    내    용 매                체 자료생산부서

1 05.07.22
○ “청렴위, 재건축․재개발 부

조리 뿌리 뽑겠다”
연합뉴스 제도2담당관실

2 05.07.27
○ “지방국립대도 연구비 부당

사용 의혹”
연합뉴스, 영남일보, 파이낸셜뉴스, 
헤럴드생생뉴스, YTN

제도5팀

3
05.08.04
05.08.05

○ “신용보증사고 연루 임직원 

손배 책임 의무화”

연합뉴스, 내일신문 17면, 서울신문 

15면, 조선일보 2면, 중앙일보 2면, 
매일경제 10면, 헤럴드경제, 헤럴드

생생뉴스, 노컷뉴스, 무등일보, KBS, 
MBC, YTN, MBN 

제도2담당관

4
05.08.05
05.08.06

○ “부당지시 2회 이상땐 상급

자 처벌한다”

연합뉴스, 세계일보 1면, 문화일보 

3면, 부산일보, 노컷뉴스, 민중의소

리, 동아일보 1면, 서울신문 2면, 경
향신문 2면, 파이낸셜뉴스, 강원일

보, 영남일보, 중부일보, 충북일보, 
YTN, MBC

행동강령운영과

5
05.08.10
05.08.11

○ “해외이주자 3천억대 금융

채무 ‘먹튀’”

내일신문 2면, 내일신문 9면, 부산

일보, 세계일보, 중부일보, KBS, 
MBC

제도2담당관실

6
05.08.17
05.08.18

○ “금품 반환 신고 정통부 133건
‘최고’”

국민일보 2면, 연합뉴스, 부산일보, 
노컷뉴스, YTN, SBS

행동강령운영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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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고(21회)

연번 보도일자 기        고        제        목 매    체 기 고 자

1 05.07.22
○ “Nation’s Anticorruption Fight Recharged with Whistle- 

Blowers”
코리아헤럴드 위원장

2 05.07.22 ○ “청렴선진국이 경제선진국 만든다” 동아일보 사무처장

3 05.08.17 ○ “청렴사회 발돋움 원년으로” 한국일보 정책기획실장

4 05.07.26 ○ “청렴위 출범과 투명사회 건설” 인천일보 공보담당관

5 05.07.26 ○ “청렴과 한국의 경쟁력” 제주일보 〃
6 05.07.26 ○ “청렴과 국가 경쟁력” 제민일보 〃
7 05.07.27 ○ “청렴위 출범과 반부패 노력” 강원도민일보 〃
8 05.07.30 ○ “청렴과 한국의 경쟁력” 무등일보 〃
9 05.08.02 ○ “청렴위 출범과 투명사회” 부산일보 〃
10 05.08.02 ○ “청렴사회로 가는 길” 경인일보 〃
11 05.08.03 ○ “청렴사회와 국제경쟁력 강화” 강원일보 〃
12 05.08.04 ○ “청렴사회로 가는 길” 홍천신문 〃
13 05.08.02 ○ “국가청렴위원회로 바꾼 이유” 광주일보 〃
14 05.08.05 ○ “청렴위 출범과 선진국 진입” 경남일보 〃
15 05.08.07 ○ “청렴위 출범과 반부패 노력” 충북일보 〃
16 05.08.08 ○ “청렴위 출범과 투명사회” 기호일보 〃
17 05.08.08 ○ “국가청렴위원회 출범과 선진국 진입” 경남일보 〃
18 05.08.09 ○ “국가청렴위 출범과 선진국 진입” 경북일보 〃
19 05.08.12 ○ “경제선진국 경쟁력은 청렴에 달렸다” 영남일보 〃
20 05.08.15 ○ “청렴 선진국으로 가는 길” 대전일보 〃
21 05.08.18 ○ “상사가 부당 지시하면 징계받는다” 강원일보 〃

    ○ 인터뷰(4회)

연번 보도일자 보 도  내 용 매          체 대담자

1 05.07.26 ○ “청렴하게 업그레이드” [한겨레21] 제569호 위원장

2 05.08.09 ○ “한국의 부패지도” [주간동아] 제497호 〃
3 8월호

○ “투명사회, 국민이 함께 만들어

간다”
[흙사랑 물사랑] (월간 농업기반공

사 사보)
〃

4 8월호
○ “공공부문이 투명사회협약 선도

하겠다”
[다함께 더맑게] (투명사회협약실천협

의회 월간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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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번 보도일자 보 도 내 용 매    체

1 05.09.01 ○ APEC Symposium on Corruption Begins Today Korea Herald 
2 〃 ○ Symposium Snapshot Korea Times 
3 〃 ○ Basics on Fighting Corruption Korea Times 
4 〃 ○ APEC Shines Light on Corruption Korea Times 
5 〃 ○ S. Korea Aims to Leave Corruption Behind Korea Times 
6 〃 ○ APEC 반부패 심포지엄 오늘 열려 한국일보

7 〃 ○ ‘APEC 반부패투명성 심포지엄’ 개막 - 사진 연합뉴스

8 〃 ○ 이총리, 반부패투명성 심포지엄 참석 - 사진 연합뉴스

9 〃 ○ ‘APEC 반부패투명성 심포지엄’ 개막 - 사진 연합뉴스

10 〃 ○ ‘APEC 반부패투명성 심포지엄’ 개막 연합뉴스

11 〃 ○ “한국 부패수준 극히 불량” 문화일보

12 〃 ○ ‘APEC 반부패투명성 심포지엄’ 개막 YTN
13 〃 ○ 청렴위 ‘2005 APEC 반부패투명성 심포지엄’ 개최 데일리서프라이즈

14 〃 ○ 이총리 “부패한 정치인은 달콤한 마약에 취한 중독자” 데일리서프라이즈

15 〃 ○ 이총리 “되돌릴 수 없는 법적, 제도적 개혁이 반부패 지름길” 헤럴드 생생뉴스

16 〃 ○ 아태경제협력체 반부패투명성 심포지엄 개막 이데일리

17 〃 ○ APEC 반부패투명성 심포지엄 개막 부산일보

18 〃 ○ APEC 반부패투명성 심포지엄 개막 노컷뉴스

19 〃 ○ APEC 반부패투명성 심포지엄 개막 민중의 소리

20 05.09.03 ○ “IT로 투명성 높이기도 하고 활용한 부정부패 경계해야” 데일리서프라이즈

21 〃 ○ 양심의 무게 부산일보

22 05.09.05 ○ APEC 고위관리회의 경주서 개막 연합뉴스

23 〃 ○ APEC “반부패능력 배양” 등 논의 연합뉴스

24 〃 ○ ‘APEC 고위관리회의’ 경주서 개막 21개 회원국 대표 등 
1000여 명 참석

영남일보

25 05.09.06 ○ APEC 고위관리회의 세계일보

26 〃 ○ ‘APEC 고위관리회의’ 경주서 개막 영남일보

27 〃 ○ 국가 투명성 제고에 ‘최선’ 대구일보

28 〃 ○ APEC 고위관리회의 경주서 개막 대구일보

29 〃 ○ 경주서 APEC 고위관리회의 개막 경북일보

30 〃 ○ APEC 고위관리회의 5일부터 열흘간 경주 경북일보

31 05.09.07 ○ “APEC 회원국간 반부패 공조시스템 구축” 연합뉴스

32 〃 ○ APEC 회원국, 부패공무원 도피처 제공 거절 연합뉴스

33 〃 ○ 부패사범 APEC내 도피 막는다 문화일보

34 〃 ○ 의장으로 회의 주재, 국가청렴위 김성호 사무처장 부산일보

35 〃 ○ “반부패 정보교류․제도 도입 논의” 영남일보

36 〃 ○ 경주 ‘APEC 반부패투명성 회의’ 매일신문

37 05.09.08 ○ APEC Urged to Tighten Rules Against Corruption Korea Herald
38 〃 ○ No Safe Haven for Corruption Korea Times
39 〃 ○ 부패 범죄자 APEC 국가로 도피 못한다 조선일보

40 〃 ○ APEC “부패공무원엔 도피처 제공 거부” 중앙일보

41 〃 ○ “부패사범 검거 21개국 공조” 동아일보

42 〃 ○ 부패사범 APEC國 입국 못 한다 한국일보

43 〃 ○ 부패사범들, APEC 영내 발 못 붙인다 국민일보

44 〃 ○ 부패사범 APEC國 도피 못해 세계일보 

45 〃 ○ APEC “부패공무원 발 못 붙인다” SBS 8시 뉴스

46 〃 ○ APEC 회원국, 부패 공무원 도피처 제공 거절 MBC
47 〃 ○ 부패사범 APEC내 도피 막는다 YTN
48 〃 ○ 부패 인사 APEC 역내 입국 시도 거부하기로 노컷뉴스

49 05.09.09 ○ 부패사범 APEC내로 도피 못할 듯 무등일보

  사. APEC 행사 언론홍보 현황

    ○ 총 49회 



634∙청렴백서

연번 보도일자 보        도        내        용 매  체 대 담 자

1 05.09.02 ○ “국가 부패 인식지수 40위서 20위로 올릴 것” 중앙일보 위원장

2 05.09.01 ○ “부패인식지수 3년내 20위권 목표” 영남일보 〃
3 05.08.31 ○ “정성진 국가청렴위원장 국민대교수 정년퇴임” 매일신문 〃
4 05.09.07 ○ “APEC 회원국간 반부패 공조시스템 구축” 연합뉴스 사무처장

5 05.09.07 ○ “회원국간 부정척결로 신뢰성 회복” 부산일보 〃
6 05.09.07 ○ “반부패 정보교류․제도 도입논의” 영남일보 〃

연번 보도일자 보     도     내     용 매  체 기 고 자

1 05.09.02 ○ “부패방지에서 청렴도 향상으로” 월간조세 9월호  위원장

2 05.09.06 ○ “경주 APEC 반부패투명성 회의” 매일신문 홍보협력국장

3 05.08.30
○ “청렴위 출범과 반부패 노력”

전라일보 〃
4 05.08.31 전북도민일보 〃
5 05.08.29 경기신문 〃

연번 보도일자 보    도    내    용 매        체

1
05.09.01
05.09.02

○ “APEC 총리&위원장 개막

식 사진 취재지원”

Korea Times, Korea Herald, 연합뉴스, 
문화일보, 서울경제, 데일리서프라이즈, 
파이낸셜뉴스

2
05.09.05
05.09.06

○ “APEC 반부패투명성 T/F
회의”

대구연합뉴스, 대구일보, 대구신문, 매일

신문, 영남일보, 경북매일신문, 부산일보

3
05.09.07
05.09.08

○ “APEC 부패도피처 제공 

거부” 

Korea Times, Korea Herald, SBS, MBC, 
YTN, 연합뉴스, 조선일보, 중앙일보, 동

아일보, 한국일보, 국민일보, 세계일보, 문
화일보, 부산일보, 내일신문

    ○ 인터뷰(6회)

    ○ 기고(5회)

    ○ 취재지원(지원:3회, 보도:29건)



부  록∙635 

    ○ 총 85회

연번 보도일자 보        도        내        용 매   체

1 05.04.16 ○ ‘충청북도청' 부패유발제도 개선청구제 시행 연합뉴스

2 05.04.18 ○ 파주시 6급이상 공무원 청렴명함 제작 의무화 인천일보

3 05.04.19 ○ 강동구청장 업무추진비 첫 공개 한겨레

4 05.04.21 ○ 경주, 월성원전, ‘클린 카드제’ 시행 대구일보

5 05.04.21 ○ IITA, 투명사회 위한 ‘클린연구관리’ 선언 아이뉴스24
6 05.04.25 ○ 의·약단체 부패 척결 공동실천 선언문 채택 KBS
7 05.04.26 ○ 충북 기관·단체 기업대표 ‘아름다운 서약식’ 충청투데이

8 05.04.28 ○ 충북 기관·단체장 70여명 청렴이행 서약 연합뉴스

9 05.04.29 ○ 동대문구, 공무원행동강령 사이버 상담코너 개설 연합뉴스

10 05.04.30 ○ 교원 2232명 자정선언 서명 전남일보

11 05.05.02 ○ 건설업계 ‘고해성사’ 한국경제TV
12 05.05.03 ○ 공공기관 사업비 카드제 도입 붐 머니투데이

13 05.05.04 ○ 관세사들 “리베이트 안주고 안받겠다” 조세일보

14 05.05.05 ○ 조달청, “클린 공사현장”위해 외부전문가 참여확대 연합뉴스

15 05.05.05 ○ 보령시, 깨끗한 공직풍토 조성 결의 반부패실천결의…청렴서약서 제출키로 충청투데이

16 05.05.10 ○ 광주전남지역, 교사 학부모 내일 촌지근절 공동선언 전남일보

17 05.05.10 ○ 연기교육청, 불법 찬조금 모금, 촌지, 선물 등 제로화 선언 대전일보

18 05.05.11 ○ 다가온 스승의 날… 학부모님 오지 마세요 한국일보

19 05.05.11 ○ 전교조 대전․충남지부, ‘맑고 투명한 학교만들기’ 선언 레이버투데이

20 05.05.11 ○ 광주본부세관, ‘청렴약정’ 체결 무등일보

21 05.05.11 ○ 제주시, 반부패 민·관 협약 조인식 제주일보

22 05.05.13 ○ 광주본부세관, 관세 부정부패 신고하세요 광남일보

23 05.05.14 ○ ‘촌지를 받지 않습니다’ ‘15일은 학교를 하루 쉽니다’ 중앙일보

24 05.05.18 ○ 서울본부세관, 유관 민간단체와 청렴약정 체결 국정브리핑

25 05.05.24 ○ 대전세관, 오늘 청렴약정 체결 충청투데이

26 05.06.02 ○ 은평구, 부패방지 민원모니터링 실시 시민일보

27 05.06.04 ○ 에너지공단 ‘클린카드제’ 시행 가스뉴스

28 05.06.10 ○ 주택공사 ‘부패제로운동 본격 가동’ 머니투데이

29 05.06.17 ○ 건강보험 내부고발에 3천만원 포상 SBS
30 05.06.18 ○ ‘청렴 HACCP’ 실시-농업기반공사 전북본부 한국농어민신문

31 05.06.20 ○ 과기부, 국장급 이상 청렴생활 선언 머니투데이

32 05.06.21 ○ 복지부와 과기부 ‘청렴경쟁’ 헤럴드생생뉴스

33 05.06.23 ○ 양천구, 부패차단 감사예고제 도입 시민일보

34 05.06.30 ○ 농업기반공사, ‘부패방지팀’ 설치 윤리경영 제도화 문화일보

35 05.07.04 ○ 산업인력공단, ‘청렴행동수칙 결의대회’ 굿모닝서울

36 05.07.04 ○ 경찰청, ‘동료비리’ 적발 경찰관 첫 특진 굿모닝서울

37 05.08.03 ○ 근로복지공단 직원 부조리 신고, 최고 500만원 ‘신고포상제’ 실시 연합뉴스

  아. 기관별 청렴캠페인 기사 모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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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번 보도일자 보        도        내        용 매   체

38 05.08.04 ○ 해경청, ‘청렴도 실시간 평가시스템’ 구축 중부일보
39 05.08.09 ○ 대구시교육청 ‘클린카드’ 도입 경북일보
40 05.08.11 ○ 해경 13곳 청문감사계 신설 시민일보
41 05.08.17 ○ 부여군, 클린카드제 운영 부패요인 차단 대전일보
42 05.08.18 ○ 춘천시, 캐비닛속 돈봉투 찾아가세요 연합뉴스
43 05.08.18 ○ 재계, 더치페이 문화 확산 노력 연합뉴스
44 05.08.20 ○ 부산교육청 클린카드제 전면 실시 연합뉴스
45 05.09.01 ○ 아산시 ‘클린카드제’ 추진 대전일보
46 05.09.06 ○ 코오롱건설, 협력사와 ‘청렴협약 서약식’ 개최 이데일리
47 05.09.07 ○ 관세청 ‘청렴연구포럼’ 발족 세계일보
48 05.09.07 ○ 서대문구, 민원부조리 뿌리 뽑는 ‘Clean-1 service’ 실시 시민일보
49 05.09.14 ○ 복지부, 의약품 구매전용카드 제도화 데일리엠디
50 05.09.15 ○ 대전시, 시장이 직접 받는 비리전용신고방 운영 연합뉴스
51 05.09.20 ○ [경북도청] ‘부조리신고보상금지급조례’공포 시행 연합뉴스
52 05.09.21 ○ 대전시, 200만원 이상 금품수수 ‘파면’ 대전일보
53 05.09.21 ○ 검찰 ‘축·부의금 5만원, 식사 2～3만원 이내로’ 머니투데이
54 05.09.27 ○ 기보, ‘청렴협약서’ 제도 시행 스탁데일리
55 05.09.28 ○ 완주경찰, 청렴 명함 눈길 연합뉴스
56 05.09.29 ○ 부산 교육계 비리 신고 공무원 천만원 포상금 노컷뉴스
57 05.10.04 ○ 수도권매립지 민원처리 청렴도 실시간 평가시스템 도입 중부일보
58 05.10.11 ○ 목포시청 ‘공직자를 위한 부패방지 가이드북’ 제작 연합뉴스
59 05.10.13 ○ 울산시교육청, ‘클린카드제’ 전면 실시 뉴시스
60 05.10.14 ○ 경북도, 공직비리 척결을 위한 행동강령 매뉴얼 제작 연합뉴스
61 05.10.17 ○ 동대문구, 부패 제로 ‘청렴명함’ 만들어 시민일보
62 05.10.17 ○ 부천중부경찰서, 청렴 동아리모임 편성 시민일보
63 05.10.24 ○ ‘청렴생활 강령’ 제정 대구시교육청 영남일보
64 05.10.31 ○ 공공카드 도입 ‘붐’ 매일경제
65 05.11.01 ○ 인천시, 고위공직자 청렴생활 실천 선서 뉴스와이어
66 05.11.01 ○ 외환은, 내부고발제도 ‘KEB 신문고’ 시행 머니투데이
67 05.11.08 ○ 화성시, 공무원 부조리 신고보상금 조례안 추진 중부일보
68 05.11.11 ○ 서귀포시, 시민이 직접 감사에 참여하는 시민감사관 위촉 제주의소리
69 05.11.11 ○ 청양군, 건설공사 청렴시스템 운영 충청투데이
70 05.11.16 ○ ‘학부모 찬조금 폐지를 위한 시민운동본부’ 결성 연합뉴스
71 05.11.16 ○ ‘클린카드’ 써보세요 동아일보
72 05.11.21 ○ 주공, ‘부패제로팀’ 등 공기업 투명화 견인 한국일보
73 05.12.01 ○ 대구시, 법인카드 유흥업소 사용 못한다 연합
74 05.12.05 ○ 국회의원 부패행위 조사기구 추진 중앙일보
75 05.12.08 ○ 광주, 돈 놓고 가신분, 찾아가세요 연합뉴스
76 05.12.13 ○ 목포시공무원 전원 ‘청렴서약서’ 제출 한국일보
77 05.12.13 ○ 법원행정처에 판사 자정기구 신설 중부일보
78 05.12.13 ○ 재경부 부패공무원 신고 100만원까지 포상 파이낸셜
79 05.12.13 ○ 해경, 청렴도 꼴찌는 영광의 상처(?) 브레이크뉴스
80 05.12.14 ○ 목포시, 청렴도 최하위권 지자체 전공노 지부장 ‘사죄 단식’ 뉴시스
81 05.12.15 ○ 광주시 공무원노조 부패방지기구 설치 연합뉴스
82 05.12.20 ○ 청렴도 꼴찌 안산 ‘쇄신’ 골몰 연합뉴스
83 05.12.21 ○ 청렴 성적표 이렇게 효과 클 수가 주간동아
84 05.12.24 ○ 서울시 공무원비리 신고보상금 10배 인상 노컷뉴스
85 05.12.30 ○ 강원도, 05년 클린신고 유공자 17명 도지사표창 뉴스와이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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